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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 창설된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이 지역

이 다양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APEC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노력은 그 의미가 크다.

APEC은 창설 당시부터 인적자원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 APEC에서

는 창설 초창기인 1990년에 이미 이를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해왔

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근 들어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실무그룹의 차원이

아닌 APEC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APEC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

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활동들을 여러 모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번 우리 연구원의 기본 사업으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

을 중심으로 APEC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일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

회가 마련되었다. 더구나 2000년부터는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이정택 박

사가 임기 2년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의장으로 피선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의

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APEC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나

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

러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연구 요약 】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 omic Cooperation,

APEC) 내 9개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 u m an Re-

sou rce Develop m en t W orkin g Grou p , H RD WG)이 지난 1990년 창설된 이

래 활동해 온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이 주는 우

리 나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APEC 내에서 주요 협력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괄

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정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

신설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APE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주요 협력사업 내용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담당해온 인적자원개

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에 주는 시사점들

을 살펴본 후,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정

책 제언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APEC의 인적자원개발 활동 및 현황

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고찰과 관련 전문가회의나 면

담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책 제언 등이 이루어졌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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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이나 실행계획 및 행동지침,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실무그룹 관련 문헌들을 수집, 분석하였고, 또한 관련 전문가회의나 면

담은 국내외의 APEC 관계자로서 인적자원개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APEC 관련 연구들과, 외교통상부, 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내부 참고자료로 발간한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둘째, APEC 인적자원

개발 실무그룹과 관련된 자료로서, 제1차부터 제22차까지 개최된 APEC 인

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결과 요약본(Su m m ary Conclu sion s)과 연간 사업

계획서(w orkp lan)를 참고하였다. 셋째, APEC 사무국과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발행한 APEC 프로젝트 지침서와 관련 규정 등을 입수하여 분

석하였다.

다음으로 APEC 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APEC 사무국 관계자들

과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계자들과의 공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외교통상부, 노동부, 교육부-의 APEC 국제협력 담당자, 그리

고 학계의 APEC 관련자 등과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연구 의도와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는 APEC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 확대, 발전되어

왔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APEC 인적자원개발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부인적자원개발 정

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APEC 일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APEC의 일반적

인 개요를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APEC 설립 이전에 있었던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간 경제협력 현황들을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탄생하게 된 APEC의 설립 과정들과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APEC의 조

직적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APEC의 주요 사업들, 그리고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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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APEC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개괄하였다.

Ⅲ장에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인적자원

개발 장관회의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의 원칙들과 방향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3차례 개최된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내년 멕시코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시장 분석

강화, 중소기업 역할 증대, 일과 학습의 연계, 공공, 민간, 그리고 노사의 협

력과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추구 등이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가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사업을 개관하고 이 실무그룹

에서의 주요 이슈 및 동향을 정리·분석하였다. 1990년 설립된 APEC 인적

자원개발 실무그룹은 현재까지 22차례의 연례회의를 개최한 가장 활동이 활

발한 실무그룹이다. 초기부터 약 10년 동안 5개의 네트워크(경제개발 네트워

크, 기업경영 네트워크, 산업기술 네트워크, 교육 포럼, 노동시장정보 그룹)

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2000년부터 3개 네트워크-교육 네트워크, 능력개발 네트워크, 노동 및

사회보장 네트워크-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은 크게 태동기, 활동 추진기, 혁신

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태동기(1990∼1994년)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그룹이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활동

을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운영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활동들을 시도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 인적자원개발 실

무그룹은 경제개발 및 정책, 기업경영, 그리고 산업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펼쳐 나갔다.

활동 추진기(1995∼1999년)는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PEC 인적자원개발 기본선언(Declaration on a H u m an Resou rces

Develop men t Fram ew ork for th e Asia 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 과

1995년 11월 오사카 행동의제(O sak a Action A gen d a)의 일환으로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의해 승인된 인적자원 행동 프로그램을 지침으로 삼아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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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전반적인 업무의 방향과 기본틀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기본선언과 오사카 행동의제로부터 나온

원칙들과 사업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1994년부터 매년 연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다 계획된 활동을 전개

하였다.

2000년 이후의 혁신기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

난 시기이다. 이 변화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5개의 네트워크가 3개의 네트워크로 재구성되었으며, 1년

에 2회씩 개최하였던 연례회의도 1회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인적자원개발이 단순히 실무그룹 차원에서만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APEC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또한 민간 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대폭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의 참여는 실무그룹 회

의 참석, 각종 프로젝트 참여, 실무그룹 회의 주최 또는 각종 세미나 개최,

그리고 네트워크 조정자 또는 실무그룹 의장으로의 피선 등 다양한 영역에

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Ⅴ장에서는 APEC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소개하였다.

먼저 APEC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협력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

고, APEC 기금 활용을 위한 제안서 작성이 절차와 일정 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중간보고서의 작성, 프로젝트의 심의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 정책 제언

정책 제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APEC 인적자원개발 실

무그룹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이 우리 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먼저 향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강구해야 할 협력사업 방안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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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된다.

첫째,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참여 방안 강구이다.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다

는 것은 곧 시장 메커니즘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메커니즘은

곧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하고 투자 효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APEC은 전원 합의제에 의한 모든 회원국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즉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참

여를 권장하기 위한 효율성의 가치와 APEC의 이념인 민주성이 가치라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APEC의 시장 원리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전략이 회원국의 문화적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APEC 인적자원개발은 회원

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들이 보존되면서 개인의 능력개발을 극대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원개발이란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문화

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시아와

같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가진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얻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추구해야 할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다양성

의 추구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민간(기업,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

국제전문기구 간의 연계를 지역사회(com m u nity)로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넷째,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선진국의 주도 아래 대부분의 회원국

들이 그 주장을 따라가는 형태가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대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약 없이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론 선진국들은 자기들 주장의 관철을 위한

설득력, 회원국 지지 동원력, 정보력 등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뛰어난 능

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APEC의 목적을 감

안한다면, 선진국이 아닌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제안 능력을 키워주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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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APEC의 인적자원개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실무그룹들의 상호 조정을 위한 조직 체계 재구성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평가를 강화하고 프로젝트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APEC 내 수많은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가

운데에는 세미나 개최 및 그 결과보고서 발간으로 끝나 버린 경우들이 많았

다. 앞으로는 개선된 APEC 프로젝트들의 시행이 필요하다.

한편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이 우리 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회의 준비 과정에서의

보다 폭 넓고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고위관리

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는 외교통상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분야별

각료회의와 실무그룹 회의는 관련 부처에서 준비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그

러나 이러한 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참여와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APEC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

고 있듯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성을 지닌

기업, 대학, 교육·훈련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둘째, 실무그룹 차원에서의 적극적 참여 방안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대표단의 준비는 관심 있는 분야에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

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향후 진로와 현재

진행 중인 타 회원국 주도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과 활동

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기본적인 영어 구사력이

회의 참석에 장애를 느끼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회의 주제에 대한 실질적

인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회의 참석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 회의 때마

다 참석자가 바뀌어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

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형식적인 준비 회의에 그치지

않고 2∼3회 정도의 실무회의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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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참여 증진 방안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중추적인 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APEC 인

적자원개발 실무그룹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정

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

다. 따라서 APEC 회원국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 이들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경험을 참고해야 하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개최되

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통용될 범 아시아·태평양 표준 자격 기준

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제휴하여 교육-훈련-자격-평가를 연계하는 장기적이고 방대한 작업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자격 기준의 표준화 작업을 관심 있는 회원국들과 추진

하고 그러한 추진 과정들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서 지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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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 sia-Pacific Econ omic Co-

op eration, APEC) 내 9개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 W orkin g Grou p , H RD WG)이 지난 1990

년 창설된 이래 펼쳐온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이

주는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21세기는 자본, 노동,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든 반면, 지력의 가치는

급증하여 지식 및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과 이의 효율적 활용

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음은 물론 APEC과 같은 국가간·지역간 경제

협력체의 발전 전략 과제로 등장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 지구상에서 국가간·지역간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차별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을 내포하

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이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주요한 목적이다.

특히 1997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도전과 기회: 역내 금융위기의

여파 해결(H RD Ch allen ges an d Op p ortu nities for the N ew Milleniu m :

Ad dressin g the Im p acts of the Region al Fin ancial Crisis) 이라는 주제로 회

원국의 각료들이 모여 정부, 노동계, 기업, 교육자, 훈련기관 및 지역사회와

의 생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주장하였다. 이 때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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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은 양질의 교육과 훈련체제,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고용 위주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혁신적인 작업장 관행 등에 기초해

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 APEC 내에서 주요 협력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괄

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정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

신설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인적자원개발에 노력해 왔던 APEC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주요 협력

사업 내용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

한 실정이다.1)

APEC은 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협력기구이지만, 개방적 지역주의

(Op en Region alism )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원 합의(Con sen su s)에 입각한 의

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력체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주의 경향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서, 다자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배타적(n on-exclu sive), 비차별적(n on-discrim in atory) 원칙에 입각한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GATT 체제에 부합되는 다자 체제의 확대를 의

미한다. 그리고 전원합의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1인당 GN P가

많게는 3만 달러, 적게는 300 달러에 이르는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한

1) 현재 우리 나라는 부총리를 부처 장관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을 앞두
고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
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가 매달 열려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연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부록
에 수록되어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주요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동향 은 APEC 주요국과 기타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작성된 것으로, 이 자료는 2000년 9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의 안건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진이 작성한 것이다. 이 기초자료에는 미국, 호주, 캐나
다, 싱가포르, 일본 등의 APEC 주요 회원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서
구 선진국의 최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이 정책들이 우
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이 들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D를 참고하기 바
란다.

- 2 -



상태에서 회원국 고유의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협력을

추구하자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또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 d Facilitation, TILF)를 위하여 각국이 매년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분쟁 조정,

원산지 규정, 규제 완화, UR 이행, 기업인 이동, 통관 절차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개별실행계획(In dividu al Action Plan, IAP)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각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 회원국들이 공동

으로 세워 평가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TILF와 더불어 APEC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기술협력

(Econ omic an d Techn ical Coop eration, Ecotech)이다. Ecotech에는 6가지 중

점 분야가 있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분야가 바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이다.

1996년 필리핀의 수빅(Su bic)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아·태 공동체 건

설을 위한 경제 협력 및 개발 강화에 관한 선언(A Declaration on an

APEC Fram ew ork for Stren gthenin g Econ om ic Coop eration an d Devel-

op m ent) 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인적자원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 육성, 경제 인프라 강화, 미래를 위한 기술 활용, 지속 가능한 환경 친

화적 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또 협력 추진에 있어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 및 동등의 원칙, 상호 이익 및 지원, 건설적이

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 자발적 참여와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에 의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1994년 2월 및 5월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에서는 Ecotech 사업의 분야

별 조정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서 캐나다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조

정국으로 선정되었다. 캐나다는 인적자원개발 조정보고서를 발표하고 향

후 3년간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의장이 실행계획(w ork p lan)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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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되었으며 이 실행계획은 APEC내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최근 2000년 9월에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개최지이며 의장국인 브루나이

가 인적자원개발 이니셔티브(Bru n ei H RD Initiative) 를 내놓았다. 이 보고

서는, APEC내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이제 더 이상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그룹만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커졌으며, 또한 모

든 실무그룹들이 오히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보다도 더 많은 인적자원개

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해당 실무그룹 차

원을 벗어나 APEC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본 연구

의 연구자는 브루나이가 제창한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2001년 2월 중국

베이징회의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이 주재할 것이 아니라 경제·기

술협력 소위원회(Ecotech Su b-Comm ittee, ESC)2)의 의장이 주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바 있다. 어쨌든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이

제 APEC 전체 차원의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APEC에서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러

나 APEC 내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최근에 들어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APEC은 창설 초창기부터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을 만들어 가

장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적자원개발이 APEC 내

에서 주요 협력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괄목할 만한 실적을 쌓아왔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

2) ESC는 19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마닐라 각료회의가 열려 위에
서 언급한 경제 협력 및 개발 강화에 관한 선언 이 채택되고 6개 우선분야가 선
정된 것을 배경으로 1997년 11월 캐나다 벤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결정에 의
해 설립되었다.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를 보좌하여 경제·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SOM에 대해 정책방향을 권고하는 기능
을 한다. 따라서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 협의 기관인 SOM과 긴밀한 연관관
계가 있는 ESC 의장이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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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APEC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APEC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 확대, 발전되어 왔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하여 APEC의 인적자원개발 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부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

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APEC 일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PEC 일반적인 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APEC 설립과 목적, 조직 구성 및 특성, 그리고 주요 사업

등 APEC의 지난 역사를 간략히 개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APEC의 인적자

원개발 활동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

회의의 활동을 살펴본 후 가장 중요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사업

을 개관하고 이 실무그룹에서의 주요 이슈 및 동향을 정리·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나온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며, 또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차원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정리할 것이다. 그런 다음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각종 협력활동들

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참여하였던 각종 활동 내용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 의해 진행되어 왔던 연구협력사

업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먼저 APEC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협력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해 약술한다. 연구협력사업이 어떻게 제안되는지를 밝히고

APEC 기금 활용을 위한 제안서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한다.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할 것이다. 또한 연구협력사업의 최근 동

향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 연구협력사업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도출

할 것이다.

끝으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구협력사업 참여 증진 방안에 관

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과 APEC의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이 어떻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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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시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APEC의 인적자원개발 활동 및 현황

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고찰과 관련 전문가회의나 면

담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책 제언 등이 이루어졌다. 문헌은

주로 APEC 공동선언문이나 실행계획 및 행동지침,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실

무그룹 관련 문헌들을 수집·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회의나 면담은 국내외

의 APEC 관계자로서 인적자원개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3)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문헌들로는 첫째 국내의 APEC 관련 연구들과, 외교통상부, 노동부, 교육

부 등에서 내부 참고자료로 발간한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둘째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과 관련된 자료로써, 제1차부터 제22차까지 개최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결과 요약본(Su m m ary Conclu sion s)과

연간 사업계획서(w orkp lan)을 참고하였다. 1998년 이후의 최근 회의 결과

요약본은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홈페이지로부터 입수하였으며,4) 그

이전 회의 결과는 APEC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APEC 도서관으로부터 입수

3)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지난 2000년 5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던 제22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에서 2년 임기의 의장으로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매주 각국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관계자 및 APEC 사무국 관
계자와 여러 차례 E-메일을 통하여 관련 업무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관련 APEC 국제회의 및 행사 기간을 이용하여 이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주제에 대한 토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관련된 APEC 각 회원국의 정보도 구할 수 있었
다.

4) http :/ / www .apecsec.org.sg/ w orkgroup/ hrd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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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작성된 APEC 인적자원개발 연간 사업계획(An nu al

W orkp lan)도 APEC 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셋째 APEC 사무국과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발행한 APEC 프로젝트 지침서와 관련 규

정 등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들도 APE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

아볼 수 있다.5)

다음으로 APEC 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가한 APEC 사무국 관계자들

과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계자들과의 공식, 비공식적 면담을 할 수 있었

다.6) 이를 통하여 APEC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파악과 시사점에 대해서 많

은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외교통상부, 노동부, 교

육부-의 국제협력 담당자, 그리고 학계의 APEC 관련자 등과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연구 의도와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5) http :/ / www.apecsec.org.sg/ apec_organization/ policy_procedure/ finance/ Content .html.
http :/ / www .apecsec.org.sg/ download/ hrd/ hrdcontents.html.

6)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2000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있었던 APEC 인적자원개발
의장 인계 업무를 통하여, 9월 울산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 기능 캠프 행사를 통
하여, 그리고 10월 일본에서 열린 <제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APEC 인
적자원개발 포럼을 통하여 각국의 APEC 인적자원개발 관련자들과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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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A PEC 현황

1. A PEC의 창설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전세계는 매우 빠르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압축되어 가는, 이른바 세계의 글로벌화 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글로벌화는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만은 국경없는 경쟁의 시대를 도

래시켰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교역 질서는 자유시장을 바탕으

로 하는 무차별적인 경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한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권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권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여 교역 상대국에게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는 공격형 개방주의(offen sive liberalization)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뚜렷

한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추세는 먼저 유럽 연합(EU)의 변화에 기인한다(유장희,

1995; 박성훈, 1999).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EU가 점차 단일 유럽시장을

출범시킨다는 포부를 담은 단일 유럽의정서 를 채택하고, 1989년에는 단일

통화의 채택을 지향하는 경제통화동맹의 발족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지역주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당

시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은 경기 침체, 높은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장단일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EC는 1992년 말까지 상품,

노동력,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1993

년 1월에 단일시장을 출범시키며, 같은 해 11월 유럽연합으로 명칭을 개정

하고 보다 많은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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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미에서는 1989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

(N AFTA)이 맺어졌다. N AFTA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 간에 체결된

최초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인하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달성에

그치지 않고 회원국 사이에 상호 정책 협조를 통한 경제구조 조정도 의도하

고 있는 것이다. 이 협정은 역내 국가간의 교역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유장희, 1995).

이러한 지역주의의 심화를 적절히 억제하고 조절하는 데에 GATT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자, 1990년대 들어서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지역주의 및

경제 블럭의 형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7) APEC도 이와 같은 세계화와 지

역주의의 흐름 속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 블럭 형

성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유장희, 1995).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은 이외에도 스스로 조건을 갖추

고 있는 바, 그것은 지난 세기 APEC이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

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경제 성장과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보여주

었다는 점이다. APEC 회원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표 Ⅱ- 1>에 나타난 APEC 국가의 수입과 수출 통계표를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잘 나타난다.

1999년 전세계의 수입액 57,406억 달러 가운데 APEC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27,563억 달러, 48.0%를 차지하며, 전 세계 수출액 55,651억 달러에서는

26,483억 달러 47.6%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 수입·수출액의 절반에 가까

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 위기로 인하여 생산이 감소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었던 1998년의 경우에도 APEC의 수입, 수출은 전세계 수

입과 수출액 모두에서 40.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89년

APEC 국가가 전 세계 수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4 %, 37.2 %였는

7) 이 시기의 지역주의는 국가간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노동조건, 환경 등을 포함하
는 보다 포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방향
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개방화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성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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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표 Ⅱ- 1> APEC의 수입/ 수출 통계
(단위: 억US$)

수입 수출

세계 APEC APEC 비중 세계 APEC APEC 비중

1989 31,380 12,054 38.4% 30,228 11,248 37.2%

1990 35,565 13,010 38.6% 34,250 12,143 35.5%

1991 35,406 13,598 38.4% 34,180 13,237 38.7%

1992 37,950 14,746 38.9% 36,614 14,417 39.4%

1993 37,356 16,103 43.1% 36,520 15,423 42.2%

1994 42,629 18,617 43.7% 41,693 17,581 42.2%

1995 50,678 21,554 42.5% 49,695 20,533 41.3%

1996 53,152 22,906 43.1% 51,728 21,173 40.9%

1997 54,698 23,992 43.9% 53,367 22,630 42.4%

1998 54,647 21,914 40.1% 54,309 22,709 40.1%

1999 57,406 27,562 48.0% 55,651 26,483 47.6%

자료: UN (1998). M 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July .
자료: 통계청(1999). APEC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자료: 통계청(2000). APEC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그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그 추세가 조금

주춤하였으나, 1999년도에 다시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세계 무역에

서 차지하는 APEC 국가의 무역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의 필요

성 때문에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APEC 회원국들이 세계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크며, 나아가 경제 성장의 잠재력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

아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타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연스러

운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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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1989년 APEC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8)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에 대한 구상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1960년대 초에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일본경제연구센

터(Jap an Econ om ic Research Center : JERC)를 설립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JERC는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구상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첫 보고서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

력 에서는, 경제 관계, 교통, 통신, 문화적 교류에 관한 주제에 대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태평양 지역의 선진 5개국 대표들의 연차

모임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1967년에는 은행가, 경제인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 경제

협력기구인 태평양경제협의회(Pacific Basin Econ om ic Cou n cil : PBEC)가 태

평양 연안 국가들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여 창

설되었다. PBEC는 출범 당시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5개국

이었으나, 현재 17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PBEC는 자유기업체제의 유지

및 강화, 국제기업환경의 개선,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 기업인 상호간 친교

및 유대 강화,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있

다. 1968년에도 태평양 연안 5개 선진국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논의하

기 위한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cific Trade an d Develop ment Conference:

PAFTAD)가 결성되어 이듬해까지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과 ASEAN 의 활성화, 일본의 경

제적 부상 등으로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제 협력기구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

러다가 1980년 9월 호주 국립대학교 주최로 캔버라에서 개최된 태평양 협력

세미나에서 태평양경제협력회의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

8) 이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 및 APEC 설립 배경에 대해서
는 유장희(1995), 외교통상부(1999)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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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계, 업계, 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협력기구인 태평양경제협력위원

회(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Cou ncil: PECC)가 출범하였다.9) PECC는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하고 있어서 정부측 인사들은 모두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PECC의 설립 목적은, 첫째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및 정책 협조를 논의하고, 둘째 경제 성장, 사회 발전, 과학 및

기술의 진보, 환경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강화, 셋째 파트너십,

공평함, 상호 존중 및 협조의 정신 하에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역, 합작투자 등의 교류 강화, 넷째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다섯째 훈련 및 연구지원을 통한 인적자

원개발 추진 , 여섯째 자연자원의 교역 및 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자유로운

교역 및 투자 확대, 일곱째 여타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관계 및 연대

를 통한 성장 및 교역의 증진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역내 국가들의 교

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PECC는 21개국과 태평양도서 국가들(Sou th Pacific Foru m )10) 등 총

2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와 Task

Force, Fora, Workin g Grou p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국은 싱가

포르에 있다.

PECC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추구하는 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PECC에서

논의되고 연구된 내용들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나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

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PECC는 학계, 경제계, 관계의 인사들로 구성되

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럼으로써 향후 정부 간 협

9) 출범당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의 공식 영문명칭은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이었으나, 1992년 1월에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로 개명
하였다.

10) South Pacific Forum을 구성하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Fed . St of Micronesia,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 N auru , Niue, Papu a N ew Guinea, Solom on
Island, Tonga, Tuvalu , Vanu atu, Western Sam o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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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구인 APEC의 출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활동의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PEC은 이와 같은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들의 배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을 위한 정부 간 대화 창구의 필요성에 의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

서 그간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루어지던 경제 협력 및 교류를 정부간

협력으로 격상시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APEC은 창설 당시부터 세계 경제의 핵심국인 미국

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들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이 참가하고 곧이어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을 참가하여 세계 경

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기구가 되었다. 또한 APEC은 처음부터

어떤 규제와 구석의 원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방성, 동등한 참여, 점진적

발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들을 추구

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인 PECC와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에는 우리 나라, 미국, 일

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11) 등 12개국이 참가하여 APEC 창설 회원국이 되

었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에서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화경제권이 가입하고, 1993년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멕시코, 파퓨

아 뉴기니가, 1994년에는 칠레가 가입하였다(<표 Ⅱ- 2> 참조).

이처럼 그러나 회원국의 확대는 APEC의 팽창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력의 약화라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비판에 따라, 칠레의 회원 가입 후 향후

3년 간 회원국 수를 확대하기 않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3년 동

안 회원국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3년 후인 1998년에 러시

11) ASEAN은 1994년 7월에 베트남이 가입하여 현재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4 -



아, 베트남, 페루 등 3개국이 새로이 가입하여 APEC은 현재와 같은 21개국

회원국이 참가하는 기구가 되었다. 또한 ASEAN 사무국과 PECC, SPF 등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표 Ⅱ- 2> APEC 회원국 현황

참여 시기 가입국 비고

제1차 각료회의
- 호주 캔버라 -

(1989. 11.)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
핀, 브루나이)

창설 당시
12개국

제3차 각료회의
- 대한민국 서울 -

(1991. 11.)
중국, 대만, 홍콩 총 15개국

제5차 각료회의
- 미국 시애틀 -

(1993. 11.)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 총 17개국

제6차 각료회의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4. 11.)
칠레 총 18개국

제7차 각료회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1998. 11.)
러시아, 베트남, 페루 총 21개국

자료: 외교통상부(1999a).

이상으로 APEC의 결성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교류 및 협

력을 위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Ⅲ- 3>에는 앞서 살펴본 아시

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기구들인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태평양 경

제협력위원회(PECC),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일반 사

항이 정리되어 간략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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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아·태 지역 경제 협력기구 비교

구
분

PBEC PECC A PEC

명
칭

태평양경제협의회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성
격

태평양 지역
민간 경제협력기구

태평양 지역 정부, 학계,
업계간 경제협의체

아·태 지역 정부간 경제
기구

설립
연도

1967년 4월(일본) 1980년 9월(호주) 1989년 11월(호주)

구
성

- 19개국 회원위원회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멕
시코, 칠레, 홍콩, 페루,
말레이시아, 필리핀, 피
지, 중국, 러시아, 콜롬비
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
가포르

- 22개국 회원위원회 및
2개 기관회의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
나이, 중국, 대만, 홍콩,
남태평양도서국(SPF), 멕
시코, 페루, 칠레, 러시아,
콜롬비아, 베트남

- 기관회원
PAFTAD, PBEC

- 21개국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
나이,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
루

- 옵저버
ASEAN 사무국, PECC,
SPF

사무국 하와이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내
사무국

전국경제인연합회 내
한국위원회

(社)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통상산업부 통상정책국

운
영

총회: 매년 5월 개최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
- 분과위원회

총회: 1∼1년반 주기 개최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각료회의: 연 1회 개최
- 고위실무자 회의(SOM)
:각료회의 개최전 3∼5회

- 무역투자위원회(CTI)
- 예산행정위원회(BAC)
- 경제위원회(EC)
- 실무그룹회의

출처: 유장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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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PEC의 조직

APEC은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구이다. 그러나 APEC은 창설 당시

부터 어떤 확정적인 조직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구 운용에 대

한 기본 원칙만을 합의한 채, 이를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

리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발전

단계(in ev olvin g p rocess)에 있는 협의체로서 출발하였다.12)

다음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PEC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

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및 여러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의에는

경제인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료회의에는 분야별 장관

회의가, 고위관리회의 아래에는 사무국, 여러 소위원회, 그리고 실무그룹 등

이 활동하고 있다.13)

APEC 정상회의(APEC Econ om ic Lead er s Meetin g)는 각 회원국의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대만과 홍콩의 경우에는 각료급 인사가 참가

한다. APEC에서는 중국, 대만, 홍콩이 모두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

에, 국가 명칭과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회원국

은 국가(cou nty) 로 지칭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경제체(econ om y) 로 표기하

고 지칭한다.14) 이에 따라 대만은 차이니스 타이페이(Ch inese Taip ei)로, 홍

콩은 홍콩 차이나(H on g Kon g, Chin a)로 표기한다. 정상회의의 공식적인 명칭

12) 이하 APEC의 조직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1999), APEC 공식 홈페이지(http :/ /
ww w .apecsec.org.sg) 등을 참고하였다.

13) APEC 활동은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그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자문조직과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 조직들이 설치되었다. 먼저 제2, 3차 각료회의에서 실무를
담당할 10개의 실무그룹이 설치된 후,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소규모 사무국의
설치와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 EPG)의 자문기관이 발족되었다.
제5차 회의에서는 무역투자위원회와 예상행정위원회가, 제6차 회의에서는 경제
위원회, 중소기업 고위정책담당자회의, 통관절차 소위원회, 표준 및 부합성 소위
원회 등이 설치되었다. 1996년 일본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APEC 경제인자문위
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를 설립되었다.

1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회원국 내지 국가 등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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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통상부(1999a) 수정 보완.

[그림 Ⅱ- 1] APEC 조직도

정상회의
(경제지도자회의)

각 료 회 의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분야별장관회의

사 무 국
고위관리회의 (SOM)

무역·투자위원회
(CTI)경제위원회

(EC)
예산·행정위원회

(BAC)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ESC)

9개 실무그룹 (W/ G)
산하

Task Force

중
소
기
업
정
책
전
문
가
그
룹

농
업
기
술
협
력
전
문
가
그
룹

통관절차소위
(SCCP)경제전망

무역
진흥

산업과학 및
기술Ecotech

Report
작성

표준 및 적합소위
(SCSC)

해양자원
보존

인적자원개발정보수집 및
분석

정부조달
전문가회의

식 량
투자전문가회의

에너지 정보통신 수 산

무역자유화 분쟁조정
전문가회의

Infrastructure 관광 수송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Tariff Database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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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PEC 경제지도자회의(APEC Econ om ic Lead er s Meetin g) 가 된다.

정상회의는 APEC 창설 당시부터 구성된 것은 아니며, 1993년 제5차 각료

회의(시애틀) 후 최초로 개최되어 매년 1회 개최되었다. 정상회의는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한다. 회의는 APEC 각료회의 의제나 결정 사항과는 직

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식적인 의제 없이 아·태 협력의 비

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의기록도 없다. 그대신 정상회의의 결과는 간략한 형

태의 공동선언문 형식(Declaration 또는 Statemen t)으로만 발표하고 있다.

APEC 각료회의의 의제나 결정 사항과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

다(유장희, 1995: 50).

APEC 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 g)는 APEC의 최고 의사결정기

관에 해당하며,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연 1회 개최된다. 각료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통상장관(경제장관)이 참석하고 의장은 회의 주최국

의 장관이 담당한다. 각료회의에서는 APEC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협의하

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특히 세계 경제 및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며, 고위관리회의에서 추천한 사항이나 건의를 검토, 승인하고

또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한 중

점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장관회의가 구성되어 있다(<표 Ⅱ- 4> 참조). 분야

별 장관회의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와 1995년 오사카 정상회의 기간동안

설치되어 재무, 환경, 인적자원개발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1∼2년마다 한차

례씩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운영된다. 각료회의 의장은 1년씩 각료회의를 주

최한 회원국들이 맡는다.

고위관리회의(Sen ior Officials Meetin g, SOM)는 각료회의 준비를 위해서

각료회의 주최국에서 각료회의 개최 전에 3∼5회 정도 개최하는 회의이다.

고위관리회의는 APEC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협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차관보급(또는 국장급) 고위 간부를 수석

대표로 하여 구성된다.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각료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들

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고, 또한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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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APEC 분야별 장관회의

회의명 설치시기 내용

APEC
재무장관회의

1993. 11.
시애틀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 저 인플레이션, 지속적 성장, 투자
증진 및 기간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
화 방안 논의

APEC
환경장관회의

1993. 11.
시애틀 정상회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정신을 APEC
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환경협력 논의

APEC
통상장관회의

1993. 11.
시애틀 각료회의

UR 결과 및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아시
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 무역의 자유화
를 위한 조치 논의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1993. 11.
시애틀 정상회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중소기업 정책의 추
진 및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정책 논의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1994. 11.
보고르 정상회의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의 목표 달성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통신, 정보 기
반 개발 및 회원국 경제체제간 기술협력
증진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

1994. 11.
보고르 정상회의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실현에 있어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 논의

APEC
교통장관회의

1994. 11.
보고르 정상회의

역내 경제 성장과 교역을 증진시키는 재
화와 사람의 효율적인 이동을 원활히 하
기 위한 수송정책 논의

APEC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

1994. 11.
보고르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
해 인적자원개발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
증진

APEC
에너지장관회의

1995. 11.
오사카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감안한
환경보존 논의

APEC
여성장관회의

1997. 11.
벤쿠버 정상회의

APEC의 여성 및 청소년 참여 확대를
포함하는 여성문제 논의

자료: 외교통상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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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등의 산하 위원회 활동과 9개 실무그룹의 협력 사항의 진행 상

황, 각료회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APEC 회원국 정책, 새로운 협력분야 등

을 검토하고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고위관리회의의 의장도 역시 회의를 개최

한 국가에서 맡는다. 고위관리회의는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행정

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와 실무그룹 등을 관리한다.

무역투자위원회(Com m ittee on Trade an d In vestm en t: CTI)는 1993년 11

월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Declaration o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 ew ork 에 의거하여 1994년 1월에 설치되었다. CTI는 세계 무역 및 투

자 이슈에 관한 APEC의 통일된 견해를 수립하고 회원국 간 협조를 증진하

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역자유화, 투자 원활화 및 상품·자본·기

술 등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고 무역 장애를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경제위

원회(Econ om ic Com m ittee : EC)는 1994년 제6차 자카르타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설립되었다. EC는 지역경제 문화와 관련한 대화를 촉진하고,

경제 현황 및 전만 작성, 분석 등을 통하여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예산행정위원회(Bu dget Administrative

Committee : BA C)는 1993년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하

였는데, APEC 예산안 작성, 예산 집행의 검토와 행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

고위관리회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인적자원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

원회가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Ecotech Su b-Com mittee : ESC)다. ESC는

1997년 11월 벤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경제 기초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기술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면서 설립되었다. ESC는

6대 우선 분야(인적자원개발, 자본시장 개발, 인프라, 미래기술, 지속개발, 중

소기업 육성)와 관련하여, SOM을 보좌하고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방

안을 검토, SOM에 정책 방향을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APEC 실무그룹(APEC W orkin g Grou p )은 APEC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

업을 관장하는데, 우선적으로 회원국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가 적고, 비교적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10개 부문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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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데이터 검토, 무역 진

흥, 투자 및 기술 이전,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수산, 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

이 만들어졌으며,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교통, 통신, 관광 등의 3개 실무그

룹이 구성되어 1997년까지 모두 10개의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캐나다 벤쿠버 각료회의에서 무역투자 데이터 실무그룹

(TID W / G)의 폐지가 결정되어 현재에는 모두 9개 실무그룹이 활동하고 있

다. APEC 정상회의나 각료회의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 기조와 방향을 정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면, APEC 실무그룹은 그러한 정

책 기조와 방향을 실질적으로 가시화 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PEC 실무그룹은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을 가진 회원국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 부문의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정택,

2000).

3. A PEC의 목표와 주요 활동

APEC은 경제 협력에 역점을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과 세계 경제 성장과 발전에의 기여, 역내 다양성 인식, 모든 회원국의

합의 도모와 회원국의 견해 존중, 비공식적 협의 성격 및 의견 교환, 개방적

다자간 교역 체제 강화 등의 설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진전시키고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 하는 APEC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외교통상부, 1999).

첫째,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국들이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

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자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중단기적으

로는 무역 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적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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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

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개방적 지역주의(Op en Region alism )를 표방한다. 아시아·태평양 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

양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보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15)

셋째, APEC은 발전적 과정에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APEC은 설립

당시부터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한 것

은 아니었다. 창설 당시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 APEC은 전원 합의(con sen su 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APEC 회원국들은 최첨단 기술을 소유하고 1인당 GN P가 3만 달러에 달하

는 고도 산업 국가로부터 1인당 GN P가 300달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에 이

르기까지 경제 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나 역사·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APEC은 이러한 역내 각국

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

하여 합의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16)

15) 개방적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는 개념
으로 다자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배타적(non-exclu sive), 비차별적
(non- discriminatory) 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GATT 체
제에 부합되는 다자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의 제2차
EPG(저명인사그룹)의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 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실시함, 2)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3)
역내 자유화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4)
APEC 호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
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외교통상부, 1999).

16)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APEC의 특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양한 경제적 특성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APEC에서 구속력이 있는 협정
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한 협력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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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APEC은 1999년까지 7차례의 정상회의와 11차례

의 각료회의를 개최되었고, 2000년 11월에는 브루나이에서 제8차 APEC 정

상회의와 제12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처음으로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각

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APEC의 운영 원칙과 협력 목표를 논

의하고 합의하였다. ①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은 역내 성장 및 발전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그 목표로 한다(협

력목표). ② 사회 및 경제체제와 현 발전 단계 차이를 포함하는 역내 다양성

을 인식한다(다양성 존중). ③ 개방적 대화를 통한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도

모하고 모든 회원국의 견해를 동등하게 존중한다(평등한 참가). ④ 아시아·

태평양 국가간 비공식적이며 협의적 성격의 의견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추

진한다(협의의 성격 및 방식). ⑤ 공통의 이해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분야

에 역점을 둔다(협력분야). ⑥ 협력은 개방적 다자간 교역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또 다른 무역 블럭 형성을 도모하지 않는다(개방성). ⑦

ASEAN , PECC 등 기존 기구를 위축시키지 않고 이를 보완, 활용하는 방향

으로 협력을 추진한다(기존 기구와의 관계). ⑧ 회원국의 추가 가입에 대해

서는 아·태 경제권과의 경제적 연계 정도에 비추어 평가하고 기존 회원국

의 의견 일치로 결정한다(신규참가 기준).

APEC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역사

적 배경, 문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뿐만 아니라 국토 크기, 인구, 기후 자

연환경까지 서로 상이한 회원국들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력 목표와 기본 원칙의 설

정은 우선적으로 회원국 간의 갈등이 적고 합의하기 용이한 부분부터 자유

로운 토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원칙들은 조직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발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려는 APEC의 의도와 잘 들어맞는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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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회의에서는 APEC의 주요 사업 분야로 ① 경제 연구, ② 교역 자

유화, ③ 투자·기술 이전 및 인적자원개발, ④ 4개 부문별 협력을 선정하

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차기 각료회의에서 그 진행 상황을 검

토하기로 하였다. 경제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및 무역통계의 개선 등을 검토

하도록 하였으며, 교역 자유화의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시한 내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 기술 이전 및 인

적자원개발에서는 정보교환 및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관광,

에너지, 무역 진흥, 환경 문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등을 부문별 협력의 검

토 대상 분야로 지정하였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협력 프로그

램 개발, 과학·기술·산업 관련 지표 및 정책과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범

위 확대, 해외 직접투자 통계의 비교 가능 범위 확대, R&D 공동 프로젝트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APEC은 정상회의 혹은 각료회의를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APEC 정상회의와 각료

회의의 활동은 주로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상회의에서 승인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정상회의(1993년 11월, 시애틀)에서는 APEC 경제지도자 경제비전선

언(APEC Leaders Econ omic Vision Statement: 일명 시애틀 선언)을 채택하

여, 아·태 공동체(Aisa-Pacific Com m u nity)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

고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제 비전에는 지역 및 세계 경제

의 도전에 대한 지역 및 세계 경제의 도전에 대한 공동 해결 모색, 광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창출, 역내 무역·투자 장애 요인 제거, 경제 성

장의 혜택 공유, 교육과 훈련의 증진을 통한 인력개발 및 문화 교류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정상회의(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는 일명 보고르 선

언(APEC Econ omic Lead ers Declaration of Com m on Resolve) 으로 불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APEC 회원국 간 경제 발전의 상이

한 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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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시애틀 선언과 보고르 선언의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하여 1995

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무역·

투자 원활화, 경제·기술협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오사카 행동지침(O saka

Action A gen d a)을 채택하고 15개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사업과

13개의 경제·기술협력 사업을 정하고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제4차 정상회의(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는 앞서 정상회의에서 설정

한 자유화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진입시킨 마닐라 실행계

획(M 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다. 마닐라 실행계획

은 ① 관세·비관세 장벽 축소, 투자·행정 규제 완화 등 무역·투자 자유

화 실행계획, ② 통관 절차 간소화, Database 구축 등 무역·투자 거래를 원

활히 하고 거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동조치 계획, ③ 인력개발, 정보통

신, 과학기술분야 등에서의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조치 등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 공공·민간부문의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민간 부문의 참여, 개발도상국의 혜택 우선 향유 등의 원칙과

인적자원개발, 자본시장 육성, 경제 인프라 개발, 정보와 기술 교류를 통한

미래기술 이용, 환경 친화적 성장을 통한 삶의 질 보장, 그리고 중소기업 육

성 등의 6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대한 장단기적인 처방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제

6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대

책을 논의하여, 아시아의 위기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

요성과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더불어 2000년에 개최된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개발이 그 기

초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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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5> APEC의 주요 활동

시기 주요 활동 조직 개편

제1차 각료회의
(1989. 11. 캔버라)

아·태 경제 협력을 위한 8가지
원칙

제2차 각료회의
(1990. 11. 싱가포르)

APEC 우루과이 라운드 선언 7개 실무그룹 발족

제3차 각료회의
(1991. 11. 서울)

APEC 서울 선언 3개 실무그룹 발족

제4차 각료회의
(1992. 9. 방콕)

APEC 제도개선에 관한 선언 APEC 사무국 발족
APEC 중앙기금 설립
APEC 저명인사그룹(EPG)
구성

제5차 각료회의 및
제1차 정상회의

(1993. 11. 블레이크)

APEC 경제비전 선언
무역·투자 기본틀에 대한 선언

무역·투자위원회(CTI) 설립

예산행정위원회 (CTI) 설립
재무장관회의
종소기업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제6차 각료회의 및
제2차 정상회의

(1994. 11. 보고르)

보고르 선언
APEC 비구속적 투자 원칙 채택

경제위원회(EC) 설립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각료회의

제7차 각료회의 및
제3차 정상회의

(1995. 11. 오사카)

오사카 행동지침:
- TILF(15개 분야)
- ECOTECH (13개 분야)

APEC 경제인자문위원회
(ABAC) 설치
APEC 교육재단 설립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각료회의

제8차 각료회의 및
제4차 정상회의
(1996. 11. 수빅)

마닐라 실행계획(MAPA)
경제 협력 및 개발 강화에 관한
선언

제9차 각료회의 및
제5차 정상회의

(1997. 11. 벤쿠버)

금융안정을 위한 마닐라 기본틀
분야별 조기자유화
인프라에대한민간부문 투자 촉진
기본틀

여성장관회의
Ecotech 소위원회

제10차 각료회의 및
제6차 정상회의

(1998. 11. 쿠알라룸프르)

분야별 조기자유화
금융안정

BAC→BMC
(예산행정위원회)로 개편

제11차 각료회의 및
제7차 정상회의

(1999. 9. 오클랜드)

관광장관회의

자료: Ahn(1999).
자료: 외교통상부(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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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각료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심도 있게 거론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기본선언(Declaration on a H u m an Resou rces Develop m ent

Fram ew ork for the Asia Pacific Econ omic Coop eration)을 채택하였다. 인

적자원개발 기본선언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지역 내 모든 국민들의

안녕을 촉진하기 위함 을 APEC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인

적자원개발은 보고르 선언에서 강조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증진을 달성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선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원칙들을 규정하였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적자원은 경제 성장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은 빈곤 완화, 완전고용, 교육에의 평등한 접

근, 경제 성장 및 개발에의 참여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기여

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은 공공/ 사적부문, 교육/ 훈련기관의 조화로운 활동

을 요구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특수성

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위와 같은 원칙들과 더불어 8개의

우선사업을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1996년 필리핀 수빅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경제 협력 및

기술개발 강화 원칙의 6가지 우선사업 분야에 인적자원개발이 포함됨으로

써, APEC의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대두하였다. 여기서는 인적

자원개발을 경제 성장의 편익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며,

국내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회적인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내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주요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다음의 <표 Ⅱ- 6>에 있는 현재 Ecotech 활동 상황을 보면, 6개 활동 분

야의 289개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인적자

원개발 분야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미래에 이용한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등이다. 이 중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가장 많은 79개로 약 27%를 차지하며

Ecotech의 가장 활발한 활동 분야가 되어 있다. 이 79개 과제 가운데 인적

자원개발 실무그룹이 담당하는 사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 33개로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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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사업은 여타 다른 실무그룹과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내주는 바는 인적자원개발은 비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APEC 전체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표 Ⅱ- 6> APEC의 각 포럼 및 주제별 Ecotech 활동

인적자원
개발

자본시장
개발

인프라
구축

미래기술
개발

지속가능
개발

중소기업
육성

기타
활동

합계

에너지WG - - 5 9 9 - 2 25

수산WG 2 - - - 1 1 1 5

HRD WG 33 1 - 2 3 4 - 43

과학기술WG 4 - - 23 20 2 - 49

해양자원WG - - - - 7 - - 7

정보통신WG 9 - 4 11 1 4 - 29

관광WG 1 - 1 - 2 - 4 8

TID WG 1) - - - - - - 2 2

무역진흥WG - - - - - 4 3 7

운송WG 5 - 12 2 1 - - 20

ATC 2) 2 1 - 3 2 1 - 9

CTI 21 3 2 4 - 1 3 34

EC - 6 5 5 3 - - 19

SME 3) 2 - - - 1 9 - 12

SEOM 4) - - - - 13 - - 13

FIN 5) - 7 - - - - - 7

전체 79 18 29 59 63 26 15 289

주1): TID WG - 무역투자데이터 실무그룹
2): ATC - 농업기술협력전문가그룹
3): SME - 중소기업정책전문가그룹
4): SEOM - 지속발전을 위한 장관회의
5): FIN - 재무장관회의

출처: Ah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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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나라의 A PEC 참여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온 우리 나라는, 1997

년에 금융 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맞기도 했지만, 이제 선

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급속한 세계 경제의 변화에도 능

동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 더구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중국이 점차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하면서 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 국가로 등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게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

아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나라에게 APEC에서의 활동

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외교통상부, 1999).

첫째, 우리는 APEC 활동을 통하여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1994년 보고르 선언 이후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APEC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장 개방이 미흡했던 중국이나 ASEAN 국가들의 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

스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APEC은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

다. '개방적 지역주의' (Op en Region alism )를 표방하는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 원칙으로서 '무차별 원칙' (n on-d iscrimin ation )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는 물론이고 역외권과도 무역·투자자유화 혜택의 공유를 모색하자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EU, N AFTA 등 배타

적 지역 무역 협정들에게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여 각 지역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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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발전에 기여하도록 유

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APEC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에서의 경제적 분규 및 갈

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APEC은

경제 협력,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협력의 전통을 바탕으로 역내

갈등 및 통상 마찰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제고되고 있다.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 회원국 간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국

제 정치적 입지를 넓혀 온 ASEAN , 중간 규모의 경제적 능력을 지닌 한국,

호주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넷째, APEC은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APEC은 경제·기술 협력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기술 교류 및 이전 등 개발도상국들

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가면서 경제적 격차 완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 건설을 모색하려는

모교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APEC은 세계 통상 질서에 있어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향한 촉

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 교역

질서에 있어 양대 진영인 미국과 EU는 8차례의 GATT Rou n d에서 소모적

인 협상만 반복, 결국 대치 국면을 야기해 왔다. 특히 유럽단일통화(Eu ro)의

출범에 따라 세계 무역 및 금융 질서는 미국 대 EU의 대립의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APEC은 1994년도 보고르 무역·투자자유화

선언이나 1996년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기술협정

(ITA) 타결에 대한 APEC의 지지를 도출한 것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양 진영의 대결 국면을 타개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촉

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PEC이 가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과 함께, 우리 나라의 대외정책기조도 1990년대 들어 점차 개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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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어 가면서, APEC은 우리 나라에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필요한 국제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유장희, 1995: 250).

APEC이 우리 나라에 있어 중요한 국제기구인 만큼 우리 나라는 APEC

출범부터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하는 등 지금까지 활동 및 운영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외교통상부, 1999). 1991년 제3차 각료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여 APEC 헌장격인 서울선언 을 마련하고, 역내 중요한 경제대국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시켜 APEC이 지역내 주요한 국가들을 실질

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경제협력체가 되도록 하였다. 1992년 제4차 방콕 각

료회의에서는 APEC의 상설기구화 및 사무국과 기금 설치를 추진하여 성과

를 거두었다. 1993년 11월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을 좁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함으로써 무역·투자 기본틀에 대한 선언 을 채택하는 데에 기여를 하였

으며, 또한 1993년 최초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는 데에도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표 Ⅱ- 7>과 <표 Ⅱ-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는

APEC 주요 기구의 의징직을 수행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친 활발한 사업을

주최함으로써 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는

역내 기업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ABTC 소지자는 별

도의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카드상에 명기된 국가에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3개의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에 ABTC 소지자를

위한 특별 입국 레인을 설치하여 1997년부터 1년간 호주, 필리핀과 함께 1

차 시험 운영에 참가하였고, 1998년에는 칠레, 홍콩이, 1999년에는 뉴질랜드

가 참여하였다.

199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APEC 청소년 과학 축전은, APEC 역내

과학기술 대중화, 과학 문화의 창달에 역내 청소년의 과학·기술 문화교류

를 통한 차세대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과학 체

험, 과학 기자재 전시, 강의와 토론, 과학 문화 탐방, 문화 행사 등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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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는 국내외 약 600여명(국내 300여명)이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아시아·태평양 정보 인프라(Asia-Pacific Inform ation Infrastru cture, APII)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동시 정보

생활권 을 구현한다는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1996년 10월

에 APII 협력센터를 서울에 개설, 운영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APII 협력센

터는 전기통신 실무그룹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APEC Testbed (선도 시험망) 사업을 추진

하여, 회원국을 Testbed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통신기

술 원격교육 사업 추진, 정보통신기술 국제 공동연구지원 사업, 정보통신 인

력교류 사업, 전기통신분야 인적자원개발 자원 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를 구축하고자 정보 수집 중에 있다.

APEC 투자박람회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투자박람회에는 21개 회원국에서 1,200여 명과 전세계 46개국 관계자 4,200

여 명이 참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한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이 다른 회원국의 산업기술인력

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기술 이전을 꾀하는 APEC 산업기술인력 연수 사

업과 APEC 직업훈련 프로그램, APEC 교육망 사업, APEC 사이버 교육협력

사업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 활동을 논하는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표 Ⅱ- 7> 2000-2001년 우리 나라의 APEC 주요 기구 의장 활동 현황

의장 담당 기구 의장 임기

여성자문그룹 장필화(이화여대 교수) 1999. 10. ∼ 2000. 12.

지식기반경제작업반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2000. 3. ∼ 2000. 11.

투자전문가그룹 박태호(서울대 교수) 2000. 3. ∼ 2002. 3.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이정택(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6. ∼ 2002. 12.

경제위원회 이경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001. 1. ∼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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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8> 우리 나라의 APEC 주요 활동

주요 활동 기여 내용

APEC 조직 구성

1992. 12. 제5차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시애틀 제1차
APEC SOM(워싱턴)에 사무국 조직에 대한 기본 문서를
제출하여 사무국 조직의 기본 문서로 채택
1993. 11. 제5차 각료회의에 APEC 조직의 향후 비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 APEC 조직 개편의 기본문서로 채택
사무국 전문요원 파견

무역·투자위원회(CTI)
초대 의장국 역임

당시 외무부 차관보가 초대 위원장에 선임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 작성에 기여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시험 운영 참여

역내 기업인 이동 원활화 차원에서 1997년 5월부터 한
국, 필리핀, 호주 등 3국의 기업인 총 1,000명을 대상으
로 ABTC 시험 운영 개시
벤쿠버 APEC 각료회의에 ABTC 시험운영 걸과를 보고
하고, 칠레, 홍콩, 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참여함.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인프라(APII)

구축 추진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 동시정보생활화 를 구현하는
APII 사업 제안
1995년 5월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 회의에서
APII 추진을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원칙을 서울 선언
으로 채택
1996년 10월 서울에 APII 협력센터 설립, 운영

각종 APEC 회의 개최

1994. 9. APEC 차세대 프로그램(제주)
1995. 5. 제1차 테크노마트(대전)
1995. 5.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서울)
1996. 11.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서울)
1997. 5.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총회(서울)
1997. 5. 제10차 APEC 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 회의(부산)
1997. 9. 제2차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서울)
1998. 5. 제12차 APEC 관광 실무그룹 회의(제주)
1998. 9. 제1차 청소년 과학 축전(서울)
1998. 10. 제14차 APEC 교통 실무그룹 회의(서울)
1999. 6. APEC 투자박람회(서울)
2000. 7. APEC 관광 장관회의 개최(서울)
2000. 9. 제1회 APEC 청소년 기능캠프(울산)

자료: 외교통상부(1999a).
자료: 외교통상부(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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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A 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의 활동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에서는 교육

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선언(Declaration on a

Hum an Resou rces Developm ent Fram ew ork for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을 채택하였다. 곧이어 열린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경제적·기술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각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장관들이 참석하

는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APEC 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 t Ministr ial

Meetin g)를 설치하고 1∼2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현재까지 3차례 개최되었고, 제4차 회의가 2001년

에 열릴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APEC은 각료회의가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고위관리회의나 산하 위원회, 혹은 실무그룹이 실질

적인 정책 활동들을 담당하는 것처럼,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도 인적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원칙들과 방향성을 주로 논의하고, 인적자원개발 실

무그룹이 이를 구체화하는 사업들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일들을 맡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문, 또 인적자원개발 실무그

룹에게 그 이행을 지시한 정책사항 등을 중심으로 APEC 인적자원개발 장

관회의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3차례 열린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표 Ⅲ- 1>에 나와 있다.

제1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18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 1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의 주제는 21세기를 대비한

APEC 노동력: 변화와 도전(Prep arin g the APEC Workforce for the 21st

Cen tu ry : Tran sition an d Ch allen ges)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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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APEC 인적자원장관회의 주요 결과

일자 장소 내용

제1차 회의
(1996. 1)

필리핀 마닐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노사정 역할 강조
오사카 행동지침의 HRD 행동계획에 따른 공동활동
이행 공약
21개 활동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
- 노동시장 분석 강화
- HRD에 있어서 중소기업 역할 증대
- HRD 정보교환 및 전문가 교류
- 교육서비스와 기능훈련 강화를 위한 역내국가간 투

자기회 증진

제2차 회의
(1997. 9)

대한민국 서울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증진, 고용·교육 및 훈련에 대
한 정보 접근의 용이, 기술과 능력 향상을 위해 다
양한 방법 개발을 위한 워크샵 개최

협력과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증진
- 생산성 향상과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개발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
-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 RD WG) 활동 지시

① 신규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개발
② 능력개발에 대한 정보 수집·교류 방안 개발
③ 훈련 지도자·교사·관리자의 재교육 방법 개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증진
- 경제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사 역할과 기여

의 중요성 인식

제3차 회의
(1999. 7)

미국 워싱턴

금융위기로 인한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강화
- 지속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

위기로 인한 고실업·빈곤 퇴치 노력의 필요성
- 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지속경제 성장 정책에 인적

개발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단기적인 대처방안 뿐만 아니라 효과적, 효율적 및

포괄적 노동시장체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 실행계획(Plan of Action) 채택
21세기를 위한 노동환경 개발
- 국제기구간 통합되고 상호지지하는 연대성의 필요
-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역내 교육기회 확대 및 최

악의 유아노동 환경 제거를 위한 fora가 되어야 함.
자료: 외교통상부(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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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주로 노동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폭넓은

범위의 이슈를 논의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및 기술 협력 노력들이 회

원국간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참석한 장관들

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행동 촉구 라고 하는 장관공동성명(Joint Ministrial

Statemen t: Call for Action on 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을 발표하였

다. 이 성명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큰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인적자원의 능력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

음 세기에도 사회의 성장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고, 확장되고, 다양

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정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져야 하

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역

내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큰 협력을 조장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1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의제(Osaka Action Agenda)

에서 발표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실

무그룹에 <표 Ⅲ- 2>와 같은 정책 사항들을 주문하였다.

정책 지시사항들은 크게 5가지로서 노동시장 분석,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중소기업의 강화, 인적자원 및 정보 교환의 촉진, 서비스 부문 무역 자유화

의 일환으로 교육 및 훈련 교류, 그리고 경영관리 개발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촉진 그리고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장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

혹은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게는

보다 상세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APEC의 다른 실

무그룹과 포럼에도 인적자원개발 정책들을 이행하고자 하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노력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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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제1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정책 지시사항

분야 내용

노동시장 이슈 분석

각 회원국의 노동시장 정보(Labor Market Inform ation :
LMI) 분석틀 개발
LMI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핵심 기구 선정
LMI 표준 개발
LMI을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또는 여타 국제적 데이터 시
스템 이용
LMI 활동을 창안하기 위하여 APEC 규칙과 관행에 따라
전문가 모임, 기술 교환, 다른 국제적 지역적 조직과의 협
력을 통해 회원국에 의해 사용되는 LMI 시스템 모델에 대
한 정보 공유
기술,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LMI의 공유를 통해 자격 있
는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에 기반한 자격 사용에 관한
정보 공유

중소기업 경영과 강화

정보 네트워킹, 훈련 기회,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신디케
이트화하는 자원으로서 중소기업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기술 교환과 훈련을 위해 APEC 센터와 같은 정책들을 통
해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의 발전 강조

인적자원 이동 및 정
보교환 촉진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프로젝트 입안의 가속화와
확대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
와 촉진

중장기적인 상호협약을 통해 교육 서비스와 기술 훈련의
보급을 위한 회원국간 교차 투자를 위한 기회 공급

관리자의 교육과 개발 경영자들을 위한 리더십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자료: APEC(1996). http :/ / www .apecsec.org.sg/ hrd / minmta1.html.

이행되는지를 검토하고자 서울에서 제2차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7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제1차

마닐라 회의에서 우리 나라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초대에 의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미래 지향과 전

술을 마련하고 현재의 활동을 점검할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이 회의의 주제

는 새로운 환경과 도전 하에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Th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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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velop in g H u m an Resou rces u n der a N ew Environm en t an d

Ch allen ges) 이었고, 세 개의 세부 주제- 학습과 일의 연계 촉진, 협력과 참

여를 통한 기술개발 향상, 노사 참여의 인적자원개발 -를 가지고 인적자원개

발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서 논의한 정책 사항들의 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따라

새로운 정책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지지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필

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PEC 지역에서의 노동, 연구, 교환 기회

에 관한 디지털 자원(electronic sou rcebook)의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

데, 이는 다른 APEC 장관회의나 실무그룹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APEC

내의 협력을 촉진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았다.17)

제2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첫 번째 세부 주제는 학습과

일의 연계 촉진 이었다. 여기서는 평생학습(lifelon g learnin g)과 학교에서 직

장으로의 전환(sch ool to w ork tran sition )이 개인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적응력 있는 노동력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

인 고용을 확대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개발을 향상시키며, 노동시장의 효율

성을 높여 21세기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초기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

을 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 기초적인 계산 능력, 기초 기

17) 한편 이번 장관 공동성명에서는, 당시 우리 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이 컨퍼런스를
열고 참여한 모든 대표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분야에서 APEC 회원국들의 교류와 협력이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힘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당시 우리
나라 대통령의 관점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APEC의 산업과 기술 훈련을 착수시키려는 제안과 APEC 인적자원개발 대학 설
립을 연구하자는 제안에도 주목하며, 청소년 교육과 훈련에 대한 관심에 따라
APEC 청년 기술 캠프를 발족시키려는 우리 나라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점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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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리고 삶과 일에 대한 적절한 가치와 태도들을 통합시키는 학문적인

기초는 미래를 위한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일과 학습의 연계와 관련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인적자원

개발 실무그룹에게 제시한 정책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의 사용

을 포함하여 양질의 교육과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킨다. 둘째, 사

람들로 하여금 경력, 고용, 교육 및 훈련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

생, 고용주, 노동자, 교사, 부모/ 보호자 그리고 연방/ 지방정부 등 관련된 이

들의 협력이 이러한 전략들을 달성하는데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넷

째, 학습, 훈련, 그리고 획득된 기술 및 지식의 질과 적절성을 보증하는 작

업 경험 사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훈련, 작업 경험

이 잘 통합된 양질의 노동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노동

시장 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서나 평생학습에 있어서 청소년 인턴십과 지도(m entorin g)와 같은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탐구한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정책사

항들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최상의 워크숍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제2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의 두 번째 세부 주제인 협력과 참여를 통

한 기술개발 향상 에서는, 기술개발이 노동시장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기술개

발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세계의 경제적 행복과 인간 복지

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 청소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보다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노동

력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필

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는 많은 회원국 경제가 21세

기를 준비하면서 훈련 체계의 재평가와 교육 중심적인 체제 개편에 주력하

고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술개발 향상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관들은 인적자

원개발 실무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시하였다. 첫 번째, 신규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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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미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두 번째, 기술개발에 있어 정

보와 경험을 수집하고 공유한다. 세 번째, 기술개발에 있어 사적 부문의 참

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네 번째, 교육자, 교사, 행정가들을 재훈련시킬

방법을 개발한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효과

적인 수단을 개발한다. 여섯 번째, 회원국들의 교과과정 개발 능력을 확장시

킨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 체제에 관한 협동 조사를 수행한다.

더불어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각 회원국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에 중요

성을 부여하고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APEC 내의

기술개발 기관들간의 밀접한 연계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제2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세 번째 세부주제는 노사참여

의 인적자원개발 이다. 이 주제에서는 경제 성장을 향한 APEC의 목표 달성

에 있어서 노동과 경영의 역할, 그리고 사람들의 전체적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이 정부만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되

며, 노동과 경영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이 함께 관여할 때

만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개

발 실무그룹에게는 회원국의 노동, 경영, 그리고 정부의 대표들이 신기술을

이용하여 훈련, 기술개발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생각들을 활발하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를 지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적자원개

발 실무그룹은 개별 회원국의 경제적 상황과 실행, 구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편 위의 3가지 세부 주제와는 별개로,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의 참여 에 대한 논의들을 하였다. 먼저 여성 참여와 관련해서는 여성 참여

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적자원

개발 실무그룹에 1998년에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여성 관련 사안에 대한

APEC 장관회의와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청년층 문제와

관련하여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에 청년층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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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제2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정책 지시사항

세부 주제 내용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신기술 사용을 포함한 교육과 훈련 기회 향상
노동시장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이들의 협력
학습, 훈련, 작업의 효과적인 연결
학교에서 직장 전이 평생학습의 다양한 방식 탐구

협력과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신규 노동력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방법과 노동현장의
기술 향상
기술개발에 있어 정보와 경험을 수집하고 공유
기술개발에 있어 사적 부문의 참여를 확대
교육자, 교사, 행정가를 재훈련 방법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수단 개발
회원국의 교과과정 개발 능력을 확장
평생학습 체제에 관한 협동 조사 수행

노사참여의 인적자원개발
노동, 경영, 정부의 대표들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생
각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방안

자료: APEC(1997). http :/ / www .apecsec.org.sg/ hrd / minmta2.html.

제3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1998년 7월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되었

다. 이 회의에는 1998년에 가입한 페루, 러시아, 베트남 등이 참가하여 모두

21개 회원국의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제3차 장관회의의 주제는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천년의 도전과 기회: 역내 경제 위기의 영향 검토

(H RD Ch allen ges an d Op p ortu nities for the N ew Milleniu m : Ad d ressin g

th e Im p acts of th e Region al Fin an cial Crisis) 로써, 지역적 협력을 고무하

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경제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3개의 세부 주제-노동시장 시스템: 인

적자원개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 취약 계층의 보호, 21세기 사업장 건설-를

다루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금융 위기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적자원의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 위기로 인한 고실업과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특히 이에 대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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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의 3가지 세부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적자원개발 장관

들은 먼저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적인 경제적 의제로 인식하자는 데 공감하였

다. 특히 현재의 재정 위기와 연관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

한 포괄적인 전략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들과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효

과적인 노동과 고용 정책은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확대시키며 노동력을 이

롭게 하는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에 적절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강력한 기초

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기초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 체계, 효

과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시장 정책, 고용 지향적인 사회안전망, 그리고 창의

적인 노동력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개방적이고 생산적

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세계화(globalization )로부터 오는 이득이 폭넓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1999년 APEC의 주요 주제로서 뉴질랜드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

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노동시장 체

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 고용, 훈련, 사

회안전망, 작업장에 관한 정책들이 모두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이러한 영역들에서의 지속적인 향상이 지속적인 경제 성

장을 이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3차 인적자원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세부 주제로 들어가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세부 주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노동시

장 체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것이다. 이 역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조건을 해결하려는 단기적인 노력뿐만 아

니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장기적 전략을 포함하는 것

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우리 나라는 실업증가, 불완

전 취업, 고용기회 감소, 임금 하락 등 경제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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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개발, 평생학습 및 훈련 강화,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및 평가 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21세기에는 끊임없는 학습 능력과 적응력 있는 노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장관

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행하고 유용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이 노동시장 정보, 민간 부문이나 국제기

구나 조직의 전문적인 기술적 역할 강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성을 확

보하고 그 시스템을 모니터 하는 것, 교육 및 훈련과 사회안전망 향상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 있어 중소기

업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들이 정보, 교육, 고용에 충분

한 기회와 접근이 주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에 대비한 효과적인 안전망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시장 체계를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효과적인 노동시장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적

응성, 그리고 개인 능력(in divid u al emp ow erm en t)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존엄성과 상호 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취약계

층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인

식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토대와 성장, 고용, 사회적 응집력을 확대시키는,

강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직들과의 밀접한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능력

배양, 고용 창출, 사회보호장치 확대 등이 APEC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세 번째 세부 주제인 21세기 작업장 개발 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행의

변화가 인적자원개발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및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는 데

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혁신적 노사관계, 탄력적 계약 형

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등에 있어서 사업장 관행을 21세기에 맞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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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여기서는 세계화와 빠른 기술 진보가, 기업들의 경영과 활동이 수행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제 아래, 창의적인 작업장 운영을 통해서 금

융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빠른 기술적 변화와 지구적 통합

의 이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상된 작업장 운영과 새

로운 형태의 노동 조직의 경제적 이점을 인식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21세기

작업장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3차 인적자원

개발 장관회의는 공동선언문과 행동계획(Plan of Action )을 채택하였다. 공

동선언문에서는 21세기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고용 지향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적 사

업장 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 회원국은 인적자원개

발 및 기타 고용 관련 정책을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회원국간

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회원

국간 노동시장 정보 공유 활성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는 점도 지적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21세기 사업장 건설을 위

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 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는, 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평생교육을 통한 근로자 적응 능력 배

양: 노사정 및 훈련기관간 공동 노력 요구, ② 노동시장 정보 개발, 민간 부

문 역할 강화, 효과적인 전파 및 평가 장치, 교육/ 훈련제도 개선, 사회안전

망 확충 지속 추진, ③ 취약 계층(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이주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④ 각국의 특수한 문화 배경 및 경제제도 등을 고려

하여 조화로운 정책 방안 모색, 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

구와 협조(특히 기술지원 등)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21세기 사업장 건설과

관련된 방안으로서, ① 청년층의 교육 기회 증진 및 아동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차원의 방안 강구, ② 혁신적 관행 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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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세계경제 통합 및 기술발전의 혜택 향유, ③ 1999년 태국에서

개최되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에 관한 회의에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 촉구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공동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그 이행 결과를 차기 인적자원개발 장관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행동계획은 제3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3가지 세부 주제와 관련한 것들이다. 먼저 노동시장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① 양질의 노동시장 정보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체계

구축, ② 관리자, 전문가, 기술직 등의 능력 개발, ③ 교육과 직업의 연계 및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④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중소기업의 수

요에 중점), ⑤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성취 향상, ⑥ 고용서비스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 역할 강화, ⑦ 취약 계층(여성, 청소년, 이주

근로자, 고령자, 장애인, 원주민 등)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등이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행동계획으로는, ① 실업 보험 및

사회보험 확충, ② 연금제도 확충, ③ 기존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계

층에 대한 소득 보조, ④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 사회 부조에의 의존도 감소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사업장 건설을

위한 행동계획으로는 ①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② 노사관계 안정, ③

관리자 및 노동자의 개발 및 훈련, ④ 안전 및 보건 개선 등이다. 이상의 세

가지 세부 주제와 관련된 정책 지시사항은 다음의 <표 Ⅲ- 4>에 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행동계획은 위와 같은 활동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국제기구들, 그리고 정부의

대표들, 노동자, 기업, 시민 사회에 계속해서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APEC의 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파트너십에 바탕

을 둔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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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제3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세부 주제 관련 정책 지시사항

세부 주제 내용

노동시장 시스템

양질의 노동시장 정보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체계 구축
관리자, 전문가, 기술직 등의 능력 개발
교육과 직업의 연계 및 사업-교육-훈련의 연계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중소기업의 수요에 중점)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취 향상
고용서비스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 강화
취약계층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보험 및 사회보험 확충
연금제도 확충
기존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 사회부조에의 의존도 감소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

21세기 작업장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노사관계 안정
관리자 및 노동자의 개발 및 훈련
안전 및 보건 개선

자료: APEC(1999). http :/ / www .apecsec.org.sg/ hrd / minstmt.html

세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행동계획은,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고 그 수준을 끌어올릴 조치에 관해 전문적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회원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조

직에 소속된 전문 기술자들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이끌어가고 평가할 각 회

원국의 관료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행동계획은, 노사정 협력에 관한 빅토리

아 콜로키움, 기술개발에 있어 민간-공공 협력 관계에 관한 페낭 세미나, 작

업장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태국 컨퍼런스에서 시작된 작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활동들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기반 위에서 수행됨으로써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이롭게 하는 실질적 결

과를 가져오도록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행동계획은 최악의 형태인 어린이 노

동을 제거할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내 청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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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를 진작시킬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작업장에서의 참여를 고무할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또한 고용에 있어

여성에게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촉진하는 활동들이 정부의 정책에서뿐만 아

니라 작업장에서도 시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무그룹은 또한 토

착민을 위하여 교육적인 능력과 노동시장 능력에 기반하여 창의력과 최선의

실행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개발할 것이다.

여섯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행동계획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전문적

기술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장관들에 의해 구체화된 인적자원개

발 우선사항을 반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일곱 번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행동계획은 다음 인적자원개발 장관회

의에서, 이러한 행동계획이 얼마나 실행이 되었고 발전하였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 4가지도 같이 제시되었

다. 첫째, 노동시장 시스템과 사회적 안전망 이슈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을 촉진, 조정하고 그러한 정보를 APEC 회원 경제에 효과적으로 보급

한다. 둘째, 고용 정책과 노동시장 시스템, 사회안전망, 작업장 운영, 그리고

다른 인적자원개발의 측면들을 고려함에 있어 노동, 기업, 시민사회와 적절

하게, 그리고 APEC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 협력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입증한다. 셋째, 다른 APEC 포럼,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과

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인적자원의 측면들이 우선성을 부여받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입안된 정

책들이 회원국 경제의 재정상의 정책을 고려하게 한다. 또한 노동시장 프로

그램들이 고용 불이익을 피하고 공유된 번영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교육, 기술 개발, 기업, 그리고 노동 활동들 내에서 협력을 향상시키고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을 재구조화한다.

한편 제4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2001년 9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제4차 인적자원 장관회의의 주제는 세계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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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경제의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H u m an Resou rces

Develop men t for Both th e A dvan cem ent of Society an d Econ om y an d the

Sh arin g of Prosp erity w ith Peop l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로 정

해졌으며, 2001년 4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이전까지 회원국간 토론을 통해 세부주제를 결정하고 회의에서 공식적

으로 승인하기로 하였다.

이상으로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

한 대로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인적자

원개발 관련 협력사항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슈들을

개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의 방향성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APEC 인적자원개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관-학 파트너십 구축,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중소기업

의 우선적 배려, 일과 학습의 연계 등이다. 이러한 강조점들은 APEC에 속

하지 않은 선진국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

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인력 육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인적자원개발

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원칙과 방향성들을

주시하고, 이를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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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현황

1.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개괄

APEC은 경제 성장 및 발전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가지는 중요성에 꾸

준히 주목하여 왔다. APEC 산하 9개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 u m an Resou rces Develop m en t W orkin g Grou p : H RD WG)은

1989년 11월 제1차 각료회의(호주 캔버라)에서 투자, 기술 이전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경제개발 및 정책, 기업경영 및 산업기술

분야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0년 7월 제2차 APEC 각료회의(싱가포르)에서 회원국

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나의 실무그룹으로 독립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현재 그 활동이 기

초 교육에서 산업훈련까지, 나아가 중소기업에서의 리더십이나 경영 관리까

지 매우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APEC의 협력 분야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등장하였는데, 이에 걸

맞게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2000년까지 여타 실무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22차례의 연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차회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의 <표 Ⅳ-1>과

부록A의 회의 결과 요약에 나와 있다.

우선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조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설립 당

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운영 방식은 회원국 기관 및 전문가를 중심으

로 주제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네트워크별 사업 조정관을 선정하여 협

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초창기에 구성된 주제별 네트워크는 경제개발

네트워크(N EDM : Th e Econ om ic Develop m ent M an agem ent N etw ork), 기

업경영 네트워크(BMN : Bu siness Man agement N etw ork), 산업기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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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연차회의 개최 현황

순번 장소 일시 참가국수

제1차 일 본 1990. 7. 2∼ 3. 11개국

제2차 싱가포르 1990. 10. 18∼19. -

제3차 싱가포르 1991. 2. 18∼19. -

제4차 인도네시아 1991. 7. 11∼12. 12개국

제5차 태 국 1992. 1. 9∼10. 14개국

제6차 호 주 1992. 5. 26∼27. 15개국

제7차 일 본 1993. 1. 26∼27. 15개국

제8차 호눌룰루 1993. 5. 25∼26. 13개국

제9차 캐 나 다 1994. 1. 24∼26. 16개국

제10차 서 울 1994. 6. 13∼16. 17개국

제11차 마 닐 라 1995. 1. 26∼27. 17개국

제12차 북 경 1995. 5. 29∼ 6. 1. 16개국

제13차 웰 링 턴 1996. 1. 21∼25. 18개국

제14차 브루나이 1996. 6. 10∼13. 17개국

제15차 호 주 1997. 1. 20∼23. 18개국

제16차 캐 나 다 1997. 5. 26∼29. 18개국

제17차 인도네시아 1998. 1. 18∼22. 18개국

제18차 대 만 1998. 6. 11∼19. 18개국

제19차 칠 레 1999. 1. 26∼29. 19개국

제20차 홍 콩 1999. 5. 10∼14. 17개국

제21차 일 본 2000. 1. 24∼28. 18개국

제22차 브루나이 2000. 5. 27∼29. 21개국

(H URDIT: H RD in In du strial Techn ology N etw ork) 등 3개였다. 그러나 곧

이은 1992년 8월, 교육 포럼(EDFor : Edu cation Foru m)이 구성되고 같은 해

9월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이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산하의 네

트워크를 둘 것이 승인됨으로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모두 4개

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1월 제1차 인적자원개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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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마닐라)에서 회원국간 노동시장 흐름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기여하

는 노동시장정보 그룹(LMI: Labor Market Inform ation )을 구성할 것을 승인

하여,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4개의 네트워크와 1개의 특별 그룹으로 확

대, 구성되었다.

이상의 다섯 개 네트워크의 역할들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경제개발 네트

워크(N EDM)는 노동시장과 인적자원을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N EDM에서 주로 수행했던 사업들

은 노동시장 분석이나 여성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등이었다.

기업경영 네트워크(BMN )는 관리·행정에 대한 교육과 개발, 그리고 조직

변화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기반한

경영 사례 연구를 발전시키고, 행정개발 프로그램(execu tive develop men t

p rogram s), 기술 경영(techn ical m an agem ent),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통제

시스템(control system )을 연구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또한

BMN에서는 회원국간 무역 분쟁의 관리와 협력적 연구 및 발전의 관리 사

업, 핵심 기초산업에서의 인적자원능력을 구축하는 사업, 쌍방향식 CD-롬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훈련 시행 사업들도 수행하였다.

산업기술 네트워크(H URDIT)는 기술직(techn ologist)과 전문직(p rofession al)

의 표준화, 숙련 부족, 실용적인 기술(p ractical skills)과 고기술적 지식(h igh

techn ical kn ow led ge)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식품산업과 수출자유지역

(offsh ore in d u stry)에서의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H URDIT는

또한 기술 자격증의 상호 인정,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통일, 그리고 기술 관

리 훈련 등도 다루었다.

교육 포럼(EDFOR)은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잘 적

응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EDFOR는 3가지

관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하는 방법

개발, 둘째,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기초 과목에서 수준 높은 교육 제공, 학

생, 훈련자, 교사, 전문직 및 정보의 교류 촉진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럼

이 수행한 프로젝트들을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사항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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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측정, 학교 교육에 기반한 효과성 지표, 교사 훈련

및 전문직 개발, 그리고 교육 통계의 향상 등이고, 두 번째 관심 사항과 관

련해서는 APEC 회원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수학 및 과학

교과목의 교수법 향상, 학교에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 등이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관심 사항에 대한 프로젝트들로는 교육 공무원 교류, 전문 자격

증의 상호 인정이 수행되었다.

노동시장정보 그룹(LMI)이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으로는 APEC 노동시장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1996년 11월 제8차 각료회의

에서 시작되어 APEC 사무국 홈페이지에 연결된 APEC 노동시장정보 홈페

이지를 구축하는 것까지 사업이 확장되었다. 이후 LMI는 LMI 데이터베이스

의 계속적인 개발, APEC 회원국의 노동시장 정보능력 구축, 기술과 자격의

상호 인정 등의 3가지 전략적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렇게 소주제에 따른 네트워크별 운영 방식의 구조와 함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각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3가지의 특별 관심 주

제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속 가능한 경

제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평생학습 등.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초점이 일단은 중소기업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 성취에 놓여져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화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다.18) 또한 지속 가능

한 경제개발은 다른 실무그룹과 위원회 등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주제

로서,19) 미래의 기술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개발에 미치는 인적자원개

발의 영향 등에 대한 관심 등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은 역내 회

원국들의 급속한 구조적 변동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대두된 주제로

서, 기본적인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 높은 재능과 태도를 가

18) 1996년 11월 필리핀의 세부에서 개최된 제3차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훈련기관(the APEC Center for Technology Exchange and
Training for SMEs, ACTETSME)를 설립하였다.

19) 이 역시 1995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환경 친화적
인 경제개발을 위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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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채 고용을 유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협력위원회

(Lifelon g Learnin g Coordin atin g Comm ittee)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어쨌든 위와 같은 구조와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여 약 10여 년의 활동을

지속해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제3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되었

다. 2000년 1월 제22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부터는 기존 5개의 산하

네트워크를 3개 네트워크- 교육 네트워크, 능력개발 네트워크, 노동 및 사회

보장 네트워크 -로 축소, 조정하였다.20)

교육 네트워크(Edu cation N etw ork, EDN ET)는 견고하고 활력있는 학습

시스템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개인적·경

제적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능력개발

네트워크(Cap acity Bu ild in g N etw ork, CBN )는 인간 능력 향상 및 생산과정

을 통한 시장 능력 강화, 기업의 적응성과 생산성 향상, 경영 관리와 숙련

기술 개발, 정부, 민간/ 기업 및 APEC 회원국의 자발적인 집단간의 협력적

인 관계 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 네트워크(Labor and

Social Protection N etw ork, LSP)는 견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발을 통한

인간 능력 발전과 사회적 통합 도모, 유용한 노동시장 정보 및 정책의 개발,

작업장 근로조건 및 관행 개선, 강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은 APEC 정상

회의나 각료회의의 지시나 논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3차

례의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나 2차례의 교육 장관회의 후 발표된 장관 공동

선언문, 그리고 1989∼2000년의 APEC 각료 공동선언문(APEC Joint Ministrial

Statemen t), 1993∼2000년의 APEC 정상선언문(APEC Leader s Declaration)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모두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된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11월(자카르타) 각료회의

20) 새롭게 개편된 네트워크별 우리 나라의 주무 부서로는 CBN은 한국산업인력공
단, EDNET은 교육부, LSP는 노동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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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PEC 인적자원개발 선언 이 채택되어 본격적인 활동의 틀이 마련하였

다. 무엇보다 이 선언은 APEC은 인적자원개발을 APEC의 우선되는 문제로

서 인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차 정상회의(보

고르)에서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장

관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그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3

차 정상회의(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APEC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촉

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합의된 행동의제(Action Agen d a) 가운

데 H RD 행동 프로그램(Joiont Activities for H RD) 이 채택되고, 인적자원개

발 실무그룹은 우선 추진분야 선정에 의거하여 21개 프로그램을 확정하였

다. 1996년 1월에는 제1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제4차 정상

회의(1996년 11월 수빅)에서 APEC 경제 및 개발 협력 체제 선언 의 6개 우

선 추진 협력 분야 중 첫 번째로 인적자원개발이 강조되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이러한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협의 사항

들에 맞추어, 협력 과제로 1990년 실무그룹 창설 이래 약 80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매년 회원국 분담비율에 의해 납부된 사무국

예산으로 지원되는 중앙기금 과제와 해당 국가 스스로 비용 부담으로 사업

이 추진되는 자체 부담 과제가 있다.

한편 각료 또는 경제지도자의 주도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로는,

APEC Partner sh ip for Ed u cation (미국 주도), Vocation al Train in g Program

(한국 주도), APEC Edu cation Fou n d ation (미국 주도) 등이 있다.

2.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

1990년 7월 태동 이래 현재까지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은

1단계 태동기(1990∼1994년), 2단계 활동 추진기(1995∼1999년), 3단계 혁신

기 (2000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56 -



가 . 태동기 (1990∼1994년)

이 기간은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에 필요

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운영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활동들을 시도한

기간이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경제개발 및 정책, 기업경영, 그리고 산업기술분

야에 초점을 맞춰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 활동을 하기로 하고 위에서

언급한 3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펼쳐 나갔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에 연차 총회를 일년에 두 번 열었

다. 첫 번째 총회에서는 중장기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1년간의 활동 방향을

정한다. 동시에 지난 번의 활동 가운데 고위관리회의(SOM)와 각료회의에

회부할 사안들을 결정한다. 두 번째 총회에서는 주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

룹 산하 네트워크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승인한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과 네트워크간의 관계는 이렇다. 네트워크는 인적

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지시를 받고 논의하고 검토한 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

룹에게 보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네트워크가 한 활동들을 검토하

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간 업무계획을 승인한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은 다른 실무그룹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동시에 고위관료회의와 각료회

의와는 수직적 연관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보와 관점

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네트워크에 구체적인 정책 이슈들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기본적으로 산하 네트워크들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는 책임도 지닌다.

태동기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에

힘썼다. 활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들은 그들의 활동을 조직화하

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시도의 핵심은 각 네트워크간의

중복성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줄이는 데 있었다. 동시에 APEC 내 다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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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그룹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활동들과의 중복성 문제도 상호

조정과 협력을 통해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였다.

1993년 시애틀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실무그룹 활동에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민간기구인 태평양 경제 협력기

구(PECC, Pacific Econ omic Coop eration Cou n cil)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활

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나 . 활동 추진기 (1995∼1999년)

이 기간은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PEC 인

적자원개발 기본선언(Declaration on a H u m an Resou rces Develop m ent

Fram ew ork for the Asia Pacific Econ omic Coop eration) 과 1995년 11월 오

사카 행동의제(O saka Action Agen d a)의 일환으로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의해 승인된 인적자원 행동 프로그램을 지침으로 삼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

룹의 전반적인 업무의 방향과 기본틀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APEC 인적자원개발 기본선언 과 오사카 행동지침에서 나온 인적

자원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의 <표 Ⅳ- 2>, <표 Ⅳ- 3>에 나와 있다.

첫째, APEC 경제 지도자의 교육 사업(APEC Leaders Edu cation Initiative)

관련 정책들이다. APEC은 역내 고급 교육의 확대 및 중 경제 문제의 연구

등에 대한 역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별 APEC 연구센터

(APEC N ation al Stu dy Cen ter)의 설립, APEC 관련 문제의 공동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연구 활성화, 교육 기회 증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을 위한 APEC 교육재단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APEC 기업 자원 프로그램(APEC Bu siness Volu n teer Program)의

실시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관리능력 및 숙련 기술의 역내 교환 및 이전

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역내 기업간에 전문가 파견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 경영기법과 경험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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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셋째,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자 개발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미래

의 아시아·태평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인, 관리자, 기술자, 개발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

나,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하여 이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표 Ⅳ- 2> APEC 인적자원개발 기본선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4가지 활동 원칙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적자원은 경제 성장 및 발전
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2. 인적자원개발은 빈곤 완화, 완전고용, 교육에의 평등한
접근, 경제 성장 및 개발에의 참여와 같은 중요한 가치
들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3. 인적자원개발은 공공/ 사적부문, 교육/ 훈련기관의 조화
로운 활동을 요구한다.

4.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특수
성을 감안해야 한다

8가지 우선과제

1. 모든 국민에게 질높은 기초교육 제공

2. 인적자원개발의 흐름과 필요를 예측할 수 있는 노동시
장 분석

3. 경영관리자, 기업인, 교육자, 훈련교사의 공급확대 및
이들의 질적 향상 도모,

4. 각 개인의 수준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숙련
기술자 부족 및 실업 감소,

5. 근로자와 경영관리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개선,

6. 개별 회원국뿐만 아니라 역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들의 숙련향상 기회 확대,

7. 각 회원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급속한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생산성 향
상,

8.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과 국제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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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21

구분 프로그램

APEC 인적자원개발 기본선언
8개 과제 관련 프로그램

1. 수준 높은 교육 제공
2. 노동시장 이슈 분석
3. 중소기업 관리 및 강화
4.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리 및 증진
5. 행정 교육 및 개발
6. 역내 다문화간 교류
7. 산업기술 교육
8. 평생학습
9.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모니터 방법 개발

10. 인적자원개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11. 조직 변화 관리
12. 서비스 부문 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
13. 인적자원개발의 표준화 및 일치
14. 지적 재산권

APEC 정상 및 각료 지시사항
관련 프로그램

15. APEC 경제지도자 교육 사업
16. APEC 기업 자원 프로그램
17.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18. 중소기업의 기술교류 및 훈련을 위한 APEC 센터
19. 중소기업 장관회의
20. 지속가능한 개발 장관회의
21. APEC 교육재단

다섯째, 표준 및 협력, 지적 재산권 등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이의 원활화를 향한 협력을 가속화시킨다. 이는 역내 무역 및 투

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

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원칙들과 사업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 기간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업무계획 초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이 초안은 캐나다가 모델 작업을 하여 태동기 단계에서 몇 번의 시도를 거

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었다. 본 보고서도 이 연간 업무계획 초안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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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되었다.

1996년 1월 제1차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장관회의에

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다음 5가지 영역에 대해 활동의 최우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5가지란, 노동시장 분석,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강

조, 노동력 이동성 촉진,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교류 협력 강조, 관리자 교

육 개발 등이다. 따라서 활동 추진기 기간 동안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이 5개 영역의 협력사업을 관련 네트워크별로 전개하면서 이후 인적자원개

발 장관회의에 매년 그 활동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활동의 하나는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광범위한 성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 네트워크간, 또는 여타 실무

그룹간 중복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된 데 따른 조직 차원의 검토 작업이

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내에서 최우선 순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각료회의와 고위관료회의의 지시에 따라 각

네트워크별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1997년 1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5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총회에

서 인적자원개발 중기 우선과제 8과제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과제 1. 모든 계층의 기초교육 기회 향상에 초점을 두고 양질의 기초

교육 제공 및 인구 전반의 학력 수준 높인다.

우선과제 2. 지역내 회원국의 경제 성장 및 무역과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

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지원 위한 노동시장 정보와 분석 활

성화

우선과제 3. 주요 산업 관리자, 기업가, 교육 및 훈련 조교의 기술 향상과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개발 유지 지

원

우선과제 4. 교육, 직업훈련, 전문 기술, 경영능력의 조정과 개선 위한 개

별적 요구와 경제 전반에서 급변하는 기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 촉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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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5. 모든 단계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서 교육 내용, 지도 방

법, 학습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21세기에 대비하는 데에

초점

우선과제 6. 기술 및 자격 상호 인정하는 수단 개발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적자원의 이동을 촉진하여 기술 부족 해소 및 회원국 전체

기술 습득 기회 증진

우선과제 7. 회원국들간의 노동력과 작업장 질, 생산성, 효율성, 균등 개발

증진

우선과제 8.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촉진을 위해 교육과 훈련 협력 강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위의 8가지 우선과제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각 네트워크들로 하여금 협력사업들을 제안하고 프로젝트

재원들을 중앙운영 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역투자자유화 촉진(TILF) 회

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조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검토하였다.

연간 작업계획(annu al w orkp lan )이 매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에

의해 작성되면서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에 따라 각 사업별로 기술되었

다. 즉, 실행 업무란에는 프로젝트 제목과 자금 출처가, 내용란에는 프로젝

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책임란에는 프로젝트 주관 기관과 주도국 및 참

여국이, 일정란에는 일정과 현재 업무의 진척도 등이 표시되게 되어 있다.

1999년 연간작업계획서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 위기 극복이 APEC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써 인적자원개발이 강

조되었다. 즉 아시아 지역의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개발, 테크놀로지의

첨단화,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들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을 포함한 인적자원개

발에 역점을 둘 것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펼쳤다.

동시에 1999년도에는 경제와 기술 협력 활동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경제

기술협력(ECOTECH )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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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혁신기 (2000년 이후)

2000년에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두 가지 큰 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첫

째는 기존 5개의 네트워크가 3개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이다. 교육 네트워크

(EDN ET, Ed u cation N etw ork), 능력개발 네트워크(CBN , Cap acity Bu ildin g

N etw ork), 노동사회 네트워크(LSP, Labor an d Social Protection N etw ork)가

그것들이다. 둘째는 1년에 두 번 열리던 연차 총회가 한 번으로 단축되었다

는 점이다.

2000년 하반기 들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의장국인 브루나이를 주축

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것은 인적자원개발이 더 이상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만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는 인식 하에 APEC 내에서는 범 APEC

차원의 접근을 폭넓게 하자는 것이고 밖으로는 민간기업 등 비정부 기구들

도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0년 이후 APEC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소

재는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브루나이가 주창한 인적자원개발(Bru n ei H RD

Initiative) 이고, 또 하나는 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강조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들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은 향후 APEC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과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

니라 우리 나라가 APEC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적자원개발

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과제들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를 시사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1) 브루나이 인적자원개발 이니셔티브

21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막강한 나라들이 포진하

고 있는 데 왜 하필 브루나이와 같은 조그만 나라가 21세기 생존 전략 중

핵심인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앞장 서서 주창하고 나섰는가하고 의아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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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00년은 브루나이가 의장국이다. 따라서 브루나이에서 정상회담,

고위관리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브루나이가 주창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브루나이가 주창한 인적자원개발은 정식 문건으로는 APEC 능력개발구

축: 21세기 수요 충족을 위하여(H u m an Cap acity Bu ild in g: Meetin g th e

N eed s of th e 21st Centu ry)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먼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환경 도전에 직면

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과, 둘째, 정보기술의 급속한 혁신과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수용,

그리고 셋째, 모든 직업에서의 지식 중심화 현상의 강화 추세가 그것들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정부, 기업, 훈련기관들은 위와 같

은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정규

교육의 질 제고 비용이 날로 커진다는 것, 교사들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하

게 되었다는 것, 작업장에서의 지식·숙련 형성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지방

에서의 교육·훈련 질 제고의 중요도가 심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브루나이가 주창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능력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기술을 혁신할 것과 혁신적 사회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먼저 정보기술 혁신을 보면, 정보기술 혁신만이 능력개발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의 제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은 교육·훈

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혁신이 시장에서의 제 기능을 다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활성화는 곧 능력개발 프로그램들

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단이 사회동반자 관계 형성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훈련기관

간의 사회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능력개발사업의 확산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

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사회동반자 관계 구축 방향은 이렇다. 즉, 정부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 민간 투자를 늘리고, 기업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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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육훈련 분야에 투자를 과감히 하며, 훈련기관들은 기업 원리를 터득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PEC 능력개발 협력사업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

해야 한다.

1. APEC 실무그룹 활동 과정에서 정부 관리들간 협력 증진. 즉, 공무원들

의 능력개발이 중요하다.

2. APEC 실무그룹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과 기업, 학계, 기타 기관들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하다.

3. APEC 실무그룹 밖에서의 기업,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하다.

APEC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1993년 이후 모든 경제·기술 협

력 관련 프로젝트들 중 42 %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추세는 최근 2∼3년 사이 두드러져서 이제는 모든 APEC 프로젝트

중 3분의 1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

그룹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실무그룹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1993년

이후 약 60%의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서 수

행되었다. 그러나 1999-2000년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의 4분

의 3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아닌 APEC 내의 타 실무그룹에서 행해지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적자원개발사업이 이제 더 이상 인적자원개발 실

무그룹인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 한정될 수 없도록 무역 진흥, 산업·과

학 및 기술, 에너지, 정보통신, 수산, 해양 자원,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실무

그룹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APEC 내에서 인적자원개발 협력사업들에 관한 보고 및 상호 조정

이 정상회의, 각료회의,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APEC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물론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ESC)가 조정 능

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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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증가와 더불어 날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APEC 조직 체계 간·회원국 간 조정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 지고

있다.

현재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교육, 노동시장 분석, 훈련 및 여타

기업경영 관리 등 세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인적자

원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 세 네트워크 별로 나뉘어 실행되고 있

다. 그리고 조정 기능은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전체 회의에서 총괄 운영된

다. 이 회의를 통해 네트워크 각각의 차원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이슈들을

극복하고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공통의 보고 체제를 갖추어 상부

회의에 보고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브루나이 보고서는 고위관리회의(SOM)로 하여

금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역할과 구성을 확대하여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참여 범위의 확대의 문제로

서 거기에는 모든 APEC 내 실무그룹 안에 있는 인적자원관련 대표자들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내 세 네트워크와 합류시켜 조정 기능의 다음과 같

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1.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아닌 APEC 전체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관한

능력개발구축 보고서(H u m an Cap acity Bu ildin g Rep ort)를 확대된 참

가자들로 하여금 매년 만들게 하여 정상회담과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 독자들로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든다.

2. 개별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디자인, 실행, 감독은 인적자원개

발 실무그룹에 한정하지 않고 현 APEC 내 실무그룹들 중 관련 있는

실무그룹 또는 그 그룹의 네트워크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3. 비정부 대표들의 참여가 실무그룹 차원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다. 특정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실무그룹은 비정부 기관들의 참여를 증진시켜 경

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4. 특정 프로젝트 관장 실무그룹은 고위관리회의와 경제·기술 협력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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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보고를 책임진다.

5. 이 일련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시작 첫 해에는 인적자원

개발 실무그룹 의장으로 하여금, 각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인적자원 개

발 대표자를 멕시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차 총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도록 하고, 이들의 참석 하에 APEC 내에서 능력개발구축 노력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여 2001년 일본 구마모

토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토록 한다.

다음으로 브루나이 보고서는 사회동반자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

늘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날로 기업, 교육·훈련 전문가 등

비정부 부문의 참여로 그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비정부 부문 참여는

시장원리의 도입에 의한 효율성 제고로 교육·훈련에 대한 공공 투자에 있

어서도 그 질을 높여 날로 그 공헌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훈련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정부의 교육·훈련 투자 부문에도

적용시켜 보자는 것이 아이디어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일반교육과 훈련 분야이다. 오늘날 정규교육에

있어서도 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지식 기반 기술발전에 대한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도 정규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서 국제표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APEC 회원국들은 국가 간 교육·훈련 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정규교육에 관한 국제표준 기준을 달성하고, 그럼으로써 자국의 정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 교육훈련 전

문기관 간의 협력으로 교육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교육장관들은 정규교육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데에

있어 저해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상호 교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파악은 교육경영 차원의 정보기술 활용 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두 번째 영역은 정보기술 영역이다. 오늘날 정보 및 통신 인프라의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에 필요한 훈련과 산업에서의 활용은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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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

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개인 기업의 고용 창출의 범위

를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금 APEC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을 민간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다. 그런데 훈련 수요는 너무나 광

대하여 APEC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없이는 이러한 수요 충

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농촌과 지방에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원격학습(d istance learnin g)이

다. 그리고 이 원격학습은 국가간 교육 연계를 극대화한다. 마치 전자상거래

(e-com m erce)와 자격인증제 경우처럼 철저하고 촘촘한 정책이 원격학습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금 APEC 차원의 민간통신회사와 수많은 대

학과의 초고속 인터넷 국제 연결망 설치에 의한 원격학습 프로젝트가 가동

중에 있다.

이제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훈련수요 예측마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훈련직종과 훈련수

준에 대한 전망과 분석은 고도의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도의 전

문 분석과 전망 능력에 의해서만 최상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APEC은 민간기업과 전문 훈련기관 간의 연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의한 APEC 회원국

각자의 국내적 사정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

양산업과 성장산업의 부침이 극심하고 국제적으로는 한 쪽의 사양산업이 다

른 쪽에서는 성장산업이 되는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노동력

이동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 상호 정보교

류 활성화가 지금처럼 절실히 요청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세계은행(W 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전문기관들과의 능

력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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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APEC 재무장관들과 ADB 간 협력

으로 관련 정부와 은행, 그리고 유관 전문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규제와 관리 경영에 관한 능력개발에 힘쓰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또한,

세계은행이 정보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 중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APEC

과 세계은행 간 정보기술 체널링에 의한 상호 협력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파트너십 구축은 더 이상 외교상 필요한 메커니즘이 아니다. 그것은 상업

적 이해의 극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제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으면 국제 동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회원국 자체의 국가 목표를 명확히

할 수도 없을뿐더러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실천력마저 불확실하게 만든다.

파트너십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때로는 회원국들 간의 협력

체제로, 때로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때로는 그러한 형태가

지역단위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개발 협력사업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

기 전에 목표와 효과를 분명히 하여 그러한 사업의 목표 집단의 목적 달성

에 APEC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의 효과를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1세기 APEC 역내 능력개발의 성공 여부는 정부, 기업, 교육훈련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2) 2000년 11월 브루나이 정상회담이 제시한 A PEC 능력개발사업

방향

2000년 11월 13일 브루나이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외교통상 장관회의

는 능력개발구축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그룹을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조정 그룹은 APEC 내 인적자원개발 대표들(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여타 실무그룹의 H RD 관련 대표자들)이 모여 APEC 내 능력개발

증진에 대한 정보 공유로 모든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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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경제의 등장으로 더 이상 기존의 능력개발

구축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능력개

발구축의 새로운 차원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외교통상

각료회의는 고위관료회의(SOM)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개발 구축의 목표, 정

책의 우선 순위, 원칙을 다시 정립하도록 하였다. 각료회의는 또한 APEC의

능력개발사업들이 보다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시에 능력개발사

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 즉 정부, 기업, 교육훈

련기관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주장하였다. 중국과 브루나이가 이 방면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외교통상장관들은 확인하였다.

중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노력을 펼친다는 말은 바로 2001년 6월 북경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위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일본과 중

국은 이 문제로 상호 이해가 상충되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2001년 9월에 구마모토에서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를 준

비하고 있다.

이미 앞장에서 밝혔듯이 APEC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APEC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 g)이다. 이 회의는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통

상(혹은 경제)장관이 참석한다. 그리고 1년에 1회 개최된다. 대개의 경우 정

상회담 개최지에서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다. 이 각료회의의 역할은 APEC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중요 사안에 대한 고

위관리회의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을 내린다.

이 각료회의와 별도로 전문 분야별 각료회의가 있다. 재무장관회의, 통상

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교

통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가 그것들이다. 각료회의와 전문

분야별 각료회의 간 관계는 엄격한 의미의 수직관계는 아니지만, 전문 분야

별 각료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이 각료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수직적 관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유사한 인적자원개발 고위회의가 2001년에 두 번 열리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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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그것도 각료회의가 결정한 회의는 6월에 열리고 종전의 인적자원개

발 장관회의는 9월에 열린다는 점이다. 2000년 11월 25일 현재 이 문제에

관한 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북경회의를 참가와 의제면에서 포괄

적으로 가져가고 뒤이어 있을 구마모토 회의를 북경회의에서 토의되고 결정

된 사항들을 엄격하게 후속 조치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자는 정도의 선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경회의는 정부 각료, 기업, 민간 전문기관, 대학, 국제 전문기관 등 그

참가자격을 매우 폭넓게 하고, 구마모토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는 종전처럼

관계 장관들만의 참가 자격으로 제한하면 양 회의의 정체성은 나름대로 유

지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제 APEC은

능력개발구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이다.

브루나이 각료회의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은 2001년 북경에서의 능력개발

구축에 관한 APEC 고위회의를 브루나이와 같이 공동 개최할 것이라고 밝

히고 중국은 고위관리, 과학·기술분야 저명인사, 기업의 참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북경회의는 일종의 북경 포럼과 같은 형식을 띄울 것

같다. 즉, APEC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나아가서

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능력개발이 보다 결실을 맺도록 지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북경 인적자원개

발 포럼은 지금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인력 정책하고도 부합하는 측면이 강

하다. 중국은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른 취업력 신장

을 위한 인력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다음으로 브루나이 정상회의가 강조한 APEC 정책은 2010년까지 모든 회

원국들의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APEC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에 접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보 인프라 구축과

능력개발이다. 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의 투자, 대학·여타 전문

기관의 기술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01년의 북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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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회의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APEC은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증진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행동계획안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 기업과 민간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행동계획안에는 정보기술 시장 활성화, 전자상거래, 정보 인프라, 지식

및 기술개발, 그리고 인터넷에의 광범위한 접속을 촉진시킬 정책이 포함될

것이다. 2001년도는 APEC 각료회의와 고위회의 그리고 모든 실무그룹회의

가 이 과제 실행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정상회의는 청년층의 능력개발사업이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

였다. 정보기술은 학습과 교육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사의 질 향상과 건전한

교육경영을 증진시킬 범태평양 대학협회(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 iver sities) 주도의 원격학습 개발사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 발전은 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획기적이

다. 정상회의가 강조한 추가적인 능력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술개발 센타 네트워크 설립. 민간기업과의 공동

협력으로 설립하여 훈련수요와 기업을 지원할 훈련 프로그램 제공

2. 2001년에 전자상거래 및 서류 없는 무역에 관한 고위 심포지움 개최.

경제·기술협력과 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이 목적.

3. 기초교육, 학습사회에서의 정보기술 사용 강조와 같은 교육의 질 제고

를 위한 기존 사업들 지속

4. APEC 사이버 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사업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훈련

기관과의 접속이 주요 수단

5. APEC 청년 인터넷 봉사단 지속 강화. 정보 격차로 인한 취약 회원국

을 대상으로 정보, 연구, 여타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 활성화를 위

한 훈련제공이 목적

6.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 취업능력제고 위한 노력 지속. 급속한 기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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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연 노동시장의 불가피성 인식 하에 APEC 교육·훈련사업과 인적

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 강조

3. 우리 나라의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참여 현황

우리 나라의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 참여 현황은 실무그룹

회의 참석, 각종 프로젝트 참여, 실무그룹 회의 주최 또는 각종 세미나 개

최, 그리고 네트워크 조정자 또는 실무그룹 의장으로의 피선 등 영역에서의

활약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7월 1차 실무그룹회의 때부터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제1차 실무그룹 회의에는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

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일본 등 총 11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당

시에는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한국

은 제3차 회의인 1991년 2월 싱가포르 회의에서 경제발전 분야, 기업경영

분야, 산업기술 분야 등 세 분야 중 경제발전 분야의 간사국으로 선정되었

다. 이때 한국개발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브루나이는 4차 회의인 1991

년 7월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한국의 프로젝트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은 1991년 제4차 회의에

서 경제발전 분야 간사국으로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여

기에는 1992년 6. 25∼27 사이 서울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개발도상국

의 기술능력 향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

은 기업경영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를 캐나다

와 필리핀과 함께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고,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서 외국

원조의 역할 , 민간 분야 주도 개발 전략 을 타 회원국과 공동 연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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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 호주 칼인스에서 개최된 6차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한국이 경

제개발 분야 간사국이면서도 아직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

고 있는 사실을 많은 회원국들이 지적하였다. 그 동안, 1차 일본, 3차 싱가

포르, 4차 인도네시아, 5차 태국, 6차 호주에서 개최되었는데 대부분 회원국

들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 6차 회의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

고 있는 대외 협력사업 중 연수생 초청 사업을 활용하여 APEC 인력훈련

프로그램으로 제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을 당시 한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3대 네트워크 중 하나인 산업기술 네

트워크에 한국 연락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그동안 2차례 개최된

네트워크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당시 대표단은 KAIST의 적극적 참

여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1993년 7차 회의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은 외무부, 교육

부, 과기처의 관계 관료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을용 박사, 서울대학교의 곽

수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은 경제개발 네트워크 간사국으로서 경제

개발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간 교류 사

업을 제안하였으며, 추진 타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채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당시 실무그룹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제10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1993년 5월 8차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1994년

1월 9차 회의 종료 시점까지는 9차 회의 개최국인 캐나다가 실무그룹 의장

을 맡고 그 이후 10차 회의 종료 시점까지는 10차 회의 종료 시점까지는 10

차 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의장직을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캐나다

에 이어 필리핀이 맡다가 다시 캐나다가 맡은 후 1998년부터 2000년 4월 22

차 회의 종료 시점까지는 중국이 의장직을 맡았다.

또 제8차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간사국의 교체 문제도 논의하였다. 당시

경제개발 네트워크(N EDM)는 한국의 KDI가, 기업경영 네트워크(BMD)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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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기술개발 네트워크(H URDIT)는 호주가 맡고 있었다. 가급적 많은 회

원국의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3년을 임기로 교체하자는 원칙에 합의하였

다. 다만, N EDM (한국)과 BMD (일본)는 당시 임기가 1년 반 밖에 안되었으

므로 당분간 현재대로 계속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후임을 물색해 나가

기로 하였다.

제8차 회의에서 한국은 H URDIT를 통해 APEC 내 환경기술인력 개발 방

향 연구 및 연수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1994년 APEC 기금으로 사업이 추

진되도록 실무그룹 차원의 승인을 받았다.

1994년 1월 제9차 회의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었다. 캐나다는 제8차

회의에서 제의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는 연간 사업계획(ann u al

w orkp lan) 초안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다. 이것은 캐나다가 인적자

원개발 실무그룹에서 크게 공헌한 일로써 이후 매년 연간 사업계획이 만들

어지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1994년 제9차 회의 이후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참석에는 변

화가 일어난다. 직업훈련과 중소기업 발전이 중요한 사업 활동 영역으로 등

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노동부 산하 인력공단과 교육부가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인력공단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인

정받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의 연장선 상에서 2000년 9월 울

산에서 제1회 APEC 청년 기능 캠프도 개최하였다.

한국은 10차 실무그룹 회의를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

부터 파푸아 뉴기니가 처음으로 실무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회원국은 총

17개국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발전 문제가 APEC의 핵심

주제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에 관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기술 프로그램

정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이 경제개발 네트워크(N EDM) 간사국 역할(당시 조정자는 KDI 남상

우 박사)을 해오다가 필리핀으로 넘긴 것이 1995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

12차 회의였다. 한국은 제12차 회의에서 교육 포럼(EDFOR)을 통해 학교교

육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활용 방안 프로젝트를 APEC 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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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것을 승인 받았다. 동시에 인력공단에 의해 추진되었던 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설문지 응답 결과가 주 내용이었다.

1996년 1월 뉴질랜드 웰링톤에서 개최된 13차 회의가 한국과 관련성을 갖

는 사업은 미국이 한국과 더불어 추진하기로 한 APEC 교육재단 설립에 관

한 활동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APEC 교육재단은 현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산하에서 별도 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2001년부터 활발한 연구 지원

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PEC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을 보고하였다. 훈련교사들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

1997년까지 직업훈련정보 네트워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1997년 H RD 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

고 이 제의는 승인받았다.

1996년 6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한국은 1997년 인적자

원개발 장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진행 상

황도 보고하였다. 1997년 1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한국은 8개 회원

국의 참여 하에 훈련이 실시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직업정보교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1997년 5월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제16차 회의에서 한국은 서울 인적자

원개발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각 회원국의 연락책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

하고 주소 및 필요한 연락 사항을 받았다. 1998년 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7차 회의에서 한국은 1997년 9월 23-26일에 개최된 새로운 환경과

도전 하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제하의 제2차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당시 한국의 대통

령이 제안한 APEC 인적자원개발 대학 설립을 장기 검토 과제로 인식하였

고 APEC 청소년 기능 캠프 대회를 지지하였다.

1998년 6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18차 회의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

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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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기금으로 APEC 청소년 기능 캠프, APEC 회원국 간 개방학습 체제

에 관한 이질 문화간 비교, APEC 회원국 교수 교환 등 3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1999년 1월 칠레 센디에고에서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한국은 청년기능

캠프 준비 상황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1999년 5월 홍콩에서 개최된 20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제20차 회

의에서는 한국의 교육 거점으로서의 KDI 학교 프로젝트가 APEC 기금으로

추진될 것을 승인하였다.

2000년 1월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한국은 기존 5개의

네트워크에서 3개로 통합된 네트워크의 연락책이 능력개발 네트워크(CBN ,

Cap acity Bu ildin g N etw ork)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노동·사회보장 네트워

크(LSP, Labor an d Social Protection N etw ork)의 경우 노동부, 교육네트워

크 (EDN ET, Edu cation N etw ork)의 경우 교육부로 결정되었다. 한국은 기

능·기술 개발 사업이 당초 LSP로 분류되었으나 CBN 으로 옮겨 줄 것을 설

득하여 관철시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정우 국제협력실장이 자원하여 CBN

의 구조조정 작업반(Restru ctu rin g Task Force)에 참가하였다. APEC 여성

자문그룹 의장인 이화여대 장필화 교수는 APEC 여성자문그룹의 설립에 대

해 설명하고, 여성들의 APEC 활동 참여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임을 강

조하였다. 한국은 또한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APEC 포럼과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전자 교육(e-edu cation)에 대해 설명하

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낸 보고서를 통해 차기 실무그룹

의장 후보를 한국 정부가 낼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

은 APEC 정보통신기술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APEC 기금과

자체기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0년 4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22차 회의에서 한국은 제1회 APEC

청소년 기능 캠프 대회가 2000년 9월 22-25일, 울산에서 개최되며 회원국 대

부분이 참가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한국의 한국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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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원 연구본부장 이정택 박사가 한국 정부에 의해 차기 실무그룹 의장

으로 후보 추천되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장

직은 제22차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양되어 약 2년 6개월간 의장직이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는 제1회 APEC 청소년 기능 캠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국 대표단의 노력이 있었다. 그

리고 2000년 3월 APEC 서울 포럼에서 강조된 APEC 사이버 교육 협력 사

업이 APEC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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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프로젝트 운용 절차

이 장에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APEC

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다룬다. 여기서

논의되는 프로젝트 운용 절차는 비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PEC의 모든 포럼의 프로젝트에 똑같이 규정되는 것이다. 이

내용은 APEC 프로젝트 지침(APEC Project Gu id ance) 21)으로 2000년 8월

개정된 제4판이다.

APEC의 중앙기금은, 행정기금, 운영기금, TILF(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

진) 특별기금으로 구성되고,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된다. APEC 행정기금은 APEC 사무국의 유지비, 예를 들어 스태

프나,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APEC 운영기금으로는

APEC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APEC TILF 특별기금은

정상회의나 각료회의의 지시사항 또는 오사카 행동지침과 관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하여 계획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그 운영은 APEC 운영기금 절차와 비슷하다.

<표 Ⅴ- 1> APEC 프로젝트 일정표

내 용 일 정

평가, 승인 및 우선 순위를 받기 위하여 관련된
APEC 포럼에 프로젝트 계획안(운영기금 및 TILF
특별기금 모두에 대해)을 제출하고자 하는 책임자
는, 코멘트를 받기 위해 APEC 사무국에 사본을
제출한다.

4/ 5월 이전

(계속)

21) 부록C에 전문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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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 APEC 프로젝트 일정(계속)

내 용 일 정

프로젝트 계획안에 대한 평가, 승인, 등급 판정 4/ 5월

의장단(Chair/ Lead Shepherd)이 승인하고 등급판

정을 내린 계획안을 워드프로세스 화일로 APEC

사무국에 제출(MS Word 6.0)

보통 6월 말*

APEC 사무국은 마감일까지 수령된 모든 프로젝트

들을 취합하여, BMC 회의에서 논의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BMC 웹사이트(BMC 회원국만 접근 가

능)에 공시한다.

BMC는 APEC의 차년도 전체

예산(프로젝트 재정지원 포함)

을 승인하기 위해 7/ 8월경에

회의를 갖는다.*
SOM은 BMC가 추천한 차기 연도 APEC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9월*

장관들은 SOM이 제창한 권고를 검토한다. 11월*

APEC 사무국이 승인된 프로젝트의 책임자에게 통

보한다.
차기 연도 1월 이전

승인된 운영계정 프로젝트의 수행이 개시되고 중
간보고서 제출

차기 연도 1월 이후

TILF특별계정의 지원을 APEC 사무국에 이전한다.

비용을 발생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APEC 사무국
은 승인된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의 책임자에게
통보한다(BMC에 의해 명시된 우선적 승인 및 예
산의 가용성에 따라, 긴급한 프로젝트는 1월에 개
시될 수 있다).

차기 연도 4/ 5월

책임자/ 지명인이 프로젝트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
음을 인증하고, 평가보고서 제출

해당 프로젝트 완료시

승인된 기금의 지급

승인 이후 2회계년 이내에(예
컨대, 2000년 프로젝트 HRD
05/ 2000은 2001년 12월 31일까
지 모든 지급을 반드시 완료한
다)

주 : * 으로 표시된 일정들은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BMC 회의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APEC 사무국의 웹사이트 http :/ / www.apecsec.org.sg/
에서 확인할 수 있음. 프로젝트 계획안, 중간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그리고
기타의 문건들이 BMC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는 마감일도 사전에 APEC 포
럼에 공고됨.

자료: APE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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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기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의 발의, 승인, 수행 일정은 위의 <표

Ⅴ-1>에 나와 있는 일정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표는 보통 11월에 열리

는 각료회의의 승인 스케쥴과 APEC의 회계년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다.

한편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서는 200년부터 중앙기금을 지원 받

는 사업의 경우는 최소 참가국 수를 현재 3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렸고, 자

체 예산 사업의 경우 종전과 같은 3개국으로 유지하였다.

1. 프로젝트 계획안 제출

APEC 포럼에 프로젝트 계획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4∼5월 이전에

APEC 계획안 사본을 APEC 사무국에 제출하면, 의장단은 4∼5월에 이 계획

안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승인을 내린다. 이렇게 승인된 계획안을 프로젝트

책임자는 다시 APEC 사무국에 제출하는데, APEC 사무국은 보통 6월말까지

계획안을 모두 취합한다. 취합된 계획안은 7∼8월경 열리는 BM C(예산·행

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후에 9월에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에 보고된다.

고위관리회의는 BMC가 추천한 프로젝트 계획안과 차기년도 예산안을 검토

하고, 11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 보고하면, 프로젝트는 각료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APEC 사무국은 차

기년 1월 이전에 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차기년 1월부터 프로젝트를 수

행하게 된다.

APEC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APEC 프로젝트 제안

자들은 가능한 자체조달기금(self-fu n d in g)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APEC 운영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비는

당해 회계 연도 APEC 운영자금 예산의 총 15%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프

로젝트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총 운영자금이 2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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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라면, 어떠한 APEC 포럼도 2001년 7월 BM C 심의에 2002년 계획안으로

3십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15 % 한도는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이 다년간에 걸

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먼저 각 포럼이 매년 재정 지원이 필요

한가를 검토하고 각 회계 연도에 필요한 재정 지원액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다년 간 첫 해의 재정만이 승인되고 차기 연도의 재정

에 대해서는 신규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MC는 보통 매년 2∼3월과 7∼8월에 한 차례씩 매년 2회의 회의를 갖는

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7/ 8월 회의에서 논의한다. 단, 긴급 프로젝트에 대

해서는 2/ 3월 회의나 상황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논의한다. 긴급 프로젝

트에 해당하는 조건은, APEC 각료회의나 정상회의에서 특별히 지시된 프로

젝트와 시기적으로 민감한 프로젝트로, BM C가 7/ 8월 회의에서 예산을 심의

하기 전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프로젝트 또는 즉시 실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이 해당한

다. 사업 책임자가 긴급 프로젝트로 고려되기를 원하면, 긴급함 에 대한 타

당성이 제시해야 한다. BMC는 전체 비용 2만 달러 내에서 긴급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BMC의 추천과 고위

관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계획안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간략하고 정확한 요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부록C의 An nex A 참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프로젝트 계획안은 표지를 포함하여 A4 용지 10매 이내이어야 한다. 프로젝

트 계획안은 프로젝트 설계와 실무그룹/ 위원회의 업무사항 등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이

고, 후자는 이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해당 실무그룹이나 위원회가

어떠한 감독 활동을 수행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젝트 설계 부분만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 및 연구

결과를 책임지는 연구 집단이나 위원회를 밝혀야 한다. 나아가 프로젝트의

목적, 정상회의나 각료회의의 지시사항이나 기타 활동 지침에 얼마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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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또 TILF 특별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 프로젝트가 APEC 무역·투

자 자유화 및 촉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도 서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또는 APEC

가치 기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부각시킨다. 다음으로는 수행 방법,

예산 등과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정량

적·정성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TILF 프로젝트가 아닌 Ecotech 프로젝트 계획안들은 1999년 9월

오클랜드에서 인준된 경제기술협력(Ecotech) 평가 기준(Weightin gs Matrix)

을 참고하여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각 실무그룹과 위원회에서는 제출

되는 프로젝트 계획안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모든 포럼

은 프로젝트 계획안 지침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자

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또한 분명하고 구체화된 예산과 함께 제시되도록 해

야 한다.

또한 APEC 포럼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계획안이 BM C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계획안을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승인한 후 프로젝트에 대한 등급 판정

을 해야 한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BMC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계획안들에게 랭킹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BMC에

제출할 때에는 관련 APEC 포럼에서 평가하고 코멘트한 바를 첨부해야 한

다. 이 때 각 포럼들은 APEC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 (부록C의 Annex B 참

조)에 따라 평가하면 된다. 특히 각 포럼은 어떤 계획안이 규정된 APEC 평

가 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TILF 특별기금 프

로젝트에 대해서는 TILF 기금: 절차와 허용 가능한 경비(부록C의 An nex C

참조) 를 고려해야 한다. 2000년 7월 BMC 회의에서는 앞으로 각 포럼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 계획안들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TILF 특별기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오사카 행동지침의 제1편의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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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행동지침 제2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그 계획안이 정상들 혹은 장관들의 훈령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강조되면 좋다.

과거에는 제출 마감일 이후에 계획안이 제출되거나 또는 최종본이 제출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에 BMC는 프로젝트 계획안 최종본이

반드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또 최종본 제출 이후 내용 변경이 없

도록 각 포럼에 요청하였다.

2. 프로젝트 실행

어떤 프로젝트가 APEC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로서 필요한 모든 승인

을 획득하였을 때, APEC 사무국은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다. 그리고 승인된 프로그램의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프로젝트 책임자

와 행·재정 규칙을 부과하는 APEC 사무국이 진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실행 단계 이전과 실행 과정에

서 예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허용 불가능한 경비나 예산 초과 등이 발생

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APEC 사무국과 긴밀한 연락 관계

를 유지한 채 진행하여야 한다. APEC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점검표를 활용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부록C의 Annex E 참조). 부분적으로 APEC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부터 지원 받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APEC 기금을 사

용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APEC 재정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이

는 APEC 재원에 한해서 일뿐 APEC 재원이 아닌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

한편 APEC 사무국의 부서장들(Director s)은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프

로젝트 책임자들을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

트 책임자 혹은 감독자는 이들 APEC 사무국에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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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 사용에 있

어서 사용 가능한 비용인지 그리고 승인된 예산에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하

여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APEC 사무국

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다. 계약, 여행자의 사업 그리고 선금 지급 협약

등은 최소한 5일 전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BM C에서는 책임자의 태만으

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을 거부하고, 또

사무국은 이를 BMC에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BM C에 제출한 일정표에 가급적 근접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면 APEC 사무국에 먼저 보고

하고 중간 보고서에서 BM C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급 마감일의

연기 신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이든 현존 마감

일이 정한 날짜로부터 한달 이전이어야 한다. 연기 신청은, BMC의 심의를

위해 타당한 근거를 갖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발의하고, 해당 포럼의 의장도

서명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정해진 일정이나 APEC 사무국

이 요구한 것보다 심각하게 지체되어 프로젝트 책임자가 어떠한 수행 결과

도 제시할 수 없다면, APEC 사무국은 현 상황과 재정 지원을 원래의 지급

마감일보다 앞서 취소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BMC에 보고한다.

중간 보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는가를 살펴

보고, 또 그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자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

고, BM C 회의 이전에 포럼의 의장이나 프로젝트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

다.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횟수는 프로젝트 수행기관과 집중도에 달려 있

다. 예를 들어 3년 기한의 프로젝트는 1년에 4번 3개월마다 중간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가 필요한 반면, 6개월 프로젝트는 매달 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중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구체적 직

무와 결과물을 포함하여 과거 보고 기간에 걸쳐 성취한 업적, 둘째, 사업 진

행 중 직면했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셋째, 현재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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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예상되는 장애 요인과 이에 부합하는 계획이나 예산 조정을 포함하

는 다음 보고 기간에 대한 예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프로젝트 완료 및 평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프로젝트 책임자나 감독자는 APEC 사무

국에 전자우편, 팩스 혹은 우편 등을 통해 통고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는, 먼저 무역투자위원회(CTI)의

하위 포럼들을 포함하여 모든 APEC 포럼에서 둘 또는 셋의 회원국들로 구

성된 소그룹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는다(평가 보고서는 부록C의 An nex F3

참조). 때때로 평가 소그룹들은 참가자 목록 또는 최종 결과와 함께 그들의

조사 결과를 BMC에 제출하기 전에 의장의 코멘트를 받는다. 그리고 프로젝

트의 최종 결과물이 출판물이나 기타 노트, 훈련 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등인 경우에는, 최소한 5부의 실물본(h ard cop y)과 전자물(electronic cop y)

2부가 해당 감독자를 통해 APEC 사무국 도서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한편 BM C는 본 회의에 앞서 APEC 포럼들의 보고서를 원활히 모니터하

고 평가하기 위하여 7개의 소그룹(sm all grou p )을 구성한다. BM C의 소그룹

은 APEC 포럼의 소그룹이 보내온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자신들의 소견

을 덧붙여 BMC 본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게 한다. 만일 BMC 소그룹의 프로

젝트가 보고 지침(시간틀, 완결성, 표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BM C 소그룹은 이 사실을 BMC 본회에 보고한다.

BMC 본회는 BMC 소그룹의 조언에 기초하여, 위반의 존재 여부 및 그

책임 소재(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감독한 회원국, 포럼 소그룹, 또는 의장

등)를 결정한다. 그리고 BM C 의장은 해당 포럼에게 즉각적인 시정과 SOM

에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고 편지를 발송한다. 해당 포럼이 위의 요구를 충

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BMC는 다음 회의에서, 그 포럼에게는 차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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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나 또는 문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치유될 때까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범주, 즉 APEC의 가치 기준, 프

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결과들의 배포, 예산 등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적이고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고 사항

에 해당한다.

APEC의 가치 기준은 APEC 정상들과 장관들의 요구에 기초하였는가의

여부로서 이것의 판단은 오로지 SOM 및 산하 위원회, 그리고 BMC에게만

주어져 있다. APEC의 가치 기준은 ① 정상들 및 장관들의 선언, 특히 보고

르 선언에 의해 정초된 우선 순위에 직접적으로 상응하여야 한다. ② 실무

그룹 혹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그 실무그룹 혹은 위원회의 수정된 비

전 성명, 정책 성명,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 등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이다. ③

많은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④ 기업/ 민간 부문 및

비정부기관과 여성의 참여를 고무하여야 한다. ⑤ 동일 분야에서 비슷한 사

업이 다른 맥락에서 이미 수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APEC 가치 기준들이 부

가되어야 한다. ⑥ 지속될 수 있는 발전을 달성함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⑦ Ecotech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고도로 집중적

이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 1996년 Ecotech에 관한 마닐라선언' (1996

Manila Declaration on Ecotech)에 나열된 목록에서 하나 혹은 6순위들 이상

을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APEC 프로젝트들과 중복되서는 안된다. 그

리고 목적, 기획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22)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프로젝트 설계 부분이다. 이것은 얼

마나 프로젝트 요구 조건을 충족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데, 다음과 같은

9가지의 항목을 포함한다. ① 프로젝트의 목적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 ②

22) 부록C의 Annex B1에서 볼 수 있는 바, 1998년 6월 SOM이 승인한 APEC
Ecotech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지침(Guidence on Strengthening Management
of APEC Ecotech Activities)처럼 정교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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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결과물로부터 편익을 얻고자 하는 회원국 기관들에 대한 명시,

③ 프로젝트 방법에 대한 간략한 기술, ④ 연구 결과와 그것과 연관된 결과

들(associated ou tp u t), ⑤ 항목화된 예산의 타당성, ⑥ 프로젝트의 각 구성

요소들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표, ⑦ APEC 재정 지원액의 변화 상태를 나타

내는 일정표, ⑧ 프로젝트 계획이 APEC 또는 다른 조직에서 관장하는 관련

프로젝트들 혹은 그것들 간의 결합에 대한 기여를 인지하고 있는가의 여부,

⑨ 특정 프로젝트 및 그 결과물들의 배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그

룹 혹은 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등이다.

세 번째 기준은 프로젝트 결과물의 간행, 발표, 배포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들은, 프로젝트의 결과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였

을 때 가장 유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분류된 것이다.

① 각 프로젝트들은 각자 적당한 방식으로 그 결과물들의 간행과 배포를 위

해 예산으로 뒷받침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계획들은 (a) 형태(예:

최종 보고서, 협의회 의사록, 매뉴얼, 사례 연구,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상태 보고), (b) 양식(실물, 전자물 그리고/ 혹은 비디오), (c) 준비될 수량 등

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물론 최종 결과물은 APEC의 간

행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간행 및 배포를 위한 각 계획은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일반 매체 혹은 전문 매체에 브리핑하기 위한 발표 계

획을 수반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특히 최종 결과물의 판매 혹은 기타 배

포 촉진책을 포함하면 좋다.

프로젝트 평가 기준의 마지막 기준은 예산이다. 이는 APEC에 의해 재정

지원된 프로젝트가 SOM이 승인한 지침을 따랐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

이다. 그리고 특정 항목을 위한 비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포함

된다.

APEC 프로젝트 평가 순서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Ⅴ-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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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세미나, 심포지움, 또는 단기 훈련과정이라면, 프로젝

트 책임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에게 설문지

를 보낸다.

↓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참가자들은 작성한 설문지를 프로

젝트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완료 2주 내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

여, 설문지, 참가자 명단, (그리고 또는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를 위

한 최종 결과물)과 함께 담당 소그룹에게 보낸다.

↓

소그룹은 프로젝트 책임자들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한 후 4주

이내에, 동 보고서에 코멘트를 기입하여, 참가자 목록, 최종 결과

물들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

↓

의장은 소그룹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한 후 2주 내에, 코멘트

한 동 보고서를 참가자 목록, 최종 결과물들과 함께 APEC 사무국

을 통해 BMC에 제출한다.

[그림 Ⅴ- 1] APEC 프로젝트 평가 순서도

이상으로 APEC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인 APEC 청소년 기능캠프와

APEC 직업훈련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 APEC 서울 포럼에서

APEC 국가간 사이버 교육 협력사업 을 제안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 6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22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차회의에서 EDN ET

(교육네트워크)에 제출되어 태국, 싱가포르가 제안한 사업과 함께 APEC 인

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중앙기금을 지원 받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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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신규 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2002년까지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

장을 수행하는 등 실무그룹 내에서 높아진 위상을 고려한다면, 비단 우리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 상

황을 감안한 사업들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보

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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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성화 방안과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1.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태동 단계에서부터 APEC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경제개발 및 정책, 기업경

영 및 산업기술 분야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

다. 그러다가 해를 거듭하면서 교육과 훈련 쪽으로 특화되고 전문화되는 경

향을 보였다. 조직 구성과 활동 방식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한

편으로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APEC 실무그룹 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중심으로 범 실무그룹 간

에 그리고 고위관료회의(SOM) 및 각료회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강

구가 이루어져 왔다.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은 9개의 다른 실무그룹에 비해 참여 규모

와 협력사업 규모면에서 제일 큰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면서도 자

체적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과 민주성을 추구하는 작업을 게

을리 하지 않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

력사업의 방향을 조율해 가는 유연한 활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근 브루나이 각료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차원을 넘어 APEC 차원

에서 인적자원개발 추진을 결정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으로서는 새

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범 APEC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상회의 및 각료

회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입장에서는 실무그룹의 정체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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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앞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듯이 브루나이 인적자원개발 이니셔티브 보고

서에 의하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의 4분

의 3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아닌 APEC 내 다른 실무그룹에서 행해졌

으며, APEC 내에서 인적자원개발 협력사업들에 관한 보고 및 상호 조정이

정상회의, 각료회의,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은 향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풀어야 할 해결 과제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APEC 내부로부터의 도전은 APEC 외부로부터의 도전

에 비하면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APEC 성격상 공동체 추구

의 정신에 입각해서 회원국 모두의 노력으로 상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이다. 경제적으로 회원국

간 격차가 심하고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하고 균등하며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이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강구해야 할 협력사업 활성

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참여 방안 강구이다.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다

는 것은 곧 시장 메커니즘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메커니즘은

곧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하고 투자 효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APEC은 전원 합의제에 의한 모든 회원국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즉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참

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가치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APEC의

이념인 민주성에 위배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강

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21세기 APEC 역내 능력개발의 성공 여부는 정부, 기업,

교육훈련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기

업은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므

로 정보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정보기술 영역에 있어서 기업 참여를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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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상업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마련하는 것이 민간 참여 촉

구의 전제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APEC의 시장 원리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전략이 회원국의 문화적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적 특성들이 보존되면서 개인의 능력개발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컨대, 어떤 회원국은 그들의 전통 문화가 선진국 문화상품 개발 전략과 연

결되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과 단순히 민간기업의 투입으로

이윤 극대화 전략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

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문화 유지 및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지

만, 후자의 경우는 문화 파괴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상품 제조 비용

의 절감을 위해 표준화에 의한 대량 생산이 필수이기에, 이는 곧 문화적 특

성의 훼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적

용해 본다면, 인적자원개발이란 곧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문화

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시아와

같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가진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얻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결국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추구해야 할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다양성의 추구라고 본다. 정부, 민간(기업,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 국제전문

기구 간의 연계를 지역사회(com m u nity)로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지역적 특

성을 살리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최근의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서 뉴질랜드가 제안한

원주민들의 능력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적극적 지지를 얻지 못했던 사실을 매

우 아쉽게 생각한다. 원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 문제는 그들이 속해 있는 회

원국을 제외하면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문화적 다양성 원리를 적용한

다면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같이 리스트에 올려놓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

여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매년 주어진 APEC 중앙기금의

일정액을 떼어 최소한 한 건 정도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문화적 특성을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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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등의 선택이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본다. 이는 문화적으로 다양하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아시아 소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것이다.

넷째, 1990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출범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협력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소수 몇몇 회원국의 주도 아래 대부분의 회원

국들이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형태를 취해 왔다. 캐나다, 호주, 미국, 그리

고 뉴질랜드 등 선진국이 이러한 선도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을 감안하여 볼 때 우선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대열에서 자신들의 주

장을 제약 없이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사

소통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수립, 실행전략 추구, 평가,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을

가진 이들 선진국들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쉽게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회원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활동 원리를 공동체 형

성 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차

총회에 참석한 경험으로 보면 위의 선진국들은 자기들 주장의 관철을 위한

설득력, 회원국 지지 동원력, 정보력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영어

가 능통하여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몇몇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

기도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

극적 참여가 떨어진다. 이들 뒤쳐져 있는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제안 능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브루나이가 제안한 브루나이 인적자원개발 이니셔티브 보

고서에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외 다른 실무그룹에서 인적자원개발을 담

당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차기 멕시코 대회에 참여

시켜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차원이 아닌 APEC 전체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관한 능력개발 구축 보고서를 만들어 정상회담과 각료회의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실무그룹에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대표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들의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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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산업과학 및 기술, 해양자원 보존, 에너지, 정보통신, 수산, 관광, 수송,

중소기업, 농업기술 협력 등 분야와 관심사가 전혀 다른 이질 집단끼리 불

과 3∼4일의 짧은 기간에 함께 모여 APEC 전체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관한

능력개발 구축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브루나이의 제안에 대하여 21개 회원국들의 활발한 논의가 2001년 4월 멕시

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에서 전개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자의 의견으

로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세워 나가는데 있

어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실무그룹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협력

사업들의 상호 조정을 위한 조직 체계의 개선보다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의 평가의 강화하고 프로젝트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전반적인 프로젝

트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10년 동안 APEC 내 수많

은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어떤 프로젝트들

은 세미나 개최만으로 참가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그 결과로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하여 논

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남기는 것으로 종결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효

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이상과 같은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이 우리 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상회의, 각료

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회의 등의 준비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둘째, 실무그룹회의 과정에의 적극적 인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회의 준비 과정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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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폭 넓고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는 고위관리회의, 각료회의, 정상회의는 외교통상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

고, 분야별 각료회의와 실무그룹 회의는 관련 부처에서 준비하는 형식을 취

해 왔다. 이러한 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참여와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APEC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듯이

이 과정에도 민간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민간 부문이 참

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폭 넓은 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본 연

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전문성과 관심을 지닌 기업, 대학, 교육·훈련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동시에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기관에게 정부

의 방침을 알리고, 보완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들에 의해 지적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란 예

컨대, 특정 년도의 각료회의 주제의 선정,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 결정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각 회의가 끝난 후에는 의결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후속조치와 차기 회

의 준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한다. 이 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업, 대학, 교

육·훈련기관, 관련 연구기관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정부

는 그들의 참여가 더욱 장려되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준비와 참여 과정에서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 공무

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 보직에 따른 불이

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직 순환에 따른 인센티브에 상응한 혜택이 어떤 형태

로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똑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들은 몇 년을 두고 일정하기 때문에 회원국간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

인 대인 관계 형성도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실무그룹 차원에서의 적극적 참여 방안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APEC 활동 초창기인 1990년대 초에는 우리 나라가 매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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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을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 감이 있다.

초창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참석하였으며 주로 경제발전 영

역에서 우리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나라의

주관심사가 직업훈련으로 바뀌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주도적인 참여가 적어

졌으며, 더불어 주무부처도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노동부로 바뀌면서 간사

기능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APEC에 참여하는 우리 나라

의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내에서도 직업훈련 프로젝트 외에는 별다른 공헌

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21차 일본 삿포로 회의서부터 노동부가 적극적인

발언과 활동을 하였고, 이때 노동부 대표가 우리 나라에서 차기 실무그룹의

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여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가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에서 적극적 활동

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우리 나라에서 APEC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외

교통상부의 관심과 열의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외

교통상부가 적극성을 보이면 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에의 관심이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대표단의 준비는 우리 나라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국한된 경향을 보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나라가 차지하는 위

치에 걸맞게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향후 진로와 현재 진행 중인 타 회원국 주도의 협력사업들에 대

해서도 적극적인 발언과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구사력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아야 하고 실질적인 주

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회의 참석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

회의 때마다 참석자가 바뀌어서는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인

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형식적인 준비 회의에 그치지

않고 2∼3회 정도의 실무회의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참여 증진 방안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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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관한 중추적인 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APEC 인

적자원개발 실무그룹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정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많은 경험을 가진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캐

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 회원국들은 정부와 대학의 전문가

들이 오랫동안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과의 정보 교류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나

라 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활동의 우리 나라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참석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세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집중하여 사전 준비

를 철저히 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상의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먼저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및 APEC 회원국들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적극

홍보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 공동 프로젝트

실행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동시에 APEC 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

가들과의 인적·학술 정보 교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통용될 범 아시아·

태평양 표준 자격 기준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제휴하여 교육-훈련-자격-평가를 연계하는 장기적이고

방대한 작업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서 자격 기준의 표준화 작업을 관심 있

는 회원국들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들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에서 지

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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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에 우리 나라는 많은 국제기구에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 등 재

정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전문가들을 상

임으로 배출하고 있는 정도다. 일본만 해도 이미 국제기구에 그들의 전문가

들이 상임으로 참석하고 있는 수는 매우 많다. 국제기구에서 이미 그들만의

전문 인력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와 같이 후발 주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국제기구의 전문직을 차지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 나라 전문직

들이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OECD와 같은 선진국 주도 국제기구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이

주도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가 주도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일본만 해도 매년

열심히 참여하고 인력 파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유럽 주도의 판세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APEC은 사정이 다르다. 아시아가 주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우리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며 직업훈련 분야는 거의 독보적이다.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 점에 착안하여 장기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적자

원개발 실무그룹 회의부터 참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우

리 나라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APEC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PEC과 관련된 정부 내 부처로는 외교통

상부, 교육부, 노동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주무 부처로서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APEC 관련 정

례 모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APEC의 인적자원개발 사업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들을 시행하는 국내의 전문가그룹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APEC

인적자원개발 관련 개별 사업들은 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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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 부처가 되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

로 사업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문가 그룹 회의에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여 참여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당장은 각 개별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와 같은

사업 참여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련 사업들의

조정과 정보 교류를 위한 연결망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이 되어 2001년에 APEC 인적자원

개발 실무그룹의 신규 사업으로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물

론 제출된 모든 프로젝트들이 APEC의 중앙기금을 지원 받는 것은 아니지

만, 치밀한 준비와 함께 현재 우리 나라가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

장직을 수행하는 등 실무그룹 내에서 높아진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는 충분

히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APEC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

교통상부, 교육부, 노동부 등과의 밀접한 협의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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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Sum mary

This research p roject is focu sed on th e H RDWG (H u m an Resou 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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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men t W orkin g Grou p ), one of the nine Workin g Grou p s existin g

in APEC (Asia-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sin ce 1990. It w ill exp lore

in v ariou s areas th e p resent situ ation th e h u m an resou rce d evelop m ent is

in , an d its significance for Korea' s hu m an resou rce d evelop m ent .

H RD is ackn ow led ged as one of th e key areas w h ere p artn ership

p rojects are takin g p lace, an d is bein g p rogressed in w ide sp ectru m

w ith in APEC bu t in Korea system atic an d an alytical research h as still n ot

been accom p lish ed . Moreover, w ith the establishm ent of Dep u ty Prime

Min ister of Ed u cation·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 arou n d the corner,

th e u n d erstan din g of APEC organ ization an d H RDWG an d its p roject

tren d s is ever m ore im p ortan t bu t still lacks any sy stem atic su m m ary of

existin g reference m aterials for fu rther u n d erstan d in g.

Therefore this research p ap er w ill ou tline hu m an resou rce d evelop m ent

related activities in APEC an d significance of th em for Korea s hu m an

resou rce develop men t . Fu rtherm ore, it w ill su ggest p olicies th at cou ld

enh an ce APEC H RDWG to p lay a m ore active role an d th ose th at cou ld

help facilitate Korea to p articip ate in the APEC H RDWG activities.

2. Research Meth odology

To exp lore the APEC H RDWG's activities an d p resent situ ation s, th is

research p ap er investigated d ocu m ents, p articip ated ad visory meetin gs,

an d h ad con su ltation s to collect an d an alyze the research m aterials to

p rovide w ith ad equ ate p olicies. APEC Ministerial Meetin gs

joint-statem ents, action p lan s, directives, su m m ary conclu sion s of p 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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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H RDWG m eetin gs, other APEC fora m eetin gs, an d sp ecialists in

APEC H RD aren a in Korea, w ere all resou rces to accom p lish this

research . The follow in g is th e referen ces u sed for this research .

As th e first step , research related to APEC, an d resou rces p u blish ed

from th e Min istry of Foreign Affair s an d Trade, Ministry of Labou r, an d

Min istry of Edu cation w ere all u sed as referen ce m aterials. Secon d ly,

APEC H RDWG related resou rces su ch as all of the p ast 22 H RDWG

m eetin g su m m ary conclu sion s an d w orkp lan s w ere u tilized . Th ird ly,

p roject d irectives an d m an agem ent regu lation s p u blished from th e APEC

Secretariat an d APEC H RDWG w ere an alyzed .

N ext, both form al an d in form al m eetin gs w ith APEC Secretariat

p ersonn el an d p eop le w h o p articip ated in APEC conferences w ere

con su lted . Also governm en t officials in ch arge of APEC intern ation al

coop eration in Min istry of Foreign Affair s an d Trade, Ministry of Labor,

an d Min istry of Ed u cation w ere inqu ired for APEC H RD's p rosp ects an d

intention s.

3. Research Content

This research focu ses to grasp the overall p ictu re of APEC H RD, an d

th e rou te APEC H RD p rojects took to be develop ed, an d at the sam e

time tries to u p grade APEC H RD' s u n d erstan d in g in Korea. A ssistin g the

Korean Govern m ent establish an ad equ ate p olicy for Korea' s active

hu m an resou rce d evelop m ent is also an other p u rp ose for th is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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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 ap ter 2, the ou tline of APEC is disp layed to help better u nderstan d

APEC organ ization as a w h ole . It exp lain s h ow the econ omic coop eration

betw een Asia-Pacific cou ntries h ad taken p lace du rin g the p re-APEC era,

an d h ow th ese activities becam e the backgrou n d for the establishm en t of

APEC. In ad dition, APEC' s organization al featu res, cu rrent m ajor

p rojects an d Korea' s p articip ation in APEC, are all briefly elaborated in

th e ou tlin e .

In ch apter 3, APEC H RD Ministerial Meetin g' s activities w ere examined .

H RD Ministerial Meetin gs h ave su ch significance th at it p rovid es the

direction s an d the p rincip le' s for APEC H RDWG activities. There w ere

u p to three Ministerial meetin gs an d th e fou rth w ill be takin g p lace in

Jap an in 2001. APEC H RD Ministers' h ave con tin u ou sly em p h asized

p olicies on the exp an sion of labou r m arket an alysis, exten sion of Sm all

an d Med iu m Enterp rises (SME) role, w ork-ed u cation linkage, an d the

p u su it of hu m an resou rces d evelop m ent th rou gh p articip ation am on g the

p u blic, p rivate, an d labou r-m an agem en t .

In ch ap ter 4, APEC H RDWG' s activities w ere introdu ced an d its chief

con cerned issu es an d tren d s w ere an alyzed . APEC H RDWG w h ich w as

established in 1990, is kn ow n to be the m ost active w orkin g grou p

w ith in APEC. In the begin nin g, it con sisted of five n etw orks; N etw ork

for Econ om ic Develop m en t (N EDM), Bu sin ess Man agemen t N etw ork

(BMN ), In du strial Tech n ology N etw ork (H URDIT), Edu cation Foru m

(EdFor), an d Labou r Market Inform ation (LMI), bu t from year 2000 it

w as restru ctu red into th ree n etw orks for m ore efficien cy in op eration,

w hich is the Edu cation N etw ork (EDN ET), Cap acity Bu ildin g N etw ork

(CBN ), an d the Labou r an d Social Protection N etw ork (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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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H RDWG activities can be exam in ed in three p h ases: p eriod of

form ation , p roject p rogression, an d stru ctu ral reform s. In 1990 to 1994 it

can be seen as th e form ation p eriod w h ere APEC H RDWG econ om ies

focu sed on d iscu ssion of selection of the target areas an d im p lem entation

for coop eration activities need ed for m ember econ om ies' 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 . Du rin g this p eriod H RDWG concentrated on p artner ship

projects th at cou ld enh ance econ omic developm ent an d p olicy form ulation,

bu siness m an agemen t, an d in du strial techn ology for fu tu re h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 .

The secon d p h ase, p roject p rogression p eriod (1995-1999) w as in itiated

w ith a direction an d fram ew ork set u p w hen the '94 Jakarta Ministerial

Meetin g ad op ted "Declaration on a H u m an Resou rces Develop men t

Fram ew ork for th e A sia 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 an d the Leaders'

an d Ministers' Meetin g ap p roved th e N ov . '95 O saka Action Agen d a.

With the Declaration Fram ew ork an d Osaka Action Agen d a, H RDWG

established con crete p roject objectives an d p olicies to im p lem en t the

p rincip les. From '94, Ann u al Workp lan s w ere also com p osed to m onitor

p rojects m ore efficiently .

In the th ird p h ase w hich is the stru ctu ral reform ation p eriod, H RDWG

u n d erw ent stru ctu ral an d organization al reform ation . This ch an ge is n ot

yet com p leted an d still in p rocess. Th e biggest ch an ge w as th e

restru ctu rin g of the netw orks from five to three, an d th e cu rtailm en t of

th e nu m ber of ann u al m eetin g from tw o to one. In ad d ition , it

highligh ted the n eed for 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 to be d ealt n ot

only in w orkin g grou p s bu t in the w h ole of APEC an d n oted im p orta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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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 e p articip ation of p riv ate enterp rises an d n on -govern m ent

organ ization s as cru cial for fu tu re p rosp ects.

Korea' s APEC H RD p articip ation is p ortr ayed in variou s areas su ch as

m eetin g p articip ation, joint p rojects, sp on sorin g w orkin g grou p m eetin gs

an d sem in ars, an d n om in ation as the netw ork coordin ator s an d the Lead

Shep herd .

In ch ap ter five, the research p ap er introd u ces the p roced u re an d the

p rocess p rojects take in order to be en d orsed . Fir st, the selection p rocess

th e join t-p rojects h ave to u n dergo, an d th e p roced u re of en d orsem en t

p roject p rop osals go th rou gh for APEC fu n d u se, w as review ed .

4. Policy Suggestions

Policy su ggestion s w ere m ain ly m ade in tw o d irection s. To exp lore

w ay s th at w ou ld enh ance APEC H RDWG' s coop erative p rojects an d th e

significance of APEC H RDWG activities in Korea .

As the first step, cooperative program s H RDWG sh ould further un dertake

is p rop osed in th e follow in g p aragrap h s.

Firstly, APEC H RDWG sh ou ld fin d w ays h ow p riv ate sector s an d

n on-govern men tal organ ization s can actively take p art in . Private sectors'

inv olvem en t m ean s th at m arket m ech anism is secu red in the p rocess.

Ap p lyin g m arket m ech anism p resu p p oses m arket com p etitiven ess an d

efficien cy in in vestm en t . H ow ever, APEC ten d s to regard dem ocrac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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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 cy sin ce APEC h as the objective of p rom otin g develop m ent of all

m em ber econ om ies equ ally at all tim es based on con sen su s for any

action s to take p lace . In this context, APEC H RDWG sh ou ld fin d w ays

to overcom e an d comp rom ise th e contradiction in heren t in th e du al

p rincip le of efficiency an d dem ocracy .

Secon dly, imp osin g m arket p rincip le in APEC for p rivate sector

enh an cem ent, w ou ld cau se a new p roblem becau se it w ou ld d am age

each m ember econ omies cu ltu ral identity . It is im p ortant th at APEC H RD

p reserves both the cu ltu ral attr ibu tes of each econ om y an d

sim u ltan eou sly m axim ize in d ivid u al econ om y' s cap acity bu ildin g. APEC' s

str ategies for enh ancem en t of cap acity bu ild in g at the cost of dep riv ation

of cu ltu ral iden tity if an y, sh ou ld n ot be con trived as p rojects or goals

w hich can obtain continu ou s p articip ation or coop eration by th e A sian

econ om ies w here cu ltu res are th eir im p ortant resou rces.

Thirdly, th e h u m an resou rce d evelop m ent strategy th at H RDWG h as to

p u rsu e sh ou ld be based on diversity . In th is light, the Governm ent,

p rivate sectors in clu d in g com p an ies an d u n iver sities, v ocation al tr ainin g

in stitu tes, an d sp ecial intern ation al organization s sh ou ld be interlinked

together into a com mu nity . Th is is to lead the p articip ation of p riv ate

sector s as w ell as increase th e sen se of com mu nity .

Fou rth , rectification of on ly few d evelop ed econ omies takin g the

initiative for p artner sh ip p rojects an d the rest of other m em ber econ om ies

follow in g th em sh ou ld be m ade. In ord er for this ch an ge to com e tru e,

atm osp here w h ere all m em ber econ om ies h ave an equ al v oice to state

th eir op inion sh ou ld be created . Of cou rse, for develop ed econ om 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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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 ieve th eir goals, th ey h ave resou rces su ch as cap acity to

p ersu asiven ess, m obilization of m ember econ om y' s su p p ort, an d

inform ation p ow er . Bu t sin ce APEC is in clined tow ard s th e u ltim ate

objective of creatin g a com m u nity of econ om ic coop eration, th ere is a

need for develop in g m ember econ omies to foster their ability for p roject

p rop osals.

Fifth , th e m ost im p ortan t asp ect in adv ancin g the APEC H RD an d

p roject p rop osals is to con tin u ou sly im p rove p rojects th at are cu rrently in

p rogress by stren gth enin g p roject assessmen ts rather th an to restru ctu re

organ ization s in term s of recip rocal coord in ation . Over the p ast year s,

th ere w ere m any p rojects th at w ere initiated th at en ded w ith only

semin ars an d su m m ary conclu sion s. It is im p ortant th at m ore efficient

p roject im p lem entation take p lace .

On the other h an d, the APEC H RDWG activities su ggest the follow in g

significance to Korea .

First, it is recom men ded th at Korea p articip ate m ore actively in

Leader ' s Meetin gs, Ministerial Meetin gs, SOM (Senior Officials Meetin gs),

an d Workin g Grou p Meetin gs. In Korea for the p ast year s, Min isterial

Meetin gs, SOM, an d Leader ' s Meetin g w ere m ainly p rep ared for by the

Min istry of Foreign Affair s an d Trad e, an d oth er related Ministerial

Meetin gs an d Workin g Grou p Meetin gs w ere p rep ared for by the

relevant Ministeries. Bu t du rin g this p rep aration p rocess, w ide variety of

p articip ation an d ideas from p eop le is recom m en d ed an d as APEC

encou rages p articip ation of p riv ate sectors, so sh ou ld Korea d eal w ith

th is issu e . Th erefore, the Govern m ent sh ou ld op en the op p ortu n i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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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ecial agencies su ch as th e bu sin esses, u niversities, v ocation al tr ainin g

in stitu tion s, an d other research in stitu tion s.

Secon d, active p articip ation in the level of W orkin g Grou p s is

advisable . There w as a ten dency for Korean delegation s take interest in

areas w here th ey w ere only interested in . Bu t in the n ear fu tu re, Korea

sh ou ld act accord in gly to its statu s in Asia-Pacific region an d heed

interest to other m em ber cou ntries activities, an d at th e sam e tim e

con sid er H RDWG's p rosp ects an d p artner sh ip p rojects. Peop le

p articip atin g in the conferen ces sh ou ld be p roficient in En glish an d h ave

su bstantial u n d erstan din g on the issu es bein g d iscu ssed w ith exp eriences

in m eetin gs. It w ill also be difficu lt for the m eetin g to h ave a fru itfu l

ou tcom e if th e m em bership of p articip ants ch an ged all the tim e. Last of

all, it is im p ortant for the H RDWG m eetin gs to n ot ju st en d as a

form ality bu t to h ave several w orkin g grou p m eetin gs to p rep are for

sp ecifically an d concretely .

Third, p articip ation of KRIVET (Korea Research In stitu te for Vocation al

Ed u cation an d Trainin g) is cru cial for active p articip ation of Korea in

APEC H RDWG . KRIVET cou ld act as the backbone for Korea' s research

on th e APEC H RD an d p rom ote its relation s. Korea is at the stage

w here the Governm en t sh ou ld new ly establish H RD strategies. Th ere

sh ou ld be m ore exch an ges an d interaction s am on g APEC m ember

cou n tries to obtain exp erien ces, an d it is p referable th at the KRIVET p lay

a leadin g role . Therefore w e sh ou ld seek a w ay for KRIVET em p loyees

to p articip ate in th e an nu al W orkin g Grou p Meetin gs. Moreover KRIVET

cou ld p lay a p rim e role in A sia-Pacific region as the stan d ard

qu alification develop er . Therefore collaboratin g w ith Jap an, Chin a, 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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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gap ore, in edu cation , train in g, qu alification, an d ev alu ation in a

lon g-term p ersp ective step -by-step , an d then fin ally gainin g su p p ort from

th e H RDWG w ou ld be beneficial in ap p roachin g the stan d ard

qu alific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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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차회의

회의결과 요약 (Sum m ary Conclu sions)

※ 부록 A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1990년 제1차 연차회의부터

2000년 제22차 연차회의 회의 결과 요약(Su m m ary Conclu sion s)을 주요 내

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18차 회의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했으며, 그 이전

자료는 APEC 사무국 소장 문서를 참고하였다. 단 제2차 연차회의 자료의

경우 APEC 사무국도 가지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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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동경 (일본)

일 시: 1990년 7월 2-3일

참가국가: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일본 (총 11국가)

의장국: 일본

2. 토의 주요 의제

경제 발전, 기업 경영, 산업 기술면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의 열악성을

확인하고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기관의 필요성 토의

3. 세부 토론 사항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제 발달, 산업과 농업 기술 및 R&D, 회사 경영,

국제 무역

교육 제도: 기존 제도의 실용화, 기존 시설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 정책

자들 간의 교류, 연사들 합동 연구와 훈련간의 교류, 정보와

경험의 교류

4. 주요 제안 사항

주요 요소: 지역 국가간의 동일한 자격 조건, 민간 부문의 협동 및 참여

제안된 사업: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교류, 국제 경영대

학원, 산업 기술 교육원, KDI, 인적 자원의 수요 공급 추

세의 전략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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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의결 사항

1) 7월 6일 까지 각 대표단들은 설문지를 일본에 송부, 일본은 싱가포르

각료급 회의에 토의될 진행 결과 분석보고서를 준비함.

2) APEC 지역에서의 경제 발전, 회사 경영, 산업 기술들을 상호 연결함

이 지역 협력 강화로 인해 인적 자원 발달, 정보 교환, 연구 등이 더

욱 확산될 것임.

3) 각 나라의 경제 발전을 감안하되 APEC 지역 네트워킹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수를 선정.

4)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의 인적 자원 발달에는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상호교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경영대학원 및 산업 기술 교육

원의 필요성 제안함.

5) 일본 제안에 결합하여 호주는 APEC 교육 연결망과 APEC 행정 교

류와 전문 인력원으로 보안하기로 제안함.

6) 이어서 호주는 91- 92 아시아·태평양 인적자원개발 전망에서 전략

적 분석으로서 H RD 계획에 정책 관련 사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제안

함.

7) 더욱이 호주는 PECC와 APEC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싱가포르 각료

급 회의에서는 PECC가 회의 분석 작업을 관리하기로 결정함.

8) 일본과 호주 제안에 관련해서 일본이 조정국을 하고 한국, 태국, 호

주가 제2차 H RD WG을 위해 데이터와 정보 수집을 보조하기로 결

정함.

9) 한국은 KDI의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핵심기관으로 활동하는데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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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싱가포르

일 시: 1991년 2월 18-19일

참가국가:

의장국: 캐나다

2. 토의 주요 의제

세 분야인 경제 발전, 기업 경영, 산업 기술 네트워크 점검 및 조정자들

의 역할 확인.

3. 세부 토론 사항

선도 기관에 관한 정보 수집, 세 네트워크망의 상태에 대한 견해 검토.

4. 주요 제안 사항

- 참가국들은 네트워크 형성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명백한 결과를 위해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본질, 권한, 조직화 방법, 인적자원개발(H RD) 논

점들을 세 분야에 사전 검증의 필요성 확인함.

- 참가국 워크 프로그램 개요자들이 정보와 교직원의 교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합동 R&D의 개발 필요성을 동의함.

- 조정국 네트워크 형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 중순까지 네트워크 조직,

경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5. 주요 의결 사항

1) 각 네트워크들은 기관들을 조정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음.

2) 네트워크 활동 참여는 각 APEC 참가국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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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국으로 선정된 국가들 (한국-경제 발전 분야, 일본- 사업 경영 분

야, 호주- 산업 기술 분야)은 2-3년 동안 역할을 지속하도록 확인됨.

4) H RD 전망 연구와 H RD 실무그룹 구축: PECC는 아시아·태평양

H RD 전망 연구에 배경 정보와 진행 사항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PECC

H RD 실무그룹이 할 예정. 실무그룹은 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Cou n cil(PEC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싱가포르는 APEC과

PECC의 연락관 역할을 하고 캐나다와 호주는 자금 채널로 시작을

보조하기로 증명함.

5) 교육 및 훈련 협력: 미국은 시행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WG는

협동 제안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주장함. 미국 제안서에 이어 일본도 비슷한 시작

을 시도하고 새로운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

시중. 네트워크망 협력은 지지·보안되는 것으로

증명됨.

6) 기업 경영 이니셔티브: 제시된 제안들과 더불어 네트워크 역할에 심사

숙고함. 제안들의 APEC H RD WG의 목표의

유사한 방향과 일치성을 감안하고 이미 제시된

국제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발전해야함.

7) 다른 토의된 논제: 1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고위 경영 세미나에서 다른

APEC 실무그룹에서 이루어지는 H RD 활동에 관심

을 가지고 새로운 이니셔티브 형성을 격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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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반동(인도네시아)

일 시: 1991년 7월 11-12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

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총 12 국가)

의장국: 인도네시아

2. 토의 주요 의제

각 국가의 네트워크 작업, APEC 협력 교육·훈련에 대한 진행, PECC

H RD 전망 연구와 H RD 실무그룹의 형성 작업 점검.

3. 세부 토론 사항

네트워크: 경제 발전 측의 국가별 선도 기관(lead In stitu tion) 및 국내 네

트워크망, 회사경영면의 정보 교환·정책·구체적 활동 계획,

산업 기술 네트워크 등 점검.

APEC 교육 및 훈련 협력사업 진행 보고서: 국가별 진행 보고서의 공유,

일본·미국제안 사항

이외 주요 요소: 워크 플랜 활동비, 네트워크 회의 일정, 네트워크 정책

문제

4. 주요 제안 사항

- 13개국 APEC 회원국의 최초 협력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교육

및 훈련 협력 사업은 정보 순환의 필요성을 미국이 주장.

- PECC 연구가 정책 논의 등 인적 자원 연구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극

참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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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플랜안의 활동비를 차기 고위관리회의에서 논의 필요.

- 네트워크 관련 차기회의들을 정규 H RD WG 회의 이전에 동일한 장

소에서 행하는 것을 검토.

5. 주요 의결 사항

1) 국가별 선도 기관들은 국내경제 발전 네트워크의 정보 수집 및 관심

사에 대한 보고서 제출 필요.

2) 기업 경영 공식화 세미나에서(form u lation sem in ar) 정보 교환·활동

범위·운영화 구조 및 방법을 해명하고 APEC 국가들의 회사 경영 네

트워크의 연사들의 결핍에 대한 정책적 대안 요청

3) 한국과 일본이 공식화 세미나에 경제 발전 및 회사 경영에 관해 제출

한 워크플랜에 대해서 찬성함.

4) 산업기술면에 조정국인 호주는 공식화 세미나에 참석할 참가자는 지

명된 선도 협회들의 고위대표단들로 이루어져함.

5) 네트워크들과 WG의 관계로써 각 네트워크의 활동은 자유이지만 WG

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WG는 네트워크 플랜은 검토·조정하고, 조종

하는 기관들의 활동 및 연락망 구축을 조장함.

6) 정책관련 문제는 네트워크 안에서 하되, WG의 후원 안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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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방콬 (태국)

일 시: 1992년 1월 9-10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

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4국

가)

의장국: 태국

2. 토의 주요 의제

경제 발전, 기업 경영, 산업 기술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활동 및 APEC

인적자원(H RD) 활동들의 자금 문제 논의

3. 세부 토론 사항

네트워크: 경제 발전 네트워크 (N EDM)의 정보교환, 교육 및 훈련의 구

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논의함. 기업 경영 네트워크(BMN )의 이

니시어티브 사업 및 합동 연구와 산업 기술 네트워크

(H URDIT)의 훈련사업 등을 토의.

미국-APEC 교육·훈련 협력사업: 교육 정책적 문제 등 성장·발달 교육

에 관해서 논의

이외 주요 요소: 활동금 도출 문제, PECC-H RD 전망 연구, 대학 교육간

상호 교류 문제 논의

4. 주요 제안 사항

- N EDM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 조정자들이 회원국에게 원활한 정보 수

집·배포를 위해 빠른 제출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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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및 비공식 분야에 H RD 산업 기술, 질적 노동력을 위한 현장

연수, APEC 지역의 산업 기술 및 인적자원 전략 연구, APEC 회원국

들의 기술 부족 평가, 평생 기술 발전, 산업 기술 향상, 제 3차 산업의

교육 제도를 제안함.

- 네트워크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국내 선도 기관들이 이끄는 하위 네트

워크망의 적극 활성화 요청.

5. 주요 의결 사항

1) APEC-H RD-BMN활동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반대가 없으면 합의를 이

루는 것으로 동의함.

2) 네트워크들을 통해 잠재된 관심사의 보편적인 정보들 및 연락망이 만

들어졌고, 여러 경영 이니셔티브, 기업경영에 관한 합동 연구 프로제

트, 그리고 경영학 교수들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적 대안 제안들

도 구체화되어감.

3) 제안사항들의 계획과 평가는 네트워크들로 인해 실행할 예정이고 소

개된 H URDIT 워크 프로그램 역시도 네트워크들을 통해 순환할 것

임.

4) 미국이 우선순위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92년 중순에 개최될 교육장관

회의에서 논의 할 예정.

5) APEC-H RD 활동금은 회원국들이 조달하고, 승인된 세 네트워크들은

각 국가정부가 재정하고, 국내 선도 기관들도 각 국가정부가 재정하

고, APEC-H RD WG 회의도 개최국이 지원하기로 결정함.

6) 노동시장 계획 방법론과 노동시장 데이터 논지들도 APEC과 PECC와

함께 토론함.

7) 아시아·태평양에서 상위 교육과 같은 대학에서의 학생 및 교직원의

이동을 위해 대학교 및 관련 정부기관에 주의를 기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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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칼인스

일 시: 1992년 5월 28-29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5국가)

의장국: 호주

2. 토의 주요 의제

네트워크들의 활동 점검, H RD WG의 역할 재확인, APEC-H RD 활동금

논의, APEC 교육장관 회의 결과 및 아·태평양 대학교육 교류 토의

3. 세부 토론 사항

네트워크: 기업 경영(BMN ) 회의 일정 채택된 활동 논의, 경제 발전

(N EDM) 네트워크의 새 워크 플랜 및 운영 계획, 산업 기술

(H URDIT)의 일정·조직표·행정·목표 형성화함.

교육·훈련 협력 사업: 일본-APEC 및 미국-APEC 교육 협력은 진전되고

있음.

H RD WG의 역할: 지역 제도들간의 연결망 및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

필요.

APEC H RD 활동금: 지원 메카니즘과 APEC 내의 자금 도출 타협 문제

논의

PECC H RD 전망 및 정책추천 사항: APEC 회원국들의 노동부, 기획부,

대학 등 관련 기관의 기술자들의

워크숍 및 방법론 회의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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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교육장관 회의: APEC내 교육 협력이 H RD WG에서 실시 등

APEC 고위관리회의 일정 및 회의 내용 정리

아·태평양 대학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UMAP): 경제 협력에 기여, 프로

그램 토의

4. 주요 제안 사항

- H RD WG는 비용, 실행성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조정자들과 각 국가

선도 기관들간을 전자 네트워크 사용을 적극 제안.

- WG 절차 회의에서는 장기간 워크플랜의 개발, 회의 한달 이전에 정기

적 서류 순환, 그리고 회의 목록의 분류화를 포함함을 제안함.

5. 주요 의결 사항

1) H RD WG의 역할은 지역에 전반적인 H RD 전략을 세우고, 장관급 및

고위관리회의에 채택될 정책들 논의,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우선순위

화 및 증진시키며 매년 워크플랜을 승인하고, 네트워크간 활동들을

조정하고, 다른 지역조직과 제도들간을 조정을 조장함.

2) H RD 활동비용을 위하여 APEC 프로제트 활동 자금이 설립, WG회의

의 조정 및 행정을 위해 사무국 설립을 동의함.

3) UMAP 제안서를 개인 기관에서도 이행하고 유관 정부기관도 기여 가

능한 한 참여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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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동경 (일본)

일 시: 1993년 1월 26-27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5국가)

의장국: 일본

2. 토의 주요 의제

네트워크간의 전자망, 합동교육 교류, H RD WG의 역할 등의 발전 사항

논의

3. 세부 토론 사항

네트워크: N EDM은 SME(sm all & med iu m -sized enterp rise)에 관심을

기울임. 기업 경영면의 연사들 부족에 대한 정책제공, 산업 기

술의 우선순위 및 정책 그리고 네트워크 간의 협조 더욱 추진

사항.

H RD간 전자 네트워크망: H RD WG 자체 전자망 구축

H RD WG의 역할: 실질적인 예산, 운영, 워크플랜 제안서 등 토의

4. 주요 제안 사항

- APEC 교육장관 회의의 만족스러운 결과와 더불어 교육면의 협력을 적

극 추진함.

- 세 네트워크 조정자들간의 전자망을 격려하고 정보통신 WG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H RD WG 내의 기관들이 창시하기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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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예산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요청.

- 세 네트워크간의 뉴스 래터 만들기. 기업 경영(BMN )네트워크는 APEC

지역의 경영 교육 능력으로 $10,000불 요청함.

5. 주요 의결 사항

1) PECC H RD 실무그룹이 노동이동 연구에 APEC의 재정적 도움을 미

래에 받기를 전망한다고 주장함.

2) 호주 대학교류는 UMAP 이니셔티브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부터는

개별 기관들이 개시하기로 함.

3) 네트워크의 활동상 재정적인 도움이 요구되면 작업 최초에 요청하고,

그것은 WG이 여러 각도로 고려함. 추천된 예산요청은 APEC 사무국

에 회의 의장이 요청해야함.

4) 캐나다는 네트워크 워크플랜 및 정책적인 문제는 실무그룹의 임무이

고 APEC 사무국의 역할이 아님은 강조. H RD 활동은 현존하는 ILO

와 PECC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조.

5) APEC 사무국은 WG에 연락관 역할을 이행하고, 의장회의는 WG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함.

6) 의장들 회의를 WG회의 이전에 실시하도록 함.

7) 중국의 세 제안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고급 경영자 훈

련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여성의 사회·경제 발달의 H RD의

역할과 영향 , APEC-H RD연구 프로젝트의 평가 지수 시스템 을 네

트워크들에 순환되도록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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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호노룰루 (하와이)

일 시: 1993년 5월 25-26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

질랜드, 필리핀,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3국가)

의장국: 미국

2. 토의 주요 의제

인적 자원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하되 SOM 지침에 맞는 H RD 정책,

네트워크 활동의 방향 검토.

3. 세부토론사항

APEC 교육 포럼: 5개 APEC 프로제트를 토의, APEC 인적자원개발의 교

육 목표와 같은 가치 판단, 문화, 인적 재능 개발에 중

점을 둠.

네트워크: 세 네트워크 진행 사항 점검, 정책적 문제, 뉴스 레터 발행, 조

정자들의 임기 확인

교육 교류: US-APEC과 일본-APEC 교육 협력 사업은 원활히 진행중

4. 주요 제안 사항

- APEC 정보통신과 데이터베이스 WG이 전자 네트워크망 구축에 지연

되고 있어, 일단 인터넷을 사용 제안.

- PECC H RD 전망 연구에서 경제 활동에서의 인적 자원, 외화직접투자

(foreign d irect in vestm ent)와 인적 자원과의 관계, 고급 인력의 유통의

중요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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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다음 개최국이 되고, 리더십, 조정, 정책적 및 활동의 조직적 책

임을 맞게됨.

- 네트워크들간의 협력을 격려하고 APEC 사무국이 다른 WG에서 인적

자원 발전에 대해 다루는 내용을 규칙적으로 정리 바라고 워크플랜 내

용에 도움이 될 정보 지원 요청 함.

5. 주요 의결 사항

1) BMN의 업적으로 이질문화간의 경영, 산업 기술 경영의 전략적인 틀

을 검토함.

2) H URDIT 네트워크는 워크 프로그램, 현장 실습, 소기업 H RD, 기술

훈련, 산업 기술 H RD와 고급 기술 실행 작업을 함.

3) 미국과 일본 교육협력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교 내에 사례

연구, 기업 현장 실습과 같은 프로그램 실시함.

4) 유관 정부 기관의 설득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직원과 학생들의

아·태평양의 대학 교류 진행.

5) 중요한 정책적인 논지로 교육자들과 경영자들의 질과 공급량을 증가,

산업 훈련 강화, 조직과 개인을 경제·기술·사회변화에 준비, 지역

노동이동에 장애물 감소, 세계화에 맞는 사업 준비, H RD의 지역적

표준 개발, 그리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환경 통합

필요.

6) 프로젝트 제안서의 APEC 자금 지원 순서: 이질문화 경영(BMN ),

APEC 경제국의 기술 부족 할당(H URDIT), APEC 지역 노동시장 정

책 연구(N EDM),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영(BMN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고위 행정자 및 경영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BMN ),

아·태평양에서 환경 기술 H RD의 미래 방향(H URD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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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벤쿠버(캐나다)

일 시: 1994년 1월 26-27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6국가)

의장국: 캐나다

2. 토의 주요 의제

WG활동의 전략적인 방향, 네트워크 조정기관들의 순환과 위치, APEC

교육협력 프로그램, 의장의 역할, 워크 플랜의 기본형 시범, APEC 주제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미국 대학교 회원 구성 등을 논의

3. 세부 토론 사항

네트워크: N EDM 활동에서는 SME, 교육에서의 성 평등, 산업화와 인적

개발

BMN 11개 작업 진행중- 이질문화 경영, 지속발전 경영, 능력 양상을 위

한 훈련경영, 산업 환경 경영

H URDIT는 SME에서의 훈련 사업, 기술 훈련과 현장 실습의 모범,

APEC 교육 포럼: 교육 통계, 수학 교과 과정과 표준, 교육에의 기술 사

용, 교사들 훈련 실습 연구 등을 논의

네트워크 조정기관들의 순환: 세 네트워크 조정자들 외에 부조정자들을

임명

교육사업 교류: 미국-APEC 교육 협력 사업에는 대학교류, 민간 부문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적인 훈련 등. 일본-APEC 교육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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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기업훈련에 13명의 학생들 참석.

PECC H RD 전망: PECC 실무그룹회의에서 FDI와 고급 인력 유통이 증

가함을 증명함

APEC 사무국 보고: 직원 현황, 전자망 구축 현황, WG 활동 데이터베이

스, 중앙APEC 자금의 위치, WG 요청에 대한 사무

국 입장 등 논의.

캐나다 워크 플랜 모형: 3년 전망을 정상·장관·SOM 회의들의 목소리

에 맞춰 W G 활동을 정리함. 워크플랜 갱신은

매년 의장이 함.

4. 주요 제안 사항

- H URDIT는 환경 사업의 협력 필요를 인지하고 APEC 환경장관회의에

서 고려 사항임을 주장.

- 시애틀 각료급회의에서 채택된 A 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이 주

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기술연사들의 훈련, 기술자들의 교류, 직업 기

관 네트워크 설립, 벤처 협조 등을 제안함.

- 의장은 APEC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저명인사 그룹 설립을 추천하고,

호주와 대학 교류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함.

- 캐나다는 APEC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APEC 환경 각료급회의와 준비

회의에서 토의할 주제를 발표함.

5. 주요 의결 사항

1) BMN 조정자는 다음 회의부터 조정자가 될 부조정자(캐나다)를 임명

하고, H URDIT 조정자는 중국 타이페이를 부조정자로 임명하여 12개

월 안에 계승할 것이고, N EDM 조정자는 다음 서울에서의 WG 회의

에서 국가 선도 기관에서 임명할 예정.

2) 미국 대표단으로 미대학 교직원들 WG에 참석.

3) SME 회의에서는 WG활동과 무역과 투자 위원회를 연결함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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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서울 (한국)

일 시: 1994년 6월15-16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파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

이, 태국, 미국 (총 17국가)

의장국: 한국

2. 토의 주요 의제

주요 APEC 주제로 SME의 인적 자원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APEC

환경 교육과 정보 논의. 중앙 APEC 자금 제안서 평가표와 APEC 정상회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기술·경영 이니셔티브 개시

3. 세부 토론 사항

네트워크: N EDM은 환경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 SME의 촉진, 취업과 노동

문제를 성과 밀접한 관계임을 주장. BMN은 11개 사업을 발표한

것 중에 9개 신사업과 7개 중앙 기금으로 지원 받음. H URDIT도

중앙 자금을 얻기 위한 신사업을 내놓았고, 조정자를 타이페이 중

국으로 전달함.

교육 포럼: 수학 교과 과정, 교육 통계, 기술교육, 연사 교육, 고등교육에서

의 자원배치의 프로젝트는 발표되었고, 6개 더 준비중.

네트워크 조정 기관의 순환: 세 네트워크 및 교육 포럼의 조정자 순환. 조정

자들간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협력망 축

적함. (H URDIT-환경-SME)

교육 교류사업: 미국.-APEC 교육 협력 사업은 대학교류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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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PEC 교육·훈련 협력사업은 21개 회사들이 2년차 프

로그램인 50명의 자발 지원한 학생들 고용. 호주 대학 교류

사업(UMAP)은 학자들 교류가 중점 사업임.

A 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한국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제11차 H RD WG

회의에서 분석 결과 발표 예정.

PECC-H RD 전망: PECC가 총회에서 주제를 개방적 지역주의로 하고, 지역

간 무역 연결, 인적자원 개발의 협력 강화, 하부구조,

SME 등을 논의함.

A PEC 환경 교육과 정보: 환경 교육 실시 방법 검토

APEC 중앙 기금 제안서: 신 프로젝트 제안서는 네트워크와 교육 포럼 조정

자들로부터 소개되어 18개 제안서를 등급 매김.

50개 프로젝트는 사 자금으로 할 예정.

A PEC 지도자 교육 이니셔티브: APEC 학자 프로그램, APEC 연구 기관, 미

국 Fu lbrigh t 프로그램, 일면적인 교류 프로

그램,

A PEC 차세대 프로그램: 차세대 APEC 회원국의 우정과 이해를 추진

4. 주요 제안 사항

- 교육 포럼은 이어서 과학 교육의 개선(중앙 기금), 대학산업 협력, 지역

문화의 이해 증진, 교육 제도의 작업 측정, 교직원의 교류, 고등 교육의

교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함.

- BMN 조정자는 일본에서 캐나다로, N EDM과 H URDIT 조정자는 제11

차 H RD WG회의에서 발표하고, 교육 포럼은 1-1년 반 후에 조정자를

변경할 예정.

- 세 네트워크·교육 포럼 조정자들과 의장도 조정자들 회의에 포함되고,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H RD WG 회의 전에 모집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 추천.

- 환경 교육과 정보 교환은 BMN과 H URDIT가 다음 프로젝트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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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하고 방법 모색.

- 일본은 차세대 사업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지능 교류, 문화 교류 촉진

제안.

- APEC 지도자 이니셔티브: APEC 기술 교류와 SME 훈련 사업, APEC

경영 자원 프로그램

5. 주요 의결 사항

1) 한국은 A PEC에 SM E가 핵심 주제이고 SME에 관한 인적 자원 발전을

위한 고기술 프로그램 정책 활성화 발표.

2) 일본은 지속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에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경

쟁과 급속도로 성장하는 빈민국의 사회 타당성 강조 주장.

3) SOM 은 H RD WG는 APEC WG 중에 탁월하게 진행됨을 주장하고,

의장은 1년 내지 2년의 임기로 하고, 회의를 주관할 다음 국가가 자연

적으로 의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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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마닐라(필리핀)

일 시: 1995년 1월26-27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7국가)

의장국: 필리핀

2. 토의 주요 의제

세 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H RD 전문가 회의, 교육 포럼, 환경 경영 조

정자 회의, SME 조정자 회의 등의 협력관계 및 신 사업 현황. APEC 선도

자들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진행 사항.

3. 세부 토론 사항

H RD 전문가 회의 보고서: H RD 기본틀 선언서를 감안하되 진전을 위해

APEC 사무국 및 APEC 관광, 교통, 해양자원

보존 WG 의장들의 긴밀한 관계 유지 필요.

네트워크: N EDM은 N EDM 비전 진술서, 신 부조정자 선정, SME와 환경

관련 비공식 조정자회의, HRD와 빈곤 완화 등을 진행중. BMN

은 마무리 단계인 아기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산업 환경경영

과 더불어 16개 프로젝트 진행중. H URDIT는 전략적이고 테마

기반인 모델로, 설계 단계에서도 정책을 지향한 구조, 테마 기

반된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평가 절차와 등급 조건의 개발, 프로

젝트의 미묘성을 검증해주는 방법을 채택함.

교육 포럼(EDFOR): 12개 프로젝트는 진행중이고 신프로젝트 4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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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조정자 회의: 비공식 H RD환경 경영 프로그램 조정위원회에서 환경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논의함. 비공식 SME 조정

위원회에서는 APEC SME 관련 활동들의 정보 공유,

H RD 외의 다른 WG 및 APEC 외의 타 기관(PBEC,

PECC, APBN et...) 간에 연락망 구축 필요 제안함.

A PEC 교육 이니셔티브: 미국은 APEC H RD를 위한 교육 재단 제안서에

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APEC 장학금, 학술 연구,

APEC 교육 및 H RD 활동에의 정보 연결망을 제

공하는 데에 목적.

H RD 관련 APEC 정상 이니셔티브: 경영 지원자 프로그램, A PEC 기술교류

와 SM E훈련, SM E 각료급회의, 미국

-APEC 교육 교류, 일본-APEC 교육 교

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 교류사

업, 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A PEC

자격 상호 인정, PECC-H RD 전망 등의

사업들이 진행

4. 주요 제안 사항

- H URDIT 진행 사업으로 해양 기술, 식품 기술과 환경 기술.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발표함.

- 교육 포럼은 세 분야, 교육 제도에서의 정보 교환 및 작업 측정, 연사

들과 교과과정개발, APEC 지역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초점 둠. 혁신과

기초교육의 개편 이라는 주제로 연구 시작.

5. 주요 의결 사항

1) 제6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발표한 인적자원발전 구조 선언서 에 의하면

H RD WG은 매년 APEC 인적 자원 발전의 워크플랜을 준비해야함.

2) 아·태평양 대학 교류사업에 구체적인 언어/ 훈련 과정, 학생과 교직

- 137 -



원의 비자 조장, 숙박에 관한 재정 보조 등을 설립함.

3) 의장직은 1년을 임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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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북경 (중국)

일 시: 1995년 5월31-6월2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

국 (총 16국가)

의장국: 중국

2. 세부 토론 사항 (주요 사업들)

네트워크: N EDM 선도 조정자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변경. 우선 순위로 노

동 문제, SME와 H RD, 환경, 성 평등을 논의. BMN 은 15개 사업

진행중. H URDIT도 제안서 및 워크 플랜들 점검.

교육 포럼 (EDFOR): 교육 제도 성과 점검 개발, 주요 과목에 고질 교육 제

공, H RD를 위한 정보와 사람의 교류 촉진 등에 초점

을 맞춰 액션 플랜을 형성. 두 제안서 학업 기

반 평가의 효율성, 학교 교육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

템의 실용화 등을 발표함.

APEC 주요 사업: SME 사업, 환경 및 연속 발전 사업, 평생 교육

H RD 관련 정상·각료급 이니셔티브: APEC 정상 교육 이니셔티브, APEC

경영 지원자 프로그램, APEC 기술

교류와 SME 훈련, SME 사업, 인력

장관 회의, 환경 장관 회의, APEC

교육 재단 사업 등이 진행중.

주요 이니셔티브: 일본-APEC 교육과 훈련 협력 사업, 아시아·태평양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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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PECC-H RD 전망 이니

셔티브 등이 진행중.

PECC-H RD 전망: H RD의 전망 및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 인력 시장의

교류분석의 중요성을 N EDM과 PECC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각료급 회의에서 주장함.

1996년 APEC 자금 사업 제안서 순위: 1. 평생 교육(H URDIT) 2. H RD의 국제

품질 보증 시스템(BMN ) 3. APEC 인력 시장(N EDM) 4.

학교기반한 지표의 효율성(EDFOR) 5. H RD 능력 개발:

주요 기초 산업(N EDM) 6. 이질 문화 기술 교류(BMN )

7. SME 생산성 훈련(H URDIT) 8. 학교 교육을 위한 컴

퓨터 네트워크의 사용(EDFOR) 9. 행정 개발 프로그램의

경향(BMN ) 10.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H .R.(BMN ) 11.

정책 고문자를 위한 경제/ 환경 훈련(N EDM) 12. 공공

부문 개혁과 경영방식 변화(BMN )

3. 주요 의결 사항

1) APEC 중앙 자금을 신청한 제안서들은 발표와 평가표를 통해 선정됨.

2) 필리핀이 계속 제 13차H RD WG 회의 때까지 의장국을 실시하되 다

음 의장국인 캐나다와 공동 협력하기로 함.

3) H RD WG는 일년에 2번씩 1월과 5/ 6월에 회의를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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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웰링턴 (뉴질랜드)

일 시: 1996년 1월 21-25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8국가)

의장국: 뉴질랜드

2. 세부 토론 사항

BMN 네트워크: 19 프로젝트 작업중. 변천 경영, 개발과 훈련의 사업투자 및

사례연구 개발 교육 연구 프로젝트 완료.

교육 포럼: 세 가지 목표 달성- 모든 교육 포럼 프로젝트 진행사항 조사, 미

래 작업에 대한 장기 전략 계획 절차 수립, HRD W G에서의 절

차상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확립. 교육장관 및 다른 A PEC 장관

과 f ora에 전략적인 계획 및 업적들을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위

원회를 설립.

H URDIT 네트워크: H RD와 관련해서 H URDIT와 연합해서 작업중인 오사카

액션의제의 진행 사항 보고.

N EDM 네트워크: 완료된 프로젝트를 보고하고, ' 96, ' 97년도에 구체화될 프

로젝트를 정상 및 고위관료급에서 우선순위로 등장해야함

을 강조.

SME 조정회의(N EDM 조정자): SME 관련 회의가 무정리 상태라 APEC

H RD SME 관련 활동들을 정책적인 틀에

맞춰 SME 고위관리회의와 정책결정 단계

회의에서 심도 있는 정보를 교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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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발전 조정회의 (BMN 조정자):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을

APEC fora 활동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함.

평생 학습 조정회의 (H URDIT 조정자) : 목표는 학자·개업자·연구자·정책

자 등 평생 학습에 관심 있는 자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평생 학습

에 관한 책 생산, 평생 학습 회의를

97년에 실시 등.

A PEC 정상들의 교육 이니셔티브: 당초의 이니셔티브는 학습 기관, 학자 교

류의 장학금, 협동 연구·세미나·네트워

크·대학 및 문화 교류의 확산이었는데

94년 APEC 장관들이 교육 재단과 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교육을 추가함. 대학원

수준 연구 기관들은 학습 기관으로 단·

장기간 정책 문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환경보호, 하부구조 등의 연구를 정보통

신망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로 연결하여

지식 통합이 더욱 촉진 될 것임.

A PEC 경영 지원자 프로그램(BVP) : 태국이 BVP 조정 사무국을 자국가에 설

립 제안을 95 2차 SOM에서 발표하고

오사카 장관회의에서 수정 작업함.

BMN 조정자와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

SM E 각료회의(호주) : Bogor 선언서를 APEC SME 장관들이 채택하고 주요

요점으로 SME H RD의 발전에 기회가 확산되어야 하

는데, 기업가, 경영·관리 능력, 기술 공유, 언어 능력,

문화 이해, 법률 이해 등의 방면을 중점을 둠. 제안서

APEC SME 선도자들의 워크숍과 APEC 특허권 연구

등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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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교육 재단(미국) : 경제 기업들과 학구적인 기간들과의 활동들을 지지

하고 APEC 사무국, H RD 실무그룹, APEC 연구 기

관들과 중복되는 방법을 모색. 재단 자금은 APEC

회원국으로부터 자발적인 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

고, 출발기금으로 추가 기금을 끌어당기고, 건전한

생각을 지지하는 연합을 형성할 것. 재단 기부금은

청하여지고 있고 2/ 3는 영속의 기부금으로 취하고

현재 운영에 사용. 특별자금으로 교육 교류에 있어

서의 여행비, 연구자, 학자, 학생들한테 사용되는 자

금을 관리할 예정.

진보 파트너(PFP) : 오사카 APEC 장관회의에서 PFP를 실용화해서 새로운 메

커니즘으로 협력·자발성·경제 및 기술 협동을 증진을

동의. 무역 및 산업 자유화와 촉진을 강조하는 사업 즉,

기준과 일치·산업 재산 권리·경쟁 정책 등을 지지함.

주요 사업들: 교육 및 훈련 협력 (일본), UMAP (호주), APEC 직업 훈련 프

로그램 (한국), PECC H RD 전망(PECC) 등

A PEC HRD의 HRD 액션 프로그램: H RD 액션 프로그램의 개선·갱신 방

향 및 정상·장관들의 의도 반영 방

법, 오사카와 만일라 선언서에서의 네

트워크 활동에 미치는 영향, APEC

fora와 장관급·실무그룹·네트워크·

프로젝트급과의 관계, 어떤 정책·경

영·통합적인 과정 등이 실무그룹과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만들어질 수 있

는지가 액션 프로그램이 토의 내용.

오사카 행동 의제 및 만일라 장관급 회의: BM N 은 자본시장 형성, N EDM 은

PECC와 f ora와 건강과 안정, 평

생교육, H URDIT는 A PEC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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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기술과의 비교기준 개발 등

의 사업 추진 제안.

APEC fora와의 관계: APEC 사무국의 역할을 확장해서 실무그룹 제안서 등

APEC fora에 정보 확산.

제안서 작성 요령: 5단계인 결과·관련성·성과 지수·평가 전략·확산 및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작성 필요.

3. 주요 의결 사항

1) HRD W G 준비 위원회 설립을 승인함.

- 144 -



제14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반달 세리 베가완 (브루나이)

일 시: 1996년 6월 10-13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

이, 태국, 미국 (총 17국가)

의장국: 브루나이

2. 세부 토론 사항

APEC 교육 지도자 이니셔티브: APEC 지역 연구 기관 창조 중. 연구기관들

이 Edunet 형성으로 전자 토의·교육·정보

교환 가능.

APEC 경영 지원자 프로그램(BVP): 태국은 96년 10월중에 APEC BVP 조정

사무국 각동 예정. 일본이 프로그램 개

발 및 수행 보조 예정.

APEC 기술 훈련 교류 기관(ACTETSME): A CTETSME 건물 설립, 기술 정보

요구 및 SME 훈련 설문조사 준

비중.

'97 H RD 장관회의: 한국에서 개최될 H RD SOM는 9. 23-24, H RD 장관회

의는 9.25-26임.

지속 발전(SD) 장관회의: SD 장관회의 토의 내용은 시내/도시 경영 유지, 청

결 기술/청결 생산, 해양 환경 유지 등

APEC 교육 재단: 완전 작동 실체로서 96년부터는 기금 조성 예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 교류(UMAP): ' 96. 8월에 뉴질랜드에서 열 예정.

데이터베이스 개발, 쌍방향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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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프로그램 제도화 등을 토의

예정.

PECC-H RD 전망: APEC 노동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조. H RD WG와 계

속 협조.

APEC 사무국: APEC H RD 장관회의, SOM I과 SOM II, 예산과 행정 위원

회 등 APEC 프로제트 발표. 전자상 출판 시스템, G-Book, 인

터넷상 A PEC 사무국 홈페지등 발표. APEC fora와 긴밀한

관계 유지 필요, 성과 평가 지수의 정확성, 정책 회담의

필요성, A PEC중앙 예산 지급 속도의 지연성 등을 논의.

비공식 H RD 각료급회의: 마닐라 노동시장 정보(LMI)회의에서 노동 시장 정

책 및 프로그램, 통계, 분석력과 방법론, 노동 시

장 경향과 예측등이 주요 주제임. APEC 경제국들

의 과업으로는 지역 노동시장의 양과 질의 정보,

APEC H RD 전망, 워크숍, 세미나와 회의, 전문가

교환 등이 있음.

의장 보고: 오사카 행동 의제와 더불어 성공저인 프로젝트 향상의 중요성

강조. 주요논제로 비회원국 WG 활동 참여, 협동 활동들의 메트

레스 체제 보고서 제출, 프로젝트 개발과 감독과 리포팅의 정보

요구, 액션 프로그램 검토와 매년 워크플랜 개발 등을 논의.

네트워크: N EDM은 APEC LMI 시스템추천. BMN 은 17개 프로젝트 시행중.

H URDIT는 H RD 각료들의 우선순위인 훈련과 교육, SME, 기술자

들을 위한 환경 교육, 평생 학습, 식품산업 훈련 등을 시행중.

교육 포럼: 제8차 실시. 진행 사항을 주요 과목에 높은 질적인 교육 제공,

H RD 개인과 정보의 이동성 촉진, 교육 제도 성과 측정 방법 개

발 등에서 살펴봄.

주요 사업들: SME 조정회의, 환경 유지 조정회의, 평생 학습 조정회의, 메트

레스 체제 진행 보고서 등 실시.

정보 요구 사항: 프로젝트 개발과·감독 및 리포팅의 방법으로 메트레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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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성과 지수의 정확성, 프로젝트의 정기적인 지급 등을

참고.

H RD 행동 프로그램 및 매년 워크플랜: 행동 프로그램은 기초 문서로 하되

워크플랜을 단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함.

비회원국 참여 여부: APEC의 지역 개방주의를 기반으로 비회원국 참여를

실시하되 SOM의 허락을 받는 것으로 일단 정함.

- 147 -



제15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시드니 (호주)

일 시: 1997년 1월 20-23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8국가)

의장국: 호주

2. 토의 주요 의제

H RD WG 전략적인 우선순위와 정상 및 정관들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매

년 워크 플랜작성. H RD WG의 조직 구조 검토 특히 네트워크와 위원회

확인 필요 차원에서 실무그룹 형성.

3. 주요 토의 내용

'96 APEC 정상·장관 화의: 경제 협력과 발달을 위한 APEC 구조 조직

(ECOTECH )이 주요 주제임. H RD WG의 과업으로 APEC WG간의 긴밀한

협력, 고위관리에게 진행 보고서 제출, APEC 발전 시행을 위해 연합 활동

으로 경제·기술협력, 행동 프로그램과 장관회의결과를 기반하는 이니셔티

브가 장관회의 주제 21세기를 위한 APEC 인력 준비 를 지지해야 함.

다른 APEC fora 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APEC fora와 H RD WG와의 친밀

한 관계 강조.

APEC 관련 회의: 여성 고위 지도자 네트워크(W SLN)는 겹치는 주제들간의

협력을 주장하고 특히 성 인식 강조. 일단, W SLN는

SM E, IS T, HRD와 협력 사업 시작. APEC 경제 지도자들

은 여성과 청년들한테 강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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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사무국: 프로젝트 자금을 신청하는 제안서들은 반드시 프로젝트 제안

서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 교류(UMAP): 모든 A PEC 회원국으로 UMA P 회

원을 확장. UMAP 사무국 형성 이

전에는 일본, 호주, 태국이 책임

관리.

APEC 연구 센터: 창립된 홍콩 연구 기관에는 7개 유관 기관으로 형성됨.

일본-APEC 교육·훈련 협력사업(JAPET): 회원국의 참여가 미비해 참여 확

인(일본).

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올해부터 8개 회원국으로부터 직업 훈련 연사

실시(한국).

APEC 기술 교류와 SME 훈련(ACTETSME): 필리핀은 ACTETSME의 형성을

발표하고 APEC 사무국 홈페지

와 연결함은 공포함.

APEC 지속 발전 장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 프로그램과 활동 강

조(필리핀).

APEC LMI 데이타베이스: LMI 로고·팜플렛 및 시청각 프레젠테이션이 인

테넷상에서 쌍방향적으로 표시.

SME 장관회의: 장관들은 민간 부문, APEC SM E 액션 프로그램, 여성 경영

자, 지방에의 SM E의 참여 환영.

APEC 교육 지도자 이니셔티브: 미국은 A PEC 연구 기관이 14국가에서 형성

했고 4 회원국은 설립 의도 확인. 교육 재

단은 1억불 기금 획득 절차중.

APEC 경영 지원자 프로그램(BVP): 태국은 APEC BVP 조정 사무국 방콕에

설립 발표.

BMN 네트워크: 이질 문화 경영의 중요성 확인 및 네트워크의 5주제를 수행

하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게 분류해서 이행함.

교육 포럼: 교육 재단 프로젝트의 검사 및 추천 확인 작업 이행. H RD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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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초안 매년 워크 플랜 작성 제안.

H URDIT 네트워크: 매년 초안 워크 플랜을 작성을 지지하고 SME 관련 프

로젝트에 관심 표현.

N EDM 네트워크: 성 및 현재 두각 되는 논지들도 중간 기간 전략 우선순위

초안 선언서에서 반영 필요.

노동시장 정보 그룹(LMIG): LMIG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LMI 데아타베이

스의 지속적인 개발, 회원 경제국의 용량 수립,

기술과 자격의 상호 인정 등. 노동시장의 효율

성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에 LMI가 기여

할 것임.

SME 조정위원회: SME 이니셔티브와 H RD WG의 중요도, 워크플랜, 조직

검토의 맥락에서 SME 정책 형성 조정과 정보교환의 개

선 필요.

지속발전 조정위원회: 지속 발전 활동에 관한 정보를 H RD WG 및 APEC

fora에 보급 동의.

평생학습 조정 위원회: 평생학습을 5개 주요 주제인 법인 부문의 HRD, 뉴

미디어, 성 논지, 기관 및 하부구조, 평생학습의 정

당으로 확인.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간 초안 워크플랜: 중간 기간 전략 우선순위도 매년

초안 워크 플랜에 반영되고 성과

측정 및 검사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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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퀘벡 (캐나다)

일 시: 1997년 5월 26-29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8국가)

의장국: 캐나다

2. 토의 주요 의제

지도자들의 우선 순위인 인적 자본 개발에 있어서 H RGWG의 조정자의

역할 강조. 조직 검토와 성과 측정 실무그룹 들의 각 프로젝트, 회의, 실무

그룹 검토.

3. 주요 토의 내용

APEC 사무국: APEC 재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정책인 사전 지불

정책에 관해 발표.

APEC fora : H RD 관련 중요 주제로 SME 정책급 회의, 산업 과학과 기술

WG, 정보통신 WG, 무역 추진 WG, 무역과 투자에 관한 위원

회, 기준과 일치성에 관한 분과 위원회 등.

성과 측정 업무그룹: 미국이 발표한 H RD WG의 프로젝트 관리강화 지침

에는 APEC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 관리와 효

능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등장. 수정 개선

작업을 위해 회원국의 제안을 받고 있고 APEC 사무

국의 재정 지침과 일치성을 확인.

조직 검토 업무그룹: H RD WG의 기본 구조와 네트워크, 프로젝트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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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 10가지 추천 사항 제안. 각 경제국은 선도 기

관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지도 강화. H RD WG 회의에

정책과 프로젝트 결과에 전체 주제 토의 첨가 가능 여

부 제안.

BMN 네트워크: BMN 관련 성과 측정의 개선 방안 제시. N EDM 의 분야인

거시-사회-경제 등의 선이 불분명함. 구체적인 계획 없고

겹치는 주제를 가진 실무그룹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발전

과 SM E 관련 회의들은 해체되는 방향 제시. 그동안 BMN

네트워크는 16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5개의 주제만 다

뤘음.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주제: BMN 조정자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에 한 대표자가 이행을 제안함.

교육 포럼(EdFor): Ed For 회원국은 각 경제국내의 균형을 위해 교육과 노동

시장 관련해서 협동 연구 필요.

N EDM 네트워크: 조직 검토 실무그룹과의 반향으로 초점을 노동, 성, H RD

분야의 제도화 역량 수립에 맞춤. 네트워크의 관심사로는

생산성, 경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위치를 잃은 인력,

근무환경 안정과 건강, 임금 및 근무 시간, 노동 관리 관

계 등이 있음.

SME 관련 주제: SME 관련 한 국가가 걸치는 주제 조정 역할을 이행하도록

제안.

H URDIT 네트워크: 조직 검토 실무그룹 추천들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관리

강화 지침으로는 실질적인 이익, 프로젝트 정보의 원천,

평가 절차 모두 지침에 구체화될 것을 권함.

평생 학습 관련 겹치는 주제: 조직검토 실무그룹의 추천을 동의함.

노동시장 정보 그룹 보고서(LMI): TILF 제안서에 APEC 노동시장 정보와 데

이터베이스 프로젝트까지 자금이 확장됨.

조직 검토업무그룹에 의한 추천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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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함.

HRD 장관급 계획위원회: 장관회의의 주제로 신 환경과 도전에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 임. 장관회의 하위주제로 선도 국가인

미국이 학습과 직업의 관계 양성 , 한국이 협력

과 참여로 기술 개발 개선 , 필리핀이 인적 자원

발전에 노동과 관리 참여 촉진 등을 실행. 청년

워크숍: H RD WG은 일/ 학습 교류 기회에 관한

전자상 기초책자를 만들려고 청년들 요구. 각 경

제국은 청년들이 어떻게 H RD WG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 제안.

주요 사업: H RD BMN 프로젝트 국제 자격 보증 시스템은 무역과 투자

하위 위원회 프로젝트의 기준과 일치성을 협동 연구 방법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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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발리(인도네시아)

일 시: 1998년 1월 19-22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8국가)

의장국: 인도네시아

2. 토의 주요 의제

각 실무그룹 및 네트워크들의 방향이 중간 기간 전략적 우선순위 및 정

상·장관·각료들의 지시와 일치성을 검토 추진. 경제 위기에 대응 방안 모

색.

3. 주요 토의 내용

의장 보고서: 98년부터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H RD WG 의장이 전환. 97년

에는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보 교환, H RD 논점에 관한

전략적인 분석과 예상, 97.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H RD

장관회의를 원활히 준비함. 97.1월에 시드니에서 8개의 중간기

간 전략 우선순위가 채택됨. 97년 몬트리올에서 조직 검토 실

무그룹 보고서가 채택·실행됨. 더욱이 97년도에 H RD 프로

젝트 관리 지침이 발전·채택됨. 97.5 월에 종합적인 프로젝트

평가·등급·승인·절차가 개시됨. 98년도 의장의 과업으로는

H RD 관련 APEC 경제 지도자, APEC 장관, H RD 장관들의

지침에 부응하도록 적절한 방향 제시 및 현재 활동들을 평가

하는데 목적이 있음. APEC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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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가만하여 시야를 넓게 봐야함.

제2차 H RD 장관회의 보고서(한국): 주제를 신 환경과 도전에의 인적자원

발전 전략 에 초점 맞춤.

- 하위 주제 학습과 직업의 관계 양성 에서 H RD WG은 1. 신기술 사용

으로 질적인 교육과 훈련에 접근 개선, 2. 노동시장 정보에 접근해서 올

바른 직업, 취업할 수 있는 선택, 3. 학교에서 직장의 과도기에서 평생교

육을 위해 협력 확보, 4. 학습· 훈련·경력 간에 효과적인 관계 개조,

5. 학교에서 직장 및 평생학습의 과도기에서 청년들이 기술과 지식을 획

득하는 다양한 통로 모색(인턴 및 스승...) 등을 강화.

- 하위주제 협력과 참여로 기술 개발 개선 에서는 1. 신입사원들을 위한

효율적인 훈련 방법과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원들의 기술 개선 방안 모

색, 2. 기술 발전을 위해 정보와 경험 수집·공유 방안, 3. 연사·선생

님·행정사원 개발 방법과 보유 등을 격려함.

- 하위주제 인적자원발전의 노동과 경영 참여확산 에서는 각 회원 경제국

의 노동, 경영, 정부의 대표가 훈련·기술 개발·기술사용 등의 견해 교

환 추진.

- 장관들은 이어서 회원 경제국들의 교과과정 개발 능력 증진과 평생교육

시스템의 협동연구 보증 방향 제시.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 촉진. APEC

H RD은 APEC 청년 기술 캠프 제안을 환영함. APEC fora : APEC fora

활동들 중 H RD와 관련된 것은 지속적인 발전에의 APEC 환경 정관 회

의, APEC 교통 장관 회의, APEC SME 장관회의 등이다. APEC 경영

조언자 협의회에서 H RD 관련 공동 성장과 IT 교육 이니셔티브 제안.

교 통·정보통신·산업과학과 기술 실무그룹들이 H RD 관련 논제에 집

중하고 있으므로 연결망 설립 모색 추천.

APEC 사무국: 6개 제안서가 APEC 운영 계산서에서6개 제안서 인적 자원

책임자 (CH RO) 네트워크, 직업 연사 기준과 방법 형성,

H RD 정책 형성에의 지불 및 미지불 관계, APEC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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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생산성,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APEC 자바 기술 기

반 훈련, 인적자원 관리의 APEC에의 청결 제품 소용 등이

채택됐음.

WG의 새로운 서류 분류 지침으로 이제부터는 사무국에 전

자 형태의 회의 서류들만 받아 APEC 사무국 홈페이지로

전송함. 96년도 H RD WG 프로젝트 지출금은 81.82 %에 도

달했음.

네트워크 조정자: 네트워크 조정자들은 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를 8가지

중간 기간 전략적 우선순위와 APEC 정상·장관 ·각료들

의 지시에 맞춰 개발·순환했음.

BMN 네트워크: BMN 의 5가지 주제들은 모두 H RD WG의 중간기간 전략적

우선순위와 정상들의 지시와 일치함. 이런 노고가 경제 위

기의 단·장 기간 해결 방안으로 작용 할 것. 국제 자격 보

증 시스템(IQAS)을 기준과 일치 하위 위원회(SCSC)와 무역

과 투자 위원회와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했음.

교육 포럼(EdFor): 세 전략적인 주제 주요 과목에서의 질 높은 수업 제공,

교육 제도의 성과를 검사 및 개선하는 방안, 인적자원 발

전을 위해 정보 및 개인의 교류 등에 제안서들을 검토함.

EdFor 활동들과 중간기간 전략적 우선순위와 정상·장

관·각료들의 방향과 적합함 확인 작업중.

노동시장 정보 그룹 (LMI): LMI 그룹의 방향은 각료들이 지시한 직장, 취

업, 교육, 훈련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맞춰 시행중. APEC LMI 데이터베

이스로 다양한 정보와 활동을 국제 기준에 맞

춰 제공. 재능 수립과 APEC 노동 시장 경향을

조사 중.

N EDM 네트워크: 진행 활동들이 현재 주제 노동 시장 논제, 근무 환경과 노

동 생산성, 성 평등 등에 맞는지 확인. 여성 참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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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원에서 APEC H RD WG과 네트워크에 명백히 고려

대상이 되도록 제안. N EDM은 현재 APEC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금융조건을 토의.

H URDIT 네트워크: 8가지 중간 기간 전략적 우선순위와 APEC 정상·각료

들과 동의하나 확인. 8개 중 5개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중기 우선순위와 일치함. 네트워크는 H URDIT의 미래

방향을 잡기 위해 임시 실무그룹을 형성. 매래 방향은

기술·직업·교육·훈련의 승인·인정·보증 시스템이

개선과 노동력 이동, 기초 교육과 평생 교육에 맞는 훈

련과 교육 정책 그리고 실습과 프로그램 활성화, H RD

용량을 SME의 기술 변화에 적응, 변천하는 경제 조건

과 같이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 등에 대응하도록 청년,

여성, 장애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관들 강화, 인터넷과 전

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과학 기술 변화에 적응·흡수

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춤.

청년 이니셔티브: WG회의에 청년 대표들도 모여 만든 전자 기초책자의 장

점들 중 이질 문화 이해, 취업, 경험 등에 논의.

WG 관리 문제: 조직 검토 실무그룹에서는 H RD WG은 더 이상 겹치는 주

제에 관여 및 연락관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이 활동들을

이끄는 것으로 할 것. SM E와 지속적인 발전 관련 활동들

에 A PEC f ora 안에서의 체계적인 연락망 구축 필요. 필리

핀이 SM E, 미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캐나다는 평생 학습에

초점을 둘 것.

97년도에 새로운 프로젝트 검토 절차 방식이 나옴. 초안 제안서의

이른 분배, WG 회의 이전에 회원국들이 검토, 네트워크가 처음

평가·등급 매김, WG의 5등 안에 드는 경제국 확산, 채택된 프로

젝트 5개를 BAC에 전송 등이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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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개발한 H RD WG 프로젝트 관리 지침의 소중함 주장. WG

내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결과의 개선된 정보 보급 필

요. 미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98년 연간 플랜: 연간 워크 플랜 초안에 H RD 각료들과 APEC 정상들은 교

육과 기술 축적,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과도기, 여성과 청년

참여 등을 포함해야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함. 또한 8가지

중간 기간 전략적 우선순위의 틀에 맞춰. H RD WG은 신

기술과 인적자원개발이 98 APEC의 우선 순위 과업이라

H RD WG 역시 ISTWG와 협동으로 과학과 기술 산업을

조사해야함.

경제·금융 위기 이니셔티브: APEC 지역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N EDM 네트워크에 임시 실무그룹 생성. 시

급히 개요, 자금, 조정, 시간 등을 고려해서

경제 위기에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 실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세미나, 긴급

함을 토대로 BA C에 자금 제안서 제출,

N EDM을 이행 중이던 4 경제국이 일단 임

시로 조정하고, 다음 개최될 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세미나 준비를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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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타이페이 (중국)

일 시: 1998년 6월 16-19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8국가)

의장국: 중국

2. 토의 주요 의제

APEC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 H RD WG의 역할 강조. APEC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글로벌한 개념으로 H RD WG의 임무 확인. SOM 및 정상회

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3. 주요 토론 사항

APEC 사무국: APEC 경제 장관들은 경제 위기 안에서 사회의 충격을 논하

고 사회 안전망 강화 주장. 다른 APEC fora들도 H RD 관련

논제들에 하위 위원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점을 맞

춤.

APEC 관리면에서는 H RD는 H RD가 실시하는 프로젝트 수에 비

해서 프로젝트 진행과 평가 보고서에 있어서 미비함. H RD WG

프로젝트 자금에 있어서 송장 제출 날짜에 가까움. H RD WG의

홈페이지 변동에 대해 알리고 계속 최신 정보화하고 싶은 경제국

가들 초청.

진행 사항: 98.10월에 APEC 여성 각료 회의 마닐라에서 실시, H RD 관련

SME의 초점은 필리핀이 발전 사항을 논했고, H RD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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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미국이, 전자 기초책자는 캐나다가 담당하는데 APEC 사

무국 홈페이지 안에서 가장 접속이 많음.

BMN 네트워크: 태국이 경영 자원 프로그램 (BVP), 기술 발전 이니셔티브는

말레이시아가 발표함. 인적 자원의 사회적 충격과 경제 위

기 실무그룹에서 대응 방안 논하고 특히 기업 통치법 및

경제 부문 감독과 규제 강화 주장.

교육 포럼(EdFor): 교육 포럼도 인적 자원에의 사회적 충격과 경제 위기 업

무그룹 보고서를 논의하고 평생 학습 운동으로서 읽기

클럽을 제안함.

H URDIT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5가지 주제를 확언하고 과학·기술·산업의

지역적인 연합을 이루는 시각을 지지함. 회원국들은 한

정된 자원과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야됨. 민간/ 기업 부문에도 전문 조직의 단체 및 직장인

들한테 주의를 기울려야함.

노동시장 정보 그룹(LMI): 아시아 경제 위기, 노동시장 데이터베이스 개발

진행, 능력 개발 전략, 정보 보급 등을 논함. 각

국가의 경제 위기 상황을 논의하고 노동시장 데

이터와 웹사이트를 증가해서 노동시장 현황·경

향·정책 제공. 호주가 개시해서 계속 알맹이를

개선하고 다운로드 가능하게 설립. 데이터베이스

유지비용을 H RD WG에 신청서 제출.

N EDM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현진행 사항을 노동시장·근무 환경·노동 생

산성·성·평등 논지에 맞춰 검토함. 성 분석 기준을

H RD WG 프로젝트 관리와 성과 절차에 포함시키고

APEC 사무국 사원으로 성 훈련을 고려. 여성에 대한 고

위관리회의에서 성 과 평생 학습 이라는 주제로 결말을

지음. 인적자원의 사회적 충격과 아시아 경제 위기를 위

해서는 자원과 투자를 촉진해서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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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비공식적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와

수단 모색. HRD W G는 민간부문의 대소유자, 기업, 노동,

여성, 청년, 비정부단체 (N GO) 등에도 연결망 구축 필요.

청년 이니셔티브: 청년들은 A PEC HRD 전자 기초 책자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지도 증가에 대해 논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경제로 인

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논의.

경제 위기의 인적 자원과 사회영향 업무그룹: HRD W G이 시장 자유화의 균

형이 노동 시장 조정 정책으로 외부 쇼크 대응 방식을 조

사하라고 프로젝트 제안. HRD W G의 프로젝트 정보 보급

강화 반복. HRD W G이 A PEC 재무장관에게 기업 통치법

강화와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감독·규제 강화 주장.

HRD W G는 무역 자유화의 구체적인 분석을 인적 자원과

사회 충격면에서 검토. A PEC 과 IFI(국제재무기관)가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재무 구조조정·자원

과 투자 증진 제안. 경제 회복에는 민간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업·노동·여성·청년·N GO의 민간 대주

들과 견고한 고리 형성 필요.

H RD WG의 잠재적 제안서: 말레이시아의 APEC 기술 개발 제안서, 과학과

산업 의제, APEC 여성 각료급 회의, 무역과 투

자 위원회 등.

조직 검토 업무그룹: 조직 검토 업무그룹이 H RD WG에 상당한 진전이 있

었다고 봄. WG와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유지, 거시적

사회·경제면에서 N EDM의 네트워크의 분명한 훈령

형성, SME와 지속적 발전에 책임자 지정, 더욱더 통합

적인 프로젝트 평가 절차 개발, H RD WG회의에 실질

적이고 주제 부여, 새 회원을 위한 현황 수업 실시,

LSA C의 역할 확산 등이 과업이었음.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임시 업무그룹: H RD 프로젝트 관리 지침을 따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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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플랜, 각 네트워크와 H RD WG은 웹사이트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실시, 모든 H RD WG 출판을

주문·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 H RD WG와 네트워크

는 완성된 작업의 연간 보고서와 신문 발행, HRD 미

디어 플랜 확산, HRD W G은 기술을 통한 커뮤니케이

션을 지지해야함.

모든 프로젝트의 질은 H RD 프로젝트 관리 지침법을 사용, 모든

HRD와 네트워크 작품들은 대등한 검사 절차 실시, 프로젝트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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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샌디에고 (칠레)

일 시: 1999년 1월 26-29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총 19국가)

의장국: 칠레

2. 토의 주요 의제

APEC 인적 자원 발전은 정보·기술의 공유와 확산. 교육·노동 훈련·

인력 이동 보호·실업자 대책 마련.

3. 주요 토론 사항

SME와 지속적 발전 초점: SME 발전에서는 SME에 지역 경제 불안정과

전자 상거래의 중요성 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역할의 중요성

보고.

BMN 네트워크: 기업 통치를 조사하기 위해 경제위기의 인간과 사회 충격

실무그룹과 협동 조사함. H RD WG 절차 개선 방안으로 5

개 네트워크 수를 감소 논의. 이 맥락에 5개에서 3개로 줄

이는 것을 N EDM과 LMI가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 집중,

BMN 과 H URDIT는 기업 경영 집중, 교육 포럼은 독립적

으로 남음.

N EDM 네트워크: 많은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사회를 토대로 한 안정

망과 근무 환경 그리고 생산성의 개념의 관계의 중요성 확인.

APEC 여성 통합 실무그룹의 형성에 NEDM이 HRD W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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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관 역할 이행. LMI와 합병 문제는 반대 안 함.

교육 포럼(Ed For): 칠레에서 성공적으로 경제 변화와 교육개혁의 관계의 주

제로 실시함. 현재·미래 사업이 중간 기간 수위와 워크

플랜을 충족시키는 일괄된 가치를 인도 알림.

H URDIT 네트워크: 3차 H RD 장관회의에서는 APEC뿐만 아니라 W orld

Ban k, ADB, ILO가 자금 실용화를 위한 최대한의 유용

성과 효율성 제공 주장.

노동시장 정보 그룹(LMI): LMI의 미래 방향 제시, 데이터베이스 개발 프로

젝트 등 논의. 각 경제국은 경제 위기의 영향, 추

천 사항 발표. 정보와 자원 유효성, 기술 개발,

요구와 능력 측정, 성 토대 분석, LMI 데이터베

이스와 웹사이트의 향상, 노동 시장과 정책에 관

한 정보 보급 등을 논함.

경제 위기의 인적 자원과 사회 영향 실무그룹: 기술적 전문성과 지역적·다

국적 긴밀함을 위해 관련된 기관과 조직들과의

협력 요함.

기술 개발 행동 프로그램: 말레이시아가 계속 최신화하고 있고 공공/ 기업

부문 기술 개발 협력의 바람직한 실습 이라는 세

미나를 APEC 운영비에서 얻음.

A PEC의 여성 통합: 사회에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N EDM이 업무

그룹 접촉점으로 이행. APEC 장관회의에서는 경제 위

기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회복 및 성장에 여성

의 중요한 역할 등을 논의.

3차 장관회의 준비: 네트워크들과 조직위원회가 준비사항 점검. 회의 주제로

지역위기에 인적 자원과 사회 영향 제기 로 선택되고

하위 주제 3개 노동 시장 프로그램과 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안정성과 생산성에 기여하는 근무 실습으로 정함.

더욱이 경제 변동과 기술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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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도 확대. 경제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협력체 형성과 여성·청년·고령 근로자와 같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 요함.

관리 요소들: 97년에 만들어진 조직 검토는 튼튼한 기반이지만 근본적인 논

지 몇몇 부족하고 W G가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 요함. 호주, 캐나다, 의장은 위임 검토초안을 개발할 것.

A PEC 프로젝트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와 성과 강화 지침

이 HRD 웹사이트에 유효함.

- 165 -



제20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홍콩 (중국)

일 시: 1999년 5월 10-14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

국, 미국 (총 17국가)

의장국: 중국

2. 주요 토론 사항

APEC 사무국: 프로젝트 제안서, 진행 평가 보고서 모두 전자상으로 제출해

야함. 기업/ 민간 부문에서도 ECOTECH 활동 적극 강화.

인적자본 개발 조정보고서: H RD 관련 작업은 상당히 진행 됐으나 정부 정

책 및 각 경제국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지는 의심스러움. 비경영 부문과 성 분석

평가와 보급 역시 미비하므로 HRD WG의 더욱 강

한 역할 제안 및 WG 의장협력 강화 요함.

경제 긴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정책·전략·액션 세미나: 삭감

된 실업자를 재취업시키는 방법, 인적 자원 관리

자의 역할,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교육

실시 필요, 기업 융통성과 임금법 수정과 불완전

고용 보조 등을 논함,

공공-기업 부문에서의 기술 개발협력과 바람직한 실습: 어떤 국가도 성공적

인 공공-기업 협력을 이룰 수 있으나, 민간 부문

의 선도 역할, 산업·기술 단체의 빠른 수요, 명

확한 목표와 목적,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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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개인), 재정적인 비용 공유 유지,

성공적인 파트너와의 정보 교환 등의 요소들의

보장이 있어야함. 협력체들은 산업 요구를 충적

시켜야하고 시장 또는 수요 가동화되고, 산업 기

준을 충족하는 핵심 기술, 학교에서 지장의과도

기 보조, 교육제도 역시 보완, 경영 측면에서의

산업 참여와 자원 기증, 기술 변화와 함께 개선된 훈

련 제공 등을 유지해야 함.

걸치는 주제: SM E 핵심 접촉점에서 SM E는 지역위기 대응 방법, 교육을 통

한 향상된 경영성과, 자본시장의 개선과 이용 등을 주장. 지속

적인 발전 핵심 접촉점에서는 경제위원회, 에너지 W G, 산업

과학과 기술 W G의 활동들을 지지함.. A PEC 여성 통합 임시

업무그룹에서는 성 분석, 성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실용화,

여성 참여 등을 다룸.

BMN 네트워크: 결론으로 네트워크들은 민간과 비영리적인 부문에서 개선된

경영 능력, 견고하고 진동하는 교육 제도, 더 효율적인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 등을 각 지역의 현 수요를 잘 반영하여야

함.,

교육 포럼 (EdFor): 제2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의 주제를 21세기의 학습

사회의 교육 으로 하고 하위 주제로 학습 사회의 정보

기술 사용, 교육 방식의 개선, 교육 관리 시스템 개혁,

사람과 전문가의 협력과 교류 촉진 등을 논함.

H URDIT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수 감소에 대해 각료·고위관료들의 방향에

따를 예정.

노동시장 정보 그룹 (LMI): 최신 정보로 각 경제국의 노동시장 적응 정책과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실습을 분포함. LMI와

N EDM이 합병하는 문제에서 자세한 구조·기능

을 심사한 후 재정리해야함. 구조 검토 업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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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추진 제안. LMI 데이터베이스와 웹 사이트

유지·통합과 커뮤니케이션·보급 문제를 다룸.

N EDM 네트워크: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H RD WG 구조조정 필요 주

장. 2001년부터 일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적인

과업(프로젝트 등급과 평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이행

지지. 인적 자원 개발과 APEC 여성 통합과 협동 연구할

것. 제3차 APEC H RD 각료급 회의 주제로 인적 자원 정

책서의 유급 무급 근무 관계 를 제안하고 경제 위기의 비

공식적 농업 부문도 통합하고, 성 민감한 사회 안전망과

근무 환경 융통성 고려 주장.

주요 논제들: 비용 효용적인 구조 방향으로 이동 필요. ECOTECH의 중요성

확인하고 이중 작업을 피하기 위해 H RD-ECOTECH 조정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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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삿포로(일본)

일 시: 2000년 1월 24-28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소련, 싱가포르, 타이페

이, 태국, 미국 (총 18국가)

의장국: 일본

2. 주요 토론 사항

제3차 APEC H RD 장관회의: 주제는 뉴밀레니엄의 H RD 도전과 기회: 지역

경제 위기 영향을 제기 . 경제 의제와 H RD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국제 기구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과 정보 자원, 정부·노동·기

업·교육자·훈련자·사회단체의 생산성 높은

협력 요구.

제2차 APEC 교육 각료급 회의 준비사항(AEMM): 주제는 21세기 학습 사

회의 교육 이고 하위 주제 정보 기술, 수업 제

도, 교육 경영, 교류 확산 등이다.

H RD WG 관리·구조 검토: 비용 효율저긴 구조로 HRD W G의 5개 네트워

크에서 3개로 정당화, 개최 회의 수를 한번으

로 감소, 업무 선언서로 관리 조직 강화, HRD

W G의 프로젝트 선발 조건 개발 등을 회원국들

이 동의함.

진행 사업들: SME·지속적인 발전·여성 통합의 핵심 접촉점 원활히 진행.

UMAP, 일본-APEC 교육 훈련 교류, APEC 청년 기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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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APEC 교육 중심, APEC BVP 등.

BMN 네트워크: SME 발전과 성 문제를 BMN 선도 기관에 전달, WG의 구

조조정 적극 지지, 시장 강화 강조 등의 논지들 다룸.

교육 포럼(EdFor): H RD WG 구조조정으로 네트워크의 수3개로 감소, EdFor

에서 EDN ET으로 명칭 바꿈, 중앙 자금 프로젝트 지원의

경제국를 7개로 증가 등을 결정.

H URDIT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수 감소 동의, 생성된 네트워크의 명확한 목

표와 분야 정의 필요. 새 네트워크는 근본 가치와 기술

형성인 초등학교, 근무환경, 사회 단체 지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평가·등급

시스템 요구: 5개 제안서 까지 중앙 자금이 지원, 3경제

국이 개인 자금 프로젝트를 네트워크에 지지는 유지.

노동시장 정보 그룹(LMI): 성공적으로 APEC 경제국가의 혁신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프로젝트 완료. 각료들의 관심 분야는 미

간 부문의 취업 정보 제공과 구직자와 빈 일자리

와의 정보를 전자상 결합.

N EDM 네트워크: 지도자와 각료등의 지침에 더욱 집중, 조정, 종합적인 반

응 필요 주장. 전자상 화상 결정 과정을 논의 필요(TDM) .

지도자 각료들의 지시: 우선순위로 시장 하부구조와 경제국과 기업들의 인

적 능력 강화 등이다. 연간 워크플랜, 신 프로젝트

제안서 구상, 현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H RD 활동 시

행 등으로 각료들 지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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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APEC 인적자원 실무그룹 회의

1. 개요

개최지: 반달 세리 베가완 (브루나이)

일 시: 2000년 5월 27-29일

참가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소

련, 싱가포르, 타이페이, 태국, 미국, 베트남 (총 21국가)

의장국: 중국

2. 토의 주요 의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인적 요소 중요서이 기술 진전과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 정보 기술, 교육 제도 개선, 교육 관리 시스템 개혁, 사람과 전문성

교류 등.

3. 주요 토론 사항

현재 활동과 관리 문제: 지도자들의 지방 하부구조 발전 지시로 지방 교

육 을 우선 순위로 추진.

제4차 APEC H RD 장관회의 준비사항: 주제는 세계화 맥락에서 사회의 발

전과 풍요로움 공유의 인적자원 발전 이고, 하위 주

제로 세계화 맥락에서 사회와 경제 발전의 지식기반

사회 확립과 풍요로움을 공유하기 위해 지식, 기술, 기

능의 사용 등이다.

브루나이 각료회의: 회의 주제는 개인에게 교육과 훈련 전달 로서 기업 부

문과 훈련 부문의 결합 강조.

지속적인 발전 보고서: APEC 내에 SME 관련 프로젝트 증가. 아시아·태평

양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험, 실습, 정보,

- 17 1 -



정부·기업·노동·민간 사회간 협력과 공유 필요.

능력개발 증진 네트워크(CBN ): 처음 개최된 회의라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틀, 목적 등을 논함.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설립으로 회의 개최를 두 번

에서 한번으로 감소.

교육 네트워크 (EDN ET) : EDN ET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틀과 시간표 정

리함. 초점을 학습 사회의 정보기술 사용, 교육 제

도 개선, 교육 관리 시스템 개혁,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 강화 등.

노동과 사회 안전 네트워크(LSP) : 네트워크 제안서로 사회안전네트, 근무 환

경, 훈련 논지를 검토함. 중요한 사회 현

상으로 기술차이 증가. 훈련과 취업을 모

색하는 중년층 남성들의 불완정한 고용과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W G의 내부 구조: 구조조정 업무 그룹이 성공적으로 새 네트워크 구조 형

성. 각료들의 지시들을 이행하기 위해 규칙적인 연간 단

위로 업무 보고서 제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재

배치를 네트워크 조정자와 프로젝트 감독과 함께 검토 후 발

표 예정.

브루나이 각료회의: APEC 2000 토의 보고서 를 브루나이가 준비. 특별 회

담은 H RD 활동에 기업 부문 참여와 모든 경제국이 참

여 할 수 잇는 챔피언 프로젝트 개시 강조. APEC이

H RD에 기여를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양자·다자간의

자금투자 균형과 프로젝트 결과 보급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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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간계획

(Annual W orkplan)

※ 부록 B는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이 1994년부터 작성해 온 연간계

획(Annu al Workp an)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연간계획은 연구자가 소장하

고 있는 것(1994년, 1995년, 2000년)과 APEC 사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1997년, 1998년, 1999년)이다. 1996년에는 연간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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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간계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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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 PEC HRD 업무 계획

1.0 서론

1.1 목적

호놀룰루에서 1993년 5월에 제8차 H RD 실무 그룹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

의에서 캐나다가 제안하여 채택된 것이 있다. 그것은 9번째 실무 그룹이

APEC 사무국과 네트워크 코오디네이터, 그리고 다른 관심있는 회원들과 만

나서 작업하는 것으로 1994년 1월에 있을 회의에 대비한 기본 업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기본 업무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그룹 회원들의 숙고를 위함이다.

업무 계획은 실무 그룹 활동을 위한 전략적인 체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

들어진 것이다. 업무계획은 정부의 우선 정책과 실무 그룹 활동을 연계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업무계획은 실무 그룹 활동에 대한 실적 평가와 APEC

발전을 위한 메카니즘이다.

1.2 업무 계획에 대한 접근

업무 계획은 실무 그룹 활동에 대해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각 회원국

간 공유되는 전략적인 문서로 고안된 것이다. 실무 그룹의 업무 계획과 장

관들과 고위 관료들의 더 넓은 정책 방향과 연관이 되므로, 업무 계획은 중

요하다. 계획은 실무 그룹의 기관과 관리방식, 즉 실무 그룹의 운용방식, 실

무 그룹 활동들과 본부 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의 상황을 포함한다.

2.0 APEC HRD 업무 계획을 위한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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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 선언과 APEC HRD

1991년 11월 서울 선언은 APEC 활동들을 위한 행정적인 구조를 정립해

주었다.

이 선언에 따르면, APEC의 목적은 공동선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그럼으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

에 공헌할 수도 있고;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한 긍정적인 것들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늘림으로써 달성되고, 상품과 용역, 자본과 기

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시아-태평양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회원

국의 이익을 위해서 개방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

함이다; 가트 원칙에 저촉되지 않게 참가자들 사이에 상품과 물품, 투자를

교역함에 있어서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

서울 선언에 기초하여, 실무 그룹의 기본 목적은 상품, 용역과 자본의 흐름

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 경제 동학

(econ om ic d yn am ism)에 공헌하고 지역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경제적 협력이란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 ; 정책과 경제 전

문가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

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는 것,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에서의 일

관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 것.

실무 그룹은 상호 이익과 공개된 대화와 만장 일치(con sen su s)를 위한 노

력에 대한 합의에 근거한 서울 선언의 상호협력이라는 원칙에 동의했다 ;

협의와 다가올 리서치에 대한 의견들의 교환 ; 적극적인 민간 부문들의 관

련된 분야에서의 활동들을 장려하는 것.

2.2 시애틀 정상 회담과 APEC HRD

1993년 11월에 시애틀에서 APEC 정상들의 모임이 열렸다. 그들의 경제적

비젼 성명서에서 경제 성장률을 지속시키는 기술들을 제공하였고 예술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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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공헌하는 아이디어들을 보급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교육 향

상이 문해도를 높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APEC이 중소 기업

들에 대한 정책 대화(p olicy d ialogu e)를 강화시키기를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APEC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 교육에서의 지역적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중요 지역적 경제 문제 현안들을 연구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이고 지적인 것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

이동(labou r m obility)을 촉진시키고, APEC 지역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

히기 위함이다. 또한 정상들은 APEC 사업 지원자 프로그램(APEC Bu siness

Volu n teer Program )의 설립을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적 자원 개발

(hu m an resou rce d evelop m ent)이라는 분야에 있는 우리들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사 관리 기술들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2.3 시애틀 장관 회의과 APEC HRD

1993년 시애틀에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APEC 장관들간에 회담이 열

렸다. 장괸들은 APEC의 인적 자원 개발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관심이 훈련과 적응 필요에 특별히 강조를 두고

서 이 일에 쏟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적응은 변화

하는 무역 관행과 산업 구조 조정(in d u strial restru ctu rin g), 그리고 빠른 성

장과 기술적인 진보와 연관된 다른 경제 변화들로 인해서 필요하다.

장관들은 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의 설립에 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

했다. 장관들은 관계 관료(Senior Officials)들에게 H RD 실무 그룹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2.3.1 시애틀 고위 관료급 회의(SOM)

APEC 고위 관료들은 시애틀에서 11월 14일부터 16일 동안에 만났다. 고위

관료들은 H RD 실무 그룹이 5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워크샵과 훈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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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들을 시작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기 업무

계획의 완성과 실무 그룹 사이 또는 실무 그룹 내에서의 H RD 활동들의 협

력에 있어서 향상, 그리고 H RD의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의 계획과

실행이 시애틀 고위 관료급 회의에서 중시되었다.

고위 관료들은 각각의 실무 그룹들이 저명 인사 그룹(Em inen t Per son

Grou p )의 추천을 그들의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조사해 보기를

권고했다.

2.4 APEC HRD 비젼 제시

APEC 인적 자원 개발(APEC-H RD)의 목적은 실무그룹이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서의 인적 자원의 개발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실

무그룹은 정책과 자문를 제공하고, 관련 인적 자원 개발 쟁점들에 관한 활

동들을 책임짐으로써 APEC 장관들의 요구에 응답한다.

H RD 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

을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잘 훈련되고 유동성이 있는 노동

력(w ork force)이 필요하다. 협동과 조정을 통해서, 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

양의 인적 자원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 또한 지역적 정황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효율과 형평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도 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

는데 공헌할 수 있다.

H RD 실무 그룹은 모든 측면의 인적 자원 개발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모든

측면이란 초등(p rim ary), 중등(secon d ary), 직업 교육과 고등 교육과 훈련,

노동 시장 쟁점들과 경영적이고 행정적인 발전을 말한다. 실무 그룹의 인적

자원 개발에의 접근은 모든 참가국들이 동등하게 공헌하고 노력함으로써 이

룰 수 있는 경제적 협력 중의 하나인데, 쌍방 이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장

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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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PEC HRD 정책 제시

H RD 실무 그룹은 참가국들 사이에서 논한 인적 자원 개발 정책에 관한

쟁점들을 고려한다. H RD 실무 그룹의 사업 활동들은 자원 집중적(resou rce

inten sive)이거나 대규모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실무 그룹과 다국적

기관(m u ltilateral agencies)의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중으로 늘리

는 것(du p licate)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H RD 실무 그룹은 인적

자원에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다른 APEC 실무 그룹과 긴밀하게 공조하

여야 할 것이다.

실무 그룹의 활동들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 시설 및 설비들

을 밝히는 데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법들과 회원국들간의 협력을 창출해내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

것은 APEC 회원국들간에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

어진다.

2.5.1 최우선 정책

다음의 우선하는 영역들이 H RD 실무 그룹 주요 정책의 초점을 이룬다.

1. 회원국들이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정책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적인 기반을 발전시키는 것.

2. 교육자들의 공급을 늘리고 질을 높히는 것.

3. 산업 훈련과 발전을 강화하는 것.

4 . 기관들과 개인들이 경제적, 기술적이고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게 하는 것.

5. 지역적 노동 이동의 장애들을 줄이는 것.

- 182 -



6.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는 것.

7. H RD에서 지역적 기준들을 발전시키는 것.

8. 회원국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통합 경제(grow th incorp oratin g econ om ic)

와 환경적 고려들에 대비하게 하는 것.

2.5.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H RD 상호 협력적 접근

이러한 중요한 정책의 이슈들을 인식함으로써, H RD 실무 그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한다.

1. 인적 개발을 위해서 이미 그 지역에 존재하고 여러 활동들과 프로그램들

이 진행되고 있는 기초 시설 및 설비들.

2. 기관들의 효과적인 현재의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에 기여할

수 있게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3. 현재의 인적 자원 개발 교환(exch an ges)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 s)들.

4 . 지역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을 저해하는 현재의 장애 요인들.

2.5.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HRD 상호 협력의 이점

지역적인 상호 협력과 인적 자원 개발 정보의 교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에 이로울 것이다.

(ⅰ) 각각의 회원국이 세우는 인적 자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

에게 제공해줌으로써;

(ⅱ) 건전한 인적 자원 개발 예측에 근거한 하부 구조를 세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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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간 부문들이 H RD에서 선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ⅳ)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들에 관한 결정들을 가이드하기 위

해서 지역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 개발과 연구와 기술

동향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전략적인 정보들을 얻음으로써;

(ⅴ) 지역의 경제 흐름에 따라서 노동 시장을 유동적이고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ⅵ) 소수 민족과 집단들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깨달음으로써;

사업 경영(Bu sin ess Man agem ent) 네트워크라는 작업 프로그램과 경제 발

전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산업 기술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인적 자원 발달,

PECC국이 예측한 교육 포럼과 H RD 준비를 통해서, 실무 그룹은 지역내에

서의 인적 자원 개발 협동 연구가 증가하고 교육적 상호 협력의 질이 높아

지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력 발전은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더 넓은 발전을 위한 일들을 착수할 수 있게 해 주고, 실무 그

룹의 사업과 활동들을 APEC 포럼의 더 넓은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

로 만들어 준다.

3.0 실무 그룹의 조직과 행정

3.1 실무 그룹의 회원의 자격

실무 그룹은 모든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다. 시애틀에서, APEC은 멕시

코와 파퓨아뉴기니를 포함해서 APEC 회원국들은 지금 17개의 회원국에 달

한다. 덧붙여 말하면, 장관들은 칠레가 실무 그룹 활동들에 참가하기를 권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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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무 그룹 의장

8번째 H RD 실무 그룹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의 제안을 승인했다. 그

제안은, 어떤 APEC 회원국이 다음에 열리는 실무 그룹 회의를 주최하고 싶

으면, 그 국가가 실무 그룹 의장이 되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실무 그룹 의

장은 다음번 실무 그룹 회의에서 연설할 정치적인 이슈와 활동들에 관해서

리더의 역할과 기관의 책임을 지기로 한 것에 동의했다. 실무 그룹 의장의

수와 역할에 대해서는 9번째 실무 그룹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3.3 APEC HRD 네트워크

처음에, 세가지 APEC H RD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지금은 4번째로 교육

포럼이 이어 설립되었다. 이 보고서의 목적상, 교육 포럼을 네트워크로 언급

한다. 포럼이 아직 너트워크의 작업 운용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

을 알 수 있다.

3.3.1 네트워크

세가지 APEC H RD 네트워크는 원래 APEC H RD 업무 프로젝트 주위에서

초창기에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사업 관리 네트워크(Bu siness

Man agem en t N etw ork)와 산업 기술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 t for In d u strial Techn ology), 그리고 경제 발전 관리

(Econ omic Develop m ent M an agem ent)을 포함한다. 이 네트워크들은 반둥에

서 열린 4번째 H RD 실무 그룹 회의에서 수많은 업무 프로젝트들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네트워크들은 상당히 많은 H RD 쟁점에 관한 전문가들을 통합시키고, 그럼

으로써 연구와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메카니즘이었다. 실무

그룹은 네트워크 회의에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

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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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네트워크 조정자(Co-ordinators)

각각의 네트워크들에는 조정하는 기관이 있다. 현재 이런한 조정자들은 한

국(N EDM),일본(BMN )과 호주(H URDIT) 출신이다. 조정자들의 임기는 2년

내지 3년으로 정하였다. 8번째 실무 그룹 회의는 네트워크 조정자들을 순환

시키는 원칙과 방법을 승인했다. 9번째 실무 그룹 회의은 과도기적인 쟁점

들을 검토할 것이다.

3.3.2 교육 포럼 네트워크

교육 포럼 네트워크는 1992년에 APEC 교육부 장관들이 세운 것이다. 이

포럼은 교육에 관한 이슈들에 관해 협력하기 위한 매개물로서 설립되었다.

APEC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 정보와 사람들을 교

환하는 메카니즘으로서 포럼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포럼은 7번째와 8번째

H RD 실무 그룹 회의와 동시에 2번 열렸었다. 세번째 회의는 9번째 실무

그룹 회의과 같은 시기에 벤쿠버에서 열릴 것이다.

H RD 실무 그룹은 교육 포럼이 H RD 실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H RD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작업 운용방식을 채용하기로 합

의했다. 8번째 H RD 실무 그룹 회의은 교육 포럼에 실무 그룹의 네트워크

구성부분이지만 대등한 기능을 부여해주기로 했으며, 이것은 활동에 필요

한 APEC 기금을 모으는 데에도 적용될 것이다.실무 그룹은 또한 포럼이 교

육 정책에 대한 일치점을 찾는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

한 정보의 교환은 촉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를 보았다.

3.3.3 네트워크의 참가자들

표 참조

3.3.4 여타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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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HRD 사무국

APEC H RD 사무국은 APEC 사무국에 위치하고 있다. H RD 사무국의 역

할은 실무 그룹의 요구가 있을 때 H RD 쟁점들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의 원

천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H RD 사무국은 실무 그룹과 실부 그

룹 의장을 도와 네트워크 사업들을 모니터하고 조정한다. 사무국은 실무 그

룹에게 정보를 주어 다른 실무 그룹과 일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사무국은 실무 그룹이 발전에 뒤쳐지지 않게 해주고, 실무 그룹 활동들과도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실무 그룹이 업무 계획을 짜는 것을 도

와준다.

4.0 실무 그룹의 활동들

4.1 실무 그룹 운용 방식

4.1.1 실무 그룹 회의

실무 그룹 회의는 일년에 2번, 보통 1월과 5월에 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중장기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1년간의 실무 그룹의 방향을 정한다. 이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실무 그룹이 지난번에 처리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고위 관료들과 장관들에게 제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네트워크들은 1년동안 있을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

시 실무 그룹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실무 그룹은 네

트워크가 수립한 업무 계획을 승인할 것이다.

실무 그룹 회의에 드는 비용은 주최국 정부가 부담한다. 3가지의 아이템이

각각의 미팅에 고려될 것이다; 미협의 사항, 협의 사항과 기협의 사항이 그

것들이다. 결정이 필요한 서류를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가 있

기 한달 전에는 그 서류를 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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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무 그룹과 네트워크의 관계

네트워크는 실무 그룹의 지시를 받고 실부 그룹에게 보고를 한다. 실무 그

룹은 네트워크가 한 활동들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장려하며, 네트

워크의 연간 업무 계획을 승인한다. 네트워크들은 궁극적으로는 실무 그룹

의 이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 그룹은 APEC 장관들과 고

위 관료들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될까를 평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

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회의에서 실무 그룹은 네트워크가 제시했을지도 모

르는 정책 쟁점들을 토론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실무 그룹은 네트워크에게 구체적인 정책 이슈들을 제시하라고 요구해도

된다. 실무 그룹은 네트워크들 사이의 활동들을 조정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

다.

4.1.3 네트워크 주제(them e)의 전개

네트워크 활동의 초창기 단계에서는, 주요 목적은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 시키고, 다른 공동 활동들을 맡아 인식도를 높히는 것이

였다. 활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들은 그들의 활동들을 조직화하

기 위해서 좀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들은 그들의 활동

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제들을 만들어냈다.

실무 그룹의 비젼 성명에서 수많은 주제들이 만들어졌다. 이것들은 좀더

넓게는 APEC의 목적과 연관이 된다. APEC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에서 무역 진흥, 경제 성장과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주요한 H RD의 주

제(them e)는 다음과 같다;

(ⅰ) 중소 기업과 H RD

(ⅱ) 기업식 H RD 역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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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H RD와 지속 가능한 발전

(ⅳ) 노동 이동(Labou r Mobility)

(ⅴ) H RD를 위한 지역적 기준들(Region al Stan d ard s)

(ⅵ) 관리자 교육 능력 개발(Cap acity-Bu ildin g in Man agerial Edu cation )

(ⅶ) 비즈니스 사례 연구 개발과 H RD

(ⅷ) H RD를 위한 교과 과정 개발

(ⅸ) 외국의 직접 투자와 훈련

이러한 주제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적 우선조치들과 실무

그룹 활동들과의 연계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덧붙

이자면, 이러한 주제들은 네트워크들의 활동들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4.1.4 네트워크간의 조정과 협력

네트워크들은 그들의 협력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했다. 협력을 촉진시킨

분야는 중복되는 네트워크 회의에 관한 것들이었다. 프로젝트을 근거로 보

면, 실무 그룹은 환경을 다루는 세 개의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협동해서 문

제에 접근하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접근은 9번째 실무 그룹 회의에서 보고

될 것이다. 첨가하자면, 네트워크들은 협동해서 처리하는 중소기업(SME)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 토론한 바 있다. 당연하게도 네트워크 조정자들은 네트

워크간의 협동에서 한 자신들의 노력을, 그들이 실무 그룹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할 때,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실무 그룹이 협동을 모니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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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다른 APEC 실무 그룹과의 조정과 협동

8번째 실무 그룹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APEC 사무국이 다른 APEC

실무 그룹에서 일어난 인적 자원 개발 활동들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시애틀에서의 공동

성명에서, 장관들은 관광 부문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특별히 언

급하였다.

실무 그룹은 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

업무 계획도 이것과 동시에 수정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4.1.6 다른 기관들과의 조정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들은 가이드라인, APEC 실무

그룹 활동에 비회원국들이 참여할 경우의 규칙과 절차를 만들었다.(3.1 참

조) 다른 지역적 기관들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

무 그룹과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Cou ncil)와

의 관계가 밀접했었다. 실무 그룹 회원국들은 PECC의 H RD 전망을 위한 필

요한 자료들을 주면서 PECC와 일했었다.

6번째 실무 그룹 회의에서, 실무 그룹이 다른 지역적 기관들과의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임무에 있어서, 실무 그

룹은 APEC 사무국의 H RD 프로그램 디렉터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4.1.7 민간 부문 포함

시애틀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장관들은 APEC 활동에서 민간 부문을 포

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특히 실무 그룹 활동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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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노력이 실제 세계 도전과 기회에 연관이 있다는 것

을 확실하게 한다. 장관들은 늘어나는 민간 기업이 APEC에

포함될 것을 권했으며, 각각의 실무 그룹이 민간 기업에 그

들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명했다.

실무 그룹은 수많은 분야에 민간 기업이 포함되어 온 것을 지적할 수 있

다.(4 .2 참조) 비즈니스 경영 네트워크(Bu siness Man agem ent N etw ork)와 산

업 기술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H u m an Resou rce Develop m ent for

In d u strial Techn ology)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들은 민간

기업을 그들의 활동에 성공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

4.1.8 기금

APEC H RD 활동들은 참가국들의 기금에 의존해왔다. 조정 기관의 주최국

정부는 네트워크 일상 경영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경영비용을 부담한

다.(H ost governm ents of co-ordin atin g in stitu tion s p ay for costs associated

w ith establish in g the d ay-to-d ay m an agem en t of n etw orks.)

7번째 실무 그룹 회의에서, APEC Cen tral Fu n d 확보를 위한 제안의 기준

은 다음과 같다;

a) APEC 기금을 구하는 제안은 네트워크 발전의 초창기 단계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b) 제안은 네트워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실무 그룹의 승인을 고려해야 한

다.

c) 실무 그룹은 승인된 제안을 APEC 사무국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4.2 과거, 현재, 미래의 실무 그룹 활동들

다음은 실무 그룹 활동의 목록이다. 별표는 민간 부문이 참여한 사업들을

나타내고, 이탤릭체는 APEC 기금을 구하는 사업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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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완성된 사업들

(ⅰ) 연구

표 참조

(ⅱ) 참고 서적

4.2.2 진행중이고 계획에 있는 사업들

5.0 APEC 기금

5.1 최근의 진전 상황

시애틀 회의에서, 장관들은 200만 US 달러가 되는 1994년 APEC 예산을

승인했고, 쓰여지지 않은 1993년도 기금을 고위 관료 회의가 승인한 1994년

지출에 사용하기로 했다. 장관들은 또한 고위 관료들이 재정적 운용과 행정

을 위해서 일련의 척도를 실행한 것을 승인했다. 주요한 혁신은, 고위 공무

원들에게 작용과 예산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 행정 위원회를 설

립한 것이다.

회계연도에 할당되어 쓰인 기금(1992) 0

현재의 회계연도에 할당된 기금(1993) $ 217.500

이전의 회계연도에서 남은 기금(1992) 0

현재의 회계연도에서 쓰인 기금(1993년 9월 30일 현재) 0

다음번 회계연도를 위해 제안된 기금 (1994) $ 23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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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PEC 기금에 적용되는 APEC HRD 사업들의 예산적 지위

다음은 APEC 기금의 예산적 지위이다.(모든 수치는 US 달러) 4 .2는 APEC

기금을 구한 APEC H RD 사업들을 포함한다.

6.0 업무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과정

실무 그룹 의장은 실무 그룹의 업무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해서 1월 실무

그룹 회의에서 초안이 검토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업무 계획을 수정보완할

때에는, 실무 그룹 의장은 이해 관계가 있는 실무 그룹 회원들, 네트워크 조

정자들, 교육 포럼의 장과 긴밀하게 일해야 한다. APEC 사무국의 H RD 프

로그램 디렉터가 실무 그룹 의장이 수정보완하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 1월

실무 그룹 회의 후에, 실무 그룹 의장은 실무 그룹이 일년동안에 제출할만

큼 네트워크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요 정책 분야들을 통합할 것이다.

9월에는, 네트워크 조정자들과 교육 포럼의 장은 실무 그룹 의장에게 네트

워크와 교육 포럼 프로젝트가 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정보완에는 조정

이슈들에 관한 것과 민간 기업이 포함된다는 것이 들어있어야 한다. H RD

프로그램 디렉터는 매년 다른 APEC 실무 그룹들과의 조정에 관한 보고서

를 수정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결국, 실무 그룹은 2년 내지 3년의 전략적 정책 초점을 수립해야 한다. 이

초점은 집행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이며, 집행적인 고려에 따른 정책 산출

물이 나오게 고안될 것이다. 정책 론적 보고서는 현존하는 정책 제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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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간계획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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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인적자원개발 업무 계획

1994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린 6번째 각료회의에서,

장관들은 인적자원개발 기본틀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목적, 원

칙, APEC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우선하는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

다. 선언에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 RD-WG)이 APEC 인적자원개

발에 대한 매년 업무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다. 이 업무 계획에서는

H RD 활동들이 APEC에서 우선한다는 것이 쓰여질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기술될 것이라는 거다.

Ⅰ . 목적

선언문에서도 기술되었듯이, APEC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경제 성장과 발

전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획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과 무역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공적 부분이거나

민간 기업에서 현재와 미래의 관리자들,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에게 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적절한 경우에는, 목적은 APEC 장관들에게의 정책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Ⅱ . 원칙

APEC H RD는 다음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1. 아시아 태평양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고, 경제 성장과 발전의 목적 중의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삶

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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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은, 빈곤을 완화하고 고용을 늘리고 일

차적, 이차적, 직업적 교육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 과

정에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얻어내는 데에

공헌한다.

3. 인적 자원 개발을 하려면 공적 부분, 민간 기업들과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4 . 인적 자원 개발에 지역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경험과 상황이

다양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1. 인적 자원 개발은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집중

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넓은 개념이다;

2. 경제, 사회, 정치적 시스템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3. 공적인 섹터는, 공적인 섹터와 민간 기업 둘 다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가

이드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쟁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교

역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맥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5. 인적 자원 개발은 대부분의 APEC 위원회들과 실무 그룹들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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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접근과 전략

업무 계획의 주요한 목적은, 조직과 사람들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인 경

제와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생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업무 계획을 실증하는 것은 주요 경제 섹터에서 더 많고 더 좋은(m ore

an d better) 훈련을 향한 전략이다. 이러한 더 좋고 더 많음(m ore an d

better) 이 우선한다는 것은 노동 시장 적응 전략과 H RD 경향과 필요에 대

한 예측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좋고 더 많은(m ore an d better)

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향상된 교과 과정과 교육 테크닉에 우선권을

두는 것과 학생들과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국제적 유동성(in tern ation al

m obility)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SME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

요한데, APEC 지도자들은 이것에, 전문 기술의 이동과 경제 하부 구조는

물론이고 경영과 전문적 기술을 강조하는 승인을 포함시켰다.

APEC 관료들이 인정한 7가지 우선하는 것들은 다음의 4가지 전략을 포함

한다;

1. 공급을 늘리고 관리자들, 기업가들과 교육자들/ 훈련자들의 질을 높히는

것;

2. 사람이 일하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산업적 훈련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

그램을 고안함으로써, 기술 부족과 실업을 줄이는 것;

3. 관리자와 다른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련해서 교과 과정, 가르치는

방법과 교육 자재의 질을 높히는 것; 그리고

4.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 것.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 개발 경향을 잘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역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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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생산적인

기관과 개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관리자들의 공급을 늘리고 질을 높임으로써

->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기술 부족을 줄임으로써

-> 교육자재의 질을 높임으로써

->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늘림으로써

필요하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 모두를 위한

질이

보장된

교육

▲ 지역적

노동

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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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우선하는 것들

관료들이 중시하는 인적 자원 발달에서 우선하는 것들에 근거해서,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모두에게 질 높은 기본 교육을 하기 위한 규정

질 높은 교육을 모두에게 하는 것은 지역의 수입 수준과 분배, 그리고 지역

사람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질 높은 교육은 APEC 경제

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모두에게 기본 교

육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질 높은 노동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

며, 사람들의 능력을 증대시켜 변화하는 기회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다.

APEC 지역 내에서 교육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법이나 비

공식적인 방법으로든, 기본 교육에 지식, 기술과 태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

켜야 한다. 이러한 지식, 기술, 태도는 평생 교육, 직업 교육과 개인의 전체

적인 발전을 위한 넓은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단기와 중기로, 세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해야 한다.

a . 교육에 있어서, 질 높은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자재를 계

발해라. 이러한 것은 수학, 과학, 언어와 직업의 전문적 준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1995부터 1996년에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일이 포함된다.

1. 초등과 중등 수준에 있어서의 과학 교육을 개선시키는 것(EDFOR);

b .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개인과 기관의 능력을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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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1995부터 1996년에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일이 포함된다.

ⅰ. APEC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교사 연수 모델(EDFOR);

ⅱ. APEC 2단계에서 교육 통계를 개선하고 늘리는 것(EDFOR); 그리고

ⅲ. 교육 시스템 결과 측정(EDFOR).

c. 회원국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APEC 지역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라.

이러한 목적을 1995부터 1996년에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일이 포함된다.

ⅰ. APEC 지역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EDFOR).

2. 인적 자원 개발 경향과 필요를 건전하게 예측하기 위한 지역

노동 시장 분석

인적 자원 개발 경향과 필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적 자원 개발 경향과 필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와 장기 동안에 노동 시장에서 최근

생겨나는 기회들과 장애들을 내다 봐야 한다. 그래야 APEC 회원국들이 그

들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들에 대한 향방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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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노력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APEC은 3자간 자원(tr ip artite resou rces)과 태평양 경제 협력 협의회(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Cou ncil)의 전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a . 관련 자료들을 더 모으고 확장(d evelop m ent)시키는 것;

b .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전망(ou tlook);

c. 제조업에서의 기술 부족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d . 인적 자원 정책 쟁점들을 발표하기 위한 1996년 장관 회의.

처음 두 가지는 N EDM이 PECC와 함께 맡을 것이며, 세 번째의 것은

N EDM가 H URDIT와 함께 맡을 것이다. 모두 정책 권고가 포함될 것이다.

3. 경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경제 영역에서 관리자

들, 기업가와 다른 교육자들/ 훈련가들의 공급을 늘리고 질을 높이

는 것.

관리자와 기업가 인적 자원 질은, APEC 회원국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인자이다.

현재 BMN 업무 계획의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과 SME 관리에

관한 사업와 관리 교육과 발달에 관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면서, 이것에 우

선권을 두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APEC 지역에서의 SME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SME 관리자들과 기업가들의 발전과 훈련을 돕는 활동이 특별히 강조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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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경제에 대한 관리,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협동해

서 해야 할 것이다.

APEC H RD 활동에는 현재 관리 실행(cu rren t m an agem ent p ratices)에 대

한 평가, 갭의 인식과 훈련 자재들을 배포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장 좋은 관

리 실행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 사람이 일하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산업적 훈련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고안함으로써, 기술 부족과 실업을 줄이는 것.

노동 생산성과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APEC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하

고 동등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노동 유연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기술 발전이 점

점 더 필요해지는데, 유연성 있는 노동력(a flexable w orkforce)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 기회들에 적절히 반응하여 최근 출현한 경계 없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회원국간에 교육과 훈련 발전 정책들, 전략들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교환을 늘리는 데에 협동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훈련

전략에 관한 자신들의 경험을 말이다.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은, 기술 표

준(skills stan d ard s)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APEC 기술 표준 시스템

(skills stan d ard s system )을 확립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회원국들은, 자신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범위 내에서, 능력

을 증대시켜 전문적 직업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프로

그램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관리자와 다른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련해서 교과 과정,

가르치는 방법과 교육 자재의 질을 높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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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다른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련해서 교과 과정, 가르치는

방법과 교육 자재의 질을 높히는 것.

단기적으로, APEC 회원국들은 전문 능력 기준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하려

고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에의 투자와 유동성

(m obility)을 증가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6. 회원국과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

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 것.

APEC 내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진다면, 회원국간에 노동력 이동의 기회와

양이 늘어날 것이며, 지역 성장과 연관이 있는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다.

1995년에서 1996년 사업에서 우선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a . APEC 지도자 교육 이니셔티브(APEC Lead ers Edu cation Initiatives)

의 발전, 특히 풀브라이트와 UMAP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여타

다른 사람 교류를 통해서 APEC 연구 센터와 APEC 학자 프로그램을 설립

(establishm ent)하고 강화하는 것.

b .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적 기준들을 개발하는 것. 특히, 관

광, 통신업과 경영 훈련 영역에 있어서.

c. 지역적 노동 이동을 촉진하는 것. 첫 번째 예로, 엔지니어

(en gin eerin g)와 회계(accou ntin g)와 조사(su rveyin g)에 관한 자격을 서로 인

정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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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과 사람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의 빠르게 변하

는 경제와 기술 변화에 직면해서 생산적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준

비하는 것.

이것은 앞서 말한 항목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었다. 앞의 항목들의

결과/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회원국들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서 파생하는 변화 과정을 기관들이 잘 다루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프

로그램이나 사업에 특히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를 들면, 변화에 걸림돌

이 되는 장애물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 또 다른 예로, BMW에 의해 수

행되는 사업들과 목록에 나타난 다른 네트워크들의 사업들.

인적 자원 개발에서 필요한 것이 회원국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가 발생한다. 각각 다른 H RD 이니셔티브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특수한 사

회-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회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이

다. APEC 지역에서 회원국들이 점차로 자유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을 함에

따라, H RD 개입 수단을 좀 더 자신들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실행할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잘 맞는 H RD 정책 개입 수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회원국들의 능력을 쌓아 올리는 데에, 좀 더 많은 노

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H RD 정책과 각각의 APEC 회원국들의 프로그

램에 관한 좀 더 많은 정보 교환과 협동 조사 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별히, 다음의 영역에서;

a . APEC 회원국들이 정책 분석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가장 효과적

인 실행(p ractices)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 기반을 개발하는 것;

b . 지역적 노동의 이동을 저해하는 방해물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c. H RD 지역 표준을 개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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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부가물

참고를 위해, 2개의 부가물이 있다:

1. 부가물 1은 APEC에서의 현재 승인된 H RD 활동들을 보여 준다; 그리고

2. 부가물 2는 APEC H RD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나온 우선하는 제안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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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현재 실시 및 승인된 사업, APEC HRD

실무그룹 (부록1)

1 : 질 높은 기본교육
2 : 지역 노동시장 분석
3 : 중소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훈련 관리
4 : 작업(W orkin g Life)의 모든 단계를 위한 훈련
5 : 교과과정, 교수, 학습교재 향상
6 : 학생 및 훈련생의 이동 향상
7 : 변화 과정에서의 생산성

ED FO R 1 2 3 4 5 6 7

학교교육통계(단계1) × ×

수학 교과과정 개발 및 성취도 기준 × × × ×

후기 중등교육에 대한 자원 배분 × ×

학교에서의 정보기술 × ×

교사 훈련 및 전문성 개발 × × × × ×

초등 및 중등단계 과학 교과목 교수방법 향상 × × × ×

교육관료 교류 × × ×

문화의 상호 이해 증진 × × × ×

교육 시스템의 수행 평가 × × ×

21세기 고등교육을 위한 교류 × × ×

대학과 산업 협력의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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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RD IT 1 2 3 4 5 6 7

중소기업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

OJT를 통한 노동력 향상 ×

선진 제조업에서 우수 관행 조직 비교 연구 ×

산업기술숙련 훈련과 향상을 위한 작업형태 개발과
혁신

×

APEC 회원국의 숙련 부족 평가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업환경기술 ×

식품산업에서의 APEC 인적자원개발 × ×

최신 기술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워크샾 × ×

APEC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심포지움

× ×

H RD Outlook 및 HRD 전략 ×

아날로그-디지털 설계에 있어서 H RD 정책과 필요 × ×

N ED M 1 2 3 4 5 6 7

교육 및 훈련에서의 성평등 × × × × ×

H RD와 빈곤에서 벗어나기 × × × × ×

경제적 충격과 환경 ×

중소기업을 위한 HRD × × × ×

산업구조의 변화 × × ×

사회경제적 발전에서의 HRD와 여성 × × × ×

협력적 노동시장 연구 × ×

인적자원개발과 산업 발전 × ×

APEC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수행력 구축, 개발협력 × × ×

협력, 전략적 협조, 그리고 기술 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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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N 1 2 3 4 5 6 7

산업 환경 관리 ×

지소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

비교문화(cross-cultu ral) 사례 연구 × ×

질 향상의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

인터넷에 대한 비교문화적(cross-cultu ral) 영향 × ×

비교문화적 맥락에서 조직 전략과 HRD 연계 × × ×

기업관리 교육을 위한 능력 × ×

다른 문화로의 기술 이전 × ×

고용자 지원 훈련 및 개발 × × ×

EDZ 고위관리 훈련 × ×

고급경영 프로그램 교육 네트워크 × × ×

APEC 최고관리자 세미나 × × ×

중소기업에서의 리더쉽 ×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전략 평가 × × ×

중소기업을 위한 HRD 심포지움 × × × ×

APEC에서의 협력 변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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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무그룸 1 2 3 4 5 6 7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1 2 3 4 5 6 7

적조/ 유독 물질 처리 사업 ×

UN CED 후속 작업 ×

관광실무그룹

H RD 프로젝트 ×

지역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자원 이용에 대한 장애 조사 ×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기술 훈련 ×

어업실무그룹

어업 생산물의 위생 및 질 기준 ×

지속가능한 새우 식문화 ×

통신실무그룹

인적자원 프로젝트 ×

인적자원 프로젝트2 ×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평가 기술 ×

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외의 여타 실무그룹의 H RD 프로젝트들은 해당

실무그룹으로부터 더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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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우선사업에 보고될 향후 H RD 활동계획 (부록2)

1 2 3 4 5 6 7
S
L

주도국
/ 기관

일정

개시 종료

교사 및 교과과정 개발 × EDFOR 1995 1996

측정시스템 실행을 위한 자료 향상 × EDFOR 1995 1996

HRD 아웃룩 발간 × L
PECC &

/ N EDM
1995 1996

APEC 회원국의 숙련부족 평가 × S H URDIT 1995 1996

인력장관회의 × S RP 1996 1996

평생교육과 숙련 개발 ×
Cross-

Netw ork
1995 1996

조직내 환경 이슈 관리 × S BMN 1995 1996

훈련 교재의 부족 확인과 선택적 개발 × S BMN 1995 1996

산업기술환경을 위한 H RD × H URDIT 1995 1996

능력있는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시스템
건설

× L 한국

현재 대두 중인 고급기술에 대한 고등
교육 및 직업교육에의 투자

× L ALEI 1995 1996

직업 숙련을 위한 우수 사례 × H URDIT 1995 1996

관광 분야에서의 H RD 지역 표준 개발 × S Tourism 1996

공학, 회계, 조사의 자격 상호 인정 × S 호주 1995 1996

새로운 리더쉽 사례 연구 × S BMN 1995 1996

HRD 정책개입 측정 설계 및 이행 능

력 개발
× S

RP/
N EDM

1996 1996

APEC 외환 교환 및 APEC 관련 연구 × L
EDFOR/

ALEI
1995 1996

APEC 기업인 연례 또는 반년 모임 × L
PRC/
BMN

1995 1996

아·태 지역 중소기업 및 HRD 국제화 × L N EDM/
일본

1995 1996

아·태 지역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우수 사례

× L N EDM/
호주

1995 1996

주: 숫자는 연간 사업계획에 있는 우선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냄.

S - 단기

L -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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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S
L

주도국
/ 기관

일정

개시 종료

경제 및 환경 도구 : 정책 자문인 및 관

리자를 위한 EDM 훈련
× L

N EDM
/ 호주

1995 1996

APEC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강화 훈
련프로그램

× × S H URDIT
/ RP

1996 1997

엔지니어링의 전문능력을 위한 정보교환 × × S H URDIT
/ RP

1996 1997

선원 훈련 × L Transp o/
인도네시아

1995 1996

항구 관리 훈련 × L
Transp o/

인도네시아
1995 1996

원예생산물 수출을 위한 농업 토양 프
로그램

× S
Agri/

Transp o
1995 1996

운송 관리 숙력 향상 프로그램 × L Transp ort 199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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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간계획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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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D 실무그룹

연간 업무 계획 초안

1997

서문

· H RD 실무그룹의 전반적인 업무는 H RD 활동 프로그램(H RD Action Program )을 따른다. 이 H RD 활동 프로그램은

정상들과 APEC 장관들이 1995년 11월의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 gen d a)의 일부분으로 서명한 것이다. 중기 동

안 전략적 우선사업에 관한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초안은 H RD 활동 프로그램과 최근의 APEC 정상들, 각료들, 그리

고 인적자원개발 장관들이 지시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중기에 우선사업에 근거해서, 이 활동 계획 초안(Draft Action Plan )은 시드니에서의 토론과 H RD 실무그룹 회원국들

과 각 네트워크에 의해 시도된 몇 개월간의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시한다.

· 1997년 동안에, APEC H RD 이슈들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H RD 실무그룹이 이러한 H RD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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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관해서 실질적인 기여(su bstantive inp u t)를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실무그룹과 각 네트워크들이 현황 파악(stock takin g) 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활동들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최근 APEC 고위 단계로부터 내려온 훈령(direction)은 다른 실무그룹 또는 기타 APEC fora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략

적인 사업들과 관련하여 새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상되는 성과(exp ected ou tcom es)를 밝히는 데에 세밀한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예상되는 성과는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실무그룹은 상급 수준으로

의 보고 책임(rep ortin g resp on sibilities)을 진전시킬 수 있다.

·1997년, 다음의 넓은 활동 영역들이 제안되었다:

Ⅰ. H RD 장관들이 H RD 활동 프로그램의 5가지 핵심 영역의 상세한 실행 계획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

Ⅱ. 한국에서의 H RD 장관회의 계획 및 준비

Ⅲ. 중소기업에 관한 폭넓은 APEC 전략(APEC-Wid e Strategies on SMEs)에 투입할 특별한 이니셔티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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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에 관한 검토(Organization al Review )

Ⅴ. 승인된 공동활동/ 프로젝트 이행

Ⅵ. 중기 우선사업(Mediu m Term Priorities)과 양립하는 새 프로젝트 개발

· 다음에서는 이러한 넓은 영역들에서의 활동, 고려사항, 책임과 일정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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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RD 장관들이 H RD 활동 프로그램의 5가지 핵심 영역의 상세한 실행 계획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

1996년 1월 마닐라의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에서 요구한 것은, H RD 활동 프로그램의 5가지 영역에 대해 보다 많은 관

심을 기울 것을 강조하였다. 실무그룹은 일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조치들을 내놓았다. 이제, 장

관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에서 1997년 9월에 열릴 장관회의를 대비해 상세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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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1. 노동 시장 분석/ 정보에 관한

실행 계획
H RD 장관들은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 LMI 그룹

1997년 9월 H RD

장관회의에의 보고

2. 중소기업 경영 및 강화

(Stren gh ten in g)에 관한 실행 계획

APEC 중소기업에 관한 통합된 기본틀에

기여하도록 제안된 특별 이니셔티브를

참조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 이니셔티브

참조

1997년 9월 H RD

장관회의에의 보고

3. H RD를 위한 이동성(M obility)

촉진을 위한 실행 계획

첫 번째 실무그룹(1st W orkin g Grou p )

과 같은 다른 포럼들과 산업 과학과 기

술 (In d u stry Scien ce an d Techn ology)을

조정하라.

교육포럼과

H URDIT

1997년 9월 H RD

장관회의에의 보고

(1997년 9월 중소

기업 장관회의에도)

4 .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회원국

간 투자 촉진을 위한 실행 계획

용역에서의 무역 자유화/ 촉진에 관해서

CTI와 같은 다른 포럼들과 조정하라.
교육 포럼

1997년 9월 H RD

장관회의에의 보고

5. 행정 교육과 발전에 관한 실

행 계획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 이니셔티브를 평

생학습 사업과의 연계.

BMN (기업 경영 네

트워크)

1997년 9월 H RD

장관회의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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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에서의 HRD 장관회의 계획 및 준비

제2차 H RD 장관회의가 1997년 9월에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된다. H RD 실무그룹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여기에는 주제 개발, 의제, 관련 배경 분석,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기여가 포함된다.

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1.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한국,

실무그룹 의장 자문위원회, 자발

적인 실무그룹 회원국

1997년 1월 - 9월

2. 주제 개발 시드니에서 토론 주제 제안 실무그룹에서 토론 1997년 1월

3. 의제 개발 몬트리올에서 수립할 의제 제안 실무그룹에서 토론 1997년 5월

4. 활동을 지지하는 서류/ 논문

준비
주제와 의제에 의존한 TBD 1997년 5월 - 9월

5. 선언문 초안 개발
장관회의 개최 직전 고위관리회

의 개최
H RD 실무그룹

199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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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 기업에 관한 특별 이니셔티브 착수

중소기업에 관한 H RD 이슈들이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의 최근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APEC 정상들, 각료

들과 인적자원개발 장관들은 중소기업의 필요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책임

을 지고 있는 장관들 회의가 이번 연도에 개최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관한 APEC 차원의 우선사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통합된 전략들을 위한 투입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

젝트들은 1997년 우선권을 기초로 하여 착수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H RD 실무그룹이 이미 수행한 중소기업에 초점

을 맞춘 활동들에 관한 분석 및 보고서 개발; 구체적인 결과와 학습된 교훈(lesson s learned) 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H RD 실무그룹이나 다른 APEC 포럼들의 더 나은 활동을 위해 가능한 영역을 밝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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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중소기업에 관한 H RD 실무그룹 활

동들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 이니셔

티브 수행

학습된 교훈(Lesson Learned)

구체화; H RD 실무그룹 또는 다른

포럼들을 위한 H RD의 더 나은 활

동 구체화; APEC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된 전략을 위한 투입 지원

·H RD 장관들의 조치 요구에 대

한 대응.

·ABAC의 권고에의 대응.

·중소기업 정책그룹과의 협력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를 위

한 협력.

TBD (중소기업에 관한

기존의 회원국간 위원회

또는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실무그룹/ 네트

워크 회원국들의 자발적

인 그룹)

1997년 5월까지 H RD

실무그룹에 초안 보고

Ⅵ. 조직에 관한 검토 (Organiz ational Rev iew )를 해라

APEC을 가로지르는 주제로서 H RD의 높은 우선성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H RD 실무그룹이 활동과 투입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대두하는 우선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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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그룹 의장은, 현 네트워크, 각 위원회들 및 실무그룹의 의무와 활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또 어떤 조정을 위한 권고

들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와 실무그룹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H RD 실무그룹이 특별 우선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잘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실

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및 하위그룹들

의 의무와 활동 검토

시드니에서의 토론을 위한 제안초안

서 참조 특별 태스크 포스팀

(제안서 참조)
제안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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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96년 6월, HRD 실무그룹에 의해 승인된 공동 활동/ 프로젝트 이행

H RD 활동 프로그램(H RD Action Program ) 우선사항들에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들에 관한 활동들이 수행되고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1996년 6월에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의에서, 또는 연속된 활동의 경우에는 이전의 회의에서 승

인 받았다. 시드니에서 논의될 8가지 중기 전략 우선사항 초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활동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주: 이

목록은 H RD 실무그룹 매트릭스(H RD Workin g Grou p Matrices)로부터 나온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목록은

1996년에 완성되기로 예정된 프로젝트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떤 우선사항들로 분류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어떤 활

동들은 한 가지 이상의 우선 순위로 분류될 수 있다.)

SF = 자체기금

CF = 중앙기금

TILF = TILF 특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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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학교 교육에 컴퓨터 네트워크 이

용

(CF: H RD 08/ 96)

(주: 교사, 교육 시스템 등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

은 우선 사항 5에 있음)

우선사항 1 :

기본 교육

(Bas ic Education)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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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APEC 지역 노동 시장 예측

및 강화

(CF: H RD 03/ 96)

· H RD 데이터 베이스 개발

하라 (SF)

· APEC 97/ 98 H RD 아웃룩

발간(SF)

· LMI 기본틀 개발(SF)

· LMI 기준 개발 탐색(SF)

· LMI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

넷 사용(SF)

우선 사항 2 :

노동 시장 분석/ 정보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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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APEC 공동이행 과제의 경
영 관리(CF: H RD 14에서 승인
됨)

· 산업 기술 실행 네트워크
(CF:

H RD 14에서 승인됨)

· 쌍방향적 CD ROM을 이용
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문화적
훈련(CF: H RD 14에서 승인됨)

(우선사항8과도 관련)

· 핵심 기초 산업에서의 H RD
능력 구축에 관한 국제 심포지
엄 (CF: H RD

05/ 96)

· APEC 지역에서 중소기업
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훈련 프
로그램(CF: H RD 07/ 96)

· 경영 및 행정적 발전의 경향
(CF: H RD 09/ 96)

우선 사항 3 :

중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함하여, 주요 부

문에 있는 관리자, 기업가

들, 교육자의 훈련과 개발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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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 RD
(CF: H RD 10/ 96)

·식품산업에서의 APEC H RD :
평가 및 정책 검토를 위한 필요
(CF: H RD 01/ 95)

·APEC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
을 위한 리더쉽 컨퍼런스(CF:
H RD 09/ 95)

·기업인과의 협력을 통한 직업
훈련 프로젝트(SF)(우선사항 5와
도 관련)

·ACTETSME의 설립(SF)

·APEC이 지속가능한 개발 훈
련 및 정보 네트워크(SF)

·APEC CH RO 네트워크[H RD
에 관한 기업입 연례모임(SF)]

우선사항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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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평생 학습 프로젝트

(CF: H RD 01/ 96)

우선 사항 4 :

평생학습

상세한 설명은

H RD M 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 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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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효율성에 대한 학교 기반 지
표

(CF: H RD 04/ 96)

· 핵심 교과목 교수법 향상
(CF: H RD 18/ 95)

· 교육통계 단계Ⅱ 향상 및 확
대(SF)

· 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실행
(SF)

· 교육적 산출물의 질 평가 도
구들의 정보 은행 개발(SF)

· 직업·기술교육 교과과정과
교육에 관한 심포지엄(SF)

· 교사 준비, 전문성 개발 및
업무 환경(SF)

우선 사항 5 :

교육, 훈련, 숙련 개발의

질을 높여라.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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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기술 검정 기준의 비교가능
성과 불일치성(CF: 승인된 H RD
14)

· 우수 관행(Best Practices): 공
학,

회계, 조사 인증을 위한 필
요조건(SF)

· 공학의 상호간 교육이수 인
정(SF)

· JAPET: 교육과 훈련에 있어
서 일본과

APEC의 파트너쉽(SF)

·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대학
교류(SF)

· 국제적인 문화 및 교육의 교
환 및 교류에 관한 심포지엄(SF)

우선 사항 6 :

자격이 있는 사람의 교류

촉진: 기술 자격의 인정을

위한 수단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 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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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컨퍼런스: 공공부문 개혁 및 변

화 관리(SF)

우선 사항 7 :

변화 관리

상세한 설명은

H RD M 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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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무역과 투자 보험 훈련 프로
그램(TILF;

Trade an d Investm ent
In su rance Train in g

Program ) (1996년 10월에 승인
됨)

·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세계적
인 이익:

H RD 정책과 실행(CF: H RD 14
에서 승인됨)

· APEC 역내 문화의 이해도 제
고
(CF: H RD 14에서 승인됨)

· 국제적인 질 보증 시스템 강
화를 위한
H RD (CF: H RD 02/ 96)

· 문화간 기술 이전(CF: H RD
11/ 95와 H RD 06/ 96)

· 국제 공동 벤처에서의 문화간
영향 검사

(CF: H RD 10/ 95)

우선 사항 8 :

무역 자율화를 촉진하

기 위한 HRD 에서의 협력;

HRD/ HRD 서비스에서의

교역에 있어서 회원구간

투자 촉진

상세한 설명은

H RD M atrices 참조

상세한 설명은

H RD Matr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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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 교육과 훈련에서의 회원국 협

력 증진

(SF)

· H RD와 정보 기술(SF)

· 기술 합작의 문화간 관리(SF)

· 교육과 H RD에거 의사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한 APEC 회원국의

능력 강화(SF)

우선 사항 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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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기 우선사업 (Me diu m Term Priorities)과 양립하는 새 프로젝트 개발

일반적으로 H RD 실무그룹 1월 회의에 이어, 각 네트워크와 H RD 회원국 대표단들은 5월/ 6월 회의에서의 발표와 승인

을 위한 잠재젹인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논의하고 개발한다. 당해 년에 논의되고 승인된 프로젝트들은 다음의 연간 업

무계획 초안으로 통합될 것다.

우선사항들과 부합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새 프로젝트들이 다른 APEC 포럼들에서의 H RD와 관련 있는 활동들과 조화

를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성에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중기 우선사항 초안 성명서와 관련있는 배경

논의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활동 (Action) 고려사항 책임 타이밍

TBD TBD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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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실무그룹

연간 작업 계획서

(AN N U AL W O RKPLAN )

1998

Off ice of th e Lead Sh epherd

Hum an Resources D ev elopm ent Canada

D raft, Jun e 1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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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D W ORKIN G GRO U P

1998년 연간 작업계획 초안

전 문

□ H RD WG의 전반적인 업무는, 1995년 11월 오사카 행동 의제 (O saka Action Agen d a)의 일환으로 지도자 및 APEC

각료 (Leader s an d APEC Ministers)에 의해 승인된 H RD 행동 프로그램 (H RD Action Program )을 지침으로 삼고 있

으며, 1994년 인적 자원 개발 기본틀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 (Jakarta Declaration on a Fram ew ork for H u m an

Resou rces Develop m ent)에 의해 확립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 H RD WG의 업무는, 1997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H RD W orkin g Grou p 회의에서 채택된 8개의 중기 전략적 우선

과제로 분류되어 실행된다.

□ APEC 인력 개발 관련 각료들은 199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21세기 준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H RD

W orkin g Grou p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슈와 방향은 1997년 11월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APEC 각료 회의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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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D는 APEC에서 지속적으로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 RD는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위한 지도자들의 6개

우선 과제 중 1이며, 1998년 현재 중심 주제(key th em e)이기도 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H RD W orkin g Grou p이, 과거 경험과 현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인력 개발 장관들과 지도자

들의 최근 결정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APEC 의제의 전반적인 성공을 북돋을 수 있는 방식으로 H RD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신중히 고려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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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행 계획서 구성에 관한 유의사항

지난해 W orkin g Grou p의 개별 구성원들과 내부 조직체들이 내놓은 제안을 수용하여, 1998년 연간 실행 계획서는 1997

년 1월 W orkin g Grou p이 시드니에서 채택한 8개의 중기 전략적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8개 우선 과제 각각에 대해, 인력 개발 장관 (H RD Min isters), APEC 각료, APEC 지도자들의 최근 방침이 나열되어 있

으며, 또한 해당 우선 과제와 관련된 현재 활동 업무도 기술되어 있다.

현재의 활동 업무에 대한 기술을 한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해당

프로젝트의 명칭뿐만 아니라 ( 실행 업무 로 분류되어 있는 열에 제시됨), 그 프로젝트의 재원이 APEC 중앙 운영 회계

(APEC Central Op eration al Accou n t: CF) 또는 TILF 특별 회계 (TILF)에서 충당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조달(SF)된 것인

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역은 다음 열에 서술되어 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lead econ om y)나

기관 (lead netw ork)과 참여 국가들은 책임 란에 기술되어 있다. 중대한 사건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는 일정 란에 나타나

있다.

현행 활동 업무에 대한 정보는 Office of the Lead Sh ep herd가 보유하고 있는 H RD W orkin g Grou p 프로젝트 데이터

베이스에서 입수한 것이며,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N etw ork Coord in ator s, H RD W orkin g Grou p 구성원들, APCE 사무국

이 Office of th e Lead Shep herd에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다. 최근, 이 DB는 Office of the Lead Shep h erd가 1998년 4월

7일자로 각 회원국에 발송한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각 회원국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완,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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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행 계획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기꺼이 보완, 수정할 용의가 있으나, 대만의 상황과 관련된 보

완, 수정은 불가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완, 수정 사항과 함께 부속 조항 (ad den d a)이

신속하게 배포되기를 희망하며, 제18차 W orkin g Grou p 회의 이후에 추가 정보를 본 실행 계획서와 DB에 반영할 것이

다.

본 연간 실행 계획서 초안의 구성과 관련하여 마직막으로 덧붙일 점은, 하나의 활동 업무를 어느 선결 과제로 분류하여

야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결정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본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

업무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여러 다른 우선 과제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경우 상호 참조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를

더 적합한 우선 과제와 연결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제안국 또는 H RD W orkin g Grou p 구성원의 의견을 바

란다. 앞서 밝혔듯이, 대만의 실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부속 조항의 신속한 배포를 위한 노력은 기울

일 것이다.

Office of th e Lead Shep herd

H u m an Resou rces Develop m ent Can a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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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우선 과제 1. - 모든 계층의 기초 교육 기회 향상에 초점을 두어 양질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며, 인구 전반에 대한 학력

수준을 높인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신기술 사용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

과 훈련의 기회를 드높이기 위한 노

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모범적 관

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4와 5에도 기술됨)

1997년 9월 H RD 각료 훈령(H RD

Min isterial Direction)으로, 1997년 11

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에 의해

강화됨.

학생의 사회 진출 및 평생 학습을

위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간

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

를 위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4, 5와 8에도 기술됨)

1997년 9월 H RD 각료 훈령(H RD

Min isterial Direction)으로, 1997년 11

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에 의해

강화됨.

장애인의 기술 개발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 개발

(우선 과제 4, 5와 7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권고, 1997년 11

월 APEC 갹료 및 지도자 회의에 의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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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2 - 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 및 무역과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시장 정보와 분석을 활성화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노동 시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1997년 9월 H RD 각료 훈령(H RD

Ministerial Direction)으로, 1997년 11

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에 의

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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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 - 주요 산업 부문의 관리자, 기업가, 교육 및 훈련 조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중소 기업의 훈련 수요와 지

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 (su stain able grow th an d d evelop m ent)의 유지를 지원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중소기업 (SMEs)을 위한 기본틀 1997년 지도자 훈령은, 기본틀의 선결

과제와 접근 방식이 중소기업 대상의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

함.

1997년 11월의 APEC 각료 회의는, 이

기본틀이 모든 APEC 포럼의 프로그

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APEC 행동 계획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개하며, 평등, 빈곤

완화, 삶의 질 향상을 지속 가능한 개

발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로서 접근한

다.

1997년 11월, 지도자 결의 (Lead ers'

com mitm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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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4 - 교육, 직업 훈련, 전문 기술, 경영 능력의 조정과 개선을 위한 개별적 요구와, 경제 전반에서 급변하는 기

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 교육을 촉진하고 개발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APEC 산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우선 과제 5에도 기술됨)

1997년 9월 HRD 각료 회의에서 공표된
지도자 구상안 (Leaders' Initiative)

APEC 청소년 기술 캠프 (You th Skill
Camp )
(우선 과제 8에도 기술됨)

H RD 각료 회의와 1997년 11월 지도
자 및 각료 선언에 공표된 지도자 구
상안

1997년 12월, 대한
민국이 제안서 배포

신기술 사용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1과 5에도 기술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학생의 사회 진출 및 평생 학습을 위
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간의 협
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
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1, 5와 8에도 기술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학습, 훈련, 현장 경험간에 효과적 유
대 관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
를 위한 모범적 관행과 워크샵을 실시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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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우선 과제 4 - 교육, 직업 훈련, 전문 기술, 경영 능력의 조정과 개선을 위한 개별적 요구와, 경제 전반에서 급변하는 기

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 교육을 촉진하고 개발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청소년 인턴 프로그램이나 지도 프로
그램 (m entorin g) 등을 통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과도기와
평생 학습에 있어 기술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모범적 관행 및 워
크샵 실시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신규 노동 시장 진입 노동력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
노동력의 기술을 향상
(우선 과제 7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장애인의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 개발
(우선 과제 1, 5와 7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평생 학습 제도에 대한 협력 연구 실
시

1997년 9월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
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
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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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5 - 모든 단계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 교육 내용, 지도 방법, 학습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21세

기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경영 변화에 발맞추어, 기초 교육에서부터, 직업 및 기술 훈련을 포함

하여 전문, 경영 능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APEC 산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우선 과제 4에도 기술됨)

1997년 9월 H RD 각료 회의에서 공표

된 지도자 구상안 (Leaders' In itiative)
신기술 사용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1과 4에도 기술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학생의 사회 진출 및 평생 학습을 위
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간의 협
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1, 4와 8에도 기술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와 경험 사례를
수집, 공유
(우선 과제 8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조교, 교사, 관리자 (ad ministr ators)를
재훈련하는 방안 개발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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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우선 과제 5 - 모든 단계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 교육 내용, 지도 방법, 학습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21세

기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경영 변화에 발맞추어, 기초 교육에서부터, 직업 및 기술 훈련을 포함

하여 전문, 경영 능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장애인의 기술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 개발

(우선 과제 1, 4와 7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회원국들의 훈련 교과 과정 개발 역량

을 증진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

평생 학습 제도에 관한 협력 연구를 실

시

(우선 과제 4에도 기술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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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6 - 기술 및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적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여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회원국가와 지역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

진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기술 및 자격 상호 인정 1997년 결과 보고서에 deliverable'로

강조됨.

중소 기업 각료 회의 (SME

Ministerial)에서 ABAC와 재계 대표들

에 의해 인정된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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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7 - 회원국가들의 노동력과 작업장의 질, 생산성, 효율성, 균등한 개발을 증진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신규 노동 시장 진입 노동력을 위한 효

과적인 훈련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 노동

력의 기술을 향상

(우선 과제 4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장애인의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 개발

(우선 과제 1, 4와 5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기존 넷워크를 통해, 회원국의 노사정 3

자 대표들이 훈련, 기술, 개발, 기술 이

용, 기타 인적 자원 개발 관련 이슈에 관

한 모범적 관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 단, 기타 포럼

에서 이미 실시중인 작업과의 중복은 피

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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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촉진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APEC 청소년 기술 캠프 (You th Skill

Camp )

(우선 과제 4에도 기술됨)

H RD 각료 회의와 1997년 11월 지도자

및 각료 선언에 공표된 지도자 구상안

대한민국 1997년 12월, 대

한민국이 제안서

배포
업무와 학습에 관한 전자 자료 도서

(electronic sou rcebook)을 유지하고 기회

를 교환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캐나다가 1998년에

주도국 책무를 맡기

로 제안
인적 자원 개발 활동에 청소년의 지속적

인 참여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민간 부문의 참여 확충 ABAC 권고로서, 지도자들, APEC 각

료, H RD 각료들에 의해 강화됨.
기술 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속적

으로 증진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화됨
경제 성장 및 개방화에 영향을 받는 광

범위한 사회 부문의 포괄

1997년 11월, APEC 각료들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도록 H RD Workin g Grou p에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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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우선 과제 8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촉진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

실행 업무 고려 사항 책임 일정
학생의 사회 진출 및 평생 학습을 위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모범적
관행 및 워크샵을 실시
(우선 과제 1, 4와 5에도 기술됨)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

1997년 11월, H RD 각료들에 의해 촉구
되고 APCE 각료들과 지동자들에 의해
강화됨.

APEC 교육 중심축 (Edu cation H u bs) 1997년 11월 지도자 선언에 나타난 지
도자 구상안

싱가포르

1999년 싱가포르 교육 각료 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on Edu cation)

1997년 11월 지도자 선언에 나타난 지
도자 구상안

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 사례를 수
집, 공유 (우선 과제 5에도 기술됨)

H RD 각료들에 의해 장려되고, 1997년
11월 APEC 각료와 지도자 회의에서 강
화됨

APEC 회원국의 기술 개발 제도간에 긴밀
한 연계를 지원

1997년 11월, H RD 각료들에 의해 촉구
되고 APEC 각료들과 지동자들에 의해
강화됨.

H RD W orkin g Grou p , 1998년 마닐라에서
개최하도록 제안된 APEC 여성 문제 각료
회의의 주최측과 최대한 긴밀한 협력

1997년 9월의 H RD 각료 훈령으로,
1997년 11월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
의에서 강화됨.

장기적 관점에서 APEC H RD 대학의 설
립에 관한 연구 검토

제2차 H RD 각료 회의에서 강조된 지도
자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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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활동 업무

우선 과제 1. - 모든 계층의 기초 교육 기회 향상에 초점을 두어 양질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며, 인구 전반에 대한 학력

수준을 높인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교육 통계를 개선, 확충
(1단계) (SF)

우선 과제 5에도 기술됨.

지역 국가의 학교 교육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을
여러 상이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
는 일련의 정책 관련성이 있고 쉽
게 입수할 수 있는 기본 교육 통계
를 수집, 집계, 발간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모든 국가
(econ om ies)

보완, 확충된 데이터베이스의
출간은 1998년 6월로 예정.

H RD와 정보 기술: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의 멀티미디어 원격
학습 (1단계) (SF)

우선 과제 4, 5와 8에도 기술됨.

1. 이 프로젝트는 원격 학습 관행
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사례 연
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
을 통해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
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1. 효율적인 의사 교환과 수집
된 정보의 공유를 위해 전자
웹사이트가 개발되었음.
http :/ / www .sphere.ne.jp/ indl/
로 접속 가능.
2. 원격 교육 관련 최신 소프
트웨어 상품을 시연한 제10차
몬트리올 BMN 회의의 프로젝
트 워크샵이 있은 후에, 1997
년 후반에 웰링톤에서 열린
APEC 원격 통신 Workin g
Grou p 회의에서 하와이 대학
East West Center의 Deborah
Sh arkey가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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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1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3. 프로젝트 심포지엄은 1998년 6월 20일 대
만에서 개최될 예정임. 심포지엄 개최 발표
는 H RD WG에 전달되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중이고, 심포지엄의 의제는 프로젝트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의 학교 교육 활용 (CF)

우선 과제 5에도 기술됨.

1. 본 프로젝트의 목적
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학교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대한민국
-참여국: 캐나다, 칠레,
대만, PN G, 태국, 미국

1. 6개 참여국 (캐나다, 칠레, 대만, 한국, 태
국, 미국)의 초등, 중등학교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실시됨.
2. 현 단계에서는, 현장 방문과 사례 연구가
선정되어 실시되고 있음.
3. 조사 결과, 현장 관찰, 사례 연구에 근거
한 경험과 정보 교환을 위해 1997년 9월에
국제 회의가 개최될 예정.
4 . 최종 보고서는 1997년 12월에 작성, 발간,
배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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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2 - 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 및 무역과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시장 정보와 분석을 활성화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노동 시장
데이터 베이스 프
로젝트
(1단계-APEC
LMI 데이터베이
스 개발) (CF)

1. LMI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들이 제공
하는 주요 노동 시장 정보를 포함. 이 데
이터베이스는, 정보 교류와 통계적 분석
을 통해 정부와 산업 부문의 정책 개발
빙 정보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APEC 회
원국가들간의 협력을 장력하고 촉진할
것임.
2. APEC 회원국이 LMI 정보를 수집, 처
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LMI의 역량
강화.
3. 웹사이트의 구축을 통한 LMI 배포와,

APEC 노동 시장 추세 자료 발간의 고
려

1998년 12월에 완결되는 본 프로젝트의
현 단계에서는, LMI 데이터베이스와 웹
사이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주도 기관: LMI
-주도국: 호주
-참여국: 모든 국가

APEC LMI 데이터베이스는 1985-1996
년에 회원국들이 제공한 자료들로 작
성되어 있음.

1998년 1월 발리 회의에서 발표된 핵
심 데이터 검토서는, 여러 데이터베이
스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의 자료에 대해 자료 수
집 기제 도입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구상안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지가 단순화될 것으로 보임.

웹사이트의 개발이 대폭 진척되어 발
리 회의에서 시연됨. 1998년 말까지
개발 완료되어 APEC 사무국 사이트
에 핫링크될 예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틀 (필리핀)과 정보 배포 전략
(캐나다, 한국)이 개발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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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2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적 자원 개발 정책 수
립에 있어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간의 관련성
(CF)

우선 과제 7에도 기술됨.

1. 무급 노동의 개념 설명, H RD 정
책이 무급, 유급 노동간의 연관 관
계에 내포하는 의미 파악
2. 근로자의 유급, 무급 노동 활동을
인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APEC 회
원국 정부나 민간 부문이 채택한 정
책, 프로그램 사례 제공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
본, 한국, 뉴질랜드,
PN G,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에
서 H RD W orkin g Grou p에 의해 승
인되었고, 1997년 7월에 BAC에 의해
승인되었음. 최초의 프로젝트 회의는
1998년 6월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

노동 시장 자유화와 개
방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
한 심포지엄
(Sym p osiu m on
Overcom in g Bottleneck s:
Freer an d More Op en
Labor Markets)
(SF)

우선 과제 6에도 기술됨.

1. 노동 현안, 특히 무역 자유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
심이 있는 APEC 회원국의 재계 대
표, 학자,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문가
가 참여하는 포럼 제공
2. APEC 지역 노동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촉진을 위해 현 난관을 해결
하기 위한 협력 및 정보와 의견 교
환 강화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인도네시아
-참여국: 모든 회원
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에
서 H RD W orkin g Grou p에 의해 승
인되었으며, 1997년 7월 BAC에 의해
승인됨.
2. 심포지엄은 1998년 1월 18일에 개
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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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2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LMI의 배포에 있어 인터넷
또는 기타 국제적인 정보 공
유 시스템의 활용 (본 프로
젝트는 APEC LMI 데이터베
이스의 일부임)

1. 기술과 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프로젝트 구상안을 가속화, 확충

-주도 기관: LMI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APEC LMI 데이터베이스는 인
터넷으로 열람 가능해질 예정

APEC 지역에서의 임금과 노
동 생산성
(CF)

우선 과제 7에도 기술됨

1. 참여 회원국가를 위한 임금과 노
동 생산성의 상호 비교 가능한 데이
터베이스를 개발
2. 상호 비교 가능한 임금 및 노동
생산성 통계가 APEC-LMI의 정식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매카니즘
개발
3. 비교 가능하거나 유사한 직종과
업종에서 회원국가들간에 임금과 노
동 생산성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근원을 파악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호주,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일
본, 대만, 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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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 주요 부문의 관리자, 기업가, 교육자의 기술을 증진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최고 경영자를 위한
변화하는 경영에 대
한 프로그램
(SF)

1. 국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도모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등장한 난제
들에 대한 경각심 유도
3. 공공, 민간 기업의 전략의 중요성
에 대한 이해 도모
4. 전략적 경영의 최근 이론 소개
5. 경영 변화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
6. APEC 지역의 기업 경영진들이 각
국가에 대한 정보, 경험, 모범적 관행
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럼 제공
7. APEC 지역 전체에 걸쳐 기업 대
기업의 연계를 구축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싱가포르
-참여국: 미상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H RD
Workin g Grou p에 의해 승인되었고,
1997년 7월에 BA C에 의해 승인되었
음.
2. 프로젝트 담당자들에 의해 현재
본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이 진행중이
며, 수정 절차가 완결되기 전에 회원
국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식료품 산업에서의
APEC H RD
(SF)

1. 식료품 산업에서의 H RD 필요성
파악
2. APEC 회원국의 H RD 프로그램과
정책 선호도 파악
3. 지역 차원의 H RD에 대한 우려와
제약 파악
4. 향후 H RD를 위한 벤치마트 설정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대만, 태국

1. 1997년 5월 7일 현재,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진행중
2. 미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이 APEC
H URDIT 집중 연구에 참여
3. 최종 프로젝트 회의의 인도네시아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중. 1998년
5월 18-20일에 자카르타에서 인도네
시아 식품부에 의해 개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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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사무직 근로

자 훈련 프로그램:

총체적 경영 시스템

(TMS)에 의한 생산

및 자재 관리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

(SF)

1.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지역

의 중간 관리자들에게 일본에서 행해

지고 있는 일본식 생산 및 자재 관리

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N IKKEIREN이 제시한 TMS 개념에

근거하여 훈련이 진행되며, 인적 자원,

재원 및 자재의 최적 활용을 총제적인

방안으로 접근한다.

3. N IKKEIREN 은, 일본의 사용자 전체

를 대표하여 사회, 노동 이슈를 해결하

는 일본 사용자 총련을 의미한다.

N ikkeiren 국제 협력 센터 (N ICC)는

N IKKEIREN 의 산하 단체로서 개발 도

상국의 사용자 단체와 기술 협력을 모

색하고 있다.

-주도 기관:
BMN /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

레이시아, 멕시코,
PN G, 필리핀, 태국

1. 1997년 11월과 12월에, 9개국 16

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6주 훈련 프

로그램이 실시되었음.

2. 본 프로젝트의 후원국 및 단체들

은 이 프로그램을 연 단위로 지속적

으로 실시할 의향을 밝혀왔다．따라

서, 이 훈련 프로그램은 H RD

Workin g Grou p의 지속적인 활동으

로 남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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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최고 인적 자원 관리
자 (CH RO) 네트워
크 프로그램 2단계
(CF)
(1단계의 재원은 자
체 조달되었음)

우선 과제 8에도 기
술됨.

1. APEC 회원국의 기업가, 고위 정부
관료, 전문 연구원들이 이 지역의 기업
경영상 난제들을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BMN 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창
구를 마련
2. 본 프로그램의 궁긍적인 목적은,
CH RO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자체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포럼을
구성하여, 고위급 구성원들이 상호 경
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는 목표아래
관련 정책 이슈를 협의하는 것이다.
3. CH RD 네트워크는, APEC H RD 활
동을 위해 민간 부문의 H RD 수요를
파악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4 . 정보와 인적 자원의 교류를 활성화
5. APEC H RD 활동과 APEC의 정책
이슈간의 연계를 강화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칠레,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1. 몬트리올 BMN 회의 이후, 제 1차
회의에 대한 두 차례의 기획 회의가
열렸으며, 제1차 회의는 1998년 1월
발리에서 개최되었음.
2. 발리 회의에서는, 참여국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할 인적 자원 집행위원
들이 선임되었고, 각국의 고위급 인
사 관리자들과의 협의 내용이 발표
되었으며,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backgrou n d p ap er의 문안이 다듬어
졌다.
3. 발리 회의에서, 태국은 후속 회의
의 주최를 제안했으며, 1998년 6월
23-24일 방콕으로 임시 일정이 정해
졌다.
4 . 인적 자원 고위 관리자의 중앙 데
이터베이스 개발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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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기업 및 기술 보육
관리자 (Bu siness
an d Techn ology
In cu bator Man agers)
를 위한 비교 문화
훈련
(SF)

우선 과제 8에도 기
술됨.

1.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업 경영 및
기술 전문직 관리자들의 비교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여 그들이 무역, 투자 개
방 및 확대 추세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인도네시아
-참여국: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 비교 문화적 맥락에서 무역 분쟁
을 접근하기 위한 학습 자료와/ 또는
훈련 프로그램, 사례 연구가 1997년
가을에 예정

APEC 국가의 국제
품질 보증 제도 개선
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전문 훈련 교
사를 위한 세미나 및
훈련 워크샵
(이전 명칭: 국제 품
질 보증 제도의 H RD
증진)
(CF)

1. 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적은, 기
업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ISO 9000 및
14000 시리즈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비
하도록 하며, ISO 9000과 14000시리즈
를 적용함으로써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는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일본, 필리핀
-참여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필리
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8월 SCSC
와 H RD WG의 공동 프로젝이 되었
음. SCSC와 H RD WG의 공동 감독
관과 프로그램 주최측 (AIM
Ph ilip p in e)이 주도하여 1997년 12월
19일에 마닐라에서 워크샵/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8개국의 11명의 전문가
가 참석함. 훈련과정에는 중소기업,
다국적기업 (MN Cs), 교육 기관,
N GO, 정부로부터 49명이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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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경영 자원자 교류를
통해 관리 및 기술 능
력을 교환, 이전 (경영
자원자 프로그램)
(SF)

1. APEC 지역내 민간 부문 개체간에
상호 전문가 파견을 통해 무역과 투자
에 유리한 경영적, 법적, 기타 환경을
조성

-주도 기관: Lead er' s
In itiatives
-주도국: 태국

1. 1997년 3월, 모든 회원국에게 질
문지를 송부하여, 현재까지 11개의
focal p oints를 확인함.
2. 제1차 Focal Points 회의는 1997
년 6월 18-19일에 개최되어, 국가
focal p oints 도입이 제시되었으며,
기존에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설명과, 향후
활동을 위한 실행 계획 및 BVPCO
매카니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간을 통한 국제적
이익: APEC 국가들의
인적 자원 관리 정책
과 관행
(C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
됨

1. 본 프로젝트는, APEC 회원국의 기
업과 기관에서의 주요 인적 자원 관리
(H RM)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포함
2. 고용 관계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이
실시되고, 이러한 분석으로 H RM에 대
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대만, 미국

1.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 6개국은
각국의 H RM 프로파일 작업을 완수
했으며, 3개국은 마무리 과정에 있
고, 1개국은 후속 작업이 필요한 상
태
2. 최종 보고서는 1999년 1월 회의
때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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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국가들을 위한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
의 자바 베이스 기술
훈련
(CF)

우선 과제 5와 8에도
기술됨.

1.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상
거래 기술의 보완을 위해 APEC 회원
국들이 접할 수 있는 훈련 모듈을 개발
2. 보안 문제, 지적 재산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습득 등을
포함하여, 자바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및 웹사이트 설계에 관한 단기 코스 실
시
3. 선정된 일부 APEC 국가들의 전자
상거래 정택과 관행을 비교, 대비함으
로써 첨단 기술 훈련에 있어 국가간 차
이를 파악
4.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훈련 모
듈, 지식, 경험 사례를 배포하고, 이 지
역에서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향후 훈
련 수요에 관해 고위 관료 (Senior
Officials)에게 권고한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
에서 H RD WG에 의해 승인되었고,
1997년 7월 BAC에 의해 승인되었
음. 재원 조달 승인에 대한 통보는
1997년 12월에 접수되었음.
2. 본 프로젝트의 실행은 1998년 초
에 개시됨.
3. 프로젝트

4. 훈련 워크샵은 1998년 10월 호주
시드니 또는 월롱공에서 개최될 예
정
5. APEC의 개발 도상국의 훈련 기
회를 증진할 목적으로, 호주의 원조
기관인 Au strailian Aid Agen cy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일정 수의 참가자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합의함.
6.워크샵의 개요는 제18차 APEC
H RD WG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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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지역에서의 경
영과 경영진 개발 동향
에 관한 공동 연구 프
로젝트 (CF)

1.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관리자 및 경
영진 개발 프로그램의 공급자들이 직면
한 거시적 동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
질랜드, 필리핀, 태국,
미국

1.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현재 마
련중임.
2. 사례 연구 분석, 국내 보고서,
모든 참여 후원국에 대한 조사의
요약 보고서는 1997년 10/ 11월에
완성될 예정.

APEC의 산업 기술 시
행 기업 네트워크
(CF)

1. facilitator의 지원에 의해, 그리고 용
인된 기업 경영 원칙에 의거하여, 학생
과 훈련생의 산업 기술 과정을 활성화
2. 본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 경험이 제
공되고, 경영 통찰력이 길러지며, 국제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경영 관행에 대한
지식이 습득됨.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필리
핀, 태국

1. 프로젝트 팀은, 1997년 협약에
명시된 업무 완수를 위해 1년간 연
장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한 경우,
본 프로젝트의 2년차 업무들도 또
한 1999년 12월까지 완수되도록 기
한이 연장될 것임.
2. 캐나다, 미국, 대만은 시행 기업
들을 개발해 내었으며, 호주의
APEC 시행 기업 네트워크에 온라
인으로 연결될 것임.
3. 호주 정부의 재원 조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호주 빅토리아에서
훈련 워크샵이 개최될 예정. 워크
샵은 1998년 8월 24일 시작되어 8
월 28일 종료될 예정이며, 기간 내
에 시행 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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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A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공공 부문 개혁과 변화
하는 경영: 공공 부문
개혁 분석에 대한 회의
(SF)

1. 공공 부문 개혁과 변화하는 경영을
논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

-주도 기관: BMN
-주도국: 뉴질랜드
-참여국: 호주, 중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직업 훈련 프로젝트
(SF)

우선과제 5와 8에도 기
술됨.

1. 현지 업체 및 기업 그룹과 협력하여
그러한 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
게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의 각 지역 사회에 기여
2. APEC의 개발 도상국가 내의 한 기
업 그룹의 사업체가 현지인들에게 직
업 훈련을 제공하면, 일정 조건하에서
훈련 비용의 일부가 지원됨.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
레이시아, 멕시코,
PN G, 필리핀, 태국

지난 해 사전 조사의 결과, 태국의
6개 기업과 파푸아 뉴기니아의 1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들
기업에 대해 1997년 회계연도 개시
일 이후로 직업 훈련이 실시되어
왔음. 1997년 회계연도에 훈련생의
수는 778명에 이름. 이들 기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곧 실시될 예정.

타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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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B - 중소 기업의 훈련 수요를 지원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쌍방향 CD-ROM으로
중소 기업에 대한 비교
문화 훈련
(C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
됨.

1.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쌍방향
CD-ROM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아
시아 태평양 국가의 문화에 대한 비교
와 이해 및 시장 진입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훈련 도구를 마련
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1. 1997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개시
워크샵 회의 (kick-off meetin g)의
회의록이 발간되었음.
2. 1997년 개시 워크샵의 회의록은
참가국에 배포되었음.
3. 1997년 9월, APEC 중소기업 정
책 회의와 APEC 중소기업 엑스포
에서 원형이 선보였음.
4. 사용자 안내서 초안이 작성되었
고, 포커스 그룹의 시범 사용을 위
해 원형 사본이 각 참가국에게 배
포되었음.
5. 원형에 대한 보완 작업이 계속
진행중이며, 완성된 CD-ROM은
1998년 중반에 배포될 예정.

- 264 -



(우선 과제 3B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중소 기업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훈련을 위한
APEC Center 건립
(ACTETSME)
(S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
됨.

1. 본 센터 건립의 목적은, 다양한
APEC 관련 문건뿐만 아니라 APEC 구
가의 중소 기업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담은 자료와 문서를 수집, 제공하는 데
있다.
2. 본 센터는, 정보 네트워킹에 있어 자
료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 기업
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활동을 조
직한다.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미정

1. ACTETSME와의 연계하에, 중소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처와 대화
실시
2. 다음과 같이 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음
a)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훈련:
1997년 3월 17-21일
b)기업 개발 훈련 교사와 소기업
컨설턴트를 위한 훈련: 1997년 4월
16-30일
c) APEC 중소 기업을 위한 초국적
벤처 자본 금융에 관한 세미나:
1997년 6월 18-20일
d) APEC 중소 기업 기술 이전 워
크샵: 1997년 8월 20-22일
e) 프랜챠이징 워크샵: 1997년 10
월 23-25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창업 능력 개발 관련
기구를 위한 국제 회의

본 프로젝트는 창업 능력 개발에 관한
경험 사례를 한 곳에 모아 그러한 교훈
을 훈련 프로그램으로 통합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창업 관련 기구들간에 시
너지 효과와 협력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프로젝트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 시행은 1998년 중반
으로 연기되었음.

-주도 기관: BMN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미정

1996년 12월 세미나 개최되었음.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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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B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중소 기업을 위한 기술
관리 훈련 프로그램
(SF)

1. 관리자를 위한 지속적인 리더십 능
력 개발을 촉진
2. 중소기업 경영자와 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태국

제2차 APEC 중소기업
기술 교류 국제회의 및
박람회 -MITEC '98
(SF)

1. 본 국제회의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APEC 지역 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가국: 중국

국제 회의의 기획과 주최는 중국이
맡을 예정

APEC 지역 중소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훈
련 프로그램
(C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
됨.

1. 대표적인 APEC 중소기업과 지원
기관들의 성공적인 생산성 증대 프로
그램에 대한 경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제공
2. APEC 국가들에 의해 입증된 효과
적인 생산성 증대 접근 방식과 기술을
공개
3. APEC 국가 중소 기업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과 전략에
대한 이해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필리핀

1.프로젝트 팀은, 1997년 협약에 명
시된 업무 완수를 위해 1년간 연장
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한 경우, 본
프로젝트의 2년차 업무들도 또한
1999년 12월까지 완수되도록 기한
이 연장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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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C -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지속 가능한 개발
에 관한 훈련 및 정보 네
트워크 (2단계: 시행)
(SF)

1. 2단계의 목적은, 현재 진행중인 교
류의 차원을 높이고, APEC 실무단들
과 회원국가들간에 정보 (모범적 관행
포함)와 훈련 자원을 공유하는 데 있
다.
2. 또한, 현 단계에서는, 공공, 비정부,
민간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관
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
에서 H RD WG에 의해 인가되었
고, 1997년 7월 BA C에 의해 승인
되었음.
2. 본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개
발 각료 (Su stain able Develop m en t
Ministers)와 3개 APEC WG의 지
속 가능한 개발 전략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3. 1997년 6월, 이 네트워크는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En ergy WG이
후원한 전략 회의에 참석하였음.
미국 오레건주 포트랜드에 지원 사
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997년 9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음.
4 . 또한, 본 네트워크는 다수의 국
제 심포지엄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최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1997년 11월의 APEC 각료 및 지
도자 회의에서는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전시회를 공동 후원
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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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C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청정 생산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
(CF)

1.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APEC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훈련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함
으로써, APEC 지역 전체의 식료품 산
업 부문에 청정 생산 공정 (clean er
p rod u ction (CP) p rocesses)과 관리 시
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
단기적 목적은, 참가국의 식료품 산업
에서 CP 공정을 도입 시행 하기 위한
H RM 능력을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
에 근거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자원 및
훈련 자료를 개발, 시험 사용하는 것이
다. 시험을 거친 자료들은 보완 작업을
거친 후, CP에 관한 APEC 훈련 프로
그램으로 회원국의 식료품 산업 부문에
배포되어 관리 경영진의 훈련에 사용된
다. 장기적으로는, 본 프로젝트에 소개
된 APEC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타 산업 부문에서 CP를 시
행하기 위해 필요한 H RM 기술을 개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가국: 캐나다, 칠
레, 인도네시아, 일
본, 말레이시아, 멕
시코, 뉴질랜드, 필
리핀, 대만, 태국,
미국

1. 1단계:
프로젝트 시행 계획 작성 (1997년
9-11월), 1차 프로젝트 회의 및 워크
샵, 싱가포르 (1997년 11월 17-18일),
민간 부문 (식료품 부문) 협력/ 참여
(1997년 11월-1998년 1월), 일부 국가
의 식료품 사업 부문에 대한 CO와
H RM 기술 평가 실시 (1998년 1-2월)
2. 2단계:
프로젝트 예상 결과물(가령, 사례 연
구, 자료, 훈련 매뉴얼 등)에 대한 개
요 및 템플리트 초안, 최종안 작성
(1998년 1-3월), 전문가 및 참가국 식
료품 부문 파견 인원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작업 91998
년 1-4월), 시범 훈련 워크샵과 심포지
엄 기획 (1998년 2-5월), 벤치마킹과 우
수 관행 평가를 위한 임시 성과 지수
(performance indicators) (1998년 3-5월)
3. 3단계
1차 사례 연구, 자료, 훈련 매뉴얼 작
성 (1998년 5월), 시범 훈련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대만, 1998년 5-6월),
연구 및 훈련 자료에 대한 전문가와
포커스 그룹의 평가 (1998년 5-7월),
훈련 자료의 검토와 수정, 포장 (1998
년 7-9월), 훈련 자료의 배포 (1998년
10월), 프로젝트 보고서의 발간 및 배
포 (199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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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C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2단
계)
(SF)

1. 아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
한 기본틀을 구축
2.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을 위
해 학계 차원의 협력을 증진
3.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
육 세미나 (훈련 프로그램)는, 연구 결
과를 제공하며, APEC이 설정한 환경적
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및 선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
술, 훈련, H RD 관리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를 지수로서 평가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가국: 캐나다, 중
국, 일본, 말레이시
아, 필리핀, 태국,
미국

1. 시범 세미나의 결과를 토대로 커
리큘럼 초안을 보완하고 아태 지역
전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
마련 (97년 7월-98년 5월)
2. APEC 지속 가능한 개발 박사 학
위 코스 개설을 위해 아태 지역 고등
교육 기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현재 진행중)
3. 고등 교육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
성되는 아태 지역 학술 포럼을 조직
하여 박사 학위 프로그램 초안에 대
한 의견 수렴 (98년 초)
4 .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
련하여 세부적 절차를 수립, 관리하
기 위한 기본틀 마련을 위해 운영 위
원회 설립 (98년 초)
5.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교수 방식 드에 대한 초안 최종 작업
과, 프로그램의 시범적 실시
6. 프로그램이 아태 지역 전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 (1998년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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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3C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기업 공동 시행 프로젝
트: APEC의 지속 가능
한 개발을 위해 해결해
야 할 난제 (온실 가스
배출)
(CF)

1.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공동 시
행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얻은
일련의 교훈들을 강조함으로써, 기업들
이 공동으로 시행해나가야 할 관행들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캐나다
-참가국: 중국, 인도
네시아, 일본, 뉴질
랜드, 미국

1. 최초 워크샵과 사례 연구 개발은 완
료되었음.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회의
는 98년 3월에 개최될 예정
2. 사례 연구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98년 중반에 작성되어 배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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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4 - 교육, 직업 훈련, 전문 기술, 경영 능력의 조정과 개선을 위한 개별적 요구와, 경제 전반에서 급변하는 기

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 교육을 촉진하고 개발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여성 인력과 평생 교육:
21세기 아태 지역의 신
여성 개발
(SF)

우선 과제 7에도 기술
됨.

1. 회원국의 여성들이 급속도로 국제화
되고 성장하는 중소 기업 부문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술과 고용상 자격에 초점을 둔
다.
2. APEC의 각 회원국에서 여성의 평생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실용적인 노우하우
를 제공한다.
3. 여성의 능력 개발에 있어 우수한 실
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
의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APEC 국가간
의 격차를 최소화한다.
4. 여성의 H RD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정책 입안자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권고를 한다.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호주
-참가국: 캐나다, 중
국, 인도네시아, 일
본, 한국, 말레이시
아, 멕시코,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 모든 참가국은, 프로젝트 총괄 담
당자 (coordin ator)에게 1차 자국 보고
서를 송부하였음.
2. 결과 발표를 위한 회의가 98년 6월
13-14일에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
3.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권고가
수립될 것이며, 보고서는 APEC H RD
WG에 제출되고, 또한 9월에 개최되
는 APEC 여성 각료 회의를 기획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4 . 프로젝트 보고서의 최종본 발간은
98년 12월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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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4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H RD와 정보 기술: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의 멀티미디어 원격 학
습 (1단계) (SF)

우선 과제 1, 5와 8에도
기술됨.

1. 이 프로젝트는 원격 학습 관행의 현
황을 비교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중심
으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
다, 중국, 인도네시
아, 일본, 한국, 뉴
질랜드, 필리핀, 태
국

1. 효율적인 의사 교환과 수집된 정
보의 공유를 위해 전자 웹사이트가
개발되었음.
h ttp :/ / w w w .sp here .n e .jp / in d l/ 로 접
속 가능.
2. 원격 교육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시연한 제10차 몬트리올
BMN 회의의 프로젝트 워크샵이 있
은 후에, 1997년 후반에 웰링톤에서
열린 APEC 원격 통신 Workin g
Grou p 회의에서 하와이 대학 East
West Center의 Deborah Sh arkey가
발표함.
3. 프로젝트 심포지엄은 1998년 6월
20일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임. 심포
지엄 개최 발표는 H RD WG에 전달
되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중이고,
심포지엄의 의제는 프로젝트 웹사이
트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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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5 - 모든 단계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 교육 내용, 지도 방법, 학습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21세

기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경영 변화에 발맞추어, 기초 교육에서부터, 직업 및 기술 훈련을 포함

하여 전문, 경영 능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직업 훈련 프로
그램
(S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
됨.

1. APEC 회원국, 특히 개발 도상국들의
직업 훈련 기관의 기술 인력 공급 능력
을 확충한다.
2. APEC 회원국, 특히 개발 도상국들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을 지원한
다.
3. APEC 국가간에 기술 이전 및 교류
를 촉진한다.
4. 외국인 투자 유치에 치명적인 장해물
인 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APEC 국가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5. 모든 APEC 회원국에게 이익이 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시를
통해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한다.

-주도 기관:
-주도국: 대한민국
-참가국: 브루나이,
중국, 멕시코,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칠레

1. 연구 보고서, 평가서, 커리큘럼 자
료, 정책 문건, 질문지와 조사표, 워
크샵, 세미나, 논문, 관련 보도 기사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CDS-SIS를 이용하여 마련되었음.
2.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두 차례 배
포된다.
3. APEC H RD 직업 훈련 정보 교류
를 위한 국제 포럼에 관한 제안이
98년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 이 제안
은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 해당
4.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는, 기계
생산, 기계 설계 (CAD), 공장 자동
화 (FA), 산업 설비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자동차 정비, 전기 및 전자와
같은 직종에 총 50명의 참가자를 모
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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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5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H RD와 정보 기술: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멀티미디어 원격 학습
(1단계) (SF)

우선 과제 4, 5와 8에도
기술됨.

1. 이 프로젝트는 원격 학습 관행의 현
황을 비교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중심
으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
다, 중국, 인도네시
아, 일본, 한국, 뉴
질랜드, 필리핀, 태
국

1. 효율적인 의사 교환과 수집된 정
보의 공유를 위해 전자 웹사이트가
개발되었음.
h ttp :/ / w w w 1.sp here .ne .jp / in dl/ 로
접속 가능.
2. 원격 교육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시연한 제10차 몬트리올
BMN 회의의 프로젝트 워크샵이 있
은 후에, 1997년 후반에 웰링톤에서
열린 APEC 원격 통신 W orkin g
Grou p 회의에서 하와이 대학 East
West Center의 Deborah Sh arkey가
발표함.
3. 프로젝트 심포지엄은 1998년 6월
20일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임. 심포
지엄 개최 발표는 H RD WG에 전달
되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중이고,
심포지엄의 의제는 프로젝트 웹사이
트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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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5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교육 통계를 개선, 확충
(1단계) (SF)

우선 과제 1에도 기술됨.

지역 국가의 학교 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을 여러 상
이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정
책 관련성이 있고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기본 교육 통계를 수집, 집계, 발간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모든 국가
(econ omies)

보완, 확충된 데이터베이스의 출간
은 1998년 6월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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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5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국가들을 위한 인
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자
바 베이스 기술 훈련
(CF)

우선 과제 3과 8에도 기
술됨.

1.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상거
래 기술의 보완을 위해 APEC 회원국들
이 접할 수 있는 훈련 모듈을 개발
2. 보안 문제, 지적 재산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습득 등을
포함하여, 자바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및 웹사이트 설계에 관한 단기 코스 실
시
3. 선정된 일부 APEC 국가들의 전자
상거래 정택과 관행을 비교, 대비함으로
써 첨단 기술 훈련에 있어 국가간 차이
를 파악
4.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훈련 모
듈, 지식, 경험 사례를 배포하고, 이 지
역에서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향후 훈
련 수요에 관해 고위 관료 (Sen ior
Officials)에게 권고한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
본,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에서 H RD WG에 의해 승
인되었고, 1997년 7월 BA C에
의해 승인되었음. 재원 조달 승
인에 대한 통보는 1997년 12월
에 접수되었음.
2. 본 프로젝트의 실행은 1998
년 초에 개시됨.
3. 프로젝트
4. 훈련 워크샵은 1998년 10월
호주 시드니 또는 월롱공에서
개최될 예정
5. APEC의 개발 도상국의 훈련
기회를 증진할 목적으로, 호주
의 원조 기관인 Au strailian
Aid A gency는 중국, 인도네시
아, 필리핀, 태국의 일정 수의
참가자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합의함.
6.워크샵의 개요는 제18차
APEC H RD WG 회의에서 발
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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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5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직업 교사 기준과 수립
방법
(CF)

1. 직업 훈련 교사의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개발한다.
2. 개발된 방법에 기초하여, 초급, 중급,
고급 등의 3-4단계로 탄탄한 구조의 쉽
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 교사 기준을 마
련한다.
3. APEC 회원국 전체의 직업 교사 기준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한다.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중국
-참가국: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
아, 일본, 한국, 멕
시코, 대만, 태국,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H RD WG 회의에서 인가되었
고, 97년 7월 BAC에서 승인되
었음.
2.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은 98
년 1월이었음. 참가자들은 중국
프로젝트 팀이 작성한 실행 계
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받았음.

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직
업 훈련 프로젝트
(SF)

우선과제 3과 8에도 기술
됨.

1. 현지 업체 및 기업 그룹과 협력하여
그러한 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태평
양의 각 지역 사회에 기여
2. APEC의 개발 도상국가 내의 한 기업
그룹의 사업체가 현지인들에게 직업 훈
련을 제공하면, 일정 조건하에서 훈련
비용의 일부가 지원됨.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 중
국,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멕
시코, PN G, 필리핀,
태국

지난 해 사전 조사의 결과, 태
국의 6개 기업과 파푸아 뉴기
니아의 1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들 기업에 대해
1997년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로 직업 훈련이 실시되어 왔음.
1997년 회계연도에 훈련생의
수는 778명에 이름. 이들 기업
에 대한 중간 평가가 곧 실시
될 예정.

타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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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6 - 기술 및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적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여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회원국가와 지역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

진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자격의 상호 인정
(SF)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지역에서
일부 전문 자격 및 기술에 대한 상호 인
정을 촉진하는 데 있다.
-1단계: 엔지니어링, 회계, 측량에 있어
전문 기술 인정을 위한 현행 요건 파악
-2단계 A : 전문 엔지니어링 자격 부여,
인정 및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모범적
관행
-2단계 B: 엔지니어링 전공 학생 교환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UMAP), 2단계 A
와 B에 의해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인력의 이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가국: 미정

본 프로젝트의 1,2 단계는 성공
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3단계는
6월의 제18차 H RD WG 회의
에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
3단계의 내용은, APEC 지역
엔지니어의 등록처를 설치하고
각국의 규제 및 인허가 당국에
게 등록된 엔지니어의 영업권
을 위해 상호 면제토록 권고하
며, 능력있는 엔지니어의 상호
인정을 위해 우수한 접근 방식
을 도입, 시행할 것을 촉진하
고, 회원국간에 엔지니어링 협
력 체제를 개발토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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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6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아태 지역의 기술 시험 기
준의 비교 가능성 및 차이
(CF)

1. APEC 지역의 기술 수준, 시험 기준,
관련 법규를 분석한다.
2. APEC 회원국들의 기술 시험 기준의
비교 가능성과 차이를 살펴본다.
3.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한다.
4 .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이 향후 실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한
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대만
-참가국: 미정

1. 회원국이 2차 조사에서 선택
할 수 있는 7개의 직종을 결정
하기 위한 실무 회의가 97년 2
월말에 개최되었음.
2. 조사 내용은 97년 3월말에
H URDIT에 제출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회
원국들은 가정 배선, 냉방, 자
동차 수리, 가스 용접, 선반을
본 프로젝트 연구 대상 직종으
로 선호하였음.
3. 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보 수
집 작업은 이미 시작되어, 수집
된 자료는 비교 가능성과 차이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
석되고 있음.

엔지니어링 상호 점수 부
여제
(SF)

자격 상호 인정에 관한 보고와 관련하
여, 등가에 관하여 엔지니어링 학과장과
의 협의하에 엔지니어링 교과 과정에 대
한 비교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실시 예
정

-주도 기관: LMI
-주도국: 필리핀
-참가국: 호주

현재 필리핀은 확대 고등 교육
등가 및 자격 인정 프로그램을
실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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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6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일본-APEC 교육, 훈련 협
력 프로그램 (JAPET)
(S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됨.

1. 일본의 대학 또는 기타 상응하는 교
육 기관에서 이수한 뒤 2-3년간 현장 훈
련을 희망하는 APEC 지역 출신의 외국
인 학생에게 일본에서의 일자리를 제공
한다.
2. 위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현장
훈련을 제공하도록 기업과 기타 단체의
협력을 촉구한다.

- 주도 기관:
Minister' s Initiative
-주도국: 일본
-참가국: 중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필
리핀, 대만, 태국

1. 97년 6월, 참가국 명단이 실
린 고용 안내책자가 발간됨.
2. 97년에는 50개 회사가 참여
하여 현재까지 11명의 외국인
학생이 고용되어 있음.

아태 지역의 대학생 교류
(UMAP)
(SF)

우선 과제 8에도 기술됨

아태 지역 고등 교육 기관들의 협력 확
대를 통해 고등 교육 기관 관계자 및 학
생들의 이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아태 지
역의 문화, 경제,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인다.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1. 차기 UMAP Reference
Grou p과 실무단 회의는 98년
8월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
2. UMAP 점수 인정 시범 제
도를 위한 문서, 안내서, 시행
전략 등은 98년 12월에 최종
완성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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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7 - 회원국가들의 노동력과 작업장의 질, 생산성, 효율성, 균등한 개발을 증진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작업장 안전 보건이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 검토 1단계
(SF)

1. 작업장 안전 보건과 생산성간의 연관
성을 문서화한다.
2. 산업 안전 보건 지침과 관련 우수 관
행에 대한 정보를 중소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 배포한다.
3. 산업 안전 보건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거시 경제적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
한다.
4 .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 재해 및 직업
병을 감소시킨 보건 안전 프로그램을 성
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이 생산성 증대
라는 추가적인 성과도 얻게 되었음을 살
펴본다.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미국
-참가국: 호주, 캐
나다,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1. 6건의 사례 연구가 접수되어
검토되었으며, 이를 제출한 기
업/ 단체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음.
2. 지역 심포지엄의 개최는, 당
초 주최 기관이 더 이상 후원
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연되고
있음. 99년 개최로 일정 수정이
추진되고 있음.
3. 추가 사례 연구 접수는 계속
진행중임. 우수한 사례 연구를
수집하여 산업 안전 보건과 생
산성은 상호 보완적임을 보여
주는 사례집에 포함시킬 계획
임. 이 사례집은 98년 말에 희
망하는 국가에 배포될 예정으
로, 99년 개최될 지역 심포지엄
의 중심 내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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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7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여성 인력과 평생 교육: 21
세기 아태 지역의 신 여성
개발
(SF)

우선 과제 4에도 기술됨.

1. 회원국의 여성들이 급속도로 국제화
되고 성장하는 중소 기업 부문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기술과 고용상 자격에 초점을 둔다.
2. APEC의 각 회원국에서 여성의 평생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실용적인 노우하우
를 제공한다.
3. 여성의 능력 개발에 있어 우수한 실
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APEC 국가간의
격차를 최소화한다.
4 . 여성의 H RD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정책 입안자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권고를 한다.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호주
-참가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
시아, 멕시코, 필리
핀, 대만, 태국, 미
국

1. 모든 참가국은, 프로젝트 총
괄 담당자 (coordin ator)에게 1
차 자국 보고서를 송부하였음.
2. 결과 발표를 위한 회의가 98
년 6월 13-14일에 대만에서 개
최될 예정
3.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권
고가 수립될 것이며, 보고서는
APEC H RD WG에 제출되고,
또한 9월에 개최되는 APEC 여
성 각료 회의를 기획하는 과정
에 반영될 것이다.
4 . 프로젝트 보고서의 최종본
발간은 98년 12월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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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7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적 자원 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간의 관련성
(CF)

우선 과제 2에도 기술됨.

1. 무급 노동의 개념 설명, H RD 정책이
무급, 유급 노동간의 연관 관계에 내포
하는 의미 파악
2. 근로자의 유급, 무급 노동 활동을 인
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APEC 회원국 정
부나 민간 부문이 채택한 정책, 프로그
램 사례 제공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중
국, 홍콩, 인도네
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PN G,
필리핀, 대만, 태
국,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에서 H RD Workin g
Grou p에 의해 승인되었고,
1997년 7월에 BAC에 의해 승
인되었음. 최초의 프로젝트 회
의는 1998년 6월 대만에서 개
최될 예정.

APEC 지역 중소 기업의 생
산성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
그램
(CF)

우선 과제 3에도 기술됨.

1. 대표적인 APEC 중소기업과 지원 기
관들의 성공적인 생산성 증대 프로그램
에 대한 경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포
럼 제공
2. APEC 국가들에 의해 입증된 효과적
인 생산성 증대 접근 방식과 기술을 공
개
3. APEC 국가 중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과 전략에 대한
이해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필리핀

1.프로젝트 팀은, 1997년 협약
에 명시된 업무 완수를 위해 1
년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음. 그
러한 경우, 본 프로젝트의 2년
차 업무들도 또한 1999년 12월
까지 완수되도록 기한이 연장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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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7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무역 자유화가 아태 지역 노
동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TILF)

1. 무역 자유화가 아태 지역의 노동 수요
동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및 기타 형태의 효과적 방안
수립을 위한 초석 마련
2.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수
단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
3. 국제 무역 분석 예측 (GTAP) 방법을
활용하여, 무역 자유화로 인한 노동 시장
수요 변화의 규모와 내용을 예측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인도네시
아
-참가국: 호주, 홍
콩,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

본 프로젝트는 97년 5월 몬트
리얼 회위에서 WG에 의해 인
가되었음. 프로젝트의 TILF 자
금 지원은 97년 9월 BAC에 의
해 승인됨.

APEC 지역에서의 임금과 노
동 생산성
(CF)

우선 과제 2에도 기술됨.

1. 참여 회원국가를 위한 임금과 노동 생
산성의 상호 비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를 개발
2. 상호 비교 가능한 임금 및 노동 생산
성 통계가 APEC-LMI의 정식 구성 요소
가 될 수 있도록 매카니즘 개발
3. 비교 가능하거나 유사한 직종과 업종
에서 회원국가들간에 임금과 노동 생산
성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근원을 파악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호주, 홍
콩, 중국, 인도네
시아, 일본, 대만,
태국, 미국

- 284 -



우선 과제 8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촉진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인적 자원 개발
산업 기술 훈련 프로그
램
(SF)

1. 아태 지역 민간 기업 근로자
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2. 현장 훈련을 통해 기술 이전
을 촉진한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대한민국
-참가국: 미정

1. 본 프로젝트는 97년 5월 26-29일 캐나
다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제16차 H RD
WG 회의에서 발표되어 자체 재정 조달
되는 프로젝트로 인가되었음.
2. 본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
해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
3. 각 회원국에게 훈련 프로젝트를 발표
하고 수요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계획
4. 각국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타국에서의
산업 기술 연수에 대한 수요와 기업을
대상으로 타국 산업 연수생에 대한 수요
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실시 예정

APEC 학생 교사 교환
프로그램
(SF)

1. 풀브라이트와 UMAP 프로그
램을 통해 학생 및 교사의 교환
을 증진한다.

-주도 기관:
Leader ' s
Priorities

-주도국: 미국
-참가국: 미정

APEC Stu dy Centers
(SF)

1. APEC 관련 연구 증진을 위
해 모든 회원국에 APEC Stu d y
Cen ter 건립
2. APEC 관련 교육과 APEC에
대한 인식 고취
3. 연구 결과 및 정보를 일반 국
민에게 홍보

-주도 기관:
Leader ' s
Priorities

-주도국: 미국
-참가국: 호주, 브루나
이, 캐나다, 중국, 홍
콩, 일본, 한국, 뉴질
랜드, PN G,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APEC Stu dy Cen ter 연례 회의는 97년 5
월 캐나다 밴프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의
에서, Stu dy Cen ter 목적에 관한 성명서
와 몇몇 제안서가 채택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APEC Read er 즉 APEC 관련 기
사문과 글을 편집하고 APEC 사무국과
인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안
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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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직업 훈련 프로그램
(SF)

우선 과제 5에도 기술됨

1. APEC 회원국, 특히 개발 도상
국들의 직업 훈련 기관의 기술
인력 공급 능력을 확충한다.
2. APEC 회원국, 특히 개발 도상
국들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을 지원한다.
3. APEC 국가간에 기술 이전 및
교류를 촉진한다.
4 . 외국인 투자 유치에 치명적인
장해물인 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
함으로써 APEC 국가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5. 모든 APEC 회원국에게 이익이
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인 실시를 통해 회원국의 전폭적
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한다.

-주도 기관:
-주도국: 대한민국
-참가국: 브루나이,
중국, 멕시코,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필
리핀, 태국, 칠레

1. 연구 보고서, 평가서, 커리큘럼 자
료, 정책 문건, 질문지와 조사표, 워
크샵, 세미나, 논문, 관련 보도 기사 등
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CDS-SIS를
이용하여 마련되었음.
2.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두 차례 배
포된다.
3. APEC H RD 직업 훈련 정보 교류
를 위한 국제 포럼에 관한 제안이
98년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 이 제안
은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 해당
4.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는, 기계
생산, 기계 설계 (CAD), 공장 자동
화 (FA), 산업 설비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자동차 정비, 전기 및 전자와
같은 직종에 총 50명의 참가자를 모
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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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최고 인적 자원 관리자
(CH RO) 네트워크 프로그
램 2단계 (CF)

우선 과제 3에도 기술됨.

1. APEC 회원국의 기업가, 고위 정
부 관료, 전문 연구원들이 이 지역
의 기업 경영상 난제들을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BMN 과의 정기
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
2. 본 프로그램의 궁긍적인 목적은,
CH RO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자
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포럼을 구성하여, 고위급 구성원들
이 상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
다는 목표아래 관련 정책 이슈를
협의하는 것이다.
3. CH RD 네트워크는, APEC H RD
활동을 위해 민간 부문의 H RD 수
요를 파악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4 . 정보와 인적 자원의 교류를 활성
화
5. APEC H RD 활동과 APEC의 정
책 이슈간의 연계를 강화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칠레,
중국, 일본, 뉴질랜
드, 필리핀, 미국

1. 몬트리올 BMN 회의 이후, 제 1
차 회의에 대한 두 차례의 기획 회
의가 열렸으며, 제1차 회의는 1998
년 1월 발리에서 개최되었음.
2. 발리 회의에서는, 참여국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할 인적 자원 집행위원
들이 선임되었고, 각국의 고위급 인
사 관리자들과의 협의 내용이 발표
되었으며,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backgrou n d p ap er의 문안이 다듬어
졌다.
3. 발리 회의에서, 태국은 후속 회의
의 주최를 제안했으며, 1998년 6월
23-24일 방콕으로 임시 일정이 정해
졌다.
4. 인적 자원 고위 관리자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계속 진행된
다.

- 287 -



(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쌍방향 CD-ROM으로 중
소 기업에 대한 비교 문
화 훈련
(CF)

우선 과제 3에도 기술됨.

1.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쌍방향
CD-ROM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문화에 대한
비교와 이해 및 시장 진입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훈련 도
구를 마련하는 데 있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
본, 말레이시아, 필
리핀, 태국, 미국

1. 1997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최초
워크샵 회의 (kick-off m eetin g)의
회의록이 발간되었음.
2. 1997년 워크샵의 회의록은 참가
국에 배포되었음.
3. 1997년 9월, APEC 중소기업 정
책 회의와 APEC 중소기업 엑스포
에서 원형이 선보였음.
4. 사용자 안내서 초안이 작성되었
고, 포커스 그룹의 시범 사용을 위
해 원형 사본이 각 참가국에게 배포
되었음.
5. 원형에 대한 보완 작업이 계속
진행중이며, 완성된 CD-ROM은
1998년 중반에 배포될 예정.

APEC 교육 재단 설립
(SF)

1. 재단 설립 및 재단과 기존 APEC
포럼들을 연계하는 매카니즘 개발
2. 아태 지역의 연구 지원,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독
립적인 지원 단체로서 설립
3. 96년 우선 지원 대상
A) 교육 및 직종별 품질 보증
B) 경제, 교육 자료 및 통계 수집에
있어 기준과 절차의 조화
C) 과학 기술 협력
D)교육에 첨단 통신 기술 활용
E) 대학 이전 교육에 있어 지역 차
원의 협력 증진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미국
-참가국: 모든 회원
국

1. 97년 7월, 지원 및 프로그램 사무
국 사무소 (office of the Gran ts
an d Program s Secretariat)가 서울에
설치되었고, AEF의 행정 사무소가
97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
레이에 개설되었음. 97년 12월 말,
재단에 전해진 첫 기부금은 대한민
국이 약속했던 5년간 1000만 달러의
1차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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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중소 기업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훈련을 위한
APEC Center 건립
(ACTETSME)
(SF)

우선 과제 3에도 기술됨.

1. 본 센터 건립의 목적은, 다양한
APEC 관련 문건뿐만 아니라 APEC
구가의 중소 기업에 대한 전반적 정
보를 담은 자료와 문서를 수집, 제공
하는 데 있다.
2. 본 센터는, 정보 네트워킹에 있어
자료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
기업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활
동을 조직한다.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미정

1. ACTETSME와의 연계하에, 중소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처와 대화
실시
2. 다음과 같이 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음
a)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훈련:
1997년 3월 17-21일
b)기업 개발 훈련 교사와 소기업
컨설턴트를 위한 훈련: 1997년 4월
16-30일
c) APEC 중소 기업을 위한 초국적
벤처 자본 금융에 관한 세미나:
1997년 6월 18-20일
d ) APEC 중소 기업 기술 이전 워
크샵: 1997년 8월 20-22일
e) 프랜챠이징 워크샵: 1997년 10월
23-25일

교육 관료 교류
(SF)

1. 회원국의 교육 관료들에게 관심이
있는 국가의 교육, 행정 정책을 경험
할 기회 제공
2. 방문 국가에서 다양한 모임, 방문,
워크샵, 회의, 현장 탐방을 통해 교육
관료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자세
와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3.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고 관계를 증진시켜 회원국간의 협력
을 강화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대한민국
-참가국: 호주, 캐나
다

1. 95년에 호주와 캐나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여 각기 1명의 관료
에게 1년간 연수 실시
2. 97년 3월, 한국 교육부는 동 프
로그램을 대만에도 제안하여, 대만
은 자국의 관료 1명이 3개월간 한
국에 방문토록 함.
3. 한국은 APEC 회원국과 지속적
인 협력하에 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 289 -



(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간을 통한 국제적 이
익: APEC 국가들의 인적
자원 관리 정책과 관행
(CF)

우선 과제 3에도 기술됨

1. 본 프로젝트는, APEC 회원국의
기업과 기관에서의 주요 인적 자원
관리(H RM)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체
계적 분석을 포함
2. 고용 관계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
이 실시되고, 이러한 분석으로 H RM
에 대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
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홍
콩, 중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대
만, 미국

1.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 6개국
은 각국의 H RM 프로파일 작업을
완수했으며, 3개국은 마무리 과정에
있고, 1개국은 후속 작업이 필요한
상태
2. 최종 보고서는 1999년 1월 회의
때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

21세기에 대비한 고등 교
육과 인적 자원 개발 :
세계 대회
(SF)

1. 우수한 고등 교육의 실시로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국제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고등 교육의 표준화 및 비교 가능성
을 위한 전략의 권고
2. 아태 지역 고등 교육의 지속적인
국제화를 위한 구상안 수립, 강화
3. APEC 지역의 고등 교육 정책 입
안자, 실무자,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입장을 이해하
고 경험을 공유
4. 21세기를 대비한 인적 자원 개발
에 있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 부문에 있어 회원국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
5. 정보화 기술을 통해 APEC 지역의
고등 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데
적극적 참여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필리핀
-참가국:

1. 본 프로젝트는 97년 5월 H RD
WG 회의에서 인가되었고, 97년 7
월 BA C에 의해 승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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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H RD와 정보 기술: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멀
티미디어 원격 학습 (1단
계) (SF)

우선 과제 1, 4와 5에도
기술됨.

1. 이 프로젝트는 원격 학습 관행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
해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주도 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
다, 중국, 인도네시
아, 일본, 한국, 뉴
질랜드, 필리핀, 태
국

1. 효율적인 의사 교환과 수집된 정
보의 공유를 위해 전자 웹사이트가
개발되었음.
h ttp :/ / w w w 1.sp h ere .n e .jp / in d l/ 로
접속 가능.
2. 원격 교육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시연한 제10차 몬트리올
BMN 회의의 프로젝트 워크샵이 있
은 후에, 1997년 후반에 웰링톤에서
열린 APEC 원격 통신 Workin g
Grou p 회의에서 하와이 대학 East
West Cen ter의 Deborah Sh arkey가
발표함.
3. 프로젝트 심포지엄은 1998년 6월
20일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임. 심포
지엄 개최 발표는 H RD WG에 전달
되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중이고,
심포지엄의 의제는 프로젝트 웹사이
트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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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SF)

본 프로젝트에 의해, 아태 지역의 초
등학교 6학년들을 위해 아태 지역
경제 프로파일을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로 구성할 계획. 우리는 APEC"
이라는 제목의 이 학습 자료는 학생
용 책자, 교사 안내서, 비디오로 구
성됨. 본 프로젝트는, 회원국의 상호
이해 증진과 APEC에 대한 인식 고
취를 목적으로 함.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가국: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
시아, 멕시코, 뉴질
랜드, PN G,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 참가국에 대한 프로파일은 98년 6
월 최종 완성될 예정
2. 학습 자료의 발간 및 배포는 98년
7-12월에 이루어질 예정
3. 캐나다는 본 프로젝트의 3단계 -
APEC 가상 엑스포-의 개발에 주도
적 역할을 하고 있음.

APEC 회원국의 사회 개
발과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국제 세미나
(SF)

1. 평생 교육과 관련하여 현황 및 정
책을 논의
2. 정식 교육, 현장 훈련 (OJT), 현장
외 훈련 (Off-JT)의 조화를 이루는 문
제와 관련하여 현황 및 현안을 논의
3. 평생 학습에 있어 APEC 국가간
의 가능한한 협력을 모색

-주도 기관: N EDM
-주도국: 일본
-참가국: 호주, 캐나
다, 중국, 홍콩, 인
도네시아, 한국, 필
리핀, 대만, 태국

국제 세미나는 98년 12월 1일 동경,
12월 4일 나하시에서 개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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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국가들을 위한 인
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자
바 베이스 기술 훈련
(CF)

우선 과제 3과 5에도 기술
됨.

1.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상거래 기술의 보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접할 수 있는 훈련 모듈
을 개발
2. 보안 문제, 지적 재산권 등의 법
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습득
등을 포함하여, 자바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및 웹사이트 설계에 관한 단
기 코스 실시
3. 선정된 일부 APEC 국가들의 전
자 상거래 정택과 관행을 비교, 대비
함으로써 첨단 기술 훈련에 있어 국
가간 차이를 파악
4.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훈련
모듈, 지식, 경험 사례를 배포하고,
이 지역에서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향후 훈련 수요에 관해 고위 관료
(Senior Officials)에게 권고한다.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1. 본 프로젝트는 1997년 5월 회의에
서 H RD WG에 의해 승인되었고,
1997년 7월 BAC에 의해 승인되었음.
재원 조달 승인에 대한 통보는 1997
년 12월에 접수되었음.
2. 본 프로젝트의 실행은 1998년 초
에 개시됨.
3. 프로젝트
4. 훈련 워크샵은 1998년 10월 호주
시드니 또는 월롱공에서 개최될 예
정
5. APEC의 개발 도상국의 훈련 기
회를 증진할 목적으로, 호주의 원조
기관인 Au strailian Aid A gency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일
정 수의 참가자들에 대한 훈련비 지
원을 합의함.
6.워크샵의 개요는 제18차 APEC
H RD WG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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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일본-APEC 교육, 훈련 협
력 프로그램 (JAPET)
(SF)

우선 과제 6에도 기술됨.

1. 일본의 대학 또는 기타 상응하는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뒤 2-3년간 현
장 훈련을 희망하는 APEC 지역 출
신의 외국인 학생에게 일본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2. 위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현
장 훈련을 제공하도록 기업과 기타
단체의 협력을 촉구한다.

- 주도 기관:
Minister' s
In itiative

-주도국: 일본
-참가국: 중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필
리핀, 대만, 태국

1. 97년 6월, 참가국 명단이 실린 고
용 안내책자가 발간됨.
2. 97년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11명의 외국인 학생이 고
용되어 있음.

21세기 고등 교육을 위한
교류 확대
(SF)

1. APEC Stu d y Cen ter 네트워크를
통해 고등 교육 부문의 교류 증진에
기여
2. 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APEC
Stu d y Cen ter 일본 콘소시엄에 의한
구상안에 의거하여 회의 주최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일본
-참가국: 호주, 캐
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1. 일본의 APEC Stu dy Cen ter 콘소
시엄과 일본 정부가 제2차 국제 회
의( 21세기를 향하여: APEC 지도자
교육 구상안에 대한 기여 )를 95년
9월에 동경에서 공동 주최하였음.
2.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이
제3차 국제 회의를 97년 3월에 주최
함.
3. 본 프로젝트는 고등 교육의 국제
화에 계속 초점을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
4 . 차기 세미나는 99년으로 예정

교육과 훈련에 있어 회원
국간의 협력 증진
(SF)

1. 교육과 훈련 실시에 있어 회원국
간의 상호 협력의 기회를 높인다.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가국: 모든 회원
국

18차 H RD WG 회의에서, 호주는
프로젝트의 현재 포맷 철회를 추진
하고 있음, 호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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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무역 및 투자 보험 훈련
프로그램 (TILF)

1.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국
가에서 무역 및 투자 보험 서비스 제
공 기관의 현직 또는 예정 근로자를
훈련하는 데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
해, 무역 및 투자 보험제도와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주도 기관:
BMN / N EDM

-주도국: 중국
-참가국: 호주, 브
루나이, 캐나다, 홍
콩, 중국, 인도네시
아,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1. 5개의 프로그램이 중국 (2회), 인
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개최되
어 12개국의 160명이 참가함.
2. 각 훈련 과정과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포함한 출간물
은 98년 초에 발간 예정

1998 무역 투자 보험 훈련
프로그램 (TILF)

1. APEC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
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국가의
무역 및 투자 보험 서비스 제공 기관
의 현직 또는 예정 근로자를 훈련

-주도 기관: BMN
-주도국: 중국
-참가국: 호주, 브
루나이, 캐나다, 홍
콩, 중국, 인도네시
아, 일본, 한국, 필
리핀, 싱가포르, 태
국

1. 97년 5월의 H RD WG 회의에서
인가되었고 TILF 재원 조달을 위한
97년 7월 BAC에서 승인됨.
2. 무역 증진 WG와 공동으로 2단계
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중이며, 98년
중반에 가속화될 것임. 프로젝트 시
행을 논의하기 위한 최초 회의
(kick-off m eetin g)는 98년 초에 개
최될 예정

APEC 지역 중소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CF)

우선 과제 3에도 기술됨.

1. 대표적인 APEC 중소기업과 지원
기관들의 성공적인 생산성 증대 프로
그램에 대한 경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제공
2. APEC 국가들에 의해 입증된 효과
적인 생산성 증대 접근 방식과 기술
을 공개
3. APEC 국가 중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과 전략
에 대한 이해

-주도 기관:
H URDIT

-주도국: 필리핀

1.프로젝트 팀은, 1997년 협약에 명
시된 업무 완수를 위해 1년간 연장
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한 경우, 본
프로젝트의 2년차 업무들도 또한
1999년 12월까지 완수되도록 기한이
연장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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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8 계속)

실행 업무 내용 책임 일정
아태 지역의 대학생 교류
(UMAP)
(SF)

우선 과제 6에도 기술

아태 지역 고등 교육 기관들의 협력
확대를 통해 고등 교육 기관 관계자
및 학생들의 이동을 활발히 함으로
써 아태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 제
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등 교육
의 질을 높인다.

-주도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가국: 홍콩,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
드, 대만, 태국, 미
국

1. 최종 UMAP 실무단 회의는 97년
11월 14일 태국 필사누록의 나레수
안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의의
주 목적은, UMAP 점수 교환제도 실
시를 위한 여러 제안을 논의하고
UMAP와 지역 단체간의 활발한 정
보 교류를 위해 국제 사무국을 설치
하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었음.
2. 아태 지역 고등 교육 자격 상호
인정에 관한 지역 워크샵: 97년 6월
23-26일, 마닐라 개최
3. 97년 7월 8-10일에 동경에서 열린
고등 교육에 관한 UN ESCO 지역 회
의에서도 UMAP가 논의됨.
4 . 97년 8월 19-24일 뻬이징 대학에
서 열린 대학간 협력과 교류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도 UMAP가 논의됨.
5. 97년 12월 호바트에서 열린 아태
지역 대학 협회 (AUAP) 2차 지역
회의에서도 UMAP가 논의됨.
6. 태국은 98년 8월 25-27일 방콕에
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UMAP
Referen ce Grou p 회의에 모든 회원
국이 참가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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ＨＲＤ　실무그룹

연간　작업 계획서

９９년　１월　１２일

리드　쉐퍼드　사무소

중국，　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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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중기 전략 우선과제

우선과제 1. 양질의 기초 교육제공. 특히 모든 국민의 기초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의 교육 성취도를 제고하

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과제 2.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개선. 이를 통하여 이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교역,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하고 효율

적인 노동 시장을 지원한다.

우선과제 3. 주요 분야의 관리자, 기업가, 교육자, 훈련 담당자의 기술 향상. 중소기업의 훈련 필요 및 지속적인 성장,

개발의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과제 4. 평생교육 증진 및 개발. 이를 통하여 각 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 직업 훈련, 전

문 기술, 경영기술의 조정 및 향상에 따른 개인적인 수요에도 부응한다.

우선과제 5. 모든 수준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의 수준 향상. 특히 21세기로의 전환

의 준비에 초점을 맞춰, 직업과 전문 기술 훈련을 통한 기초 교육에서 변화의 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책임자 교육을

망라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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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6. 우수한 인력의 이동 촉진. 기술 및 자격증의 상호 인정 방안 개발을 통한 기술인력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

각 국의 경제 성장 및 회원국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한다.

우선과제 7. 회원국의 노동력과 작업장의 수준, 생산성, 효율성 및 동등 발전을 도모.

우선과제 8. 교역과 무역 자유화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서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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ＨＲＤ　실무그룹　

연간　작업계획，　９９년　１월　１２일

전문

H RDWG의 전반적인 작업은 11월 “오사카실행 과제”의 일부로서 각국 지도자와 각료들의 지지를 받고 “H RD 기본

계획에 대한 94년 자카르타 선언” 의 원칙에 기초한 “인적자원행동계획”에 의하여 주도된다.

97년 1월, 호주의 시드니에서 H RDWG가 채택한 8개의 중기 전략 우선 과제하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9７년에　APEC HRD 각료들은 한국，서울에서 모여 21세기 준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HRDWG에게 제

시하였다. 이 주제와　방향들은　９８년　１１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의　APEC　각료들과　지도자　회의에서 한

층 강화되었다．　

APEC　지도자들의　선언에서　강조했듯이 H RD는 2000년에도 계속 APEC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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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H RD 활동이 최근의 APEC 지도자들과 각료들이 제시한 방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과거의 경험

과 현재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의깊게 고찰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APEC의 전체 과제 수행

과정에서 H RDWG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승인된 현 프로젝트는　97년 1월 시드니에서 실무그룹이　채택한　8개 중기 우선과제에　따라　조직되었고　네　개의

분야．즉　실행업무，내용，책임，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활동　업무란에는　현 프로젝트에 대한 매우 자세

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 나타난 정보로는 실행업무　난에는 프로젝트의 제목, 자금출처가, 내용란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책임란에는 주 기관과 주도국 및 참여국이, 일정난에는 일정과 현재　업무의　진척도등이 표시되어

있다.

각 활동이 속해있는 가장 관련 있는 우선과제에 관한 결정은 주관적인 것이다. 실무그룹의 회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속

한 보다 적절한 우선과제에 대한 제안을 원하며 따라서 어떠한 제안이든 환영한다.

현행 활동　 업무에 대한 정보는 이전 리드 쉐퍼드였던 캐나다가 개발 관리해 오고 현 리드 쉐퍼드가 추가해온

H RDWG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것이며 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인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H RDWG”회원들,

APEC 사무국이 리드 쉐퍼드에 제공한 정보에도 기초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프로젝트 지원자들과 APEC사무국，특

히　캐나다　인적　자원　개발부가　 연간 작업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보여준 모든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왕 위아오초우

리드 쉐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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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９년　연간 작업 계획서

９９년　연간 작업 계획서는　두　부분，즉　지도자들과　각료들의　최근　지침과　현행　활동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Ｉ．지도자들과　각료들의　최근　지침

１．지도자들의　선언에서　지적되었듯이　＂최근의　이　지역이　금융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경

제，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며　 유사한　문제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APEC의　최우선과제가　되었다．　각　국　지도자들은　APEC　지역　밖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

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에　동의하였으며 지역의　빠르고　지속적인　회복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험

을　억제하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ＨＲ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핵심요소로　인적　자원에　투자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에　합의하였다．　

２．올　해　폭　넓은　APEC　활동을　통한　＂역량　제고（Ｃａｐａｃｉｔｙ　Ｂｕｉｌｄｉｎｇ）＂를　지도자들은　

강조하였다．　이　것은　이러한　시기에　이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으

로　 기술개발，　 테크놀로지의　첨단화，　인프라　 개선，중소기업들에　대한　폭　넓은　조력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에　APEC이　역점을　둠으로써　우리의　위기　극복　 및　안정성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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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지도자들은　ＨＲＤ가　２１세기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능력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

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고통의　믿음을　강조하였다．따라서　지도자들은　기술개발에　관한　９８년　쿠알라　

룸푸르　행동계획을　승인하였고　각료들도　역시　이를　승인하고　APEC의　각종　포럼，특히　ＨＲＤＷＧ에게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４．지도자들은　ECOTEC활동에서의　조정을　강화하고　우선과제　분야에서　작업을　강화하는　데에　향후　중점을　

둘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각료들은　경제와　기술협력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업의　강

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ＷＧ과　기타　AＰＥＣ의　포럼에게　활동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협력강화를　위

한　기본틀＂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５．지도자들은　＂２１세기　과학，기술　산업　협력을　위한　APEC　과제＂를　승인하고　각료들에게　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６．　지도자들은　APEC의　진행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각료

들은　APＥＣ의　경제　개발　 및　협력에서의　여성에　관한　각료회의에서의　모든　권고　사항과　특히　APEC에서

의　여성　통합을　위한　기본틀의　발전을　승인하였다．

７．　지도자들은　 APEC　운영　과정을　유연화　 하기위한　 노력을　승인하고　각료들에게　 ９９년　까지　 APEC　

절차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고　２０００년　까지　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료들은　APEC　

포럼들의　업무를　검토하는데　공통의　지침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고위　관리들에게　９９년　９월에　각료들

에게　그들의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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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현행　활동업무

우선과제 1. 양질의 기초 교육제공. 특히 모든 국민의 기초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의 교육 성취도를 제고하

는데 초점을 맞춘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적자원 개발과 정보

기술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멀티미디어

를 사용한 원격교육，

１단계 (SF)

최선의 사례와 　'다음　사례'의

사례연구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

해 원격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사용에 관한 정보 교환 증진．

인터넷에　 혹은　 책자로　 심포

지움　내용을　출간．

주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

랜드, 필리핀, 태국

1. 효율적인 의사교환과 정보공

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h ttp :/ / w w w 1.sp here .ne .jp / m d l/

2. 1998. 6. 20 대만에서 사업회

의 개최. 대부분 자료 출판준비

중.

3. 1999. 6 사업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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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2.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개선. 이를 통하여 이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교역,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장을 지원한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노동 시장 데이터 베
이스 프로젝트 (1단계-
APEC LMI 데이터 베이스
구축)

LMI 데이터 베이스는 회원국
들이 제공하는 주요 노동 시
장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데
이터베이스는 정보와 통계 분
석의 교환을 통하여 를 활용
하여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서 정부와 업계가
정책개발 및 정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다.
LMI의 확산- 웹 사이트의 구
축과 “APEC 노동 시장동
향”이라는 출간을 통하여
98년 12월에 현 단계가 완료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LMI 데
이터 베이스와 웹사이트에 초
점을 맞춤.

주　기관：ＬＭＩ
주도국：　호주
회원국：　모든　회원국

１９８５－１９９６：　 회원
국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포함한　 ＬＭＩ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웹사이트가 구축되었

고 볼 회의에서 선보였다. 98
년 말에 개발 완료 및 웹 사
이트의 APEC 사무국 웹사이
트와의 연결이 이루어질 예정
임.
능력제고 요소를 위한 기본

틀 (필리핀)과 정보 확산 전략
(캐나다와 한국)이 개발되고
있음.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유

지와 확장이 99년에도 계속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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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노동시장 정보 데이터

베이스(CF)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구축된 APEC LMI 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운영

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의 내용으로는 주요 경제, 인

구, 교육, 훈련, 노동시장, 임

시 이주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이 데이터는 표준 포맷

의 형태로 표나 그래픽의 형

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

국들 서로 간의 비교 데이터

도 포함하고 있다.

주　기관：ＬＭＩ

주도국：　호주

회원국：　모든　H RDWG 회

원국

대만에서 열린 18차 WG회의

때 중앙의 지원이 승인되고

작년의 BAC 회의에서 승인

됨.

99년 1월 1일 시작해서 99년

12월 31일 왼료될 예정임.

데이터베이스는 매 년 유지

관리되며 매 년 6월 30일 까

지 회원국들은 업데이트되거

나 수정된 것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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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2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H RD 정책 입안에 있어서 무

급과 유급 근로 사이의 연계

( CT)

1. 유급과 무급 근로 사이의

연계가 H RD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급

근로의 개념을 설명함.

2. 정부와 민간 단체가 채택하

고 근로자의 유급 및 무급 근

로 활동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회원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함.

주 기관;: N EDM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중국, 홍콩, 인

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

,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

만, 태국, 미국

1. 97년 5월 회의에서

H RDWG의 승인을 받고 97년

7월에 BA C의 승인을 받음..

최초의 프로젝트 회의가 대만

에서 98년 6월에 열렸음.

LMI 확산에 있어서 인터넷

이나 기타 국제적인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사용 (이 프

로젝트는 APEC LMI 데이터

베이스의 일환임)

1. 기술의 상호 인정에 관한

프로젝트 제안을 촉진, 확대

함.

주 기관;: LMI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APEC LMI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

- 307 -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지역에서 임금과 노동

생산성(CP)

회원국의 임금과 노동 생산성

에 관한 비교 가능 데이터베

이스 구축

비교가능 임금, 노동, 생산성

통계 기법을 개발하여 APEC

LMI의 정규 기법이되게함

유사 직종과 업계에서의 회원

국 사이의 임금과 노동생산

성의 다양성 원인 규명.

주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호주, 중국, 홍콩, 인

도네시아, 일본, , 대만, 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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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 주요 분야의 관리자, 기업가, 교육자, 훈련 담당자의 기술 향상.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변화 경영에 관한 CEO를 위
한 프로그램

세계 경영환경의 변화 방식에
관한 이해 제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맞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CEO들에
게 알림
민간과 공공기관의 기업가들
에게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
시킴.
전략운영의 최근 개념을 CEO
들에게 소개함.
참여자들이 변화 관리 과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력
APEC 지역의 기업 고위관리
자들에게 포럼을 제공하여 개
별 국가의 지식, 경험과 최우
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함
APEC 지역간의 기업과 기업
간의 연대 촉진

97년 5월 회의에서 H RDWG
의 승인을 받고 97년 7월에
BAC의 승인을 받음..
프로젝트 관리자가 현재 프로
젝트 수정 중. 프로젝트를 진
척시키기 전에 타국가들로부
터의 정보 제공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임.

식품 산업에서의 APEC
H RD (SF)

식품 산업에서의 H RD 필요
규명
To reveal H RD p rogram an d
p olicy p referen ces of APEC
회원국들의 H RD 프로그램과
선호하는 정책의 규명.
지역 H RD에 대한 우려와
제약의 규명.
향후 H RD의 기준 설정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미국

참가국 : 호주, 중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미국 대학원생들이 APEC
H URDIT 집중 연구에 참여
중임..
최종 프로젝트 회의는 98년 5
월 18-20 사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식품부의 주최
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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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종합 운영 시스템 (Total
M an agem ent System) 하의
생산 및 자재 관리 운영에
관한 APEC 화이트 칼라 프
로그램 (SF)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일본에
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과 자
재 관리 운영에 관한 체계적
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훈련은　 니케이렌
（N IKKEIREN）이 제안한
TMS 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
로 이를 통하여 인적, 재정
적, 물질적 자원의 적절한 활
용이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3. 니케이렌 은 일본 경영자
총연합을 뜻하며 이 단체는
일본 사용자를 대표하여 사회,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니
케이렌 국제협력센터는(N ICC)
는 니케이렌의 산하기관으로
개도국의 사용자 단체와 의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단체이
다

주　기관: BMN H URD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 중국, 인도네시
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 필리핀, 태
국,

제 3차 종합 운영 시스템
(Total Man agemen t Sy stem )
하의 생산 및 자재 관리 운
영에 관한 APEC 화이트 칼라
프로그램 은 99년 10월 25일
에서 11월 9일 사이에 실행되
었다. 9개국에서 15명의 훈련
생들이 참가했으며 일본의 강
사들과 기업 중역들이 세미나
에 참석하였음
프로젝트 협찬인들이 프로그
램을 매년 수행할 뜻을 밝힘
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H RDWG의 지속적인 활동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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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기업 및 기술 양성 관리자
를 위한 문화 비교 훈련 (SF)

기업 및 기술 양성 관리자들
이 교역과 투자 개방화와 촉
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
도록 문화의 비교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　기관: BMN

주도국: 인도네시아

참여국: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미
국

이질적인 문화가 충돌하는 상
황에서 교역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교재, 훈련 프로그
램 및 사례연구가 97년 가을
에 열림

APEC 인적자원관리 CEO
네트워크-2단계

APEC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
업의 인적관리 CEO의 네트워
크 형성이 목적임. 정규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연계
및 서로의 교훈을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어 장기적으
로 전략적 인적자원 운영의
품질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기업 전략의발전과 이해의 촉
진.

주　기관: BMN

주도국: 케나다

참여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
코,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9차 대만에서 열린 회의에서
H RDWG의 승인을 받고
BAC의 승인을 받음..
98년 1월에 발리에서 조직회
의를 엶으로써 2단계가 성공
적으로 마무리됨.
CH RO 네트워크 모임이 97년
1월 방콕에서 열릴 계획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19차
H RDWG회의에서 CH RO는
결과물이 BMN 과 APECWG
에 확산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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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기업　자발　참여자의　교류
를　통한　경영　 및　전문　
기술의　교환과　이전 (기업
자발　 참여자　 프로그램
Bu siness Volu nteer
Program ) (SF)

1. APEC　 지역의　 민간　 업
체들　 사이에　 상호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역과　 무역
에　 우호적인　 기업，　 법적　
및　기타　환경　조성

주　 기관: LEADER’S
IN ITIATIVES

주도국: 태국

참여국: 호주，　캐나다，　일
본，　대만，　미국

프로그램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w w w .ap ecsec.org.sg;
w w w .actetsm e.org.p h，
프로그램　 자문　 한　 명이
９８년　 ４개　 회원국의　 핵
심　기관을　방문
태국　 업계에　 ＢＶＰ　 전문
가　 파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９８년 ８월
에　열림．
4. ９８년　１월　이래로 BVP
CO는　태국의　민간　기업으
로부터　 ６건의　 신청을　 받
았음

인간을　통하여　세계에　이
익을: APEC　 회원국들의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관행　（２단계） (CF

APEＣ　회원국의　기업과 기
관의 주요 인적자원관리　 정
책　 및　관행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　제공.
고용관계 영역에 대한 비교분
석이 연구될 것이며 H RM 사
례연구가 실시될 것임.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미국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실행되
고 있음: 8개국이 각각이
H RM 프로파일을 끝내고 3
개국은 진행 중이며 1개국이
후속조치가 필요함.
2. 최종 보고서는 97년 1월
회의에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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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APEC
국가를 위한 자바 기술에 관
한 훈련.

APEC 회원국들이 웹 사이트
를 통하여 기업의 전자 상거
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모듈을 개발
자바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과
웹사이트 디자인에 관한 단기
과정을 보안과 지적 재산권등
관련 법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시
일부 APEC 회원국들 사이의
전자 상거래 정책과 관행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첨단 기술
훈련의 격차를 r규명함.
프로젝 에서 얻은 지식, 훈련
모듈과 경험을 확산시키고 지
역의 향후 전자 상거래에 관
한 훈련 필요 부분에 관하여
고위관리자들에게 권고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일본,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97년 5월 회의에서 H RDWG
의 승인을 받고 97년 7월에
BAC의 승인을 받음. 자금제
공에 관한 통보는 97년 12월
에 받음.
98년 초에 프로젝트의 이행이
시작됨.
프로젝트 조직 담당자들이 참
가국에서 국제 이행팀의 회원
임명을 해 줄 것을 독려함.
훈련 위크샵이 호주의 시드니
나 볼프강에서 98년 10월 열
릴 예정임
APEC 개도국의 훈련의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주의
지원 단체가 중국, 인도네시
아, 필리핀, 태국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의 자금 지원에 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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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3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산업기술 실천 기업
네트워크 (CF)

공인된 기업 원칙에 의거하여
학생들과 훈련인들에게 산업
기술을 습득시킴.
현장 경험을 하고 사업에 관
한 통찰력을 키우며 국제 무
대에서의 실제 기업관행에 관
한 지식을 넓힐수 있도록 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필리핀, 태국　

프로젝트 팀은 97년 계약 상
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한 1년
연장을 원함.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해의 업무는 99년 12월
완료 예정임
캐나다, 대만, 미국에서 실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의 APEC 실천기업 네트워크
에 인터넷 상으로 연결될 것
임.
훈련 워크샵이 호주의 빅토리
아에서 98년 8월 24일에서 28
일까지의 일정으로 실천 기업
무역 박람회외 더불어 개최될
예정임.

공공부문 개혁과 변화운영:
공공부문 개혁 분석과 실행
자 회의 (SF)

1. 공공부문 개혁과 변화운영
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예정.

주 기관: BLM
주도국: 뉴질랜드
참여국: 호주, 중국, 대만

기업과　협력하의　직업훈련
프로젝트 (SF)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　 들　 기업체들에서　 일하
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APEC
지역사회에　기여.
APEC　회원　개발　도상국의　
기업체가　 지역민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할　 때　 비용의　
일부가　 일정　 조건　 하에서　
보조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중국，　인도네
시아，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파푸아뉴
기니，필피핀，　태국

97년 준비조사 결과 태국의
６개　 기업과　 파푸아　 뉴기
니의　 한　 개　 기업에서　 직
업훈련이 97년 초부터　 실시
되고 있음. 97년 한 해 동안
훈련자 수는 778명이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초기 평가가
곧 실시될 예정임.
디른 국가에서도 준비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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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표준에　근거한　경영　
시스템　（ＳＭＳ）에　
관한　APEC　중역　
워크샵을　위한　중간　
활동． (IQAS-Interim )
(SF)

이　 프로젝트는　 품질，　 환
경，　 변화경영　 통합에　 있어
서　 기업　 전문가들의　 역량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
로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９７년　 Ｉ
ＱＡＳ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초　 교육과정을　 개량하고
ＩＱＡＳ　 ２단계로　 가는데
교량　 역할을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ＴＩＬＦ　 １９
９９는　 승인됨）．　 프로젝트
의　 결과는　 개량된　 교재의　
형태로　 ９９년에　 번역，사용
되었다

주　기관: BMN

주도국: 일본

참여국: 브루나이，칠레，　 중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파푸아뉴기니，　 싱가
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중역　개발　 및　＂품질　확인
과　 환경　 경영에　 대한　 훈련
가와　 전문가들의　 워크샵이
９８년　 ９월　 ２８일에서　 １
０월　 ２일　 사이에　 마닐라에
서　 열림．워크샵의　 후속조치
로　 훈련가　 안내서　 개발이　
결정되어　 ９９년　 프로젝트
이행　도중　개량될 예정임

- 315 -



우선과제 B.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소요 충족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터액티브 CD_ROM에 의
한 회원국 상호간 중소기업
교육 (CF)

1. 목적: 멀티미디어에 의한
교재를 개발, 회원국 중소기업
상호간의 역내 시장 진입 역
량 배양

주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
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1.1997년 1월 시드니에서 개최
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2.1997년 1월 의사록 각회원국
에 배포
3.1997년 9월, APEC 중소기업
정책그룹 및 APEC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프로토타입 선보
임
4.사용자 설명서가 작성되고
포로토타입의 사본이 각 회원
국에 배포됨
5.파일럿 프로그램 개선 계속,
1998년 중반 CD-ROM 배포

분쟁해결 교육 프로젝트 (SF)

목적: 역내 기업가들에게 각
회원국들의 상이한 분쟁해결
방식을 교육하여 무역과 투자
를 증진함. 이에 따라
CTI-DMEG, H RD-BMN 등의
APEC 위원회들이 기업가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국제
분쟁 해결의 소요를 파악하게
되며 미래에 가장 적합한 활
동을 결정할 수 있음.

주기관: BMN

주도국: 일본

참여국: 호주, 홍콩, 중국, 인
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미국

1.이 프로젝트는 대만에서 열
린 제 19차 H RD 워킹 그룹
회의에서 결정되고 지난번
BAC 회의에서 승인됨
2.1998년 6월-11월에 현 ADR
상황연구가 실시될 예정
3.1998. 11. 13, 일본 오사카에
서 워크숍 개최
4.1999년 4월 프로젝트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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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B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ＳＭＥｓ를　 위한　 APEC
기술　이전　 및　훈련　센
터　설립．

１．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APEC의　 자료와
APEC　 회원국에　 대한　 일반
정보　 및　SMEｓ에　관한　정
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것이다．
２．이　 센터의　 역할은　 정보　
연계，　 SMＥｓ를　위한　훈련
기회　 제공，　 기술　 이전　 공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　활동　조직이다．　　

주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보
제공처와의　대화．
２．다음과　 같은　훈련　프
로그램과　 세미나，워크샵을
실시하였음．
(ａ）９７년　３월　１７－２１： Ｓ
ＭＥｓ의　생산성　향상　훈련
（ｂ）９７년　 ４월　 １６－３０：
기업　 발전　 훈련가와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위한　훈련．
（ｃ）９７년　 ６월　 １８－２０：
AＰＥＣ　ＳＭＥｓ를　위한　초국가
적　파이낸싱에　관한　세미나．
（ｄ）９７년　 ８월　 ２０－２２：
APEC　 ＳＭＥｓ를　 포함한　 기수
이전계획에　관한　워크샵．
（ｅ）９７년　 １０월　 ２３－２
５：　 프랜차이징에　 관한　 워크
샵．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경영훈
련 프로그램 (SF)

경영자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지도력 기술 향상 .
SMEs의 관리자와 기업가의 자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태국

제　 ２차　 APEC 　 국제
SMEs 기술　교류　박람회 ?

회의목적－　 중소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APEC과 같은　
국제적인　규모로 새로운　파트
너쉽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격려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중국

1. ９８년　９월　회의와　박
람회가　 중국의　 주재로　 열
림．최종　 보고서가　 １９차
실무그룹　회의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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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 C : 지속적인 성장, 개발의 운영을 지원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지속가능한　개발　훈
련　 및　 정보　 네트워크 (
II　단계: 실행) (SF)

II　단계의　목표 ?APECＷＧ　
와　 회원국간　 상호　 지속적
인　고위급　대화　실시　 및　
최우수　 사례를　 포함한　 정
보와　훈련　자료　공유．　
또한　 공공，　 비정부，　 민
간　 부문　 간에　 지속적인
개발　 관행을　 촉진하기　 위
하여　지역　역량　배양　 및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
고자　함．.

주　기관: BMN

주도국: USA

이　 프로젝트는　 ９７년　 ５
월　 회의에서　 ＨＲＤＷＧ의
승인을　 받고　 ９７년　 ７월　
ＢＡＣ의　승인을　받음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개발　 담당　 각료들과　 ３개
의　 기타　 APEC　 ＷＧ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공식적으로　통합됨．
３　 1997년　 ６월　 에너지
ＷＧ　 가　 후원한　 통합　 네
트워크의　 개발에　 관한　 전
략　 회의에　 이　 프로젝트의　
네트워크가　 참여하였으며
지원
사무소는　 오레곤주　 포틀랜
드에　 세워졌으며　 ９７년
９월부터　 홈페이지가　 운영
됨．
＂네트워크＂는　 많은　 국제
심포지움과　 회의를　 주최하
거나，이에　 참석해　 왔으며
９７년　 １１월에　 개최된
APEＣ　각료회의　 및　정상
회의　 때　 열린　 해양　 환경
의지속가능성에　 관한　 박람
회를　공동　후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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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C: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환경친화적 생산을 위한 인
적자원관리 (CF)

1. 목적: 역내 전지역에 걸쳐
환경친화적 식품생산 공법을
장려. 이를 위해 실용적 교재
개발. 단기목표는 회원국내
식품산업에서 환경친화적생산
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기술을
평가하는 것임. 평가 결과에
입각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더불어 교재를 개발하고 파일
럿 테스팅을 실시. 이 교재는
환경친화적 생산에 관한
APEC 교재로 개발되는 것이
며 회원국 식품공업 종사자들
교육용으로 배포될 것임. 장기
목표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되는 APEC 훈련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데 필요
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주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칠레, 인도네
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
코,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단계1: 프로젝트 계획확정
(1997.9-11) 제1차 워크숍 싱가
폴 개최(97.11.17-18). 민간분야
(식품공업)참여유도(97.11-98.1)
. 일부 참여 식품업체들에대해
H RM 기술평가 실시(98.1-2)
2.단계 2: 프로젝트 결과물, 즉
사례연구, 자료, 교재 등의 초
안 확정(98.1-3). 식품업계 전
문가들과 프로젝트 결과물 내
용개발(98.1-4). 파일럿 워크숍
및 심포지엄 계획수립 (98.
2-5). 벤치마킹용 지표와 최고
의 관행 초안작성(98.3-5).
3.단계 3: 사례, 자료, 교안 초
안 인쇄(98.5). 파일럿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대만,
98.5-6). 전문가와 포커스그룹
이 교재평가(98.5-7). 교재 검
토 및 수정(98.7-9). 교재 출판
(98.10). 프로젝트 보고서 발간
배포(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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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 C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PEC 인적자원ＩＩ단계)
(SF)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기본틀의
확립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에　
관한　학계의　협력　촉진．;
지속적인　시범　 교육　세미
나　 （훈련　 프로그램）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
하고　 APEC이　 정한，　 환
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우선과제를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지식，　기
술，　 훈련，ＨＲＤ　 운영기
술　개발의　효율성을　평가
한다

주　기관: BMN

주도국: 호주

참여국　 : 　캐나다，　중국;　
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　
태국，　미국

９７년　 ７월－９８년　 ５월：
시범　 세미나의　 결과와　 시사
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안을
수정하고　 지역　 전체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제공
함．
현재 진행중: 역내　 ３차　교육
기관의　 주요　 인물들과의　 지
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연구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
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PEC
마스터　코스를 　제공함．
９８년　 초：　 ３차　 교육기관
의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실무
전문가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촉진함
９８년　 초：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가　 프로그램
이행에　 관련된　 상세한　 과정
을　 계획，　 운영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함．
교육과정의　 　 구조안，　 내
용，　 전달방식을　 완성하여
전문가　프로그램　시범　이행
98년 중반: 지역　전체　 교육과
정　 시범　 전달을　 위한　 제도
적　조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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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에서
의　 기업　 경영 ：APEC　 의
지속가능한　개발　과제 (온
실가스 방출) (CF)

1. 온실가스　 방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범　 공동　 이
행한　 기업들의　 경험으로부
터　 얻은　 교훈을　 강조하여　
공동　 이행　 에서의　 기업
경영 　 관행　 개발에　 기여
함．.

주　기관: BMN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
본;　뉴질랜드，미국

초기　 워크샵과　 사례연구
개발　 완료．　 결과　 제시를　
위한　 회의가　 ９８년　 ３월　
개최될 예정
９８년　 중순 ：　 사례　 연구
를　포함한　최종보고서가 준
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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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H RD 산업학교와 업계와의연
계를 통한 훈련가 훈련 프로
그램 (업계훈련가, 근로자,
감독자를 위한 프로그램)

APEC 역내 업계와 훈련 센터
에 산학연계 출범과 이행 방
법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 이
전방법이라고 증명된 실제 지
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
적임. 특히 사내 훈련가들의
능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둠.

이 프로젝트에는 산학 연계촉
진의 맥락에서 참가자의 훈련
역량 및 교수법을 개발, 진
전, 향상시키기 위한 36시간
훈련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이 포함되어 있다.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파푸아뉴기니，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이　프로젝트는　대만에서 열
린 18차 회의에서 H RＤＷＧ
의 기금지원 승인을　받고　9
월　ＢＡＣ의　승인을　받음
99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99
년 8월에 종료될 예정임. 7월
말에 1주일 간의 시험훈련 프
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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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4: 평생교육 증진 및 개발. 이를 통하여 각 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 직업 훈련,

전문 기술, 경영기술의 조정 및 향상에 따른 개인적인 수요에도 부응한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남녀와 평등교육: 21세기를

위한 앗아 태평양 지역의 신

여성 발전

여성에게 요구되는 훈련 및

직업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회

원국 중소기업의 성장과 세계

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여성의 평생 훈련과 교육에

대한 실제 노하우 제공.

남녀의 동등 발전에 관한 최

우수 사례에 관하여 정보교환

및 경험공유를 통하여 회원국

간 차이 해소.

주　기관: N EDM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중국, 인도네

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모든 참여국이 프로젝트운영

자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냈음.

그 결과에 대한 회의가 98년

6월 13-14일 사이 “대만 학

술 씨니카’에서 열림.

정책권고안이 회의에서 도출

되면 보고서가 APEC

H RDWG에 재출되며 APEC

여성 각료회의 계획 과정에

반영됨.

프로젝트 보고서의 최종 인쇄

가 98년 12월에 마무리 될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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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5. 모든 수준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의 수준 향상. 특히 21세기로의 전환

의 준비에 초점을 맞춰, 직업과 전문 기술 훈련을 통한 기초 교육에서 변화의 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책

임자 교육을 망라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직업훈련　계
획 (SF)

우선과제 8에도 포함
됨.

1. APEC회원국, 특히 개도국 직
업훈련기관의 기술, 기능인력의
공급능력 확대
2. APEC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기술, 기능인력 훈련 지원
3. APEC회원국간 기술이전 및
교환 증진
4.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물
인 기능인력부족을 해결함으로
써APEC회원국의 세계화를 증진
5.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극 실시
를 통해 회원국활동에 대한 지
원확보와 참여증진.

주기관

주도국: 한국

참여국: 브루네이, 중국, 멕시
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칠레

연구보고서, 평가연구, 교재, 정
책 서류, 설문지, 조사, 워크숍,
세미나 및 관련 정기간행물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가
CDS-ISIS를 사용하여 채택됨.
일년에 두 번 데이터베이스 배
포A
APEC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정
보교환에 대한 국제회의가 1998
년 제안될 것임
사업계획 제2단계는 기계생산,

CAD, 공장자동화, 산업설비, 자
동차보수, 전기 및 전자와 같은
분야에서의 거래를 위해 50개의
참가기관 모집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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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5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회원국
을 위한 자바 기술훈련 (CF)

1.목적: 인터넷을 통해 회원국
들이 관련 전자기술을 개선할
훈련모듈 개발
2.자바에 기반을 둔 웹디자인
단기연수실시. 이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얻고 지적재산권 같은
법적 이슈를 이해할수 있음.
3.선정된 회원국 사이의 전자
상거래정책을 비교, 첨단기술
훈련상의 갭 발견
4.프로젝트로부터 얻은 훈련모
듈, 지식, 경험을 전파하고 각
회원국 고위층에 역내 전자상
거래 교육 필요성 권고

주기관: H URDIT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1.1997.5회의에서 H RD 워킹
그룹이 결정. 97.7 BAC 승인.
97.12 자금승인통보.
2.98년초 프로젝트 가동개시
3.프로젝트 담당팀, 각회원국
에 실행팀 멤버 파견 권고
4.98.10에 호주 시드니 또는
월롱공에서 워크숍 계획.
5.개도국 회원국들의 접근을
돕기 위해 호주원조청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참
여자 일부를 지원키로 함.

직업훈련교사양성 표준 및
방법론개발 (CF)

1.직업훈련교사양성 방법론
개발
2.개발된 방법론에 입각하여
초급, 중급, 고급 등 3단계로
되어있고 운영이 용이한 표준
개발
3.전회원국에 걸쳐 표준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주기관: EDFOR

주도국: 중국

참여국: 브루나이, 캐나다, 인
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대만, 태국, 미국

1.1997.5 회의에서 H RD 워킹
그룹이 결정, 97.7. BA C에서
승인.
2.98.1 프로젝트 공식 시작. 중
국이 작성한 계획에 대한 논
평 참여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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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6. 우수한 인력의 이동 촉진. 기술 및 자격증의 상호 인정 방안 개발을 통한 기술인력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

각 국의 경제 성장 및 회원국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한

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자격　상호　인정을　향하여
(SF)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지역에서　선정된　전
문직업의　 자격증과　 기술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위
한　것이다．
성공적인　 이전　 프로젝트（
자격　 상호　 인정을　 향하여
，　 ２단계　 ，　 ２파트）을　
바탕으로　 추진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진행되고　 있
음

주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
시아,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태
국, 베트남

이　프로젝트의　３단계는 18
차　H RDWG 회의에서　1998
６월에　승인되었다．
99년 4월과 5월에 전문가 및
자문단 회의를 호주에서 열림.
99년 9월 APEC 엔지니어 등
록 시스템 구축될 예정이며
99년 8월에서 9월 사이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임. 규제 당
국 을　 위한　 워크샵이 ２０
００년에　열릴　예정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훈련 표준의 유사성과 차이
점.

APEC 지역의 기술수준, 테스
트 기준, 관련 규칙과 규정의
분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테스트 표준의 유사성과 차이
점 발견
기술 자격증의 상호 인정 실
현의 어려움 규명.
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의 향후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제공.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대만

참여국: 미정.

98년 4월 “대만에서 세미나
개최. 프로젝트의 보고서 준
비가 수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음.

프로젝트 감독자는 98년 2월
까지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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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공학에서의 학점상호인정제

（ＳＦ）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보고

서와 함께,

형평성확보에 대하여 공학과

학과장과의 상의하에 공학과

목에 관한 비교자료를 모으기

위한 조사가 행해질 것이다.

주　기관 ： LMI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호주

필리핀은 현재 3차교육의 형

평성확보와 학점인정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과 훈련에 관한 일본과

APEC 의 공조체제(SF)

1.일본의 대학이나 이에 상당

하는 교육기관 졸업후 2-3년

동안 현장연수를 받기 원하는

APEC지역에서 온 외국학생들

의 일본내 고용기회 제공

이러한 학생들에게 현장연수

를 제공하도록 공공기관과 다

른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

주 기관 ；N EDM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카나다,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1 1997. 6월 참여회사를 목록

화한 고용지침서 발간

2.1997년 프로그램에 50개 회

사 참가. 1998년 11명의 학생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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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7. 회원국의 노동력과 작업장의 수준, 생산성, 효율성 및 동등 발전을 도모.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작업장의 안전, 보건이
어떻게 생산성에 기여
하는지 조사，　１단계
（ＳＦ）

작업장의 안전, 보건과 생산성에
의 기여 사이의 관계 기록
안전, 보건에 대한 지침과 정보
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배포
안전, 보건과 생산성과의 연관성
에 관한 거시경제적 분석의 가
능성여부 조사
사례연구는 질병과 재해를 감소
시킨 성공적인 작업장내의 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회사가 어떻게 보다 향상된 생
산성의 형태로 부가이익을 얻었
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주기관: N EDM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다, 홍콩, 중
국, 일본, 필리핀, 태국

１．여섯가지 사례연구가 제출,
검토되었고, 제출 회사 및 기관
에 대해 추가정보를 제공토록
요청
２．예정된 지역내 심포지움은
당초주최기관이 더 이상 회의를
지원할 수 없어 연기됨. 1999년
중 다시 개최 희망
３．추가사례연구 추천은 계속
접수받음. 향후계획은 양질의 사
례연구결과를 모아 작업장안전
과 생산성의 동시향상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편집하는 것임. 이 편집은 1998
년말까지 관심국가들이 이용가
능하게 될 것이며 예정된 1999
년 지역내 심포지움의 주된 토
의자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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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7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서
의 유급-무급근로 관계 (CF)

1.무급근로의 개념을 설명하고
인적자원개발이 유급-무급 근
로의 관계에 미치는영향 연구.
2.각회원국 정부와 민간의 관
련 정책 및 방침 사례 제시

주기관: N EDM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호주, 중국, 홍콩, 인
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
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리핀,
대만, 태국, 미국

1.1997.5 회의에서 H RD 워킹
그룹이 결정, 97.7. BA C에서
승인. 1차 회의는 98.7 대만에
서 개최.

무역자유화가 아태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TILF)

1.무역자유화가 아태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
기 위한 효과적 정책 기초 확
립
2.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
단으로서의 인적자원을 개발
하고 훈련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정보 제공
3.세계무역분석 프로젝트
(GTAP) 방법론을 활용, 무역
자유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규
모 및 구성변화 예측

주기관: N EDM

주도국: 인도네시아

참여국: 호주, 홍콩, 중국, 한
국, 싱가폴, 미국

1997.5 몬트리올 회의에서 워
킹그룹이 결정. 97.7. BAC에
서 TILF 기금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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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7 .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사업장의 H RD의 비성공적인
사례: 노사정의 참여 (CF)

이 프로젝트는 97년 11월의
APEC 지도자와 각료 회의에
서 요구한 아.태 지역의 사람
과 사람 간의 연계 강화에 대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우
선적으로 참여국으로부터의
사례나 모델을 모으는데 초점
을 맞추게 된다. 각료들이 선
정한 우선부문에서 사례를 통
하여 노사정이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 모습들을 보요준다.

주기관: N EDM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APEC 역내국은 없음.

이　프로젝트는　대만에서 열
린 18차 회의에서 H RＤＷＧ
의 승인을　받고 이후　BＡＣ
의　승인을　받음
98년 6월 참여 가능국의1차
회의가 열림.
99년 4월까지 프로젝트 담당
자가 보통의 포맷으로 프로젝
트 관련 정보의 확산을 검토
하고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개제함.
99년 5월 각 국의 사례 검토
와 교훈을 배우고 권고와 지
침을 만들기 위한 회의 개최
예정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 보고서
와 권고안을 H RDWG와 98년
말 예정된 H RD 각료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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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교역과 무역 자유화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서의 협력 강화.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의 H RD 산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SF)

지역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능력 재고.
현장 훈련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한국

참여국: 미정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97년
28-29일의 일정으로 열린 16
차 H RDWG 회의에서 자체
자금 운영 프로젝트로 승인을
받음.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보
여주는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
될 예정임.
각 회원국들은 훈련 프로젝트
를 공개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도록 요청
될 것임.
조사 실시 분야는 APEC 회원
국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산업,
기술 훈련에 대한 수요의 정
도와 업계에서 다른 회원국으
로부터의 산업훈련생에 대한
수요의 정도를 알아 보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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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학자 프로그램 (SF)
풀브라이트 및 UMAP 프로그

램을 통한 학생 및 교수 교환

주기관:

LEADER ’S PRIORITIES

주도국: 미국

참여국: 미정

APEC 연구 센터 (SF)

APEC관련 연구의 촉진을 위

해 모든 회원국에 APEC 연구

센터 설립

학생들에게 APEC 관련 주제

를 가르치고 관심 고취

연구 결과 및 관련 정보 대중

에 배포

주기관:

LEADER ’S PRIORITIES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

다,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뉴

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

리핀, 싱가폴, 대만, 태국

1997년 5월 캐나다 밴프에서

APEC 연구 센터 연차총회 개

최.동회의에서 m ission

statem ent 및 몇 개의 제안서

채택. 제안서로는APEC 관련

텍스트의 개발, 사무국과 공동

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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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기술교환 및 중
소기업 훈련센터
(ACTETSME) 설립
(SF) 설립취지: 회원국 및 회원국내

중소기업 관련자료 수집 및 배
포
역할: 정보 네트워킹, 중소기업
훈련기회 부여 및 기술이전 프
로그램 관련 활동

주기관: N EDM

주도국: PH ILIPPIN ES

참여국:

ACTETSME와 관련, 중소기업
정보 제공자와의 대화
훈련계획 및 세미나/ 워크숍 일
정: (a) 중소기업 생산성제고훈
련: 1997. 3. 17-21; (b) 기업체
훈련교관 및 중소기업 컨설턴트
교육: 1997. 4. 16-30; ( c) APEC
중소기업을 위한국제 번처 캐피
탈 세미나: 1997. 6. 18-20; (d)
APEC 중소기업관련 기술이전
워크숍: 1997. 8. 20-22; (e) 프랜
차이즈 워크숍: 1997. 10. 23-25.

교육공무원 교환 (SF)

회원국 내 교육 담당 공무원들
이 관심국의 교육 및 행정 정책
에 관해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방문국이 주선하는 회의, 방문,
워크숍, 현지 답사 등을 통해 방
문객 공무원의 국제성 제고
이해 증진으로 회원국간 협력
강화

주기관: EDFOR

주도국: KOREA

참여국: 호주, 캐나다, 대만, 뉴
질랜드

1995년 호주와 캐나다가 한국의
제안을 수락, 각 1명의 공무원을
1년간 받기로 함
1997년 3월 한국 교육부는 대만
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제안, 대
만의 수락에 따라 공무원 1명이
한국에 3개월간 체류.
한국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과 협력을 계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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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교육재단 설립

(SF)

재단을 설립하고, 기존의 APEC

포럼들과 이 재단을 연결하는

메커니즘 개발

이 재단은 아태지역에서의 연구,

장학제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

지원금 우선순위: A) 교육의

질 확보 B) 경제 및 교육 관련

데이터와 통계 수집에서의 표준

및 절차 조화 C) 과학기술 협력

D) 교육 실시와 관련한 첨단기

술 사용 E) 대학 전 교육의 지

역 협력 제고

주기관: EDFOR

주도국: 미국

참여국: 전회원국

1. 1997년 7월지원금 및 프로그

램 사무국이 서울에서 출범. 가

을에는 AEF 사무국이 캘리포니

아 몬테레이에서 출범. 1997년

12월에는 5년간 1천만 달러를

출연키로 한 한국이 1차분을 불

입하여 기금조성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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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회원국간 문화 이해 증진
(CF) 이 프로젝트는 역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각회원
국 프로필을 소개하는 멀티미
디어 키트를 개발하는 것임.
“We are APEC” 키트에는
학생용 책, 교사용 지침서 및
비디오가 들어 있음. 이 프로
젝트는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청소년들의 APEC 역
할 및 기능 이해 제고를 목적
으로 함.

주기관: Ed 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브루나이, 캐나다, 칠
레,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
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
리핀, 대만, 태국, 미국

99년 12월까지 참여국 프로파
일 완료.
99초에 키트 출판 및 배포
캐다가 프로젝트 3단계 개발
을 주도하고 있음.-APEC 가
상 엑스포-

회원국 내 사회개발 및 인
적자원 개발에 관한 국제 세
미나 (SF)

평생교육에 관한 현 상황과
정책 토론
공교육, OJT와 OFF-JT간의 조
정을 통하여 현 상황과 이슈
를 논의
역내 국가들 간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제 협력 모색.

주기관: N EDM

주도국: 일본

참여국: 호주, 캐나다,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
핀, 대만, 태국

98년12월 1일, 토쿄에서, 12월
4일 나하시에서 국제 세미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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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21세기를 위한 고등교육 교
류 촉진 (SF)

APEC 연구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고등교육 교류 촉
진
APEC 연구센터 일본 컨소시
엄 주관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회의 개최

주기관: EDFOR

주도국: JAPAN

참가국: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
핀, 싱가폴, 태국, 미국

APEC 연구센터 일본 컨소시
엄과 일본 정부는 공동으로
1995년 9월 도쿄에서 “21세
기를 향하여: APEC 지도자들
의 교육 이니셔티브”라는 제
목의 2차 국제회의 개최
일본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3차회의를 1997년 3월 개최
이 프로젝트는 고등교육의 국
제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단계로 진행
차기 세미나가 99년으로 예정
됨.

교역과 투자 보험 훈련 프로
그램(LF)

1.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
하게 될 인력을 훈련시켜 교
역과 투자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역과 투
자 보험의 체계와 운영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임.

주기관: BMN / N EDM

주도국: 중국

참가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
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12개APEC 회원국에서 16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97년 일련의 프로그램이 진행
됨.
각 훈련 과정과 전체 프로젝
트에 관한 요약 보고서를 포
함한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자료 출판이 98년 초에 완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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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교역과 투자 보험 훈련 프로

그램 98(LF)

1. 기관에서 교역과 투자 보험

제공 관련 일을 하고 있거나

일 하게 될 인력을 역내 무역

과 투자 개방화 및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주기관: BMN

주도국: 중국

참가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

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싱가폴,태국.

이　프로젝트는　97년 5월 회

의에서 H R ＤＷＧ의 승인을

받고 97년 7월에　TILF 기금

을 BＡＣ로부터 승인 받음

무역 촉진 WG와 공동으로 2

단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99년 중반에 더욱 속도를

내게됨. 일차 회의가 98년 초

에 개최되어 프로젝트 이행을

논의하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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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아태지역 대학간 교류

(UMAP) (SF)

역내 대학간 학생 및 직원 교류

를 장려하여 고등교육기관간 협

력을 증진하고 상호간 문화, 경

제, 사회적 제도의 이해를 촉진

대학간 합의에 의해 학비 면제

및 학점인정 실시

주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홍콩, 일본, 한국, 뉴질

랜드, 대만, 태국, 미국

UMAP 레퍼런스 그룹의 제 7차

회의가 1999년 9월 서울에서 열

림. 동 회의에서 학점이전 시험

계획 (UCTS) 결정. UMAP 활동

의 발전방향 검토 및 의장국 결

정 (호주, 2001/ 2002년). 제 8차

회의는 2000년 9월 한국에서 열

릴 예정.

학점이전 시험계획은 1999년 10

월부터 5년간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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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연간계획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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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HRDW G)

연간 사업 계획서 2000년 1월

전문

H RDWG의 전반적인 작업은 11월 “오사카실행 과제”의 일부로서 각국

지도자와 각료들의 지지를 받고 “H RD 기본 계획에 대한 94년 자카르타

선언” 의 원칙에 기초한 “인적자원행동계획”에 의하여 주도된다.

97년 1월, 호주의 시드니에서 H RDWG가 채택한 8개의 중기 전략 우선 과

제하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99년 한 해 동안 APEC H RD 각료들은 미국 워싱톤에서 모여 21세기 준비

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H RDWG에게 제시하였다.

오크랜드 APEC 회의 때 APEC 지도자 선언에서 강조했듯이 H RD는 2000

년에도 계속 APEC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H RD 활동이 최근의 APEC 지도자들과 각료들이 제시한

방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

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의 깊게 고찰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APEC의 전

체 과제 수행 과정에서 H RDWG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340 -



연간 작업 계획서의 구조

과거의 효율적인 관행에 따라 2000년 연간 직업계획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APEC 지도자들과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최근 방향 및 H RDWG을 위한 실

천분야

승인된 현재의 프로젝트의 이행

지침 및 HRD WG의 실천분야

1. APEC 지도자들의 지침

지속적인 성정정책의 계획, 이행을 위한 규제의 질 및 규제 당사자의 능

력 향상.

각 국의 경제와 기업,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장 인프라 및 인적자원

능력 발에 우선 순위 부여

감독자와 규제 당사자 대상 훈련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의 감독 강화

개발도상국들이 인적 제도적 능력 제고 및 전향적인 시장 개방을 통하여

세계 경제에 성공적인 일원이 되도록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마닐라 선언에 따른 APEC의 ECOTEC 와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적이

고 조화로운 전달을 도모하는데 향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APEC HRD 장관들의 지침 (3차 HRD 각료 공동 선언)

노동 시장과 사회안전망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 조정하며 이

러한 정보를 APEC 회원국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고용정책, 노동시장 체계, 사회안전망, 작업장 관행, 그 밖에 다른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 있어서 APEC 지침에 맞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노동계, 재계,

시민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한다.

기타의 APEC 포럼들 특히 금융 장관들의 회의와 효율적인 대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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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의 인적 자원 측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위기 대응정책이 회원국의

금융정책의 기본 틀을 고려하며 노동 시장 프로그램이 고용 억제 효과를 유

발하지 않고 폭 넓은 공통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4) H RDWG를 개혁하여 교육, 기술개발, 기업, 노동 활동 사이의 조화를 촉

진하고 각 국 장관들의 우선과제를 반영하도록 한다.

2000년 활동 분야 제안

APEC 지도자와 장관들의 지침에 기여하기

H RDWG의 구조적 검토 및 운영 과정의 추가 개선

중기 우선과제와 일치하는 새 프로젝트 개발

4차 APEC H RD 각료회의 계획

APEC 교육 장관 회의 준비

승인된 현재 프로젝트 이행

97년 1월 시드니에서 실무그룹은8개 중기 우선과제 하의 승인된 현 프로젝

트를 채택하였다. 각각의 우선과제 하에는 APEC 지도자들과 각료들의 최

근 지침을 밝힌 부분이 있다. 우리는 제 3차 H RD각료 회의의 지침이 실무

그룹의 활동에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 이 방향을 밝히기로 한

다. 각각의 우선 과제하에는 각 우선과제와 관련 있는 현재의 활동을 밝힌

부분이 있다.

현 활동란에는 현 프로젝트에 대한 매우 자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여

기에 나타난 정보로는 활동란에는 프로젝트의 제목, 자금출처가, 기술란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당 기관 난에는 리드 네트워크와 리드

국가 및 참가국이, 일정난에는 일정과 현재 진척도등이 표시되어 있다.

각 활동이 속해있는 가장 관련 있는 우선과제에 관한 결정은 주관적인 것

이다. 실무그룹의 회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속한 보다 적절한 우선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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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안을 원하며 따라서 어떠한 제안이든 환영한다.

정보 출처 및 감사의 말씀

현 활동에 대한 정보는 이전 리드 쉐퍼드였던 캐나다가 개발 관리해 오고

현 리드 쉐퍼드가 추가해온 H RDWG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것이며 프

로젝트의 지원기관인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H RDWG”회원들, APEC

이사회가 리드 쉐퍼드에 제공한 정보에도 기초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프로젝트 지원자들과 이사회가 연간 작업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보여준 모든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왕 위아오초우

리드 쉐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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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중기 전략 우선과제

우선과제 1. 양질의 기초 교육제공. 특히 모든 국민의 기초교육에의 접근성

을 높이고 전 국민의 교육 성취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과제 2.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개선. 이를 통하여 이 지역의 경제 성

장 및 교역,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장을 지원한다.

우선과제 3. 주요 분야의 관리자, 기업가, 교육자, 훈련 담당자의 기술 향상.

중소기업의 훈련 필요 및 지속적인 성장, 개발의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과제 4. 평생교육 증진 및 개발. 이를 통하여 각 국의 빠르게 변화하

는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 직업 훈련, 전문 기술, 경영기술의 조정 및

향상에 따른 개인적인 수요에도 부응한다.

우선과제 5. 모든 수준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교수

법, 교재의 수준 향상. 특히 21세기로의 전환의 준비에 초점을 맞춰, 직업

과 전문 기술 훈련을 통한 기초 교육에서 변화의 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책임자 교육을 망라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우선과제 6. 우수한 인력의 이동 촉진. 기술 및 자격증의 상호 인정 방안

개발을 통한 기술인력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 각 국의 경제 성장 및 회원국

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

한다.

우선과제 7. 회원국의 노동력과 작업장의 수준, 생산성, 효율성 및 동등 발

전을 도모.

우선과제 8. 교역과 무역 자유화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서

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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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행 활동 업무

우선과제 1. 양질의 기초 교육제공. 특히 모든 국민의 기초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의 교육 성취도를 제고하

는데 초점을 맞춘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적자원 개발과 정보
기술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멀티미디어
를 사용한 원격교육，
１단계 (SF)

최선의 사례와 　'다음　사례'의
사례연구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
해 원격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사용에 관한 정보 교환 증진．
인터넷에　 혹은　 책자로　 심포
지움　내용을　출간．

주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
랜드, 필리핀, 태국

1. 효율적인 의사교환과 정보공
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h ttp :/ / w w w 1.sp here .ne .jp / m d l/
2. 1998. 6. 20 대만에서 사업회
의 개최. 대부분 자료 출판준비
중.
3. 1999. 6 사업종료예정

높은 성취도 달성학교
: 향상도 관리를 위한
측정방법 사용 (CF)

교수법과 교사자질의 바람직한
선례 연구에 대한 심층 조사.
학교간 교사자질을 측정하는 사
례연구수행.
교사자질과 자료사용의 바람직
한 선례측정에 대한 정보를 웹
상의 지침을 통해 전파.

주도국: 중국, 미국

참여국: 캐나다, 칠레, 홍콩,
중국,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
르, 대만, 태국

１．2000. 1 -12월 시범학교에서
의 증진방법에 대한 실험 시행
2. 2000. 9 국제 세미나 개최
3. 2001. 1- 6월 시범학교에서의
향상에 대한 실험 시행(제2차)
4 . 2001. 7- 12월 보고서 작성 및
출판 완료, 후속조치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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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2.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개선. 이를 통하여 이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교역, 투자에 기여하는 유연하고 효율

적인 노동 시장을 지원한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청년회의: 새천년
에서의 APEC모임 위한
청년들의 준비

APEC과 APEC의 지역경제발전에
의 기여에 관한 청년들의 이해
증진.
자유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모임인 APEC내에서의 도전에 대
비토록 관련 인적자원개발 활동
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
들을 준비시킴.
APEC지역내 청년들이 전자 및
대면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
식과 경험을 교환하도록 장려하
고, 그들의 지도자적 자질, 창조
적 사고 그리고 체계적 문제해결
능력을 APEC의 다양한 문화하에
서 강화하도록 도움.
APEC국가내에서 APEC청년회의
를 강화하고, 보다 밀접한 미래협
력과 상호이해에 대한 개인적, 집
단적 행동계획을 발전시킴.

주도국: 태국

1. 사업의 세부적인 준비와 사업
계획을 만들기 위한 실무위원회
모임
2. 참가자 지명토록 회원국에 초
청장 발송
3. 2000. 1월 참가자 추천 및 참
가자들간 그룹 선정
4. 2000. 2 - 5월 같은 그룹내 참
가자간 이메일 교환과 프로그램
확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조정 시
작
5. 2000. 5월 회의 및 전시회 개
최를 위한 자료 준비
6. 2000. 7월 사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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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 주요 분야의 관리자, 기업가, 교육자, 훈련 담당자의 기술 향상. 중소기업의 훈련 필요 및 지속적인 성장,

개발의 운영을 지원한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식품 산업에서의 APEC
H RD (SF)

식품 산업에서의 H RD 필요 규
명
To reveal H RD p rogram an d
p olicy p references of APEC 회
원국들의 H RD 프로그램과 선호
하는 정책의 규명.
지역 H RD에 대한 우려와 제약
의 규명.
향후 H RD의 기준 설정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미국

참가국 : 호주, 중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미국 대학원생들이 APEC
H URDIT 집중 연구에 참여중
임..
최종 프로젝트 회의는 98년 5월
18-20 사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
타에서 식품부의 주최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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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종합 운영 시스템
(Total Man agemen t
System ) 하의 생산 및
자재 관리 운영에 관한
APEC 화이트 칼라 프
로그램 (SF)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과 자재 관
리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
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훈련은　 니케이렌
（N IKKEIREN ）이 제안한 TMS
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인적, 재정적, 물질적 자
원의 적절한 활용이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니케이렌 은 일본 경영자 총연
합을 뜻하며 이 단체는 일본 사
용자를 대표하여 사회, 노동 문
제를 다루고 있다. 니케이렌 국
제협력센터는(N ICC)는 니케이렌
의 산하기관으로 개도국의 사용
자 단체와 의 기술협력을 도모
하는 단체이다.

주　기관: BMN /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 중국, 인도네시
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제 3차 종합 운영 시스템 (Total
Man agemen t System ) 하의 생
산 및 자재 관리 운영에 관한
APEC 화이트 칼라 프로그램 은
99년 10월 25일에서 11월 9일
사이에 실행되었다. 9개국에서
15명의 훈련생들이 참가했으며
일본의 강사들과 기업 중역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프로젝트 협찬인들이 프로그램
을 매년 수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H RDWG의
지속적인 활동이 되었음..
제 4차 프로그램이 2000년에 열
리기로 되어있음.

기업 및 기술 양성 관
리자를 위한 문화 비교
훈련 (SF)

기업 및 기술 양성 관리자들이
교역과 투자 개방화와 촉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
화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　기관: BMN
주도국: 인도네시아
참여국: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미
국

이질적인 문화가 충돌하는 상황
에서 교역 분쟁을 조정하는 것
에 대한 교재, 훈련 프로그램
및 사례연구가 97년 가을에 열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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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기업　자발　참여자의

교류를　통한　경영 및

전문　기술의　교환과

이전 (기업　자발 참여

자　 프로그램 Bu sin ess

Volu nteer Program )

(SF)

1. APEC　 지역의　 민간　 업체

들　 사이에　 상호　 전문가　 파

견을　 통한　 교역과　 무역에

우호적인　기업,　법적　 및 기

타 환경 조성

주　기관:

LEADER’S IN ITIATIVES

주도국: 태국

참여국: 호주，캐나다，일본，

대만，미국

프로그램　 정보는　 다음의　 웹

사이트　참조:

w w w .ap ecsec.org .sg;

w w w .actetsm e.org.p h，

프로그램　 자문　 한　 명이　 ９

８년　 ４개　 회원국의　 핵심

기관을　방문

태국　 업계에　 ＢＶＰ　 전문가　

파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９８년　８월에　열림.

９８년　１월　이래로 BVP CO

는　 태국의　 민간　 기업으로부

터　６건의　신청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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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인간을　통하여　

세계에　이익을: APEC　

회원국들의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관행　（２단계）

(CF)

１１개　APEＣ　회원국의　

거시적인　차원의　주요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서술적인　분석　제공.
위１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수준에서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　 및　그것이　

고용　관계　분야에서　APEC　

의　발전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비교　　

분석함．　

APEC　지역의　기업의　

산업에서의　주요　활동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인적　

자원　관리　정책과　관행에　

관한　미시적　수준의　일련의　

사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참여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　필리핀

이　프로젝트의　예상　기간은　

２４개월임．　２０００년　

１월에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２００１년　１２우러　완료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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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분쟁해결　 대안- 경영
자　 교육　 프로젝트
2000(CF)

APEC　역내의　무역과　투자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상의　 분쟁　 해결　 제도에　 대
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또
한　 거래　 상의　 분쟁　 해결　
제도를　기업인들　 및　그들의　
전문　 자문들에게　 널리　 알리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워
크샵이나　 세미나，　 심포지움
을　 개최하고　 다양한　 APEC
역내　 회원국에서　 회의에　 사
용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나　
교재를　 펴냄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기　 위
한　것이다．　　　　

주기관: BMN

주도국: 일본

참여국: 캐나다, 중국，인도네
시아，대만，뉴질랜드，싱가폴
，태국，미국

워크샵-　APEC　역내　ＡＤＲ　중
역　 교육과　 ＡＤＲ　 교육과정과
교재의　초기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２０００년　５월－　１０
월　
소규모　워크샵을　동반한　세미나
-ADR 교육과정　 및　 교재　 ：　
２０００년　 １０월－　 ２００１년
２월
심포지움 ?정선된　ＡＤＲ　교육과
정과　 교재의　 새　 판본　 및　
ＡＤＲ　중역　교육과　 인적　네

트워크에　 대한　 폭　 넓고　 보다
나은　이해：　２００１년　１１월
－　２００１년　８월

공공부문　 개혁과　 변
화의　 관리: 공공부문
전문가와　 담당자　 회
의 (SF)

주　기관: BMN

주도국: 뉴질랜드

참여국: 호주，중국，대만i

공공부문　 개혁과　 변화의　 관
리에　 관한　 회의가　 열릴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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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기업과　 협력하의　 직
업훈련　프로젝트 (SF)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　
들　 기업체들에서　 일하지　 않
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APEC　지역사회
에　기여.
APEC　 회원　 개발　 도상국의
기업체가　 지역민에게　 직업훈
련을　 제공할　 때　 비용의　 일
부가　 일정　 조건　 하에서　 보
조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칠레，중국，　 인도네
시아，한국，말레이시아，멕시
코，페루，파푸아뉴기니，필피
핀，태국，베트남　

９７년　 ４월－９９년　 ３월：
태국의　 ６개　 기업과　 파푸아　
뉴기니의　 한　 개　 기업에서
직업훈련　실시
９８년　 ４월－２０００년　 ３
월　 ：　 인도네시아의　 ３개
기업과　 칠레의　 한　 개　 기업
에서　직업훈련　실시．
９９년　 ４월　 －　 ２００１년　
３월：멕시코의　 ２개　 기업과
인도네시아의　 ２개　 기업에서
직업훈련　실시　중．
총　 직업　 훈련생의　 수는　 ２
０００년　 ３월　 기준　 ２８３
９명．
이들　 기업들에　 대한　 중간
평가는　 이미　 실시　 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
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　
실시될　 예정임．９９년에　 ２
０００년　 ４월부터　 실시될
직업훈련　 이행에　 대한　 준비　
조사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에서　 실시되었음．그　 밖의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준비
조사가　실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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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3A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국제기업경영에　 관한
APEC　 중역의　 능력
개발　 관련　 심포지움
(CF)

국제기업경영에　 관한　 APEC
중역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취약점을　 규명하고　 관련　 능
력　개발의　접근법　연구.
APEC　회원국들，　특히　개발
도상국들과　 중소기업들의
중역들을　위한　 국제기업경영
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고
취．.
구게　 기업경영에　 관한　 경험
과　최우수　사례의　교환.
역내　 정부와　 기업간의　 공조
체제　강화.
＂중국　APEC　과학，　기술，　
산업　 기금＂을　 활용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　APEC　ＨＲＤ　
협력을　증진．

주　기관: BMN

주도국: 중국

참여국: 캐나다，칠레，홍콩，
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필리핀，싱가폴，미국

２０００년　 １월　 －　 ６월
：　심포지움　준비
２０００년　 ７월　 ；　 ２틀간　
심포지움　개최
２０００년　 ８월－　 １１월：
우수　 논문　 및　 소개　 자료　
편집　 및　훈련과정　 및　계
획　작성．
２０００년　 １２월－　 ２００
１년　 ２월：　 훈련　 과정을
위한　강사와　참가자　선정．
２００１년　 ３월：　 １차　 훈
련　실시.
２００１년　 ３월－５월：２차
훈련　 준비　 작업에서의　 반응
을　 기초로　 한　 훈련　 교재　
개선．
２００１년　 ６월：　 ２차　 훈
련　실시.
２００１년　 ７월－１０월：
편집，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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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표준에　근거한　경영　
시스템　（ＳＭＳ）에　
관한　A PEC　중역　
워크샵을　위한　중간　
활동． (IQ A S-Interim )
(SF)

이　 프로젝트는　 품질，　 환
경，　 변화경영　 통합에　 있어
서　 기업　 전문가들의　 역량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
로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９７년　 Ｉ
ＱＡＳ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초　 교육과정을　 개량하고
ＩＱＡＳ　 ２단계로　 가는데
교량　 역할을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ＴＩＬＦ　 １９
９９는　 승인됨）．　 프로젝트
의　 결과는　 개량된　 교재의
형태로　 ９９년에　 번역，사용
되었다

주　기관: BMN

주도국: 일본

참여국:
브루나이，칠레，중국，인도네
시아，말레이시아，파푸아뉴기
니，싱가폴，대만，태국，미국
，베트남

중역　개발　 및　＂품질　확인
과　 환경　 경영에　 대한　 훈련
가와　 전문가들의　 워크샵이
９８년　 ９월　 ２８일에서　 １
０월　 ２일　 사이에　 마닐라에
서　 열림．워크샵의　 후속조치
로　 훈련가　 안내서　 개발이
결정되어　 ９９년　 프로젝트
이행　도중　개량되었음

벤처기업을　위한　
A PEC　 H RＤ (SF)

1. 벤처기업을　위한　현　ＨＲ
Ｄ　활동　의　이해．
2. 미래의　H RD 요구　규명．
3. APEC　 지역의　 ＨＲＤ　 문
야에　 있어서　 교육　 기관간의　
연계　확립

주　기관: BMN

주도국: 일본

참여국:캐나다，홍콩，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필리핀，싱가폴，대
만，　태국，　미국

최초의　 프로젝트　 회의가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벤처　
기업　 및　ＨＲＤ의　성장＂이
란　 주제로　 열리며　 이후　 워
크샵이　 예정되어　 있음．２０
００년　 １월 21과 22일에　 토
쿄에서　 열릴　 예정이며　 향후　
프로그램은　 워크샵에서　 결정
될　예정．

- 354 -



우선과제 3B: 중소기업의 훈련 필요 지원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분쟁　해결　대
안　 중역　 교육　 프로
젝트　２０００ (TILF)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APEC　지역에서　현재 ADR
사용　실태　파악　및 ADR 교
육　접근법　모색
2. 효율적인　중역　대상　ＡＤ
Ｒ　 교육을　 위한　 실험적　 접
근법　개발 3. 개발된　접근법의
확산　 및　시험　운영．
관련　 제도　 가운데　 가장　 효
율적인　 접근법에　 대한　 통찰
력　획득．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몇　 회의　 워크샵，시험　 운영
에　 관한　 세미나와　 최종　 심
포지움이　개최될　예정임．

주　기관: BMN

주도국: 일본

참여국: 호주，브루나이，캐나
다，칠레，　중국，홍콩，인도
네시아，　한국，　뉴질랜드，
대만，　태국，　미국．

２０００년　 １월　 일본에서
프로젝트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워크샵이　 개최되
었음.
.

국제　 품질　 확인　 시
스템 에　 관한　 APEC
전문가，　 훈련가，중
역　 워크샵(1QAS-II)
(TILF)．
무역，　 투자　 위원회
의　표준　 및　일치에　
관한　 분과　 위원회와
의　 공동　 프로젝트
(CTI-SCSC)

표준에　 근거한　 품질과　 환경　
경영　 시스템　 통합에서의　 고
위관리자와　 훈련가들의　 능력
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워
크샵을　 통하여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훈련　 교재와　 지침
은　 AＰＥＣ　 역내국의　 관련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며　 최
종　 훈련관련　 자료는　 회원들
에게　 전자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될　것임．

주　기관: CTI-SCSC
H RD-BMN

주도국: 일본，　필리핀

참여국: 브루나이，칠레，　 중
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멕시코，파푸아뉴기니，싱가폴
，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훈련가들을　 위한　 훈련　 및
중역　 워크샵은　 ９９년　 다음
의　 ７개　 회원국에서　 실시되
었다　 ：중국，태국，베트남，
멕시코，말레이시아，　 대만，
칠레
２０００년　 초에　 ３개의　 워
크샵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미국에서　 개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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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B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ＳＭＥｓ를　 위한
APEC　 기술　 이전
및　 훈련　 센터　 설
립．

１．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APEC의　 자료와
APEC　 회원국에　 대한　 일반
정보　 및　SMEｓ에　관한　정
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것이다．
２．이　 센터의　 역할은　 정보　
연계，　SMＥｓ를　위한　훈련
기회　 제공，　 기술　 이전　 공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　활동　조직이다．　　.

주　기관: N EDM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１　 ＡＣＴＥＴＳＭＥ와　 연계
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
보　제공처와의　대화．
２．다음과　 같은　훈련　프로
그램과　 세미나，워크샵을　 실
시하였음．
（ａ）９７년　 ３월　 １７－２
１：　 ＳＭＥｓ의　 생산성　 향
상　훈련
（ｂ）９７년　 ４월　 １６－３
０：　 기업　 발전　 훈련가와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위한
훈련．
（ｃ）９７년　 ６월　 １８－２
０：　AＰＥＣ　ＳＭＥｓ를　위
한　 초국가적　 파이낸싱에　 관
한　세미나．
（ｄ）９７년　 ８월　 ２０－２
２：　APEC　ＳＭＥｓ를　포함
한　 기수　 이전계획에　 관한
워크샵．
（ｅ）９７년　 １０월　 ２３－
２５：　 프랜차이징에　 관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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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제　２차　 APEC 　국
제　 SMEs 기술　교류　
박람회 ?

회의목적－　 중소기업들이　 혁
신　기술을　개발하고　APEC과
같은　 국제적인　 규모로　 새로
운　 파트너쉽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격려함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중국

1. ９８년　９월　회의와　박람
회가　중국의　주재로　
열림．최종　보고서가　１９차　
실무그룹　회의에　제출됨．

H ＲＤ　 APEC 　 포럼
(SF)

지속　 가능한　 직업　 훈련　 시
스템　 확립과　 회원국들　 사이
에　 또한　 민간，　 공공　 부문
사이에　 ＨＲＤ에　 관한　 대화
를　촉진할　 목적으로　　 　 서
로의　 경험과　 견해를　 교류한
다．.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참여국: 모든 APEC 회원국

제　３차　ＨＲＤ APEC 　포럼
이　 ２１세기를　 향한　 직업훈
련　 정책이라는　 주제로　 １９
개　 회원국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38 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일본　치바에
서　 ９９년　 ７월　 １３일부터　
１５일까지　열렸음．
제 4차 APEC ＨＲＤ　 포럼이
２０００년에　 일본　 치바에서
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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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C: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개발의 운영 지원

우선과제 내용 책임 일정

산업재산권　 운영에
관한　APEC/ PFP 　과
정(SF)

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생산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시스
템의　 확립과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신청　 처리와　 형식절차　 　 검
토의　 행정　 자동화를　 도모한
다．

주　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태국

９６년　 이래로　 매년　 이행된　
이래　 일본의　 ２０００년　 회
계연도　중에　실행될　예정임 (
2000년　 ３월 ?　 ２０００년　
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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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내용 책임 일정

APEC 지속가능한　 개
발　 훈련　 및　 정보
네트워크 ( II　 단계:
실행) (SF)

II　 단계의　 목표 ?APECＷＧ
와　 회원국간　 상호　 지속적인　
고위급　대화　실시　 및　최우
수　 사례를　 포함한　 정보와
훈련　자료　공유．　
또한　 공공，　 비정부，　 민간　
부문　 간에　 지속적인　 개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
역　역량　배양　 및　인적　자
원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주　기관: BMN

주도국: USA

이　 프로젝트는　 ９７년　 ５월　
회의에서　 ＨＲＤＷＧ의　 승인
을　 받고　 ９７년　 ７월　 ＢＡ
Ｃ의　승인을　받음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개발　 담당　 각료들과　 ３개의　
기타　APEC　ＷＧ들의　지속가
능한　 개발　 전략에　 공식적으
로　통합됨．
３　1997년　６월　 에너지　Ｗ
Ｇ　 가　 후원한　 통합　 네트워
크의　 개발에　 관한　 전략　 회
의에　 이　 프로젝트의　 네트워
크가　참여하였으며　지원
사무소는　 오레곤주　 포틀랜드
에　 세워졌으며　 ９７년　 ９월
부터　홈페이지가　운영됨．
＂네트워크＂는　 많은　 국제
심포지움과　 회의를　 주최하거
나，이에　 참석해　 왔으며　 ９
７년　 １１월에　 개최된　 APE
Ｃ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때　 열린　 해양　 환경의지속가
능성에　 관한　 박람회를　 공동　
후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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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C (계속_)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국가　내　 다국
적　 기업（ＭＮＥｓ）
의　 기술부족，훈련
수요　 관련　 ＨＲＤ전
략（ＣＦ）　

이　 프로젝트는　 ９８년　 １１
월　１８일　APEC　경제　지도
자　 선언에서　 제시한　 기술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행동　 계
획의　 목표　 달성　 지원을　 위
하여　고안되었다．　　 이　프
로젝트로부터　 얻은　 정보는
역내　 노동력의　 기술　 기반
확립을　 향한　 민관　 공동　 노
력에　 초점을　 맞추고　 격려하
기　 위한　 지원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그　 분야는　 행동
계획　 나타난　 대로　 다음과
같은　４개　부문이다．　
* 산업기술　기반의　첨단화
* 새　기업가의　배출
*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
*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주　 기관: H URDiT , BMN ，
N EDM

주도국: 칠레

참여국: 말레이시아，멕시코，
필리핀

２０００년　 １월－２월：　 설
문지　완료
２０００년　 ３월－４월：　 데
이터　코드화　 및　입력
２０００년　 ５월－７월：　 데
이터　 분석에　 대한　 초기　 보
고서.
２０００년　 ８월－９월：　 프
로젝트의　시사점 　및　권고안
에　대한　워크샵.
２０００년　　８월－９월：　
　　최종　보고서　준비
２０００년　 １０월　 ：　 프로
젝트　결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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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C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PEC 　 전문가
（ＩＩ단계) (SF)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
속가능한　 개발　 기본틀의　 확
립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에　관
한　학계의　협력　촉진．;
지속적인　 시범　 교육　 세미나　
（훈련　 프로그램）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APEC
이　 정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우선과
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훈련，ＨＲＤ
운영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주　기관: BMN

주도국: AUSTRALIA

참여국　 : 캐나다，중국, 일본,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미
국

９７년　７월－９８년　５월：　시범　
세미나의　결과와　시사점을　활용하
여　 교육과정안을　 수정하고　 지역
전체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제공함．
역내　３차　교육기관의　주요　인물
들과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
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PEC 마스
터　코스를 　제공함．
９８년　초：　３차　교육기관의　전
문가를　 포함한　 지역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실무　 전문가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촉진함
９８년　초：　추진　위원회를　설립
하여　전문가　프로그램　이행에　관
련된　상세한　과정을　계획，　운영
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함．
교육과정의　　구조안，　내용，　전
달방식을　완성하여　전문가　프로그
램　시범　이행
지역　전체　교육과정　시범　전달을　
위한　제도적　조정　촉진．
7. ２０００년：　프로젝트　완료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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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프로젝트의　 공동　 이
행에서의　 기업　 경
영：APEC　의　지속가
능한　 개발　 과제 (온
실가스 방출) (CF)

온실가스　 방출에　 관한　 프로
젝트를　 시범　 공동　 이행한
기업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강조하여　 공동　 이행　
에서의　기업　경영 　관행　개
발에　기여함．.

주　기관: BMN

주도국: 캐나다

참여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미국

８．초기　 워크샵과　 사례연구
개발　 완료．　 결과　 제시를
위한　 회의가　 ９８년　 ３월
개최되었음;
９８년　 １０월：　 사례　 연구
를　 포함한　 최종보고서가　 ＂
미래의자원（Ｒｅｓｏｕｒ－ｓ
ｅｓ　 ｆｏｒ　 ｔｈｅ　 Ｆｕｔ
ｕｒｅ）＂에　 의하여　 발간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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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3C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지역에서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지배구조와　 번영회복:
관점과원칙 (CF)

이　 프로젝트는　 역내　 번영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과　 원
칙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다．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의　 금융　 위기가　 ＨＲＤ에
미치는　 영향　 ：그　 정의와
APEC　의　대응＂에　관한　Ｈ
ＲＤＷＧ　 대책반의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안에　 대한　 직접
적인　 반응으로　 이　 보고서는　
ＨＲＤＷＧ가　 　 승인하고　 ９
８년　 １１월에　 　 말레이시아
에서　 각료들과　 지도자들에게
제출되었다．９９년　 １월　 칠
레의　 산티아고에서　 ＷＧ　 가　
승인한　 ＂대책반　 권고안　 ＃
３＂의　 후속　 행동에　 관한
것이다

주　기관: BMN

주도국: 미국.
참여국: 일본，캐나다, 뉴질랜
드, 중국.대만, 싱가폴,　필리핀

２０００년　 １월：　 　 사뽀로
에서　 준비　 워크샵을　 열고
최초　회의　계획
２０００년　 ３월：　 호놀룰루

에서　회의　계획　이행
２０００년　 １２월　 ；　 최종
회의　계획
２００１년　 ３월　 ：　 보고서
안의　 준비　 및　 최종　 회의　
이행
5.　２００１년　６월　：　최종
보고서　완성　 및　ＨＲＤＷＧ　
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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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4. 　평생교육 증진 및 개발. 이를 통하여 각 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 직업 훈련,

전문 기술, 경영기술의 조정 및 향상에 따른 개인적인 요구에도 부응한다.

우선과제 5. 모든 수준의 교육, 훈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의 수준 향상. 특히 21세기로의 전환

의 준비에 초점을 맞춰, 직업과 전문 기술 훈련을 통한 기초 교육에서 변화의 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책임자 교육을

망라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직업훈련　계
획 (SF)

1. APEC회원국, 특히 개도국 직
업훈련기관의 기술, 기능인력의
공급능력 확대
2. APEC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기술, 기능인력 훈련 지원
3. APEC회원국간 기술이전 및
교환 증진
4.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물
인 기능인력부족을 해결함으로
써APEC회원국의 세계화를 증진
5.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극 실시
를 통해 회원국활동에 대한 지
원확보와 참여증진.

주기관

주도국: 한국

참여국: 브루네이, 중국, 멕시
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칠레

연구보고서, 평가연구, 교재, 정
책 서류, 설문지, 조사, 워크숍,
세미나 및 관련 정기간행물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가
CDS-ISIS를 사용하여 채택됨.
일년에 두 번 데이터베이스 배
포A
APEC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정
보교환에 대한 국제회의가 1998
년 제안될 것임
사업계획 제2단계는 기계생산,

CAD, 공장자동화, 산업설비, 자
동차보수, 전기 및 전자와 같은
분야에서의 거래를 위해 50개의
참가기관 모집을 제안

제1회 APEC청소년 기
능캠프

1.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에 관
한 정보교환
2. 회원국간 협력과 친선관계 증
진

주 기관: H u rdet

주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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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5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새 천년의 훈련지도자
를 위한 정보기술체제
확립 심포지움 (CF)

지역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
육 및 훈련담당자들을 모아 그
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지식교환을 위한 영역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
모든분야에서 정보기술을 시행
하는 데 있어 교육훈련 담당자
들의 문제의식과 관심에 관한
지적토론의 장을 가짐.
정보기술분야의 교육훈련담당자
를 위한 미래의 워크숍 또는 훈
련과정 계획에 대한 토의

주 기관

주도국: 브루나이

참가국:

1. 2000.1월 초청연설자 확인
2. 2000.3월 심포지움의 최종 세
부사항에 대한 컨설턴트의 보고
서 회람
3. 2000.4-5월 심포지움 개최
4. 2000.6-7월 인쇄본과 전자책
형태로 심포지움보고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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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6. 우수한 인력의 이동 촉진. 기술 및 자격증의 상호 인정 방안 개발을 통한 기술인력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

각 국의 경제 성장 및 회원국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한다.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자격　 상호　 인정을
향하여 (SF)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PEC　
지역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의
자격증과　 기술의　 상호　 인정
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성공적인　이전　프로젝트（ 자
격　 상호　 인정을　 향하여 ，
２단계　 ，　 ２파트）을　 바탕
으로　 추진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진행되고　있음

주　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
시아,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태
국, 베트남

이　프로젝트의　３단계는 18차
H RDWG 회의에서　1998　６월
에　 승인되었다．목표는　 (i)각
국에　 APEC 　 엔지니어　 리지
스터　도입 (ii)등록된　엔지니어
들을　 상호　 예외로　 인정하도
록　 규제 및　 사업승인　 당국
의　독려．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는　 ２
차회의를　APEC　엔지니어　조
정　 위원회　 （엔지니어　 등록
의　 감독　 기관임）의　 최초
회의와　 연계하여　 ９９년　 １
１월　시드니에서　개최함 규제
및　 사업승인　 당국 을　 위한
워크샵이　 조정　 위원회
２차　 회의와　 연계하여　 ２０
００년　 ６월에　 열릴　 예정
임．２０００년　 １０월　 프로
제트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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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6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공학에서의 학점상호인
정제（ＳＦ）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보고서
와 함께,
형평성확보에 대하여 공학과 학
과장과의 상의하에 공학과목에
관한 비교자료를 모으기 위한
조사가 행해질 것이다.

주　기관： LMI
주도국: 필리핀
참여국: 호주

필리핀은 현재 3차교육의 형평
성확보와 학점인정을 확대실시
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과 훈련에 관한
일본과 APEC 의 공조
체제(SF)

1.일본의 대학이나 이에 상당하
는 교육기관 졸업후 2-3년 동안
현장연수를 받기 원하는 APEC
지역에서 온 외국학생들의 일본
내 고용기회 제공
이러한 학생들에게 현장연수를
제공하도록 공공기관과 다른 기
관들의 협조를 요청

주 기관； N EDM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카나다, 홍콩, 중
국, 일본, 필리핀, 태국

1 1997. 6월 참여회사를 목록화
한 고용지침서 발간
2.1997년 프로그램에 50개 회사
참가. 1998년 11명의 학생 고용
3.1998년 프로그램에 32개 회사
참가. 1999년 7명의 학생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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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7. 회원국의 노동력과 작업장의 수준, 생산성, 효율성 및 동등 발전을 도모.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작업장의 안전, 보건이
어떻게 생산성에 기여
하는지 조사，　１단계
（ＳＦ）

작업장의 안전, 보건과 생산성에
의 기여 사이의 관계 기록
안전, 보건에 대한 지침과 정보
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배포
안전, 보건과 생산성과의 연관성
에 관한 거시경제적 분석의 가
능성여부 조사
사례연구는 질병과 재해를 감소
시킨 성공적인 작업장내의 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회사가 어떻게 보다 향상된 생
산성의 형태로 부가이익을 얻었
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주기관: N EDM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카나다, 홍콩, 중
국, 일본, 필리핀, 태국

１．여섯가지 사례연구가 제출,
검토되었고, 제출 회사 및 기관
에 대해 추가정보를 제공토록
요청
２．예정된 지역내 심포지움은
당초주최기관이 더 이상 회의를
지원할 수 없어 연기됨. 1999년
중 다시 개최 희망
３．추가사례연구 추천은 계속
접수받음. 향후계획은 양질의 사
례연구결과를 모아 작업장안전
과 생산성의 동시향상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편집하는 것임. 이 편집은 1998
년말까지 관심국가들이 이용가
능하게 될 것이며 예정된 1999
년 지역내 심포지움의 주된 토
의자료가 될 것임.
４．회의는 1999.11.22-24 방콕에
서 약300개국의 참가하에 개최
됨. 현재 기대되는 사업의 완료
일자는 2000. 7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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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촉진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학자 프로그램
(SF)

풀브라이트 및 UMAP 프로그램
을 통한 학생 및 교수 교환

주기관: LEADER’S
PRIORITIES

주도국: 미국

참여국: 미정

APEC 연구 센터 (SF)

APEC관련 연구의 촉진을 위해
모든 회원국에 APEC 연구센터
설립
학생들에게 APEC 관련 주제를
가르치고 관심 고취
연구 결과 및 관련 정보 대중에
배포

주기관: LEADER’S
PRIORITIES

주도국: 미국
참여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
다,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뉴
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리
핀, 싱가폴, 대만, 태국

1997년 5월 캐나다 밴프에서
APEC 연구 센터 연차총회 개
최.동회의에서 m ission
statem en t 및 몇 개의 제안서 채
택. 제안서로는APEC 관련 텍스
트의 개발, 사무국과 공동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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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교육재단 설립
(SF)

재단을 설립하고, 기존의 APEC
포럼들과 이 재단을 연결하는
메커니즘 개발
이 재단은 아태지역에서의 연구,
장학제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
지원금 우선순위: A) 교육의
질 확보 B) 경제 및 교육 관련
데이터와 통계 수집에서의표준
및 절차 조화 C) 과학기술 협력
D) 교육 실시와 관련한 첨단기
술 사용 E) 대학 전 교육의 지
역 협력 제고

주기관: EDFOR

주도국: 미국

참여국: 전회원국

1. 1997년 7월지원금 및 프로그
램 사무국이 서울에서 출범. 가
을에는 AEF 사무국이 캘리포니
아 몬테레이에서 출범. 1997년
12월에는 5년간 1천만 달러를
출연키로 한 한국이 1차분을 불
입하여 기금조성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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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기술교환 및 중
소기업 훈련센터
(ACTETSME) 설립
(SF) 설립취지: 회원국 및 회원국내

중소기업 관련자료 수집 및 배
포
역할: 정보 네트워킹, 중소기업
훈련기회 부여 및 기술이전 프
로그램 관련 활동

주기관: N EDM

주도국: PH ILIPPIN ES

참여국:

ACTETSME와 관련, 중소기업
정보 제공자와의 대화
훈련계획 및 세미나/ 워크숍 일
정: (a) 중소기업 생산성제고훈
련: 1997. 3. 17-21; (b) 기업체
훈련교관 및 중소기업 컨설턴트
교육: 1997. 4. 16-30; ( c) APEC
중소기업을 위한국제 번처 캐피
탈 세미나: 1997. 6. 18-20; (d)
APEC 중소기업관련 기술이전
워크숍: 1997. 8. 20-22; (e) 프랜
차이즈 워크숍: 1997. 10. 24-25.

교육공무원 교환 (SF)

회원국 내 교육 담당 공무원들
이 관심국의 교육 및 행정 정책
에 관해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방문국이 주선하는 회의, 방문,
워크숍, 현지 답사 등을 통해 방
문객 공무원의 국제성 제고
이해 증진으로 회원국간 협력
강화

주기관: EDFOR

주도국: KOREA

참여국: 호주, 캐나다, 대만, 뉴
질랜드

1995년 호주와 캐나다가 한국의
제안을 수락, 각 1명의 공무원을
1년간 받기로 함
1997년 3월 한국 교육부는 대만
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제안, 대
만의 수락에 따라 공무원 1명이
한국에 3개월간 체류.
한국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과 협렬을 계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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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회원국간 문화 이해
(CF) 이 프로젝트는 역내 초등학교 6

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각회원국
프로필을 소개하는 멀티미디어
키트를 개발하는 것임. “We
are APEC” 키트에는 학생용
책, 교사용 지침서 및 비디오가
들어 있음. 이 프로젝트는 회원
국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청소년
들의 APEC 역할 및 기능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함.

주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브루나이, 캐나다, 칠
레,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
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리
핀, 대만, 태국, 미국

'We are APEC' 키트 출판 완
료.
2000년 1-2월중 키트 회원국에
배포

회원국 내 인적자원 개
발 및 역내 이동에 관
한 워크숍 ? 2개년 프
로젝트 (SF)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가간
인력의 흐름의 크기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임.이

주요주제
입수가능한 데이터의 유형
유형별 이동: 근로자, 학생, 투자
자, 가족, 단기, 장기 이동 등
출발지 및 목적지별 이동패턴
성별 및 연령별 이동 인구수 및
동향
이동의 인구동태적 영향
이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주기관: N EDM

주도국: JAPAN

참여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인
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싱가
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1월 20-21에 치바에서 국제 세미
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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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표준 및 준수평가계획
관련 APEC/ PFP 연수
과정
(SF)

목적: 표준 및 준수평가계획의
확립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역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관련
행정분야 인력 양성

주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및 말레이시아

1996년이래 매년 시행중
일본의 2000회계연도 (2000년3월
-2001년 4월) 중 시행예정

경쟁정책 관련
APEC/ PFP 연수과정
(SF)

목적: 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 및 투자
의 자유화와 촉진에 기여함

주기관: H URDIT

주도국: 일본 및 태국

1996년이래 매년 시행중
일본의 2000회계연도 (2000년3월
-2001년 4월) 중 시행예정

21세기를 위한 고등교
육 교류 촉진 (SF)

APEC 연구센터 네트워크를 통
해 역내 고등교육 교류 촉진
APEC 연구센터 일본 컨소시엄
주관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회의 개최

주기관: EDFOR

주도국: JAPAN

참가국: 호주, 캐나다, 중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싱가폴, 태국, 미국

APEC 연구센터 일본 컨소시엄
과 일본 정부는 공동으로 1995
년 9월 도쿄에서 “21세기를
향하여: APEC 지도자들의 교육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의 국제
회의 개최
일본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2
차회의를 1997년 3월 개최
제 3차 회의는 도쿄에서 1999년
3월 개최되었고 의장 요약문은
사포로 회의에서 배포될 예정
이 프로젝트는 고등교육의 국제
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단계
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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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아태지역 대학간
(UMAP) (SF)

역내 대학간 학생 및 직원 교류
를 장려하여 고등교육기관간 협
력을 증진하고 상호간 문화, 경
제, 사회적 제도의 이해를 촉진
대학간 합의에 의해 학비 면제
및 학점인정 실시

주기관: EDFOR

주도국: 호주

참여국: 홍콩, 일본, 한국, 뉴질
랜드, 대만, 태국, 미국

UMAP 레퍼런스 그룹의 제 7차
회의가 1999년 9월 서울에서 열
림. 동 회의에서 학점이전 시험
계획 (UCTS) 결정. UMAP 활동
의 발전방향 검토 및 의장국 결
정 (호주, 2001/ 2002년). 제 8차
회의는 2000년 9월 한국에서 열
릴 예정.
학점이전 시험계획은 1999년 10
월부터 5년간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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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중소기업에서의 TPM
응용 (CF) TPM과 관련, 중소기업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유훈련 제
공
아태지역 중소기업에게 TPM 활
용을 장려
아태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한 협력
역내 중소기업간 TPM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 정보를 교환하
고 회원국의 전체적 경쟁력 제
고

주기관:

주도국: 태국

참여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
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싱가
폴, 미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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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 8 (계속)

실행업무 내용 책임 일정

APEC 교육
중심축

역내 교육 중심축을 형성하
여 회원국 국민의 지식 향상
에 기여. 역내 인적교류 촉진
을 위해 교육 중심축에서
APEC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음.

주기관: EDFOR

주도국: 싱가폴

참가국: 한국

1998년 6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 18차 H RD WG
회의에서 자체 기금 사업으로 확정
1998/ 99학년도부터 7건의 APEC 장학금이 싱가폴
국립대학교 (N US)의 공공정책 중심축, 동 대학의
경영 연구 중심축, 그리고 난양 기술대학(N TU) 등
에 지급됨. 2000/ 2001 학년도에도 적어도 7 건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
APEC 교육재단은 8 건의 장학금에 해당하는
45,000 달러를 1회 출연하기로 함. 나머지 금액은
싱가폴 정부가 지불함.
한국의 KDI의 공공정책 및 경영대학원도 중심축을
형성, APEC 학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임.
기타 APEC 회원국들도 중심축 제공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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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A PEC 프로젝트 안내서

(Gu ideb ook on A PEC Projects)

※ 부록 C는 APEC 사무국이 2000년 8월에 발표한 APEC 프로젝트 안내서

제4판(APEC Secretariat, Guidebook on A PEC Projects, 4th ed ., 2000)의 번역

이다. APEC 프로젝트 안내 지침서에는 APEC 프로젝트의 계획, 실행, 평가

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재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자세히 해설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여러 개의 부록

(Ann ex)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Ann ex E의 경

우만 분량이 많아 부분 번역하였다. 지침서에 차례가 따로 있어, 이에 해당

하는 쪽수를 새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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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프로젝트 안내서

제1편 : 재정

제2편 : 보고서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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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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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이 안내서는 APEC 프로젝트의 재정적 측면(제I편)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측면(제Ⅱ편)을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침에 대한 윤곽을 그리고

있다.

1.2 이 안내서는 손쉽게 참조할 수 있는 지침(qu ick reference gu ide)으로써

APEC 사무국이 편집한 것이다. 이것이 예산 및 운영 위원회(Bu d get an d

Man agem en t Com m ittee, BM C, 1998년 11월 이전의 BAC, 즉 예산 및

행정위원회 Bu d get an d Adm in istr ative Com m ittee) 및 고위관리회의

( SOMs, Senior Officials Meetin gs)에서 회원국 경제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항상 그와 관련한

MBC/ BAC 회의 및 SOM s의 결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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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재정적 문제

제2장 개 요

2.1 2000년 7월 31일 현재, APEC의 중앙기금은 다음의 세 계정으로 구성

된다.

(a) APEC 행정계정

(b) APEC 운영계정

(c) APEC TILF(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 특별 계정

2.2 APEC 행정계정은 APEC 사무국의 유지비, 예컨대 스태프,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을 포괄한다. 이것은 살림살이 계정이기 때문에 본 지침서에서

는 다루지 않는다.

2.3 APEC 운영계정은 APEC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괄한

다. 이 계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서 기

술된다.

2.4 APEC TILF 특별계정은 정상 혹은 각료의 지시사항(Lead er' or

Min ister s' d irectives) 및 오사카 행동지침(O saka Action Agen d a)이 언급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다. APEC TILF 특별계정의 운영은, 이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PEC 운영계정과 유사하다.

2.5 APEC의 회계년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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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PEC 운영 계정 및 APEC TILF 특별 계정에 속한 프

로젝트들

3.1 프로젝트의 발의, 승인, 수행 싸이클은 아래의 일정표를 준수하여야 한

다. 이 싸이클의 주 결정요인은 장관회의(보통 11월)의 승인 및 APEC의 회

계년이다.

평가, 승인 및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 관

련된 APEC 포럼에 프로젝트 계획안(운

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 모두에 대해)

을 제출하고자 하는 책임자는, 코멘트를

받기 위해 APEC 사무국에 사본을 제출

한다.

4/ 5월 이전

APEC 포럼의 계획안에 대한 평가, 승인,

등급판정
4/ 5월

의장/ 통제 감시단(Ch air / Lead

Sh ep herd)이 승인하고 등급판정을 내린

계획안을 워드프로세스 화일로 APEC 사

무국에 제출(MS Word 6.0)

보통 6월 말*

APEC 사무국은 마감일까지 수령된 모든

프로젝트들을 취합하여, BMC 회의에서

논의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BMC 웹사

이트(BMC 회원국만 접근 가능)에 공시

한다.

BM C는 APEC의 차년도 전체 예

산(프로젝트 재정지원 포함)을 승

인하기 위해 7/ 8월 말에 회의를

갖는다*.

SOM이 BMC가 추천한 차기년도에 대한

전체적 APEC 예산을 검토한다.
9월*

장관들은 SOM이 제창한 권고를 검토한

다.
11월*

APEC 사무국이 승인된 프로젝트의 책임

자에게 통보한다.
차기년도 1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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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운영계정 프로젝트의 수행이 개
시되고 중간보고서 제출

차기년도 1월 이후

TILF 특별계정의 지원을 APEC 사무국
에 이전한다.

비용을 발생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APEC 사무국은 승인된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의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BM C
에 의해 명시된 우선적 승인 및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긴급한 프로젝트는 1월
에 개시될 수 있다.)

차기년도 4/ 5월

책임자/ 지명인이 프로젝트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을 인증하고, 평가보고서 제
출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승인된 기금의 지급

승인 이후 2 회계년 내에(예컨대,
2000년 프로젝트 H RD 05/ 2000
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급이 반드시 완료된다)

(주 * : 이 단계들의 시간 조절은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BM C 회의 등

의 일정에 따라 구체화될 것인데, 이 일정들은 APEC 사무국의 웹사이트

www .apecsec.or.s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계획안, 중간보고서 및 평

가보고서, 그리고 기타의 문건들이 BMC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는 마감일은

사전에 APEC 포럼에 공고될 것이다)

3.2 BMC는 일반적으로 매년 2/ 3월과 7/ 8월에 2회의 회의를 갖는다. 프로

젝트 계획안들은 모두 위 3.1절에서 본 바와 같이 7/ 8월 회의에서 검토된다.

3.3 BMC는 또한 2/ 3월 회의 혹은 상황에 따라 소집된 회기 중간에 열리는

회의에서 긴급 프로젝트 를 승인한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기보다는 매우

예외일 뿐이다. 1999년 7월에 BM C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긴급 프로젝트 로 고려될 수 있음을 결정하였고, 2000년 7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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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EC 연례 장관회의 혹은 정상 회의에서 특별히 지시된 프로젝트,

또는

(b) 포괄적 정책 또는 운영의 이유로 인해 진정 시기적으로 민감한 프로

젝트: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

(i) BM C가 다음 번 7/ 8월 회의에서 다음 연도 재정 싸이클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구체적 전달사항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

트, 그리고

(ii) 즉시 실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

는 프로젝트

3.4 프로젝트 제안자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긴급한 것(운영 혹은 TILF 특별

계정)으로 고려되기를 희망한다면, 규정된 표준적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침과는 별도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위의 3.3절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

백히 설명하여 긴급성의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3.5 총소요비용 US$20,000까지의 긴급 프로젝트는 BMC에서 승인될 수 있

다. US$20,000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BMC의 추천에 의해 고위관

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은 승인된 해의 다음

년 12월 31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다시 말해, 2000년 3월에 승인된 프로젝

트라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3.6 장관, 고위관리 혹은 BM C는 운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에 대해 한도

액을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에 없던 프로젝트 계획안의 제출을 위

한 추가적 절차와 일정표은 BMC가 부설할 수 있다. 가장 구체적인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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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APEC 사무국에게 확인하시오.

3.7 프로젝트에 대한 APEC의 운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 재정지원은 상환

체계에 의해 관리된다. 구체적 예산은 프로젝트가 입안될 때 산출되어야 한

다. 프로젝트가 승인된다면, 기금은 약정된 직무가 완료된 후 지급된다. 구

체적 절차는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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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BMC 승인을 위한 운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 프로젝

트의 준비와 제출

4.1 양식: 계획안은 부록 A에 제시된 양식을 따라 APEC 사무국에 제출하

여야 한다.

4 .2 완결성: 부록 A의 모든 부분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특정 부문이 적용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1999년 9월 오클랜드에서 장

관들에 의해 인준된 Ecotech Weightin gs Matrix는 Ecotech 프로젝트(TILF

프로젝트는 제외) 제안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새로운 요건들이다.

실무그룹/ 위원회(Workin g Grou p / Com mittees), 특히 통제 감시단/ 위원회

의장들은 이 m atrix 가 정확히 준수되도록 보증할 의무가 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성적은 BMC의 조사대상이 되어 포럼에 회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999년 7월 BM C는, 제출된 계획안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미완성으

로 간주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였다.

4 .3 시간준수: 과거의 어떤 프로젝트는 규정된 마감일 이후에 제출되거나

최종본으로 여겨지는 판이 제출된 후 변경되었다. 1999년 7월 BMC는, 최종

본은 반드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BMC는 충분히 타당

한 이유 없이 뒤늦게 제출된 계획안들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지하

도록 포럼에 요청했다. 긴급 (3.3절 참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프로젝트 또

한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4 .4 허용 가능한 경비: 프로젝트 계획안에는 구체적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

다. 구체적 예산 편성 전에 허용 가능한 경비, 선금지급 및 분할지급 신청,

그리고 재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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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가 기금지원(self-fu n din g): 프로젝트 제안자들은 프로젝트의 가능한

한 자가 기금지원을 추구하여야 한다.

4,6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일부 프로젝트는 화원국들로 하여금 몇

몇 포럼들의 웹사이트/ 데이타베이스 운영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APEC의 재정지원을 타진해 왔다는 사실을, BMC가 지적하였다. 수많은

웹사이트/ 데이타베이스들이 개별 회원국들의 자가 재정지원에 의해 출발하

였지만, 이제는 APEC 중앙기금을 요청하고 있고, 몇몇은 종국적으로 그것

들을 APEC 사무국이 인수할 것은 요구한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2000

년 3월 회의에서 BMC는 그것들의 관리를 중앙집중화하기로 결정하였다.

APEC 포럼은 그들 고유의 웹사이트/ 데이타베이스들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예외적 환경으로 인해 어떤 APEC 포럼이나 주최 경제가 웹사이트/ 데이타

베이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포럼은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정

규적 프로젝트 건의 싸이클의 일부로써 APEC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러한 신청에 대한 승인은 미래의 재정지원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수반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되는 재정지원 신청은, 부록 A에 추

가하여 데이타베이스 프로젝트 및 웹사이트에 대한 지침 (www .apecsec.org.

sg/ apec_arganization/ policy_procedure/ database/ db99.htm 참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7 실물본(H ard Cop y) 간행: 프로젝트 책임자는 가장 효과적인 간행방식

을 확보하고 초과 인쇄을 피하기 위해 간행 예산을 세밀히 조사하여야 한

다. 예를 들어, 정부 소비에 목적을 둔 출판물은 전자수단(electron ic mean s)

을 통해 출판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4 .8 운영계정 프로젝트의 15 % 상한: 어떠한 단일 APEC 포럼도 당해 회계

연도 APEC 운영계정 예산의 총 15 % 이상의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총 운영계정이 US$200만이라면, 어떠한 APEC 포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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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BMC 심의에 2002 계획안으로 총 US$300,000을 초과하는 프로

젝트를 제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15 % 한도는 2000년 8월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9 다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운영계정 프로젝트이든 TILF 특별계정 프로

젝트이든 불문하고, APEC 포럼은 그 프로젝트가 다년간에 걸쳐서(즉 1 회

계년 이상)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구분 해야 하며, 해당 각 회계

연도에 필요한 재정지원액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첫 해의 재정만이 승인되고, 차기년도의 재정에 대해서는 신규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10 프로젝트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면밀한 조사: 모든 포럼은 프로젝트

계획안이 이 지침서에 따라 준비되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이 자세히

설명된 기본적 가정과 함께 분명하고, 엄밀하며, 구체화된 예산과 함께 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1 프로젝트 계획안의 분량: 계획안은 간략하고 요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불가결하지 않는 한, 각 프로젝트 계획안은 (표지를 포함하여)

A4 용지 10매 이내이어야 한다.

4 .12 프로젝트 계획안의 평가: 모든 계획안은 BMC에 제출되기 이전에 관

련된 APEC 포럼(즉 전문가 집단, 사교회 등과 같은 어떤 포럼 하부단위에

추가하여 위원회들/ 실무그룹)에서 평가되고 코멘트가 첨가된다. APEC 포럼

은 부록 B에 명시된 APEC 프로젝트의 평가기준 에 따라 운영계정 프로젝

트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APEC 포럼은 어떤 계획안이 부록 B에 규정

된 APEC 가치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TILF 특별 계

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록 B에 추가하여 부록 C에 제시되여 있는 TILF

계정: 절차와 허용 가능한 경비 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히, 포럼은 TI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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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

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예컨대 그것이 오사카 활동 협의사항의 제1편에 나열

된 15개 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활동 협의사항 제2편의 어디에 해

당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계획안이 기타 정상들 혹은 장

관들의 훈령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4 .13 프로젝트의 질: 모든 포럼은 배서된 프로젝트가 결과 지향적으고 수익

자 지향적인지를 보증하기 위해, 최대 화폐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APEC의

핵심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회원국 경제들의 광범한 참여를 향유하

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안에 대한 활발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14 프로젝트에 대한 등급판정: APEC 포럼은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BMC

에 제출되기 전에 승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즉 특정 랭킹 부여)하여야 한

다. BMC는 2000년 7월에 포럼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 계획안들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15 APEC 사무국의 조력: 계획안이 입안될 때,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나

해당 포럼은 밀접히 관련된 부서장(Director)이 조기에 조언이나 조력, 예컨

대 다른 관련된 지침의 존재에 대한 조언이 제공되고, 다른 포럼/ 외부 행위

자(agen t)에 의한 중복된 노력이 회피될 수 있도록 그(프로그램)와 기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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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행 단계

5.1 공식적 통보: 어떤 프로젝트가 모든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였을 때, 그

책임자는 APEC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것이다. TILF 특별계정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BMC가 조기 시행에 대한 명시된 최우선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 한, 특별계정으로의 수여금 이체를 수령(보통 5월)하였다는 재차 확인

후까지는,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재정적 위임의 보류가 요청될 수 있다.

5.2 프로젝트의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된 APEC 재정지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프로젝트 책임자, 행·재정 규칙(예컨대 어떤 비용이 허용 가능

한가)을 부과하는 APEC 사무국이 진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실행단계 이전

과 실행과정에 예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허용 불가능한 경비 혹은 예산

초과 등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과정을 통해 APEC 사무국과 긴

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책임자에게는 하나의 모델로서

부록 E에 있는 점검표의 활용이 권장된다.

5.3 APEC 재정규칙의 준수: 부분적으로 비APEC 자원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APEC 기금을 사용하는 모든 예산 항목은 APEC의 재

정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비APEC으로부

터 재정지원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4 APEC 사무국에 항상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APEC 사무국의 부서장들

(Director s)(프로그램) 은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프로젝트 책임자들을 도

울 준비가 항상 되어있다. 프로젝트 책임자 그리고/ 혹은 통제 감시단은 이

들에게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그

러한 비용이 지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인정된 예산에 포함되는지를 분명

히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 위임이 발생하기 전에 APEC 사무국과 협의되

어야 한다. 계약, 여행자의 사업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선금지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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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최소한 출장(w ork of trip )이 개시되기 5 근무일 전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BM C는 책임자의 태만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지

출을 거부하고, 이를 BM C에 보고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사무국에 부여

하였다.

5.5 지연:

(a) 책임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승인 단계에 BMC에 제출한 일정표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

면, 그것은 APEC 사무국에 보고되고 중간보고서에서 BMC에게 설

명하여야 한다.

(b) 지급 마감일의 연기 신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어

떤 경우이든 현존 마감일이 정한 날짜로부터 한달 이전이어야 한다.

연기 신청은, BM C의 심의를 위해 타당한 근거를 갖는 프로젝트 책

임자가 발의하고, 해당 포럼(그리고 적용 가능하다면 포럼의 하부단

위)의 의장이 서명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c) 만약 프로젝트가 일정 및 APEC 사무국이 요구한 것보다 심각하게

지체되어 프로젝트 책임자가 어떠한 수행결과도 제시할 수 없다면,

APEC 사무국은, 재정지원을 원래의 지급 마감일보다 조기에 취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함께, 그대로를 BM C에 보고할 것이다.

5.6 감독/ 실행하는 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통보: 프로젝트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자의 변동이나 감독책임 부서(예컨대, 프로젝트의 상이한 부분을 수행하

고 있는 상이한 경제들)의 변경이 있을 때, 해당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가

능한 한 빨리 사무국에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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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간보고서: 이 지침서의 제II편을 참조하시오.

5.8 상환청구 제출: 모든 청구는 경비가 발생하였거나 프로젝트의 특정 구

성부분이 완성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를 요구함에 있

어서, 모든 구비서류는 분명한 설명 및 계산, 송금요령(p aym ent

in stru ction s)(영문 혹은 영역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확인하시오. 모든

프로젝트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를 보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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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프로젝트의 완료와 지급

6.1 완료 인증: 프로젝트 책임자 또은 감독/ 조정 위원회가 사전에 지명한

다른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을 전자우편, 팩스 혹은

편지를 통해 사무국에 인증시켜주어야 한다.

6.2 지급: 자세한 내용은 제11장을 참조하시오. 일반적으로, 지급송장 원본

은 프로젝트 책임자가 서명하고 인증하여 지급요령(p aymen t in stru ction),

즉 은행명과 주소, 송금 계좌번호 및 계좌명과 함께 APEC 사무국의 부서장

(Director)(프로그램)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주의: 모든 지급은 반드시 규정된 마감일 전에 완료된다. 뒤늦은

청구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청구되지 않은 기금은 자동적으로

APEC 중앙기금으로 환수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송장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단계에서 APEC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6.3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의 예치: 프로젝트가 출판물이나 기타 노트, 훈련

교재, 비디오 테잎, CD, 등을 생성한 경우, 최소한 5부의 실물본(h ard cop y)

이 2부의 전자물(electronic cop y)과 함께 해당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을

통해 APEC 사무국 도서관에 예치되어야 한다.

6.4 평가보고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지침서의 제II편을 참조하시오. BMC

는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불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을 경우,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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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영 계정 프로젝트의 허용 가능한 경비

7.1 운영계정과 TILF 특별계정 모두를 포함하여 APEC 기금의 재정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책임: 모든 재정적 거래는 적절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b) APEC 달러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 모든 APEC 지출은 가능한 경우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c) 개방성: 계약체결, 물품구매, 공여 등은 가능하다면 항상, APEC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7.2 이하는 운영계정 하의 일반적 지출항목과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보증

하기 위한 절차이다.

7.3 직접 노동(즉 주요 연구자, 연구 보조원, 비서 혹은 상담역 등, 이하에

서는 계약자 로 약칭한다). (여행이 요구되는 직접 노동에 대해서는 아래와

7.4절을 참조하시오)

(a) 각 계약자와 APEC 사무국 사이에는 개별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

다. 계약자 는 기관이나 개인이 될 수 있다.

(b) US$20,000 혹은 그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APEC 포럼/ 해당 프로

젝트 조정위원회 혹은 책임자가 선별하여 선발절차 및 선발된 계약

자의 구체사항(성명, 직함,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격사항, 그리고 특기사항 등)에 대해 APEC 사무국 부서장

(Director)(프로그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c) US$20,000 이상 US$50,000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APEC 포럼/ 해

당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혹은 책임자가 APEC 사무국의 부서장

(Director)(프로그램)과 협의하여 계획안 신청(RFP)을 준비하는데,

RFP는 최소한 3인의 입찰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RFP가 배포되어

야 하는 회원국 경제에 관한 제한은 없다. APEC 포럼/ 해당 프로

젝트 조정위원회 혹은 책임자는 계약자를 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

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APEC 사무국에 선발방법과 선발된 계약

자의 구체사항(위의 (b)와 같이)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보통

추천을 수용하여 추천자와 계약을 체결할 관점에서 선발된 계약자

와의 협상을 인계할 것이다. APEC 포럼/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혹은

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탈락한 입찰자에게 통보한다.

(d) US$50,000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APEC 포럼/ 해당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혹은 책임자가 APEC 사무국의 부서장(Director)(프로그

램)과 협의하여 RFP 도안을 준비한다. 사무국은 동의된 RFP를 모든

회원국 경제에 배포할 것이다. APEC 포럼/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혹

은 책임자는 입찰들을 평가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두 예비자와 함

께 계약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이 추천에 기반하여 최종결

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무국은 이 추천을 수용하지

만, 필요하다면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이 추천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최종결정에 앞서 관련된 포럼들과 협의할 것이다. 사무

국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탈락한 입찰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7.4 여행 경비

(a) 1999년 7월 BM C는 운영계정 하의 여행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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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관료의 여행은 보편적으로 각 정부가 재정지원하여야 한다.

2. 이 일반 원clr의 예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예외란 구체적인 타당

성을 갖고 BMC에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 BMC는 경우

별로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필연적이며 결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직무(예컨대, 논문 배포, 훈련 실시)를 갖는 연수자

/ 연사/ 전문가에 대해서

(a) 이들이 정부 관료가 아닌 경우, 그들에게는 항공요금과 일당 여비가

지급된다.

(b ) 이들이 정부 관료인 경우, 프로젝트 계획안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

여 예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BMC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항공요

금 및 일당 여비가 지급될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 책임자가 승인단계

에서는 BMC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그 이후 특별 승인을 얻고자

한다면, 여행이 개시되기 최소한 5 근무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한하

여, 사무국은 BMC의 권한을 위임받아 문제의 여행에 대한 항공요금

및 일당 여비를 승인할 것이다. 단 다음의 서면 확인이 요구된다.

(i) 해당 관료가 유일하게 적당한 전문가라는 프로젝트 책임자의 확인

(ii) 문제의 여행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해당 관료의 정부의 확인

4. 위의 3절에 명시된 기타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공요금이나 일당 여

비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여행자 및 수행원은 여행 재정지원 자격이 부여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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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트레이너/ 연사/ 전문가가 정부 관료인지의 여부를 사무국에 알

리는 것은 프로젝트 책임자/ 조직자의 의무이다.

(b) 사업은 여행자에 의해 최소한 여행 개시 5 근무일 이전에 서명되어

야 한다. 이것이 APEC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프로젝트 책임자의 의무이다. APEC 사무국은 해당

여행 개시 최소한 5 근무일 전에 서명된 사업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여행경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c) APEC 포럼/ 프로젝트 조정 위원회 또는 책임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연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사의 구체적 사

항과 그의 임무 및 선발 절차에 대해 최소한 그가 여행을 개시하기

4주 전에는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선발된 연사가 정부 관

료라면, 프로젝트 책임자는 (적절하다면) 해당 관료가 유일하게 적당

한 전문가이며,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사례금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여행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책임자의 진술에 더하여, 해당 관료

의 정부 또한 문제의 여행에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서

면으로 작성된 확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금에 대해 말하자면, 그

가 사례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정부 관료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나면 사무국이 맡은 일을 조

정하고, 여행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연사를 안내할

것이다.

(d) 여행할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의 여행 대리인로부터 가

장 빠르고 경제적인 복귀 경로(있다면 공항세 포함)에 대한 견적을

얻어, 여행에 대한 조정을 확인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이것을

APEC 사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에코모니 클래스의 항공요금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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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간이 환승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이하의 여행에 대해 지급될 것

이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요금은 비행시간이 9시간이 넘는 여행에

대해 지급될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 책임자가 9시간 미만의 여행에

대해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BM C에서 심의될 수 있도

록 부록 A의 17절에 있는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승인되

면, 책임자는 어떤 여행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그런 특별 대우가 필

요했던 이유를 평가보고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 상이한 도시의 일당 여비율은 UN 이 최근에 공표한 일일 생활 수당

율 명세서 (Sch edu le of D aily Su bsistence Allow ance Rate)에 의해

산출된다. 여행자들은 신청 가능한 일당 여비율의 60%이하의 비용이

드는 호텔에 투숙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 가능한 일당 여

비율의 100%가 여행자에게 지급되어 숙박과 기타 예상치 못한 경비

를 커버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즉 선택된 호텔이 APEC이 재정지원

하는 행사의 관할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APEC이 재정지원하는 행사

장소로부터 합리적 거리내에 좀더 값싼 다른 숙박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호텔 요금이 신청 가능한 일당 여비율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APEC 사무국은 전체 호텔요금(식사나 오락, 전화신청, 세탁

등과 같은 개인적 경비를 제외한 숙박요금에 한하여)을 지급해 주고,

여행자에게는 일당 여비율의 40%를 지급할 수 있다. 조직자는 프로

젝트 계획안 발표에 대해 신청 가능한 일당 여비율을 부서장

(Director)(프로그램)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실제 호텔 이용료를

APEC 사무국에 통보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용하여 실질

적인 일당 여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당 여비는 보통

직무가 수행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즉시부터 직무수행 마지막 날

(포함)까지 지급된다. 그 이외의 날, 예컨대 등록하기 위한 날은 필수

적 기초라는 맥락에서(on a need basis)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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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회 한정의 비산정 추가지급 항목 또한 둘 수 있는데, 이는 또한

프로젝트 계획안이 준비될 때 추정되어야 하지만 일당 여비 에 통

합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지급액은, 여행자의 지위 본분을 위한 일일

일당 여비율의 25 %에 직무가 수행되는 소재지 특성을 위해 일일 일

당 여비율의 25 %를 더해 계산된다. 이 추가지급 의 구성요소는 비

자 수수료, 여행자 보험 및 공항까지의 왕복 교통비와 같은 항목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다.

7.5 간행과 배포 비용

(a) 간행물을 인터넷이나 어떤 보급 매체에 올리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

여, 그러한 출판과 배포 비용은 추정되어 예산에 설치되어야 한다.

(b) 발표는 APEC 사무국이 통합하거나 계약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비용 최소화의 견지에서 상이한 발표 방법의 비

용들 간을 비교할 것이 권장된다.

(c) 최근의 APEC 간행정책과 양식 요건은 APEC 사무국과 협의되어야

한다.

(d) 출판물의 판매에 대한 검토, 예컨대 간행물의 디자인과 인쇄부수

등이 결정될 필요하다. 실제 간행물에 대한 보조물 혹은 대체물로

써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7.6 복사비 및 통신비용

(a) 이 비용은 추정되어 예산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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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직자는 프로젝트 수행 전체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입금/ 송금을

기입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지급총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7.7 기타의 경비

(a) 모든 주요 허용 가능한 경비의 목록이 위에 제시되었다. 그 외의 모

든 경우에는, 책임자가 어떤 재정적 위임을 집행하기 전에 APEC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b)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운영계정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의 항목들은

허용 불가한 경비들이다.

(i) 주최비용—회의실 임대, 사절단 대표의 배지 주문, 문방구, 회의

진행, 조직비용—이 모든 비용은 주최/ 스폰서가 부담하여야 한

다.

(ii) 식비

(iii) 정부 관료을 위한 경비—해당 회원국 경제가 부담

(iv) 기자재 임대 혹은 구입

(v) 번역료, 그런데 이것은 APEC의 간행정책(Pu blication Policy)에

따라 회원국 경제가 부담하여야 한다.

- 21 -



제8장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 허용되는 경비들

8.1 활동유형: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의 활동

이 상정된다. 즉,

(a) 세미나, 심포지움,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과정

(b) 조사활동, 분석,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c) APEC 프로젝트를 위한 가자재 공급

8.2 일반 활동: 제7장의 모든 조항들은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도 적용된

다. 단 본 장에서 수정된 조항들은 예외이다.

8.3 허용 가능한 경비: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되는 경비들은

운영계정 프로젝트에 허용되는 모든 것들에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운영

계정 프로젝트에게 허용되는 경비와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가 허용하는 경

비 사이의 비교는 부록 D에 있다.

8.4 여기에 더하여, BMC는 TILF 특별계정 하에서 허용되는 경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a) 여행경비

1. 1996년 승인된 T ILF 지침에 따르면, 연수자와 연수생은 모두 항공료

와 일당 여비를 포함하여 여행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정부 관료와 비정부 관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후 1998년과 1999년에, BMC는 연수생에 대한 일당 여비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T ILF 지침을 검토하고 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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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T ILF 지침은 운영계정 재정준칙과 함께 항상 적용되어 왔다. 그러므

로, 예컨대 과거에 BMC는 T ILF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 관료

연수자와 연수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요구하여 왔다.

3.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직무(예컨대, 논문 배포, 훈련 활동)를 가지고

있는 연수자/ 연사/ 전문가들에 대하여

(a) 이들이 비정부 관료들인 경우, 항공요금 및 일당 여비가 지급된

다.

(b ) 이들이 정부 관료들인 경우, 프로젝트 계획안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예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BMC가 그렇게 인정한다

면, 항공요금 및 일당 여비가 지급될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 책임

자가 승인단계에서 BMC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그 이후 특별

승인을 얻고자 한다면, 여행이 개시되기 최소한 5 근무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사무국은 BMC의 권한을 위임받아 문제의

여행에 대한 항공요금 및 일당 여비를 승인할 것이다. 단 다음의

서면 확인이 요구된다.

(i) 해당 관료가 유일하게 적합한 전문가라는 프로젝트 책임자의

확인

(ii) 문제의 여행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해당 관료의 정부의

확인

4.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a ) 이들이 비정부 관료들인 경우, 항공요금만 지급된다

(b ) 이들이 정부 관료들인 경우, 프로젝트 계획안에 타당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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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예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BMC가 그렇게 인정한다

면, 항공요금만 지급될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 책임자가 승인단계

에서 BMC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그 이후 특별 승인을 얻고자

한다면, 여행이 개시되기 최소한 5 근무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사무국은 BMC의 권한을 위임받아 문제의 여행에 대한

항공요금 및 일당 여비를 승인할 것이다. 단 다음의 서면 확인이

요구된다.

(i) 해당 관료가 유일하게 적합한 연수생이라는 프로젝트 책임자

의 확인

(ii) 문제의 여행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해당 관료의 정부의

확인

5. 위 3절과 4절에 명시된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라도 그들의 여행에

대해 T ILF 특별계정 하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해당 연수자/ 연사/ 전문가가 정부 관료인지의 여부를 사무국에 알

리는 것은 프로젝트/ 책임자/ 조직자의 책임이다.

(b) 선금지급—운영계정이 적용하는 지침과 동일(제9장을 참조하시오)

(c) 다과 및 리셉션—운영계정에서처럼 허용 불가

(d) 기자재 기술지원비—해당 행사기간 동안의 설치비 및 서비스 이용

료에 대해서만 허용

(e) 임의의(op tion al) 여행—허용 안됨

(f) 동시통역—허용 안됨. 예외를 위해서는 강력히 타당한 근거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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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우별(예컨대, 안내소 연수생에게는

한정된 언어능력을 위한 훈련만이 제공되어야 한다)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소비용의 사양이 모색되어야 한다.

8.5 2000년 3월 BMC 회의에서 TILF 지침이 재검토 되었다. 수정된 지침은

부록 C와 D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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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분할지급 및 선금지급

9.1 분할지급: APEC 사무국은, 계약자가 때때로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

해 분할지급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분할지급의 필요성은 예

고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신청양식(부록 A)의 16절에 포함되어 있다. 실행단

계에서는, APEC 사무국과 계약이 체결될 때 분할지급이 협의될 수 있다.

분할지급은 종종,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책임자가 인증을 발급할 만큼 획기

를 이룰 만족스런 프로젝트 완수와 밀접히 관계된다.

9.2 선금지급: 3.7절에서 설명되었듯이, APEC 사무국은 지급준칙 위에서

운영된다. 분할지급(9.1절)과 함께, 선금지급은 반드시 진귀한 경우의 예외일

필요는 없다(예컨대, 선금지급은 어떤 행사가 시작하기 전 기자재를 얻기 위

해 필요하다). 선금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

서 확인되고, 항목화된 예산 및 프로젝트 계획안 양식(부록 A)의 17절에 설

치되어야 한다.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프로젝트의 비용명세 및 집행 일정

(b) 기타 재정지원 원천, 그들에 의해 지원될 항목

(c) 필요한 선금지급액 및 포함될 항목

(d ) 선금지급이 필요한 이유

9.3 부록 G, 즉 선금지급정책에 대한 지침은 무엇보다도, 선금지급은 직접

노동비용에는 지급될 수 없다는 것, 선급될 수 있는 액수에 대한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6 -



제10장 지급 마감일의 재설계 및 연장

10.1 APEC 포럼은 가능한 한 제3장에서 명시된 예산 싸이클을 준수하여야

한다.

10.2 프로젝트를 재프로그램(성격, 범위 혹은 방법의 변화, 또한 프로젝트의

예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요청은 APEC 사무국과 협의되어야 한

다. 만일 그런 변화가 BMC에 의해 승인된 계획안으로부터의 심각하게 이탈

을 초래할 것이라면, 그런 요청에 대한 결정은 BM C에 상정될 것이다.

10.3 프로젝트 지급 마감일의 연장요청 또한 BM C의 승인이 필요하다. 책

임자는, 배서를 요청하는 위원회 의장/ 통제 감시단(Com m ittee Ch air/ Lead

Shep herd)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고 그 편지가 결정을 위해 BM C에게

전달되도록 APEC 사무국에 제출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최근 진척상황, 연

장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제안된 새로운 마감일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

요청은 최소한 공표된 마감일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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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급절차

11.1 지급은 미국 달러 혹은 싱가폴 달러로 이루어진다.

11.2 지급절차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가 인정한 관련 직무의 만족스런 완료에 대

한 인증이 수령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다. (5.8절 또한 참조하시오)

(b) 세미나/ 워크샾에 있어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참가자의 최종 명단,

그들의 정확한 출발일과 도착일 및 어떤 미리 협정된 여행 안내

서로부터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례금을 받는 참가자

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c)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예산 또는 프로젝트의 개별 예산항목이

US$2,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는 그 프로젝트

/ 예산 항목을 위해 APEC 사무국에 증빙 송장을 보낼 필요는 없

으나, 프로젝트 책임자는 그 프로젝트/ 예산 항목에 대해 지출된

정확한 액수를 인증하여 상환을 요청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감사

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송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d )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예산 또는 프로젝트의 개별 예산항목이

US$2,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첨삭되고 발생

한만큼 송장 원본, 영수증 및 증빙서류가 프로젝트 책임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상환을 신청하기 위해

APEC 사무국에 보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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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모든 신청서는 주석 및 증빙서류와 함께 계산서를 첨부한 요약 페

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f) 지급 신청자는 구체적 지급요령(계좌명 및 계좌번호, 은행명)을 분

명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g)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지급들은 제3장에서 규정한 마감일에 의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 신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11.3 위 11.2절의 조건하에, 운영계정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직접 노동

프로젝트 책임자는 계약된 특정 임무 혹은 사업이 만족스럽데 완

료되었음을 인증하여 한다.

(b) 여행경비

여행사가 발급한 항공권 송장의 원본, 항공권, 선적 패스, 공항세

영수증(적용 가능하다면), 그리고 호텔 계산서 등, 여행자가 정확

히 인증한 모든 것이 APEC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총여행 경비가 US$2,000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의

11.2절 (c)와 (d)에서 규정된 대로 적용된다.

(c) 간행(배포 포함) 비용

송장 원본은 APEC 사무국에 제출되기 전에 프로젝트 책임자가

정확히 인증되어야 한다. 생성된 어떤 의사록, 출판물 혹은 자료들

(예컨대, CD-ROM, 비디오 등)은 최소한 5부의 실물본(h 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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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ies) 및 1부의 전자본(electronic cop y)(가능하다면)이 해당 부서

장(Director)(프로그램)를 통해 APEC 사무국에 예치되어야 한다.

(d ) 복사비 및 통신 비용

송장 원본은 APEC 사무국에 제출되기 전에 프로젝트 책임자가

정확히 인증하여야 한다.

11.4 위 11.2 및 11.3절의 절차는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 하에서만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송장원본, 영

수증 및 증빙서류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첨삭되고 발생한 만큼 인증되어

야 하고, 상환청구를 위해 APEC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11.5 APEC 사무국은 모든 필요한 서류가 명확한 주석 및 설명과 함께 제

출될 수 있도록 모든 신청자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그런 협조들을 통해 청구들이 처리될 수 있는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약, 여행자의 직무 및 선금지급 협약 등이 업무 개시 혹은

여행 개시 최소한 5 근무일 이전에 서명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떠한 지

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문제가 BMC에 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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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편 보고 및 평가 체계

제12장 APEC 프로젝트의 보고 및 평가

12.1 APEC 프로젝트의 중간 및 평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지침은 1998년 9

월 SOM이 배서하였고, 1999년 7월 BMC가 부록 F와 같이 갱신하였다.

12.2 1999년 7월, BMC는 APEC 포럼들의 보고서를 더 원할히 모니터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신을 7개의 소그룹(7 Sm all Grou p )으로 구성하였다. 나아

가 1999년 8월 SOM은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포럼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이며, 이는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BM C의 건의를 인준하였다.

본 제4판은 2000년 8월에 APEC 사무국이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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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A PEC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제출에 필요한 요건

이 부록이 제시하는 서류는 운영계정 혹은 TILF 특별계정 하의 APEC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활용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표지

2. Ecotech W eighting s M atrix

Ecotech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그 표를 채워야 한다. 만약 높은

우선권을 갖는 Ecotech 프로젝트가 더 낮게 등급매겨진 프로젝트만큼도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통제 감시단/ 의장(Lead Shep herd / Ch air)은 의견

란(Rem ark Box)에 지지발언을 포함할 수 있다.

TILF 프로젝트의 경우, 의견란에 N ot ap p licable - TILF p roject"라고 기

입하시오

3. A PEC 재정지원을 청구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양식

4 . 프로젝트의 공식화와 평가를 위한 성별 기준

5. 항목화된 예산

항목화된 예산형태는 운영계정 프로젝트와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가 각

각 상이하다. 적절한 해당 양식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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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안자(즉 책임자)는 위의 다섯 가지 서류 모두를 작성하여 정해

진 마감일까지 APEC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완전하게 제출된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경영 위원회(The Bu d get an d Man agem ent

Com m ittee)의 심의에서 제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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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다음 중 하나에 표 하시오)

□ APEC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 중간보고서 □ 평가보고서

(다음 중 하나에 표 하시오)

【 】 운영계정 【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 번호:

(사무국이 기입)

사무국이 접수한 날짜: 늦음 / 늦지 않은

□ □

위원회/ 실무그룹 명 :

프로젝트 타이틀 :

신청하는 A P E C 회원국 :

공동후원 APE C 회원국(들):

프로젝트 책임자: 성명, 타이틀 및 기관 (M/ F )

우편주소: T el:

F ax :

Em ail:

재정정보 계획안의 총비용 (U S$ ):
A P E C 중앙기금으로부터 요청

되는 액수 (U 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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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유형: □세미나/ 심포지움 □단기 훈련과정 □조사 혹은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개시일: 프로젝트 종료일:

프로젝트의 목적 :

프로젝트 책임자 서명:

(em ail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쓰여진 수용 가능한 확인) 날짜:

위원회 의장/ W G 통제 감시단의 사인 (중간보서 및 평가보고서는 제외)

(em ail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쓰여진 수용 가능한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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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ech W eighting s M atrix

연계성

기준

Y E S =2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

N O =0점

정상들/ 장관들의 특정 지령에 부응함
#

마닐라 선언에 명기된 핵심적 Ecotech 테마를 만족함

숙련개발 또한 능력형성에 기여함

경제적 효율성/ 성과를 측정가능하게 향상시킴
*

민간부문에 실용적 편익을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및

/ 혹은 재정지원이 있는가
* *

오사카 활동 협의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보좌 경제들이

APEC의 T ILF 목적을 충족시킴

오사카 활동 협의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보좌 경제들이

Ecotech 공통정책 구상 (Ecotech Comm on Policy

Concept )을 충족시킴
보좌 경제들이 APEC 회원국 경제들 사이의 불균형을

줄이고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함

APEC 자원에 대한 비용- 효율적 활용을 의미함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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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기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3점 부여

* 참여하고 있는 경제들 혹은 국민대중에게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편익

인가(예컨대, 제고된 통관절차, 에너지 효율성, 식품안전 기준 등의 개

발)

** 각 요인들에 각각 1점씩을 부여하여, 최고 3점 부여

의견 : (예컨대 T ILF 프로젝트에 대해서와 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을 반

드시 지적하시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추가적

정보 또한 통제 감시단/ 의장이 이 란에서 논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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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양식

이 양식은 APEC 프로젝트 지침서(Guidebook on APEC Projects)를 참조하여 작성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강화를 위한 지침 (Guide to Strengthening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 ance)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추천된다. 이 두

지침들은 APEC 사무국 웹사이트 www.apecsec.org.s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은, 부록 B에서 정하고 있는 A PEC 프로젝트 평가

기준 (Criteria of Assessmet of APEC p roject)의 APEC 가치기준 과 관련된

기준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하시오

아래 제목의 절에 요점 혹은 가능한 한 간결한 형태로 귀소의 답변을 기입

하시오.

A .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01. 프로젝트 명

02. 프로젝트 및 연구 결과 발표에 책임을 지는 연구집단명 혹은 위원회명

목 적

03. 귀소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귀소는 어떻

게 그 결과(장·단기의 관점에서)를 측정할 것인지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귀소는 19절에서 구체화된 평가 측정수단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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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APEC 정상 및 장관들이 설정한 우선순위에, 활

동 프로그램(Acrion Program ), 활동계획, 전망,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

되는 정책제언 등을 포함하는 APEC 행동의제(APEC Action Agen d a)의 일

부분으로 명시된 것만큼, 상응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05. TILF 특별계정 하의 프로젝트 신청의 경우: 이 프로젝트가 APEC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예컨대, 오사카 행동의제와의 관련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략히 서술하시오.

연 계 성

06.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로부터 편익을 얻고자 한 회원국들의 기관들. 그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 편익, 프로젝트의 결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될 회원국

들의 산업부문들, 그리고 그 직접적 편익은 무엇인지 등을 부각시키시오.

07. 어떻게 사업/ 사적 부문 혹은 민간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고 또는

유도할 것인가. 사업/ 사적 부문이 프로젝트의 계획 및 입안에 어떻게 참가

하여 왔는지, 그리고 기타의 다른 APEC 포럼들과 협의하여 왔는지의 여부

를 예시하시오.(*)

08. 동일 분야를 다루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행하였을 수도 있는 또 다

른 연구라는 맥락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APEC 가치기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잠재적 편익에 관하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

09. 이 프로젝트가 APEC 혹은 기타 기관의 관련된 프로젝트나 활동에 어

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표.

10. 프로젝트의 수월성을 설명하고, 이 수월성이 목표로 한 수혜자들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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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을 입증하시오.

수 행 방 법

11. 프로젝트의 방법에 대한 간결한 기술.

12. 포럼들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배포된 초안과 함께,

이 프로젝트 계획안의 배포 및 제출에 관한 일정표.

13. (12)에 포함된 각 구성요소들의 수행에 대한 예정표.

14.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APEC 회원국 경제들의 수. (12)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은 프로젝트 각 구성 요소들에 참여하는 회원국 경제들의 이름을

명기하시오. (*)

예 산

15.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의 간행과 배포를 위한 준비금을 포함하여, 규정

된 형태로 항목화된 프로젝트 예산. 운영계정 하의 프로젝트 신청은 부록

A1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TILF 특별계정 하의 프로젝트 신청은 부록

A2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은 계산 가능하도록 채택된(예컨대, 단위

비용) 가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16. 어떤 선금지급 혹은 요구되는 분할지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그런 필

요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위해 요구되는 APEC 재

정지원의 잔금변화 일정표.

17. 정상적인 APEC 재정지원 규정의 예외 혹은 면제 요청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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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정당한 사유.

18.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의 간행과 배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 . 기초하고 있는 편람 대상 및 그 성격

b . 간행 양식 및 내용

c. 간행형태(예컨대, 실물본, 플로피 디스크, 인터넷에 공개)

d . 발행부수

e . 편람 대상자들의 접근 가능성

f. 다음의 공표 계획

i)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일반 혹은 전문매체들에 브리핑

ii) 최종 결과물의 판매 혹은 배포 촉진

g . 항목화된 예산의 부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간행 및 배포를 위

한 예산

프로젝트의 평가

19. 3절에서 기술된 귀소의 목적에 근거하여, 귀소의 프로젝트가 성공하였

는지를 알기 위해 귀소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량적 및 정성적)을 제시하시오. 측정을 위한 귀소의 현 벤치마킹, 각 측

정 기준들에 대해 프로젝트로부터 기대하는 목표 결과, 그리고 채택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가능하다면 수치 및 백분율 단위로 기술하시오.

B. 실무그룹/ 위원회 (W ork ing G rou p/ Com m ittee)의 업무사항

(실무그룹/ 위원회(W orkin g Grou p / Com mittee)의 이름)은 APEC 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음에 대해 정당한 감독활동이 수행되어 왔는지를 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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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 예산의 APEC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품목명들이 SOM이 승

인한 지침에 포함되는가.

이 프로젝트 예산의 APEC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품목명들의 비용이 정

당한 것인가.

그리고, 프로젝트로부터 결과하는 결과물들의 배포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정당한 주의사항이 이행될 것인지를 관장한다.

간행 혹은 기타 배포 매체가 대상 편람자들에게 이해되고 유용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쇄소 혹은 APEC 사무국에 간행물이

제출되기 전에, 사실적 정확성 및 철저성을 포함한 포괄적 품질관리 및

전문적 편집이 수행될 것인가.

어떤 산출물이 APEC의 간행 정책과 부합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가 BMC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되기 이전에, 우리의 위원회/ 워

킹 집단이 평가하고, 승인하였으며,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서명

통제 감시단 혹은 의장명(정자로 쓰시오)

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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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공식화 및 평가를 위한 성별 기준

목 표

1. 적당하다면, 프로젝트의 목표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인

지를 보이시오. APEC 장관들은 포함될 수 있는 편익들로 다음을 지적

(APEC에서 여성 차별 폐지를 위한 프레임웤 Framework f or the

In tegration of W omen in A PEC)한 바 있다. 즉, 여성참여의 증진, 여성의

생활과 남성의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고려(성별 분석), 성

별로 분리된 데이터의 수집/ 활용.

연계성

2. 여성참여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추진될 것인지를 보이시오. 어떻게 여

성이 프로젝트의 계획, 관리, 자원배분,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이

시오.

방법

3. 프로젝트의 개발과 수행에서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오.

4 .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 프로젝

트는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가능하다면)를 수집하고 활용할 것임을 보여

주도록 간단히 기술하시오.

프로젝트 산출물의 배포

5. 프로젝트 결과물들에 대한 간행 및 배포 계획이 여성에 적합한 전달방

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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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는 관련 질문들: 여성이 편람 대상 중 하나인가? 그 계획은

저학력의 여성과 전자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그 결과물들은 여성단체에 배포될 것인가?

예 산

6.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7. 고유한 것이라면, 여성의 특별한 필요요구를 제기하는 활동들에 할당되

는 프로젝트 예산의 구체적 내항들을 제시하시오.

프로젝트의 평가

8. 프로젝트 제안자는 그/ 그녀가 APEC의 성별 평가기준을 만족하여 왔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지, 그리고 그/ 그녀는 여성에 대한 프로

젝트의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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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A PEC 운영계정에 대한 항목화된 예산
*

항목
A PEC 재정지
원액 (U SD )

자가 충당액
(U SD )

직접노동 시간수
시간당
금액

- 연사 사례비

- 컨설턴트(연구자
포함) 보수

- 컨설턴트 비서 비
용

여행

- 일당 여비(숙박 및
추가적 지출 포함)

- 항공료

발행부수 단위비용

보고서 발행 (배포

포함)

복사비

통신비 (전화/ 팩스/

우편/ 급사)

합계

*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기금액만을

명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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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A PEC TILF 특별계정에 대한 항목화된 예산
*

다음 해당란에 표 하시오.

이 프로젝트는

□ 세미나, 심포지움 또는 단기 훈련과정이다.

□ 조사 혹은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이다.

□ 위의 두 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기자재 지원을 포함

하고 있다.

항목
A PEC 재정지

원액 (U SD )

자가 충당액

(U SD )

직접노동 시간수
시간당

금액

- 연사 사례비

- 통역사 보수

- 단기 사무원 및 사
무국 스탭에 대한 보
수
- 컨설턴트(연구자

포함) 보수

- 컨설턴트 비서 비
용

여행

- 일당 여비(숙박 및
추가적 지출 포함)

-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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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단위비용

보고서 발행 (배포

포함)

기자재/ 교재
(무엇이 왜 필요한지
를 간단히 서술하시
오)

복사비

통신비 (전화/ 팩스/

우편/ 급사)

주최비용
(예컨대, 회의장 임
대, 문구류 등 간단
히 서술하시오)

합계

*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기금액만을

명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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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A PEC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

(1995년 9월 SOM이 승인, 2000년 7월 BMC이 개정)

프로젝트 평가를 위해 제안된 기준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이것들은 (a)

APEC의 가치기준 (b) 프로젝트 설계 (c) 프로젝트 결과들의 배포 (d) 예산

등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각 기준들은 규범적인 것이다. 즉 전체를 관통하여 실효성 있는 어

휘는 "의무사항(mu st)"이 아니라 권고사항(sh ou ld) 이다. 이에 따라, 각 기

준들의 준수와 관련한 BM C/ SOM 의결은 필연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환경으

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면 분별있고 바람직할

일반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여, 이 기준들의 많은 부분들이 고유한 정도로 (as ap p rop riate)라는 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 . A PEC 가치 기준

이것들은, APEC 정상들과 장관들의 바램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오직 SOM 및 그 위원회, 그리고 BMC에게만 주어져 있는

기준들이다.

APEC 프로젝트는

1. 정상들 및 장관들의 선언, 특히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에 의해

정초된 우선권에 직접적으로 상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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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그룹 혹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그 실무그룹 혹은 위원회의 수

정된 비젼 성명, 정책 성명,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 등과 일치하여야 한

다.

3. 많은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4 . 사업/ 민간 부문 및 비정부기관과 여성의 참여를 고무하여야 한다.

5. 동일 분야에서 비슷한 사업이 다른 맥락에서 이미 수행된 경우에는 특

별한 APEC 가치기준들이 부가되어야 한다.

6. 지속될 수 있는 발전을 달성함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

7. (ecotech 프로젝트의 경우에) 고도로 집중적이고 결과물 지향적이어야

한다. ' 1996년 Ecotech에 관한 마닐라 선언' (1996 Manila Declaration on

Ecotech )에 나열된 목록에서 하나 혹은 6순위들 이상을 지지하여야 한

다. 다른 APEC 프로젝트들과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목적, 획기성 그리

고 성과에 대한 명시적 기준(1998년 6월 SOM이 승인한 APEC Ecotech

활동 관리의 강화에 대한 지침(Gu idence on Stren gthenin g

Man agem ent of APEC Ecotech Activities)에 정교화되어 부록 B1에 첨

부된 것처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프로젝트 설계

어떤 환경 하에서의 프로젝트 요건들에 정통한 사람은 프로젝트 계획안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 범주는 APEC

가치기준 범주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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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들은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그 프로젝트의 목적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

2.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부터 편익을 얻고자하는 회원국 경제들의 일단

의 기관들에 대한 명시

3. 프로젝트 방법에 대한 간략한 기술

4. 구성요소들의 귀결, 그리고 그것이 하나 이상이라면 결합 산출물

(associated ou tp u t)

5. 타당하게 항목화된 예산

6. 각 구성요소들의 완수를 위한 일정표

7. APEC 재정지원액의 변화상태를 나타내는 일정표

8. 그 프로젝트 계획이 APEC 또는 다른 조직에서 관장하는 관련 프로젝트

들 혹은 회합에 대한 그 프로젝트의 가능한 기여를 인지하고 있다는 표

시

9. 특정 프로젝트 및 그 결과물들의 배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그

룹 혹은 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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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젝트 결과물의 배포

프로젝트 결과물들에 대한 간행, 발표, 배포에 관한 이 기준들은, 정보가 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였을 때 가장 유용하다는 사실을 강

조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분류된다.

1. 각 프로젝트들은 각자 적당한 방식으로 그 결과물들의 간행과 배포를

위해 예산으로 설치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계획들은,

(i) 그 프로젝트의 계획된 결과들에 대한 보고서의 편람 대상 및 이 편

람 대상에 기초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a) 형태(예: 최종 보고서, 협의회 의사록, 매뉴얼, 사례연구, 학술논

문, 데이터베이스 상태보고)

(b) 양식(실물, 전자물 그리고/ 혹은 비디오)

(c) 준비될 수량

(ii) 편람 대상자들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APEC 사무국의 인쇄국에

제출되기 전에 품질관리 및 전문적인 편집에 전념하여야 한다.

(iii) APEC의 간행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간행 및 배포를 위한 각 계획은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일반매

체 혹은 전문메체에 브리핑하기 위한 발표계획을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종 생성물의 판매 혹은 기타 배포 촉진책을 포함해야 한다. 발표

계획은 어떤 회원국경제의 특정 필요욕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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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예 산

1. APEC에 의해 재정지원되는 프로젝트 부분은 SOM이 승인한 지침에 따

라야 한다.

2. 특정 품목명을 위한 비용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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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1

APEC Ecotech 활동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1998년 6월 18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고위관리들에 의해 인준됨

포럼들 및 프로젝트 책임자들에 대한 안내

1. 프로젝트 계획안은 마닐라 선언에서 목록으로 제시된 6 우선권들 중 어

떤 목록에 그리고 어떻게 봉사하게 될 것인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그 우선

권들과 관련이 없는 활동들은 예외적이어야 하고, 정당성이 강력히 입증되

어야 한다.

2. 포럼들은 자신들이 제안하고 수행하는 ecotech 활동들이 명식적 목적,

획기성 및 성과 기준을 자진 목표 지향적 이거나, 또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

족시키는 포괄적 우선권 틀거리(p riority-w ide fram ew ork)에 직접적으로 기

여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활동들은 고도로 집중적이어야 하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과정 지향

적 활동들(워크샾, 조사, 보도 등)이 여전히 유용하다면, 프로젝트 신청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포럼의 집단적 사업 프로그램(잇따르는 ecotech 사업 포함)

및 회원국들의 IAP에 요인으로 분해될 것인지를 포함하여, 그 결과가 집중

된 활동 지향적인 귀결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분명히 지시

하여야 한다.

4 . ecotech 활동을 제안하는 각 포럼들은 그 활동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혹은 계획된 활동들, 또는 기타의 포럼들의 활동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타의 APEC 포럼들과 긴밀하고 동

료적 조정이 요구된다. 어떻게 APEC 전체적 조정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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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모호한 상황은 ESC에 문의될 수 있다.

5. 포럼들은 ecotech 활동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경제들 사이에 균형을 추

구하여야 하고, 수많은 경제들의 적극적 참가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들을 개

발하여야 한다. 정부 관료들의 여행에 대한 재정지원들은 매우 정당화된 예

외적인 경우에만 유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포럼들에게 환기되어야

한다.

6. 포럼들은, ecotech 활동들의 관리에 관한 경험들—성공적 그리고 비성공

적—과 얻은 교훈들을 여타 포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그것들을 ESC과 공

유하길 권장된다.

BM C에 대한 지침

7. BMC는 예산에 관한 문제 및 APEC 포럼들 사이의 관리조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SOM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BMC는 마닐라 선언

을 이행할 책임을 공유한다.

8. APEC이 재정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의 신청에 대한 BM C의 심의는 이 절

차에서 결정적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ecotech 활동들의 평가에 의해 확인될

일단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더 변별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9. BMC는, 프로젝트 신청들의 검토에 관해 이미 확립된 지침에 더하여, 여

기에 포함된 지침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활동의 결과지향에 관

한 검토는 확립된 재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10.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경제의 BMC 대표는 BMC에서 그 프로젝트를 설

명하고 방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련된 APEC 사무국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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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Director)로 하여금 그 프로젝트의 장점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현재 상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의 대립을 제거하게 할 것이다.

(13절 참조)

A PEC 사무국에 대한 지침

11. APEC 사무국은 ecotech 활동들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APEC 포럼들 및

그들의 장점에 대한 BMC의 검토에 있어서 가치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다.

12. 사무국은 프로젝트 제안자들과의 협의 및 BMC에게 제언하는 과정에

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경쟁력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측면에 관해 코멘트할

권한이 부여되고 권고된다. 예를 들면, 사무국은 재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중

복, 결과지향성 혹은 기타 위에서 지적된 이슈들에 관해 코멘트해야 한다.

13. 프로그램 지휘자들이 APEC의 업무 처리과정 전체에 봉사하는 것, 그

리고 어떤 특정 포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직분을 수행

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14. ecotech 활동의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무국은 또한 자신의 정보

공유 역할을 완전히 활용하고,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활

용능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Ecotech 활동에서 사업/ 민간 부문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지침

15. 포럼들은 포럼의 ecotech 의제들과 관련된 사업 추천에 관해 정책토론

을 하게 될 장래 회의에 참여하도록 사업가들, 특히 ABA C 대표들과 지역

및 산업 협회를 초청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된 ABAC 추전에 대한 주의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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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16. 포럼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단적 사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

가 대표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들은 사업의 필요 및 우선권과 관련이

없는 계획의 어떤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7. 포럼들은 ecotech 프로젝트 싸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고자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집단적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제안에의 초대, 회원국 경제들

에 의해 제안된 프로젝트들에 관한 사업 피드백의 요청 및 심의, 프로젝트

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에서 적극적인 사업가 참여의 유도, 완료된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대표들의 평가 모색, 그러한 평가가 프로젝트 개발과

정에 되먹임되도록 보장하기. 공평한 성장을 위한 ABA C 파트너쉽이 일단

확립되면, 그것은 그러한 민간 합작을 촉진하는 하나의 매개물이 될 수 있

다.

18. 포럼들은 장래의 협력적으로 개발될 프로젝트 또는 사업가들이 자신들

의 필요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을 위해 사업

의 지원—재정적, 현물 혹은 기술적—을 요청할 수 있다.

19. 각 포럼들은, 그것이 전체를 관통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업/ 민간

영역과의 협력으로 개발되며, 또한 다른 APEC 포럼들을 참여시키는 결과를

낳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0. 사업/ 민간 부문의 참여는 현행 비회원국 참여에 관한 종합 지침

(Con solid ated Gu id elines on N on-Mem ber Particip ation)과 조화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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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TILF 특별계정: 절차 및 허용 가능한 경비
(1998년 6월 SOM이 승인하고, 2000년 7월 BMC에 의해 개정됨)

A PEC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 에 대한 공여

1. 배 경

1994년 Bogor 정상회담에서 APEC 회원국들은 늦어도 202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개방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완료

하기로 결의하였다. 지난해 오사카에서는, 회원국들은 이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 협의사항 (Action A gen d a)을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이 자신의 개

별적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 결의안을 계속하여 충족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APEC이 지원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노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회원국 경제의 개별적 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지나해 오사카 정상회

담(O saka Lead ers' Meetin g)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지지하

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공식화된 적당한 협력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APEC 중앙기금에 최고 100억 엔을 공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무라야마 수상은, 일본은 다른 회원국 경제들 또한 자발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하였다.

2. 사업계획

(a) 적격의 프로젝트 (el ig ib l 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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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적격의 프로젝트는 APEC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

(Criteria for A ssessm en t of APEC Project)"에 제시된 요건을 만족(예컨대,

많은 APEC 경제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협력 프로

젝트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예컨대, 제1

편에 나열된 목록 중 15영역 및, 특수한 경우로는, 활동 협의사항 제2편과

조화되는) APEC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b) 프로젝트의 유형

(i)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샆, 그리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과

관련된 단기 기술적 훈련과정(비록 지속 기간에 대한 특별한 필요

가 고려될 것이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대략 2주 내

에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과 관련된 조사, 분석 및 연구프로

젝트

(iii)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과 관련된 APEC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제공(예컨대, 기준측정에 관한 기술적 지도 워크샾에 필수

적인 검열 및 증명서 교부 기자재)

(c) 주최 경제 혹은 장소

b (i) 및 b (ii) 유형의 프로젝트의 경우, 주최국 경제 혹은 장소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i) 적격의 경제 혹은 적격의 경제를 포함하는 회원국(장소와는 무관하

게)에 의해 주최되거나 수행되는 APEC 프로젝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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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원회 혹은 실무그룹과 같은 APEC 포럼들(장소와는 무관하게)에

의해 주최되거나 수행되는 APEC 프로젝트들

(iii) 적격의 경제에서 열리는 APEC 프로젝트(프로젝트를 주최하는 경제

와 무관하게)

b (iii) 유형의 프로젝트의 경우, 적격의 경제에게는 기자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APEC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서, 이런 종류의 재정지원에

적격일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1) A (적격의 경제)와 B(비적격의 경제)가 기술적 훈련 심포지움을 공동으

로 주최하는 경우, 장소와 무관하게.

(2) 장소와 무관하게, APEC 포럼들이 일련의 세미나를 주최하는 경우

(3)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해, 적격의 경제*에게 회원국들 사

이의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공급되는 경우

* 여기서 적격의 경제 란 Bru nei Daru ssalam ,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아, 페루, 필리핀

공화국, 러시아, 싱가폴, 중국 타이뻬이,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적격 경제 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APEC 경제들을

의미한다. 적격의 경제 라는 개념은 이러한 사업계획에만 적용되며, 기타의

다른 APEC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d) 허용 가능한 경비 (첨부된 구체적 항목)

(i) 단기 심포지움, 워크샆, 세미나, 기술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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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또는 강사의 초빙에 수반되는 경비(사례비, 여행 및 숙박 비용 등)

연수생을 받아들이는데 수반되는 경비(여행 비용)

(연구자을 포함한) 컨설턴트 사례금 등

프로젝트 장소에 관한 경비(임대비용, 교재 등)

기자재 경비(설치비 포함)

보고서 간행 경비(배포 포함)

통신비, 복사비 및 그러한 기타 경비

(ii) 조사, 분석 및 연구 활동

연구자에 대한 개인적 비용 등

조사, 분석 및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경비(출장비, 문헌 구입 등)

기자재 경비(설치비 포함)

보고서 경비(배포 포함)

통신비, 복사비 및 그러한 기타 경비

(iii) 기자재 제공

기자재 경비(선적비 및 설치비 포함)

* 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용 가능한 지출/ 지출기준은 기본적으

로 APEC 중앙기금의 운영계정 하에서 허용 가능한 경비 (Allow able

exp en ses u n der the Op eration al Accou nt of th e APEC Cen tral Fu n d)에 명

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위의 목록에 포함된 경비들은 이 사업계획 하에서 허용 가능할 것인 반

면, 자발적 공여라는 APEC 원칙에 일치하도록 회원국들은 프로젝트 경비의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떠맡는 것은 좋은 일이다.

(e) 절차

APEC 회원국들에 의한 프로젝트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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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C에 제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계획안에 대한 실무그룹(Workin g

Grou p ) 및 위원회들(Com mittees)과 같은 APEC 포럼들에 의한 평가,

수정 및 승인

BMC의 프로젝트 계획안 재검토 및 권고사항 작성

SOM의 승인과 BM C 권고사항에 대한 장관회담, 그리고 지급에 관한

결정

APEC 중앙기금에 대한 일본의 공여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를 위한 APEC 중앙기금으로부터의 분배

프로젝트 진척상황 또는 결과에 대한 관련 WG/ 위원회 및 BMC에 보

고: 지출에 대한 BMC의 회계감사

* 절차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예산 절차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상황이 현행

절차로는 커버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면, BM C는 사무국과 협조하여 상황

을 참작할 것이다.

* 이 사업계획에 대한 공여는 APEC 중앙기금을 통해 처리되지만, 회계처

리에서는 현존 기금과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특수목적 계정은 이 계정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다루기 위해 중앙기금

내에 창설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 지급은 APEC 중앙기금의 지급절차와 일치할 것이다.

* TILF 특별계정에 대한 일본의 매년 공여액은 프로젝트 공식화 및 일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 BMC는 이 특별계정(TILF 계정)의 운용에 있어서 사무국을 위한 재원관

계를 참작하여, 추가적인 임시직 스탭의 고용을 위한 대비와 같은, 적절한

대책 마련을 고려할 것이다.

- 61 -



TILF 특별계정 하에서 허용 가능한 경비

1. 직접 노동

(1)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샾,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 과정

연사에 대한 사례금

세미나 자료의 번역료, 행사기간 동안 고용된 단기 사무원 및

비서직 스탭에 대한 보수

(교육 자료 등에 대한) 집필료

(2) 조사,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연구 및 컨설턴트 수수료

번역, 통역 등의 수수료

(원고 등에 대한) 집필료

주의: 회원국 경제의 정부가 연사들, 연구자들 및 연수생들 수당의 모든 또

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할당된 총액에서 그 액수가 차감될 것이다.

2. 기자재

(1)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샾,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 과정

기자재(운송료, 설치비 및 행사 지속 기간동안의 서비스 이용료

포함)의 구매 혹은 임대(더 저렴한 것)

(2) 조사,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문헌 구입(우편 또는 급사 포함)

조사, 분석 및 연구을 위해 필요한 자료/ 기자재 구입 혹은 임대

(더 저렴한 것)(운송료, 설치비 및 프로젝트 지속기간 동안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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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이용료 포함)

(3) APEC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제공

범주 (1) 및 (2) 이외의 기타 TILF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의 구

입 또는 임대(더 저렴한 것)

주의: 회원국 경제의 정부가 장치, 기계, 기자재 등의 비용의 일부 혹은 모

두를 부담하는 경우, 할당된 총액에서 그 액수가 차감될 것이다.

3. 여행

(1)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샾,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 과정

연사: 항공료(보통 에코노미 클래스이지만, 환승시간을 제외

하고 9시간 이상의 비행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임시비

연수생: 항공료(에코노미 클래스)

(2) 조사,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여행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항공료(보통 에코노미

클래스이지만, 환승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이상의 비행에 대

해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숙박료, 일당 여비 및 임시비

주의: 회원국 경제의 정부가 여행 비용의 일부 혹은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

할당된 총액에서 그 액수가 차감될 것이다.

4 . 기타 직접비

a. 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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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샾,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 과정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서 비롯되는 교재 혹은 문헌의 인쇄

및 관련 비용(교정 및 배포 포함)

(2) 조사,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연구, 조사 및 분석에서 비롯되는 교재 혹은 문헌의 인쇄 및

관련 비용(교정 및 배포 포함)

주의: 회원국 경제의 정부가 비용의 일부 혹은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 할당

된 총액에서 그 액수가 차감될 것이다.

b . 통신비

(1)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샾,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 과정

행사와 관련된 팩스, 전화, 우편 및 급사 비용

(2) 조사,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로부터 비롯되는 팩스, 전화, 우편 및 급사 비용

주의: 회원국 경제의 정부가 통신비용의 일부 혹은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

할당된 총액에서 그 액수가 차감될 것이다.

c. 기타

(1)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샾, 그리고 단기 기술적 훈련 과정

세미나의 교습 및 훈련 교재

주최 비용(회의장 임대, 회의진행 지원 및 조직, 문구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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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 조사,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주최 비용(회의장 임대, 회의진행 지원 및 조직, 문구류 포

함)

(3) 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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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운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 하에서 허용 가능한 경비의 비교

운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 하에서 허용 가능한 경비들은 아래에 표로 나타

난다. TILF 특별계정하에서만 허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음영처리되었다.

A . 세미나 , 심포지움 , 워
크샾 , 그리고 단기 기술
적 훈련 과정

B . 조사 ,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C . A PE C 프로
젝트를 위한 기
자재 제공

직접 노동

연사 사례비

세미나 자료의 번역료, 행
사기간 동안 고용된 단기
사무원 및 비서직 스탭에
대한 보수

(교육 자료 등에 대한) 집
필료

연구자 및 컨설턴트 수
수료

번역, 통역 등의 수수료

(원고 등에 대한) 집필
료

기자재

기자재(운송료, 설치비 및
행사 지속 기간동안의 서
비스 이용료 포함)의 구매
혹은 임대(더 저렴한 것)

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문헌 구입(우편 또는 급
사 포함)

조사, 분석 및 연구을 위
해 필요한 자료/ 기자재
구입 혹은 임대(더 저렴
한 것)(운송료, 설치비
및 프로젝트 지속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
포함)

범주 A 및 B 이
외의 기타 T ILF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의 구입 또
는 임대(더 저렴
한 것)

* 음영처리된 항목은 운영계정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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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미나 , 심포지움 , 워
크샾 , 그리고 단기 기술
적 훈련 과정

B . 조사 ,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C . A PE C 프로
젝트를 위한 기
자재 제공

여행비

연사: 항공료(보통 에코노
미 클래스이지만, 환승시
간을 제외하고 9시간 이
상의 비행에 대해서는 비
즈니스 클래스), 숙박료,
일당 여비 및 임시비

연수생: 항공료(에코노미
클래스)

여행이 필요한 프로젝트
에 관한 연구: 항공료(보
통 에코노미 클래스이지
만, 환승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이상의 비행에 대
해서는 비즈니스 클래
스), 숙박료, 일당 여비
및 임시비

간행비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서 비롯되는 교재 혹은

문헌의 인쇄 및 관련

비용 (교정 및 배포 포

함)

연구, 조사 및 분석에

서 비롯되는 교재 혹

은 문헌의 인쇄 및 관

련 비용 (교정 및 배포

포함)

통신비
행사와 관련된 팩스, 전
화, 우편 및 급사 비용

프로젝트로부터 비롯되
는 팩스, 전화, 우편 및
급사 비용

기타

세미나의 교육 및 훈련
교재

주최 비용(회의장 임대,
회의진행 지원 및 조직,
문구류 포함)

복사비

주최 비용(회의장 임대,
회의진행 지원 및 조직,
문구류 포함)

복사비

* 음영처리된 항목은 운영계정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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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A PEC 프로젝트 책임자를 위한 점검표

책임의 분할

1.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BMC가 승인한 전체적 프로젝트 재정지원을 충실

히 고수할 것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에 대해 책임이 있다.

2. APEC 사무국은 프로젝트의 예산 관리에 있어서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지원하고, APEC 기금의 지급을 집행하며,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 예컨대 제안절차, n omen clatu re 및 비회원국의 참여 문제, 간행

문제 등에 대한 제언을 한다.

3. APEC 사무국 내에서, APEC 포럼들을 보살피는 부서장(Director)(프로그

램)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책임자가

접촉해야 하는 주 대상이다. 해당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은 사무국

내 다른 동료들, 예컨대 (재정지원) 부서장(Director)와 (공동 사무

Pu blic Affairs) 부서장(Director)들로부터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승인에 관한 APEC 사무국의 통지

4. 어떤 프로젝트가 장관들 또는 SOM 또는 BMC에 의해 승인된 후,

APEC 사무국의 (재정지원) 부서장(Director)는 동일 사실 및 그 프로젝

트를 보살필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의 성명을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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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시점 이후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행상황

을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 확정

6. 프로젝트들은 자연히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들은 연수프로

그램, 조사, 전문가 연구, 세미나 등등일 수 있다.

7.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한 조정위원회(Steerin g

Com m ittee)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달리는, 프로젝트 책임

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이다.

8. 조정위원회/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가능한 한 조속

히,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사항들, 예컨대 일정, 참여자 및 그들의 직무,

장소, 활동내용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9. 직무들의 만족스런 완수를 보증하기에 적합한 사람(들) 또한 예비 지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아래의 26절

참조)

행사 일정표의 도안

10. 행사의 일정표, 즉 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구체화된 이정표는 잠재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긋남 및 예견되는 문제들을 구별하기 위해 조

정위원회/ 프로젝트 책임자가 도안하여야 한다. (부록 E1에 예시)

예산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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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MC가 승인한 프로젝트 계획안에 포함된 예산 일정표는,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예컨대, 연사의 수 등)에 이르게 되었을 때면, 낡은 것이 될

것이다. 조정위원회/ 프로젝트 책임자는 예산표(부록 E2에 예시)을 작성

하고, 최근의 경비 추정을 반영하도록 항상 갱신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것들은 BM C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12. 프로젝트 책임자는 허용될 수 있는 경비 및 계산방법에 기초하여 예산

표를 작성되어야 한다.

13. 최근 판의 예산표는 항상 APEC 사무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직접 노동 및 여행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14. 직접 노동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은 서명되어

야 한다. (부록 E3에 예시) 귀소의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가 귀소를

위한 계약을 도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시오. 단일 계약에서

US$20,000을 초과하는 직접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15. 여행이 요구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은 서명되어야 한

다. 사업의 예는, 상환 가능한 액수의 계산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

록 E4에 제시되어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

해, 여행의 구체적 사항, 즉 성명, 여행자의 근무처 및 주소, 여행의 목

적, 항공료 견적 및 여행 일정 등을 귀소의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

에게 알리시오.

16. 노동 및 여행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 및 사업이 서명되지 않는

다면, 예비 지급이 심각하게 연기되거나 또는 위태롭게조차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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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금지급 신청

17. 선금지급 신청은 BMC에 제출된 프로젝트 계획안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18. BM C가 프로젝트을 위해 선금지급에 대한 원칙적 승인이 주어진 경우

라도, 프로젝트 책임자는 여전히 요구되는 실제적 액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19. 차후의 선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개별적 선금에 대한 완전한 설

명이 제시되어야만 한다(즉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구체화된 비용계산

이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수행

20. 세미나 및 워크샾과 같이 APEC이 재정지원하는 모든 행사를 4주 전에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에게 통보하시오. 이는 계약 및 여행 사업의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1. 예산표의 한계 내에서 지출하시오.

22. 상환시청을 위해 모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시오.

보고서 요건

23. APEC 프로젝트에 관한 지침서(Gu idebook on APEC Projects) 제2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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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시오.

24. BM C는 보고서 요건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프로젝트 참임자는 이 요건들이 준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부딪힌 문제을 보고하고, 의도한 편익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유효성를 평가하려 진심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

지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 되어서는 않된다.

25. 상이한 APEC 포럼들은 이미 그들의 지도하에 있는 고유한 프로젝트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APEC 포럼들은, 프로젝트 책임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BMC 보고 싸이클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보고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지급

26. 만일 프로젝트 비용이 위에서 언급된 예산표의 도움을 받아 주의깊게

추적되었다면, 지급은 수월한 단계로 접어든다. 그렇지 않다면, 사무국

은 지급을 실시하기 이전에 프로젝트의 완전한 재정 사용처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분명 지급에 있어서의 오랜 지연를 초래

할 것이다.

27. 지급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만족스런 완료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 증명은 보통 조정위원회/ 프로젝트 책임자가 부여한다. 하지만, 그

위원회/ 책임자는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전혀 보지 못한 활동을 인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예견되어져서, 수행된 활동을 인증하도록 적합한 사람(예

컨대, 행사에 참석할 WG 회원)이 지명되어야 한다. 그런 조정이 행사

이후까지 수반되지 않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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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정 위원회/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지급은 BMC가

연기를 승인하지 않는 한 최종 지급 마감일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란 사

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환신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되

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29. APEC 사무국에 있는 귀소의 부서장(Director)(프로그램)에게 연락하시

오. 그는 팩스 [(65)276-1775], 전화 [(65)276-1880]번으로 연락될 수 있

고, 가급적이면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자우편

[info@m ail.ap ecsec.org .sg]로 편지로 연락 가능하다.

APEC 사무국

200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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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n ex E1

***** 예 시 *****

A PEC 프로젝트 일정표

　

Ev ent D ates

1. 조정위원회(Steerin g Comm ittee) 구성 1999년 1월 20일

2. 계획안 청구(RFP) 준비 및 APEC 사무국과 협의 1999년 1월 25-30

3. APEC 사무국이 모든 경제들에게 RFP 송부 1999년 1월 31일

4. 견적서 제출 마감일 1999년 3월 1일

5. 조정위원회의 견적서 심의 1999년 3월 10-20일

6. 성공적 입찰자에 대한 조정위원회 추천,

동대상과 APEC 사이의 협상 1999년 3월 21-30일

7. 성공적 입찰자와 APEC 사무국간 계약 체결 1999년 4월 10일

8. 연사에 대한 초청장 송부 1999년 4월 10일

9. 연사 최종명단 확정, APEC가 이와 함께

워크솦에 대한 기타 구체사항을 통보 1999년 4월 10일

10. 1999년 5월 20일까지 # 1으로 교부 가능한 계약자 1999년 5월 20일

11. 약정된 연사에 관한 사무 1999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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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9년 6월 30일까지 #2로 교부 가능한 계약자 1999년 6월 30일

13. 1999년 7월 17일까지 #3로 교부 가능한 계약자 1999년 7월 17일

14. 주최 워크숖 마무리 1999년 8월 15-18일

15. 계약자의 최종 보고서 및 수행된 모든

사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 1999년 8월 20일

16. 최종 보고서 인쇄 및 배포 1999년 9월 2-20일

APEC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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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n ex E2

***** 예 시 *****

A PEC이 재정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표

(작성 일자)

　

BM C이 승인한 금액 (U S$) 최근 추정치 (U S$)

직접노동

연사 사례비 $500 $900

(4 x $125) (9x$100)

컨설턴트 $28,000 $28,000

여행경비

항공료 $3,000 $5,100*

일당 여비 및

호텔 $2,600 $1,790*

인쇄 $8,000 책임자의 자가 부담

통신비 $1,000 $1,000

합계 43,100 3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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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비용 추정치

성명 항공료 호텔 일당 여비

Mr AAA $ 1,000 (도시 X
에서 도시 Y , 에

코노미 클래스)

4x $80 (H otel X )
=$320

4x $60 + 0.25
(40+80)=$ 270

Mr BBB $ 2,100 (도시 K
에서 도시 Y , 비

즈니스 클래스)

4x $80 (H otel
X )= $320

4x $60 + 0.25
(100+80)=$ 285

Mr CCC $ 2,000 (도시 P에

서 도시 Y , 에코

노미 클래스)

4x $80 (H otel
X )=$320

4x $60 + 0.25
(60+80)=$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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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E3

***** 예 시 *****

계 약 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음

[프로젝트 명 및 N o.]

이 계약서는 [날짜]에 작성되었음

계약자

Th e Asia-Pacific Econ om ic Coop eration Secretariat (the "APEC

Secretariat"),

사무실 주소: 438 Alexan dra Road , # 14-01/ 04 Alexan d ra Point, Sin gap ore

119958.

[회사명/ 컨설턴트 성명] (“계약자”),

주소:

계약조건

APEC 사무국은 계약자가 다음의 사항과 조건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로 협약하였다.

A ) US$20,000 이하의 계약의 경우

부록 A의 위탁사항1) 및 부록 B에 명기된 이 계약에 대한 조건2)에 준함

1) 위탁사항에 대한 예는 부록 E5로 첨부되어 있다.
2) 계약조건에 대한 예는 부록 E6으로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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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B) US$20,000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부록 A의 RFP3), 부록 B의 날짜가 기입된 계약자의 계획안

[그리고 기타 적당한 관련 부록들, 예컨대 간행 스타일에 관한 지침서, 간행

한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목록표 등], 이 계약서의 부분을 이루는 모든 서

류에 준함

그리고 다음의 계약조건들이 협약된다:

1. 계약된 직무의 만족스런 완수라는 조건으로, 다음의 스케쥴에 따라 타당

한 송장 영수증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APEC 사무국은 계약

자에게 US$[숫자로 기입한 액수] (Un ited States Dollars [단어로 기입한 액

수])를 지급한다.

직무 1의 완수 } US$ _____

직무 2의 완수 } [구체적] US$ _____

직무 3의 완수 } US$ _____

2. 계약자에 대한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여행에 앞서 별도의 출장에 대한

인준을 조건으로 그리고 APEC 프로젝트에 관한 지침서(Gu id ebook on

APEC Projects)에 명시된 APEC 여행규정에 준하여, APEC 사무국이 상환할

것이다.

3. 계약자는 송장원본과 2부의 사본을 APEC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에 명시된 것처럼, 송장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다음

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RFP의 예는 부록 E7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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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 및 N o.

b) 계약자 성명

c) 송장 날짜 및 송장번호

d)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활동 일자

e) 이전 송장에 대한 수수료 및 지급액

f) 청구기간에 대한 수수료

g) 지급 수령자의 성명, 직함,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은행명

과 주소, 계좌명 및 계좌번호 등 은행 지급요령

h) 서비스가 이 계약서 조항과 조건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는 진술,

계산된 비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정확하며 사전에 지급된 적이 없

다는 진술 및 이에 대한 계약자의 사인, 그리고 서비스가 만족스럽

게 완수되었음에 대한 프로젝트 책임자[성명과 직위를 기입하시오]

의 배서

4. APEC 사무국은,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에 대해 계약자에게 지시 및 설

명을 제공할 대표자를 서면으로 위임한 권한을 갖는다.

5. 모든 직무는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기간]내에/ [ 날짜] 까지

완수되어야 한다.

6. 이 계약서는 싱가폴 공화국의 법률에 지배되고 계약자 양측은 이에 대

해 싱가폴 법원의 비독점적 사법권에 복종할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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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사무국과 그리고 APEC 사무국을 대신하여 서명 계약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을 기입하시오]

Execu tive Director/ Dep u ty Execu tive Director

참석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을 기입하시오]

Director (Fin ance)

[회사]와 그리고 회사를 대신하여 서명 계약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및 직위)

참석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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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n ex E4

***** 사업 예시 *****

A PEC Project N o: [W G ] 05/ 99 “원격통신에 관한 세미나”

초청 전문가 위탁사항: Mr AAA

연구 fellow

BBB 기관

주소

도시 Z에 년 월 일 저녁 또는 전에 도착

요청 및 초정에 따라 모든 [WG]의 토론과 원거리 통신과 관련한 기타

회의에 참석

APEC 경제들과 MRA에 관한 APEC 지침 사이의 조화성과는 무관하게,

미리 약정된 방식으로 논문 발표

APEC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미리 약정된 방식으

로 논문 발표

설비검정 임의 집단(Equ ip m ent Certification ad h oc grou p )의 회의 주

재 및 이 집단의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작성

[WG] 의장([경제]의 Mr BBB)에게 구두로 프리젠테이션한 논문을 디스

크(W ord　6)와 최종 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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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명시된 것처럼, APEC 사무국에 [날짜]에 늦지 않도록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상환신청 제출. 정확한 지급요령, 즉 수령자 성명, 완전한

주소, 그리고 지급양식이 명시되어야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여기에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의 위탁사항 및 사업을 연구

하였다. 본인은 프로젝트 책임자가 인준할 만큼 만족스러운 직무 완수 및

적절한 시기에 상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APEC 사무국은 본인에

게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정된 항공료와 여행 수당을 상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본인은 다음 사실 또한 알고 있다. 만일 내가 정부관료라면, 상환은 (a)이

여행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b)내가 유일하게 적합한 [전문가/ 연

수자]임을 입증하는 서면 확인이 APEC 사무국에 최소한 여행개시 5 근무일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

기구 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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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에 대한 부록

1. 항공료

가장 직항로 및 가능한 경제적인 노선의 에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편도 순수 비행시간 9시간 이상의 경우에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

료

항공료 견적액은 비행 배합이 확정되기 전에 승인되도록 APEC 사

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여행 수당

(a) 호텔 요금이 일당 여비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미나 기간 더하기 도착일에 대한 (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소재한

도시)의 보통의 일당 여비율의 비산정 100% (US$xx). 신청 가능한

최대 일당 여비액은 US$xx x (체류기간 더하기 도착일) = US$yy .
이는 호텔 숙박, 식사 및 세탁과 같은 예비비를 포괄한다; 더하기

일회한정의, 비산정 “추가적 지급” - 25 % x [여행자가 머무르는

도시의 일당 여비율(US$zz) + 회담이 열리는 도시의 일당 여비율

(US$xx)]. 이는 육상 이동비용 및 비자 신청비 같은 항목을 포괄한

다.

또는

(b) 호텔 요금이 일당 여비율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회담이 열리는 도시의) xx 호텔 표준 싱글 룸의 하루밤 실질 숙

박 경비(가능하면 외환으로 표시된 호텔요금);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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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기간 더하기 도착일에 대한 (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소재한

도시)의 보통의 일당 여비율의 비산정 40% (US$xx). 신청 가능한

최대 일당 여비액은 40% x (US$xx) x (체류기간 더하기 도착일) =
US$yy . 이는 식사 및 세탁과 같은 예비비를 포괄한다; 더하기

일회한정의, 비산정 “추가적 지급” - 25 % x [여행자가 머무르는

도시의 일당 여비율(US$zz) + 회담이 열리는 도시의 일당 여비율

(US$xx)]. 이는 육상 이동비용 및 비자 신청비 같은 항목을 포괄한

다

3. 상환

상환은 다음의 서류(원본)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i. 여행 대행사가 발행한 항공료 송장

ii. 항공권 영수증

iii. 공항세 영수증(가능하다면)

iv . 선적 패스

v . (호텔이름)이 발행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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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A PEC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보고체계 지침

(1998년 9월 SOM이 승인하고, 2000년 BM C이 개정함)

승인이후 프로젝트의 이행/ 감시

1. 프로젝트의 승인이 있은 직후부터, 승인된 프로젝트들(APEC 중앙기금으

로부 재정지원을 받든 자가금융지원되든)은 프로젝트 책임자 혹은 프로젝트

조정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해당 의장/ 통제 감시단 또한 프로젝트 책

임자가 되지 않는 한, 포럼에 프로젝트를 보고하기 위해 보통 APEC 포럼들

은 프로젝트 책임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2. APEC 포럼들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의 완수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

젝트의 성과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APEC 사무국은 계획안 신청(RFP)을 최

종적으로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책임자로부터의 보고를 심사

함으로써 APEC 포럼들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데 조력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활동 기간 중에 세미나, 심포지움, 그리고 단기 연

수과정의 참가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배포하여야만 한다. 부록

F1에는 참가자들에게 배포될 설문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질문항이 제

시되어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이것을 기초로 활용하여 여기에 추가적

질문항을 삽입할 수 있다.

4 .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진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양식은 부록 F2에). BM C는 모든 포럼들에 두 번째

BM C 회담이 있기 전에 모든 프로젝트들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한다. 의장/ 통제 감시단은 프로젝트 책임자들로부터 그 보고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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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야 한다. 의장/ 통제 감시단은 APEC 사무국을 통해 BMC에 제출하

기 전에 자신들의 포럼들이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의 전체적 소견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완료/ 평가

5. 프로젝트가 완료되자마자, 프로젝트 책임자는 평가 보고서을 작성하여

설문지 및 참가자 목록과 함께 소그룹(6절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양식

은 부록 F3). 그런데 이 보고서는 참가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로부터 발견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 또는 간행과 같은 프로젝트들의 경우, 프

로젝트 책임자들은 최종 결과물들(초안 혹은 최종양식으로)과 함께 평가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CTI의 하부포럼들을 포함하여 모든 APEC 포럼들은 둘 또는 셋의 회원

국들로 구성된 소그룹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소그룹들은 프로젝트 책임자

들의 평가 보고서를 수령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나

서 소그룹들은 참가자 목록 또는 최종 결과와 함께 그들의 조사결과를, 경

우에 따라서는, 사무국을 통해 BMC에 제출하기 전에 코멘트 또는 배서를

받기 위해 의장/ 통제 감시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1회 한정 프로젝트처럼, 여러 해가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공인된 단위에

의해 위탁되어 계획된 직무가 수행완료 되었을 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CTI06/ 97, CTI07/ 98, 그리고 CTI08/ 99 등은 여러

해 소요 훈련 과정의 시리즈들이다. 그렇다면 평가보고서는 CTI06/ 97,

CTI07/ 98, 그리고 CTI08/ 99가 각각 완료되었을 때, 작성되어야 한다.

8. APEC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개관하는 순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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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세미나, 심포지움, 또는 단기 훈련과정이라면, 프

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에

게 설문지를 보낸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참가자들은 작성한 설문지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완료 2주 내에 평가 보고서를 작

성하여, 설문지, 참가자 명단, (그리고 또는 다른 유형의 프로

젝트를 위한 최종 결과물)과 함께 소그룹에게 보낸다.

소그룹은 프로젝트 책임자들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한 후 4

주 이내에, 동 보고서에 코멘트(그것이 있다면)를 기입하여,

참가자 목록, 최종 결과물들과 함께 의장/ 통제 감시단에 제출

한다.

의장/ 통제 감시단은 소그룹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한 후

2주 내에, 코멘트(그것이 있다면)한 동 보고서를 참가자 목록,

최종 결과물들과 함께 APEC 사무국을 통해 BM C에 제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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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EC 사무국은 평가보고서에, 그것이 있다면, 코멘트를 기입할 것이다.

평가 보고서는 관련된 포럼들을 담당하고 있는 BMC 소그룹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평가에 대한 피드백

10. BMC 소집단은 평가보고서를 평가하고 자신들의 결과를 평가보고서와

함께 BMC 본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게 한다. BMC는, 적절한 경우, APEC 포

럼들에게 평가의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A PEC 재정지원 프로젝트의 평가절차 위반에 대한 추가적 조치 (2000년 1

월 1일부터 효력 발생)

11. 만일 BMC 소그룹이 보고지침(시간틀, 완결성, 표준 등)이 준수되지 않

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BM C 소그룹은 합의를 통해 이 사실을 BMC 본회

에 보고한다.

12. BMC 본회는 BMC 소그룹의 조언에 기초하여, 위반의 존재 여부 및 그

책임소재(예컨대 프로젝트를 감독한 경제, 포럼 소그룹, 또는 통제 감시단/

의장)를 결정한다.

13. 위의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BMC 의장은 해당 포럼에게

즉각적인 시정과 그에 따라 SOM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고편지를 발

송할 것이다.

14. 해당 포럼이 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BMC는 다음 회의에

서, 그 포럼에게는 차기 회계연도, 또는 그 문제가 BMC가 만족할 만한 수

준으로 치유될 때까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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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결정할 수 있다.

APEC 사무국

200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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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1

세미나, 심포지움 또는 단기 훈련과정의 범주에 속하는 A PEC

프로젝트를 위한 설문지

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타이틀 :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APEC 포럼들의 평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

다. 이하의 질문들에 대한 귀하의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연사, 패널리스트 등의 사람은 Part A에 귀하의 코멘트를 기입하셔야 합니

다. 참가자, 연수생 등의 사람은 Part B에 귀하의 코멘트를 기입하셔야 합니

다. 이 설문지는 프로젝트 책임자에 전달될 것입니다.

주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모든 설문지를 대조하여, 모든 참가자 명단

과 함께 소그룹에 전달하여야 한다.

Part A . 프로젝트의 목적 및 기대 결과를 요약하시오
(연사 및 패널리스트에 해당)

성명 : 성별: M / F

정부기관/ 경제:

서명 :

(a) 귀하가 참석하신 활동은 무엇입니까?

□훈련 □협의회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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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프로젝트 시작일: 프로젝트 종료일:

(b) 그 활동 전, 중, 후에 귀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c) 귀하는 이 프로젝트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까? 프로젝트

의 결과/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d) 참석자들은 가장 적절한 목표 집단이었습니까?

(e) 프로젝트의 전체적 유효성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f) 기타 제안:

Part B 결과에 대한 평가 (참가자 및 연수생)

성명: 성별: M / F

정부기관/ 경제:

서명:

(a) 이 프로젝트로부터 귀하 혹은 귀경제는 어떻게 편익을 얻었습니까?

(b) 귀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 지식, 혹은 가치를 얻었습니까?

(c)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써, 있다면, 귀하의 국내 경제에서 어떤 변화를 추

구하려 계획하고 계십니까?

(d) 다음 번에는 무엇이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까?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

축되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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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포럼들에 의한 차후의 집단적 활동 또는 경제들의

개별적 활동들과 연계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f) 전체적 기준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면

[5] [4] [3] [2] [1]
(좋음) (나쁨)

(a) 프로젝트의 전체적 유효성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b) 프로젝트의 내용은: (택일하시오)

적당하다 너무 구체적이다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

(c) 어떤 추가적 코멘트를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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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2

표 지

(다음 중 하나에 표 하시오)

□ A PEC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 중간보고서 □ 평가보고서

(다음 중 하나에 표 하시오)

【 】 운영계정 【 】TILF 특별계정

프로젝트 번호:

(사무국이 기입)

사무국이 접수한 날짜: 늦음 / 늦지 않은

□ □

위원회/ 실무그룹 명 :

프로젝트 타이틀 :

신청하는 A P E C 회원국 :

공동후원 APE C 회원국(들):

프로젝트 책임자: 성명, 타이틀 및 기관 (M/ F )

우편주소: T el:

F ax :

Em ail:

재정정보 계획안의 총비용 (U S$ ):
A P E C 중앙기금으로부터 요청

되는 액수 (U 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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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유형: □세미나/ 심포지움 □단기 훈련과정 □조사 혹은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 개시일: 프로젝트 종료일:

프로젝트의 목적 :

프로젝트 책임자 서명:

(em ail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용 가능한 확인) 날짜:

위원회 의장/ W G 통제 감시단의 사인 (중간보서 및 평가보고서는 제외)

(em ail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쓰여진 수용 가능한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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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C 프로젝트에 관한 중간보고서

상황/ 진행 및 문제

프로젝트의 현 상태 : 계획대로 (예/ 아니오) 예산 내에(예/ 아니오)

목적

기대한 결과와 비교하여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결과(있다면)는 어떠한가? 프로젝트

설계 계획안의 3절(19절)에 귀하가 제안한 수량적 척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결

과를 기입하시오

연계성 , 방법 , 예산

스케쥴의 변화 또는 날짜 변경, 예산 변경, 참가자 변동, 또는 활동들의 첨삭 등을

포함하여, 발생한 문제들과 그것들이 해결된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성별 고려사항

지금까지 프로젝트의 여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약술하시오

프로젝트의 교부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컨설팅하여 왔는지를 보이기 위해 상술하시

오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종류의 성별 분류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었는가?

지난 보고 이후의 진척사항:

주: -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 프로젝트들은 자금원과 무관하게 BMC에 보고되어야

한다.

- 어떤 항목이 행당되지 않는다면, N .A ."표시를 하시오

-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계획안에 언급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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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3

A PEC 프로젝트 평가 양식

목 적

1. 귀소는 목적과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 이 프로젝트는 목표로 한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하였는가? 직적 및 간접 수혜자를 명시하시오. 귀

소가 제공한 결과물/ 서비스의 질은 어떠하였가?

2. 귀소가 3절( 및 19절) 혹은 프로젝트 설계에서 제시한 수량적 척도와 관

련하여 귀소의 실질적 결과물을 보이고, 귀소가 지적한 벤치마크 및 범

위와 관련하여 그 결과물을 평가하시오. 프로젝트 설계 형식으로서 수용

가능한가?

3. 얻은 교훈이 있는가?

4. Ecotech 프로젝트에 한하여 - 경제적 협력 및 개발 강화을 위한 마닐라

프레임워크(Man ila Fram ew ork for Stren gthenin g Econ om ic

Coop eration an d Develop m ent)에 포함된 Ecotech 우선권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 이 프로젝트는 APEC 지역에서 여성차별 폐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Fram ew ork for the In tegration of Wom en in APEC)를 위한 어떤 우선

하는 일을 달성하였는가?

관련될 수 있는 질문: 프로젝트에 여성이 컨설트 하였는가? 이 프

로젝트는 여성과 남성의 잠재적으로 상이한 필요를 고려하였는가?

훈련은 여성의 경력들을 포함하고 그것들과 관련되는가? 탁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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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운영되었는가?

6. 여성에 미친 영향을 보이기 위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간단히 기술하시

오.

관련될 수 있는 질문: 훈련이 여성 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부문/ 직업(예, 간호)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프로젝트

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예, 건강 혹은 교육)를 제

공하였는가? 이 워크숖은 여성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여성으로 하

여금 심화된 훈련 혹은 직업을 추구하도록 고무하였는가?

연계성

7. 귀소의 프로젝트는 사업/ 민간부문이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였는지(예, 행

사의 공동후원, 프로젝트의 공동수행 등),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사업/ 민

간 부문 기관들(예, 비정부 기관, 학교, 조동조직, 여성 그룹, 법인, 소규

모 사업체 등)이 참여하였는를 기술하시오.

8. (있다면) 기타 어떤 APEC 포럼들이 귀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는가?

귀소는 여타 APEC 포럼들의 사업과 귀소의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였는

가? 이 프로젝트는 기타의 사업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는 중복되는

가?

방법과 예산

9. 프로젝트는 스케쥴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예/ 아니오

프로젝트는 예산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는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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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케쥴의 변동 혹은 예정일 수정, 예산 변동, 참가자 변화, 또는 첨삭된

활동들을 포함하여 야기된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

는지 기술하시오.

11. 프로젝트의 초기, 말 그리고 중간에 어떤 종류의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

들을 수집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양식의 마

지막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참조하시오.

12. 만약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들이 활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

시오(예, 입수 가능성 혹은 관련성 미흡). 유용하기는 하지만 입수가

불가능했던 성별 분류 데이터가 존재하였는가?

13.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에 관한 성별 분류 데이터를 제시하시오.

14. 충당되었다면, 여성들 고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활동들에 할당된 프로

젝트의 예산들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시오.

15.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여성의 참여를 더욱 증진하거나 여성과 남성이

좀더 평등하게 편익을 누리는 것을 보장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프로젝트 결과물의 배포

16. 귀소의 배급물 및 그것들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술하시오. 귀소

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전파하였는가(프리젠테이션, 회

보, 세미나, 저널 기사, 웹페이지, 비디오 등등)?

17.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파하고 그 영향력이 더 오래 동안 극대화되도록

- 99 -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 활동이 수행되어야 했는가? 프로젝트 설계

양식의 제3절 (그리고 19절)의 수량적 척도와 관련된 성과를 지속적으

로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되어 있다면, 프로젝트 수혜자가 취해야만 했

을 어떤 활동들이 존재하는가?

Com m ents

18. 소그룹(Sm all Grou p ):

19. 통제 감시단/ 의장(Lead Sh ep herd s/ Ch air s):

19. 사무국(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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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3

성별 분류 데이터 및 정보(Sex-disaggreg ated D ata an d In form ation)의

활용과 수집에 관한 예시

수학과정의 개발 (Develop m ent of m ath em atics cu rricu lu m )

아래의 질문들은 프로젝트 시작 또는 과정 중에 물어질 수 있다:

　

1. 수학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남성 및 여성에 관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

2.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학습욕구에 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가?

3. 커리큘럼 개발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포함될 것인가?

4. 이 데이터는 이 프로젝트의 계획화 및 전파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

인가?

지역개발 프로젝트(Comm u n ity d evelop m ent p roject)

아래의 질문들은 프로젝트 시작 또는 과정 중에 물어질 수 있다:

1.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여성이 이 프로젝트에 고용될 것인가?

2. 본 프로젝트는 남성 또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집중된 산업에 종

사하는가?

3. 남성 또는 여성 참가자들은 탁아 시설을 필요로 하는가?

4. 이 데이터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예컨대,

만일 소수의 여성만의 존재한다면,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

떤 조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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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샾/ 훈련(W orksh op / train in g)

다음의 질문들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물어질 수 있다.

1. 워크샾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수, 성별 및 유형은 어떠한가?

정부 민간부문/ 사업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수와 성별은 무엇인가?

3. 워크샾의 연사들/ 패널들의 수와 성별은 무엇인가?

4. 워크샾을 완수한 참가자들의 수, 성별 및 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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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선금지급 정책에 대한 A PEC 지침

(1997년 5월 SO M에 의해 승인받음)

계약자에 대한 선금지급정책

범위

APEC 사무국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단체, 기관, 연구소, 또는 기타 계약자

들에 대한 APEC의 선금지급에 대한 설명

정의

APEC 사무국에서 정의하는 선금지급 (adv ance p ay m ent)이란, 지급이 이루

어지는 계약내용의 일부분을 실행하기 이전에 계약에 입각하여 APEC에 의

해서 또는 APEC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지불을 말한다.

이러한 선금지급정책 하에서 계약인이란, APEC 사무국과 재화와 서비스 공

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직무대리인으로 정의된다.

선금지급정책에서 계약 이라는 용어는 APEC 사무국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협정 또는 기타 합의 등을 통해서 이루어는 지급에도 적용

될 것이다.

이러한 선금지급정책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관련

APEC 포럼에 프로젝트 진행상항을 보고할 책임이 있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직무대리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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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선금지급 신청은 정당한 근거와 함께, 프로젝트 계획안을 BAC에 제출하

는 중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수반하여 선금지급 신청은 필수적인 정당성 근거와 함께 차기 회의 또

는 회기 사이에 BA C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수 있다.

2. 선금지급조항은 APEC 사무국이 정한 재정범위와 취지에 따라 계약조건

과 계약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계약은 다음에 대해 상술하여야 할 것이다

포괄하는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지급계획서, 규모 혹은 계약총액에 대

한 백분율, 지급조건 등; 그리고

계약자의 회계처리 및 결산(settlem ent) 시점과 형태

4. 계약자는 계약서 및 APEC이 정한 방식에 명기된 계획시간 틀에 조응하

는 선금지급에 대해 발행된 세부 회계처리비용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은 모금행위(collection action)에 의해 또는

현행의 비용 상환요구에서 비롯되는 공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 이사회(Execu tive Director)가 지명한 APEC 부서장(Director) 또는 APEC

사무국 요원은 모든 의뢰(su bm ission)와 계획이 이러한 정책 그리고 관

련된 APEC 지침과의 일치성 여부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6. $20,000가 넘는 선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재정능력(fu n an cial viability)을 나타내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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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APEC 회

원국 경제의 공공부서(official dep artm ent)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선금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총액, 자금흐름(cash flow ) 예측 그리고 승인

서를 포함한 완비된 서류가 APEC 사무국에 존속되어야 한다.

8. 이 정책의 예외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이 요구된다.

운영지침 :

A PEC 사무국과 계약상에 있는 계약자에 대한 선금지급

p artⅠ

계약자와의 프로젝트 협정은 선금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명기할 수 있다. 계약자는 선금지급 요구안을 준비하여 관련 APEC 부서장

(프로그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에게 대한 선 현금지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질 것이다.

(a) 선 현금지급은 분기별로 또는 협정된 시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기초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선금지급의

이유, 선금이 지급되는 시기, 지불날짜, 추정된 가용 기금, 다음 보고

서 제출 시기 말까지의 추정 지출 및 필요한 선금액, 실행 계획표상

의 특정한 획기적 행사에서 측정 가능한 인도금, 비용내역, 실행 계

획, 그리고 기타 기금원 및 그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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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별 선금지급액은 총계약금의 25 % 이내로 제한한다. 이러한 선금지

급은 이후의 선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출내역이 모두 설명되

어야 한다. 프로제트 수행 기간 동안, 총선금지불액은 승인된 프로젝

트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p artⅡ

사무국과의 계약 하에 계약자에게 선금이 지급되기 위한 자격요건

(au th ority)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가 아래의 조항 3, 4이 지시하는 비용 때문에 선금을 필요로 할

경우 선금을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는 APEC의 관례(p ractice)이다.

2. 선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완벽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

약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련 APEC 부서장(프로그램)은 APEC 부서장

및 그러한 선금지급과 관련한 재정적 송장 및 회계 절차를 면밀하게 살

펴야 한다. 이릍 통해 모든 관계자들은 선금 요구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선금회수에 대한 메카니즘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계약을 승인할 것이다.

3. 계약 선금은 소요경비(exp en ses) 또는 급료가 아닌 용도의 비용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선금은 급료/ 수수료로

지급되서는 안된다.

4 . 운영계정 및 TILF 특별계정에 대한 현 지침과 일치하고, 또한 상호 참

조해야하며, 선금지급으로서 자격이 있는 경비 또는 비급료 비용의 목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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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영 기금

여행 - 연사들 및 여구원의 항공요금(에코노미 클래스가 일반적이지

만, 환승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이상의 비행이 소요될 경우에는 비

즈니스 클래스), 숙박비, 일당 여비 그리고 예비비. 여행경비에 대한

선금지급에 대한 예시 청부건은 부록 G1에 제시되어 있다.

간행 - 세미나와 심포지움 및 조사, 연구 또는 분석으로부터 비롯되

는 자료 또는 문서의 인쇄 및 관련 비용(교정 및 배포 비용 포함)

통신비 - 팩스, 전화, 우편 그리고 행사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급

사.

기타 - 복사비

(b) TILF 특별계정

기자재 - (A) 세미나, 심포지움, 단기 기술적 훈련과정, (B) 조사, 분

석 연구 포로젝트 그리고 (C) A와 B에 제시된 범주보다는 TILF 프

로젝트를 위한 구매 또는 임대(양자 중 더 저렴한 것). 이는 행사기

간 동안의 운송비, 설치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다. 연구를 위

한 도서/ 자료의 구입(우편요금 또는 급사비용 포함)

여행 - 연사, 연구원, 연수자의 항공요금 (에코노미 클래스가 일반적

이지만, 환승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이상의 비행이 소요될 경우에

는 비즈니스 클래스), 숙박비, 일당 여비 그리고 예비비.

간행 - 세미나, 심포지움, 조사, 연구 또는 분석활동으로부터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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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또는 문서의 인쇄 및 관련 비용(교정비 및 배포비용 포함)

통신비 - 팩스, 전화, 우편 그리고 행사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급

사.

기타 - 복사비, 세미나의 교습비와 훈련 교재, 프로젝트 주최비용(회

의장 임대, 회의 지원비 및 조직비, 문방구 포함)

5. 관련 APEC 부서장(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선금

이 지급될 상황, 선금 신청 절차와 선금 환수 메카니즘을 확실히 통지

할 책임이 있다. 보통, 이러한 세밀한 검토는 계약 협상이 이루어 지는

동안 이루어 질 것이다.

6. 계약자는 APEC 사무국이 명기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하고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금을 벌충하기 위해 cu rrent p rogress claim s에서의

공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모금 활동이 추진될 수 있다.

7. 팩스로 전송된 선금청구(서)는,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APEC 사무국에 보

관되는 체결된 계약의무의 조항 및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APEC

사무국에 수용할 것이다.

8.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장(프로그램)은, 계약자가 APEC 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선금 회수 및 회계에 주의 깊은 감독을

하여야 한다.

9. APEC 사무국은 1998년 3월 BAC 회의에서 선금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며 선금상황에 대해 BAC에 매년 보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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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1

***** 예 시 *****

여행경비의 선금지급에 대한 청구건

날짜

성명

지명(Designation)

주소

Fax N o.

…… 귀하

프로젝트 N o.(프로젝트 타이틀)에 대한 선급지급 요청

우리는 귀하의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위 프로젝트에 대한 ……일자 e-m ail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귀하의 팩스를 검토한 후, (APEC 예산 및 운영 위원

회가 정한) 선급지금 정책에 관한 APEC 지침 (APEC Gu idelin es on th e

Policy of Ad vance Paymen t)에 따라, APEC 사무국은 (프로젝트 n o.)에 대

해 프로젝트를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해 귀소에 항공료로 US$……의

선금지급을 허용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된 지침에

따라, 귀하에게 제동되는 선금지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선금지급은 첨부서에 제시된대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의도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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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만 지출되어야 함

(b) 선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비용의 구체화된 회계처리가 워

크샾 1달 후에 제출되어야 함

(c) 일당 여비 및 예비비로 실제 권한이 부여된 것을 넘는 어떠한 선

금지급의 초과에 대해서도, 그것이 있다면, 귀하는 APEC 사무국

이 정한 날짜까지 APEC 사무국에 되돌려 보내야 함

(d ) 불이행이 있을 경우, APEC 사무국은 회수조치를 발동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APEC 사무국에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는

………에 [날짜] 정시에 혹은 전에 도착

프로젝트 책임자가 부여하는 구체적 위탁사항

귀하가 위의 조항들에 동의한다면, 이 편지의 복사본에 서명하여, 구체적인

지급요령(수령자 은행명 및 주소, 수령인 타이틀 및 계좌번호 포함) 우리에

게 보내십시오. 달리 요청이 없는 한, 선금은 미국 달러화로 지급될 것입니

다.

APEC 사무국 부서장(재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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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인 …………………

　

서명

　

날짜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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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주요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동향

※ 부록 D는 정부의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작성한 기초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가

2000년 9월 동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이 연구의 공동연구

진으로, 맨 뒤에 국가별로 소개하였다. 분량이 많아 쪽수를 새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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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싱가포르

Ⅰ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가 .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 (International Comp etitiv eness)

○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은 1990년대에 줄곧 아시아 최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임

-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 ent

Developm ent: IMD1))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 등 47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선정·발표함

ㆍ주요 국가별 순위는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핀란드, 4위 네덜란드, 5

위 스위스, 6위 룩셈부르그, 7위 아일랜드, 8위 독일, 9위 스웨덴, 10위 아

이슬랜드 등의 순위로 나타남

- 싱가포르는 동남아 각국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최고수준의 국가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음

<표 1-1> 싱가포르의 연도별 8대 부문별 순위 추이

년도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행정 금융환경 SOC 기업경영 과학기술 인적자원

1995 3 1 1 4 29 4 7 5
1996 3 1 1 3 33 4 12 8
1997 3 2 1 6 11 1 8 5
1998 2 2 1 10 15 2 9 1
1999 18 2 1 9 13 4 12 4
2000 8 2 1 11 13 5 9 5

○ 싱가포르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특히 정부행정부문, 국제화부문, 국

내경제부문, 인적자원 부문임

1) IMD는 각국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영개발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설

연구기관으로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자체 선정, 발표해 오고 있음. IMD은 동순위 선정시 8개

부문 (국내경제, 국제화 정도, 정부, 금융, 인프라, 기업경영, 과학기술 및 인적자원 등)총 293개 평

가 기준 항목에 대해 기존의 통계자료 및 서베이 자료를 47개 대상국별로 분석, 그 결과를 수량화

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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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이 강한 이유는 발전전략 자체가 전반적으로 IMD의 국가경쟁

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임

○ 싱가포르는 1997년에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해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함

- 세계적 흐름인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나 .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 싱가포르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 대 한 대비책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1998년 8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Manpower 21' 정책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HRD의 통합적인 개념을 명기한 내역은 없으나, 인력부(MoM)의

Manpower 21'에 HRD의 개념을 포함시킴

- 싱가포르가 ' Manpower 21 을 추진하게된 것은 인적자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A

N ew Manp ow er Paradigm)의 필요성 때문임. 즉,

ㆍ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노동력 차원의 대비책

ㆍ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우위 유지 차원

○ 싱가포르 인적자원개발의 범위는 싱가포르 국가경쟁력위원회의 비전에서 알 수

있음2)

- 싱가포르는 21세기가 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시대

2) 싱가포르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전략은 6대 단기 전략과 8대 장기 전략으로 나뉜다.

6대 단기 전략은, ① 생존가능한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실업최소화 등 기업비용 절감

② 경제활동의 틀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 ③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 ④ 싱가포르 경제가 더욱 생산적으로 되도록 역량 확충과 경제구조조정 촉진 ⑤

선진국 등 세계 시장과의 교역확대 및 신시장 개척 ⑥아시아 경제권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확대

등. 8대 장기전략은, ① 성장의 두 축(tw o engines)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 ② 국내 경제성

장의 보완적 원천으로서 대외경제부문 강화(external wing) ③ 국제경제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싱가포르 특유의 세계적 기업(w orld class) 양성 ④ 중소지방 기업을 특성화

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저렴하면서도 뛰어나 능력을 갖춘 인적ㆍ지적

자본 개발 ⑥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서 과학ㆍ기술ㆍ혁신 역량 강화 ⑦ 대체용품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자원관리 최적화 ⑧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정책 및 규제환경의 마련

을 통해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지속 등이다. 이런 장단기 전략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② 지식기반 경제화하며, ③ 성장의 두

축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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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으로 전망함

ㆍ지식, 정보, 문화 등의 무형자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대체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함

- 싱가포르는 고급인력 풀(Talent Pool)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싱가포르의 새

로운 富, 신상품과 신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숙련기술 (skill), 노하우와 새로

운 사고방식 등을 지닌 지식노동력을 확보하려고 더욱 노력함

○ 결국 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Manpow er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범위는 인력개발에 관련한 공공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영역에 걸친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계획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정책비전

가 . 총괄적인 정책비전

○ 싱가포르는 21세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997년 8월 싱가포르 21 위원

회 를 설립함

- 동 위원회는 Teo Chee Hean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5개 분과위 총 83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원·복지 및 지역단체 자원봉사자·법률가·노

조위원·기업가·기술자·교사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83명의 위원을 선정함

○ 동 위원회는 80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갖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6천명 이상의 국민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비전을

제시함

- 개개인의 중시(Every Singap orean Matters)

- 굳건한 가족(Strong Fam ily : Our Foundation and Our Fu ture)

- 공평한 기회(Opp ortunities for All)

- 싱가포르에 대한 애국심(The Singapore Heartbeat)

- 적극적인 국민(Active Citizens)

나 . 부처별 정책비전

○ 인력부(MoM)의 Manpow er 21'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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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부(Ministry of

Manp ow er)를 설치함(1998)

- Manp ow er 21' 비전은 싱가포르가 고급인력의 메카(Talent Capital)이자, 아이

디어·혁신·지식 및 정보교환의 센터가 되기 위한 것임

ㆍ평생직업을 위한 지속적인 배움의 중심(hub)으로 정부·고용주(사용자)·노

동조합·사회단체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일할 것을

주장함

ㆍ국민들의 차별성(difference)과 경쟁력 창조를 의미함

○ 경제개발청(EDB)의 전략경제계획(Strategic Econom ic Plan) 비전

- 전략경제계획은 1990년대부터 시행한 종합경제계획임

- 싱가포르를 2030년까지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장

기적인 경제개발계획임(91년 10월 발표)

○ 경제개발청(EDB)의 Indu stry 21' 비전

- 1998년 6월 수립된 Indu stry 21'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주도

(Knowledge-driven) 산업활동의 선도적 센터(Leading Com petence Center)되

어, 기업본부의 중추 역할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로 신속해 이행하고자 함

- I21 비전 은 싱가포르를 지식지향 산업의 세계적 hub (중심축)으로 만드는데

있음

ㆍ싱가포르는 우선 과학기술, 혁신(Innovation), 능력(Cap abilities)을 집중 육

성하거나 향상시키고, 또 자국을 지식기반경제(KBE)로 전환시키는데 부가

가치 생산을 집중하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자국 경제의 핵심으로 발전

시킬 계획임

ㆍ또한 싱가포르는 Global Hub와 완전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적 수준

의 능력(w orld-class capabilities) 개발과 세계에 대한 접근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ㆍ따라서 싱가포르가 지식지향활동(KDA)에 있어서 생산과 능력을 보장하는

선도센터(Leading Center)가 되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Headqu arter)를 위

한 최적의 입지가 되는 것이 I21'의 최대 목적임

- I21'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음

ㆍ지식기반경제는 부를 창조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력·과학 기술과

혁신에 기반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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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식기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는 위험선호(risk-taking)와 변

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창조성 등을 장려하는 문화를

육성해 나가고자 함

- 모든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함

ㆍ새로운 아이디어, 생산품, 시장과 산업 등은 지식과 능력(재능) 및 기업가적

정신을 필요로 함

ㆍ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혁신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 등 신규부가가치의 창조에 매진하도록 함

ㆍ싱가포르는 자국의 유망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

극 지원할 예정임

- 근로자들에게도 도전과 기회를 제공함

ㆍ지식기반경제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일자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을 잘 소화해 내고 적응·노력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필요로 하는 분야임

ㆍ모든 근로자들은 평생훈련이라는 새로운 노동경향(사고방식)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

ㆍ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노동문화와 노동력은 싱가포르의 사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외국 기술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I21'의 장기적 목적은 지식지향제조업(knowledge-driven m anufactu ring)과 지

식지향 수출관련 서비스업(knowledge-driven exp ortable services) 육성을 통

해 이들 산업이 싱가포르 연간 총 GDP의 최소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매년 20,000∼2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임.

ㆍ제조업 분야는 전체 근로자의 2/ 3를, 서비스업 분야는 근로자의 4분의 3을

지식근로자로 전환시킬 예정임

○ 생산표준청이 발표한 10개년 중소기업 육성책 'SME 21'

- I21'의 세부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됨

- SME 21 계획은 2000년 1월 5일 생산표준청이 발표함

ㆍ현재 싱가포르내 10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총 기업수의 90% 이상 및

노동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총 부가가치의 1/ 3정도만 창출하고

있음

ㆍ싱가포르는 인구가 적고, 지난 35년간 전반적인 정부기구(governm ental

institu tion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가용인재의 많은 부분을 흡

수하였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에 보다 의존해 왔으

- 5 -



나, 싱가포르내 고학력 인적자원의 확대, 공공부문의 불균형적 인재흡수 감

소, 주재국 경제의 세계화 및 영어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이 강화됨

- SME 21 계획의 목표

ㆍ많은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세계화 적응과정을

촉진함

ㆍ전자상거래 도입 중소기업 수를 8천개에서 3만 2천개로 증대

ㆍ소매부문의 경우 10년 이내에 생산성을 근로자 1인당 28,000싱불에서

56,000싱불로 배가하고, 건설산업의 표준화를 증진함

ㆍ또한 호텔·요식 및 cleaning부문의 생산성을 10년내 배가시킴

[그림 1-1] I21'의 비전

3. 추진전략 (p erform ing core strategy )

가 . 총괄적 추진 전략

○ Singap ore 21의 추진 전략

- 개개인의 중시

ㆍ21세기는 기계가 아닌 인적자원이 국가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게

될 것이므로 싱가포르 국민 개개인 모두가 중요하다고 봄

ㆍ개인은 자기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며, 스트레스의 긍정

적인 측면을 최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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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를 위해 사회가 할 일은 개개인의 직업적ㆍ전문적인 자부심을 추구하며,

각 분야를 인정하는 폭 넓은 사고 방식을 가지도록 함

ㆍ정부가 할 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인종적, 종교적 조화를 조기 교육

하는 등 국민 교육에 노력

- 굳건한 가족

ㆍ사람은 가족이 굳건할 때에 일을 더 잘 해 낼 수 있으므로 21세기의 급격

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견뎌낼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가족이 되도록함

ㆍ개인이 할 일은 가족간 유대강화 및 가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함

ㆍ사회가 할 일은 노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네트워

크를 구성함

ㆍ정부가 할 일은 유연성 있는 고용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정부가 솔선하

여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사회와 가족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살면서 품위 있게 나이가 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

- 공평한 기회

ㆍ싱가포르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흡수함으로써 번영해 왔는데, 앞으로도

풍부한 기회의 나라로 존속할 수 있도록함

ㆍ싱가포르에 유입된 외국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

ㆍ모든 연령층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제를 갖추고, 성

인층을 위해 야간 학습과 파트 타임 연구 등의 기회 제공

- 싱가포르에 대한 애국심

ㆍ싱가포르 사람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국가의 비

전을 공유하도록 함

ㆍ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국민과

싱가포르로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유대감 형성

ㆍ경제뿐만 아니라 예술·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인재육성

ㆍ아동 교육을 위하여 해외에 싱가포르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싱가포르

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국민

ㆍ21세기는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상호보다 많은 협의와 토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에 상응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

요함

- 7 -



나 . 부처별 추진 전략

○ 인력부(MoM)의 Manpow er 21' 추진전략

- Manp ow er 21' 계획은 모든 인적자원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법

(holistic app roach)을 도입함

ㆍ즉, 인적자원 가치 사슬(m anp ow er value chain)의 모든 측면 강조, 인적자

원계획입안(m anpow er planning),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고급역량 확

대(talent augm entation), 인적자원개발 (m anpow er developm ent), 작업환경

전환(w orkplace transform ation)과 파트너쉽 재설정 등을 포함하는 6대 핵

심 전략을 도입함

- 종합 인적자원개발 계획(Integrated Manpow er Planning)

ㆍ싱가포르는 종합 인적자원개발계획(IMP)을 위해 고급인적자원 정보시스템

(Enhanced Manp ow er Inform ation system )을 구축할 계획임

ㆍ정책입안자·고용주·훈련제공자 및 각 개인에게 정확하고 즉각적인 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ㆍ또한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 인적자원 계획 입안·개발 및 향상 전략과

목적을 관리·감독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인적자원위원

회(N ational Manpow er Council)를 설립할 예정임

-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

ㆍ싱가포르정부는 Manp ow er 21'의 성공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전용의 인적

자원개발 지원계획(MDAS, Manpow er Developm ent Assistance Schem e)을

수립함

ㆍMDAS는 우선 평생교육학교(School of Lifelong Learning)에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둠

ㆍ또한 1997년 도입된 기능재개발프로그램(SRP)과 국가기능인증시스템(NSRS,

N ational Skills Recognition System ) 및 산업훈련센터(Industry Training

Centre)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

ㆍMDAS는 정보통신(IT) 업종과 같이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의 성장

을 촉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그 자금을 제공할 예

정임

ㆍMDAS의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에 개인·기업·노동조합·정부 등이 공동

으로 자금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ㆍ싱가포르의 예비취업증명서(p re-em ploym ent qualification)는 숙련능력(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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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 etence)을 인지(검증)하는 데 사용함

ㆍ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모든 인력수준의 수요에 역점을 두는 총괄시스템인

평생교육학교(SLL)도 설립하고자 하고 함

- 고급 인력 풀 확대(Au gm enting Our Talent Pool)

ㆍ싱가포르는 교육과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센터로서 Contact Singapore'를

운영함

ㆍ현재 Contact Singap ore'는 미국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위싱턴 D.C., 캐

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호주의 퍼스(Perth)와 시드니 등에 있음

ㆍ또한 보다 많은 해외 고급인력유치(Singapore Ou treach)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음

ㆍMoM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가치업종에서 고부가 가치업종으로 재배

치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가이드라인을 재검토(재평

가)할 예정임

- 작업환경개선(Transform ing the Work Environm ent)

ㆍ싱가포르 MoM과 각 관련기관들은 클리닝(Cleaning), 해양업, 호텔 등과 같

은 국내기반 산업의 프로페셔널리즘 및 이미지를 향상시켜 보다 많은 싱가

포르인들이 이 분야에 고용되게 할 계획임

- 활기찬 인적자원산업 개발

ㆍ싱가포르가 21세기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산업이 필요함

ㆍ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산업은 반드시 현재의 글로

벌화 추세를 활용해야 하고, 또한 여기에는 서비스분야의 과학 기술력의

이용과 숙련 기술력의 수요 증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ㆍ이러한 추세에서 MoM은 EDB와 공동으로 노동력 훈련/ 조직발전과 고부가

가치화 된 세계적 인적자원회사의 싱가포르 내 설립(운영) 등에 있어서

R&D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해 나갈 계획

- 파트너십의 재설정(Redefining Partnership)

ㆍ노동력의 이동이 가져다주는 과제 중 하나는 노동조합내 변화하는 근로자

의 자질(교육단계)에 대한 효과임

ㆍMoM과 싱가포르 국가고용연합회(SN EF, Singapore N ational Employm ent

Federation)는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재검토·정리하기 위한 3개 기

관간의 지혜를 종합적으로 모으는 정례적 국가인적자원최고회의(N ational

Manp ow er Sum mit)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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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는 합동 노동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Labour

Managem ent Partnership Program m e도 도입할 예정임

○ 경제개발청의 ' I21 의 추진 전략

- EDB는 I21 비전 을 위하여 주요 산업군의 다각화 전략

ㆍ균형 있고 건전한 산업과 시장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취약성을 최소할 수 있다고 봄

- 세계적 수준의 능력구축과 철저한 세계화 추진

ㆍ능력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외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

다고 봄

- 혁신을 장려함

- 자국내 능력 개발 및 선진능력을 유치함

- 지식지향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유익한)사업 환경과 세계적 수준의 경제하부

구조를 창조함

- I21 계획에서 EDB는 전자공학, 화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유통업, 통신과

미디어, 교육과 보건, 본사와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장려할 계획임

- 또한 EDB는 미래를 위해 보다 새로운 업종을 발굴ㆍ육성시킬 계획임. 특히

싱가포르는 지식이 가치사슬(Valu e chain)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를 창조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믿고 있음

○ 경제개발청의 전략경제계획 8가지 중장기 전략

- 인적자원의 육성강화

·2030년도 인구 400만 목표실현을 위해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전문·기술

분야의 외국 인력흡수와 국민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함

- 정부, 기업 및 노동자 3자간 협력강화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자문단(Economic Panel)을 설치,

매년 2-3회 회의를 통해 SEP 계획의 추진문제를 공동협의 함

- 국제화 유도

·기업의 해외활동 및 투자장려, 성장 3각지대(Growth Triangle)등 경제협력

촉진,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확충

- 기술혁신 지향적인 환경 조성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의 관련규정을 개정함

- 관련산업의 그룹화(Indu stry Clu ster)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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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이점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략적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산업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책임부서를 선정·관리하

는 제도를 채택함

- 경제 재개발 추진

·내수산업 및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총

생산액에의 기여도는 9% 불과함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간 특별대책반(Multi-agency Task Force)을 설치,

관련기업간 전략적 결합방안, 관련 기업의 잠재력 및 고용인원의 여타 산

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검토함

- 국제경쟁력 유지 및 강화

·관련정부 부처간에 경쟁력 감독반(Comp etitiveness Monitoring Group) 을

조직, 경쟁력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건의함

- 취약성의 감소

·다국적 기업에 의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 전자부품수출, 재수출, 중동으

로부터의 원유수입 등에 대한 싱가포르의 높은 의존도에 대한 취약성 극복

을 위한 다변화를 추구함

·싱가포르를 다국적 기업의 단순한 영업장소가 아닌 hom e base로 발전시키

고, 국내기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함

○ 생산표준청 'SME 21' 전략

- 개인기업차원(enterp rise-level)의 전략

·훈련을 통해 기업가와 피고용자의 능력개발

·경영의 질 개선

·신기술 도입 및 새로운 영업모델 설계를 지원

·중소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 entoring p rogramm e 설치

- 산업차원(sector-level)의 전략

·중소기업을 지역 및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franchise 및 경제적

group ing과 같은 협력 파트너쉽 및 전략적 제휴를 촉진함

·소매 및 건설부문을 시작으로 산업발전 및 지원계획(indu stry upgrading

and assistance programm e)을 통한 국내서비스 부문을 제고함

- 포괄적(broad-based) 전략

·기업가정신(entrep reneu rship ) 증진 및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 이용을 가속

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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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고성장 중소기업을 angel

investor와 연계시키기 위한 bu siness angel netw ork를 구축함

·중소기업 장학금 확대를 통해 local talent를 개발하고 싱가포르를 중소기업

의 중심지(SME hub)로 육성함

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 인력부(MoM)는 인적자원에 대한 계획과 개발에 대한 총괄부서로 노동부를 1998

년에 확대 개편함

"The Ministry of Manp ow er adopts a Total System s approach tow ards

m anpow er p lanning and developm ent "

- 인력부의 주요 업무

ㆍ인적자원계획 수립(Manpow er Planning)

ㆍ인적자원 개발(Manp ow er Developm ent)

ㆍ인적자원 확대(Manp ow er Au gm entation)

ㆍ노동환경, 복지, 기업 인적자원 지원

(Workp lace Environm ent and Welfare Corp orate Supp ort Manp ow er

Planning)

○ 기능별 협조 기관

- Contact Singapore

ㆍ자국내 교육과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 및 자원센터로서 고급인력 pool 제도

- 싱가포르국가고용연합회(SN EF, Singap ore N ational Em ploym ent Federation)

ㆍ국가인적자원최고회의(N ational Manp ow er Sum mit) 성격으로 개최 예정임

- one call center (callMoM)

ㆍ자동응답시스템(1800-438 5122)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전반적 정보제공 역할

을 수행함(노동력 보상, 근로 수행, 임금기준, 공휴일, 산재 등)

- 싱가포르 학습센터

ㆍ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MoM의 파트너 역할

ㆍ근로자의 커리어 증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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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MoM)의 1999년 4월 31일 Manpow er 21' 추진

- 싱가포르는 종합 인적자원개발계획(IMP)을 위해 고급인적자원 정보시스템

(Enhanced Manp ow er Inform ation System)을 구축할 계획임

ㆍ또한,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 인적자원 계획입안, 개발 및 향상 전략과 목

적을 관리 감독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

(N ational Manpow er Council)를 설립할 예정임

-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

ㆍ싱가포르정부는 Manpow er 21'의 성공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계획(MDAS, Manp ow er Developm ent Assistance

Schem e)을 수립함

ㆍMDAS는 우선 평생교육학교(School of Lifelong Learning)에 노동력개발 프

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둠

ㆍMDAS는 정보통신(IT) 업종과 같이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의 성장

을 촉진시키기 위해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또 그 자금을 제공할

예정임

- 고급 인력 풀 확대(Augm enting Our Talent Pool)

ㆍ'싱가포르는 자국내 교육과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 및 자원센터로서

Contact Singapore'를 운영함

ㆍ현재 Contact Singap ore'는 미국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위싱턴 DC. 캐나

다 토론토, 영국 런던, 호주의 퍼스(Perth)와 시드니 등에 있음

- 활기찬 인적자원산업 개발을 위하여, MoM은 EDB와 공동으로 노동력 훈련/

조직 발전과 고부가가치화된 세계적 인적자원회사의 싱가포르 내 설립(운영)

등에 있어서 R&D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해

나갈 계획임

- MoM과 싱가포르 국가고용연합회(SN EF, Singpore N ational Em ploym ent

Federation)는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재검토·정리하기 위한 3개 기관

간의 지혜를 종합적으로 모으기 위해 정례적으로 국가인적자원 최고회의

(N ational Manp ow er Sum mit)를 개최할 예정임

ㆍ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는 합동 노동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Labour

Managem ent Partnership Program m e도 도입할 예정임

○ 싱가포르 학습센터 싱가포르 학습 축제 수행

- 근로자의 커리어 증진과 신기술 제고를 위하여 2000년 8월 27일부터 9월 10

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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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협조부처 및 협조 체제

○ 무역 산업부(MTI)내 경제개발청(EDB)에서 경제관련 계획 수립

- EDB는 1961년 싱가포르 투자 촉진 및 경제 향상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은 인프라와 인적자원이라고 인식함

- 인적자원을 위하여 EDB내 인적자원 및 생산력 하부위원회 (Manp ow er

Productivity subcomm ittee)를 설치함

○ 경제개발청의 I21'을 위한 협조 체제

- 지적 자본과 창조적 에너지로 명성을 높이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를 건설할

계획임

ㆍ싱가포르는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10개를 육성하고, 외부로부

터도 유치할 예정임. 중점분야는 경영, 의약, 엔지니어링, 응용과학 임

ㆍ또한, 싱가포르는 새로운 지식 기반사회에서 연구·조사·교육·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임

- 1998년부터 유치 실적 가시화

ㆍ첫 케이스로 유럽의 최고 경영대학인 INSEAD가 2000년부터 MBA프로그램

을 개설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시카고대학도 2000년을 목표로 관리자 MBA

코스를 개설할 예정임

ㆍMIT는 싱가포르 2개 대학과 학위 후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

하였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은 기초과학 및 크리닉 연구에 학위과정, 조지

아 공과대학은 물류 학위과정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ㆍ뉴욕 Institu te of Finance는 금융부문의 고급교육과정을 위한 국제본부를

개설함

- I21 실행 협조 체제와 프로그램(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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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I21'의 협조 체제와 프로그램

○ 경제개발청(EDB)은 전략경제계획 8가지 중장기 전략을 위해

- 정부·기업 및 노동자 3자가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자문단(Econom ic Panel)을

설치, 매년 2-3회 회의를 통해 전략경제계획의 추진 문제를 공동 합의함

- 국제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 사이에 경쟁력 감독반

(Comp etitiveness Monitoring Group)을 조직, 경쟁력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건의함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 일반 교육정책

가 .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 싱가포르 교육의 추구 목적은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원만한 교육 기회를 제

공하는 것임

-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덕적, 지적, 신체

적, 사회적 심미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임

○ 아울러,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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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제도를 보면,

- 취학전 교육은 아동이 유아원에 입학하는 3세부터 시작

- 이어서 각 아동은 유치원 1-2학년에 입학

- 제도권 교육은 6세부터 시작되어 약 10년 정도 기간

ㆍ즉, 초등교육 6년, 4∼5년 중등 교육을 거침

ㆍ중등교육을 마친 학생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국가가 운

영하는 기관, 기술전문학교(Polytechnics), 기술훈련원(Institute of Technical

Training)에서 훈련을 받음

ㆍ학문을 계속할 학생은 2년제 전문대학이나 3년제 프리 유리버시티 교육과

정을 이수하기 위한 중앙기관에 진학함

ㆍ기술전문학교 및 기술교육원은 각각 직업교육 기관임

- 싱가포르의 교육체제

고용 노 동 시 장

고등교육
대학

전문학교(정규과정)

도
제
과
정

직업
훈련
소 및
학원

전문학교
기술학원(
기초과정)

GCE A Level 시험

초급학교(대학예비학교)

GCE O Level 시험

중등교육 중등과정 5년차

GCE N Level 시험

보통과정 : 일반ㆍ 기술(4년) 특수ㆍ고속과정(4년)

초등학교 이수시험 : PSLE

초등학교
오리엔테이션 단계(5∼6학년)

기초단계(1∼4학년)

취학전
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1년)

[그림 1-3] 싱가포르의 교육체계

나 .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주요 특징

○ 이중 언어 정책의 구현

- 즉, 영어 및 모국어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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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학습속도 및 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교육제도

- 정보통신교육의 강화

2. 직업교육 훈련 정책

가 . 직업교육 정책

○ 정보통신 교육의 중요성

- 제1차 국가 정보화 계획 수립(1980∼1985)

ㆍ정부 부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기술 인력 양성 주력

ㆍ국가 컴퓨터 위원회 발족

- 제2차 국가 정보화 계획 수립 (1986∼1991)

ㆍ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국가 전자 테이터 교환망 개발

- 제3차 국가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화 2000 (1992∼1999)

ㆍ싱가포르 one 네트워크 수립

- 제4차 국가 정보화 계획: Inform ation 21 Master Plan (2000∼ 2010)

ㆍ주관: 정보통신개발청

ㆍ비전: 싱가포르를 정보통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보통신산업을 향후 경

제성장의 주력부문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ㆍ목표로서, 2005년까지 정보통신산업 규모를 현 수준의 두 배인 40억 싱가

포르 달러까지 확대

ㆍInteractive Broadband Multim edia 산업 육성

ㆍ핵심정보통신 성장분야를 목표로 한 혁신촉진,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LIUP 추진, 업계와 연구기관간 협력강화, 업계 참가

자간 제휴촉진 등 새로운 능력제고를 위한 4개 이니셔티브 마련

ㆍ국내기업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 전략적 제휴 및 파

트너쉽 강화

나 . 직업훈련정책

직업훈련과 관련된 최근 정책

- 특정산업의 인력 및 생산능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96년 초 이후 전문인

적자원프로그램(SMP, Sp ecialist Manp ow er Program) 운영

- 정부는 1997년 도입된 기능재개발프로그램(SRP, Skills Redevelop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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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훈련(CREST, Critical Enabling Skills Training)을 통해 기능인력의 자

격증 확보와 기능 향상 훈련을 지원

- 1998년에는 제조업 및 국제 서비스 부문의 신기술 분야에서 엔지니어 및 전

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TAP 프로그램(Train and

Attachm ent Program )을 도입

- 1996∼2000년의 5년간 유망기업(PLEs, Promising Local Enterp rises)이 장기적

으로 필요로 하는 중간관리자 및 엔지니어의 풀을 확보하기 위해 PLEs-EDB

스칼라십 프로그램을 도입

다 . 자격제도

○ 인증제 도입(People Develop er)

- 1995년 경제개발청의 국가생산성위원회(N ational Productivity Board)가 주관

하여 도입하였으나, 1996년 훈련개발관련 부서가 통합된 생산성ㆍ표준청

(PSB)으로 새롭게 출발함

- 정부주도하에 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하거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증제 도입

(Peop le Develop er)

-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

ㆍ전념(Com mitm ent): 최고경영자와 관리자들이 기업의 사업계획을 지원할

인력개발에 전념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함

ㆍ실행(Im plem entation): 전직원에게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전달하고, 전직원에

게 그들의 직무와 조직의 사업계획을 주시키며, 직원의 참여를 감독하고

훈련 기회의 활용 보장하는 것

ㆍ사후관리: 총체적 훈련계획의 실행에 따른 보다 낳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종업원 개발활동에 대한 측면

- 도입 결과

ㆍ1998년 도입 첫해 23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 1999년에는 70여개 기업

이 인증을 획득

- 정부의 지원 및 자금조달

ㆍ정부는 SDF를 통해 People Develop er 기업들에게 컨설팅 및 훈련비용을

지원

ㆍEDF(Enterprise Developm ent Fund)를 통해 기업의 필요 경비 및 기술지원

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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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싱가포르의 자격 인증 단위조직의 역할과 구성

단위조직 역할 및 구성 비고

인증심사위원회

12명의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인증 최고 의사결정 기구
ㆍ노조 1인, 경영자 협회 1인, 정부2인, 기업체의 CEO/ 인적자원관리
담당임원 8명으로 구성
ㆍ위원장은 생산성ㆍ표준청 이사회 일원이며, 보통 노조측이 수락한
CEO 중 1인

비상근

내부평가위원회
생산성ㆍ표준청의 고위 간부들로 구성
평가팀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건의서를 작성하여 심
사위원회에 인증의뢰

비상근

인력개발사무국

평가담당자: 평가자 Pool 구성, 관리, 평가 상근(1명)

평가자 pools: 인적자원관리 및 훈련 개발 부문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이
나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기업체에 대한 평가 담당

비상근
(18명)

개발담당자: 인력개발인증에 이르는 제반 훈련ㆍ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담당

상근(1명)

홍보담당자: 인증 수여 기념식 계획 및 위크숍을 통한 홍보 및 인지도
를 높임

상근(1명)

행정담당자 상근(2명)

정부부서

SDF(Skil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컨설팅 및 훈련비용 지원
EDF(Enterprise Development Fund)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6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기술지원

<표 1-3> 싱가포르의 인증 취득과정

단계 과정 기관

조회 평가기준, 자체 평가 지침 및 적용절차를 포함한 적용도구를 받음
행정 및

홍보담당자
점검 기준에 따른 인적자원 관행의 점검 및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계획 마련

신청 문서로된 지원서를 사무국에 제출

평가

사무국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직의 인력개발체계를 평가

조직에 피드백 문서를 전달

6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평가 결과 기초개선

인증심사를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하여 인력개발 내부평가위원회 제출

평가자

내부평가위원회서 작성한 최종 건의서를 인력개발 인증 심사위원회 제출 내부평가위원회

수여 인력개발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수여 인증심사위원회

갱신 Peop le Developer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3년주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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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부지원 정책

가 . 법·제도 개혁

○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기능인증시스템(NSRS)을 설립할 계획

○ 싱가포르 정부는 합동 노동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Labour Managem ent

Partnership Program m e도 도입할 예정임

○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 인적자원 계획입안, 개발 및 향상 전략과 목표를 관리·

감독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N ational Manpow er

Council)설립할 예정임

○ MoM과 싱가포르국가고용연합회(Singpore N ational Em ploym ent Federation)는

정례적으로 국가인적자원 최고회의(N ational Manpow er Summ it) 개최 예정

나 . 행ㆍ재정 지원 정책

○ 1979년 설립된 기능발전기금(SDF, Skill Developm ent Fund)의 부과를 확대할 계

획임

- SDF3)는 1998 회계연도 기준으로 8,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50

만 명이 혜택을 받음

○ 인력부(MoM)는 재무부와 공동으로 개인소득세(incom e tax)의 공제 기준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

- 평생교육의 의무는 개인적으로 부여받게 될 자국 국민들을 장려하기 위함

ㆍ이러한 계획은 개인적인 비즈니스, 직업과 고용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 받는 것도 포함됨

3) SDF는 싱가포를 통상 산업부(MTI)에 의해 1979년 이후 실시되는 것으로, 기업의 종업원 육성과 기

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개발과징금법(Skills Developm ent Fund Levy Act)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同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월 1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 1인에

대하여 임금의 1% 상당액을 의무적으로 同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SDF에는 연수조성금계획

(Training Grant Scheme)과 시간내 연수계획(Training Leave Scheme) 등의 각종 연수 및 기능향상

계획이 있다.

- 20 -



Ⅳ . 한국에의 시사점

○ 싱가포르는 좁은 영토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독자적이며, 창의적인 인적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치 리더쉽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하여 부처간 협조 및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과 추세를 반영하

여 노동부를 인적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인력부로 개편·운영함

○ 싱가포르 정부는 인적자원에 대한 강하고 설득력 있는 장기 비전과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함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부(Ministry

of Manpow er) 설치(' 98), 인적자원21( 99), IT2000( 99) 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특성이 있음

○ 지식기반 경제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강화함

- 싱가포르는 SMP, TAP, IMP, PLE-EDB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

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ㆍ운영하여 지식기반 경제가 요구하는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함

- 제조업은 싱가포르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지식근로자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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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본

I.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 전략

1. H RD 개념과 범위

가 . 개념

○ 일본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HRD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는 총괄부처나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HRD 개념

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움.

○ HRD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개념화 할

경우, 일본의 HRD 개념은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함유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일본에서는 평생학습을 생애학습(生涯學習)으로 사

용하고 있음)과 직업능력개발(職業能力開發)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력양성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나 . 범위

○ HRD 범위는 일본이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 내용을 포괄

해야 할 것임

- 학생, 청소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규 학교교육체제 및 학교외 직업교육

-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

- 국가 및 민간자격제도 등

○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HRD 범위를 포괄

하여 관장하는 문부성, 노동성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 전략, 사업 등을 분

석하고 통상산업성 등 관련 부처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등을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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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비전

가 . 일본의 장기적인 국가목표와 정책이념: <2000년 1월 21세기 일본의 구상>

○ 일본은 21세기 일본의 구상 에서 지구촌 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

하여 교육 전반을 개혁하고 국제의사소통능력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을 통한 통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일본은 국가(國), 정부(官), 조직(組織)이 우선되어 위에서 아래로, 혹은 관에서

민으로라는 통치가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인 지배를 전제로 하

지 않고 룰과 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쌍방간의 합의 형성을 기초로 하며 개성

존중을 통한 협력체제에 기초한 협치(協治: governance)를 강조

나 . 문부성의 정책 비전

○ 문부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게는

문부성이 관장하는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으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교육개

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금번 문부성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학력관의 도입 으로

21세기 일본이 추구하는 인간상임. 즉 지식, 이해를 중시하는 학력관으로부터 관

심, 의욕, 태도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교육개혁의 주요 원리

-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는 개인 중시, 둘째, 평생학습사

회의 실현, 셋째, 국제화 및 정보매체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

다 . 노동성의 정책 비전

○ 노동성은 제6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1996-2000)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사

회의 기반인 인재육성을 위해 근로자, 사업주, 국가가 일체가 되어 21세기에는

모든 근로자가 전 직업생애를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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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전략

가 . 문부성의 추진 전략

○ 문부성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 전략으로서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

혁 등과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행정개혁과의 연계>

○ 최근 행정개혁은 성청(省廳)재편, 규제완화, 지방분권, 정보공개, 특수법인개혁

행정의 각 분야 전반에 걸쳐 1996년 12월에 시작된 행정개혁 프로그램 기초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교육과학기술성 으로 재편

- 1996년 11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는 행정개혁회의를 계기로 국가행정

이 담당해야 할 4가지 기능 중의 하나로서 제시된 교육과 국민문화의 계

승·양성 과 21세기 주요행정과제가 된 창조적인 인재 육성과 첨단 과학기

술, 학술과 문화의 진흥 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교육과학기술성 의 설치가 제안됨.

- 1998년 2월 중앙성청개혁기본법안 의 통과로 교육과학기술성 으로의 재편

이 현실화되고, 2001년 1월을 목표로 신체제로 돌입할 계획으로 있음.

- 중앙성청개혁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성 의 주요 임무는

창조적인 인재의 건전 육성, 학술문화 진흥,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등임.

○ 교육관련 규제 완화 추진

- 문부성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교육내용·방법과 제도 등을 다양화하고 탄

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교

육개혁 프로그램 에서 개성을 신장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학교제도의

실현 , 현장의 자주성을 존중한 학교 만들기의 촉진 등이 주요한 관점으로

서 제시되고 있음.

- 문부성은 1998년 3월에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1998-2000) 을 통해 교육개

혁 추진 과정에서 교육관계 규제완화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교과서의 채택제도의 개선, 교과서검정제도의 투명화, 대학에서의 추계(秋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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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도입 촉진, 대학의 면접기준의 완화, 학위수여기구에 의한 단위누적가산

(單位累積加算)제도의 본격적 검토, 대학 이외의 교육시설 등에서의 학수 단

위인정제도의 개선

○ 교육기회 균등 및 수준 유지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화

- 문부성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전국적인 교육기회 균등과 그 수준을 유지·향

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와 연계·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요구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평성 1995년 설치)가 4차에 걸쳐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1998년 5월에 지방분권추진계획 을 결의하고 관련

법안을 1999년 국회에 제출

○ 정보 공개를 통한 열린 문교 행정 추진

-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

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열린 문교 행정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14개 심의회의 회의 또는 의사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공개할

계획임.

○ 특수법인의 개혁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

- 1980년에 10 법인이었던 문부성 소관 특수법인을 통폐합하여 1998년 현재 7

법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

<재정구조개혁과의 연계>

○ 일본은 자국이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경제 상황에 있으며 21세기를 향해 풍부

한 복지사회, 활력있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이 매우 긴급한 과

제임을 인식

○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문

교예산에 대해서 아동학생수의 감소에 대응한 합리화, 수익자 부담의 철저, 중앙

과 지방공공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의무교육 및 국립학교에 대한 일반회계

의 부담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방식을 개선하거나 억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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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개혁과의 연계>

○ 정부는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정책 운영의 기축으로서 1996년 12월에 경제구조

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프로그램 에 합의하고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일정과 구

체적인 시책을 정한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을 1997년 5월에

각의 결정함.

○ 이 행동계획은 신규산업 15분야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함께 자금,

인재 및 기술 등에 대한 횡단적인 환경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개혁과 학술연구의 추진을 통해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환경을 정비하고 신규산업의 창출, 경제구조의 변혁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함.

- 교육개혁 프로그램에서는 전수학교전문과정졸업자의 대학 편입학을 인정하고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도입함으로써 국립대학 연구의 활성화 시책을 새롭게

추진

- 문부성에서는 학교교육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98년 6월)과 대학등

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1998년 4월) 등의 관계법령 정비

나 . 노동성의 추진 전략

○ 노동성이 수립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직업능

력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산업, 지역의 실정에 맞도

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 직업능력개발정책을 국가 및 지방정부인 都道府縣과 밀접한 연계하에 직업능력

개발정책의 이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전개

-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①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고도화 지원, ② 공공직업훈련 고도화 추진, ③ 노동력 확보, 노동력

육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재 육성

- 직업전환, 직업능력의 재개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내외의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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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회 확대

- 화이트칼라의 교육훈련체제 정비를 내실화하고, 비즈니스 커리어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경력분석과 직업상담을 추진

- 인재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면서 고도의 숙련기능 근로자 육성

○ 개인주도에 의한 능력개발체계의 추진과 근로자의 개성을 살리는 직업능력개발

의 전개

- 개인주도적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근로자의 능력개발 실시

- 고령화에 대응한 능력개발 실시

-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능력개발 실시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평가의 추진과 기능 진흥

- 기능검정제도의 개편과 민간단체 및 기업에 의한 직업능력평가제도 추진

- 기능근로자 확보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기능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국가, 지

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조합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연계협력체제 구축

○ 기업내외에 있어서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추진체계의 정비

-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지원

- 공공직업훈련의 고도화 추진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상담, 지원 및 홍보 강화

○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으로 인력양성 을 통한 국제사회에의 공헌

- APEC(아·태지역 경제협력)내의 인력양성활동을 지원하고, APSDEP(아·태지

역 기능개발계획) 등을 통한 국제협력관계대책을 확충

- 국제기능개발계획 과 해외청년기능연수계획 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능 기술이전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외국인 연수 및 기능실습

제도 추진

- 기업의 국제적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해외직업훈련협력센터를 활용하여

해외기업 현지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지도자의 양성과 파견, 직업

훈련의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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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 조직 및 추진 협조 체제

1. 총괄부서

○ 일본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총괄 부처는 없으며 전통적으로 문부

성, 노동성이 주무부처로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수행해 왔음.

가 . 문부성

○ 대신관방: 인사, 총무, 회계, 문교시책의 기획 및 조사, 교육관련직원의 복리후생,

문교시설관리, 국립학교시설 정비문제

○ 생애학습국: 평생학습사회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추진체계의 정비 및 평가, 방송대

학, 전수학교, 각종학교교육의 진흥 및 시회교육의 진흥문제

○ 초등중등교육국: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습지도, 진로지도, 교과서검정문제 등

의 초중등교육의 진흥에 관련된 문제

○ 교육조성국: 학급편제, 교직원정원, 교직원급여, 공립학교시설 정비, 교원양성, 교

원채용, 교원연수, 해외자녀 및 귀국자녀교육문제

○ 고등교육국: 고등교육진흥, 고등교육관련 기본계획, 고등교육기관의 인허가문제

○ 학술국제국: 연구자의 양성 및 확보, 산학협력,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가공, 국

제교류, 국제협력문제

○ 체육국: 학교체육, 학교보건, 학교안전의 향상, 학교급식, 스포츠시설정비, 지도자

양성 및 확보 등 생애스포츠의 추진,

○ 문화청: 예술문화의 진흥, 보급, 문화시설 정비, 문화재 지정 관리 및 보존, 종교

문제

- 29 -



나 . 노동성

○ 대신관방: 조사, 홍보, 관리문제

○ 노정국: 노동조합, 노동법규, 중소기업노동대책, 근로자 복지문제

○ 노동기준국: 근로감독, 산업재해, 안전위생, 노동시간, 임금문제

○ 여성국: 여성정책, 여성복지문제

○ 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고용정책, 고용보험, 고령자 장애자고용대책, 외국

인 고용문제

○ 직업능력개발국 :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기능검정 및 평가문제

2. 기능별 협조 부처

○ 일본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전통적으로 문부성(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Sp orts, and Cultu re)과 노동성(Ministry of Labour)이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에 따라 통상산업성(International Trade and Indu stry)이 부

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문부성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 학술, 문화, 스포츠 등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학생, 청소년, 일반 성인교육을 대상으로 한 평생

학습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음.

- 노동성은 주로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담당하

고 있음.

- 통산산업성은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목표로 산학간 연계를 지원하

거나 정보화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많은 정부 부처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따른 부처간 기능 중복으로 이

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문부성이 평생학습의 범위를 학교, 사회교육, 문화 및 스포츠와 같은 영역과

기관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서 많은 정부부처가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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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음. 법상에 문부성의 관장업무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평생학습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그러한 개념이 다른 정책과 확실히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결정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노동성, 통상산업성, 우정성 등 많은 부처에서는 문부성이 평생학

습개념이라는 명목으로 모험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음(Makino, 1997).

- 문부성이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보통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을 통

합해 나가는 상황에서 기능심사인정제도 등 자격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자격제도의 주무부처였던 노동성과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

고 있음(이정표, 1998).

3. 협조체제

가 . 정부부처간 협조체제

○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

는 데 따른 부처간 협력체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범 부처

차원에서 IT(Inform ation Technology)보급국민운동 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IT보급국민운동본부 를 설립하고 부본부장

에 IT담당각료인 관방장관 우정성, 통산성, 문부성 경제기획청 장관 등을 대거

포진함으로써 미국 및 유럽에 뒤처진 일본 국민의 IT능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국

가적 차원에서 국민대상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기로 계획함.

○ 이를 위하여 각 부처마다 IT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책정함으로써 전국 우체국

시·읍·면사무소, 상공회의소 등에 IT강습소를 개설하고 정부가 강습시설 설치

비용의 전액∼75%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양승득, 2000).

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체제

○ 문부성은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따른 지역적 수요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평생학습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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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실현을 위하여 지방 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음.

○ 문부성은 평생학습 정책 및 제도 정비와 제도 추진에 따른 지원을 실시

- 문부성은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평생학습 정책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 평생학습에 관한 제도 정비는 행정조직 정비, 학습결과의 평가와 학습시설,

전문 지도자 양성 제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

- 지방과 민간 부문에서는 실시하기 곤란한 전국적 규모의 학습기반 정비 사업

인 방송대학의 전국화,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을 근간으로 한 거점시설의 설치

운영,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확대 정책 실시

- 지방 및 민간 부문 지원사업으로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 발굴을

통한 정책의 선도적 지원, 활동 사례의 수집 및 제공, 전국적 규모의 집회 개

최, 지도자 양성 및 연수, 민간단체에 대한 원조, 교육행정과 민간교육단체와

연계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체적 정비 작업 추진

-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부서와 평생학습추진회의 등의

조직이 행정관계자, 교육관계자, 기업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

며 도도부현에서는 평생학습추진회의와 평생학습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평생

학습 진흥을 위한 기본 구상을 수립

- 도도부현에서는 평생학습센타 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진흥의

거점 시설로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상담 및 학습수요의 파악, 학습 프

로그램을 실시

- 평생학습진흥법에 기초한 지역평생학습진흥기본구상제도(地域平生學習振興基

本構想制度)를 제안함으로써 도도부현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특정 지역의

다양한 학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

공하고 있음.

다 .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 체제

○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일본이 갖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신

력 부여 체계를 갖춤으로써 민간이 갖는 자율성 및 교육력 등을 시장경쟁원리를

통해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질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

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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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제도로의 편입을 통해 전수학교의 직업교육기능 강화

- 전통적으로 근로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직업교육기관인

각종학교를 전수학교로 제도화하고 학력을 인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반 정

규학교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위를 인정함으로써 대학진학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재는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직업교육기

관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음.

○ 공적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민간자격의 활성화

- 일본에서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을 관

련 해당 부처가 민간자격관리자의 신청을 직접 받아 일정한 인정 기준과 절

차를 거쳐 공인해 주는 시스템인 공적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문부성은 공적자격의 하나로서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민간자격을

인정하고 공적 자격을 고교 및 대학교육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어 평생학습

의 실현 및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음.

- 노동성은 기능심사인정제도 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보완하고 민간 기업내 기능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내검정인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사내검

정인정제도는 전통적으로 기업 중심의 교육훈련이 발전된 일본 기업에서 근

로자의 교육훈련 및 질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

○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교육기관과의 연계

- 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는 물론 문화센타 등의 민간사회교육기관도 학습 요

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

계하고 있음.

- 문부성은 민간사회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방

공공단체와 민간영리사회교육사업자단체등사무연락협의회 와 상호 연계하도

록 조언하는 등 민간사회교육단체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고 있음

- 교육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간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추진 방식으로 민간교육

기관과의 연계 협의, 학습정보제공, 민간교육기관의 인력·교재·시설 활용,

강좌의 민간교육단체 위탁, 공민관의 민간교육기관 임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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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산·관·학 협조체제

○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업체에서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

한 교육훈련을 담당해 왔으며, 학교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추기 위한 인문교육이

나 직업적 태도나 가치 습득에 강조를 두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 습득은 산

업체의 몫으로 간주되어 학교와 산업체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

○ 그러나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 및 경제 불황에 따라 산업체 주도의 교육훈련 기

능이 약화되고, 학교교육을 통한 전문 직업교육이 강조되면서 산·관·학 연계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문부성은 직업교육의 목표를 generalist에서 sp ecialist의 양성에 둠으로써 고등교

육에서만 강조되던 산학연계가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서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

나고 있음. 그러나 고교 수준에서 산학협력은 근로체험 및 직장체험학습, 단기

인턴쉽 등이 대부분이고 3일 정도의 단기적인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비

용 부담으로 이루어져 산학협력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산업계와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고교 공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부성, 통상산업성, 노동성 3성과 관련 기관이 전국제품만들기위원회(가칭) 를

구성하였음.

○ 관련통상산업국이 1998년에 지역에서의 제품만들기 기술·기능계승에 관한 연

구·조사계획서 를 공표하고, 지금까지의 현장실습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제품

만들기에 핵심이 되는 기술자와 전통공예의 계승자 등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

여 학교와 지역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장 견학(초중고), 인턴

쉽의 실시(대학·고등전문학교·공업고등학교) 등의 모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그림 8-1] 참조).

○ 문부성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산학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1996년 7월 각의 결정)

·민간연구시설도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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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휴직으로 민간에서 국가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퇴

직수당 책정에 대해 조기 검토

·국가기관의 연구자의 근무시간외의 민간기관에서의 연구, 지도 등을 수행

하는 경우 겸업 허가에 대해 탄력적으로 활용

- 경제구조의 변화와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1997년 5월 각의 결정)

·국립시험연구기관과 국립대학시설 내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 이

외의 자가 소요시설을 정비하도록 조기에 시도

·국립대학 등으로부터 생긴 연구성과에 대해 지적소유권 취득 및 그 유통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 및 관련 조치 강구

·관계 각 성청 등에 걸친 연락협의의 장을 창설하고, 국립대학 등에서 생긴

자료: 통산성(1998), 공통기반적 가공기술에서의 기술인·기능인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

[그림 2-1] 지역제품 만들기 포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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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에 대해 지적소유권의 취득 및 유통 촉진을 위한 방안 등 산학연

계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및 실현

- 교육개혁 프로그램(1997년 8월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

·국립대학 교수가 휴직상태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한 경우 퇴직수당책정에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률 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 가을에 관련 법령을 제정

·국립대학으로부터 생긴 연구성과에 대해 특허권의 취득, 및 유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관련 조치 강구

·국립대학 시설 내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 외의 자에 의한 소요

시설 정비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 강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성과를 지

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동단체와의 공동연구를 국립대학이 활용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추진

·국립대학의 연구자가 벤처활동 등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지 상황을 파악하여 관계성청간에 검토 추진

· 산학연계·협력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회의 에서 산학연계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론을 얻고 필요하면 다른 부처와 협

의하여 실현

III.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 일반교육정책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장래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창조성과 도전정신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997년 교육개혁을 행정개혁, 경제

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재정구조개혁과 함께 소위 6대

개혁 의 하나로서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문부성에서는 1997년 수립한 교육개혁 프로그램 에 기초하여 중앙교

육심의회 등 각종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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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풍부한 인간성 육성과 교육제도의 혁신

○ 풍부한 인간성 육성: 심성(心)교육의 충실

- 유아기부터의 심성교육 방식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검토하고, 1년 이내

에 목표를 정하여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 교육제도의 개혁

- 자녀와 학부모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고일관교육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학교제도의 복선화 구조를 추진함. 관련 법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1999년도부터 도입을 목표

○ 교육제도의 탄력화

- 수학·물리 분야 영재의 대학입학 연령 제한 완화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개

정하고 1998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후 개정 취지를

보면서 추진

- 등교 거부아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중졸 인정시험의 수험자격을 1997년도

부터 탄력화

- 통학구역의 탄력화를 위하여 1997년부터 각 시정촌에서 다양한 연구 촉진

- 전문학교 수료자의 대학 편입학에 대해 대학심의회에서 후속 검토

- 자원봉사활동, 기업실습 등이 고교 단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

정하고 1998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교육내용의 재구축

- 2003년도를 목표로 완전학교 주 5일제 실시를 목표

-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종합적인 학습 시간 설정과 선택 폭을 확대

하는 등 기본적인 방안 중간 공표 및 교과서 개발 추진

○ 환경교육 충실

-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실시, 환경에 관한 체험적인 활동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학교 외의 관련단체 등과 연계

- 교과서의 재생지 사용 촉진

- 새로운 지구환경과학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조직체제 구성에 대해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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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자질 향상

-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해 차기 통상국회에 소요 법률안 제출 준비

- 자원봉사활동과 복지활동 등의 체험 도입을 추진

○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개선

-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개선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장

의 임명 승인 폐지와 교육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1997년 중에 정리

○ 대학입시·고교입시 개선

- 선발방법 및 척도를 다양화하고 입시처(adm ission office)의 조직 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촉진

○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추진

- 종합학과와 단위제고교의 정비, 고교에서의 전·편입학자의 입학 추진

○ 고등교육기관의 활성화

- 젊은 층의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대학원 충실·강화와 학부

재편성 추진

- 대학교원의 선택적 임기제 도입에 대해 대학의 적극적 검토 촉구

- 고등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전문학교의 충실, 방송대학의 전국화, 육영

장학사업의 개선·내실화

○ 대학 관리·운영 방식의 개선

- 대학 관리 운영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 대학심의회에서 검토

- 대학을 둘러싼 객관적 평가시스템 확립에 대해서 대학심의회에서 검토

○ 사립학교의 활성화

- 일본사립학교 활성화·공제사업단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조건 및 경영에

관한 상담과 정보 지원을 추진

- 사립대학의 연구기반·정보기반 정비, 멀티미디어 활용 추진

○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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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나 . 사회의 요청 변화에 긴밀한 대응

○ 고령사회에 대응

- 학교에서 병간호 체험활동의 적극 도입, 개호와 복지 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

등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강화

-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 등을

받아 유치원과 보육소의 운영 방안을 후생성과 공동으로 검토

○ 장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짊어질 인재 양성과 사회 요청에 대응하는 학술 연구

진흥

- 대학·고등전문학교 등에서의 인턴쉽 추진, 경쟁적 자금 충실, 탁월한 연구

거점의 형성, 학술정보기반 충실, 핵심적 정보관련 연구기관의 검토 등 정보

학 연구 추진, 연구평가의 추진 활용, 산학연계에 의한 연구 추진

○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

- 체계적인 정보교육의 충실, 네트웍의 거점으로서의 교육센터 등의 정비, 인터

넷 이용의 실천적 연구 추진, 학교도서관의 충실, 통신제 대학원 창설, 평생학

습정보 제공 충실

○ 교육의 기초가 되는 문화 진흥

- 일본의 문화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1997년 중에 수립

- 자녀들이 우수한 예술문화와 전통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 충실

○ 학교내외를 통한 스포츠의 진흥

- 생애단계에 대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 플랜을 1997년 중에 수립

- 21세기 초반을 목표로 스포츠·과학을 도입한 경기력 향상 토탈시스템 구축

다 . 학교외 사회와 적극적인 연계

○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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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을 충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애학습심의회

에서 검토하고 1998년 중에 결론 제시

○ 가정교육 충실

-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와 부모의 공동체험 기회의 확충을 통해 가정교육

지원 강화

- 심성이 풍부한 자녀들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캠페인 실시

○ 학교외 체험활동 추진

- 학교외 체험활동의 장과 기회를 충실화하는 것과 함께 학교와 PTA 등이 청

소년 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에 참가 권장

○ 자원봉사활동 촉진

- 학교와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추진

-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보급·장려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장소 확보 및 정보제공·상담체제 정비

○ 사회인과 지역인재를 학교 교육에 활용

- 사회인의 학교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 제출

○ 청소년의 비행, 이지메 문제, 약물남용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청소년의 비행 등의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강화

라 . 교육개혁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계 등과의 협의 추진

○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부성은 관련 부처의 협력을 받고 경제

단체 등 관련자와 정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교육개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계, 경제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대표자들이 구성되는 포럼 개최

2. 직업교육훈련정책

○ 일본에서 직업교육정책은 문부성, 직업훈련정책은 노동성이 관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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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직업교육정책

○ 최근 문부성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

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일본의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은 고등학교의 전문과정,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와 각종 학교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사회통신교육 등이 있음.

○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현황을 보면

-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기본목표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기본 을 형성하

는 데 두고 이와 관련하여 총합학과를 도입·운영하여 일반 교육과 전문 교

육을 기능적으로 연계 추진

-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기술습득보다는 직업적인 가치관과 흥미를 형성하는

직업적 사회화 에 초점을 두고 있음. 즉 개별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보

다 장기적으로 직업 진로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목표를 둠.

- 학교 재학중에 근로체험 , 직장학습 , 인턴십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조기에 직업 세계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강조

- 보통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의 통합을 위하여 산업사회와 인간 과 같이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시키는 교과 편성, 총합학과 와 같이 학교내 학

과의 조직 통합, 학교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상호 통합 등을 추진

-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합학과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계열을 설치 운영하고, 일본 고

등학교의 전문학과에서는 특별선발이나 추천제도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

대하고 있으며,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음.

-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산업체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파트너

십을 구축해 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역의 전통공예품산업과 지역

산업을 진흥시키고, 산업체와 인적·물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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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본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특징

구 분 문 부 성 노 동 성
목 표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대상자 학생, 청소년, 일반 성인 근로자

직업교육

훈련기관

고등학교 전문과정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

각종 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고도직업능력개발촉진센타,

직업능력개발교,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인정직업훈련원
교육훈련내용 직업교육(직업기초능력) 양성훈련, 향상훈련(직업전문능력)

자격제도

·학교교육을 통한 학위, 학력인정, 사회

교육시설의 수료증 및 인정증, 문부성기

능심사인정제도

기능검정, 기능심사인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 비즈니스커리어제도

교육훈련

제도의 특징

·학교 외에서 수행한 학습(교육훈련) 평

가 결과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추진

·직업능력개발 주체가 산업체에서

근로자로 변화됨에 따라 개인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로서 자격제도를

강조

·산업체 등 민간부문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적극 지원

·최근에 공공직업훈련의 고도화를 추

진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재

편중에 있음.

자료: 이정표 외(1998).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연구 .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58.

○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현황

- 일본의 대표적인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와 전수학

교의 전문과정인 전문학교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단기대학은 졸업생에게 준학사를 부여토록 하고 단기대학 설치 기준을

탄력화 하는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혁

을 통해 단기대학간에 학점을 호환하기도 하고 종전 일반교육과목을 폐지하

여 학생의 요구에 대응한 기초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또한 병설대학(교육

과정을 공동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문학교, 4년제 대학교를 가리킴)과 교양과

목을 중심으로 단기대학 학생이 대학의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에 입학할 수 있는 5년제 학교로서 1962년에

창설된 이래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평생학습사

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과목등이수생제도 와 전공과제

도 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전문학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전문능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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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사 운영에 자격 취

득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놓고 있음. 또한 국가 지정 인력양성시설이나 양성학

과로서 국가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 이외에도 일

반교육과정과 자격을 연계시킴으로써 자격 취득을 진급이나 졸업 요건으로

정해 놓고 있음. 전수학교는 단순히 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 일반성인 등 성

인직업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질 높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

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위치하고 있음.

○ 통신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운영

- 사회통신교육은 사회교육의 직업교육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최근 고연령

층 비율의 증가, 최신 기술교육의 지향 증가, 기업내 교육으로의 활용, 통신교

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나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나 . 직업훈련정책

○ 노동성은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산업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

○ 노동성 산하의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

센타, 고도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교, 장애자직업능력개발교, 인정

직업훈련원 등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학교교육에 비해 다소 특수하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등은 공공직

업훈련기관으로서 청소년 직업훈련이나 이직자 및 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는 단기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함. 이에

비해 직업능력개발대학교는 직업훈련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고용촉진

사업단이 설치·운영하고 있음.

○ 노동성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직업훈련기관 외에 민간사업체를 이용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인정직업훈련은 건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기능근

로자의 육성 및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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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일본의 노동성 산하 직업교육훈련 사업(1995년 현재)

구 분 개 요 설치주체 시설수 정원

공
공
직
업
훈
련

직업능력개발교
신규졸업자, 이직자 및 재직자 대상의

종합적인 직업훈련 실시
도도부현 240 161,300

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교

신규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도의
직업훈련실시

고용촉진사업단

도도부현

26

3
13,200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재직자에 대한
단기 전문직업훈련 실시

고용촉진사업단 65 218,100

장애자직업능력
개발교

장애자 대상 전문직업훈련 실시
국가

도도부현
13
6

3,530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직업훈련 지도원 양성 고용촉진사업단 1 -

계 354 397,000

민
간
직
업
훈
련

인정직업훈련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또는 그 집단에 대한

경비 등의 보조

도도부현
지사인정

1,421 190,000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소
기업 사업주 및 단체에게 시설 제공

77

정보제공·지도
ADDS(능력개발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지도 및 지원

인재고도화
지원사업실시

사업주 단체 등과의 협력하에 실시하는
주문형 교육훈련 코스의 개발 및 실시

지원(인재고도화조성금 지급) 등

자료: 勞 省(1996). 職業能力開發基本計劃 . 47-49쪽.

○ 노동성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능근로자

를 육성하기 위하여 능력개발급부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노동성은 민간부

문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 노동성에서는 공공직업훈련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직업능력개발촉

진법의 개정을 통해(勞 省職業能力開發局 能力開發課, 1998: 16-7) 직업훈련 지

도원을 양성하고, 선도적·핵심적인 고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조사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다 . 자격제도

○ 일본의 자격제도는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통로로서 중요한 기능하며, 크게 국가

자격, 민간자격, 공적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8-3> 참조).

- 국가자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검정

- 44 -



하는 자격이며, 주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적 성격을 갖는 자격이 주종을 이룸.

- 민간자격은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발급하는 자격임. 민간자격의 종목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교양·스포

츠·취미·생활, 어학,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많은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공적자격은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민

간자격으로서 크게 기능심사인정제도와 사내검정인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3> 일본 자격제도의 개요

구 분 국가자격제도
국가인정 민간자격제도(공적자격)

민간자격제도
기능심사인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

취지

및

실시자

국가가 개인이 소유한 지
식이나 기술을 일정한 기
준에 의해 검정하고, 이
것을 공증하는 제도

공익법인(公益法人)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가 개인
의 직업기능을 심사 혹은
증명하는 사업이 개인의
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장
려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소관청에서 이를 인
정하는 제도

사업주 등(사업주, 사업주
의 단체 또는 그 관련 단
체)이 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그 사업에 관련한
직종에 필요한 직업능력
의 정도를 검정하는 제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성
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

대상
직종 및

기능

전국으로 통용되며, 국가
의 안전, 질서, 국민의 생
명과 관련한 면허적 성격
의 자격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식견
이 있는 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
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격

기업내에서 특유한 기능,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가
현저한 첨단적 기술, 라인
작업, 조립작업 등의 기능
등으로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기
능검정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

자격의 유형을 제한하
지 않으나, 기능검정,
공무원 및 교원, 사법경
찰 등과 같은 국가의
면허 및 독점적 성격의
자격은 제한

수검대
상자

특정 지역 단체 등에 한
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자

제한 없음. 기능내용에 기업의 독자
성이 강하게 가미되고 있
는 것으로 수검자는 기업
내의 근로자에 한정됨

제한 없음.

직종 기능사, 국가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원, 사법 경찰
방위 소방 등의 면허적
성격의 자격

경리 비즈니스, 교양 스
포츠 취미 생활 등에 집
중되어 있으며, 공무원
및 교원, 기능사를 제외
한 전 영역에 걸쳐 있음

자스코사내검정, 일산부품
사검정, 도요다영업직원기
능검정, 고지마프레스공업
주식회사사내검정
25건 109직종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어학, 컴퓨터 등에 집중
함.

인정 합격자에 대해서, 각 해
당 소관청 대신명 또는
도도부현 지사명으로 자
격이 부여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에
대해서 ○○성인정 으로
표시함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에
대해서 노동성인정 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

해당 없음.

근거
법령

국가의 개별법 해당 소관청의 고시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및
사내검정인정규정(노동성
고시)

법적 근거 없음.
(등록)

자료: 勞 省(1996). 職業能力開發基本計劃 . 53쪽.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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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정표 외(1998),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연구, 서울: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97.

[그림 2-2] 일본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 최근 일본은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평생에 걸쳐 개인의 직업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습득한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자격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자격제도의 운영에 개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부문의 시장경쟁원리를 최대한 존중해 왔음.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과도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중심적 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사회 변화나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질 높은 인력을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문부성은 기능심사인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격검정능력 결과를

학교교육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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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심사인정제도나 사내검정인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검정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원리를 거슬리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시장기능을 따르고 촉진하며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

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원

○ 노동성에서 관장하는 기능심사인정제도나 사내검정인정제도는 학교교육과의 직

접적인 연계는 시도되고 있지 않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문부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생성이나 통상산업성에서 인정하는 기능심사종목을 부분적으로

단위로 인정해 주고 있음. 문부성기능심사인정제도는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노동성을 포함한 다른 부처에서 인정된 기능심사종목은 적극

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각 부처간에 직업교육훈련체제가 분리·운영된

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지원 정책

가 . 문부성의 지원 정책

○ 일본 정부는 21세기를 전망하며 사회시스템 전체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육개혁

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부성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교육개혁은 2001년을 목표로 신설되는

교육과학기술성 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음.

○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의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문부성은 교육개

혁의 주요 일정 및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2002년도부터 완전학교 주 5일제와 신교육과정 실시

- 교육지원면허법개정을 통해 1998년부터 사회인의 활용을 확대하고 1999년도

부터 신교육과정 실시

- 중고일관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학교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1999년부터 각 현

에서 정비

- 대학입학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성령 개정

- 전문학교 졸업자의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학교교육법 개정 추진

- 유연한 고등교육실현을 위하여 대학설치기준등의 개정

-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연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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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촉진법 일부 개정

○ 문부성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로 및 방법을 활용해 나가고 있

으며 특히 중장기적 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심의회에 자문

하고, 답신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문부성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는 주요 심의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심의회 , 교육과정심의회, 교육직원양성심의회, 대학

심의회, 학술심의회, 이과교육및산업교육심의회, 보건체육심의회

나 .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계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신규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지역의 고용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장애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고용관리 개선ㆍ능력개발 등을 도모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에 신규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근로자의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

○ 사업주단체에 대한 지원제도

- 고용관리 개선ㆍ능력 개발 등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노동시간단축 자주점검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 등

○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주체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

의 피보험자 등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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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 문부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일본 사회 전체의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처

라고 할 수 있음. 교육개혁이 단순히 문부성의 문교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교육개혁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교육심의회를 비롯한 각종 자문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관

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및 실천 전략을 수립

하고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심의회 구성 등 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

를 통해 관련 정책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일본 문부성은 금번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이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교육개혁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협

조하에 교육계, 경제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포럼을 지속

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이는 교육개혁이 단순히 한 부처의 노력이나 기능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과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

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공조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 일

반 국민들과의 긴밀한 연계 체제 속에 추진되어져야 함을 시사해 줌. 특히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촉진협의회 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최근 일본에서는 정부의 과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중심적 지

원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이는 직업교육훈련제도나 자격제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간부문의 시장경쟁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특기할만한 점은 민간부문의 창의성

이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공인이나 인정 방식을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

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공공부문으로 편입시켜 운영한다는 점임. 정부의 행정 규

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 통제나

관리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효율적

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민간부문이 갖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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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직접적 규제가 아닌 간접 지원을 통해 민간시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수한 민간부문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학

교교육을 보완하고 인력개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나 폭넓은 의

견 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원할 경우 국가의 정책 의사결정을 파

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보를 널리 공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일본 정부는 평생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처간 업

무의 기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불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기능 수행에

따른 부처간 중복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처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문부성은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성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부처간 역할이나 기능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움. 더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술변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능 연

계를 통한 협력체제가 요구되나 여전히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일선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부처간 기능 통

합이나 연계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 정부는 부처간 협력 및 이해에 기반을 두고 범부처 차원의 개혁을 추

진하는 데 강조를 하고 있음. 최근 일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범부처차원에

서 실시하고 있는 IT보급국민운동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나

라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위

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행이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

며, 부처별 관련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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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독일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가 . 개념

○ 독일정부가 국가수준에서 추진하는 HRD개념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HRD개념을

전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로 간주한다면, 독일의 HRD개념은 교육제도, 일반

교육, 양성직업교육훈련, 향상직업교육훈련과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나 . 범위

○ 독일 국가 인적자원개발차원의 HRD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일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 이원화제도의 양성직업교육훈련

- 계속교육 (기업차원의 직업계속교육훈련, 주 정부차원의 평생교육, 노동조합과

주정부차원의 정치적 계속교육)

○ 이러한 HRD 개념과 범위를 총괄하는 독일의 부처는 없으며,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기술부, 연방노동사회부가 관여를 하고 있음. 이들 중 중심이 되는 부처

는 연방교육연구부 라고 볼 수 있음.

2. 정책 비전

가 . 독일정부의 정책비젼

○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으면서 독일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진작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고 실업률을 극복하

고 정보화 디지털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한 학습사회 구현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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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방교육연구부의 정책비젼

○ 인적자원개발의 중심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는 교육·연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

고, 이 교육·연구업무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당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 예를 들어 생활수준 증진, 높은 실업률 극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연방교

육연구부는 전통적으로 직업교육훈련체제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학협동

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다 . 연방경제기술부

○ 국민의 경제적 복지가 주요업무이며, 높은 취업,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추구하

며,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 기술도입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정보화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므로 대학과 직업훈

련기관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인적자원개발에 협력하고 있음.

라 . 연방노동사회부

○ 노동자의 사회복지에 관련한 법제정과 구직과 구인업무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

를 갖고, 실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업발생을 억제하고, 노동사고

처리, 연금관련 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음. 특히 노동사회부는 실업자, 여성, 중증

장애자, 외국인 등 소외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에 협력하고 있음.

3. 추진전략

가 . 독일정부의 추진전략

○ 정보화 사회의 성공을 위해 독일에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교육과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이 격변하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협력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역사, 타국가 문화이해와 더불어 과학이 교육과 연구의 원동력이 됨을 강

조함으로서, 학교와 연구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이 과학발전의 최우선과

제로 삼고, 아울러 기업과 학교간 교류 및 협력을 추구함(2000년 2월 현재 300개

- 54 -



학교가 이에 참여).

○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유럽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독일의 정책노력으로는,

- 전국민의 인터넷화 및 정보화추진지원

- 99년 말 현재 독일은 정보통신기술관련 75,000명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 향

후 3년간 4만명의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되, 특히 여성전문가 양성에 주력

나 . 연방교육연구부

직업교육과 훈련

- 독일의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 과 기업차원의 훈련 은 이원화체제로 직업시

장의 변화여건에 상당히 탄력적인 편임.

- 직업훈련기준을 가장 최근 것으로 개선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훈련

직종개발계획

- 청소년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인 긴급프로그램 운영

고등교육

- 고등교육의 과제는 과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므로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과학의 발전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음을 추진중 임.

·고등교육에 대한 자율성 보장, 정부간섭 배제, 대학교수 성과급제도

·기업과 과학전문기관과 두뇌교류 활성화

·고등교육기관에 시설확충, 학·석사 과정에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을 도입

연구정책

- 독일 연구시스템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협

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인력과 연구능력이 가장 유망한 분야로 집중

되고 능력있는 인적자원에게 집중적으로 연구지원

- 국제협력: 독일은 교육과 연구정책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다자적 정부협력 프

로그램, 직업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 연방경제기술부

독일이 추구하는 높은 취업률과 경제성장은 연방경제기술부의 성공적인 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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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중류층정책(Mittelstandpolitik), 직업훈련정책을 통하여 가능함.

- 기술정책: 이노베이션으로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개발 정책을 추진

- 중류층정책: 조세감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

- 직업훈련정책: 기업내 훈련자리창출, 실습자리창출, 경쟁력있는 훈련직종 선정

○ 구인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재정지원

○ 정보화사회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연방경제연구부의 노력

- 경영자협회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인터넷상을 매년 수여할 계획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베이스 학습체제 개발경기대회를 개최하여 2000

년에 10개를 선정하여 재정 지원

- 전자상거래, 다매체부문 중소기업 밴처 창업, 디지털 도서관, 98년이래 독일

텔레콤과 노동사무소간 텔레워크 협력, 서비스부문 정보통신기술개발, 교통적

체 해소를 위한 정보시스템화, 인공위성 항공, 건강정보, 네트워크와, 환경보

호를 위한 정보통신기술개발, 제3세대 이동통신개발, 정부전자화, 가상도시건

설(Virtual Town) 등 분야에 행·재정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 추진 중

라 . 연방노동사회부

○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시장정책의 중앙부처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동시에 관

여함. 노동사장에서 특수집단(여성, 실업자, 중고령자, 외국인 등)의 노동시장문

제 해결, 즉 실업률을 줄이고 인력개발을 위해 노력함.

○ 독일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

우수인력 활용을 위해 Green Card제도를 도입하여 IT관련 외국 전문인력에게 5

년씩의 체류비자를 제공(외국유학생에게도 이 카드를 발급)

○ 노동촉진,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처 알선, 직업훈련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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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및 기능별 협조부처

독일의 인력개발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는 없지만, 이 정책에 있어서

연방교육연구부가 중심이 되고,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노동사회부가 인적자원개

발정책에 협력하고 있음. 독일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가 . 연방교육연구부

○ 연방교육과학부 와 연방연구기술부 가 별개의 부처로 존재하다가 1994년 연방

교육과학연구기술부 로 합쳐졌으나 1998년 연방교육연구부 로 명칭이 다시 개정

○ 특히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합한 이원화제도 형태를 통하여 직

업교육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교육과 훈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총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년간 보고서 출간

○ 연방교육연구부의 조직과 그 역할을 살펴보면,

- 제1국 : 유럽과 국제협력

·50여 외국과 과학기술협력을 하고 공동프로젝트 수행

·EU 회원국과 함께 유럽의 교육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

·UN ESCO, OECD 조직과 함께 교육 및 연구정책 통계 구축

- 제2국 : 일반 교육 및 직업교육

·직업훈련법, 직업훈련촉진법, 승진 및 향상훈련촉진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훈련직종개설, 훈련직종 현대화 업무를 담당

- 제3국 : 대학

·연방차원에서 독일대학제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을 결정

·대학기본법, 대학설립촉진법, 연방양성훈련촉진법(BAföG) 등을 제정

·다음 업무는 주와 공동협력함. ①(대학병원을 포함하여) 대학건물의 신축·

개축 계획, ②독일연구공동연합회(DFG)의 프로그램 공동관여, ③대학총장

협의회 공동관여, ④ 독일대학학생회 공동관여

·대학, 중등학교에서 예술 및 문화 부문의 양성훈련과 계속훈련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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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국 : 연구 및 환경

·국가차원의 환경, 기후 및 생태계, 건강(보건)영역에 연구, 근로환경, 교육환

경 및 직업훈련연구, 인문·사회과학영역의 연구

·핵심기술, 예를 들어 보건연구, 고용과 혁신근로를 위한 연구 및 생명공학,

정보기술, 생태에 관한 연구 촉진

- 제5국 : 신기술 및 정보기술

·사회진보와 복지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독일 경제의 기술능력과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시키는 신기술 및 정보기술을 촉진시키는 업무

- 제6국 : 건강, 생물학, 교통, 항공

·교통 및 우주항공에 관한 연구

나 . 연방노동사회부

○ 근로자의 사회복지에 관련한 법제정, 구직과 구인업무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

실직자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마련, 노동사고처리, 연금관련의 사업 등을 총괄함.

또 사회복지정책문제, 노동시장정책과 실직자 보장, 노동법/ 근로보호, 소외계층

정책, 전쟁희생자보상정책, 유럽연합과 국제간 사회정책 등을 추진시킴.

○ 연방노동사회부의 조직과 그 역할

- 제1국 : 계획조정업무

- 제2국 :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관련 업무

·노동시장관찰 및 분석, 교육제도와 고용제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기술, 경제구조조정이 직업훈련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상담 및 알선

- 제3국 : 노동법과 근로보호에 관련 업무

·노동법과 노동보호: 재택근로자 기업협정, 단체교섭권리, 노사관계 권리, 공

동의사결정권, 국제노동권과 노동자소득 보호/ 노동보호, 노동자건강

- 제4국 :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 관련업무(산재보호, 연금)

- 제5국 : 예방, 재활, 장애자정책 관련업무

- 제6국 : 전쟁희생자보호, 사회보상업무, 보건위생업무, 사회복지 관련 업무

- 제7국 : 유럽연합과 국제간 사회정책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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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방경제기술부

○ 이 부처는 독일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추구하므로 고 취업률, 경제성장과 환경보

호와의 정책적 마찰감소, 노동분업의 강화, 정보사회로의 준비에 앞장서고 있음.

○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경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간의 협력

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이 되도록 직업훈련

과정에서 신기술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 연방경제기술부의 조직과 역할

- 제1국 : 경제정책

- 제2국 : 중류정책, 직업훈련정책

·중류층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조세감면 등으로 임금외 비용절감, 연구결과를 기업으로 이전시켜 경쟁력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한 것 등임.

- 제3국 : 에너지정책

- 제4국 : 공업·산업, 환경보호

- 제5국 : 국제경제 및 유럽정책

- 제6국 : 기술 및 이노베이션정책

·이는 높은 부가가치를 낳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개발를 가져오는

정책임. 이노베이션을 위한 여건개선, 지속적인 정보화사회의 법적인 토대

구축, 에너지연구와 우주항공연구는 연방경제기술부의 핵심영역임.

- 제7국 : 통신 및 우편

라 . 기능별 협조부처

○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기술부, 연방노동사회부 뿐만 아니라 직종개발과 관련

된 해당관련 연방부처는 경영자대표, 근로자대표, 주정부대표들과 함께 연방직업

훈련연구소(BIBB)의 중앙위원회(Hauptausschuß)를 통하여 독일의 중요한 인력개

발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 이 중앙위원회는 독일직업훈련과 관련된 제반 주요문제을 결정하는데 위 부

처들은 직업훈련법, 직업훈련촉진법 등을 개정시 동석하여 의사결정을 함.

- 특히 모든 산업현장 훈련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기준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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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교육연구부는 학교와 산업간의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에 협

력함. 연방노동사회부는 구인·구직자들의 기본자료를, 경제기술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 구인구직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2. 협조체제

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체제

○ 독일 기본법(Grundgesetze)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 독일 직업훈련법(Beru fsbildungsgesetze) 에 근거하여 기업차원의

현장직업훈련을 관장함.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의 중앙위원회: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준개발 및

중앙 부처간의 협력·조정기능을 하며, 직업훈련법 제정, 직업훈련정책의

기본문제 제기, 직업계속훈련과 직업훈련교사교육에 관한 시행령 제정 및

공포, 직업훈련에 있어서 시범운영 등을 촉진시키게 됨.

·직업훈련법은 기업의 훈련시설 적합성, 훈련기준, 검정기준, 훈련감독 등을

규정하므로 훈련기준은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됨을 의미함.

- 지방정부: 해당 주의 학교법(Schulgesetze) 를 따라 직업교육, 일반교육,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체를 관장하게 됨. 특히 평생교육은 각 주의 평생교육

법 에 근거하여 주 차원에서 실행됨.

·주교육부 장관협의회(KMK): 각 주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용 기본교수

지침을 제공하며, 학교의 의무, 학교조직, 강의계획, 주당 수업시간, 교사인

력 등에 관여하며 이 협의회는 16개 주의 협력·조정기능을 갖게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 및 조정

- 연방정부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주 정부간의 역할은 분리되지만, 서로간의 협

력과 조정을 담당하는 여러 위원회를 연방정부산하에 두고 있음. 예를 들어,

·교육·연구 연방-주-위원회(BLK): 교육과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공동문제를 협력·조정함. 예를 들어 주마다 다른 직업훈련 교과과정과 연

방정부가 제정하는 훈련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이 위원

회의 구성원에는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8명, 주정부를 대표하는 16명(각주

마다1명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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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협의회(Wissenschaftrat): 특히 연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의 정책 협력·조정기구. 이 협의회의 구성원은 주요 연구소 원장(예: BIBB

원장), 기업체 사장 혹은 이사장, 대학교수, 언론계 출신 학자 등임.

나 .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체제

○ 독일의 경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체제가 깊은 편인데 그 이유는,

- 연방정부가 사업내 훈련에 필요한 훈련기준을 개별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국적으로 경제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임.

- 민간부문(기업)이 이러한 훈련기준을 무리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훈련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발되어지기 때문임.

○ 독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직업훈련 협력파트너로서 협조체제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은,

- 정부가 최상의 권력기관으로서 직업훈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

더라도 직업훈련분야에서 민간부문과 권한을 공유할 준비가 되기 있으며, 또

한 민간 기업체간의 동등한 협력자로서 역할이 분명함으로써, 정부가 민간부

문의 직업훈련에 필요 없는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임.

다 . 산·관·학 협조체제

○ 듀얼시스템

- 독일에서 산·관·학 협동의 대표사례는 도제제도에 기원을 둔 듀얼시스템이

며 여기에 관련된 주체과 그들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깊은 협조관계를 유지.

·BIBB중앙위원회: 직업훈련의 기본문제에 관하여 연방정부에 조언하고 직업

훈련에 필요한 기준을 개발하며, 직업학교 기본교수지침을 만드는 주교육

부장관 협의회 와 지속적으로 조정·협력함으로써 기업의 직업훈련과 직업

학교의 직업교육과 연계를 강화시킴.

·기업: 독일 이원화제도의 훈련장소는 기업이며, 사실 독일 인력개발을 이끌

어가는 중심주체이기도 함.

·연방교육연구부: 직업교육훈련의 주무부서이고 이 정책의 기본문제를 담당

하며, 직업교육훈련의 모델개발과 연구계획을 함.

·연방정부의 각 부처: 훈련직종의 인정과 파기를 담당함. 즉 경제기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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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업분야의 교육훈련직종을, 농업 관련 교육훈련직종은 농업부·산

림부가 관장하며 각 부처들은 교육부와 의견일치를 본 후 직업교육훈련기

준을 공포하고 이 기준에 의해 각 회의소는 훈련담당 기업에 훈련지침과

검정기준을 제시함.

·회의소: 각 지역에서 전문영역의 기업 직업훈련에 관여하며 특히 기업에서

의 직업훈련 감독, 직업훈련생 상담을 통한 질적인 직업훈련을 촉진시킴.

·주교육부 장관협의회(KMK): 오래전부터 독일교육은 주정부의 고유한 관리

영역이었고 이 KMK가 주 교육정책에 관한 의결을 하고(의결시 만장일치

를 요구함), 직업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교과과정을 만들고 주 교육부는

직업학교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됨.

- 기업체와 학교간의 협조는 교과과정의 연속성과 두 곳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평행관계의 과정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며, 이는 두 훈련장소에 적절한 시설장

비 외에도 직업훈련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음을 의미.

○ 산업체의 기술분야 산학협동 연구

- 독일 기술개발체계에 있어서 특징적인 조직으로는 연구기관 이외 연구촉진기

관이 있는데 이들은 산업과 연구소간, 산업과 대학간의 기술이전이나 공동연

구를 매개하는 중심적인 기관임.

-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동의 형태별 유형으로는 계약에 의한 연

구협력촉진, 인력교류프로그램, 기술분야별 전문프로그램에 의한 공동연구, 기

술이전 등이 있음.

○ 전문대학과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개발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연방교육연구부

는 전문대학이 그들의 연구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협력토록 함(중소기업의 특

수한 노하우와 전문대학·대학의 지식을 융합을 목표).

- 이를 위해 전문대학 단계에서 실용적인 연구를 촉진시키고 전문대학의 재정

확보를 돕고, 전문대학의 연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주력함.

○ 대학에서의 산학협동 교육

- 대학과 기업체에서 학업을 이수하게 되는 이원화된 교육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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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노·사 협조체제

○ 독일은 노사가 함께 인력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는 나라이며, 노사모두는 장기적

이고 질적인 인력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특히 독일노조는 직업교육·훈련정책수립에서 운영, 자격검정 및 직업훈련평

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사용자단체와 함께 동등

하게(노·사 동수로) 참여하게 됨. 즉 이는 독일의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안정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정책

1. 일반교육정책

○ 통일 후 독일의 교육정책에서는 환경과 보건교육의 비중이 커졌으며 전일제 학

교가 새로이 도입되었음. 독일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며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요즈음 독일에서의

지배적인 주장임. 전 연방장관 뤼트거스(Rütgers)는 교육은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배우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중심적 가치를 획득

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 독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이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

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새로운 계급

사회의 형성을 막으면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개성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

자는 취지를 갖고 있음. 특히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청년층에 대

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

제를 안고 있는 특수 집단과 젊은 층의 여성을 위한 차별화 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21세기 지식사회를 맞아 당면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무한경쟁시대의 생활수준 증진

- 실업률 특히 청년층 실업률 극복

- 지구환경 친화적인 생산방법과 기업활동 보장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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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퇴치

- 정보화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한 학습사회 구현

가 . 중등교육

○ 중등교육은 10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에게 실시되며 크게 대학진학을 목표로 김

나지움에 진학한 경우와 직업학교로의 진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본 수리능력과 문해능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배움에 대한 의지와 동기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따라서 학교

에서는 이러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립심, 책임감, 학습능

력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 노력, 인내심 등의 인성적인 교육 그리고 청소년 연대

교육을 책임지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학습을 촉진함.

○ 외국 학생들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개의 언어로 구성된 교재로 수업을 진

행하고 모국어 교육도 병행. 이는 이주민에게도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2개 국어를 습득하여 장차 직업세계에서 유리한 능력을 갖추게 하자는 의도임.

○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초학교에서의 영어교육(2003년 8월 1일부터 기초학교3학

년 학과시간에 영어교육을 2시간 보충)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수학, 과학,

정보, 기술 과목의 수업을 더욱 장려함.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문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어 학문과 일을 체계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기초소양을 쌓게 함. 문화와 경제는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에서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은 물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을 길러주어야 함.

○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베이스 학습체제를 추진함. 정보통

신능력은 앞으로 기초능력에 속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일찍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특히 여학생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

을 제공함. 늦어도 2001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산망을 구축하고 160,000명의 교사를 확보할 예정임. 또한 관심 있는 기업과의

공동작업으로 우수한 수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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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따라서 교사의 계속교육은 더욱 확대, 강

화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

나 . 고등교육

○ 대학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 성장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의 산실이어야 함.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대학운

영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면밀히 검토, 보완함.

○ 지금까지의 대학 등록금 면제와 학생들에 대한 생활비 보조(BaföG)를 계속 유지

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Habilitation (p ostdoctoral lectu ring

qu alification)을 없애고 젊은 층의 교수를 늘림. 대학의 수업기간을 단축하고 현

대화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며 다양하고 유동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듈학과와

Crdit-Point-System을 도입함.

○ 외국과의 교환학생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외국에서의 객원교수의 적극적 영입을

위해 체류조건과 취업조건을 완화함.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실시하며 외국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함.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

수와 학습형태를 지속적으로 개발, 평가하며 국제학교의 설립도 추진해야 함(예:

국제법률학교, 국제경영학교).

○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 확대시킴. 정보통신센터를 설립하여 각 대학

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에 정보통신 단기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경제협력을 유도하

며, 기술과학 부문의 여성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승산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 전문대학에서는 이원화 체제를 도입하여 직업교육

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고 상호간 학점을 인정해주는 체제를 도입해야 함.

○ 대학에서의 학업은 미래에 유망한 분야에 근거를 두고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사회의 상호공조가 강화되어야 함. 미래에는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환경기술,

건강, 생물, 유전자 공학, 재료공학 학과를 더욱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창

업지원, 대학과 경제분야와의 연합체제 구축과 함께 국제 연구의 벤치마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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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대학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전자도서관을 설립함. 이를 통해 세계화되고 있

는 교육시장에서 급변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계

속교육과 더 나아가 사회인이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러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 함.

2. 직업교육훈련정책

○ 일반학교나 직업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은 기본법 30조와

70조에 의해 주 정부에 있으며 학교 외의 직업교육, 현장훈련은 연방정부가 책

임을 지고 있음.

○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하여 기술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앞날

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은 직업교육훈련이 위치해야 하는 출발점을

급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새로운 평가에 두고 있음.

○ 인적자본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몇 배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임. 임금경쟁력이 독일보다 우위인 다른 국가들로 전문인력이

이동되는, 두뇌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인적자원의 개발과 유지를 위해

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소득을 보장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하며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과 장기

적인 안목의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함.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독일의 기본 방침은 전통적인 이원화제도의 골격을 유지하

면서 그 내용과 운영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임. 또한 양성훈련에 대한 정부의 기

본방침은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이 국영화 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지역별,

산업별 단체 등 기업 이외의 각종 훈련단체가 주도하는 훈련의 촉구를 통하여

기업에게 저 비용으로 양성훈련의 참가를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걸친 개혁에서 가장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직업훈련의 모델로 삼았던 이원화제도의 개혁

임. 여기에는 경제상황과 맞물린 구조조정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

통신 등 첨단직종의 급상승으로 적합한 직업훈련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시대

적 변화에 더 큰 원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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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양성훈련 개혁의 영향을 받아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 등 독일의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음.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변화

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직업세계에서의 기

회가 보장될 것임.

○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은 자신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몫을 역사적인 역할 분담

으로 받아 들였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소극적이며 의무적인 직업훈

련의 참가가 아니라 양성훈련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을 양성하고 아울러 기업도 발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산업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양성훈련에 비협

조적인 대기업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며 여기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요인들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과제를 안고있음.

가 . 직업교육

○ 독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주요학교, 실과학교,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보

건 및 사회복지학교가 있음. 직업학교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주정부에 있고 각

주정부간 차별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장관회의(KMK)를 운영함.

○ 보건 및 사회복지학교는 독일의 직업교육정책토론에서 그리 많이 거론되지 않았

으나 근래에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음. 이 학교는 보건기구의 특성상 연방법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법에 의해서도 통제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구성이 다

름. 보통 3년과정으로 2년은 이론중심의 교육을 받고 1년은 실습에 참가함.

○ 학교에서는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함. 실제 근

로현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필요로 하는 자격과 능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직업세계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서 교사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함.

○ 첨단직종의 전문인력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직무능력 면에서

뒤떨어졌다는 자각 아래 집중적인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음. 무엇보다 규정을

완화하여 각종 훈련의 자율적인 운영은 물론 고등교육 부분에도 최대한의 자율

성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촉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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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업훈련

○ 직종의 개발

- 신규 양성훈련, 특히 첨단분야 직종 개발

- 컨설팅, 상담, 서비스, 고객관리 등과 같은 기존 직종의 확대

- 유사직종의 통합으로 유동적이면서도 특성화된 양성훈련 제공

- 건강관리와 서비스업, 사회분야 직종의 이원화 훈련 실시

○ 다중매체의 활용

-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속없이 근로현장과 통합된 교육 현실화

- 현재 전체 상공업체의 75%이상, 수공업 업체의 70%가 인터넷에 접속 가능

- 현재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교육적 질이 매우 떨어짐

- 지금까지 기술 중심적이던 직업교육이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자율화 추세

- 첨단기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겸비 필요

- 직업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급

- 유럽 연합회의 유럽 관측소 운영: 유럽 내 직업교육 경험의 교환

○ 정규학습과 비정규 학습의 연계

- 지금까지 목적 지향적이며 규격화된 학습을 위한 학습 에서 탈피

- 사회적, 인성적 자질을 겸비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촉진

- 그러나 목표그룹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과 조직화, 구조화된 학습도 필요

-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정규, 비정규 학습의 연계가 이상적

- 자유로운 학습에 의해 습득된 능력을 인정해주는 방안 검토

-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비정규 학습을 인정

○ 연합훈련

- 한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던 양성훈련을 훈련의 유사성에 따라 단계

별, 과정별로 연합하여 훈련 실시

- 특히 동독은 연합모델 사업의 시행으로 수천 개의 훈련자리가 창출

- 연합훈련의 시행으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의 재정지원 형태 발생

○ 양성훈련과 계속교육의 연계

- 전문대학에서 이원화 학과과정을 개설해 직업훈련의 가능성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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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제도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유연성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모

○ 평생학습

- 평생학습은 전통적인 훈련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

-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학습과 비정규 학습 등 모든 형태를 포함

- 적합한 교육의 제공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요구

○ 직업교육훈련 신분증

-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직업교육훈련 신분증 발급을 촉구

- 참가 또는 이수한 직업훈련 및 취득한 모든 자격증에 대한 기록

- 직종을 전환 희망자, 훈련 중도탈락자 훈련이수 기회의 제공수단

- 유럽 내 국가에서 획득한 자격을 증명하는 기능

○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의 확대

-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서비스 요구

- 양성훈련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

- 보조적 수준의 직업상담을 사회적, 노동시장 정책적 차원에서 수행

- 유럽 전역에서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전산망을 통해 공동 제공

○ 취약계층 및 구 동독에 대한 직업훈련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학적, 훈련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

- 구 동독에는 긴급 프로그램 의 운영 등 특별한 직업훈련의 지원이 필요

○ 훈련교사

- 체계화된 교사 연수과정이 필요

- 기초능력을 겸비한 훈련교사를 위한 계속연수과정의 지속적 제공

- 특히 양성훈련 전문인력에게는 이러한 교사연수과정이 더욱 요구

○ 모듈과정의 개발과 인정

- 모듈과정의 개발로 훈련기간의 단축

- 사용자 단체들이 위탁한 훈련의 다양한 모델로 직업의 특수성 해결

- 성격에 따라 장소를 나누어 실시하면 훈련의 양적 증가와 내용의 효율성

- 모듈과정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직업교육법의 개정 재고

- 사업체와 학교에서의 정확한 평가로 모듈의 인정

- 69 -



다 . 자격제도

○ 독일의 자격시험은 직업훈련법 42조와 수공업법 39장에 의해 한 번 이상의 중간

시험과 직업훈련법 34조부터 41조에 의해 이수시험을 치르게 됨. 시험을 시행하

는 부서는 상공회의소와 수공자협회, 농업인협회 등이며 기본법 36조에 따라 최

소한 3개 기관 이상이 참가하는 시험위원회가 구성됨.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

은 직업훈련법 25장에 규정되어 있음.

○ 기능장 시험은 해당 직종의 이수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실무경력을 전제로 하

며 합격을 하면 훈련생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과 수공업 사업을 운영할 수 있

음. 향상훈련 시험은 직업훈련법 46조에 따라 해당기관이 시행하며 합격 시 승

진에 매우 유리함.

○ 양성훈련 규정의 현대화 작업은 8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자격시험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동 없이 운영되어 왔음. 전통적인 직업과 아직

은 생소한 영역의 직업 그리고 파격적인 인력공급과의 통합과 연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종구조의 변동에 따라 자격내용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현재 자격시험은 이론과 실습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시행되지만 실제 업무와의 불

일치로 시험자격 시험 응시자가 장차 어떤 일자리를 획득하여 직무수행을 제대

로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자격시험이 부여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증명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중간시험과 이의

변형 형태인 단계시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직업교육법

항목의 개정이 필요함(직업교육법 34, 35, 42항).

○ 자격시험이 효과적으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시험 방식과 시험구성의 변화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적합한 수준의 시험임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시험은 실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대표성을 가진 단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무 요구사항이 많이 표출될수록 그리고 다양할수록 시험에 대한 신뢰성은 더

욱 커짐. 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방식과 시험 도구 그리고

편성과정에 대한 연구 및 검증이 요구됨.

○ 외국의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대한 자격인정 및 증명서 발급에는 직무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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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이 있고 성숙되어 실용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하며 인정작업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야 함. 증명서의 발급 또한 평가한 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함. 증명서의 법적인 효력은 직업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주요기관

들이 모두 참가한 평가협의를 거쳐 발생이 되고 증명서의 균등한 가치를 보장하

기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양성훈련 및 계속교육)의 인정기준에 의거해야 함.

○ 추가 자격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양성훈련 및 계속교육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임. 추가 자격증은 업무내용 중 전문화 영역과 현재 종사

하고 있는 직종에서 특정업무의 숙달을 위해 요구되는 타 직종의 부분적인 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됨. 또한 외국어 자격과 문화자격 그리고 승진

을 위한 자격과 경우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마이스터 훈련)에서 인정

이 되는 자격도 이에 포함됨. 추가 자격증은 양성훈련과 계속교육 사이에서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양성훈련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원활한 통로를 제공하며 여

기에는 이러한 추가 자격증을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지원정책

가 . 법 또는 제도 개혁

○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기반은 이원화 교육체계임.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은 국

가가 통제하는 제도이며 그러면서도 개인사업체의 지원의 병행이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제도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이원화제도는 1969년

8월14일 제정된 직업훈련법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 형태를 지니게 되었음.

○ 직업훈련, 특히 사업내훈련의 기초가 되는 직업훈련법에서는 직업훈련조건, 법

령, 인정 훈련직종, 자격검정제도, 직업훈련의 규제 및 감독, 직업향상교육과 전

직교육, 위원회의 규정 및 임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1969년에 개정된 고용촉진법은 1990년 2월 이후부터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계

속적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6월 22일 동독에서도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음. 대

부분 서독의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몇 사항만 수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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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행 재정 지원정책

○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노동시장정책의 재원은 재정수입과 노사의 납부금(노사

간 비율(6.5%)은 균등)으로 조성하고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함. 특히 실업부조, 장

기실업자에 대한 직업보조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별도 예산분배에

의존하며 독일 노동시장정책 비용의 1%를 유럽사회기금에서 지불하고 있음. 이

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훈련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자는 취지를 가진 실업대책이며 사회복지적 차원으로도 의미가 있음.

○ 독일의 양성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체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훈

련생에게 임금형식의 훈련수당을 지급함. 1969년 초 독일교육위원회에서는 직업

교육훈련 질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시스템의 조정을 거론했음. 1974년 독일의회

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양성훈련 비용과 지원의 조사를 촉구했고 75년 직업훈

련법 개정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76년 훈련촉진법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이

만들어졌음.

○ 계속훈련은 일부 개인이 자비로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실직자 직업훈련에 대

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연방고용안정공단에서 총괄함. 훈련생, 사업체, 훈련기

관으로 대상에 따라 지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함.

IV . 한국에의 시사점

○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연방교육연구부와 주 교육부간의 역할이 분명히 분리되

며, 연방교육연구부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주 교육부는 직업교육, 일반교육, 평

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조

정 및 협력의 묘미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정 및 협력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두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연방차원에서 부처간 협력이 긴밀함.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부처간 협력은 주로 연방교육연구부 산하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의

중앙위원회를 통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실업정책 등)에 관한

협력은 연방노동사회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연방노동청(BA)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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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기초연구(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촉진에 대한

높은 관심, 공공재로서의 인적자원 투자와 사회적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음.

- 연방교육연구부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업무를 촉진시키므로서 학교와 연구

소, 연구소와 기업, 기업과 연구소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부처로서 기

술교류와 연구결과를 서로가 공유하도록 노력함.

- 독일기업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 스스로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력개발을 사적 재화 라기 보다는 공공재 로 간주하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노사가 최적의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것임. 이

는 질적인 인력개발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줌.

○ 교육개혁과 연구혁신에 국제협력의 윈리를 도입하여 청년, 대학생, 그리고 과학

자들의 국제인적교류가 강조되며, 한편으로 독일내 주요연구기관에서 근로조건

의 파격적 격상이 예상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업무가 계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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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프랑스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기관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중앙행정부처와 학계에서 적

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이라 간주할 수 있는 거대한 교육, 훈련, 연구, 기술개발 영

역이 존재함.

- 교육: 학교를 통한 모든 일반, 기술, 직업교육을 포함

- 훈련: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청소년훈련, 실직자훈련, 재직자훈련을 포함

- 연구: 순수 인문, 사회, 자연과학

- 기술: 순수과학의 결과를 응용·개발

○ 프랑스는 인적자원개발을 단순히 21세기 경제기술 발전의 원동력만으로 생각하

지 않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균형 있는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

○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직업에 관한 것이라도 학교를 통한 행위를 교육이라 하고,

그 외의 행위를 훈련이라 분류하고 있음.

○ 교육재정의 원천은 국가의 예산이고, 이는 국가교육연구기술부에 의해서 지출되

지만 훈련재정의 원천은 기업의 분담금, 임금노동자의 실업보험금, 국가보조금이

고 국가보조금은 고용연대부를 통해 지출하고 있음.

2. 정책비젼

가 . 총괄적인 정책비전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기술개발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존해 왔으나 점점 확

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립과학연구센터에게만 부여되었던 연구 임무를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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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도록 하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각 개인이 스스로 각자의 평생학습을 주

도하도록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교육과 훈련체제를 정비하고 생산성 향상과

개인권 보장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사회

동반자의 합의 체제에 의존하고 있음.

나 . 부처별 정책비전

○ 국가교육연구기술부

- 21세기의 경제-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과 연구체계 확립

-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 평생학습체제 구축

- 학력을 근간으로 한 평생능력 배양

- 조기 진로지도

-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 학습방법의 학습

-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 우수한 인재의 양성

- 직업 준비 교육 강화

- 자율권과 자유의 보장

○ 고용연대부

- 사회동반자의 합의에 의한 결정 체제

- 교육과 고용의 연계

- 사회적 불평등 해소

3. 추진전략

가 . 부처별 추진전략

○ 국가교육연구기술부

- 교육, 연구, 기술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

- 문헌조사 및 정보탐색 센터(CDI: Centre de docum entation et d 'inform ation)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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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과정의 다양화

- 창의력 개발·신장

- 학문과정 내에 다양한 고등전문직업학위 신설

- 교사교육대학원(IUFM)을 각 학구에 설치

- 유럽 교육 협력 프로그램의 적용

- 직업전문대학(IUP, In stitu t universitaite professionalisè)을 신설

- 국립기술연구센터(CN RT)를 창설

- 단기기술대학(IUT)신설 억제

- 지능계발을 위한 언어, 과학, 예술교육 강화, 컴퓨터 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강화

- 중등 학교에서의 진로 선택 지도

- 기술 플랫폼 형성

- 기술대학 신설

- 연구 네트웍 형성

- 고교교육개혁

○ 고용연대부

-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 신설

- 직업경험의 인정 및 자격과의 연계

- OPCA(인정노사 공동관리 모금기구) 정비

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 프랑스의 정부 안에서 인력양성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국가교육연구기술부

와 고용연대부 두 곳임.

○ 국가교육연구기술부(Ministère de l' éducation national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는 그 명칭에서도 보여주듯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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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력양성 담당 정부 조직

담당

부서

국가교육연구기술부

(Ministère de l ' édu cat ion

n at ionale, de la recherch e

et de la t echn ologie )

고용연대부

(Ministère de l ' emploi et de la

solidarit é)

임무

○모든 수준과 종류의 교육

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

정과 감독

○대학 수준에서의 연구 활

성화

○기술의 개발과 교육

○삶의 안전보장

○청소년 직업 진입, 적응, 자격

확보 훈련과 임금노동자 재직

업훈련 그리고 실업자 복직훈

련

○고용에 있어서 계층간 불평

등, 남녀불평등 배제하기 위

한 사회연대

주요

행위
교육 훈련

재정 국가의 예산

기업의 분담금,

임금노동자의 실업보험금,

국가보조금

[그림 4-1] 프랑스의 인력양성 정부조직

- 97년 6월 총선 후 알레그르가 교육부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기존의 교육부 명

칭을 국가교육·연구·기술부(Ministère de I' Education,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로 개정

- 현대의 급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수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연구, 기술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고 초·중등교육

국, 고등교육국, 기술국, 연구국 등을 설치

- 모든 수준의 교육(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모든 종류의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에 거의 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정과 감독의 권리를 보유.

- 연구는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 e)

에 의해 국가적으로 조직되나 대학 수준에서의 연구 활성화는 국가교육연구

기술부의 책임.

-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기술분야이므로 기술의 개발과 교육에 관한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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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서가 수행.

- 현대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국가 수준에서 활성

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한 부에 책임을 지

웠고, 이 부는 국가교육 체제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

○ 현대의 급속한 기술발전이 프랑스 사회에 요구하는 또 다른 임무는 삶의 안전보

장임. 프랑스 정부는 삶의 안전을 위한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로서 고용과 사회

연대를 채택하여 한 부서에 책임을 지우고 고용, 건강, 도시환경, 남녀평등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통합하였는데, 바로 이 부서가 고용연대부(Ministère de l' emploi

et de la solidarité)임.

- 고용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행위를 훈련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직업 진입,

적응, 자격확보 훈련과 임금노동자 재직업훈련 그리고 실업자 복직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됨.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비는 일차적으로는 기업이 부담하며 이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함.

- 고용에 있어서 계층간 불평등, 남녀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연대의 임무를

함께 부여했음.

2. 기능별 협조부처

○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직업에 관한 것이라도 학교를 통한 행위를 교육이라 하고,

그 외의 행위를 훈련이라 분류하고 있고 재정의 원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

른 나라에 비해 영역별 분담이 분명함

○ 기타 부처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에 맞는 자체 인간자원개발 기관과 정책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교육연구기술부 소속의 국가교육체제

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문화부산하교육기관(건축학교, 국립음악학교, 미술학교, 무용학교)

- 건축, 음악, 무용, 미술 등 프랑스가 자랑하는 예술분야는 문화부의 건축국,

음악-무용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

을 담당.

- 대학 학부과정에 건축학과가 없는 대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22개교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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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나 국립 2개교를 포함한 400여 개교의 도립 및 시립 음악원-무용원,

10개교의 국립을 포함한 44개교의 도립 및 시립 미술학교(Beaux arts)의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위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의 교육방향지침에 의거

하고 있음.

○ 농림수산부산하교육기관(농업학교)

- 농업관련 분야인 경우, 농림수산부의 교육-연구국에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

당하고 있음. 국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학생

선발, 교육과정, 농업관련 각종 기술자격증 및 학위 종류 등에 관한 농림수산

부의 교육방향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국방부산하교육기관(에꼴 폴리테크닉)

-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수성을 이루고 있는 엘리뜨교육 담당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분야 최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에꼴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 e)은 국방부 소속으로, 학생들은 군 장교의 신분으로 학업을 수

행

○ 총리산하교육기관(국립행정학교:ENA)

- 고급 행정관료 양성 목적이며 졸업생은 정부 각 부처에 고용됨

○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은 소속 정부부처의 지침에 의거하며, 학교 고유

의 학위를 수여.

○ 타 정부부처 소속의 학교는 교육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나, 학위 종류나 타 학문분야 국가학위와의 동등학력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치게 됨.

3. 협조체제

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조체제

○ 교육과 훈련의 재정지원 분담

- 80 -



○ 전국단위로 대원칙을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임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원

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음.

나 .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체제

○ 사회구성원을 크게 고용주집단과 임금노동자집단으로 나누어 이 두 집단을 사회

운영의 동반자로 간주함

○ 민간부문에서 합의한 사항을 입법화하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시행

- 학교발전계획작성,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 개정에 학부모단체, 교사단체가

참여

- 직업자문위원회의 예: 자격과 자격에 부수되는 사항을 노사쌍방에 의한 단체

협약에 의해 결정함. 노사쌍방은 정부 관련 공무원과 함께 직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약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10명의 사

용자 대표, 10명의 트레이드 유니온 대표, 5내지 6명의 정부관련공무원(여기

에는 교육부 중앙장학국, CEREQ, AFPA가 포함됨) 11명의 각계 대표(6명의

교사노조대표, 2명의 학부모 연합회 대표, 프랑스 상공회의소 대표, 무역진흥

회의소 대표, 기술교육자문위원대표).

다 . 산·관·학 협조체제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대혁명 이전에 대학이 가졌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엘리

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을 육성하고 연구의 기능을 국립과학연구센터에만

부여하였고 대학을 평준화시켰음

○ 국가교육연구기술부는 U3M계획 수립하여 국립과학연구센터에게만 부여하였던

순수 과학적 연구 임무를 대학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의 경제-기술 발전

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과 연구체계 확립

- 각 분야별 연구중심지를 축으로 한 연구 네크웍을 형성하여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 및 혁신을 위해 대기업과의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술 플랫폼

을 형성하여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동을 도모하도록 함.

○ 또한 산과 학의 연계를 위해 최근 순환훈련제 도입하여 이론은 학교와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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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천은 기업내 생산 현장 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함

- 각종 순환훈련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재정분담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 국가교육연구기술부가 일부 사립을 제외하고 모든 수준의 교육(유치원, 초등교

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모든 종류의 교육(일반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에 전

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정과 감독의 권리를 국가교육연구기술부가

보유하며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고용연대부의 소관인데 훈련재정의 원천은

기업의 분담금, 임금노동자의 실업보험금, 국가보조금이고 국가보조금은 고용연

대부를 통해 지출하고 있음.

1. 일반교육정책

가 . 중등교육

○ 인력자원개발의 기반으로서 수학능력 강화를 위한 중학교 과정 재구조화

- 1994년 5월, 베이루(Bayrou)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위한 새로운 계약 (Nouveau

Contrat Pour I'Ecole)을 통해 새천년을 위한 계획을 발표

- 각 학생의 필요와 관심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을 3주기

(관찰·적응 사이클, 심화 사이클, 진로 사이클)로 조직

- 이 새로운 시스템은 중요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첫 번째 목표는

중학교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는 것

이고 두 번째 목표는 학습곤란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은 세 개의 싸이클로 구성됨.

첫 번째는 중1년에 해당하는데 중등교육에의 적응과 학습능력관찰 싸이클이

고 두 번째는 중2, 3년에 해당하는데 학습능력심화 싸이클이며 세 번째는 중4

년으로서 진로 싸이클임.

○ 학생인력자원개발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학습과정의 다양화

-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프랑스는 학습과정의 다양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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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학습과정의 다양화는, 프랑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창의력 개발·

신장과 함께 새로운 학교 조직을 강력하게 요구함.

- 학생이 자신의 소원·능력·적성에 적합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실제적 장이 필요. 문헌조사 및 정보탐색 센터(CDI: Centre de documentation

et d 'inform ation)가 바로 여기에 해당. 현재 프랑스 초중등교육 문제해결과

전통적인 교육적 목적달성이 동시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중학교 시스템, 특히

그 중에서도 중학교 첫 학년에서 그 열쇠를 찾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로선

개별화된 학습과정 제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CDI의 활

용에 있음.

나 . 고등교육

○ 고등인력자원개발의 확대 전략으로서의 평준화와 무상 교육 사회의 실현

- 대학의 평준화는 주목할 만한 정책인데 모든 프랑스인은 바깔로레아라는 고

등학교 졸업 후 치루어지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20점 만점에 10

점 이상) 어떤 대학에서라도 무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교육기관이 다 평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소수의 교육기관 - 대표적인 예로

는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은 극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음.

○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

- 프랑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음.

·3개 연도(1966, 1970, 1975) 출생자 집단을 비교하면 1966년에 860,000명,

1970년에 870,000명, 1975년에 760,000명임.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 1966년 집단은 30.3%, 1970년 집단은 38%, 1975년

집단은 4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대학 차원에서 진학률을 보면, 1966

년 집단은 15.7%, 1970년 집단은 20%, 1975년 집단은 25%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그랑제꼴 차원에서 진학률을 보면, 1966년 집단은 6.6%, 1970년

집단은 7%, 1975년 집단은 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기고등교육과

정(우리 나라 전문대학에 해당) 차원에서 진학률 보면, 1966년 집단은 8%,

1970년 집단은 11.4%, 1975년 집단은 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개방 영역과 폐쇄 영역의 공존: 인력자원 수준별 개발 전략

-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바깔로레아(baccalau réat)라는

고등교육기관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이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고 자

격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자 모두 원하는 대학(université)에 다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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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은 이처럼 개방되어 있지만 그랑제꼴(grandes écoles),

고등교육단기과정(IUT, STS)과 특수 학교(의대, 치대, 수의대, 건축학교)는 바

깔로레아와 함께 선발시험을 요구하는 폐쇄 영역에 속함.

- 폐쇄영역에 속한 기관 중 특히 그랑제꼴은 세속화, 민주화, 평등화의 특성을

내포하는 프랑스 교육사 속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전체 학

생의 약 6% 정도가 입학하며 최고급 엔지니어, 경영, 행정이라는 주로 직업

과 밀착된 학교와 최고의 사상가나 학자를 배출하는 파리고등사범학교 등이

여기에 속함.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명한 고등학교(루이

르그랑 고등학교, 앙리 IV 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랑제꼴 준비반에

선발시험을 거쳐 들어가 약 2년 정도 교육을 받은 후 또 다시 선발시험을 거

쳐야 함. 이들 선발시험은 매우 어려워 소수의 수재만이 들어갈 수 있음. 그

랑제꼴에 일단 입학하면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상당한 액수를 제공하기 때

문에 재학 중에도 매우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졸업 후의 삶이 완전

히 보장됨.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는 반면 60∼70% 학생들

이 들어가는 대학 출신들은 사회의 일반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

시스템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대중에게 무한대로 열려있고

둘째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능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국립

행정학교(ENA : Ecole N ationale d 'Administration)는 한해 20명의 학생을 모

집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그랑제꼴(예를 들면 정치학교:

Sciences Politiqu es)을 졸업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음. 이

20명은 졸업할 때 성적에 따라 1부터 20까지의 순위를 받게 되는데 이 순위

에 따라 고위직 가운데에서도 요직을 받게 됨.

○ 직업계열의 강화

- 프랑스는 정통적으로 인문계열의 고등교육을 숭상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렇지만 1971년 들로르 (J. DELORS)법이 탄생한 이후 직업계열의 교육을 강화

시키고 있음.

○ 인력자원의 질 관리 방법으로서의 실패를 통한 선발

- 그랑제꼴은 선발시험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

이 없으면 모든 입학자가 졸업을 하게 되지만 대학의 경우 제1학년과정 수료

시험에 경우에 따라선 약50%정도까지 낙방하며 그 이후의 학위인 DEUG(대

학 2학년째 학위), Licence(DEUG+1년), Maîtrise(Licence+1년), DEA (Maît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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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Doctorat (DEA+3∼5년) 등에서도 각각 최고 50%정도까지 낙방하기 때

문에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음.

- 이 과정은 인문교육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전통에 따른 가장 고전적인 절차인

데 이 절차를 구성하는 각 단계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직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음.

○ 엄격하고 신뢰받는 평가제도

- 이 선발은 20점 만점에서 10점 이상을 받아야하는 평가제도에 근거하는데 구

두시험과 필기시험을 하는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 때 시험관의 자격과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프랑스 평가제도의 요소로 간주됨.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불신은 전혀 없음.

○ 강의 주제와 내용의 쇄신

- 교육과정에 관해서 말하자면, 초등·중등 교육을 위해선 국가수준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고등교육을 위해선 특별히 결정된 교육과정

은 없음. 대학과 교수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나 다만 연구의 중요성을 위

해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항상 새로운 주체와 내용을 탐구하며 제시해야 함.

○ 학문적 교양과 전문성을 통합한 교사 교육

- 프랑스는 종전의 교사교육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7월

10일 법에 의해 기존교사 양성 기관인 에꼴 노르말을 폐지하고 교사양성과정

을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하였음. 새로운 시스템은 리쌍스 학위(License, 바깔

로레아+3년)를 입학조건으로 하며 2년의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시스템은 리쌍스 학위를 통해 다양한 현대적 지식을 습득시

킬 수 있고 2년의 전문과정을 통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시킬 수 있음.

2. 직업교육훈련정책

가 . 직업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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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엘리트 양성 전문직업교육기관 보유

- 대학은 대중에게 열려있는 반면 그랑제꼴은 극단적인 선발과정을 거침.

- 프랑스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은 전문직업교육기관임. 대학이 학문

교육과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랑제꼴은 전문직업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그랑제꼴은 전통적으로 행정부서에 소속된 교육기관으로서 행정 관료, 고급

기술 엔지니어, 정치가, 외교관, 교수, 경영인 등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 엘리

트를 양성하여 정부 기관에 보급하는 국립고등교육기관이었음. 현재는 사설

을 포함해서 456개 이상의 기관이 있음.

- 이공계 그랑제꼴

·약 73,000명의 학생이 200여개의 공사립 엔지니어 그랑제꼴에 재학(1997-1998).

몇몇 학교는 예외적으로 바깔로레아 취득으로만 입학이 가능함.

·가장 유명한 학교는 고급 장교와 국가 기관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국방부

(Ministère de la Défense) 산하 에꼴 뽈리테크닉(Ecole ploytechnique)임.

- 상경계 그랑제꼴

·대학의 상경계 학과 외에도 300개 이상의 상경계 전문 그랑제꼴이 있는데

사립임. 몇몇 학교는 바깔로레아 취득만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지만, 대다

수는 상경계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2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선

발하고 있음.

- 고등사범학교(ENS, Ecoles N orm als Supérieu res)

·고등사범학교는 학자, 학문교육자 및 연구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음. 학위를

수여하지 않기 때문에 3-4년간의 학업 동안 학생들은 대학과 연계하여 석

사(m aîtrise), 마지스떼르(m agistère), 고등연구학위(DEA)와 박사학위, 또는

교수자격시험인 아그레가시옹(agrégation)을 준비함.

·기초 또는 응용 연구, 교수직(중등 학교와 고교 부설 그랑제꼴 준비반 그리

고 고등교육기관에서의)과 행정직 및 공기업체 업무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음.

- 기타 그랑제꼴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 고문서 학자 양성

·국립고등문헌정보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Sciences de l' information

et des bibliothèques): 국립도서관 사서 양성

·빠리정치연구원(Institu t d ' étu des p olitiqu es de Paris): 정치가 양성

·국립행정학교(ENA, Ecole nationale d ' administration): 고급 행정관료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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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고등전문직업학위

- 기술대학학위(DUT, Dip lôm 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대학에 부설된 기술전문대학(IUT, Instituts universitaires de technologie)을 통

해 취득

·프랑스 전역에 88개교.

·2년간 학위 준비

·약 10만 3천명의 학생을 받아들이며, 2·3차 산업(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생물학, 화학, 전기공학, 위생학, 정보학, 통계학, 무역학

등 24종의 전문 분야를 보유.

- 고등기술자격증(BTS, Brevet de techniciens sup érieu r)

·바깔로레아 또는 기술자격증(BT, Brevet de techniciens)을 취득한 사람들이

2년간 기술 또는 직업고등학교 부설반, 또는 몇몇 사립 전문학교에서 고등

기술자과정(STS, Sections de techniciens sup érieurs)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관광, 비서, 회계, 전기, 기계 등)을 공부

- 고등전문학위(DESS, Dip lôm e d' Etu des Supérieu res Spécialisées)

·제3사이클(Le troisièm e cycle) 박사학위과정에 개설, 전문직업교육이 목적

이고, 3개월의 기업체 연수가 의무적, 수업연한은 1년

○ 학문과정 내에 다양한 고등전문직업학위 신설

- 고등교육 각 단계에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고등직업전문학위를 신설

- 과학기술대학 연구 학위(DEUST, Diplôm e d'étu des universitaires scientifiques

et techniqu es)

·단기간(2년)에 전문직업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서, 대학에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DEUG와 공동이수과정을 설치하기도 함.

- 경영학 석사(MSG, Maîtrise de sciences de gestion)

·1971년에 신설된 2년 과정 학위로서, 상경계 DEUG 졸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을 목표로 함.

- 경영정보학 석사(MIAGE, Maîtrise de Méthodes Inform atiques Appliquées à

la Gestion)

·1970년도에 신설되었으며 2년간 1,600시간의 이론 강의가 있고 1학년 말과

2학년 사이 한 두 번의 연수과정이 있다.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과 면접,

테스트를 통해 선발함.

- 과학기술석사(MST, Maîtrise de sciences et techniqu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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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G 소지자나, 시험에 통과한 DUT 또는 BTS 소지자가 입학

- 마지스떼르(Magistère)

·이 과정은 각 방면의 고급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1985년에 개설

·마지스떼르(BAC+5)는 DEUG 소지자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며, 소수 그

룹으로 조직하고, 3년의 전문직업교육을 실시. 이 분야는 이 이론교육, 실

험실 연수 또는 기업체 연수와 긴밀히 연관됨.

- 직업전문대학(IUP, In stitu t Universitaire Professionalisé)

·수업 연한이 3년인 장기 기술교육과정이며, 교육기간의 1/ 3은 현장 실습이

고 2개 외국어가 필수임.

·IUP 1학년 입학자격은 DEUG나 CPGE의 1년 과정을 마쳤거나 혹은

BAC+1(바깔로레아 취득 후 1년간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함.

·IUP에서 1학년을 마치면 대학교양과정학위(DEUG) , 2학년은 학사학위

(LICEN CE), 3학년을 졸업하면 석사학위(MAITRISE) 와 엔지니어-교사

(Ingénieur-m aître) 자격을 취득

- 엔지니어 디쁠롬(Dip lôm e d' Ingénieu r)

·92개의 대학인 DEUG 취득 후 3년 과정의 엔지니어 디쁠롬을 수여. 이 타

이틀은 엔지니어 그랑제꼴 디쁠롬을 수여하는 위원회에 의해 인정됨. 어떤

엔지니어 학교들은 기술 대학에 해당되는 국립교육기관으로 구분됨.

- 교사교육대학원(IUFM) 학위

· 1989년 교육법 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학원 수준의 교사교육기관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BAC+3)가 입학이 가능함. 1년차의 교사선발고

사 대비교육과정과 선발고사 합격 후 들어갈 수 있는 2년차의 교직 대비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술연구 디쁠롬(DRT, Diplõm e de recherche technologiqu e)

·기술연구 디쁠롬은 최근에 제정된 디쁠롬으로서 직업전문대학(IUP)의 디쁠

롬을 가진 엔지니어-교사와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엔지니어-학생에게 수여

될 수 있음.

·이 디쁠롬은 12-18개월의 교육과 함께, 산업공학 또는 3차 산업분야의 특정

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풀이로 취득할 수 있음. 준비는 요건을 갖춘 기관

이나, 엔지니어 학교 또는 직업전문대학(IUP)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나 . 직업훈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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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특수노동계약 신설

- 일반적인 노동계약에 따른 직업훈련은 기업의 훈련계획과 훈련시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특수한 노동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장기실업자와 청

소년이 여기에 해당됨

- 관련 정책이 1983년에 세워져 몇 가지 기본적인 것 즉, 진로지도계약, 자격계

약, 적응계약 등이 직업훈련관련노동법 9권에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계약은 노동법 1권에 명시되어 있는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양

성훈련을 위한 도제훈련계약으로부터 발전된 것임.

- 진로지도계약(Contrat d ' orientation)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의 노동 계약이다(1991년 12월 31일 법 no 91-1405). 이 계약의 목적은 취

업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다(노동법 L. 981-7, al. 1과 L. 122-2조). 계약기간동안 고용주는 해당 청소년

이 직업진로지도를 받도록 해야 함. 이 직업진로지도는 그 행위와 결과로서

직업진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도제훈련계약 또는 자격계약을

통해 자격획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자격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인데 청소년에게 자격 획득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고용주는 훈련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가로부터 감세 혜택을

받게 됨. 이 계약은 실험적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으로 직업

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26세 이상의 고용요구자에게도 열려져 있음.

- 도제훈련은 일종의 순환 교육임. 도제훈련은 국가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초기 양성훈련의 한 계열을 구성함. 그러므로 도제훈련은 계속

직업훈련장치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업진입 순환훈련 계약과도

다름. 이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약인데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

불하고 직업훈련을 보증해야 함. 대신 청소년은 노동을 하면서 도제훈련기관

이나 기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도제훈련계약은 교육의무를 마친 청소년에

게 일반 이론과 실전적 훈련을 시켜 직업기술교육학위 또는 산업부문자격증

이 수여하는 직업자격을 획득하도록 함을 그 목표로 삼고 있음. 재정적 지원

은 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노동법 R.115-1조)

○ 노사동수 참여 기구의 확대

- 직업세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온 사회적 관계는 노사동수 참여방식과 관련

기관들의 일반적 모습을 조금씩 그려왔음.

- 노사동수 참여방식은 두 동반자, 즉 한편으론 고용주와 고용주의 대표들, 다

른 한편으론 임금노동자의 대표들이 직업세계를 충분히 재현하도록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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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이 방식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적 관계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재해석

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방식은 양자의 대표성을 상호 간에 인정하려는

근본적 원칙에 근거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음. 역사적으로 이 양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형성된 것이 조합이며 노동법 제 4권 제 1장의 근본을 이루고 단체

협약전의 핵심적 메카니즘을 구성하고 있음.

- 결국 노사동수 참여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음. 첫째, 이 기구는 직업세계의 대립적 관계를 표현하도록 보장하

는 유일한 기관임. 둘째, 이러한 대표성은 노동권에 의해 인정된 고용주 대표

조직과 임금노동자 대표조직으로 구현됨.

- 직업훈련과 관련된 노사동수 참여기관들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첫째, 직업훈련

장치의 조정과 제어 둘째, 특정한 주제와 관한 협의 셋째, 각종 행위에 관한

운영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조정과 제어를 위한 기관으로는 CPNFP, COPACIF, AGEFAL이 있음.

·CPNFP는 직업훈련을 위한 전국 차원의 노사동수위원회로서 직업훈련 장

치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1991년 7월 3일 협약에 의해서 탄생하였음. 이 협

약에 참여한 기구는 노사조합인데 사용자 조합으로는 CNPE, CGPME,

UPA가 참여하였고 노동자 조합으로는 CGT-FO, CFE-CGC, CFDT, CFTC

가 참여하였음. CPNFP는 1991년 7월 3일 협약에 참여한 노동자 조합별로

각각 2명의 대표(총8명)와 동수의 고용주 대표로 구성되어 16명의 구성원을

갖고 있음. 이 위원회의 행정총무는 프랑스 전국 고용주 이사회에 의해 보

장됨. 이 위원회는 전국차원의 연구 담당 총무실을 갖고 있는데 양 쪽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연구와 조사 임무를 수행함.

·조정과 제어를 위한 두 번째 기관은1982년 협약에 의해 창설된 COPACIF

임. 이 기관은 개인훈련휴가 노사동수 위원회라 불리우는데 개인훈련 휴가

(CIF)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정기관임.

·조정과 제어를 위한 세 번째 기관은 AGEFAL인데 1986년 12월 22일 협정

의정서 틀 속에서 1901년법에 따라 사회 동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순환훈

련기금운영 협회임. 이 기관은 CPNFP의 틀 속에서 첫째, 기업·OPCA 또

는 국가로부터 받은 비용을 관리하며, 둘째, OPCA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

를 결정하며, 셋째, 협회의 기능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정을 적용함.

- 직업훈련에 관한 협의기구로서는 CPE가 존재하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1969년

2월 10일 산업간 전국협약(AN I)에 의해 창설되었음. 1991년 7월 3일 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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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협약은 모든 산업부문에 CPN E, 즉 전국 고용 노사 협의회를 도입하였

고 지역단위 협의회로서는 1984년 7월 6일 협의의정서에 따라 COPIRE, 즉

산업간 지역협의회를 설립하였고 또한 산업부문과 지역내의 고용변화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의 기능을 첨부하였음. 모든 CPE는 모든 전국 수준 조합연맹

으로부터 적어도 한 명의 대표자를 포함시켜야 함.

- 직업훈련과 관련된 노사동수참여 기관들중 세 번째 기능인 훈련자금의 운영

을 맡고 있는 기관은 OPCA, 즉 인정노사 공동관리 모금기구임.

·1971년 직업훈련의 발전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참여를 의무화했을 때 법은

동시에 사회적 동반자들에게 이 재정을 노사동수로 공동관리할 수 있는 메

카니즘을 구축할 것을 위임했음. 그러므로 OPCA는 직업훈련기금모집기관

이면서 동시에 노사공동관리체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님.

·1994년 7월 5일 사회동반자들은 1991년 7월 31일의 전국 전직업 협약(AN I)

의 보완조항을 추가하면서 OPCA를 창설해 기존의 장치를 간결하게 정리

하였음. 1995년 구조조정 이후 1996년 1월 1일 97개가 인정되었고 1998년

에는 99개임.

○ 기업위원회 역할 강화

- 고용주가 법적으로 임금노동자를 훈련시켜야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고용주는

임금노동자를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시키고 복직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고용주는 노동의 안전보장 차원에서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조직하여야만 하는 것임. 노동자 대표, 특히 기업위원회(comité d ' entreprise)

는 훈련에 관해서 특권을 갖고 있음.

-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훈련정책, 훈련의 방향, 훈련 실시에 관해 자문할 수 있

음. 기업의 훈련계획에 관한 자문은 2개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짐. 훈련계획

에 관한 자문이외에도 기업위원회 위원들의 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직업훈련

에 영향을 행사함.

○ 고용요구자(실업자) 지원체제의 강화

- 고용요구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체제는 1984년 4월 1일 이후로 보험체제와

연대체제 등 두 가지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체제는 상호부조체제로서 고용주와, 임금노동자 그리고 국가의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됨. 이 체제는 실직한 임금노동자에게 전에 받았던 임금의 액수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크게 유일감소수당 (AUD :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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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 e dégressive), 고령실업자 수당 (ACA : allocation chom eurs agés), 복

직훈련수당 (AFR : allocation form ation reclassem ent) 등 세 가지로 분류됨.

그 외 실험적이고 한시적으로 보험체제는 8개월 이상 실업보험수혜자의 복직

을 위한 협력협정과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고용을 위한 대체수

당에 재정적 지원을 함.(1998년 1월 28일자 행정명령 UN EDIC no 98/ 04)

- 두 번째 체제인 연대체제는 순전히 국가예산에 의한 공적지원체제임. 이 체제

가 지원하는 고용요구자는 임금노동자가 아니었거나 더 이상 보험체제에 의

해 보장되지 않는 사람임. 연대체제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보험체제와는 달리

일정한 액수로 고정되어 있음. 지원수당의 종류에는 특수연대수당(ASS :

allocation de solidarité)과 직업진입수당(AI : allocation d ' in sertion) 등 두 가

지가 존재함.

- 고용요구자 지원체제의 기본은 보험체제이고 연대체제는 보조적인 체제임. 두

체제는 제각기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중복되지 않음. 즉, 보험체제는 국

가의 규칙에 기초함. 고용요구자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기구로는 UN EDIC과

ASSEDIC이 존재함.

다 . 자격제도

○ 프랑스 자격의 종류

- 프랑스의 자격은 학위증(Diplôm e), 공인 타이틀(titres hom ologu és), 산업 자격

증(certification de branche) 등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대별

·학위증은 교육부 관할하의 자격증인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자격제도의 근간을 이룸.

○ 자격증 신설과 인정을 위한 노사합의기구 설치 및 강화

- 자격 신설과 자격에 부수되는 사항을 노사쌍방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

- 공인기술위원회(com mission technique d 'hom ologation)

·1970년대 확대되었던 공인자격증인 공인 타이틀(titres hom ologu és)의 공인

을 관할하는 위원회

·각 부처 및 관련 노사 단체 대표와 직업훈련기관의 대표로 구성

- 산업부문자격증(certification de branche)을 위해 노사쌍방은 정부 관련 공무

원과 함께 직업자문위원회를 구성

·각 위원회는 약 35명의 위원으로 구성: 10명의 사용자 대표, 10명의 트레이

- 92 -



드 유니온 대표, 5내지 6명의 정부관련공무원(여기에는 교육부 중앙장학국,

CEREQ, AFPA가 포함됨) 11명의 각계 대표(6명의 교사노조대표, 2명의 학

부모 연합회 대표, 프랑스 상공회의소 대표, 무역진흥회의소 대표, 기술교

육자문위원대표).

·현재 위원회수는 3개 부문에 걸쳐 17개

○ 직업경험의 인정 및 자격과의 연계

- 1980년대 초반부터 계획되고 중반에 실시되어 1990년대 초반에 재수정된 새

로운 자격증은 직업 경력을 통해 획득된 모든 지식, 훈련, 학위를 망라하여

평가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적 자본과 관련된 경력의 자격화라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

-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 자격증을 그랑제꼴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업 생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인정하는 능력 결산표

(bilan de com pétences) 제도를 통해서도 취득 가능

○ 유럽의 직업교육시스템들을 상호 비교

- 유럽의 직업교육시스템들을 상호 비교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가지 시

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영국이 직업중심 시스템인 반면 프랑스는 학교

중심 시스템이고 독일은 양국을 절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극단

적으로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자격으로 규정한다면 프랑스는 직

업세계와는 관계없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을 부여해 왔다. 독일은

두 개의 시스템을 절충하여 직업세계에서의 실제경험으로 학교교육이나 훈련

을 대신해 왔었는데 중간입장을 취했다기보다는 영국의 시스템에 치중하였음.

- 이 중 독일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이

되었음(우리 나라 공고 2·1체제를 상기하기 바람).

·산업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독일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전락시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분화된 현장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침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능력이 노동자에게 결핍되게 됨.

-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를 위해 기업내의 현장학습을 강화시키

지만 기초능력양성을 직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

- 우리 나라가 그 동안 독일식 해결방안을 강조해 왔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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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정책 방향 모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우리 나라에서도 경력의

자격화가 먼 미래의 제도가 아님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여할 것임.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지원정책

가 . 법 또는 제도 개혁 및 행·재정 지원정책

○ 1989년 7월 교육법 (Loi d 'Orientation su r l'Education)

-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프랑스 교육 제도 전반의 지속적이고 점진적

인 개선안으로서 최근 프랑스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법안임. 아동 및 학생

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1조에 제시하고, 중·고등 교육

에 대한 급증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려

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고교교육개혁 (RPL, Rènovation Pèdagogiqu e des Lycèes)

- 1991년 조스뺑(L.Josp in)이 기획, 베이루(F. Bayrou )에 의해 실시

- 고교교육개혁(RPL) 은 1990년 국가교육과정위원회(CNP)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개혁안에 의거

- 교육과정이 너무 무겁고, 백과 사전적이고 교과간에 연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는 비판으로 추진된 것

- 기본 입장은 교과는 교과 그 자체를 위해 가르쳐질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형

성과 자질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는 것

○ 대학 2000년 (Universitè 2000) 계획(1991)

- 대학 2000년 으로 불리는 고등교육의 정비와 발전 계획(1991)은 대학 재정의

인상, 새로운 대학과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되는데, 1차년

은 1991-1995, 2차년은 1995-2000

- 대학 2000년 계획의 목표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

·모든 수준에서 전문 직업적 교육을 발전시켜서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고

등 교육을 적용

·연구 및 교육분야에 있어서 지역 발전과 국제 협력, 특히 유럽 대학의 중

심지가 되어 역동적인 관계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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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2000년 계획은 직업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 분야 대학을 집중적

으로 육성하는데 중점

·1991년 교육부는 10년내 엔지니어 수를 배로 늘리기 위해 27개의 직업전문

대학(IUP, In stitu t universitaite professionalisè)을 신설

·대학 1학년을 마친 지원자에게 입학이 허용되는 직업전문대학은 수업연한

이 3년이며 학생들을 고급 엔지니어로 양성

·현재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행정, 무역, 재정 관리 등의 교육과정이 있

는데 차후에는 훨씬 광범위한 교육 분야를 망라하게 될 것임

·이러한 전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진의 반 이상은 전문 직업인출신이어

야 하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통적인 대학의 학과에서 보다 더욱 생생

한 현장 수업을 받게 될 것임.

·또한 학생들은 적어도 2가지 외국어를 습득할 의무를 갖는데,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줄 것임.

○ 베이루(Bayrou )의 신학교계약 (N ouveau Contrat p our l' Ecole,1994년 5월)

- 교육부장관 베이루는 1994년 5월, 교육 개혁을 위한 신학교계약 을 공포. 주

요 개혁내용은 기초 능력 강화와 수업 내용의 경량화, 이해가 용이하도록 학

과를 구성하며, 지도 수업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개인별 교육활동 구성가능성,

학업 곤란의 예방과 조기 탐지, 학업 곤란 학생의 지도, 진로 교육 및 시민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임.

- 또한 신학교계약 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존

중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도가 용이하도록 사이클을 조정하여, 중학교 과정을

3개의 사이클, 즉 적응 사이클, 중심 사이클, 진로지도 사이클로 조직함.

○ 유럽 교육 협력 프로그램의 적용

- 프랑스는 1993년 11월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제126-127조를 바탕으로 1994년

12월과 1995년 3월 유럽연합의회에서 채택된 유럽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적

용하기로 함. 목적은 유럽 교육 협력을 증진하고, 관련국의 언어들을 공부하

며, 정보 및 경험 교환의 촉진과 교환 교수 및 교환 학생 제도의 도입, 원격

교육의 실시와 타국가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밀성을 도모하는 것임.

- 유럽교육협력 프로그램에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

럽 공동체 실천 프로그램인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1995년 3월 채택), 청소년

및 성인 직업 교육 및 직업 체제 개선을 위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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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채택), 미래의 유럽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 교육 (You th

for Europ e) 프로그램(1995년 3월 채택)도 있음.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은 고

등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에라스무스 , 초중등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코메

니우스 , 어학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링구아 를 포함.

○ 포루 교육 개혁(Projet Fau rou sx, 1996년 6월)

- 1996년 6월 13일, 총리 산하의 자문 기구인 포루 위원회는 주로 초·중등 교

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안을 발표. 주요 내용은 기초 필수 지식의 습득

강화, 중등 학교의 진로·직업·기술 교육의 강화, 학업 실패의 최소화 및 학

업 리듬의 고려,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의 부여임.

○ 베이루(Bayrou )안

- 1997년 2월 4일, 베이루는 1995년 10월부터 18개월 동안 3단계에 걸친 작업

끝에 대학 교육 개혁의 주요 조치들을 발표. 제1단계는 1995년 10월부터 1996

년 4월가지 대학 교육 개혁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 단계로서, 100여개의

협회와 조직(조합, 학부모 대표, 교장 회의 등)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들의

의문 및 기대 사항들을 답변. 제2단계는 1996년 4월부터 6월까지, 대학 공동

체와의 협의 단계로서 19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은 대학의 일반적 상태

(Les Etats Gènèraux de l'universitè)라는 제목의 50만부의 질문지를 배포.

- 1997년 2월의 발표 이후 이 조치들 대부분이 1997학년도 신학기 9월부터 적

용에 들어감. 주요 내용은 대학 학사 조직의 개편, 대학생 지위 향상, 대학의

현대화, 기업체 연수의 강화임.

○ 알레그르(C. Allègre)의 교육 개혁

- 좌우파 동거 정부 출범으로 1997년 6월 새 교육부 장관에 부임한 이해 알레

그르는 청년 고용 정책, 탈중앙집권적 교육 행정, 학교 안전, 시민 교육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 고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 증원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보조 교사(aide-èducateu r)를 1998년 1월부터 1년 동안 7만 5천명, 3

년대로 15만명을 증원하여, 실업 해소 효과를 거두고 과중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의 부담을 감소한다는 정책임.

- 탈중앙집권적 교육 행정 정책으로, 중앙 부처의 교육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교

사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억제하는 관료주의 일소. 1997년 4,000명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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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 부처의 공무원을 2,000내지 1,500명 수준으로 점차 감원할 것을

공포함.

- 학교 안전 문제, 즉 청소년 성희롱, 신입생 공격,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대책으

로, 9개 지역의 412개 중고등학교에 실험적으로 보조교사, 안전요원 500여명

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조직된 경찰력을 집중시킴. 이들은 학내외 폭

력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을 관찰, 지도할 책임을 갖게 됨. 학교

폭력 문제는 안전에 대학 권리 문제로 보다 심각하게 다뤄질 전망임.

- 또한 공화국 정신에 바탕을 준 시민 교육(èducation civiqu e)을 강화. 일반 교

육과 기술 교육의 연결을 위해 일반 고등학교에 기술반을 도입하고 그랑제목

준비별(CPGE)에 기술 분야를 도입. 학교와 직업 현장을 연계(새로운 지식과

직업 경험의 교환)할 방점도 가지도 있음.

○ 최근 교육 개혁 논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교육부 장관 알레그르(C. Allègre)는 현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오늘날 고등학교

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에 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실시

함. 이를 위해 설문 조사와 국가 토론회를 개최. 1998년 1월 8일 -23일 사이,

300만 명의 고교생과 40만 명의 교사 및 4,500개 학교에 고교에서 어떤 지식

을 가르칠 것인가?(Quels Savoirs Enseigner dans les Lycèes?) 라는 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학교 구조, 제도적 개혁, 평가보다는 교육목적과 내용을 중시

○ U3M계획 수립(국가교육연구기술부, 1999. 12)

- 21세기의 경제-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과 연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새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

- 학생수 정체현황과 학업수행기간 연장 추세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과 고등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이전의 고등교육 개혁 프로그램 U2000계획 은 대학신설 등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양적 팽창에 중점

- 2000∼2006년 기간 동안 총 450억 프랑(정부지원 270억 프랑, 각 지역에서

180억 프랑) 예산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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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3M 계획 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관련 방안

- 단기기술대학(IUT) 신설 억제

·2년 과정의 단기기술대학 학위(DUT)취득 이후 학업을 연장하는 추세인 현

재 거의 대부분의 중소도시에 최소한 한 분과라도 개설이 되어 있는 단기

기술대학의 증설은 단기기술대학 학위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할 때 부적합. 따라서 일부 기존의 단기기술대학에 추가 분과

개설만을 허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들어서 있는 도시에

서의 단기기술대학의 신설을 억제.

- 기술 플랫폼 형성

·중소도시에서는 대학을 비롯, 단기기술대학, 고등기술자자격증과정(BTS), 기

술계 및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술자원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을 형성

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 기술자원 보유기관과 중소

기업과의 계약방식에 의거한 기술 플랫폼 활용은 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됨.

- 기술대학 신설

· U3M 계획 추진기간(2000∼2006)동안 전통적인 개념의 대학 신설을 억제

하는 대신, 산업구조상의 변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대학을

신설.

·현재 꽁피에뉴, 트로와, 벨포르-몽벨리야르 등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3개

기술대학은 전통적인 대학과 기술학교의 개념을 연결하여 고급 엔지니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좋은 예임.

·신설될 기술대학은 해당 지역의 대학과 지역 대표, 경제계 인사들과의 협

의 하에 지역 사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연구 네트웍 형성

·연구분야는 U3M 계획 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연구센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대기업과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릴, 파스퇴르 연구소, 스트라스부르그, 뚤루즈, 몽펠리에 등 각 분야별 연구

중심지를 축으로 한 연구 네크웍을 형성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및 혁신

을 위해 대기업과의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기술 플랫폼 형성이 중

소기업과의 산학협동을 위한 것이라면 연구 네트웍 형성은 대기업과의 산

학협동을 위한 것임.

·이를 위하여 국립기술연구센터(CN RT)를 창설하여 국, 공립 연구소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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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산하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체제를 구축.

- 인문대 및 의대 시설 확충

·종합대학 신설을 억제하는 대신, 시설 부족상태에 놓여 있는 아미엥, 루앙,

렌트, 뚜르, 브장송, 리모쥬, 뚤루즈, 몽펠리에 대학의 인문대 시설을 확충.

·또한 파리에 집중되어 있는 인문학연구소를 릴, 루앙, 렌느, 낭시, 스트라스

부르그, 부장송, 몽펠리에 등 지방과 셍-드리, 에브리 등 수도권지역에 신설

·그리고 릴, 베르사이유, 낭트, 디종, 브장송, 프와티에, 니스 지역 의과대학

의 낙후한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 1998년 1월 8일, 21세기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 공포

- 고교 교육 개혁 위원회 회장인 모랭(Edgar Morin)은 교육 목표에 대해 2000

년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고 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교

양을 제공하고, 과목간의 연결을 통해 교양에 활력을 불러 넣어야함 을 강조

하고, 과목별로 구별된 단편적 지식을 비판, 학문간 연결이 21세기 교육 개혁

의 새로운 지향점임을 시사

○ 프랑스 초등교육 개혁안

- 6월 20일로 취임 3개월을 맞는 쟈크 랑 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육개혁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

- 그동안 고교개혁 개편안 등 긴급사안 처리를 통해 프랑스 수와르 신문이 발

표한 설문조사(6. 19)에서 63%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랑 장관은 교육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임 장관 시절 이미 발표된 개혁안의 재검토를 시사

- 초등교육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계발을 위한 언어, 과학, 예술교육

강화, 컴퓨터 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강화 등

○ 직업훈련보고서(고용연대부, 1999. 3)

- 계속직업훈련에 관한 종합 진단 및 발전 제안서

Ⅳ . 한국에의 시사점

1. 교육과 훈련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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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직업에 관한 것이라도 학교를 통한 행위를 교육이라 하고,

그 외의 행위를 훈련이라 분류하고 있으며

○ 교육재정의 원천은 국가의 예산이고, 이는 국가교육연구기술부에 의해서 지출되

지만 훈련재정의 원천은 기업의 분담금, 임금노동자의 실업보험금, 국가보조금이

고 국가보조금은 고용연대부를 통해 지출하고 있음.

○ 성격과 재정의 원천이 판이하게 다른 두 영역은 분리하고 연구와 기술개발을 교

육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일선교사, 학부모와 학생, 사회

동반자

○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 훈련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 부서와 그 산하 연

구기관 그리고 위임받은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임. 교육과 훈련 활동의 핵심이 학

생과 노동자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교육

과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의견은 단지 참고가 되거나

형식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음.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교육과정 개정은 벌써 7차

에 이르고 있으나 설문 조사에 나타나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와는 항상 거

리가 있음. 그 이유는 그들의 요구가 정부와 학자의 안목에 의해 통제되거나 변

형되어 처리되기 때문임.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인 합의보다는 이른바 유능한 지

도자들의 선처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임.

3. 하향식 통제를 상향식 결정 체제로 대체

○ 프랑스는 시행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 주도형으로 하향식이지만 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상향식임. 분야와 등급에 따라 고유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교사와 학부모, 고용주단체와 노동자단체는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종속될 뿐인 것임.

4. 학력 존중 사회 구축

○ 프랑스는 학위를 포함한 자격 제도를 현대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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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대나 능력 사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력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음

○ 학력을 파괴한다면 학교 무용론이 대두될 것임

○ 학교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학위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할 것임

5. 직업경험의 인정

○ 1980년대 초반부터 계획되고 중반에 실시되어 1990년대 초반에 재수정된 새로운

자격증은 직업 경력을 통해 획득된 모든 지식, 훈련, 학위를 망라하여 평가함으

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적 자

본과 관련된 경력의 자격화라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함.

○ 우리 나라에서도 경력의 자격화가 먼 미래의 제도가 아님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

여할 것임.

6. 엄격하고 신뢰받는 평가제도 정착으로 인력자원의 질 제고

○ 프랑스의 학위가 자격으로서 인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나 졸업시키지 않는

20점 만점에서 10점 이상을 받아야하는 엄격하고 신뢰받는 평가제도에 근거함.

○ 우리 나라의 학업 및 훈련 성취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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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캐나다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 개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정책 개발 요소로 인식할 뿐 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가치로 인식함.

○ 범위: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 직업교육과 훈련, 자격 제도, 연구 개발, 관광

및 과학 기술 등을 광범위하게 망라함.

2. 정책 비전

○ 총괄적인 초 부처 차원의 정책 비젼 대신 부처별로 정책비전을 제시함.

○ 주 교육부장관 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CMEC)

- 연방수준의 교육부 부재

- CMEC를 통하여 캐나다내 교육에서의 정보 공유 및 리더쉽을 제공함.

- 주 차원의 자치적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

- 연방정부 수준의 새천년 교육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은 평생학습 과정이므로 지식의 획득, 갱신 및 활용이 옹호되는 평생학습

사회를 창출하려 함.

○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um an Resou rce Developm ent Canada, HRDC)

- 연방 정부기구로서 peop le dep artm ent 라고 불림.

-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서비스, 실업대책, 장애인과 원주민 대상 고용교육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반적 정책수립 시행

- 캐나다 국민들이 보상을 받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공평하고 안전한 직

장, 일자리에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쟁적인 노동시장 및 고무적

인 학습환경을 증진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아래의 비전을 제시함.

·인간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취함.

·캐나다 국민들이 평생 경력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103 -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

·예방적인 정책수단(preventive m easures)을 강조함.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리더로 행동함.

·파트너쉽을 형성함

·커뮤니티의 능력을 배양함

·핵심가치를 존중함.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강점을 개발하고 육성함.

○ 산업부(Industry Canada):

- 캐나다인들이 범세계적이고 지식기반 경제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적이 됨

으로써 고용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연방정부기구임.

- 이 부서의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보다 많고 유망한 직종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시장

이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라는 믿음을 소비자, 기업가 및 투자자들에

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를 창출하는 것임.

- 경쟁의 원천이 인적자원임이 정책기저임.

- 정책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혁신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캐나다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 강화

·적정비용으로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보편적 접근기회 보장

3. 추진전략

○ 총괄적 추진전략: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간에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연방정부인 인적자원개발부

(HRDC)와 산업부(Indu stry Canada)가 제공

-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지방정부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에 의해 제

공됨

- 교육기능을 총괄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는 없는 대신 주 교육부장관 협의

회(CMEC)에서 교육 정책수립, 평가,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함.

- 교직협회(College of Teachers), 교원단체 등 사회적 기구들이 교육과 교사들

의 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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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교육부장관 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CMEC)

- CMEC를 통하여 캐나다내 교육 정보 공유 및 리더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

래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방정부와의 효과적인 포럼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교육의 산출물에 초점을 맞춤: 수학, 읽기, 쓰기 및 과학 분야에서 13-16세 학

생의 성과를 평가함.

- 최상의 실무(best p ractices)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교육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수집함.

- 기술, 개방 학습(open learning), 카피라이트 및 교육 연구와 개발

- 지역간 학점이전 협정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 등록학생들간의 이동을 고무함.

-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할 과정을 개발함.

- 커리큘럼 개발에 협조함.

- 정책관련 연구 증진

- 고등교육의 강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증진

- CMEC 주도로 연방정부 수준의 교육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95 - 현재까지)

·캐나다의 교육정보공학(Inform ation Technology in Education)은 철저하게

계획된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음.

·K-12학년을 위한 교육 공학의 계획을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6월 30
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효과성, 접근가능성 및 적정 비용성의 세 가지 원칙 하에 21세기의 학습자

의 평생 학습 비전을 제시함.

·이 계획의 중심 개념에는 정보공학이란 정보공학에 관한 교과목을 통해 정

보공학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도구로서 통합시켜 가

르침으로써 교과 교육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보공학 문해(literacy)를 달성하

는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캐나다는 각 주(州)별로 구축된 자체 네트워크와 초·중등학교에 접속된 인

터넷을 상호 연결하여 모든 교육 기관을 인터넷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정보고속도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Com munity

Access Program)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에서 그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즉,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정보망

을 구축한 후 이를 SchoolN et을 중심으로 캐나다 전체의 네트워크를 구

성·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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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망
네트워크

School N et
T eleLearning Netw ork

(Csile, Virtu al- U , T eleform , Cadretel)

↗ ↖

주 온타리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州)별
프로젝트

종류

- Gra ssroot s
- SchoolNet
- ENO/ REA

- PLNet
- CLN

[그림 5-1] 캐나다의 교육정보망 네트워크

- 이러한 장기 계획은 SchoolN et과 PLN et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공학(ICT;

Inform ation and Com munications Technology)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

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음.

·학생들의 ICT 기능을 증진

·ICT 기능을 도입한 학습 강화

·교사들의 ICT 응용 능력 배양 지원 (수업 및 학교 행정 양면)

·ICT 도구, 자원, 및 서비스의 동등한 지원

·학생들의 ICT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 능력 증진에 대한 평가

·주 정부 혹은 기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예산 확보

○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RDC)의 추진전략

-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용서비스, 실업대책, 장애인과 원주민 대상 고용교육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반적 정책수립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부는

고용보험, 인적자원투자, 소득지원프로그램 및 노동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 고용보험: 실업자들이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업을 탐색하는 동안 잠정적인 재

정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도우며 주요 기능은 아

래와 같음.

·고용보험정책 수립

·구직자 취업지원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 및 구직기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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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보제공 등 고용 촉진

·고용보험 및 연금지급

- 인적자원투자: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실업

자로 하여금 직장을 찾고 소년소녀 가장들의 가난을 극복하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고용, 청소년, 학습 및 문해 방지 프로그램을 증진시키

도록 도와줌.

- 소득지원 프로그램: 노인, 장애인, 재해 대상자 및 이주민(migrant)에 대한 프

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목표 집단의 소득을 보장함.

- 노동 프로그램: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배양하고 혁신, 투자 및 근로자의 복지

를 고무하는 협조적인 작업환경을 증진시킴.

○ 산업부 (Industry Canada)

- 생산성 향상, 고용증대,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는 고속정보도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화 네트워크 추진작업을

하며 경쟁력의 원천은 인적자원임을 정책의 기저로 하고 있음.

-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는 위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원리로서 아

래의 5가지를 제시함.

·네트워크간의 상호 연계 및 운용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유기적 협력 개발

·시장 경쟁의 원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네트워크 보안

·정보고속도로의 핵심요소로서 평생학습을 설정

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 인적자원개발 총괄부서는 없으나 교육은 주 정부에서 담당하며 주 교육부 장관

협의회(CMEC)에서 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의 리더쉽을 제공하며, HRDC에서 평

생학습, 문해, 인적자원개발, 고용 및 노동 관련 지원을, 산업부(Industry Canada)

에서 정보화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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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협조부처

○ 초중등교육은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주의 교육부는 수업방식, 취업관계, 재정 등

에 대하여 규정된 틀을 제공함.

○ 주 교육부장관 협의회(CMEC)에서 정책 관련 연구,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계적 정보 및 best practic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커리큘럼 개발에 협조함.

○ 통계부(Statistics Canada)는 교육과 관련된 자료 및 분석을 제공함.

○ 인적자원개발부(HRDC)는 문해, 평생학습 및 학교에서 일로의 전이(school-w ork

transitions)의 영역에서 설문을 시행하고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를 함.

○ 산업부(Industry Canada)는 SchoolN et를 통하여 캐나다의 학교 및 교사들과의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인문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s & Hum anities Research Council: SSHRC)

는 교육연구를 지원함.

3. 협조체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체

- 이미 언급한 주 교육부장관 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교육부문은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주정부의 교육담당 장관 협의체인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CMEC)가 구성되어 교육에 있어서 리더쉽

을 발휘하고 있음.

- 협의체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는 교육 결과에 대한 강조, 최고의 실

무(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 공유,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협조, 정책관련

연구의 증진. 고등교육의 강화 및 고등교육 기회의 증진, 국제 활동의 지원,

이동성의 증진, 및 연방정부와의 효과적이고 유익한 협조를 위한 포럼으로서

의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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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체제

- 실례로서는 Sectoral and Occupational Studies Division, HRDC가 있음.

- 민간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적자원개발부가

도움을 주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조 체제임.

- 경영층, 노동조합, 교육, 정부 및 다른 산업의 대표들간의 파트너쉽이 형성되

어 인적자원과 관련된 이슈를 둘러싼 조정 역할을 함.

- 각 부문의 연구는 규모가 국가적이고 기술 및 기업환경의 변화가 미래의 고

용, 직업구조, 기술 수준, 노동공급 및 훈련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함.

- 이러한 전향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전략 개발에 필수적임.

- 또 다른 형태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체제로는 Human Resource Partnership s

Directorate가 있음. 이 기구는 폭넓은 고용활동을 통하여 국가적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증진하며 아래의 다섯 가지 활동을 지원함.

·첫째, 인적자원 이슈에 관한 민간부문의 소유권(ownership )을 장려함.

·둘째, 지역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이를 민간부분의 파트너쉽과 연계함.

·셋째, 국가적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함.

·넷째, 학습시스템에 영향을 줌

·다섯째, 지역간의 장애물을 제거함.

-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캐나다의 인적자원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파트너를 동원함.

- Ontario주의 경우 The Federal Econom ic Developm ent Initiative in N orthern

Ontario(FedN or)가 있으며 지역공동체 및 공동체에 근거한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하며 경제 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청소년의 인턴쉽을 지원함.

○ 산관학 협조체제

- 스쿨넷(SchoolN et)는 1993년 캐나다의 학교 및 공공 도서관을 인터넷에 연결

함으로써 캐나다인들이 정보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증진하도

록 설계됨. 지식정보화사회의 학습자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과 파트너쉽

을 통하여 평생학습 및 세계 최고의 교육자원 창출을 지향하며 새로운 지식

경제에서 주요한 직업능력인 정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학교에서의 교육기회 및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임. 지방과 소규모 지역의 관리, 도서관 관계자, 교육-도서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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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의 스쿨넷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학교와

도서관을 정보고속도로로 연결하였음.

- SchoolN et의 개발 및 실행에 관한 지도는 SchoolN et 국가자문위원회에 의하

여 제공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여러 교육관련 협회, 주 교육부 장관, 연

구자 및 주의 학습 N etw orks임.

- SchoolN et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지역적인 장애와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전세계의

자료 입수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교육 기회 및 학업 성취를 향상

·교육 공학적인 교수 방법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증진시킴.

·강력한 정보 공학과 컴퓨터 통신 공학의 발달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중요한 고용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

·정부, 산업체, 대학으로부터의 교육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컴퓨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컴퓨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학교간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교사 및 학

생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함.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캐나다의 정보 공학 소프트웨어, 멀티미

디어 사업을 촉진시킴.

- 스쿨넷은 수준 높은 인터넷 컨텐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스쿨넷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캐나다인들이 새로운 공학

과 인터넷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쿨넷에서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 다른 형태의 산관학 협조체제의 경우는 TeleLearning N etw ork of Centres

of Excellence을 들 수 있음. 이 네트워크는 캐나다의 선도적인 연구를 촉구하

고, 미래의 인력에 투자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델을 도모하고, 지식과 공

학의 파급 효과를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다음

과 같음.

·직장과 국가에서 필요한 새로운 학습 모형, 학습 환경, 더 나은 교수법의

개발

·직접적인 네트워크 학습을 구조적으로 운영,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의 개발 및 적용

·telelearning 단체들의 특성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

·교육자 및 훈련자들이 정보공학을 그들의 지식구축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직장의 교육훈련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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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파트너쉽

- 캐나다에서는 사회적 파트너쉽이 인적자원개발의 계획, 시행 및 사후관리의

기본 원리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래의 두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 수 있음.

선행 학습평가 및 인증(Prior Learning Assessm ent and Recognition : PLAR)

은 여러 종류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역량을 확인, 서

류화, 평가 및 인증하는 것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과정임.

- 선행 학습 평가의 목적은 개인이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식적

인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학교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직업 자격증 획득 혹

은 노동시장 진입시 요구사항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음.

- 도제제도 및 지역간 표준 Red Tape 프로그램: 도제제도는 기술을 습득하기

원하는 사람(도제)와 숙련공을 원하는 고용주간의 계약으로써 현장경험과 시

술훈련을 통합하여 인증된 기술자를 만들어 가는 산업에 기초한 학습제도임.

- Yukon Dept . of Education은 산업계 및 노동계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First

N ations, 학부모, 학생들 및 교육자들과의 파트너쉽을 개발함.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 교육정책은 주 정부의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별로 특성 있는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 표준, 책무성 및 보고, 지배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 개혁이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될 것임.

○ 보다 큰 책무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혁 목표와 정책의 방향을 지향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의 지속적인 협조 고무

○ 교육에서의 파트너쉽 강조

- 정보기술을 교육제도에 통합하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직장으로 순조로운 전이

를 가능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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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대한 자금 지원의 강화는 아래와 같은 특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루어짐.

- 장애학생들의 학습지원, 등록 학생의 증가, 고도의 기술 교과과정, 교실 규모

의 감소, 이동 교실의 감소 등

○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로 정보기술을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컴퓨터 1대

당 학생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증진시킴.

1. 일반교육정책

○ Ontario의 교육개혁

-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새천년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수

한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구조조정과 효율성, 책무성 증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 영역은 교육경영의 자율화,

예산, 평가, 투명화, 교육과정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함.

- 교육평가국(Education Quality & Accountability Office) 설립·운영

·1997년, 교육평가국을 설립·운영하여 온타리오주 전역의 공립학교에 3, 6,

9, 1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문제해결형의 주관식 시험을 실시하여 학교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시험 결과는

정부의 예산 지원 차등화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학교간의 등급화 시키고 있음.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크게 1-8, 9-10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1-8

학년용이 통합되어, 능력별 성취 목표 및 세부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정

보통신기술 활용 기대 수준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교과별 교육과정의 정보

화 체제를 갖춘 상황임. 각 교과별 교육과정은 A4 용지에 40-60쪽 내외의

분량으로 주교육부 홈페이지(http :/ / www .edu .gov .on .ca)에 게시되어 있음.

·교육과정 개발시 교육과정 전문가간의 초벌 작업 후 현장 교사로부터 온라

인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음. 3-5년의 기간에 걸

쳐 이루었고, 11-12학년용도 현재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전문 인력동원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효과 및

단기간 내 현장 교사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는 효과도 가졌다고 온타

리오주정부 관계자는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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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화

·교육정보화 예산은 초·중등교육 14억 달러, 고등교육 3억 달러로 집계되

고 있으며 교원 정보화 교육 중 양성과정에서 교육공학을 필수 과정으로

채택. 온라인 연수과정이 도입된 상황이며, 현재 온라인 양성과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주 교육부에서는 교원정보화를 위해 세 가지 전략

을 세우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교사 개인의 헌신을 유

도하는 것임.

·교육정보화는 기존의 교사의 교수방법에 하나의 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

여지고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영역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교

육정보화는 개혁적인 방법이 아닌 기존의 방법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방법

차원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상황임. 교사노조가 강하고 시민의 교사에 대

한 신임이 높아, 교육정보화로 인한 교사입지의 불안함은 매우 미미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음.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사재교육을

책임지며 교사에 대한 전문성 신장 기회(professional developm ent days)를

의무적 또는 선택적으로 제공함. 교원연수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교과연구회 같은 교원자율연수조직은 세미나,

워크샵, 간행물 발행, in ternet을 통해 자질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교

원노조도- 온타리오주의 경우 4개의 지부를 가진 온타리오 교원연맹(OTF)

·회원들의 전문성 신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며

사설연수기관은 학교에서 연수 요청시 학급경영, 전략적 교수방법 등에 관

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

- 온타리오의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표, 척도, 대상, 기준 및 실행계획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5-1>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초·중등 교육

목표/ 결과
(goals/ outcomes)

척도
(m easures)

대상/ 기준
(targets/ standards)

98-99년 실행계획
(commitment)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 학
생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
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속적
인 성취도 향상을 장려할 수
있는 일급수준의 초중등학교

주정부 차원의 학력
평가에서 교육부가
정한 수준을 달성한
3학년 학생의 비율

3학년 학생들이 교육부
가 정한 새롭고 보다 높
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도달함. 성취기준은 4단
계 척도 중 3등급이상임.

1998년 테스트에서 교
육부가 정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비율이 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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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초·중등 교육(계속)

목표/ 결과
(goals/ ou tcomes)

척도
(measures)

대상/ 기준
(targets/ standards)

98-99년 실행계획
(commitm ent)

책무성 : 교육시스템은 학생,
학부모, 납세자에게 책임을 져
야 함

주정부 단위 학교생
활부 사용

모든 공립학교는 주정부
에서 만든 학교생활부를
사용하여야 함

1998-99학년도에 모든
공립학교는 1-8학년 학
교생활부를 사용함
교육부는 1999년에는
9-12학년 학교생활기록
부를 개발할 계획임

학교생활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비교가능한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를
초과하여야 함

교육부는 학교생활부
에 대한 학부모의 만
족도 평가 기준을 설
정할 계획임

교육위원회의 재정지

출방식에 대한

학부모와 납세자의

만족도

학무노와 납세자의 만족

도는 전년도에 비해 향

상되어야

함

교육부는 표준 교육위

원회 지출보고서를 개

발할 계획임

학생중심 재정

투자 : 새로운 교육투자 방법

은 온타리오주 학생이 어느지

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단지원에 중

점을 둠

학교교육에 직접 투

자되는 비용과 행정

비용 사이의 비율

향후 3년동안 학교교육

에 직접투자되는 비율이

61%에서 65%로 향상될

것임

1998년부터 교육위원

회는 매년 재정지출보

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표 5-2>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등교육
목표/ 결과

(goals/ ou tcomes)
척도

(m easures)
대상/ 기준
(targets/

standards)

98-99년 실행계획
(commitment)

고등교육 프로그램
에 있어서 수월성 :
고등교육 기관은
높은 수준의 교육
을 제공함

대학이 제공한 교육은 학생들의 수
요를 충족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척도에 의하여 측정됨

- 졸업후 6월 이내 취업율
- 졸업생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
- 졸업생의 만족도
- 재학생의 프로그램 이수율 및

만족도

캐나다
최고수준

교육부는 1998-99년간 개별대학의
성취를 다음과 같은 지표에 의해
평가할 계획임
- 졸업생 취업율
- 졸업생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
- 졸업생의 만족도
- 재학생의 프로그램 이수율 및

만족도
종합대학 교육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척도에

의하여 측정됨

- 졸업생의 취업율

- 재학생의 프로그램 이수율

캐나다

최고수준

25-29세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율 1

위인 온타리오주의 위치를 유지할

계획임

교육부는 모든 종합대학에게 당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졸업생의 취업율 등)를 학

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임
수준높게 관리되는

고등교육 : 학자금

융자가 필요한 학생

들이 고등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장

18-2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자 비율

인구중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자 비율

(34%) 유지

각 대학이 수업료의 일정부분을(1달

러당 30센트)학자금 융자를 위해 적

립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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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1999), APEC 연수결과보고서, 캐나다 편)

○ Qu ebec의 교육 개혁의 목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소한 85%의 청소년이 20

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소한 60%가 전문대학 학위를 받고 최소한

30%가 학사학위를 받는 것임. 주요한 개혁 조처로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필수 과목을 가르침.

- 학교에 자치권을 부여함.

- 직업기술 교육의 개혁을 강화함.

- 고등교육을 강화하고 합리화함.

- 계속교육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

○ N ew Brunswick의 개혁은 다음을 포함함.

- 각 학교에 학부모 자문위원회 설치

- 18개 학교 구(district)에 구 학부모 자문 위원회 등을 설치함.

- 보다 높은 표준, 기대 및 보다 큰 책무성을 지닌 보다 엄격한 시스템을 창출

하려 함.

- 1999년부터 학생들은 18세까지 혹은 졸업때까지 학교에 머물도록 요구받음

○ N orthw est Territories

- 이 지역의 모든 지역 공동체가 모든 종류의 중등교육에 접근 가능하도록 중

등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 Dene 및 Inu it를 비롯한 원주민의 의식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시행

함. 2004년을 목표로 새로운 성인대상의 기초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있음.

○ Alberta

- Alberta 교육부는 학교와 직장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율을 높이

는 목적으로 School Career Transitions Initiavive를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비즈

니스의 참여를 고양함.

- 또한 중등학교에서의 수학의 성취수준을 높이며, 테크놀로지 사용에 있어서

학생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50만의 장비를 구입함.

- Alberta Advanced Education & Career Developm ent:

·커리큘럼을 최고 의 기술수준에 맞추고 교원의 재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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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을 함.

·향후 5-10년에 걸쳐 고등교육기관 및 도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수요를 만

족시키기 위하여 수용인원을 확대할 예정임.

·또한 재정적으로 궁핍한 것이 더 이상 학습에의 장애물이 안되도록 주정부

가 재정지원을 할 것임.

○ Manitoba Dept . of Education and Training

- 성과지표 및 학생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함.

- 대학 및 전문대학을 단일 체제하에 둠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조정, 연계

(articu lation) 및 기획 기능을 향상시킴.

2. 직업교육훈련정책

○ 직업교육정책

- Youth Intern ship Canada: 청년 실업자 및 잠재적 청년 실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의 기회를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자금지원을 제공함.

- You th Service Canada: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에 직면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봉사활동 서비스를 창출하는 조직에게 자금 지원

을 제공함.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오늘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생애 기술 및 직업 경험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함.

- Stu dents Sum m er Job Action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여름동안 일에 대

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영리 및 비영리 집단과의 파트너쉽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부,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을 통

하여 학생들이 여름 아르바이트 기회를 찾도록 도와줌.

○ 직업훈련정책

- Yukon Dept . of Education은 Youthw ork, Entrepreneurship, & Jobs과 같은

효과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함.

- Manitoba Dept . of Education and Training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

년 및 성인들을 돋기 위하여 연방 및 지방 고용 프로그램을 강화함.

○ 도제제도에 대한 개혁: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에 청년들이 도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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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산업계가 보다 쉽게 참여할 추가 자금을 지

원함.

- Manitoba Dept . of Education and Training은 변화하는 시장조건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제제도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재편

함.

○ 새로운 노동시장 개발 협정: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실업자들에

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용주 및 고용인들에게 훈련과 기타 노동시장 프로그

램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간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협정

을 개발하고 있음.

○ 청년층에 대한 작업기회의 증대: 청년 실업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일

의 성격뿐만 아니라 청소년 고용에 방해가 되는 문화적 사회적 장애물을 인식케

함.

○ 자격제도와 연관된 것으로써 표준개발위원회(Standards Development Committee)를

들 수 있음. 표준개발 위원회를 통하여 고용주와 종업원이 함께 일하여 직업 표

준이 개발됨.

- 이를 위해 직업분석 초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수의 실무가를 선발함.

- 이 초안은 국가적으로 타당도가 검증됨.

- 산업계가 인정할 때 초안이 직업 표준이 됨.

- HRDC는 재정, 기술지원 및 지도를 제공하여 Sectoral Partnership Initiative

를 통한 직업표준의 개발에 기여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지원정책

○ 정부지원정책은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장애인 청소년 및 노인층을 위한 정

부보조, 정부지원 재고용 훈련 프로그램, 실업보험, 직업안정 재해 보상금, 및

Work-Infonet을 들 수 있음.

○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 학생 대부 (Canada Stu dent Loans)

-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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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청소년 및 노인층을 위한 정부 보조

- 연금 제도(Canada Pension Plan)

- 노년층 사회보장 제도(Old Age Security)

- 소득 보조/ 부부 지원금(Incom e Supplem ent/ Sp ou se' s Allow ance)

○ 정부지원 재고용 훈련 프로그램

- 목표집단의 임금 보조금

- 자가고용 보조(Self-em ploym ent Assistance)

- 직업창출 파트너쉽

- 목표집단의 수입 보조금(Targeted Earnings Supplem ent)

- Skills, Loans and Grants

- Federal-Provincial/ Territorial Arrangem ent

○ 실업보험

○ 직업안정 재해 보상금(Occupational Safety Com pensation)

○ Work-Infonet :

- 우리 나라의 Work-N et와 같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으로 구인구직, 직업훈련

과 자격요건, 국가직업분류(N 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진로 및 경

력, 노동시장정보 및 사업장 환경을 다룸.

- 구인구직: 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정보, 공공기관 취업정보, 정부지원 직업프

로그램, 자영업/ 창업정보, 기업체 모집 공고

- 직업훈련과 자격요건: 정부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대학 사이트 연계, 민간 훈

련기관 협회/ 단체 지원, 직업훈련 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 NOC(N 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직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직업훈

련, 직업정보, 고용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공

- 진로 및 경력: 교육기관 제공 정보, 민간운영 경력 상담, 장애인/ 여성/ 학생

등 취약계층 서비스, 산업별/ 전공분야별 진로지도 서비스

- 노동시장정보: 노동시장동향, 직업별 임금, 고용상황, 직업전망 등 정보 수록

- 사업장 환경: 근로기준, 노동조합, 고용평등, 기타 사업장관련 부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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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한국에의 시사점

○ 구조조정과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성숙된 역량

- 캐나다에서는 종래 비능률적이고 시대변화에 둔감한 교원, 교육행정조직을 납

세자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1994년 이

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개혁정책은 정부기구

및 교육위원수의 대폭 축소, 교실수업 혁신에 초점을 둔 교육재정 방식 도입,

교직경력연수 단축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집단반발, 교사의 파업 및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 등 구조조정에 진통이 있어 왔음. 하지만 보다 양질의 교육서

비스 제공 및 교육에 대한 책무성 증대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라는 보

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어 나갔다는 점에서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큼.

○ 지역사회 주도 교원의 질 관리

- 캐나다의 경우 교사의 위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는 교원양성과정의 내실화와 실습중심의 교사양성제도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등교사든 중등교사든 모두 학사 후 1년 학위과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즉, 우리 나라도 대학에서 다양한 전문성 신

장 기회를 많이 갖고 1년 내지 2년 대학원과정(4+1 or 4+2)을 통하여 전공과

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실습 강화를 통한 교원양성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특히 캐나다에서는 교직협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사

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사집단도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율통

제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아울

러 평생동안 유효한 교사자격증 제도도 연수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

록 함으로써, 교원의 자질향상 노력이 교직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임.

○ Qu ebec주의 경우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나 개혁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

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 결과가 바람직한지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주 정부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활

동별 평가는 정책의 질 향상 내지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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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기획단계에서 중요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함.

○ 대부분의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정책목표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음. 주 교육부장관 협의회(CMEC)에

서는 13-16세의 경우엔 수학, 읽기, 쓰기 및 과학분야에서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양위주의 교육정책에 초

점을 맞추어 학업 성취와는 상관없이 99% 학생이 졸업하는 것에 만족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러한 추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기초학

력이 점차로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질 위주의 정책에 촛점에 맞추어 기초학습분

야인 읽기, 쓰기, 수학, 영어 및 과학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강조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Youth Intern ship Canada는 청년 실업자 및 잠재적 청년 실업자들에게 의미 있

는 일의 기회를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자금지원을 제공하며 Youth Service

Canada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큰 장애물에 직면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역공동

체 봉사활동 서비스를 창출하는 조직에게 자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생애 기술 및 직업 경험을

개발하는 것을 도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이를 가능케 하는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의

기업가 혹은 지역공동체가 청소년층을 위해 직업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거나 생애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직업으로

의 전이가 용이하게 되리라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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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핀란드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가 . 개념

○ 핀란드에 있어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최근 수년간 국가수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연구를 위한 국가전략 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국가계획들에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정보화 사회를 구축·활용하려는 국가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의도하는 정부차원

의 취지와 정책수행 실제가 바로 그 대상임.

- 즉,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관련지식을 향상시키고,

- 지식수준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를 부단히 실시하고,

- 축적된 새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을 의미

○ 이는, 국가 사회의 입장에서는 새 기술을 전통적인 교육체제에 통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교육운영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하고 있음.

- 그 핵심은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교육구도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 그 관심의 초점을 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두며,

- 아울러 계속해서 정보화사회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촉진해나가는 것임.

- 그 목표의 중심은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의 구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

육적 개발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구조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한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

- 국민모두가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매체서비스에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주소 등을 소유하고,

- 정선된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보의 유통을 감지하고 정보내용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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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수득 및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임.

나 . 범위

○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을 이끌어 나가려는 핀란드에 있어서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

련 인력의 양성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포괄적임.

- 우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의미 및 역할을 이

해하고, 국민각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관련 정보를 이해·조립·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구비·제공하고 이어 정보화 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 정보화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교수인력에게는 정보사회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당 기술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게 하고,

- 정보화 및 컨텐츠산업에 종사하고자 관련지식을 강화해야 하는 전문인들에게

는 고도의 정보창출적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게 하고,

- 이러한 제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보화사회에 대처하는 학습여건

을 정비·개선하며 정보의 배포방식과 정보내용의 구조를 강화하는 일에 관

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는 일련의 영역임.

다 . 핀란드적 미래전망과 발전에의 제약

○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존재,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소외(social exclu sion)와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 ality)임.

- 배우려는 의지의 결여와 낮은 가구별 재정상태가 사회적 소외를 낳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보화사회의 요구를 충

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노동인력의 노령화, 노인, 불구자, 학습장애자, 실업·실직자, 벽지지역 거주자

등은 사회적 소외에 취약한 계층임.

○ 전자서비스의 제공과 교역은 데이터의 안정성과 국민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과 문제를 생산하게 될 것임.

○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가상경제(virtu al econom y)의 무제한 팽창은 전

자거래와 조세징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표출시키고 그에 따라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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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반을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적절하고 정당한 네트워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재정투자의 수준

을 추정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조정역할이 또한 필수적임.

○ 정보화사회로의 발전과정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은 일상생활보다는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상적 사회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있어 또 다른 약점으로는 새로운 매체를 서비스하는 제

공기업의 출발이 더디고,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임.

2. 정책비전

○ 정보세계화사회에서의 모범적 선두주자로의 부상

- 핀란드가 정보기술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관련 하드웨어가 풍부하

고, 인터넷 접속 및 이동전화 측면에서 앞서 있으며, 전자통신분야

(telecom munication m arket) 경쟁이 비교적 자유롭고 접속비용이 적절하다는

점임.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동통신, 전자서적, 디지털 라디오 및 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발전은 다양화하는 국민교육수요에 대처하는 데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여러 면에서 정보화사회에 있어 앞서 가고 있는 핀란드는 기술적 사회적 문

화적 교육적 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 및 성공사례를 제공할 것임.

- 따라서 핀란드 정부(교육부)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전략적 선도의 역할을 담당

하고 전략에 합치하도록 구체적 계획을 조정·시행할 것임.

- 그 결과, 모든 국민이 정보활용능력의 개발 및 관련 지식창출에의 참여하고,

핀란드 사회는 삶의 질·지식·국제경쟁력·국제교류를 모범적이고 다양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것임.

○ 온 국민의 정보자원에의 균등한 접근과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 핀란드는 지식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음. 정보사회에서

는 지식이 교육과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매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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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은 개인가, 기업간, 조직간의 상호교류를 증진

시키는 한편, 정보의 활용과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크게

증가시킬 것임.

- 그 결과, 핀란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 균등

하게 제공되는 교육기회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사회가 주는 기회 및 혜택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혜택의 공유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연구능력과 실

적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협력적인 동시에 분화되어 있는 정

보네트워크체계의 일상적인 향유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가 . 정책과제

○ 윤리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베이스에 근거를 둔 교육 및 연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확인·추진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을 위한 정보화사회의 구축

·국민의 능력배양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모든 국민에게 제한없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 미디어서비스 제공

·2004년까지 전 국민이 E-m ail 주소를 소유하도록 함.

- 교수요원을 위한 정보화사회의 구축

- 정보관련 산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가상학습환경의 강화

- 전자출판에 의한 연구정보와 교육자료의 생산·분류·배포

- 정보화사회 구조의 강화

○ 위와 같은 정책과제의 수립과 아울러,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는

교육·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기반을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위 비전이 실현되려면 교수·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가능한 사회건설

이 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시스템에 평생

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로써 정보의 흐름과 기술의 활용이 활발히 되

도록 국민들의 능력배양이 이루어져야 함.

- 126 -



- 교육운용과 문화전달체계의 새로운 방법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개혁이 요구. 동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협력도 지속적

으로 요구

- 현재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화사회도 그 성공적 지속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

- 정부간 협력체제가 중시되어야 함.

나 . 과제별 추진전략

○ 인적자원개발의 위한 상기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현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베이

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각각의 과제들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마

련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을 위한 정보화사회의 구축

- 국민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개방대학을 확충, 특히, 노년층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감.

- 모든 국민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의 폭넓

은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와 NGO 등 시민단체들에게 일반대중을 대상

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한편,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디지털라디오, TV, 무선네트워크 등 정보화 시

설 기기를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매년 250만 유로화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관리는 핀

란드연구개발기급(Sittra)과 기술발전센터(The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프로젝트 기금으로 활용

○ 교수요원을 위한 정보화사회의 구축

- 정보화사회에서는 교육종사자들이 교육의 수혜자이자 정보화사회의 건설역군

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3만명을 교육시킴.

-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관련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관한 새로운 교육

기술들을 학습케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매년 5백만 유로화를 투입

○ 정보관련 산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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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산업 및 새로운 미디어 창출 및 활용과 관련한 영역에 종사하게 될 전문

가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한 프로젝트와 기금은 교육부의 책임과 관장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교

육부는 이들 프로젝트와 기금의 활용노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

가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개선·발전시키고 있음.

○ 가상학습환경의 변화

- 거국적인 정보화사회의 효과적인 건설을 위해 원격화상교육시스템 등 네트워

크를 통한 교육시스템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음.

- 국립교육위원회(The N ational Education Board), 대학, 핀란드 국립방송(The

Finnish national Broadcasting Comp any, YLE), 핀란드 국립연구개발기금, 기

술개발센터, 여타 NGOs 등 관련기관들의 공동노력으로 가상대학과 가상학교

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총괄조정은 교육부가 담당. 교육부는 이 사업에 매년 6백만 유

로화를 투입

○ 전자출판에 의한 연구정보와 교육자료의 생산·분류·배포

- 정보의 디지털화의 첫걸음으로 출판과 모든 인쇄물의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음.

- 여기에는 학습교재의 디지털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네트워크화와 원

격화상교육교재의 출간도 동시에 진행

-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매년 3.3

백만 유로화를 투자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기업과 학교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시 단위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협력사업이며, 중

앙정부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

○ 정보화사회 구조의 강화

- 교육·연구·훈련에 있어서의 정보화사회 구조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 정보화시설의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의 확대, 정보화·네트워크화 관련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상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증진을 위한 하부구조 개발 및

확충을 기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의 시 그리고 기업, 기타 관련 교육기관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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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에는 매년 9백만 유로화를 투입.

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 교육부내 교육과학정책국(The Departm ent of Education and Science Policy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DESP)이 총괄부서임.

- 이 부서는 핀란드 정보화사회 교육·훈련·연구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 구체적인 사업과제는 다음과 같음.

·새로운 교육법안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감독하여, 이 법안들이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함.

·고용확대, 산학협동의 증진,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전략 수립을 도모함.

·직업교육 및 도제훈련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학의 부서를 설립하며, 문화

및 자원봉사활동분야의 고용성을 높이고, 청소년 워크샵을 활성화 함.

·경제, 기업, 고용측면에서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국가혁신체제 강화와 관련

된 교육훈련,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

·국제교육, 과학교류, 문호개방 프로그램을 활성적으로 실행에 옮김.

·행정부서에서의 행정 및 관리방안, 인적자원관련 프로젝트의 효과분석능력

을 개발함.

2. 협조체제

가 . 정부와 여타부문과의 협조체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

- 교육과 고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은 국회와 국가위원회(the Council of State)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 관련활동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교육과 고용정책에 관련되는 업

무를 관장 또는 담당하는 주요 정부부처로는 국가위원회, 교육부, 노동부, 중

앙교육위원회(N ational Board of Educati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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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구도상에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책임과 정책결정 관련 권한이 교

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나 일선의 단위교육기관에로 위임되고 있다

는 점임.

- 중앙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교육부는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지원을 담당

하고, 지방정부나 일선단위교육기관 등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전

략의 수립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음.

○ 정책과제 추진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외부평가

와 내부평가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평가는 핀란드고등교육평가위원회(Finnish Higher Education Evalu ation

Council), 중앙교육위원회(The N ational Board of Education), 핀란드연구개발

기금(The Finnish N ational Fund for Research and Developm ent, Sitra), 교

육·연구·문화를 통한 정보화사회증진위원회(The Council for the Prom otion

of the Inform ation Society throu gh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가 담

당

- 이들 관련기관이나 기구들은 평가자료에 터해 전략과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로 되는 개선노력과 지속적인 관찰로 획득된 결과 및 모니터링 조

치내용을 관계장관들에게 건의

-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타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운영

나 .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과 조정

○ 협력적 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음.

- 쌍방 평행적 파트너십의 구축

- 여러 개의 관련 지방정부와 산업체간의 컨소시엄의 구축을 통한 협력

○ 연구와 교육분야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고, 자원과 교육시장을 위한 경쟁

이 심화되면서, 교육부문과 기업간의 협력과 협조가 적극적으로 요청될 것임.

-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조는 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임.

-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상대학과 가상학교로의 발전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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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임.

- 교사들이 네트워크의 교육적 활용방안 마련에 참여할 것이고 작은 학교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될 것임.

다 . 산·관·연·학 협조체제

○ 교육기관 또는 대학이 개혁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을 추진

- 교육기관들이 모든 세대의 모든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하며,

- 교육기관들이 학습개혁의 중심이 되는 한편,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교육기관들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강조

- 또한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의 활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단계별 전이과

정에서 필요로 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확충하도록 함.

○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며, 점차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지향적 학제적 연구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산·학·연·관의 관계는 정보의 유통을 빠르게 하고

지구전체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는 것이 주된 정책내

용이 될 것임.

- 이에 따라, 연구기관과 국민들은 최신 연구결과를 빠르고 쉽게 획득할 수 있

을 것임.

- 한편 정보화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연구기관과 대학원은 큰 도전에 직

면, 신축성 있는 대응과 일련의 심도 깊은 기술이 더욱 중요한 존재요소로 인

식되게 될 것임.

○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 산업계도 정부의 정보산업교육 증진사업 1998-2002에 동참

- 기업들은 정보화사회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턴쉽을 제공하고, 학

교를 졸업하기 전의 위치에 있는 학부생들을 고용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대신

학부생들이 학교를 완전히 졸업한 뒤에 채용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산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화 현장전문가들은 대학이나 종합기술전문대학

(Polytechnic, 중등교육 이후에 제공되는 3년반 혹은 4년제의 고등교육단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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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전문교육기관임) 등지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에 필

요한 시설을 기증하기도 함.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 기본교육정책

○ 핀란드 정부는 1999년 12월 29일 1999-2004 5개년 교육·연구발전계획을 발표

- 1990년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 1991년 1월 교육 및 대학연구 성명서 를 발표하였고,

- 이후 교육·연구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음.

- 1994-2004 5개년 발전계획은 1995-2000 5개년 계획의 평가결과에 기초함.

○ 위의 5개년 계획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이루어 나가

기 위한 것임.

- 즉 앞으로 지식과 노하우가 핀란드의 성공적인 미래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보

고, 따라서 국민적 노하우와 지식 그리고 혁신을 제고하는 것이 경쟁력이 생

존의 필요로 인식되는 국제사회에서 핀란드의 경쟁력과 문명발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 평생학습 을 국가생존력을 확보케 하는 정책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강

조하여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는 근간으로 보는 교육발전방향을 제시함.

- 이에 따르면 모든 핀란드인들은 성·주거·연령·언어·경제적 지위·건강상

태·능력의 차이 여하에 불구하고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

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발전방향의 인식에 터하여 5개년 발전계획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균등

한 교육기회의 제공, 평생학습, 직업교육 및 현장교육, 국제화와 다양한 언어

교육 제공, 정보화 전략, 환경교육, 수학 및 과학 노하우 향상,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등에 두고 있음.

○ 이 교육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국민 기초교육의 필요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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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을 개인수준에 맞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성인들에게는 그들의 지식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들의 고용증가와 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함.

·아울러 성인교육과 훈련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적 욕구충족도 만족시켜

야 함.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환경개선도 지속되어야 함.

- 평생교육기반의 구축

·조기교육이라는 교육의 시작단계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

·편견과 폭력근절을 위한 관용과 인권교육을 강화

·일반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 교육요구를 폭넓게 교육체제에 반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을 수행

- 평생학습체제의 실현

·근로계층의 노령화, 세대간 교육훈련 차이, 증가추세의 퇴직자를 위한 평생

학습 제공

·노동시장진입 청소년들에게 경력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

·학습기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양교육의 다양성과 성인교육의 자발적 동기를 강화

·교육의 직업세계에의 연계 및 지원체계 강화

·직업과 시민활동으로 획득된 지식의 평가와 인정제 확립

·평생학습체제 확립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및 상담 강화

- 교육기회의 확충에 주력

·교육·훈련의 확충은 국가경제와의 관련 및 노동력 부족에 중점

·종합기술전문대학 중심의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확충을 꾀하고, 특히 종합

기술전문대학의 문화산업분야 양성에의 적극적인 참여에 역점을 둠.

·대학교육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첨단분야와 문화산업, 그리고 사범교육,

비즈니스 분야를 강조함.

·매년 약 2만 5천명의 학생들이 자기개발기법, 학습기법, 그리고 정보화기술

교육을 수혜하도록 함.

2. 정보산업교육증진산업의 추진

○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정보화부문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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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종합학교(com prehensive school)를 졸업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주요

소프트웨어와 E-m ail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중등학교 졸업생들은 학습하고, 일하며,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내면화하도록 함.

- 대학 졸업생들은 학습하고, 일하며,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기술

을 내면화하도록 함.

- 대학 졸업생들은 자신의 학습, 연구, 직장에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

도록 함. 특히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 성인교육에서도 교육유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에 중점을 둠.

특히 노령층과 실업자 및 실업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필

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이상의 기본계획을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함.

- 교육과 연구의 정보기술 첨단화

· 정보사회 교육·훈련·연구 국가전략, 2000-2004 프로그램에 의거

·모든 시민에게 정보화기술을 교육

·교원에게 정보화관련 연수기회 제공

·정보산업과 신 미디어 분야에 새로운 기법을 전수

·가상대학 및 가상도서관 설립

·교육 및 연구시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디지털화

·이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교육기관, 산업체, 매스컴, 공공기관을 총망라한

파트너쉽을 구축

- 대학교육 및 종합기술전문대학교육의 강화

·종합기술전문대학교육을 직업교육훈련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강화하여 종

합기술전문대학 졸업생 중 3분의 1이 직업교육훈련 분야 수료자가 되도록

계획

·종합기술전문대학교육을 문화산업전문가 양성사업과 연계지워 2004년에는

2만5천명의 문화산업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함.

·대학교육을 정보산업교육과 연계 짓는 사업을 강화함.

- 대대적인 국제협력사업의 전개

·매년 약 8천명의 종합기술전문대학 졸업생을 해외에 연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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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천명의 대학 졸업생을 교환학생으로 해외연수 파견

·직업교육훈련 국제합동프로젝트 추진 및 교환연수 강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 사업 지원 확대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EU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확충

○ 1998년 3월이래 핀란드 정부는 정보산업교육증진사업 1998-2002 를 수립, 추진하

고 있음.

- 이 사업에는 미래를 대비한 특별조치(정보산업기술의 향상 및 이 분야를 전공

으로 하는 졸업생 규모의 증대 등)와 향후 지속적으로 대학 및 대학 외의 직

업교육분야에서 정보산업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의 진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급별 추진사업을 설정·실행하고 있음.

- 대학

·2000년까지 1998년 대비 1,000명의 학생을 증원 선발함.

·1998-2002년 동안 정보산업기술전문분야 전공학생 5,150명을 증원하여 선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999년까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

- 종합기술전문대학

·2001년까지 1998년 대비 1,400명의 학생을 증원, 선발

·1998-2002년간 전문가 프로그램에 총 2,400명의 신입생을 증원, 선발

·1998-2002년간 정보산업관련분야에 1,000명의 신입생을 증원, 선발

- 직업학교

·1998-2002년 동안 전문분야에 400명을 증원, 선발

·이밖에 평생교육, 도제훈련을 통한 정보산업분야에서도 인원 증원계획

3. 교육훈련체제

가 . 교육체제 및 체제운용방식

○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서 전기중등교육까지 9년간의 교육을 종합학교에서 담당

- 7세부터 시작되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함께 수행

- 제3의 경로인 도제교육을 1994년부터 추가하여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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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은 전통적으로 후기중등교육단계와 초기고등교육단계의 일부에서 담당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직업학교의 경우 2-3년간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1-2년의 초기고등직업교육과

정을 첨가하여 운영

- 도제훈련은 성인학습자가 학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1994년에 만들어진 것이나, 전통적인 개념의 일반학생들을

위한 후기중등교육에도 활용

○ 직업교육과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요청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에서 현

재 개혁작업이 진행 중

- 1980년대에 시작된 개혁작업결과 현재 7개 영역 30개의 직업군을 망라하는

단일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직업교육과정 영역 및 영역별 직업군

반복활용가능자원영역: 농업, 임업, 어업, 원예, 기타 1차 산업

기술교통영역: 14개 직업군

행정통상영역(비즈니스경영관리)

호텔, 케이터링, 가정경제영역: 호텔, 요식업, 가정경제, 청소용역업

사회보건영역: 사회적 보건 서비스, 미용

문화영역: 전통공예, 매스컴, 영상, 극장, 무도, 음악

인문교육영역: 여가활동, 체육교육

- 전반적인 구조가 국가수준에서 구도화되어 있는데, 각각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교육을 위한 코스개발 지침 등으로 후속 세부구도가 제시되어 있음.

·모듈은 직업세계가 지니고 있는 복잡다단한 과업과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본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하나의 모듈에는 2-3학점이 부여됨.

각 모듈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육내용은 단위학교 책임 하에 배열

○ 고등교육단계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교육기관이 있음.

- 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의 세 종류의 학위를 수여하나, 예외로 자격면허

(licentiate)를 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20개 대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절반이 다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음. 벽

지에 위치한 대학은 지역발전과 근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종합기술전문대학은 기초직업교육을 상향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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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세워진 교육기관임. 1996년이래 합병 형태로 개편되고 있으며, 2000

년까지 다학문적 접근에서의 직업교육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나 . 직업현장과 밀착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운용

○ OJT 훈련기회의 확대

- 기본적으로 정규교육기관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핀

란드에서는 직전교육을 마친 후의 현장과 밀착된 OJT를 강조하는 패턴을 갖

고 있음.

- 1998년 1월 정부와 사회협력단체간에 OJT 훈련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 천명

- 이에 근거하여 현재 훈련장의 확대 설치가 시작됨.

○ 일터중심학습(w ork-based learning) 강조

-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학습내용구조의 관리와

질 확보 측면에서 직업훈련을 제도화하는 노력으로 전개

- 학습의 필요성이 인지되면 고용주와 학교간에 협약이 이루어짐.

- 정부(교육부)에서는 직업세계에서의 현장성 있는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

(Agreem ent on Training Provided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Work at the

Workp lace) 을 통하여 일터중심학습의 목적, 책임, 협조관계, 기타 관계되는

사항들의 준비를 위한 준칙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

4.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가 . 법 또는 제도의 개혁

○ 최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근간으로서의 교육체제 개편 작업이 진행

- 고등교육을 확장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1960-1970년대)

- 의무교육체제하에서 2원화된 교육체제를 종합학교라는 단일체계로 정비(1970

년대)

-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훈련 현황을 정밀검사(1980년대)

- 종합기술전문대학 개설(1990년대)

- 학생 개인의 진로선택경로 개발과 국제화교육의 강조(1990년대)

- 현재에도 교육체계 구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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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최근 이루어진 특징적인 개혁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고등개혁을 위한 새 입법이 진행되어 단위대학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주기

위한 대학교육법(University Act) 이 1998년 하반기부터 발효.

- 1999년 초반부터 발효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법이 만들어져 1999년 상반기부

터 효력 발효 중

나 . 행·재정 지원

○ 핀란드 교육부의 재정

- 핀란드에서 사호복지부와 재정부에 이어 세 번째의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부서가 교육부임. 그만큼 정부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전체의 약 14%

를 차지함.

- 1999년도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교육부 예산은 핀란드 GDP의 약 3.8%에 해

당하는 266억 FIM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5조 7,700억원(99년 8월 기준

1FIM=216.92원)임.

- 핀란드 교육부의 1999년도 사업별 재정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일반교육 27.7%

·대학교육 및 연구 22.8%

·학생재정 지원 14.3%

·직업교육 10.8%

·성인교육 6.7%

·문화 및 예술 6.0%

·종합기술교육 4.1%

·연구 3.8%

·스포츠 1.9%

·행정 1.2%

·청소년활동 0.5%

·교회활동 0.1%

·총계 100%

- 이중 성인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항목에서 약 16억 FIM (원화 약 3,470억

원)정도를 지원 받음. 또한 EU Structu ral Fund에서 약 2억 FIM (원화 약 433

억원)정도를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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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교육부의 예산에는 약 20억 FIM (원화 4,338억원)에 달하는 복권자금

및 공동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복권자금은 국가복권협회(N ational

Lottery)에서 복권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수익금을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그 전입금을 예술(51%), 스포츠(23%), 연구(20%), 청소년활동(6%) 등에 각각

배정하여 사용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극장, 문화행사, 예술박물관, 음악 및 예술교육기관,

영화, 오케스트라 등을 지원

·연구분야를 위한 정부예산은 주로 핀란드 학술원(the Academ y of Finland)

과 연계되어 사용하지만, 교육부가 여러 학회의 활동이나 회의 등을 직접

지원하기도 함.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조직 및 워크샵 지원, 청소년 연구, 지역

청소년 서비스 등에 사용.

○ 핀란드 교육부는 1998-2002년간에 추진되는 정보산업증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을 위하여 동 기간 중 약 7억 8천 FIM (한화로 환산할 때 약 1,691억원, 1999년

8월 1FIM=216.02원 기준)의 공공자금을 확보·배정해야 할 형편임.

- 또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경우 2006년까지 매년 4억4천 FIM (한화

약 954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훈련위원회(Training Comm ittee)의 발족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결정 등의

역할 수행

- 훈련위원회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새

로운 주체로 등장

Ⅳ . 한국에의 시사점

1. 핀란드의 인적자원개발노력의 특징적인 모습

○ 정보분야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 국제적으로 정보화 발전수준에 있어 우수한 수준에 있는 핀란드는 특히 기술

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 1999년 55개국 대상 조사에서 핀란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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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을 교육과 학습에 접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음.

- 교육기관, 대학, 도서관, 문서고 등은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하여 할당된 자금

의 대부분을 장비의 획득과 네트워크의 구축에 사용하고 있음.

- 아울러 정보화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학생수의 증원, 교수요원의 규모 및 연구

원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교육·훈련·연구의 수준을 강화하는 데에 예산을 할

당하고 있음.

- 학습 contents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자원의 확보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과학적 노하우의 전파를 위하여 정부예산이 배정·활용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해결 및 국가정책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예

비프로젝트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앞서 수행된 일련의 관련정책으로부터 연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

을 통하여 정책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보완적으로 수

행

- 이처럼 새로운 정책과제가 의욕적으로 생산되고 이어 후속되는 국가정책내용

의 실현가능성을 더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련연구내용 및 평가결과를 효과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기적인 전망에 터하여 계획적

이나 신축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교훈적인 예가 되고 있음.

2. 시사점

○ 단기적으로 국가경제의 부양책이자 또 장기적으로 그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의

양성·확보·활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단기적이고 단선적인 처방적 구도

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책으로서의 종합적인 안목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바람직함.

- 조기교육에서부터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시동을 거는 거국적이고 포괄적인 정

책의지의 집적

- 단순한 계획보다 세출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정책실현수단의 확보·운용을

통한 정책수행성과의 극대화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지출이 지니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재원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설비투자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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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은 단시간에 조립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되는 것임을 인식하여 예산의 확보·배정에 상위

의 우선순위를 배정

- 인적자원개발의 장기성을 감안, 단견적인 효과를 강조하거나 투자비율의 성급

한 회수를 강조하기보다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교육훈련에 필수적으로 내

재하게 되는 장기 회임 기간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과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관련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검토·수용하는 자세가 필요

- 교육훈련과 관련한 각종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이해당사자로부터 수

집,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정책결정 및 변경에 동참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관련행정을 감시·층고하는 국민의 역할이 갖는 위상을 제고하

는 선에서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함.

- 교육부 등 적정 정책수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목적의 명확화, 정책내용의 천명, 정책수행과 관련한 대 국민 홍보 등 부

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고용과 연계된 개발정책의 실현

- 인적자원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인적자원의 활동을 확약

할 수 있는 취업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

- 이는 추진되는 인적자원정책의 공신력을 보장하는 길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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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호주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가 . 개념

○ 인적자원개발(Hum an Resou rce Developm ent, HRD)이란 미국에서와 같이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의 의미로 사용되며, 조직원의 교육, 훈련 및 개발과 관련된 모

든 활동을 지칭함. 일반적으로 산업체와 정부 조직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훈련·

개발(training and developm ent)과 관련하여 사용됨. 특이한 점은 정부조직내 직

원들의 능력함양(cap acity building)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나 . 범위

○ 본 보고서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범위를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

교육훈련, 고등교육, 고용, 고용/ 노동시장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성인 및 지역사

회교육, 청소년 정책사업 등을 포함하고자 함.

2. 정책 비전

○ 교육·훈련·청소년부 의 비전

- 모든 국민들이 학습사회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제공

- 모든 국민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공정하고, 개방된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보상

을 받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해, 기술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함

(MCEETYA, 1999).

○ 직업교육훈련 비전(ANTA)

- 국가 사회경제적 진보에 직업교육훈련이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이 여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

-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를 위하여

학부모,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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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정확하고 균형 있는 진로 및 과정 정보를 토대로 그들의 중등 및

중등 후 교육훈련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함.

- 산업체는 직업교육훈련부문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함.

- 산업체는 직업교육훈련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핵심

적인 수단임을 인식함.

- 모든 산업 부문의 고용주들은 종업원들과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식적 비공식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노동력에 상당한 투자를

함.

- 근로자들은 그들의 직업생애를 통하여 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습득함.

- 정부는 모든 청소년들이 중등 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인들이 계속교

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함.

- 직업교육훈련 제공자는 모든 수요자(산업체이든 개인이든 똑 같이)의 요구 변

화에 부응하여야 함.

- 지역사회는 교육훈련의 성격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음.

3. 추진전략

가 . 교육·훈련·청소년부 의 전략

○ 교육훈련제도의 기준을 향상함(특히 문해, 산술, 직업훈련의 기준에 초점)

○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보다 순조로운 이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와 강한 유대감을 가질 기회를 확대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증대라는 맥락에서 교육훈련제도가

현재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함.

○ 교육·훈련·청소년부 의 경영문화를 성과 증대, 책무성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자문에 초점을 둠.

○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지원금액만큼의 가치와 양질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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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함.

○ 새로운 도제제도의 시행을 확고히 함.

○ 교육훈련제도 내에서 결과에 대한 책무성(토착민 교육을 존중하여)을 증대함.

○ 진로정보를 포함하여 교육훈련제도 내에서 선택을 지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개

선

나 . 직업교육훈련전략 (1998-2003)

○ 호주 국가훈련청(Australian N ational Training Authority, ANTA)은 위의 직업교

육훈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목표를 수립함. 미래를 위한 가

교(架橋): 호주 직업교육훈련 1998-2003을 위한 국가전략 에는 호주 직업교육훈

련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가 제시됨.

○ 이 국가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칠

변화의 경향을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에 터함. 먼저 예견되

는 변화의 경향을 살펴보면, 세계시장의 성장과 국제적 경쟁의 심화, 서비스와

지식기반 산업의 중요성 증대, 직업 기회에 있어서 지리적 지역적 분포의 변화,

정보와 통신기술의 영향 증대, 업무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인구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 변화 등임.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차원의 5가지 전략적 목표는 ① 호주

국민들에게 직업의 세계를 익히게 함, ② 노동시장의 유동성(m obility) 증진, ③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평등, ④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의 증대, ⑤ 공공 직업교육

훈련비용의 효율성 극대화 등임.

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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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인적자원개발은 주로 교육·훈련·청소년부(Dep artm 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DETYA)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사관계·중소

기업부(Departm ent of Em ploym ent, Workp lace Relations and Sm all Business,

DEWRSB)와 산업·과학·자원부(Departm 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

등이 협의체를 통하여 관여하고 있음.

가 . 교육·훈련·청소년부 의 기능

교육·훈련·청소년부의 설립: 1987년에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부문간 조정을 원활

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는 1996년의 정부기구 개편으로 청소년업무를 더한 거대

부서(DEETYA)로 변모하였다가 1998년 10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교육·훈련·

청소년부로 개칭되고, 고용업무와 관련된 기능은 새로운 부처인 고용·노사관

계·중소기업부(DEWRSB)로 이관되었음. DETYA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장관의 책임 하에 있는 분야의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

- 교육 훈련 동향의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

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

-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으로부터 취업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하고 학습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부문간의 협력 증진

- 호주 토착민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정부의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관리

- 취약한 국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평등한 정책 보장

- 청소년층과 관련된 정부의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관리

- 호주 교육훈련사업의 국제화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인 틀 개발

- 입직 수준의 훈련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국가의 훈련 개혁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 국립 및 사립학교에 관한 정부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며 재정지원 프로

그램을 관리

-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

나 . 교육·훈련·청소년부 의 조직

○ 학교교육국: 일차적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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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을 개발·수행하며, 재정지원을 관리함.

○ 훈련 및 청소년 담당국: 도제제도 및 산업체 훈련을 지원 및 관리하며, 취약 계

층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함. 또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반 문

제들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자문(훈련기준, 질관리 전략 등) 역할을 함. 청소년에

대하여는 연방과 주 수준에서의 직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보

급 등을 조정 관리함.

-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연구활동과 자격기술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함.

- 국제동향 분석 및 평가국: 호주의 교육 훈련을 국제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육 훈련에 관련된 이슈를 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수

행함.

- 업무지원국: 부 내 사업국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지원함.

- 정보기술전략 및 서비스국: 부의 IT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제공

- 회계감사국 부 운영과 시스템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감

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기획 및 행정국: 부내의 업무 향상을 촉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며, 기획,

수행, 협력지원, 고객서비스, 회계, 정책 조언 등을 통해 협력적 기획전략에

공헌함.

2. 기능별 협조부처

가 . 고용·노사관계·중소기업부

○ 고용·노사관계·중소기업 개발부의 목표: 고용의 성장과 호주 내에 있는 기업

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

○ 세부 목표

-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

- 기업 수준에서 유연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증진

- 중소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3. 협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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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체제

○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구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주 정부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이 주 정부에

있지만, 연방정부가 국가 경제발전에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교육·훈련

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임 소재를 떠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특

히 교육 훈련제도가 전국에 걸쳐 통용되도록 국가적 통일성과 응집력을 향상시

키는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역할을 함.

○ 교육·고용·훈련·청소년 장관협의회 (M inisterial Cou ncil on Education,

Emp loy m ent, Training an d Youth Affairs, MCEETYA)

- 1994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MCEETYA는 교육, 고용, 훈련, 청소년 관련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com m onw ealth), 주(state), 자치구(territory), 뉴질랜

드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와 노어폭 섬(N orfolk Island)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본 협의회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는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

육훈련, 고등교육, 고용, 고용/ 노동시장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성인 및 지역사

회교육, 청소년 정책사업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업무 등임. 또한 이들 업무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률 책임을 맡고 있는 호주 국립훈련청 장관협의회

(ANTA MIN CO)와 밀접한 협력하에 이루어짐.

- MCEETYA의 기능은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정책의 조율, 협의회가 책임지

고 있는 분야에서 목적과 관심에 대한 국가적 합의의 도출, 합의된 목적과 우

선 과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활용에 대한 협력, 관련 국가 기구와

의견교환 및 협력을 조율하는 것임.

- 협의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회합을 가지며, 의장은 1년 단위로 각 회원정부

가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음. 본 협의회는 특정한 과제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

되는 여러 개의 추진단(taskforce)에 의하여 업무지원을 받고 있음.

○ 호주 국가훈련청 (Au stralian N ational Training Auth ority , A N TA)

- ANTA는 1994년 1월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업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재원

배분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정부 법률에 의해 설립됨. ANTA는 산업체 중심

의 집행부(Board)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행부는 ANTA MIN CO (장관협의회)

의 지명을 받아 구성된 7명의 연방, 주 및 자치구의 직업교육훈련 관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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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됨.

- ANTA 장관협의회(Ministerial Council, MIN CO)는 국가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중심체로서 직업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호주의 연방, 주, 자치구의 장관들로

구성됨.

- ANTA는 ANTA MIN CO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며 국가의 정책, 목표, 국가

전략 및 연간 국가 우선 순위를 개발하고 자문함. 또한 주 및 자치구의 연간

직업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하는데 자문을 제공함. ANTA는 국가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업의 관리 및 연방 재정을 책임지고 있음.

- ANTA는 정부, 산업체 및 그 외의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관협

의회가 중점 전략을 개발하도록 자문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제

안함.

- ANTA는 수많은 평의회, 위원회 및 상설 기구를 자체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데 이들 중에는 국가표준 및 교육과정평의회, 국가교사개발위원회, 호주 직업

교육통계위원회, 국가 관리정보체제 및 기타 정보수집기구 등이 포함됨. 또한

국가연구자문위원회가 직업교육관련 연구에 관하여 ANTA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호주 연구협의회 (Th e Au stral ian Research Cou nci l, A RC)

- 역할: ARC는 연구 재정 및 정책에 관하여 정부를 자문하며, 호주에 유익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연구 및 연구 훈련을 수행함. 2000년도에 약 4,000개

의 크고 작은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ARC는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갖춤. 또한 지역(local), 국

가(national)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함.

- 최근 정부는 세계적인 지식경제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연구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하여 연구 분야의 개혁을 발표함. 이 개혁은 2000년 호주 연구협의회법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ct)을 시행과 함께 ARC를 독립기구로 설

립하여 여러 연구기관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의 중심적인 기구로 발

전시키기 위함.

- 협의회 회원은 정부가 지명하며, 연구 결과에 관심 있는 학계·산업계·연구

계 등의 대표로 다양하게 구성될 것이며, 교육·훈련·청소년부 와 산업·

과학·자원부 의 장관이 직무상 참여할 것임. 협의회의 운영은 1명의 소장과

6개 분야의 실장이 지명될 것임. 6개의 학문 분야는 생물학·생명공학, 공

학·환경과학, 수학·정보·통신학, 물리·지구과학, 사회·행동·경제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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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조예술 등임.

나 .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체제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산업체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산업체훈련자문위원기구(Indu stry training advisory bodies -ITABs)에서 핵

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체제와 산업체 사이의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산업체의 요구가 조율되어 실행되어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ITABs는 오

랜 기간동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산업체 측의 담당조직

임. 1993년 이전에는 44개의 국가 ITABs와 기타 능력기준기구가 있었는데, 1994

년에서 1996년 사이에, 44개의 국가 ITABs가 23개로 줄었으며 5개의 산업체 기

구와 6개의 기업능력기준기구가 만들어졌음. 국가 ITABs는 다시 130개의 주 및

지역 단위의 지역조직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ITABs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주로 고용주 대표와 노동조합 대

표, 그리고 중소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측의 사람들이 포함됨. 이렇게 구성된

ITABs의 활동을 통해서 산업체의 요구가 상시적으로 반영되며, 특히 최신의 산

업체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이 직업교육훈련에 반영될 수 있음.

○ 또한 많은 주요 산업별 기구들은 각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이러한 기구로는 호주 상공회의소, 호주 사업평의회 그리고 호주 노동조합

위원회 등이 있음.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부문 또는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당수의 기구들이 있는데, 예컨대 자동차판매상협회, 빅토리아 상공회

의소(소기업 관련) 등이 그것임.

다 . 산·관·학 협조체제

○ 학교-산업체 연결 프로그램으로는 1994년에 정부가 설립한 호주 학생훈련생재단

(Australian Stu dent Traineeship Foundation, ASTF)이 있음. ASTF는 학교와 산

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산업 중심

적인 국가기구임. 11학년 및 12학년인 학생 훈련생은 학교에서의 학습과 취업

경험 및 직무 외 훈련을 병행할 수 있음. 이 견습생제도는 학교와 산업계의 지

역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제공됨. 이 재단은 주·자치구 정부 및 공·사립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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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학교-산업체 연결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함. 이 재단은 호주 직업훈련제도의 많은 성공적인 정책들과 이미 시행되고 있

는 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1995∼1996년까지 7,500개의 학생 일자리를 마련하

였음. ASTF는 학교-산업체 연결프로그램의 관장범위를 참여학생 수, 참여 기업

수 및 지리적 분포라는 측면에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 일반교육정책

가 . 교육제도

○ 호주의 학제는 우리 나라의 학제와 비슷함.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 3-6년임. 대부분 호주의 학생들은 중등부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진

로를 결정하는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고등부 과정인 11, 12학년

까지 진학, 대학입시를 준비함. 반면, 대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중등부 10학년

을 마치고 곧바로 취업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라는 주립 기술전문대에 들어가 취업을 위한 심도 있는 훈련을 받음.

○ 호주의 교육훈련제도의 목표는 모든 호주인의 교육기회를 증대시키고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호주의 교육훈련부문은 크게 중등학교 부문(School

Sector)과 직업교육훈련 부문(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고등교

육 부문(Higher Education Sector)의 세 범주로 나뉨. 이 중에서 중등학교 부문

(School Sector)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정부부

문(공립학교)과 비정부부문(사립학교)으로 나뉨. 학생의 3분의 2가량은 주 또는

자치구 정부가 관리하는 공립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4분의 1가량은 비 정부

부문 중 카톨릭학교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부부문 중 순수 사립학교에서 교

육받고 있음. 고등교육 부문(Higher Education Sector)에는 학위와 학술, 전문 및

직무분야에 걸친 보다 상급자격증을 제공하는 대학기관이 해당됨.

나 . 중등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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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목표

- 1999년 4월 아들레이드에서 열린 교육장관회의에서 주·자치구·연방 교육장

관들은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목표 를 승인하였는데 이 새로운 목표

는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목표 에 대한 아들레이드 선언으로 발표.

아들레이드선언 으로 인하여 1989년의 호바트선언 은 무효화 됨.

- 배경: 호주의 장래는 모든 국민이 교육수준이 높고, 공정하고, 개방된 사회에

서 생산적이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기술·가치를

갖느냐에 달려 있음.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것인 양질의 학교 교

육임.

- 학교교육 국가목표 내용

·학교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로 개발해야 함

·교육과정측면에서 학생들은 미술, 영어, 체육, 제2외국어, 수학, 과학, 사

회·환경, 기술 등의 8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능, 이해력을 가져

야 함.

·학교교육은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DETYA의 학교교육국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의 문해(literacy), 수학, 과학,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정보기술 교육을 강

조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

중이며, 호주 토착민들과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 중임.

다 . 고등교육

○ 고등교육 정책 목표

-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확대함.

- 고등교육에 있어서 교수 학습의 질을 향상함.

- 양질의 교수, 장학금 및 연구를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그리고 책무성있는

고등교육제도를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호주의 지식기반 연구 능력을 확대

함.

○ 고등교육성금정책(HECS)과 개방학습지불연기정책(OLDPS)

- 고등교육성금정책(Higher Education Contribu tion Schem e, H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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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들의 고등교육비용을 위해 성금을 내야함. 학생들

은 25%의 감면을 받아 성금을 미리 지불하든지, 그들의 수입이 특정 수준

에 올라 세금을 지불할 때까지 성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불을 연기하든

지 선택할 수 있음.

- 개방학습지불연기정책(Op en Learning Deferred Paym ent Schem e)

·호주의 개방학습(Op en Learning Australia)에 등록한 학생들로 하여금 연

방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비용의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 학생들은 수입이 일정 수준에 오른 후 세금으로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음.

○ 고등교육연구 재정 지원 정책

- 1999년 12월 정부는 지식과 혁신: 연구와 연구훈련 정책 을 발표문에서 고등

교육연구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주요 변화를 설명함.

-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ARC를 강화하고 경쟁적인 국가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함.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에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perform ance-based

funding)을 함으로써 모든 대학이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대학 연구관리계획에 의한 광범위한 질 관리 제도를 수립함.

·지방 및 농촌 지역을 지원함.

2. 직업교육훈련정책

가 . 직업교육훈련제도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정부지원 기술전문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과 사립직업전문학교 및 산업연수센터와 같은 민간 연수기관, 그리고 공

식성이 약한 성인 및 지역사회교육센터(ACE) 등에서 이루어짐.

○ TAFE는 호주의 거의 모든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약

230여개가 있음. TAFE는 호주의 도제 및 훈련생제도 아래서 기초 단계 훈련을

시행하는 비현장 훈련의 가장 주된 훈련기관임.

○ TAFE의 교육과정은 교육기간, 내용, 학생 선발방식, 평가 등이 매우 다양하며

탄력적임. 교육전달방식은 전일제 및 정시제 출석 수업은 물론 개방교육훈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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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OTEN) 시스템을 통해 원격교육을 제공함.

○ TAFE의 학습과정은 다양하고 능력 위주이며 산업계와 학생들의 요구를 융통성

있게 반영함.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됨. 대부분

의 과정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과 이론 교육이 잘

배합되어 실시됨.

나 . 직업교육훈련 정책

능력중심훈련제도

- 능력중심훈련(Comp etency-Based Training, CBT)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훈련시간의 양으로는 기능수준의 적절성과 지식 및 응용의 개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임.

- CBT제도는 훈련시간이 아닌 개인의 기능기술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들

관심사를 다루는 것임. 즉, 한 사람이 훈련을 받은 결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가장 중점을 두는 직업훈련 방식의 한 방법임.

- CBT는 개인에 의한 구체적인 지식 및 응용의 습득 그리고 시범작업에 관심

을 갖는 훈련기준에 대한 훈련수료자의 성취도를 절대 평가하는 제도로서 종

래의 같은 훈련을 받은 집단 내의 다른 수료자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적인 훈

련제도가 아님.

- 이 제도는 능력중심 교육 또는 능력중심검정이라는 두 분야를 모두 포함함.

통합된 CBT제도에서 훈련 실시와 검정기준은 산업체 당사자들이 개발하고

국가차원에서 국가훈련위원회(N ational Training Board, NTB)가 승인한 기준

을 바탕으로 함.

- 능력중심훈련과정의 요소에는 국가차원의 능력 기준(전 학습능력 인정 포함),

훈련 및 교과과정 개발, 교과과정 인정, 훈련시행, 평가, 자격증 수여 등이 포

함되며, 이들 요소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함.

○ 새 도제제도(N ew Apprenticeship s)

- 새 도제제도의 주요 목적은 호주의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양질의 기술인력

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원 및 신축성 있는 훈련(전일제 및 정시

제)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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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도제제도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음: 예술 및

미디어, 자동차 산업, 건축, 교육, 금융서비스, 미용, 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기술 및 통신, 금속 가공 및 엔지니어링, 멀티미디어, 소매, 농업 및 원예,

스포츠 및 오락, 관광 및 접객업.

- 새로운 도제제도에서는 좋은 도제와 훈련생을 선발하는 것은 완전히 고용주

에 달려있으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을 도제로 고용할 수 있음. 고용주는 새

롭게 시작하는 도제와 훈련생을 위한 공공훈련기금을 신청할 수 있음. 훈련기

관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은 해당 지역 정부에서 수행함.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도제와 훈련생은 직업능력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다 . 자격제도

○ 호주자격체제의 원리

- 호주에서는 모든 교육 및 훈련을 12개의 국가자격으로 통합하여 호주의 교육

자격체제(Au stralian Qu alification Fram ew ork, AQF)를 개발·시행중임. 이

새로운 체제는 중등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고등 교육의 자격증을 단일 체계화

하고 '능력중심의 훈련(CBT)' 방식의 훈련 및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임.

○ 호주자격체제(AQF)에서의 자격이란, 자격 소지자가 특정한 개인, 전문가, 산업

체 혹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학습결과 혹은 업무능력을 성취하였음을 공

인하는, 적법하게 인가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증명 으로 정

의됨. 호주자격체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음.

- 학교와 산업체, 직업 및 학문적 자격을 12개의 단일체제로 통합함

- 중등의무교육(10학년) 이후에 성취한 학습과 자격을 전국적으로 인정함

- 경험을 포함한 사전학습의 인정과 학점 이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학

습자가 교육기관과 훈련기관 (TAFE와 대학), 그리고 이들 기관과 노동시장간

의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탄력적인 통로를 개발하도록 도와줌.

- 교육훈련 제공자, 고용주, 근로자, 개인 및 기관들의 요구가 효율적으로 전달

되도록 함.

- 교육과 훈련의 다양한 목적들에 맞도록 탄력성을 제공함.

- 개인이 각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교육 훈련의

각 단계 및 수준을 따라 상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에 기여함.

- 직장 및 산업체의 요구와 직업적 요구에 일치하는 자격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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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함.

- 호주의 국가자격이 국내·외에서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호주국가자격체제의 내용

- 호주자격체제(AQF)는 총 12개의 자격 수준으로 구분되며 중등교육 부문과 직

업교육훈련 부문(TAFE 및 등록된 사립훈련기관), 그리고 대학교육 부문(주로

종합대학)의 세 분야에서 자격을 발행. 교육부분별 자격의 명칭과 수준은 <표

1>과 같음.

<표 7-1> 호주의 자격체제(AQF)

중등교육 부문

Schools Sector

직업교육훈련 부문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고등교육 부문

Higher Education Sector

고등학교 수료증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고급준학사학위(Advanced Diploma)

준학사학위(Diploma)

4급 자격(CertificateⅣ)

3급 자격(CertificateⅢ)

2급 자격(CertificateⅡ)

1급 자격(CertificateⅠ)

박사학위(Doctoral Awards)

석사학위(Masters Degree)

준석사학위(Graduate Diploma)

대학원수료증(Graduate Certificate)

학사학위(Bachelor Degree)

고급준학사학위(Advanced Diploma)

준학사학위(Diploma)

위의 직업교육훈련 부문에 대한 단계별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급 자격(Certificate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과정으로서 학생

들이 기본적인 예비기술과 지식을 쌓도록 도와줌. 보통 호주 중학교 4학년(10

학년)을 마치거나 그에 준 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 입학할 수 있음.

- 2급-3급 자격(CertificateⅡ-Ⅲ):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토대

로 좀 더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배우게 됨. 호주 중학교 4학년(10학년)을 마치

거나 그에 준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혹은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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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자격(CertificateⅣ): 학생들의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학습 능력을 요

구하며, 업무의 평가 및 분석 능력과 지도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 고등학교

과정(12학년)을 마치거나 그에 준 하는 자격, 또는 3급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

입학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신청자의 수학, 영어, 과학능력을 요구

하기도 함.

- 준 학사(Diplom a): 우리 나라에는 없는 학제로 준학사 학위라고 할 수 있음.

업무에 대한 기획 및 경영능력과 판단능력 그리고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 습

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호주 고등학교 과정(12학년) 졸업 혹은 그에

준 하는 자격을 갖고 있거나 4급 자격증을 가지면 입학이 가능함. 수학, 영어,

과학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도 있음.

- 고급 준 학사(Advanced Dip lom a): 전문적인 자격의 단계로써 자기개발, 기본

원리 원칙을 토대로 한 이해력과 응용력, 고도의 기술과 기획, 경영능력 교육

에 중점을 둠. 고등학교(12학년) 졸업, 혹은 그에 준 하는 자격, 또는 Diplom a

과정을 마치면 입학할 수 있고 수학, 영어 혹은 과학능력을 요구하는 과정도

있음.

○ 이 자격체계에서는 훈련코스의 형태나 이수기간보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더 강조함. 직업교육부문에서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은 성취된 능력수준

을 기초로 함. 1-4급 자격은 광범한 기술 범위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 고안된 자

격증이며, 각 자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훈련을 마친 사람은 훈

련 수준에 따라 새로 도입된 위의 자격증 중 하나를 받게 됨.

○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 발행하는 수료증과 학위는 해당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관장하는데, 이들 자격을 위한 평가는 각 주의 자격인증국(State Recognition

Authority, SRA)으로부터 위임받은 직업훈련기관등록국(Register of Training

Organization, RTO)에서 실시함. 이들 등록국은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을 결정하여 해당 자격에서 규정한 능력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책

임을 지게 됨. 자격증의 발행도 등록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자격증 발행 시 자

격소지자가 취득한 해당 자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기록증을 함께 제공함. 해

당 자격과정의 일부만 수료한 학습자에게는 수료한 과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성취내역증 이 수여됨.

○ 호주 국가자격체제(AQF)의 핵심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훈련 부문간의 학점

인정과 또한 이를 통한 교육훈련 부문간의 탄력적인 이동을 제도화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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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학점인정과 교육기관간의 편 입학이 있었지만 교육부문간의 보이지 않

는 장애물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음.

○ 국가자격체제 하에서 학점인정과 교육기관간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중

요한 요인은 업무능력에 기초한 평가 제도이며 이로 인해 교육기관간의 교육훈

련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임. 현재 부분적으로 개발·보급 중인 산업

별 교육훈련과정안(training p ackage)'의 개발이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 특정 교

육훈련과정의 전국적인 표준이 설정됨으로써 학점인정을 통한 불필요한 학습의

중복을 제거하고 교육기관간의 이동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보임.

○ 능력중심의 평가 와 더불어 각 기관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계도 학습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 특히, TAFE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훈련 기관들 사이에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자격과의 관련 등이 통일적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데 따른 학습의 중복이나 프로그램의 불

일치 등이 제기되지 않음. 또한 최근 들어 고등학교 과정에 직업교육훈련 과목

이 대폭 설치됨으로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계

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

○ 이전 교육기관의 학습을 인정하는 학점인정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훈련이나 직

업 및 생활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사전 학

습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정책도 학습자의 교육기관 이동이

나 계속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지원정책

가 . 행·재정 지원정책

○ 호주의 교육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분담하여 책임을 짐. 초중등교육

의 행정 및 재정과 TAFE의 행정 및 재정은 호주의 주·자치구 정부들이 각각

관장함. 그러나 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중등학교 및 TAFE, 주 정부에 등록된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음. 공립 초중등

학교의 재정은 전액 주중부 예산에서 나오며 학생들의 수업료도 없으나, 사립

초중등학교의 재정은 사립 재단이 44%, 연방정부 지원금이 38%, 주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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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이 18%를 차지해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사립학교 재정의 56%

를 충당하고 있음(ABS, 2000). 한편, 대학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연방 정부가 책

임지고 있음. 연방정부가 교육 및 훈련에 지출하는 예산은 1998년 기준으로 국

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함.

Ⅳ . 한국에의 시사점

○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기구 및 협의체를 통하여 인적자원개

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조율되고 있음.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구 정부

를 두고 있는 연방국가로서 정부 부처간,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 지역정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한가지로 다양한

정부기구 및 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육과 훈련이 하나의 기구(교육·훈련·청소년부)로 통일되어 있어, 교육·훈련

을 마친 후 고용에 관계되는 부분까지 함께 다루고 있으며, 취업 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향상훈련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주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자격체제(Au 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를 통하여 교육과 훈련이 통합(Integration)되어 있다는 점임. 이 체제(AQF)로 자

연스럽게 산학협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있

음. 이러한 체제하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진로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

는 과목을 조합해서 신청함으로써 졸업 후에 유능한 사회인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것임. 사립과 공립의 구분 없이 모든 교육기관은 이 제도 아래서 움직이고 있어

중복된 과목을 듣거나 하는 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이거나

에 상관없이 교육받은 과정에 대한 공인수료증을 배부 받고 있어 단기 기술 교

육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때도 시간과 비용

의 낭비 없이 바로 수업에 들어 갈 수 있음. 호주 국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교

육시스템은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생

교육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발달된 인터넷기술과 통신기술은 온라인 상에서의

교육을 대중화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에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가 활발함. 호주의 경우

에는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기구로서 상설화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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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임. 호주의 산업계는 산업훈련자문기구와 능력표준기구를 통해서 체계적

인 투입을 하고 있으며, ANTA내의 여러 위원회, 주 및 자치구 TAFE, 국가 고

용·교육·훈련위원회(N BEET)와 국가 직업교육연구소(N CVER)안의 여러 다양

한 위원회에 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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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영국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가 . 개념

○ 영국은 현재 새로운 국가이미지로서 멋있는 영국(Cool Britain)'을 상정하고 있

으며, 이러한 'Cool Britain' 건설의 기반은 바로 지식기반경제구축을 위한 인적

자원개발임. 따라서 새로운 영국 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경쟁력

을 회복하고 또한 개인의 취업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강력

히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범정부적 차원의 2000년 대비 위원회인 패널 2000위

원회 구성이었으며 이 위원회는 새로운 영국 건설이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

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하여 학습의 사회(learning society)'를 구축

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음.

- 패널 2000 위원회의 출범에 맞추어 블레어 총리는 새로운 영국의 가장 귀중

한 자산은 지식, 기술의 창의성임을 강조하고 학습은 개인의 자산일 뿐만 아

니라 국가의 번영을 여는 열쇠임을 강조

- 교육, 훈련, 고용,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

한 문제는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을 지닌 경제,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를 구축

하려는 우리의 사업에서 연료와 같은 것이다. 교육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

는 이 사업은 사회에서 배제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우리의 기본전략

의 토대이다. (교육고용부 예산지출계획 서문)

○ 이러한 계획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뿐만 아니

라 미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영국의 성장이 지체되고 생산성

도 뒤떨어지는 등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음. 영국

의 생산성은 미국이나 유럽경쟁국에 비하여 20-40% 뒤져 있고, 독일과 프랑스와

의 생산성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체 진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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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범위

○ 영국사회전체를 통합적이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사회인 학습의 사회(learning

society)'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특히 성인의 재교육이나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및 무기능 청소년,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으로 평생학습체제

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의 경쟁력향상 및 개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한 전제로서 기관별로 볼 때는 학교등의 정규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비정규교육

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2. 정책비전

가 . 총괄적인 정책비전

○ 영국을 현대적 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영국정부의 노력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함. 교육, 훈련, 일자리

는 이 목표를 실현시키는 기둥으로서 개인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

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강력하고 통합적인 공동체를 건설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정책을 기반으로 교육고용부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인 학습

의 시대(The Learning Age)'를 1998년 발간한 바 있음. 학습의 시대 는 블레

어총리의 교육은 최선의 경제정책이다. 라는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 기술, 일자리, 기회균등은 정부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안으

로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의 프로그램에서 교육고용부와 유관조직들이 가

장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통상산업부와 교육고용부의 협조체제 강

화가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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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부처별 정책비전

○ 교육고용부의 목표

- 집중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임.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에 달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

할 수 있는 숙련, 태도, 인성을 갖도록 함. 또한 초등학생들의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도록

함. 이를 위하여 초기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양육시설을 통하여 가족을 지

원함.

·모든 사람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함. 이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노동시장환경에서 고용상황을 개선하며, 경제와 고용

주가 요구하는 기능 및 기술을 취득하게 될 것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 특히, 청년, 장기실업

자 그리고 편부모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함.

○ 통상산업부의 목표

- 통상산업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을 높히기 위하여 경쟁력 및 과학의

수준을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하에 기업가정신, 혁신, 생산성을 고양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 주무부처인 교육고용부와 협조

3. 추진전략

가 . 총괄적 추진전략

○ 현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정부의 심장(heart)은 교육에 놓여 있음을 천명한 영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재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추진의 주요목표로

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지식기반사회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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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을 확충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가 될 것인 바 교육이 새로운 영국건설을 위한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함을

지적

나 . 부처별 추진전략

○ 1991년 교육훈련에 관한 국가목표(N ational Targets for Education and Training:

NTETs)가 천명된 바 있으며, 이 국가목표는 세계수준으로 교육훈련의 기준과 성

취율을 증진시켜 영국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었고, 현 정부도 새로운 국

가학습목표(N ew N ational Learning Target)를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인적

자원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교육고용부가 제시하고 있는 2002년까지의 국가학습목표(N ational Learning

Targets)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에 대한 목표

·21세 청소년의 60% 3급 자격증 보유

- 성인에 대한 목표

·50%가 3급 자격증 보유

·28%가 4급 자격증 보유

·1/ 3이 학습 참여

- 조직에 대한 목표

·중·대기업의 45%의 인력투자자(Investor in People) 인증

·10,000개의 소기업의 인력투자자(Investor in Peop le) 인증

○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수단을 가동 중.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기준과 성과 향상

- 혁신, 다양성, 새로운 사업방식 시도

-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의 증대

- 접근과 참여를 증진

- 취업능력과 기술을 향상

- 지역공동체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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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처

○ 영국은 4개 지역 즉,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국가

이며 각 지역은 개별 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부문에서도 관련법과

중앙정부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잉글랜드가 영국 전체 직업교육훈련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10%, 웨일즈와 북아일랜드가 각각 5%를 차지하고 있음. 잉글랜드의 경우 교

육고용부(Dep artm ent for Education and Employm ent: DfEE)가, 웨일즈의 경

우는 웨일즈정부(Welsh Office)가 교육훈련분야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며, 잉

글랜드와 웨일즈는 같은 법체계내에서 운용되고 있음.

○ 교육고용부(DfEE)

- 교육고용부는 잉글랜드에서 학교교육, 계속교육, 고등교육, 고용서비스 및 실

업대책정책의 수립을 담당하며, 고등교육재정지원협의회, 계속교육재정지원협

의회와 훈련기업협의회에 재정지원하고 있음. 즉, 교육고용부는 정책수립 및

재정지원의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기구에 대한 공공재정의 배정을 통하여 관

련기구의 정책집행능력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

- 1995년 이전에는 교육부와 고용부가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별도의 정

부부처인 교육 과 고용 이 한 부서로 통합된 이유는 교육을 보다 실용성 있

게 강화하려는 취지였음. 특히 교육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제도와 연계하

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기능별 협조부처

○ 교육표준청(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기관 평가기관으로 교육고용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속함. 교육표준청의 정규 전문요원은 200명 정도이며, 각급 학교와 대학의

감독·평가는 교육표준청의 직원이 아닌 독자적 감독관이 수행. 모든 공립학

교는 감독관에 의해 매 4년마다 약 2주간의 평가를 받으며, 감독관은 교육의

질, 교육성취수준, 재정에 대한 교육효과 및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사항에

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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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교육재정지원협의회(FEFC)

- FEFC는 중개기구의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관으로 계속교육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책임과 교육훈련의 질을 모니터하는 감사체제를 가동

하고 있음.

○ 훈련기업협의회(Training and Enterp rise Councils: TECs)

- 비영리 민간직업훈련관련 독립기업으로서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훈련과 실업

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교육고용부와 계약

하고 있음.

- 훈련기업협의회는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자극. 정부, 기업, 훈련생 그리고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지역의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역기구(Local Authorities: LAs)

- 사회복지서비스, 학교, 수송 등 지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

으며 지역차원에서 선출되는 기관임.

○ 정부지역사무소(Governm ent Regional Offices: GROs)

- 지역수준에서 3개의 정부부처, 즉 환경수송, 통상산업, 교육고용의 활동을 조

정하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 정부지역사무소의 역할은 조만간 지역개발기

구(Regional Developm ent Agencies: RDAs)에 의해 대치될 예정임.

○ 훈련기준협의회(Training Standard Council: TSC)

- 국가적 차원에서 훈련을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평가 및 외부조

사를 통해 훈련의 질 확보 방안을 개발하고 그 실행을 감독.

○ 전국훈련기구(N 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 NTO)

- 전국훈련기구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재정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교육훈련에 관

하여 조언.

○ 고용청(Employm ent Service: ES)

- 고용청은 교육고용부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서 1,000개 이상의 전

국적 취업센터(Job Centre)를 통하여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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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련기업협의회 및

지역기업협의회

(T E Cs/ LECs )

전국훈련기구

(NT Os )

수여기관

인증기관

(QCA )

사용자

훈련공급자 계속교육재정협의회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기능적 관계

재정 지원

[그림 8-1] 직업교육훈련관련자간 기능연계 및 재원흐름도

3. 협조체제

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체제

○ 계속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의 집행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집행기관, 민간부문 등의 역할이 구분되면서 관련기구가 정비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도 교육고용부 및 통상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정

책수립 및 재정지원의 원칙을 수립하고 공공재정의 배정을 통하여 관련기구

의 정책집행능력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

- 교육에 관한 중앙부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국가교육과정(N ational Curricu lum) 및 학생들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업무

·학교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지원 활동

·교육공급의 최소한의 기준 설정 및 공급의 질과 효율성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

·계속 및 고등교육에 관한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 및 학교교육에 관

한 간접적 재정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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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지원교육은 이전에는 지역정부의 책임이었으나 최근 계속교육 및 고

등교육, 학교의 증가 등으로 잉글랜드의 경우 교육고용부의 소관으로 이전되

고 있으며, 교육고용부는 교육에 관한 기준을 새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중임.

나 .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체제

○ 교육훈련부문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집행기관, 민

간의 역할이 구분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음. 또한 유럽의 다른 국가와는 달

리 사용자의 입장이 강세인 시장중심적 교육훈련제도를 가지고 있음.

- 구매자-공급자 분리의 원칙

·재정지원자와 공급자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정지원자(정부, 지역기

관, 재정기관)은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분야로 특화되고, 실제 교

육훈련의 공급은 민간기구가 실시.

- 시장에 의존하는 재정분배체계

·중앙에서 계획되고 통제되는 시스템 대신에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재정

이 분배되고 있음. 즉, 교육훈련시장에서 학교와 대학, 민간공급자들이 재

정지원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음.

- 성과에 근거한 재정지원(Ou tpu t-related funding: ORF)

○ 학습의 시대 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정지원의 원칙을 밝힘.

- 개인, 사용자, 정부는 평생에 걸친 학습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의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재정지원의 목

표는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수준의 성취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 . 산·관·학 협조체제

○ 현재 영국의 인적자원개발은 시장중심적 제도로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교육고용부와 계약하여 직업교육훈련부문에서 정부공공재정의 전달을 대행하

고 교육훈련의 질을 감독하는 기관인 훈련기업협의회도 그 운영을 사용자들

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하여 정부 및 학교에 조언하고 있는 전국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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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NTO)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재정지원하는 기관임.

○ 의무교육을 이수한 16세 이상 청소년이 기능·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훈

련제도인 현대도제제도(Modern Apprenticeship)와 국가훈련생(National Traineeship)

제도는 기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의 형태(훈련생, 훈련기업협의회, 기업주 3자가

서명하게 되는 도제계획에 의해 추진되며, 최소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고용상

태가 아닌 경우는 40시간 미만, 이외는 노동법에 의한 규정에 근거-의 전일제)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전국훈련기구(N 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 NTO)와 훈련

기업협의회, 사용자들이 협력하여 국가직업자격(NVQ) 2급 내지 3급이상의 기술

을 청소년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훈련기업협의회, 상공회의소, 커리어

서비스가 훈련생 선발을 도와 주며, 훈련기업협의회 또는 훈련공급자들이 행정

적 절차도 도와주게 되는데, 만일, 회사내에 자격을 갖춘 국가직업자격 심사자가

없다면, 지역의 대학이나 훈련기관이 도와주는 협력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의 교육훈련휴가권

-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으로 제도화된 영국의 청소년 교육훈련휴가권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이는 영국 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숙련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하는 규

정으로서 사용자들에게 16세에서 17세까지의 고용된 청소년중 전일제 중등

또는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을 받지 않은 이들 중 교육훈련의 일정정도

의 기준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근무면제를

의무화시키고 있음. 또한 고용된 청소년은 사업장, 대학, 각종 교육훈련기관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 또는 훈련을 이수할 수 있음.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 일반교육정책

○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기 이전 보수당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은 교육의 질 제고,

학교 및 개인간의 경쟁 유도 및 다양성의 추구, 교육의 적합성 제고였음. 이후

노동당정부도 과거의 정책방향을 계승하면서 더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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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어 정부의 교육정책 6원칙

- 교육은 정부의 핵심사안

-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 추구

- 개혁의 초점은 구조의 개선이 아닌 수준의 향상

- 성공을 위한 학교 자체의 노력 지원

- 성과 부실한 교육 문책

- 정부는 성취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동반자적 협력 구축

가 . 중등교육

○ 교육은 4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있음. 즉 첫째로 취학전 단계(Pre-compu lsory

education), 두번째로 초·중등교육(일부분야에서는 초등교육의 상부 또는 중등

교육의 초기단계와 결합된 m iddle school), 세번째로 계속교육(Fu rther

Education : FE)으로서 계속교육칼리지, 전문가칼리지(주로 농업 및 예술, 디자인

계), sixth form 칼리지가 담당하고 있음. 네번째로 고등교육으로서 대학 및 기

타 고등교육 institu te, 성인교육 in stitu te(현재는 계속교육부문으로 범주화되고

있음)가 담당하고 있음. 의무교육은 5세부터 16세까지의 학교교육이나, 의무교육

이후의 학교교육이나 계속교육 또한 학생이 19세에 달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실

시되고 있음.

○ 중등교육은 11세에서 16세 학생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

우 중등학교 학생의 90%가 Com prehensive School에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는

능력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받아 들이며 광범위한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모든 중등학생들은 중등교육수료고사(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 GCSE)를 보게 되며, 대학에 가기 위한 중등학교의 대학진학반인

Sixth Form이나 Sixth Form College로 갈 것인지(대학입학을 위하여 GCE

A-level을 공부.) 계속교육칼리지로 갈 것인지, 직업을 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됨.

○ 국고보조금지원학교(Grant Maintained Schools)

- 국고보조금지원학교는 대처정부시절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초·중등학

교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학교운영 책임은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청 지명인사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회(School Governing Body)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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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1989년 처음 등장한 이래 1999년 현재 약 1,200여개에 달하며 전체 중등학생

의 1/ 5을 수용하고 있음. 학교는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재정운영

과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지방교육청 대신 교육고용부의 직접 관리를 받아 왔

으나 간섭은 없음. 보조금지원학교라고는 하나 다른 공립학교와 달리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음. 그러나 1999년 9월부터는 학교에 따라 지방교육

청이나 자발적 지원협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이 학교는 현재 엘리트지향적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교사의 해고

염려가 높다는 교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평판을 얻고 있음.

- 1998-1999년에 보조금지원학교들은 정부의 재정배분원칙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받았음. 이 방식에 의거할 경우, 초등학교는 학교 당 9000 파운드 + 학생 1인

당 13 파운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1인당 63 파운드)를 지급받고, 중등

학교나 특수학교들은 학교 당 1만 파운드 + 학생 1인당 21 파운드 (특수교육

이 필요한 학생은 1인당 63 파운드)를 지급받았음. 또한 재정배분원칙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과 별개로, 학교건물의 개선이나 학교건물 신설을 위한 지원금

도 지원받을 수 있음. 19998-1999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업적, 학교부지가 필

요한 곳,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입법안, 위험도가 높고 긴급한 사업 순으로

지원받았음.

나 . 고등교육

○ 모든 고등교육학생은 1996/ 97기준 280만이었으며, 즉 학생 1/ 3이 고등교육을 이

수하고 있음.

○ 교육수요의 고도화, 다양화, 재교육 필요성의 증대로 인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역

할이 확대될 전망임. 앞으로 대학은 기존의 학생들 못지 않게 대학을 마치고 다

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정상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학습의 장으로

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구성비율면에서 이들 성인들의 구성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추가로 2002년까지 고등교육부문을 확

대하여 50만 명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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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정책

가 . 직업교육정책

○ 직업교육은 중등교육과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중등교육은 현대학교(Secondary Modern School), 종합학교(Com prehensive

School), 기술학교(Technical School), 도시지역 기술학교(CTC: City

Technology College)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교육은 일반직업자격인

GNVQs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고등

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은 현재는 대학으로 개편된

Polytechnic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계속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대학을

제외한 중등학교 이후의 모든 교육을 의미. 계속교육은 칼리지, 산업체. 훈련기

관, 대학 등 여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계속교육칼리지(Further

Education College)는 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16세에서 19세의 청소년 및 새로

운 분야를 공부하기 원하는 일반인을 위한 과정으로서 학업과정, 직업과정, 영어

연수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의무교육이수후 청소년의 경우 계속교육칼리지에 입학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의 길로 최초로 접어들게 됨. 한편, Sixth Form 칼리지 및 중등학교의 대입준

비반인 Sixth Form은 계속교육칼리지와는 달리 직업교육훈련이 아니라 대입

준비과정인 중등과정의 연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나 . 직업훈련정책

○ 현재의 직업훈련정책은 사용자에 의존하여 훈련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임. 최근

의 노동시장정책 또한 사용자에게 노동의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영국의 훈련제도는 훈련에

대한 규제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시장에 의한 규제 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

나 현재 노동당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훈련분야에 대하여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교육훈련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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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현행 직업훈련의 종류

- 양성훈련(청소년훈련: Work Based Training for Young Peop le: WBTYP)은 의

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중 계속교육을 받지 않거나 취업하지 못

한 청소년에 대하여 실시되며, 기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

는 현대도제제도와 국가훈련생제도 등으로 구성됨.

- 계속훈련은 고용상태의 훈련을 말함. 계속훈련은 따라서 현장훈련(OJT), 성인

직업훈련, 개방학습(op en learning)을 말하며, 기업, 훈련기관, 계속교육칼리지

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재원은 민간재정 및 공공재정 또는 혼합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

- 실업자훈련으로는 25세-63세 성인실업자에 대한 성인훈련(Work Based Training

for Adu lts: WBTA)과 18-24세의 연령층에 대한 뉴딜(N ew Deal)이 있음.

다 . 자격제도

○ 국가자격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일반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후기 중등교육과 연계된 자격시험인 GCSE와 GCE

A level이 있음.

- 일반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GNVQs(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 보다 세분화된 직업영역 훈련과정과 연계된 NVQS(N ational Vocational

Qu alifications).

- 이외에 민간 검정단체에서 관리하는 민간직업자격이 있음.

○ 자격제도에 관한 규제·평가·인정기관으로 1997년 교육고용부 산하에 국가자격

위원회와 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통합한 자격교육과정원(QCA: Qu 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설립하여 운영중.

○ 영국정부는 국가적 수준의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자격제도의 질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단체나 협회 등 조직간에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국가

적 자격수준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자격검정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궁극적으

로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훈련이 여러

자격시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자격시험은 진학은 물론 취

업으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검정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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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을 확보하여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검정방식 확립하였음.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지원정책

가 . 법 또는 제도 개혁

○ 최근의 인적자원개발은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시도하였던 교육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진적인 법, 제도개혁을 통하여 인적자

본을 개발하여 왔음.

- 1988년 교육개혁법

·처음으로 국가교육과정 제정. 이외 16세까지의 4단계에 걸친 국가학력평가

계획,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교육부가 직접 교부금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지원학교제도 도입, 도시지역 기술대학 설치 촉진.

- 1991년 학부모헌장(Parent' s Charter)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학생 및 학교의 발전상황, 학교의 학업 성취, 장학

지도결과 등에 관한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

- 1992년 교육법

·학교교육제도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교육표준청(OFSTED)의 신설. 이를 통

하여 학교교육평가를 통한 학교 질관리 체제 강화 및 장학결과의 공표. 학

교는 학부모에게 책무성을 갖게 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게 함.

○ 이상으로 교육관련 법의 정비를 이루었고, 1998년 학습의 시대 에서는 학습의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 보고서의 대안에 따라 현재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학습의 시대 는 1998년 2월의 평생학습에 관한 교육고용부의 보고서로서 평

생학습에 대한 정보관련사항, 학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장의 학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대학(the University

for Indu stry), 개인학습구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 등의 사업이 시범

적으로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중임.

·학습정보관련사업으로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 stry), 학습에 관한 직

통전화, 학습자지원사업으로 개인학습구좌(Individu al Learning Accounts),

경력개발대부(Career Developm ent Loans)가 있음. 또한 사업체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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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투자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인

인력투자자(Investor in Peop le)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나 . 행·재정 지원정책

○ 이상의 법, 제도개혁을 통하여 현재 영국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훈련비

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업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기업을 위한 기술(Skills for Sm all Business)

·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기업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1-2

인의 근로자의 훈련을 제공.

- 소규모기업 훈련비대부(Sm all Firm Training Loans)

·1994년 시작하였으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개발을 지원.

- 지역경쟁력강화예산(The Local Comp etitiveness Bu dget)

·1997-98년 도입되었으며, 모든 기업의 학습, 훈련 및 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증진을 목적.

- 인력투자자(Investor in People: IiP)

·1991년 시작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계속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한 훈련에 투자하는 기업을 인정해주는 제도.

○ 개인의 계속훈련을 위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경력개발대부(Career Developm ent Loan : CDL)

·총훈련비의 80%까지 훈련비용 및 모든 관련 책, 재료 등 부대비용에 관하

여 대부할 수 있음. 대부자의 수입이 대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지는 않

으며, 어떠한 훈련과정도 신청할 수 있음. 즉, 전일제, 시간제, 원격교육이

가능하고 2년을 넘지 않아야 함.

- 직업훈련공제(Vocational Training Loans)

·직업훈련공제는 개인이 국가직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비용을 세금공

제로 청구하는 것을 말함.

- 개인학습구좌(Individu al Learning Account)

·개인학습구좌는 정부의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과 정

부, 그리고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이 처음 25파운드를

저축하면 정부는 150파운드 정도를 지원하며, 실시 첫해에는 34개의 훈련

기업협의회에서 100,000개의 구좌를 12개의 프로젝트에서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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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백만구좌 목표로 훈련기업협의회에 1억5천만 파운드 예산을 지

원할 예정. 첫 번째 백만구좌는 직업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나, 교

육고용부는 특별히 기술이 부족한 그룹을 선정할 계획. 즉, 자격증이 없거

나 수준이 낮은(2급이하) 사람,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 노동시장에 복

귀하려는 자 등. 구좌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20-80%의 수

강료 삭감(1년에 500파운드까지)이 있음. 개인학습구좌에 기여하는 사용자

에게는 세금공제를 해 주고, 기업연금에서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세금 또는 구좌 기여분에 대한 국가연금에 대한 공제를 해 주고 있음.

- 산업대학(the University for Indu stry)

·산업대학은 정부의 평생학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부

는 시작후 5년 이내에 연간 250만의 개인, 사업체가 산업대학의 정보서비

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산업대학은 정부의 학습정보에 관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학습에 대한 직통전화(Learning Direct help line)를

통한 정보와 상담을 통하여 학습기회의 길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습과정도

제공할 예정. 이는 문자해독 및 숫자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에서부터 특수

한 기술 및 비즈니스 경영까지 포괄. 산업대학의 재정은 공공·민간의 상

호협력에 의해 충당될 예정이며, 교육고용부는 1998-99년 기간에 잉글랜드

에 한하여 880만 파운드를 자체예산으로 비용지원하고, 420만파운드는 초

과이윤세(Windfall Tax)에서 지원하고 있음. 산업대학은 주로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나 자문을 제공하게 됨. 즉, 개인과 기업은 전화, 편지, 팩스, 이

메일(산업대학의 웹사이트)을 통하여 산업대학과 접촉하거나 슈퍼마켓, 학

교, 훈련기업협의회,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대학 코너를 방문할 수도

있음. 이때 산업대학측은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데 학습패

키지를 CD-ROM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가정에 보내줄 수도 있으며 계속

교육칼리지 및 양방향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하거나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하여 학습과정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음. 또한 산업대학학습센터

(계속교육칼리지, 도서관, 기업 등)에서 학습자료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음.

- 국가학습망(NGFL: N ational Grid for Learning) 구축.

·국가학습망은 인터넷상에서 양질의 교육정보를 체계화한 집합체를 의미하

는 동시에 학교, 도서관, 대학,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그 교육정보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함. 국가학습망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모든

학습자 및 교사, 교육기관들에게 양질의 교수-학습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며

교사들의 전문능력 개발과 교사 및 학생들의 정보공유 및 정보교환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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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지역별 인터넷접속센터인 IT for All'의 전국적

네트워크 가동을 목표로 설정.

Ⅳ . 한국에의 시사점

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부여 및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

○ 현 영국의 블레어총리는 1996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정책 제1우선순위

는 교육, 교육, 교육 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

고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교육훈련재정 공동부담, 정부의

핵심역할을 정책수립으로 한정하여 교육훈련전달체계를 민간에 위임)을 확실히

하여 정부는 교육훈련에 대한 인프라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국가학습망, 산업대학, 이메일 주소 보급확대 등 정보기술 강조.

○ 한편으로는 경력개발대부(Career Developm ent Loan), 직업훈련공제(Vocational

Training Loans), 개인학습구좌(Individu al Learning Account) 등 제도를 마련하

여 개인의 학습의지를 고취.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기업에 대한 기술(Skills for

Sm all Business), 소규모기업 훈련비대부(Sm all Firm Training Loans), 지역경쟁

력강화예산(The Local Com petitiveness Bu dget), 인력투자자(Investor in People)

등을 마련하여 간접적 훈련 지원.

○ 그러나 실제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틀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용자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부족하여 정부의 교육훈련 강조와 달리 소

기업의 훈련은 저조한 상태임) 실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훈련에 나서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시장실패의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음.

- 또한, 교육훈련관련 국가재정측면에서도 현 노동당정부의 교육훈련정책이 관

련예산의 새로운 증가가 아니라 기존 지출규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는 한계도 존재

- 정부가 교육훈련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의 집행을 감독하는 평

가 및 감시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

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만 강화되는 문제점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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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생산적) 복지 (W elfare-to-W ork)

○ 과거와 같은 시혜적인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수혜대상을 직업교육훈련과정

을 거쳐 취업가능성을 제고해 주고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도록 한다는 전략

- 뉴딜프로그램은 그간의 교육훈련이 기관(기업, 훈련기관, 계속교육칼리지)에서

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자선단체나 환경단체의 근무를 병행하면서 훈련

을 부과하기도 하는 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즉, 생산직위주의 집체훈

련식 모델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경험을 쌓으면서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임.

- 이러한 생산적 복지 의 구호는 그간 계속되었던 정부의 과도한 복지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의 일환에서 비롯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또한 노동시장에 편

입할 수조차 없는 열위계층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3. 성과연계 재정지원 (Output-Related Fu n ding)

○ 현재 영국의 중앙정부는 주도적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결정하고 공공재정지원

을 분배하는 regu lator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즉, 교육훈련의 집행은 칼리지나

직업교육훈련기관, 기업이 담당하며 중앙정부는 이들 민간부문이 정책방향에 협

조적이고 성과를 제고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전략을 채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재원의 방식대로 집행하는 교육훈련제도 자체에도 문

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NVQ 취득률, 전일제교육으로의 연계나 취업과 같은

긍정적 성과에 대해서 증가되는 이러한 방식은 너무 강조될 경우 실제 교육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교육훈

련에 관한 국가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훈련은 여전히 성과에 연계한 재정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주요 타겟그룹(열위

계층)과 같은 의무적 조항이 설정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성과연계재정지원이

융통성있게 적용되는 등의 장치가 필요.

4. Social Partnersh ip의 제고 노력

○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의 기술 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니 저숙련균형(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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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equ ilibrium )만을 이루었다는 자성이 높고, 이는 바로 일개 기업의 훈련수

요가 아니라 전국적 수준의 고도의 기술 및 지식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부족한 점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음. 이러한 저숙련균형은 사회, 국가기관간 네

트워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훈련제도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기업의 작업과

정, 노사관계체제,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게 됨.

- 최근 들어서 정부측에서도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

책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에 대한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시도

(노조학습기금 등)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

고 있음. 사용자의 기여에 기대하는 자발적 교육훈련체계만으로는 국가 인력

의 기술수준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임. 앞으로도 노사정간 교육훈련이 사회정

의의 측면과 국가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점차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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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미국

Ⅰ .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범위

○ 개념

- 미국은 금년에도 수백 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실업률은 낮을 것이며

임금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고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이 다른 직업의 성장률에 비하여 거의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질 높은 인력을 구하기

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에 기술이 낮거나 없는 수백만의 근로자는 낮은 임금을 받거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력향상을위한투

자법(w orkforce investm ent act) 을 제정함. 이를 통해서 미국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직업훈련의 통합과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

-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됨. 첫째, 국민들은 관료

적인 과정을 거쳐 직업훈련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선택

권이 제한되어 있었음. 둘째, 최상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정

확한 최신의 정보를 얻기 어려웠음. 셋째, 분열되어 있고 비 조직화된 프로그

램으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투자가 원래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부분에서는 현행 시스템

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 훈련기관은 책무성을 상실하게 됨.

- 이와 같은 문제점은 훈련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직업훈련기관은 업적에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염두하고 제정된 노동력향상을위한투자법 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괄전달체계(one-stop delivery system )를 구축하여 다양한 고용과

훈련프로그램을 통합함.

·둘째, 개인의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개인훈련구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통해서 개인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

와 재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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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직업선택과 구직시 일괄전달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접근(universal

access)이 가능하도록 함.

·넷째,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직업훈련제공자의 책무성을 강화함. 이를

위해서 이 법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성취도 평가를 위한 핵심기준(core

indicator)을 제시함. 여기에는 주와 지방정부가 성취하여야 할 취업률, 보

수 수준, 고용기간, 기술수준, 자격증 취득률이 포함됨. 핵심기준을 만족하

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제를 받게 되며 핵심기준을 성취하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음.

·다섯째, 지방위원회와 민간부분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정부는 정책의 기획과 감독기능에 치중하도록 함.

·여섯째,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가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청소년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노동시장의 수요

와 지역사회의 필요에 긴밀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문과 직업학

습의 강력한 연계체제를 구축함.

○ 이 법의 시행을 통해서 미국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작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과 고 기술(high qu ality

technology)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국가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증대시킴. 급속한 기술진보, 격심한 경쟁, 외

국경제와 진일보된 통합진행, 인구학적인 변화가 계속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

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근로자는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노

동시장 정보가 제공되며 산업계에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

원이 제공됨.

- 셋째, 복지정책 의존성을 감소시킴. 복지로부터 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포

함한 일괄 전달체계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줄임.

○ 이와 같은 노동력향상을위한투자법 의 실시에 따라 미국정부는 두 연령대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함.

- 성인, 실업자 그리고 19∼21세의 청년층

·첫째, 장려금을 받지 않는 고용상태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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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된 후 6개월간의 장려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유지

·셋째, 고용된 후 6개월간 장려금이 고려되지 않은 급료를 받을 것

·넷째, 고용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것

- 14∼18세의 청소년

·첫째, 기초직업능력과 적절한 수준의 직업기술을 성취할 것

·둘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질 것

·셋째, 후기중등교육기관, 수준 높은 훈련시설, 질이 보장된 도제제도에 등

록할 것

○ 이상과 같이 미국은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노동력 향상을 위해

서 투자되는 재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연방정부차원에서 주와 지방정부와 협상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핵심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훈련의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핵심기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제

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 때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서 핵심기준 미성취시

주 지방정부에 요청에 의하여 연방정부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

음.

○ 아울러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획득 및 향상 지원함으로써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신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주) - 2020년에는 미국직업의 60%가 현재 근로자가 갖고 있는 기술의 22%만을 요구하게 됨. 나머지
는 모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hum an resources p ositioning the united state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for w orkforce produ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현재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절반이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범위

- 1999년 1월 노동과 인적자원 상원위원회(comm ittee on labor and hum an

resources)의 명칭이 건강, 교육, 노동 그리고 연금 상원위원회(com 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 ensions)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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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 볼 때 인적자원개발 개념에는 교육, 노동, 건강, 복지분야가 포함

- 이것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부처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하기 위한 의

도로 판단됨.

- 오래건 주에서도 인적자원개발부로서 거의 30년간 알려졌던 주 정부의 건강

과 인간서비스 위원회(health and hum an services agency)'가 오래건 인간서

비스부(dep artm ent of hum an services)'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 이러한 것을 종합할 때 미국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

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 정책 비전

○ 총괄적인 정책 비전

- 고기능,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양성

- 정보기술연구 :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대통령 기술자문위원회)

·정보기술로 파생되는 정책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시책 강구

·컴퓨터와 정보과학분야의 진출이 저조한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비율 확대

·모든 교육수준에서 정보기술 교육 확대

·교육에서의 정보기술 이용의 강화

- 엘 고어 부통령의 인재 양성 시책

·고등기술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6천만 달러의 추가 재원 지원

·근로자 장학금의 지원 확대

·평생학습 재정 지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

·직장인과 실직자를 위한 대학 지원금 확대

·인터넷을 통한 교육훈련정보 서비스 강화

○ 교육부

- 비전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의 수월성 증진

- 중점과제

·모든 아동은 3학년이 되면 혼자서도 글을 읽게 됨.

·8학년 말 까지 대수와 기하학의 기초를 포함한 수학을 정복

·18세가 되면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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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고 헌신적인 교사가 교실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2000년까지 모든 교실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며 학생들은 기술적 문해력

을 체득하여야 함.

·명확하고 도전적인 성취와 책무성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학습이 이루

어져야 함.

(주) 기술적 문해력(technology literacy) : 학습, 생산성, 업무처리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와 여
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의미함(The N ational Inform ation Infrastructu re :
Agenda for Action ; http :/ / metalab.nuc.edu / nii).

○ 노동부

- 비전

·새롭고 더 나은 직업을 위해 노동력의 적절성 확보

·일 천만 고용주와 일억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중점과제

·근로자의 임금, 건강, 안전, 공용 그리고 연금의 보호

·근로조건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연방 노동법, 최저 임금과 초과수당

보장법, 고용불평등방지 및 실업보험과 여타 소득 보장법의 마련 및 집행

·동등한 고용기회, 직업훈련, 실업보험, 근로자 보상프로그램 참여기회 증진

·자유로운 집단적 임금교섭 강화

·노동 및 경제 통계데이터 수집, 분석, 발표 강화

○ 통상부

- 비전

·고용창출, 경제성장, 지속적인 발전 촉진

·산업계,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근로자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 중점과제

·국가 경제기반 구축 강화로 세계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 증진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에서의 경쟁력 유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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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전략

○ 총괄적 추진전략

- 인적자원개발은 연방 정부의 어느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님.

- 교육부, 노동부, 통상부 등이 각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감안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1세기 노동력 위원회(21st century w orkforce comm ission)의 발표는 국가적

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지 가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 위원회는 21세기 고 기술직종에 적합한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

하여야 할 9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음.

·첫째, 21세기 문해력(literacy) 구축: 문해력에는 탄탄한 교양, 사고력, 추론

능력, 팀워크 기술, 기술의 능숙한 이용능력이 포함됨.

·둘째, 협력관계를 통한 지도력 발휘: 21세기 문해력과 정보기술부족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계획된 주

와 연방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방과 중앙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지도력이 필요함.

·셋째, 청소년을 위한 학습연계 조직 구축: 고등학교는 대학교와 연계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높은 개인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

고 작업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

·넷째, IT관련 직업 접근 통로 제공: IT직업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이 무엇인지 다양한 교육훈련 수준과 기회관점에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IT기술 획득 증대: IT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지

식을 제공하는 질 높은 IT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함.

·여섯째, 계속교육의 확대: 새로운 기술과 작업형태의 출현에 따라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함.

·일곱째, 숙련 IT기술자에 대한 유연한 이민정책의 수립 필요: 지속적인 IT

기술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학생들의 성취수준 향상: 학생들이 21세기를 준비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업성취수준의 향상이 필요함.

·아홉째, 전 세계적인 인터넷 연결망 확보: 전 세계에 연결되는 인터넷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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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적 문해력 획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촉진이 필요

함.

○ 교육부

- 1998부터 2002년까지의 전략적 목표(goal) 제시

·모든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통해 책임있는 시민정신을 갖고, 계속교육

에 참여함으로써 고용 가능한 상태를 준비하도록 함.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고한 기반의 구축

·대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문호 확대

·성과주의,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함으로써 교육부의 업무수행능력을 최고로 향상함.

-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하부 목적 설정

-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연간계획(annual p lan) 마련

-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 및 투자

-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취도 측정

○ 노동부

- 1997부터 2002년까지의 전략적 목표 제시

·목표 1: 준비된 노동력 - 국민의 근로자의 고용기회 촉진

·목표 2: 보장된 노동력 -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 신장

·목표 3: 양질의 작업장 -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평한 작업장의 근로 질 증진

- 목표 1 : 세부 추진 전략

·고용, 소득 그리고 지원의 증대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일에 대한 정보와 도구의 제고

·경제에 대한 정보와 분석 제공

- 목표 2 : 세부 추진 전략

·근로자 보호법 준수 빈도 증대

·근로자의 이익 보호

·근로자의 재교육 제공

- 목표 3 : 세부 추진 전략

·작업현장 위험, 질병 그리고 사고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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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직장 육성

·직장과 가족간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위한 지원

·청소년 노동력 감소 유도

·핵심 국제 노동기준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 통상부

- 비전 성취를 위해 제시된 중점과제를 시행하고자 부처차원의 프로그램 마련

-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짐에 따라 각 부서가 단독으로 하거나 협력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취 정도 측정

Ⅱ .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추진 협조체제

1. 총괄부서

○ 정부는 정부성과및업적관련법(governm ent p erform ance and resu lt act, GPRA)

에 근거하여 수행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 정책추진시 정책추진 과정

이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정책추진 결과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 정책수

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유연성을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정부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 포괄적인 수행 책임제(comprehensive p erform ance accountability

system )'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음.

○ 연방정부 내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교육부, 노동부, 통상부

가 사안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사항이 교육관련 내용이므로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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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협조부처

○ 교육부의 조직

- 교육부는 주, 학교, 지역사회, 고등교육기관,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와 교수, 가정, 행정가, 기업가들

과 관련을 맺고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직을 갖추

고 있음.

·미국교육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

·교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지원함

·건전한 시민육성, 고용의 촉진,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자 실시

·후기 중등교육의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학자금 대부

·성인이 문해력, 고용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경비 지원

·교육의 질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의 배포, 통계치 작성, 연구, 개발,

평가활동의 지원 등

- 교육부의 조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교육부

입법, 국회 담당실

법률자문실

관리, 예산 재정총괄실

인력, 양성 관리실

정책기획실

대외관계담당실

민권실

초중등교육실

후기중등교육실

교육연구개발실

특수재활교육실

직업성인교육실

이중, 소수언어 담당실

[그림 9-1] 교육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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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수요자조사를 통해서 직업교육과 학생재정지원을 핵심적으로 지원

하려던 기존의 230여 개로 분산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170여 개로 축소함.

-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 또는 교육부의 기능 해체 등이 논의 중에 있음. 교육

부에서는 직업성인교육실이 이 논의를 관장하고 있음.

○ 노동부의 조직

- 고용훈련국(em ploym ent and training adm inistration, ETA)은 주로 주와 지방

인력개발 시스템을 통하여 양질의 직업훈련, 고용, 노동시장정보 등을 제공함

으로서 미국 노동시장의 기능이 좀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이 되도록 촉진함.

- 이를 위해서 고용훈련국은 취업알선, 직무분석, 직업정보, 직업심리검사 서비

스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고용훈련국은 연방, 주,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부분, 노동자 및 지역조직을 대

표하는 45개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인력개발관계자포럼(national workforce

developm ent stakeholders forum )'을 조직하여 이를 후원하고 있음.

- 노동부내에서 고용훈련국의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

·재무 및 행정관리

·지역관리

·정책 및 자료조사

·실업보험서비스

·미국고용서비스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관련학습

·견습 및 훈련국

-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방정부의 부서와 협력관계를 맺고 정책을 추

진하고 있음.

·학교로부터 일로의 전이체계를 통하여 학교내의 학습으로부터 산업현장의

기술을 익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성과 협력

·복지로부터 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평가와 실행을 위해서 건강 및 인

간서비스부(departm ent of health and hum an services)'와 협력하고 있음.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훈련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표준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 board)'와 협력함.

·빈곤계층의 도제제도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Step-Up 프

로그램 의 확산을 위해서 주택 및 도시발전부(dep artm ent of hou 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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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velopm ent)'와 협력함.

·노동부와 실업신탁기금회계시스템(unemploym ent tru st fund accounting

system)사이에 전자회계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음.

- 노동부의 조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노동부

생산적복지프로그램

제대군인고용훈련서비스

실업보험서비스

고용훈련국

지역고용훈련사무국

주 노동부

실업보험위원회

고용훈련국 고용훈련집행관
또는

노동력개발국

[그림 9-2] 노동부의 조직

3. 협조 체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체제

- 연방정부의 사업은 비 집중화된 구조 속에서 수많은 기관과 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되므로 이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대단히 중요함. 모든 수준에서의 연방,

주,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는 정책수행과정에 필수적임.

- 이를 감안할 때 정책입안 및 수행시 참여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정과 협

력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됨.

- 정책의 추진시 실질적인 권한은 주와 지방정부가 갖고 연방정부는 정책을 추

진하는 리더 중의 하나로 참여함으로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들보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 계획을 세우며 정책의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교육과 관련하여 연방과 주, 지방 정부간의 관계를 예산투자와 권한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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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육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비하여 주정부가 훨씬 많은 역할을 수행함.

·공교육제도는 대부분 주와 지방정부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재원 중 8%가 연방정부, 50%가 주 정부, 42%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됨.

·아울러 주와 지방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주정부는 교육, 복지, 기업 규제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간섭한 내용이 미약함.

- 노동력향상을위한투자법 의 예를 들어 연방, 주 정부간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와 정책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

기 위해서 정책수행에 결과에 따른 성취수준(perform ance)과 이에 소요되

는 자금투자(funding)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주 정부는 기대되는 성취수준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협상하여 주 정부의 사

정을 고려하여 도달 가능한 성취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봄. 이때 다음과 같

은 사항이 고려됨.

첫째, 주 정부를 도와서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성취수준에 대한 범위

둘째, 경제적인 조건, 참여자의 특성,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주(state) 간에 성취수준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셋째, 연방정부의 투자금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

화할 성취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넷째, 만일 주 정부가 연방정부와 합의하여 결정한 성취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정부는 연방정부(이 경우는 노동부임)에 기술

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요청하였는가?

·다음 해에도 만일 계속해서 주 정부가 성취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투자금액의 5%을 삭감함.

·그러나 만일 연방정부에서 기대한 성취수준이상의 실적을 보였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이때 제공된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부 내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조율 방법

- 노동부의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들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단체, 경영자단체, 관

련 연방·주 행정당국, 각종 자문위원회, 전문단체, 공공이해집단, 의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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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조율은 전략계획단계에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

장 먼저 각 프로그램 담당국 산하 부서에서부터 의견 조율이 시작됨.

- 연방정부내 부처간 의견조율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특히, 노동부 고용·훈련

국(emp loym 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와 교육부, 직업안전보건국

(occup 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국립직업안전보건

연구소(national in stitu 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사이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짐.

- 또한, 각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부 해당국과 주정부 사이에 활발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짐.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의회내 담당자와 미팅을 통한 의견조율이

가능함. 특히 하원세출승인위원회(house app ropriations subcom mittee), 하원

교육·인력위원회(house education and w orkforce com mittee) 등과 빈번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짐.

- 노동부와 교육부간 공통주제를 둘러싼 의견조율의 대표적 경우가 바로 school

to w ork 프로그램임. 복지와 일의 연계는 보건관련 부처와, 국가기술표준은

표준국과 긴밀한 연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성과및업적관련법 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프로그램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개별 프로그램별 평가 후 부정적인 프로그램은 곧 바로 개혁 조치 등 후속조

치가 따름.

○ 정부와 민간부문 협조체제

- 교육부의 정책 개발과 시행시 교사, 근로자, 주와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등

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은 주로 민간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는 기업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이익에 대한

실행계획서인 협력의 불가피성(The corp orate imp erative)'을 1998년도에 발

표함.

- 여기에서 잘 교육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공고한 기초직업능력을 갖고 있을 것

·팀 내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을 것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력을 갖고 있을 것

- 이러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학교의 전략적 협력관

계(strategic p artnership s) 의 설정이 중요함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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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목적 전략적

협력관계

교육의 목적

[그림 9-3] 기업-교육 통합 협력체제

-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고용주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될 수

있음. 첫째, 학교와 기업의 근로자간의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킴. 둘째,

많은 기업,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학교와 교육적 협력관계를 유도함 셋째, 교

육에 기업의 학부모와 다른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정책과 프

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하도록 함 넷째,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회계,

자금관리, 지도력, 관리기술에 관련된 전문가을 포함한 참여인력과 학교의 협

력관계를 강화함.

Ⅲ .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 일반 교육정책

○ 중등교육

- 학교개혁의 기본방향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참

여와 권한을 확대

·교육개혁에 있어서 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강화

·지방분권의 맥락에서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

무성 강화

·교육에 보다 발전된 정보기술 체제의 도입 및 활용

·학생들의 기술(컴퓨터)적 문해력(technology literacy) 획득에 노력

- 학교개혁 사례

·헌장학교(charter school): 수요자 중심 및 선택을 중시하는 대안적 제도로

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학교가 지역 교

육청 또는 주 교육청과 일종의 계약인 헌장을 체결하여 그 헌장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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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여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을 시도하여 현재 많은 소규

모 협약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음.

·헌장학교는 1980년대 초 교육에 투입되는 재원 중심의 개혁노력이 교육의

질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첫째 단위학교 차원의 경영, 둘째 교

육수요자의 선택 확대, 셋째 학교의 책무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면서 1991

년 미네소타주에 처음 설립되었음.

·1994년에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개선법을 통해 모든 주로 확산시

켰음. 이에 따라 1997년에는 23개주 927개교에서 15만 여명이 교육받고 있

음.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연방정부는 앞으로 3,000여개의 헌장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9-4] 헌장학교 운영에 의한 개혁 실현

·신 미국고교(new am erican schools): 지식기반경제에서 높은 학문수준과 직

업적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 직업·학문 통합 교육과정

< 위로부터 개혁>

·교육정책 수립

·교육과정· 학생평가

<아래로부터 개혁>

·새로운 학교교육요구

·교육과정 제정에 적극

참여

<아래로부터 개혁>

·학교단위별 융통성있는

전략수립 진행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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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직업적 주제와 학문적 수업을 연합한 프로젝트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진학 및 직업준비 교육 강화, 특정의 직업부문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학교체제를 운영하고 특성화 부문을 중핵으로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중핵 교육과정 및 통합 교육과정 , 직업세계와 학업활동의 긴밀한 연

계를 구축하는 산학협동체계 구축 등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최근 학교교육 개혁 사례의 시사점

·높은 수준의 교양교육 이수

·강도 높은 직업기술교육 이수하며 현장학습이 병행이 됨.

·개인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체제

·통합된 교육과정 이수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 활발

·교직원 자기 개발 활발

·방과후 부가적인 학습이수 활발

- 기초직업능력 배양

·최근의 기술과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원할하게 추진하

기 위한 기초직업능력의 설정이 필요함을 SCANS(secretary' s com 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에 의해서 주장됨.

·SCANS는 직업능력을 기초능력(three-part foundation)과 직무현장능력(five

comp etencies)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8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

고 있음.

·SCANS는 개인이 어는 정도의 기초직업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

해서 초보단계(prep aratory), 준비단계(w ork-ready), 적응단계(interm ediate),

숙련단계(advanced), 전문단계(sp ecialist)로 구분된 기초직업능력 등급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고등교육

-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교육방향이 선회되고 있음.

- 인문학과 실용학문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제고

- 2년제 지역사회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4년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

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각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직업세계

에 적응하고 직무관련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

상 도모

- 대학에서는 성인근로자로 하여금 첨단기술장비를 제작하여 점검하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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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시행

-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에 적합하도록 근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대

학을 활용하는 사업체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과

기업간의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고등학교와 협력아래 연계프로그램 운영

- 응용과학에 관한 학위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강조됨.

-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또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성인들에게 다양한 융자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Hop e 장학금(hope scholarship credit)

·평생학습대출금(the lifetim e learning tax credit)

- 학점은행제 운영

·뉴욕주립대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PONSI(the national program on

noncollegiate sponsored in struction)와 미국교육위원회에 의한 ACE

PONSI프로그램이 학점인정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음.

·대학이 대학이외의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대학수준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PONSI에 의해서 개설된 기관은 약 250여개가

있으며 그 안에 4,500여 개의 과정이 인정되고 있음.

·엠파이어 주립대학은 전문적인 자격증과 면허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적

절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2. 직업교육 훈련정책

○ 직업교육정책

- 연방 및 주 정부의 교육부가 담당함. 학사이상의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

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의미함.

- 분권화, 다양화되어 있으며 민간참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Tech Prep 교육법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4년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제 대학의 교육과정과

상호 연계

·직업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수준높은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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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D(tech p rep associate degree) 모형: 준학사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목

표로 고등학교 2년 과정과 대학 2년 과정 연계

·ITP(integrated tech p rep) 모형: 고등학교의 일반교과목과 직업교육과목들

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과정

·WBTP (w ork-basede tech prep ) 모형: 취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체와 협력하

여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 법(school-to-w ork transition opp ortunities act)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긴밀한 연결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의

구축을 목표로 제정됨.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통한 학교와 직업세계의 연결을 시도함.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학

생, 학교, 산업체, 학부모간 연계를 통하여 학교학습(school-based learning)

과 현장학습(w ork-based learning) 연계함.

- School to Work 에서 Work to Work 으로 전환

·기업이 인력개발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력개발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도록

유도

- N 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NTU)의 기업 인력개발 활성화

·6개 기업이 기술공동체에 원거리교육의 접목(Bringing World-Class Distance

Education to the Technical Com munity) 이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설립

한 NTU는 현재 50개 회원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게 위성통신 텔레비젼 강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맞춤식 원격고등교육(석

사학위과정)을 실시하여 기술 본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인력개발

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직업훈련정책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시행함. 공교육체제에 있지 않은

청소년과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기위주의 학습

활동을 의미함.

- 주요 의사 결정이 연방정부보다는 주 정부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

권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외연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

- 그러나 분권화, 다양화되어 있으며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을 감안

할 때 당연한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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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Am erica Labor Market Inform ation System, ALMIS)

ALMIS

장기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J ob
Ba nk

구인정보

Ta le nt
Ba nk

구직자정보
실업급여

신청

Ame rica
Le a rning

Excha nge

직업훈련
교육정보

O＊NET

직업정보
능력, 기술,
지식, 경험
자격요건,
직업분류

Ca re e r
Info Net

노동시장
동향

직업전망
고용상황
진로정보

Employe r
Data
Ba s e

구인업체
정보

[그림 9-5] 미국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직업은행(Am erica' s job bank): 세계 최대 구인정보망으로 150여만 개의 일

자리가 등록되어 있음.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이 온라인망

을 통하여 직접 구인정보를 입력하고 구직자가 자동적으로 구인정보 리스

트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직장은행(Am erica' s talent bank): 구직자들의 전자이력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이력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

획이 진행 중에 있음. 인터넷을 통해 실업보험급여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200여만 명의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음.

·교육훈련정보시스템(Am erica Learning eXchang/ ALX): 경력개발, 교육훈련,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노동성의 4대 인터넷 서비 중

의 하나임. 교육훈련자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 네트(occupational inform ation netw ork, O*N ET): 새로운 직업분류 및

직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

·경력 정보네트(Am erica' s career infoN et, ACIN ET): 노동시장 동향, 직업별

임금, 고용상황, 직업전망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진로결정 및 경력개발을

촉진함.

·고용자 데이터 베이스(emp loyer data base): 기업체명, 주소, 업종, 인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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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 고용규모, 대표자, 연락처 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용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평생학습 정상회담(lifelong learning summ it)

·국민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

떻게 高기술을 수행하고, 高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를 주제로 지식기

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대 시책 발표

·첫째,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고등기술인력의 훈련 지원을 위하여 노

동력향상을위한투자법 에 의해 6천만 달러 추가지원

·둘째, 근로자 장학금(w orkers scholarship s)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기

업의 직원교육수당으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원교육비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셋째, 근로자의 기초교육 및 기술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로자

들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도입 제안

·넷째, 개인들이 고등교육과 평생학습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재정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

·다섯째, 개인들이 대학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대학 보조금 지원 확대

·여섯째, 지역사회 성원들의 기술·숙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우수 지역

사회 선정 및 표창

·일곱째, 기업, 고등교육기관, 노조, 주 정부 등이 개인들의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 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 모임 구성

·여덟째, 교육·훈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

공시스템인 미국학습교환망(Am erica s Learning Exchange, ALX) 구축

·아홉째, 연방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수공학 활용 유도

·열번째, 교육·훈련 투자수익률에 대한 연구보고 발간(21st Centu ry for

21st Centu ry Jobs)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조 역할의 강조

·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노조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단체협상 및

자체 교육사업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노조의 주력 사업화함.

○ 자격제도

- 민간주도의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부

문 등의 자율에 의한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 특유의 정치적 배경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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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허성 자격으로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자

격이 해당 주의 기술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

되고 있는 직업자격제도는 없음.

- 민간자격인정기구

·민간이 필요한 인력의 질 확보와 민간 자격증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회원들

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됨.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가능력인정원(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 etence

assurance, NOCA)과 미국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등이 있음.

-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 board, NSSB)

·미국은 역사적으로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

라 주별, 산업영역별, 실시주체별로 서로 상이한 기준, 체제 및 운영방법을

적용하였음.

·그 결과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검정기준이

나 교육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적용되지 않았음.

·그러나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재편되고, 기술의 발전과 다양화가 급속

하게 진전됨에 따라 미국도 예외 없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과

유연성이 근로자에게 필요하게 되었음.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NSSB를 설립하여 국가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국가

직업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 NSS)을 제정하게 되었음. 이 NSS는

자격검정의 출제기준으로 역할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됨.

·1994년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법(national skill standard act) 의 제정을

통해 설립된 NSSB는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지역에 근거를 둔 관련기관

대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노동, 상공, 교육부 장관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음.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지원정책

○ 법 또는 제도 개혁

- 지구촌 정보기반 사업(global inform ation infrastructure, GII)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 ew 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 erce):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지원하는 법률

적 토대가 필요함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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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도래 보고서(the em erging digital econom y): 현 시기를 디지

털 혁명시기로 규정하고 디지털시대에는 많은 직업들이 컴퓨터, 정보통신

산업 등으로 옮겨가고 이에 맞는 노동력, 특히 보다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이 필요함.

-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 ation infrastructu re, N II) 구축: 개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원거리교육, 재택근무, 의료/ 복지 등을 제공. 교실 네트워크화, 즉

전국의 모든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하여 평생학

습 사회의 기반을 조성함.

- 기술적 문해력 획득 사업(the technology literacy challenge): 학습, 생산성, 업

무처리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와 여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

능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컴퓨터 사용능

력 및 정보획득능력을 향상시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토록 함.

-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비 확충: 클린턴 대통령, 2000년 회계연도에 21세기를

위한 정보기술 실행계획을 위해 과감한 투자 제안, 컴퓨터, 정보과학, 통신 분

야의 연구·개발비로 3억 6,600만 달러 책정함.

○ 행·재정 지원 정책

- 각 부처에 제시한 기관과 정책기획·실행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교육부

·국가교육목표패널(national education goal panel): 연방정부차원의 기구로

첫째, 10년간의 목표성취에 대한 국가 그리고 주차원의 진보에 대한 보고

를 함 둘째, 높은 수준의 학문적 표준과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함 셋

째, 연방, 주, 지방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내용을 구분함.

·교육연구발전위원회(the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 ent,

OERI): 교육연구와 통계분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도함.

·초·중등교육위원회(the office of elem 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교

육의 수월성을 증진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향상함. 여기에서는 첫

째, 초·중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를 지원

함 둘째, 주와 지방정부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셋째, 연방정부의 활

동에 의해서 영향받는 지방교육기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직업 및 성인교육위원회(the 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음. 첫째, 수학, 과학 그리

고 의사소통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숙달을 성취함. 둘째, 중등 그리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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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기관에서 산업체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숙달을 성취함. 셋째, 계속교육 및 일에 대한 성공적

인 전이. 넷째, 고용주가 채용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만족하도록 함.

- 노동부

·직업안정 및 건강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정하며 산업현장의 유해

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됨.

·여성국(w om en' s bu reau , WB) : 근로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됨.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qu al employm ent opportunity com mission): 고용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됨.

- 통상부

·국가직업능력표준(N ational Skill Standard Board, NSSB): 기술표준, 평가

그리고 자격증 체계에 대한 국가체제 구축을 위해서 설립. 산업계와 긴밀

한 협력관계 유지

·경제발전위원회(econom ic developm ent administration, EDA): 직업창출, 직

업유지에 필요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

Ⅳ . 한국에의 시사점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고 기술 직업과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이 급속하게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개발에 미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미국정부는 이러한

인력의 양성이 국가의 생산력 향상에 직결되어 다른 선진국에 대하여 국가 경쟁

력의 비교우위를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노동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재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동력향상을위한투자법 등의 제정 노력

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와 지방정부와 협상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핵심기준(core indicator)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훈련의 질을 관리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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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핵심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제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서 핵심기준의 미 성취

시 주. 지방정부에 요청에 의하여 연방정부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갖

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효과를 성인, 실업자, 19-21세와 14-18세와 같이 연령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획득 및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정책으로부터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신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정부는 민간이 인적자원개발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러

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략적 협력관계 의 구축이 직업교육

훈련의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차원에서 공립학교와 기업을 연계하

는 것을 강조한 협력의 불가피성(the corp orate imp erative)'이라는 실행계획서

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 중등교육의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헌장학교, 신미

국고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가 등장하여 실질적으로 중등단계의 교육개혁이 실천

되고 있음.

○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긴밀한 연결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의 구축을

목표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 법(school-to-w ork transition opp ortunities

act)'제정됨. 이 법에 의해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통한 학교와 직업세

계의 긴밀한 연결을 시도하고 있음.

○ School to Work 에서 Work to Work 로 전환하여 기업이 인력개발에 대한 수

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력개

발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도록 유도

○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여 무형식, 비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자격증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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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유기적인 노동시장 정보시스템(ALMIS)이 구축되어 교육훈련, 구인·구직, 실업,

직업능력, 적성, 노동시장, 고용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교환이 가능하

게 되어 있음.

○ 연방정부는 NSSB를 설립하여 국가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NSS을 제정하게 되었

음. NSS는 자격검정의 출제기준으로 역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고용주들이 원하는 근로자는 첫째, 공고한 기초직업능력을 갖출 것 둘째, 팀내에

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을 것 셋째,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력을 갖고 있을 것

등임. 이를 감안하여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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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정 리

약어 한국어 영어

ABAC 기업인자문의원회 APEC Bu siness Advisory Council

ACTETSME
APEC 중소기업 기술 교류

및 훈련센터
APEC Centre for Technology Exchange &

Training for SME

AEMM APEC 교육장관 회의 APEC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AGGI 성 통합 자문위원회
Advisory Group on Gender

Integration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EF APEC 교육재단 APEC Education Foundation

BAC 예산·행정위원회 Bu dget and Administrative Comm ittee

BMC 예산·운영위원회 Bu 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BMN 기업 경영 기구 Bu siness Management Institu te

BVP 기업지원프로그램 Bu siness Volunteer Program

CBN 능력 개발 네트워크 Cap acity Building Netw ork

CTI 무역·투자 위원회 Comm ittee on Trade & Investment

ECOTECH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dFor 교육 포럼 Education Forum

EDNET 교육 네트워크 Education Netw ork

FDI 해외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 ent

HRD 인적자원개발 Hum an Resource Development

HURDIT 산업기술 인적자원개발
Hum an Resource Development in

Indu strial Technology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QAS 국제 품질확인시스템
International Qu ality Assurance

System

IST 산업과학과기술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JAPET
일본-APEC 교육·훈련 협력
공동체

Jap an-APEC Partnership for Education
&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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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한국어 영어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 te

LMI 노동시장정보 Labour Market Inform ation

LSAC 의장자문위원회 Lead Shepherd Advisory Committee

LSP 노동·사회 보호 네트워크 Labour & Social Protection Netw ork

MRSQ 자격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 of Skills

Qu alification

NEDM 경제 발전 경영 네트워크
Economic Development Management

Netw ork
NGO 비정부 기구 N on-Governmental Organization
PECC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LC 정책 그룹 Policy Level Group
PFP 사업 증진 파트너 Partners for Progress
SEOM 교육 고위관리회의 Senior Education Officials' Meeting
SD 지속 가능한 개발 Su stainable Development
SME 중소기업 Sm all & Medium Enterprise
SOM 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TILF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

활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MS 종합운영시스템 Total Management System
UMAP 아태지역 대학 교류 University Mobility in Asia Pacific
WG 실무그룹 Working Group
WSLN 여성고위지도자 네트워크 Women Senior Leaders' Netw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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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의 시사점
2000년 12월 일 인쇄

2000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강 무 섭

발행처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 1 (135- 949)

홈페이지: http:// www .krivet .re.kr

전 화: (02) 3485- 5000, 5100

팩 스: (02) 3485- 5200
등 록 제16- 1681호 (1998. 6. 11)

IS B N 89 - 8436 - 189- 5 93330
인쇄처 ○ ○ 인 쇄 소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값 원

■ 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02- 3485- 5005, E - m ail: j tlee@kriv et .r e.kr


